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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는 통계청이 최근 구상해 온 2015년 등록센서스를 구체 으로 추

진하는데 필요한 기법 개발에 한 최종 결과이다.보고서는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이들은 각각 (1)등록센서스의 통계 ․ 수리 기 의 연구 (2)

등록센서스 실시로 자료원의 변동이 생겨나면서 상되는 통계이용상의 변

화 검토 (3)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법령과 제도 기반의 검토와

구체 인 단계 추진 차를 제안하기 한 연구들로 구성된다.

제1부는 5개의 논문으로 구성된다.처음의 3개 논문은 2010년 인구주택총

조사 시험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로는 주민등록자료,건축물 장자료를 이용하

고 있으며,(1)행정자료 활용을 한 자료매칭의 최 방안을 논의하고 (2)

매칭된 자료의 불일치 항목분석과 매칭되지 않은 자료의 항목을 분석하며

(3)지역별,특성별 인구,가구,주택의 수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데 할

애되었다.나머지 2개 논문은 각각 행정자료와 실제 자료(총조사 시험조사

자료)의 불일치 부문에 한 편집 보정방법을 구체화하고,행정자료를 활

용할 수 없는 조사항목에 하여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론을 하여 논의한

다.

제2부는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된다.하나는 등록센서스의 결과표 작성과

통계자료의 시계열 변동에 따른 보완방안을 논의한다.다른 하나는 등록센서

스의 실시로 모집단의 표본추출 틀이 변화하면서,향후 어떤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재 이용되고 있는 조사구 설정을 계속하여

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한다.마

지막으로 제3장은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논문은 재의 통계

법,주민등록법,건축물 장법이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데 어떠한 문제 이

있으며,그것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한다.

마지막 논문은 2015년의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 조

치와 차가 무엇인가( :센서스 표본조사의 추출률을 10%에서 20%로 확

,등록센서스 기본법의 제정,통계청과 여타 정부부처간의 통계조정

력)를 논의한다.



(EnglishAbstract)

Thisstudyreportsafinalresultaboutthedevelopmentoftechniques

needed to implementa Korean register-based censusof2015,which

StatisticsKoreahasenvisionedinrecentyears. Thereportconsistsof

threeparts:(1)studieson statisticaland mathematicalfoundation of

register-basedcensus,(2)areview ofexpectedchangeinuseofstatistics

concomitantwith change in data sourcesthattakesplace with the

implementationofaregister-basedcensusand(3)areview ofexisting

legalandinstitutionalbasesandspecificstep-by-stepproceduresneeded

toimplementaKoreanregister-basedcensusof2015.

PARTI consistsoffiveseparatechapters.Thefirstthreechaptersuse

surveydatafrom censustestforthePopulationandHousingCensusof

2010 and administrative data from population registerand building

register.Thefirstchapterdiscusseshow todevelopanoptimalwayof

matchingadministrative-purposedatawitheachotherorwithdatafrom

census tests or statisticalsurveys.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analyzinganentiresetofpersonalinformationfornon-matchedcasesas

wellasasetofnon-matched personalinformationformatched cases.

Lastly,the third chapterdevelops how to estimate the numberof

persons,households,anddwellingsintotal,orbyregionsandpersonal

attributes.

In thetwolastchapters, PART I,thereporttriestofacilitatethe

implementationofaregister-basedcensusbydiscussing(1)how toedit

non-matched personalinformation formatched casesand imputethe

missingcasesbydifferentmethodsand(2)how toobtaindataoncensus

variableswhichcannotbedirectlyderivedfrom administrative-purpose

data.

PARTIIconsistsoftwoseparatechapters.Thefirstchapterisabout

thegenerationofstatisticaltablesfrom aregister-basedcensusandthe

harmonizationoftime-seriescensusstatisticaldataThesecondchapteris

todiscusshow tocarryoutalarge-scalestatisticalsurveywhenithasto

usethepopulationcensusasasamplingframeandthecensusdesign

shitsfrom traditionaltoaregister-basedone.andwhetheranintegrated

census,say,administrativedata-based censusreinforced bytheuseof

samplesurvey,willcontinuetousetheconceptofcensusenumeration

district(CED)orotherwiseabolishittodevelopanalternativeidea.

PARTIIIconsistsoftwoseparatechapters.Thefirstchapterdiscusses

majorproblemspresentedbyKoreancurrentlawsgoverningpopulation

andhousing/dwellingregistrationandwhatStatisticsKoreawillhaveto



ix

dotoimplementasuccessfulregister-basedcensusof2010inKorea.The

secondchapterdiscussesaspecificsetofmeasuresandprocedureswhich

willhavetobetakenintofullconsideration,inparticularlyanincrease

ofsamplingfractionfrom 10% to20% inacensussamplesurveytobe

carriedoutwitharegister-basedcensus,thelegislationofanew census

law,and thecoordination ofStatisticsKorea with othergovernment

ministrie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ffairs,

MinistryofLand,Transport,andMaritimeAffairs,andSupremeCourt,

etc)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censusto a

register-basedonei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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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등록센서스의

통계 ․수리 방법론





3

제1장 행정자료 활용을 한 자료 매칭의 최 방안

연구

제1 머리말

인구센서스는 인구 상의 악과 분석을 한 가장 기 인 자료로 손꼽

힌다.우리나라에서 근 인 의미의 인구센서스는 일제하인 1925년에  간이

국세조사 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2005년에 이르기까지 부분 5

년의 간격으로 총 17회 실시되었다(김민경,2000,2002;권태환․김두섭,

2002,김두섭․박상태․은기수,2002).센서스는 1960년부터 인구뿐만 아니라

주택에 련되는 조사항목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수조사(全數調査)와 아울

러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그 동안 다양하게 불리던 센서스는

199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우리나라의 센서스 자료는 조사의 완 성과 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개발정책이나 인구정책의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매우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되었다.다양한 행정 목

을 해 활용되는 것과 아울러 각종 사회조사에서 표본을 산출할 수 있는

모집단을 제공하여 온 것도 센서스의 요한 기능으로 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사회 여건의 변화로 센서스의 시행에 어려움이 가 되

고 있다.우선 조사원의 임 상승으로 인하여 조사비용이 증하는 추세를

보인다.주거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그리고 사생활보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조사의 수행이 어려워지고 응답률이 낮아지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 방식의 센서스에 수반되는 문제 들을 극복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표 인 로,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센

서스의 안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가상센서스(virtualcensus)를 1970년

이래 시행해오고 있다.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도된바 있다. 만은 2010년 센서스를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

로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기반으

로 하는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기 하여 비하는 과정

에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등록센서스를 시행하기에 유리한 몇

가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우선,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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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구 주택에 하여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자료가 가용하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자정부의 구 을 목표로 이루어진 종합정보망의 구

축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이 용이해졌다는 도 지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센서스를 보완하거나 체하기 해서는 그 시행과정

에서 수반되는 문제 에 한 이해와,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제되어야 한다.이 연구는 주민등록 건축물 장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

센서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악하고,이를 극복하기

한 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하나로 계획되었다.보다 구체 으로,이 장에서

는 2008년 주민등록인구와 2008년에 수행된 제2차 제3차 시험조사인구를

매칭하는 작업과 아울러 이에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그리고 주택자료를

매칭하는 작업은 건축물 장과 제2차 제3차 시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연구의 계획단계에서는 주민등록과 가족 계등록부 등 행정자료 간의

매칭작업도 시도하기로 하 다.그리고 가구( 는 세 )를 매칭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그러나 개인정보 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 가

족 계등록부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아울러 제4차 시험조사 자료가 가용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매칭작업의 상과 범 가 축소되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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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석범 와 방법론

1.시험조사지역의 매칭자료

가.인구자료

이 연구에서 인구의 매칭작업을 해 사용된 자료는 제2차 제3차 시험

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이다.등록센서스를 비하는 과정에서 사 분석

의 목 을 해 2008년 실시된 제2차 시험조사는 부산 역시,경기도 강

원도의 6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제3차 시험조사는 주 역시,충청북도와

경상남도의 6개 지역을 상으로 2008년에 시행되었다.<표 1-1>에는 제2차

제3차 시험조사지역의 주민등록인구와 시험조사인구가 제시되어 있다.

<표 1-1>을 보면,제 2차 시험조사의 인구는 78,359명으로 2008년 주민등록

인구보다 10.4%가 다.주민등록인구와의 격차는 특히 강원도 동해시 묵호

동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들 두 지

역에서 집계된 시험조사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83.0%와 77.9%에 불과하

다.제2차 시험조사가 이루어진 6개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보다 더 많은 인

구가 집계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이는 제2차 시험조사에서 부재 는 불응

가구가 상당수 제외되었다는 사실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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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 행 역
코드1)

2008
주민등

 (A)

2008
시험 사

 (B)
  A-B (B/A)×100

2차 시험 사

 산 산진 천1동 2105077 9,712 9,399 313 96.8

 산 동래 1동 2106063 18,321 16,924 1,397 92.4

 경 시 동 3119254 13,283 11,925 1,358 89.8

 경 주시 남동 3125053 31,772 28,709 3,063 90.4

 강원 동해시 묵 동 3204059 4,786 3,971 815 83.0

 강원 3239011 9,540 7,431 2,109 77.9

 합계 87,414 78,359 9,055 89.6

3차 시험 사

 주 문 1동 2404065 20,958 21,575 -617 102.9

 주 산 월곡1동 2405059 16,637 16,361 276 98.3

 천시 동 3303051 18,433 17,707 726 96.1

 죽 3337031 3,423 3,176 246 92.8

 경남 해시 천동 3807058 26,381 27,704 -1,323 105.0

 경남 고 거 3834043 5,343 4,842 501 90.6

 합계 91,175 91,365 -191 100.2

주: 1)  에 시  행 역 코드는 통계청에  사 하는 것 , 행 안  행 동 
코드 는 그 체계가 다  것 다.

    2) 시험 사  는 복 등 가 포함  건  거하고 었 .

<  1-1> 시험 사지역  주민등  시험 사 , 2008

제3차 시험조사에서는 제2차 시험조사에 비해 상 으로 충실하게 인구집

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표 1-1>에서 보는 것처럼,제3차 시험조사

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보다 0.2%가 많은 91,366명이다. 주 역시 북구 문

흥1동과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동에서 집계된 시험조사의 인구는 2008년 주

민등록인구에 비해 각각 2.9%와 5.0%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제3차 시험

조사에서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상 으로 가장 낮은 수 의 인구집계가 이

루어진 지역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으로,그 비율이 90.6%로 나타났다.

<표 1-1>에서는 부산 역시와 주 역시의 네 개 지역에서 시험조사 인구

와 주민등록인구의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작게 나타나는 경

향이 찰된다.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총조사)인구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주

민등록인구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서 작성된다는 에서 센서스인구와 구

별된다.출생,사망,이동에 한 신고가 지연되거나,연령과 거주지 등을 실

수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더라도 이를 보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인구는 출생률,사망률,혼인율,이혼율 등의 인구

동태율을 작성할 때 기 인구로 활용되며,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과정에서도

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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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는 제2차 제3차 시험조사지역의 2005년 주민등록인구와 센서

스인구가 제시되어 있다.이는 <표 1-1>에서 나타나는 주민등록인구와 시험

조사인구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표 1-2>

를 보면,제2차 시험조사지역과 제3차 시험조사지역에서 2005년 센서스인구

가 각각 주민등록인구의 98.1%와 101.0%로 집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유

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과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경기도 용인시 기흥동을 제외하고는 아홉 개 조사지역에서 두 인구

의 격차가 7%를 넘지 않는다.이에 따라 2008년에 실시되었던 시험조사가

2005년 센서스에 비해 그 완 도에 있어서 상 으로 미흡하 다는 잠정

인 단을 내릴 수 있다.

<표 1-1>과 <표 1-2>에 제시된 각 지역별 인구를 비교해보면,일부 지역에

서 2005-2008년 기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경기도 용

인시 기흥동의 인구가 속하게 증가한 것은 이 지역에 아 트 단지가 개발

되면서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짐작된다.반면,경상남도 김해시 활

천동의 인구가 불과 3년 동안에 폭 으로 어든 것은 이 지역에서 이루

어진 시험조사가 활천동의 일부 지역(구 어방읍)만을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단된다.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시험조사지역에 한 통계청의

내부자료를 확인하여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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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 행 역
코드

2005
주민등

 (A)

2005
스
 (B)

  A-B (B/A)×100

2차 시험 사

 산 산진 천1동 2105077 10,240 10,118 122 98.8

 산 동래 1동 2106063 19,529 18,963 566 97.1

 경 시 동 3119254 8,810 9,632 -822 109.3

 경 주시 남동 3125053 28,671 28,383 288 99.0

 강원 동해시 묵 동 3204059 4,827 3,956 871 82.0

 강원 3239011 9,730 9,213 517 94.7

 합계 81,807 80,265 1,542 98.1

3차 시험 사

 주 문 1동 2404065 22,115 23,008 -893 104.0

 주 산 월곡1동 2405059 17,135 17,568 -433 102.5

 천시 동 3303051 17,228 16,179 1,049 93.9

 죽 3337031 3,565 3,329 236 93.4

 경남 해시 천동 3807058 46,165 47,960 -1,795 103.9

 경남 고 거 3834043 4,889 4,171 718 85.3

 합계 111,097 112,215 -1,118 101.0

주:  에 시  행 역 코드는 통계청에  사 하는 것 , 행 안  행 동 
코드 는 그 체계가 다  것 다.

<  1-2> 시험 사지역  주민등  스 , 2005

나.주택자료

이 연구에서 주택의 매칭작업을 해 사용된 자료는 제2차 제3차 시험

조사 자료와 건축물 장이다.<표 1-3>에는 제2차 제3차 시험조사지역의

건축물 장과 시험조사에서 집계된 주택에 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그런

데 아 트는 다른 형태의 주택에 비해 조사의 편이성이나 완 도에 있어서

다른 형태의 주택과 확연하게 구분된다.이에 따라 주택 자료를 아 트와 기

타 주택의 두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기타 주택에는 단독주택(일반단

독,다가구단독, 업겸용단독),연립주택,다세 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등이 포함된다.

<표 1-3>을 보면,제2차 제3차 시험조사지역에서 집계된 주택의 규모는

각각 건축물 장의 97.3%와 100.3%에 해당된다.주택을 두 범주로 나 었을

때,두 자료간 아 트 규모의 일치수 이 기타 주택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행정구역별로 주택의 규모를 살펴보면,아 트는

부산 역시 동래구 명장1동,강원도 동해시 묵호동,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그리고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에서 10% 이상의 격차가 발견된다.기타 주

택의 경우는 12개 시험조사 지역 6개 지역에서 두 주택자료의 격차가

10%를 상회한다.특히 부산 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과 강원도 동해시 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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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시험조사에서 집계된 주택의 규모는 각각 건축물 장에 등재된 주택

규모의 173.8%와 70.1%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 졌다.두 주택자료 간의 이

같은 커다란 격차는 매칭작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이들 지역에서 주택자

료 매칭률을 하게 낮추는 결과를 래할 것으로 단된다.

행 역
아 트 타 주택 합계

건 물
(A)

사
료(B)

(B/A)%
건 물

(A)
사

료(B)
(B/A)%

건 물
(A)

사
료(B)

(B/A)%

2차 시험 사

 산 산진 천1동 1,868 1,806 96.7 1,139 1,980 173.8 3,007 3,786 125.9

 산 동래 1동 889 1,208 135.9 3,240 2,893 89.3 4,129 4,101 99.3

 경 시 동 3,468 3,182 91.8 803 695 86.6 4,271 3,877 90.8

 경 주시 남동 4,748 4,682 98.6 3,788 3,599 95.0 8,536 8,281 97.0

 강원 동해시 묵 동 562 411 73.1 1,911 1,339 70.1 2,473 1,750 70.8

 강원 422 497 117.8 2,292 2,156 94.1 2,714 2,653 97.8

 합계 11,957 11,786 98.6 13,173 12,662 96.1 25,130 24,448 97.3
3차 시험 사

 주 문 1동 4,882 4,881 100.0 564 589 104.4 5,446 5,470 100.4

 주 산 월곡1동 3,058 3,056 99.9 985 927 94.1 4,043 3,983 98.5

 천시 동 4,396 4,768 108.5 1,539 1,158 75.2 5,935 5,926 99.9

 죽 456 455 99.8 1,238 1,350 109.1 1,694 1,805 106.6

 경남 해시 천동 5,029 4,586 91.2 2,340 2,858 122.1 7,369 7,444 101.0

 경남 고 거 485 534 110.1 1,923 1,808 94.0 2,408 2,342 97.3

 합계 18,306 18,280 99.9 8,589 8,690 101.2 26,895 26,970 100.3

<  1-3> 시험 사지역  건 물 과 사 주택 

2.자료매칭의 방법론

가.인구자료 매칭

주민등록 자료와 시험조사 자료를 매칭하기 해서는 두 자료에 공통 으

로 담겨있는 정보를 확인하고,이를 매칭키(matchingkey)로 활용하여야 한

다.이 연구를 해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08년 주민등록 자료와 제2차

제3차 시험조사 자료에 담겨있는 인구와 가구 련 정보들은 <표 1-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그리고 이 연구에서 두 인구자료의 매칭작업을 해

사용된 매칭키는 주소,성명,생년 생월,성별,가구주와의 계이며,매칭

작업시 고려한 매칭키의 우선고려순 를 <표 1-5>에 제시하 다.

인구자료의 매칭키로 사용된 항목들 에서 주소,성명,생년 생월,그

리고 성별은 매칭키의 작성과정에 해 추가 인 설명을 요하지 않는 명쾌

한 개념이다.그러나 가구주와의 계는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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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의 계는 법 개념으로 이 두 자료를 매칭하기 하여 가구주와의

계 코드는 주민등록 자료의 세 주와의 계를 변환하여 시험조사 자료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변환작업의 자세한 내용은 <표 1-6>에 제시

되어 있다.

주민등  료 시험 사 료

2차 시험 사지역 3차 시험 사지역 2차 시험 사지역 3차 시험 사지역

역 코드 역 코드 가 원 가 원 

  가 원수 가 원수

역 코드 역 코드

별 별 행 역 코드 행 역 코드

생 월 생 월 행 동

주 주 동 동

주 별 리 리

주 생 월 주 생 월 본  본  

주  계   

주  계 코드 주  계 코드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 주 동 동  

동  

리 사 사

지 거처 거처 

통 가  가  

건물 건물 가 원 가 원 

동 동   

   

본 본   본  별 별

   는 나 는 나   생 월

1  시 1  거주지 코드 가 주  계 가 주  계

1  주 5  거주지 코드 가  가  

5  시 주 가  여 주 가  여

5  주 타지 주택  여

할 행 동 행 동 코드 주택 태

행 역 코드 행 역 코드  수

상태

<  1-5> 주민등  료  시험 사 료에 포함 어 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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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매칭 업

비고
매칭키 우 고 순

주 본   (AM) 2

  (AS) 3

동  (AD) 3

  (AR) 3

 (NL) 1

 (NE) 1

생   생월 생  (BY) 2 2차 시험 사  
는 나  

생  변 시켰생월 (BM) 2

별 별 4

가 주  계 가 주 계 코드 4

주민등  료  
주  계  

변 하여 시험 사 
료  치시켰

<  1-6> 료  매칭 업  해 사  매칭키  우 고 순

시험 사 료
가 주  계

주민등  료
주  계

가 주  계
코드

가 주 본 1

가 주  우 처, 남편 2

3

 우 , 사 4

가 주  , , 양 , 양 5

우  , , 시 , 시 6

, 그 우 , , , 7

, 그 우 8

, , , , 시 , , 9

매, 그 우
, , 누 , 매, 빠, 수, 수, 처남, 

처 , , 매 , , 처 , 처남 , 
시누 , 케, 시숙, 동

10

매  , 그 우 카, 처 카 11

 매, 그 우 , , 숙 , 숙 , 고 , 고 , , 
, 숙, 숙 , 처고 , 처 12

타 친 척
친척, 가친척, , 시가친척, 질, 
처가친척, 질 , , , 고 , , 

수, 수, 당질, 처 , 매
13

타 동거 동거 14

<  1-7> 시험 사 료  주민등  료  가 주  계 코드  하

는 업



12

나.주택자료 매칭

이 연구를 해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08년 건축물 장 자료와 제2차

제3차 시험조사 자료에 담겨있는 주택 련 정보들은 <표 1-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그리고 이 연구에서 두 주택자료의 매칭작업을 해 매칭키

로 사용된 정보는 주소,층,건물명,면 ,건축연도코드이다.<표 1-8>에는

매칭키와 매칭 작업시 고려한 매칭키의 우선고려순 를 제시하 다.주택자

료의 매칭작업과정에서 주요 특징은 동표기 변환,건축연도 재코드화 다.

주택자료의 매칭키로 사용된 항목들 에서 주소,층,건물명,면 ,건축연

도코드에서 주소의 동명/호명의 표기는 건축물 장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의

표기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건축물 장의 건축

연도는 시험조사 자료에서 조사하는 범주와 일치하도록 변환작업을 실시하

다.변환작업의 자세한 내용은 <표 1-9>에 제시하 다.

건 물 시험 사 료

2차 시험 사지역 3차 시험 사지역 2차 시험 사지역 3차 시험 사지역

  

지 별 건물수 빈집 여

집합 

역 코드 역 코드 역 코드 역 코드

행 역 코드 행 역 코드 행 역 코드

지 지 행 동 행 동

건물 건물 동 동

동 동 리 리

거주 여 거주 여

지 지 본  본  

본  본    

  공동주택 공동주택

 동 동  

주거  연 주거  연  

공 공 사 사

주택 주택 거처 거처 

거처 거처 

주거  연 주거  연

지 지 

수 ( , 거실,      
  식사  )

수 ( , 거실,      
  식사  )

건 연도 코드 건 연도 코드

주거시 수 ( 엌,      
  실, 독립 )

주거시 수 ( 엌,      
  실, 독립 )

<  1-8> 건 물 과 시험 사 료에 포함 어 는 주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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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매칭 업

비고
매칭키 우 고 순

주 본   (AM) 1
  (AS) 1

동   (AD) 1
  (AR) 1

층 층 1 층 매칭키는 주 , 
수 또는 

거처  하여 
생 하 .

건물 건물 2

3
건 연도 건 연도 코드 4

<  1-9> 주택 료  매칭 업  해 사  매칭키  우 고 순

건 물 시험 사 료  변  
건 연도코드

건 연도

코드 생

2008 1 1

2007 2 2

2006 3 3

2000~2005 4 4

1995~1999 5 5

1990~1994 6 6

1980~1989 7 7

1970~1979 8 8

1960~1969 9 9

1959 10 10

동( )
A동( ) A동( ) 000A( )

1동( ) 1동( ) 0001( )

101동( ) 101동( ) 0101( )

<  1-10> 건 물 과 시험 사 료  건 연도코드  동/   동

다.세 -가구 매칭

세 개념으로 구축된 주민등록제도와 가구 개념을 기반으로 수행된 총 조

사 자료로부터 세 와 가구를 매칭하는 것은 기존의 가구개념을 용하여

생성한 통계지표를 주민등록 장의 세 자료를 이용하여 재해석이 가능하도

록 하려는 목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와 가구를 두 가지 개념으로 매칭하 다.첫 번째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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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등록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에 공통 으로 있는 주소(본번,부번,동명,호명)

만을 매칭키로 고려한 것으로 이를 “주소매칭방법”이며,두 번째는 주민등록

자료의 세 원과 시험조사 자료의 가구원이 일부라도 매칭된 경우만을 세

와 가구의 매칭으로 인정하는 “구성원매칭방법”이다.

여기서 “주소매칭방법”은 주소의 오류 등을 악할 수 없고, 한 주민등

록에는 등재되어있으나 실존하지 않는 세 주민등록에는 등재 되어있지

않지만 실존하는 가구의 매칭에 해 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을 갖고

있으며,“구성원매칭방법”은 등재되어있지만 실존하지 않는 세 원(가구원)이

있거나 등재되어있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 원(가구원)으로 인한 1세 다가

구매칭나 다세 1가구매칭으로 복잡한 세 와 가구매칭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매칭방법”과 “주소매칭방법” 어느 것이 더 좋거나

하다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

라.행정자료 매칭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정자료는 주민등록 자료와 건축물 장 자료로 주민

등록자료는 조사 자료의 인구부분과 매칭을 실시하고,건축물 장 자료는 조

사 자료의 주택부분과 매칭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조사 자료의 인구부분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주민등록 자료와 조사

자료의 주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 장 자료의 매칭을 통하여 기존

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그래서 주민등록 자료와 건축물 장 자료를

공통정보인 주소와 건물명을 매칭키로 하여 매칭을 수행하 다.

마.매칭과정의 주요 략

이 에서는 인구매칭,주택매칭의 각 과정에서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

료에 공통 으로 존재하는 항목을 매칭키로 하여 단계 으로 수행된 매칭작

업에서 사용된 주요 략을 토의한다. 한 세 와 가구매칭 행정자료 간

매칭을 수행하는 과정과 이 때 사용된 주요 략을 토의한다.

여러 단계에 걸쳐 매칭이 이루어진 인구부분과 주택부분의 매칭에서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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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제3차 조사가 각각 별개로 수행되었으며,최 한의 매칭률을 얻고자 노

력하 다.우선 첫 단계에서 매칭키가 모두 일치하는 사례를 추출하 고,후

속 단계에서는 요도가 낮다고 단되는 매칭키를 순서 로 제외하면서 매

칭작업이 이루어졌다.매칭작업의 하 단계에서 일부의 매칭키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불안한 형태의 매칭사례들은 직 으로 다른 정보들을

조하는 수작업의 과정을 통하여 매칭 여부를 다시 단하 다.그리고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칭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들은 더 이상 매칭되지 않

음을 확인하는 수작업이 이루어졌다.

인구자료의 매칭작업은 제2차 시험조사지역에서 25단계,제3차 시험조사지

역에서 19단계까지 이루어졌고,주택자료의 매칭작업은 제2차 시험조사지역

에서 58단계까지 이루어졌고,제3차 시험조사지역에서 46단계가지 이루어졌

다.

(1)인구자료의 매칭

인구자료의 매칭에 사용한 매칭키는 주소,성명,출생년/월,성별,가구주

와의 계 는데 본 연구 이 매칭과정에서 략 으로 고려한 매칭항목은

성명과 출생년/월,동명표 화에 한 것이다.

성명의 경우에는 소양래-소양례,강혜인-강해인,김여숙-김려숙 등과 같이

발음이 비슷해서 발생한 오류,코딩 시 발생할 수 있는 펀칭오류 등을 찾아

볼 수 있었다.성과 이름 한자가 같은 사람,이름만 같은 사람을 동일이

름으로 고려하여 매칭과정에 한 가지 략으로 포함시켰다.

출생년/월의 경우에도 세는 나이와 만 나이,그리고 양력과 음력의 혼용

에 따른 오류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나이가 높아질수록 실제 나이와 주민

등록 나이가 차이나는 경향도 발견된다.이를 감안하여 매칭작업의 하 단계

일부에서 출생년/월에 한 오차범 를 최 ±3년까지 허용하 다.그리고

제2차 시험조사 자료에는 출생월의 정보 없이 세는 나이만 제공되었기 때문

에 이를 출생년도로 변환시켜 매칭작업을 하 다.

제3차 시험조사 지역의 매칭에서 주소 동명은 101동(호)을 1동(호)로

표기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이에 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동명의 맨 끝자리

만을 매칭키로 사용하 다.

(2)주택자료의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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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률 제고를 한 주택자료 매칭 과정의 가장 요한 략은 건축물 장

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에서 주택종류가 “APT인 경우”와 “APT가 아닌 경우”

로 구분하고 매칭을 진행한 것이다.먼 두 자료 모두 아 트라고 되어있는

개체의 매칭을 최 한 추진한 후,매칭되지 않은 APT자료는 “APT가 아닌

경우”의 자료와 통합하여 “매칭APT외 주택”이라고 명명하고 매칭을 진행

한다.이러한 매칭 략을 세운 이유는 매칭률을 최 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고, 한 매칭에 이용하는 두 자료 한 쪽 자료에는 주택종류가

“APT”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 주택과

같은 집합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등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단,3차자

료에서는 조사구특성변수가 추가 으로 존재하여 주택종류로 APT를 구별하

지 않고 조사구특성이 APT로 구분지어진 자료를 APT라고 정의한다.)

략 으로 고려한 매칭항목은 “APT”매칭에서는 건물명이었고,“매칭

APT외 주택”매칭에서는 층번호 다.공통 으로 사용하는 매칭항목은 “동

(호)명표 화”이다.

“APT”를 매칭할 때는 “주소” 일부가 달라도 건물명이 완 (exact)일치

하거나 부분일치하는 경우 동일 개체로 단하여 매칭하 다.

그리고 “매칭APT외 주택”의 매칭에는 주택종류가 단독주택,집합주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주소 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2개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자 “층번호”를 생성하 다. 를 들어,일반단

독주택의 2층 주택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시험조사 자료에는 한 가구가 2층

주택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건축물이 1개로 조사되어 2층 주택이라는 정보

를 얻을 수 없지만 건축물 장에는 1층과 2층으로 등록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건축물 장과 시험조사 자료에서 주소를 이용하여 층 변수

를 생성하 다.그런데 이때,다가구와 다세 주택에서 별도의 호명이 있으

면 이를 이용하여 층 변수를 생성하 다.시험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거처번

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층 변수를 생성하 다.

한 인구매칭에서와 동일하게 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 시 주소

동명과 호명은 101동(호)을 1동(호)로 표기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이에 매칭

의 하 단계에서는 동명과 호명의 맨 끝자리만을 매칭키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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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가구의 매칭

세 와 가구를 “주소매칭방법”과 “구성원매칭방법”의 두 가지로 방안으로

매칭하 다.세 와 가구 매칭에서의 략은 “구성원매칭방법”에서는 주민등

록 자료의 세 원과 시험조사 자료의 가구원이 일부라도 매칭된 경우만을

세 와 가구의 매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매칭된 인구자료를 이용한 것에

있다.

(4)행정자료 매칭

행정자료 매칭은 주소만을 이용한 매칭으로 략 인 내용은 없다.

제3 매칭작업의 결과

1.인구자료

제2차 시험조사의 단계별 매칭결과는 <표 1-10>로 작성하 고,<표 1-11>

에는 이 결과를 다시 행정동별로 재정리한 것이다.모든 매칭키가 만족하는

1단계에서 주민등록 자료 기 31.2%(27,258건)가 매칭되었고,그 이후에 4단

계에서 주소와 성명이 같으면서 연령 차이를 ±1년을 허용한 결과 주민등록

자료 기 7.8%(6,829건)가 매칭되었다.12단계에서는 성명,생년,동명,호명

을 일치한 결과 주민등록 자료 기 12%(10,516건)가 매칭되었다.한편 정확

매칭(exactmatching)된 1단계를 제외하고 2단계부터는 매칭된 건수에 한

수작업을 함께 수행하 다.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매칭 과정에서는 1단계부

터 16단계까지는 해당단계에서 제외된 정보의 불일치 된 상황이 매칭되었다

고 할 수 없다는 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매칭되었다고 하고 이를 통합하여

S(Strong)단계라고 하 다.17단계에서 21단계까지는 해당단계에서 사용된 매

칭키에 의해서 매칭된 개체들이 실제로는 매칭이 안 될 가능성이 S단계보다

는 다소 높다고 보면서 수작업을 실시하 는데 이 단계를 M(Moderate)라고

하 다.22단계 이후로는 반 로 불일치 된 정보를 요하게 보면서 매칭되

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매칭되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주 인

단으로 수작업을 하 다.22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W(Weak)단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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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시험조사지역의 단계별 매칭결과는 <표 1-12>이고,<표 1-13>는 행

정동별로 재정리한 것이다.제3차 시험조사지역에서도 모든 키가 다 만족한

정확매칭(exactmatching)된 1단계에서는 주민등록 자료 기 46.0%(41,971

건)가 매칭되었다.그리고 주소 매칭키와,성명의 매칭키에서 출생년/월에 오

차범 ±3년을 허용한 4단계에서 주민등록자료 기 12.3%(11,245건)이 매칭

되었다.제3차 시험조사지역도 제2차 시험조사지역과 마찬가지로 1단계 정확

매칭(exactmatching)을 제외하고 2단계부터는 매칭된 건수에 하여 수작업

을 실시하 다.수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3차 시험조사지역에서는 9단

계까지를 S(Strong)단계,10단계부터 18단계까지를 M(Moderate),19단계를

W(Weak)단계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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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역 주 생

별

가

주

계

수

업

매칭

건수

여

주민등

여

시험 사

주민등 시험 사

행

동

AM AS AD AR NL NF BY
연

매칭

%

매칭

누

%

매칭

%

매칭

누

%본 동 생

87,414 78,359

1 ◇ ◇ ◇ ◇ ◇ ◇ ◇ ◇ ◇ ◇ 27,258 60,156 51,101 31.2 31.2 34.8 34.8 

2 ◇ ◇ ◇ ◇ ◇ ◇ ◇ ◇ ◇ 2,394 57,762 48,707 2.7 33.9 3.1 37.8

3 ◇ ◇ ◇ ◇ ◇ ◇ ◇ ◇ 134 57,628 48,573 0.2 34.1 0.2 38.0

4 ◇ ◇ ◇ ◇ ◇ ◇ ◇ ±1 6,829 50,799 41,744 7.8 41.9 8.7 46.7

5 ◇ ◇ ◇ ◇ ◇ ◇ ◇ ±3 1,479 49,320 40,265 1.7 43.6 1.9 48.6

6 ◇ ◇ ◇ ◇ ◇ ◇ ◇ 1,583 47,737 38,682 1.8 45.4 2.0 50.6

7 ◇ ◇ ◇ ◇ ◇ ◇ ◇ 206 47,531 38,476 0.2 45.6 0.3 50.9

8 ◇ ◇ ◇ ◇ ◇ ◇ ◇ 2,846 44,685 35,630 3.3 48.9 3.6 54.5

9 ◇ ◇ ◇ ◇ ◇ ◇ ±1 718 43,967 34,912 0.8 49.7 0.9 55.4

10 ◇ ◇ ◇ ◇ ◇ ◇ ±3 156 43,811 34,756 0.2 49.9 0.2 55.6

11 ◇ ◇ ◇ ◇ ◇ ◇ 487 43,324 34,269 0.6 50.4 0.6 56.3

12 ◇ ◇ ◇ ◇ ◇ ◇ 10,516 32,808 23,753 12.0 62.5 13.4 69.7

13 ◇ ◇ ◇ ◇ ◇ ◇ 1,685 31,123 22,068 1.9 64.4 2.2 71.8

14 ◇ ◇ ◇ ◇ ◇ ±3 ◇ 417 30,706 21,651 0.5 64.9 0.5 72.4

15 ◇ ◇ ◇ ◇ ◇ 60+ ◇ ◇ 109 30,597 21,542 0.1 65.0 0.1 72.5

16 ◇ ◇ ◇ ◇ ◇ ±5 40+ ◇ ◇ 107 30,490 21,435 0.1 65.1 0.1 72.6

17 ◇ ◇ ◇ ◇ ◇ ◇ ◇ 813 29,677 20,622 0.9 66.1 1.0 73.7

18 ◇ ◇ ◇ ◇ ±3 ◇ ◇ 177 29,500 20,445 0.2 66.3 0.2 73.9

19 ◇ ◇ ◇ ◇ 60+ ◇ ◇ 19 29,481 20,426 0.0 66.3 0.0 73.9

20 ◇ ◇ ◇ ◇ ±5 40+ ◇ ◇ 16 29,465 20,410 0.0 66.3 0.0 74.0

21 ◇ ±1 ◇ ◇ ◇ ◇ ◇ 113 29,352 20,297 0.1 66.4 0.1 74.1

22 ◇ ◇ ◇ 1 ◇ ◇ ◇ 109 29,243 20,188 0.1 66.5 0.1 74.2

23 ◇ ◇ ◇ 1 ±3 ◇ ◇ 417 28,826 19,771 0.5 67.0 0.5 74.8

24 ◇ ◇ ◇ ◇ ◇ ◇ 4,526 24,300 15,245 5.2 72.2 5.8 80.5

25 ◇ ◇ ◇ ±1 ◇ ◇ 2,153 22,147 13,902 2.5 74.7 2.7 83.3

주 : 1)  1:     한  맞는 것  허 하 .
     2) 생  ± 1, ± 3, ± 5: 생   ± (값) 지 차 나는 것  허 하 .
     3) 연  40+, 60+: 연  40   60  상만  고 하 .

<  1-11>  2차 시험 사 료  단계별  매칭키  매칭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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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산진
천1동

산
동래

1동

경
시
동

경
주시
남동

강원
동해시
묵 동

강원
체

1단계 3,340 9,820 4,353 6,779 1,168 1,798 27,258
(34.4/35.5) (53.6/58.0) (32.8/36.5) (21.3/23.6) (24.4/29.4) (18.8/24.2) (31.2/34.8)

2단계 357 657 358 653 141 228 2,394
(3.7/3.8) (3.6/3.9) (2.7/3.0) (2.1/2.3) (2.9/3.6) (2.4/3.1) (2.7/3.1)

3단계 27 41 23 28 7 8 134
(0.3/0.3) (0.2/0.2) (0.2/0.2) (0.1/0.1) (0.1/0.2) (0.1/0.1) (0.2/0.2)

4단계 858 2,623 891 1,551 405 501 6,829
(8.8/9.1) (14.3/15.5) (6.7/7.5) (4.9/5.4) (8.5/10.2) (5.3/6.7) (7.8/8.7)

5단계 189 598 149 292 123 128 1,479
(1.9/2.0) (3.3/3.5) (1.1/1.2) (0.9/1.0) (2.6/3.1) (1.3/1.7) (1.7/1.9)

6단계 302 553 184 287 116 141 1,583
(3.1/3.2) (3.0/3.3) (1.4/1.5) (0.9/1.0) (2.4/2.9) (1.5/1.9) (1.8/2.0)

7단계 30 84 19 40 21 12 206
(0.3/0.3) (0.5/0.5) (0.1/0.2) (0.1/0.1) (0.4/0.5) (0.1/0.2) (0.2/0.3)

8단계 496 122 174 1,255 293 506 2,846
(5.1/5.3) (0.7/0.7) (1.3/1.5) (4.0/4.4) (6.1/7.4) (5.3/6.8) (3.3/3.6)

9단계 118 24 42 290 111 133 718
(1.2/1.3) (0.1/0.1) (0.3/0.4) (0.9/1.0) (2.3/2.8) (1.4/1.8) (0.8/0.9)

10단계 38 5 7 40 27 39 156
(0.4/0.4) (0.0/0.0) (0.1/0.1) (0.1/0.1) (0.6/0.7) (0.4/0.5) (0.2/0.2)

11단계 194 64 20 97 69 43 487
(2.0/2.1) (0.3/0.4) (0.2/0.2) (0.3/0.3) (1.4/1.7) (0.5/0.6) (0.6/0.6)

12단계 19 48 2710 6,900 60 779 10,516
(0.2/0.2) (0.3/0.3) (20.4/22.7) (21.7/24.0) (1.3/1.5) (8.2/10.5) (12.0/13.4)

13단계 485 356 245 441 60 98 1,685
(5.0/5.2) (1.9/2.1) (1.8/2.1) (1.4/1.5) (1.3/1.5) (1.0/1.3) (1.9/2.2)

14단계 114 96 57 107 18 25 417
(1.2/1.2) (0.5/0.6) (0.4/0.5) (0.3/0.4) (0.4/0.5) (0.3/0.3) (0.5/0.5)

15단계 24 27 11 8 26 13 109
(0.2/0.3) (0.1/0.2) (0.1/0.1) (0.0/0.0) (0.5/0.7) (0.1/0.2) (0.1/0.1)

16단계 19 47 6 16 8 11 107
(0.2/0.2) (0.3/0.3) (0.0/0.1) (0.1/0.1) (0.2/0.2) (0.1/0.1) (0.1/0.1)

17단계 277 15 34 323 3 161 813
(2.9/2.9) (0.1/0.1) (0.3/0.3) (1.0/1.1) (0.1/0.1) (1.7/2.2) (0.9/1.0)

18단계 52 5 10 79 31 177
(0.5/0.6) (0.0/0.0) (0.1/0.1) (0.2/0.3) (0.3/0.4) (0.2/0.2)

19단계 2 1 4 7 5 19
(0.0/0.0) (0.0/0.0) (0.0/0.0) (0.1/0.2) (0.1/0.1) (0.0/0.0)

20단계 1 1 8 3 3 16
(0.0/0.0) (0.0/0.0) (0.0/0.0) (0.1/0.1) (0.0/0.0) (0.0/0.0)

21단계 11 7 92 3 113
(0.1/0.1) (0.1/0.1) (0.3/0.3) (0.0/0.0) (0.1/0.1)

22단계 16 18 16 44 3 12 109
(0.2/0.2) (0.1/0.1) (0.1/0.1) (0.1/0.2) (0.1/0.1) (0.1/0.2) (0.1/0.1)

23단계 58 134 43 86 42 54 417
(0.6/0.6) (0.7/0.8) (0.3/0.4) (0.3/0.3) (0.9/1.1) (0.6/0.7) (0.5/0.5)

24단계 68 118 327 2,790 294 929 4,526
(0.7/0.7) (0.6/0.7) (2.5/2.7) (8.8/9.7) (6.1/7.4) (9.7/12.5) (5.2/5.8)

25단계 21 14 443 1,492 34 149 2,153
(0.2/0.2) (0.1/0.1) (3.3/3.7) (4.7/5.2) (0.7/0.9) (1.6/2.0) (2.5/2.7)

체 7,105 15,481 10,130 23,702 3,039 5,810 65,267
(73.2/75.6) (84.5/91.5) (76.3/84.9) (74.6/82.6) (63.5/76.5) (60.9/78.2) (74.7/83.3)

주: 첫 째 숫 는 매칭  루어진 사 수;  안  첫 째 숫 는 주민등   
한 매칭달  ;  안   째 숫 는 시험 사 료   한 매칭달  .

<  1-12> 2차 시험 사 료  행 역별  매칭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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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역 주 생 /월

별

가

주

계

수

업

매칭

건수

여

주민등

여

시험 사

주민등 시험 사

행

동

AM AS AD AR NL NF BY BM
매칭

%

매칭

누

%

매칭

%

매칭

누

%본 동 생 생월

91,175 91,365

1 ◇ ◇ ◇ ◇ ◇ ◇ ◇ ◇ ◇ ◇ ◇ 41,971 49,204 49,394 46.0 46.0 45.9 45.9

2 ◇ ◇ ◇ ◇ ◇ ◇ ◇ ◇ ◇ ◇ 3,654 45,550 45,740 4.0 50.0 4.0 49.9

3 ◇ ◇ ◇ ◇ ◇ ◇ ◇ ◇ ◇ 164 45,386 45,576 0.2 50.2 0.2 50.1

4 ◇ ◇ ◇ ◇ ◇ ◇ ◇ ±3 11,245 34,141 34,331 12.3 62.6 12.3 62.4

5 ◇ ◇ ◇ ◇ ◇ ◇ ◇ 1,917 32,224 32,414 2.1 64.7 2.1 64.5

6 ◇ ◇ ◇ ◇ ◇ ◇ ◇ 481 31,743 31,933 0.5 65.2 0.5 65.0

7 ◇ ◇ ◇ ◇ ◇ ◇ ◇ 59 31,684 31,874 0.1 65.2 0.1 65.1

8 ◇ ◇ ◇ ◇ ◇ ◇ ◇ 814 30,870 31,060 0.9 66.1 0.9 66.0

9 ◇ ±1 ◇ ◇ ◇ ◇ ◇ 867 30,003 30,193 1.0 67.1 0.9 67.0

10 ◇ ◇ ◇ 2 ◇ ◇ ◇ 4,890 25,113 25,303 5.4 72.5 5.4 72.3

11 ◇ ◇ ◇ ◇ ◇ ◇ 3,246 21,867 22,057 3.6 76.0 3.6 75.9

12 ◇ ◇ 2 ◇ ◇ ◇ +1 294 21,573 21,763 0.3 76.3 0.3 76.2

13 ◇ ◇ 2 ◇ ◇ ◇ -1 80 21,493 21,683 0.1 76.4 0.1 76.3

14 ◇ ◇ 2 ◇ ◇ ◇ +2 81 21,412 21,602 0.1 76.5 0.1 76.4

15 ◇ ◇ 2 ◇ ◇ ◇ -2 19 21,393 21,583 0.0 76.5 0.0 76.4

16 ◇ ◇ ◇ ◇ ◇ ◇ 245 21,148 21,338 0.3 76.8 0.3 76.6

17 ◇ ◇ ◇ ◇ ±3 ◇ 547 20,601 20,791 0.6 77.4 0.6 77.2

18 ◇ ◇ ◇ ◇ 1 ±3 ◇ 556 20,045 20,235 0.6 78.0 0.6 77.9

19 ◇ ◇ ◇ ◇ ◇ 2,308 17,737 17,927 2.5 80.5 2.5 80.4

주: 1) 본  ± 1: 본  ± 1 차 나는 것  허 하 .
    2) 동  2: 동  에   2 리 숫 만 사 하 .
    3)  1:     한  맞는 것  허 하 .
    4) 생  +1, -1, +2, -2, ± 3: 생   ± (값) 지 차 나는 것  허 하 .

<  1-13> 3차 시험 사 료  단계별  매칭키  매칭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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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동

주
산

월곡1동
천시
동

경남
해시
천동

경남
고
거

체

1단계 11,269 8,608 10,599 589 9,935 971 41,971

(53.8/52.2) (51.7/52.6) (57.5/59.9) (17.2/18.5) (37.7/35.9) (18.2/20.1) (46.0/45.9)

2단계 1,104 781 930 97 653 89 3,654

(5.3/5.1) (4.7/4.8) (5.0/5.3) (2.8/3.1) (2.5/2.4) (1.7/1.8) (4.0/4.0)

3단계 65 24 30 2 39 4 164

(0.3/0.3) (0.1/0.1) (0.2/0.2) (0.1/0.1) (0.1/0.1) (0.1/0.1) (0.2/0.2)

4단계 2,684 2,636 2,382 452 2,583 508 11,245

(12.8/12.4) (15.8/16.1) (12.9/13.5) (13.2/14.2) (9.8/9.3) (9.5/10.5) (12.3/12.3)

5단계 470 441 386 41 526 53 1,917

(2.2/2.2) (2.7/2.7) (2.1/2.2) (1.2/1.3) (2.0/1.9) (1.0/1.1) (2.1/2.1)

6단계 96 115 80 15 129 46 481

(0.5/0.4) (0.7/0.7) (0.4/0.5) (0.4/0.5) (0.5/0.5) (0.9/1.0) (0.5/0.5)

7단계 16 9 13 2 16 3 59

(0.1/0.1) (0.1/0.1) (0.1/0.1) (0.1/0.1) (0.1/0.1) (0.1/0.1) (0.1/0.1)

8단계 50 37 203 154 159 211 814

(0.2/0.2) (0.2/0.2) (1.1/1.1) (4.5/4.8) (0.6/0.6) (3.9/4.4) (0.9/0.9)

9단계 592 18 59 64 5 129 867

(2.8/2.7) (0.1/0.1) (0.3/0.3) (1.9/2.0) (0.0/0.0) (2.4/2.7) (1.0/0.9)

10단계 1 40 4,847 2 4,890

(0.0/0.0) (1.2/1.3) (18.4/17.5) (0.0/0.0) (5.4/5.4)

11단계 655 251 123 91 1,950 176 3,246

(3.1/3.0) (1.5/1.5) (0.7/0.7) (2.7/2.9) (7.4/7.0) (3.3/3.6) (3.6/3.6)

12단계 4 2 23 18 221 26 294

(0.0/0.0) (0.0/0.0) (0.1/0.1) (0.5/0.6) (0.8/0.8) (0.5/0.5) (0.3/0.3)

13단계 1 5 3 9 60 2 80

(0.0/0.0) (0.0/0.0) (0.0/0.0) (0.3/0.3) (0.2/0.2) (0.0/0.0) (0.1/0.1)

14단계 1 8 11 56 5 81

(0.0/0.0) (0.0/0.0) (0.3/0.3) (0.2/0.2) (0.1/0.1) (0.1/0.1)

15단계 2 1 16 19

(0.0/0.0) (0.0/0.0) (0.1/0.1) (0.0/0.0)

16단계 24 6 3 20 163 29 245

(0.1/0.1) (0.0/0.0) (0.0/0.0) (0.6/0.6) (0.6/0.6) (0.5/0.6) (0.3/0.3)

17단계 122 54 12 53 251 55 547

(0.6/0.6) (0.3/0.3) (0.1/0.1) (1.5/1.7) (1.0/0.9) (1.0/1.1) (0.6/0.6)

18단계 103 88 77 31 214 43 556

(0.5/0.5) (0.5/0.5) (0.4/0.4) (0.9/1.0) (0.8/0.8) (0.8/0.9) (0.6/0.6)

19단계 287 254 376 384 248 759 2,308

(1.4/1.3) (1.5/1.6) (2.0/2.1) (11.2/12.1) (0.9/0.9) (14.2/15.7) (2.5/2.5)

체 17,543 13,329 15,310 2,074 22,071 3,111 73,438

(83.7/81.3) (80.1/81.5) (83.1/86.5) (60.6/65.3) (83.7/79.7) (58.2/64.3) (80.5/80.4)

주: 첫 째 숫 는 매칭  루어진 사 수;  안  첫 째 숫 는 주민등   
한 매칭달  ;  안   째 숫 는 시험 사 료   한 매칭달  .

<  1-14> 3차 시험 사 료  행 역별  매칭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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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
주민등  

료

시험 사 

료
매칭수

주민등

 

시험 사

 

2차 시험 사 　 　

산 산진 천1동 9,712 9,399 7,105 73.2 75.6 

산 동래 1동 18,321 16,924 15,481 84.5 91.5 

경 시 동 13,283 11,925 10,130 76.3 84.9 

경 주시 남동 31,772 28,709 23,702 74.6 82.6 

강원 동해시 묵 동 4,786 3,971 3,039 63.5 76.5 

강원 9,540 7,431 5,810 60.9 78.2 

합계 87,414 78,359 65,267 74.7 83.3 

3차 시험 사 　 　

주 문 1동 20,958 21,575 17,543 83.7 81.3 

주 산 월곡1동 16,637 16,361 13,329 80.1 81.5 

천시 동 18,433 17,707 15,310 83.1 86.5 

죽 3,423 3,176 2,074 60.6 65.3 

경남 해시 천동 26,381 27,704 22,071 83.7 79.7 

경남 고 거 5,343 4,842 3,111 58.2 64.3 

합계 91,175 91,365 73,438 80.5 80.4 

<  1-15> 주민등  료  시험 사 료  한 매칭 결과, 2008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은 총 25단계의 매칭단계를 거쳐 65,267건이 매칭되었

다.이는 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74.7%,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83.3%의

매칭률을 나타낸다.특히 부산 동래구 명장1동에서 15,481건이 매칭되었으며,

이는 주민등록 자료 18,321건에서 84.5%,시험조사 자료 15,481건에서 91.5%

의 매칭률로 제2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칭률을 보이고 있다.

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는 19단계의 매칭단계를 통하여 73,438건이 매칭

되었으며,이는 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80.5%,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80.4%의 매칭률을 나타낸다.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주 북구 문흥1동에

서 17,543건이 매칭되어 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83.7%,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81.3%가 매칭되어 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칭률을 나타

냈다.

특이사항으로,제2차 시험조사 지역 매칭과정에서는 1단계 매칭과정에서

27,258건이 매칭되어 행정자료 기 31.2%,조사자료 기 34.8%가 매칭되었

으며,부산 동래구 명장1동이 9,820건이 매칭되어 행정자료 기 53.6%,조사

자료 기 58.0%가 매칭되어 다른 행정동에 비해 많이 매칭되었다고 할 수



24

이다.모든 매칭키가 사용된 1단계에서 높은 매칭률을 보인 명장1동은 행정

자료와 조사자료가 다른 행정동에 비해 많이 일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단계에 이어서 많은 건수가 매칭된 12단계에서는 경기용인시 기흥동이

2,710건이 매칭되었는데 그 2,632건이 ‘한보라마을휴먼시아’아 트 이다.

한보라마을휴먼시아의 본번은 행정자료에서 674번지,679번지라고 표기되었

으며,시험조사자료에서는 73,74,90,450번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 부번

은 행정자료에서는 모두 0000이고 시험조사자료에서는 0000,1,2,15,19,24,33,

38,135라고 표기되어 있다.경기 주시 남동의 6,900건 에는 용스윗

닷홈 1,771건,성원아 트 1,045건,우남퍼스트빌 697건, 주태 e-편한세상

아 트 679건으로 나타났다.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에

서 아 트와 같이 집단 으로 주소가 틀린 경우를 많이 발견되었다.제2차

시험조사 지역이 주소에 한 일치 정도가 많이 낮다고 단되어 행정동별

로 살펴 보았다.<표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흥동과 남동의 일치 비율

이 다른 행정동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행 동
본

체 치 비
치 치

천동 7,425 4,581 12,006 61.84 

동 15,305 4,459 19,764 77.44 

동 6,717 8,361 15,078 44.55 

남동 13,324 23,455 36,779 36.23 

묵 동 2,705 3,013 5,718 47.31 

4,291 6,870 11,161 38.45 

합 49,767 50,739 100,506 49.52 

<  1-15>  2차 사지역  행 동별 본  치

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는 모든 매칭키를 사용한 1단계 매칭에서 41,971

건이 매칭되어 행정자료 기 으로 46.0%,조사자료 기 으로 45.9%의 매칭율

을 차지하여 제2차 시험조사 지역보다 1단계 매칭(exactmatching)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단계에서는 2,308건이 매칭이 되었는데,이는 제3차 시험조사 지역의 행

정자료 기 으로 2.5%,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2.5%의 매칭률이다.하지만

충북 음성군 소이면은 19단계에서 384건이 매칭되었으며,이는 행정자료 기

11.2%,조사자료 기 12.1%가 매칭된 것이며,경남 고성군 거류면은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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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매칭되어 행정자료 기 14.2%,조사자료 기 15.7%가 매칭된 것이다.

소이면과 거류면이 다른 행정동에 비해 낮은 매칭률을 보이지만 19단계에서

는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은 매칭률이 나타나는데 19단계에서는 주소 매칭

키를 사용하지 않고 성명과 생년월으로만 매칭하 기 때문이다.소이면과 거

류면은 제3차 시험조사지역의 다른 행정동에 비해 본번표 화와 부번표 화

의 일치 정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매칭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다.

2.주택자료

제2차 시험조사의 단계별 매칭결과는 <표 1-16>로 작성하 고,<표 1-17>

는 이 결과를 다시 행정동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주택종류가 APT인 자료만 추출하여 모든 매칭키가 만족하는 1단계에 건축

물 장 자료 기 20.6%(5,174건)가 매칭되었고,이후 3단계는 건물명을 제외

해나가며 매칭을 실시하여 건축물 장 자료 기 7%(1,748건)가 매칭되었다.

아 트지만 호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매칭되지 않은 것을 매칭시키기

해 4단계는 건축물 장 호명표 화가 ‘0000’인 것만 선택하여 매칭에 이

용하 고,5~7단계에서는 건축물 장에서 동명표 화가 ‘0000’인 것만을 선택

하여 매칭에 이용하여 건축물 장 자료 기 1.01%(253건)를 매칭하 고,8

단계부터는 4~7단계에서 매칭되지 않은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부번표 화부

터 제외시켜가며 매칭을 실시하고 16~18단계까지는 수작업을 병행하여,건물

명이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경우에 수정하여 단매칭을 진행하 다.16~18단

계에서 건축물 장 자료 기 15.54%(3,905건)가 매칭되었다.

)건물명 수정

건축물 장 자료 건축물 장 자료 건물명 수정

포란재아 트 강포란제아 트 강포

19단계부터는 18단계까지 매칭되지 않은 APT자료를 APT가 아닌 자료와

합하여 주택종류가 다른 개체도 매칭될 수 있도록 하 다.여기서 우선 건물

명이 존재하는 개체만을 이용하여 단계 19를 진행하 는데,여기에서는 추가

으로 층변수를 포함한 모든 매칭키를 사용하여 매칭에 이용한다.19단계에



26

서는 건축물 장 자료 기 2.7%(670건)가 매칭되었다.이후 26단계까지

요도가 낮은 매칭키를 제외하며 매칭하 다.27-31단계는 건축물 장 자료에

서 동명표 화가 ‘0000’인 자료를 이용하고 반 로 시험조사 자료에서 동명

표 화가 ‘0000’인 자료를 이용 32-33단계를 진행하여 건축물 장 자료 기

0.29%(74건)가 매칭되었다.이후 34단계부터 건물명이 존재하지 않는 개체도

포함하여 다시 층변수를 포함한 모든 매칭키를 사용하 다.34단계에서는 건

축물 장 자료 기 5.3%(1,337건)가 매칭되었다.그리고 이후 요도가 낮은

매칭키를 제외하며 매칭시켰고,면 과 건축연도를 제외한 38단계에서 건축

물 장 자료 기 6.5%(1,626건)가 매칭되었다.그리고 매칭단계 42,46,

47,48,52,54,58단계에서 복이 발생하여 수작업을 통해 매칭여부를 단계

별로 단하 다.

제3차 시험조사의 단계별 매칭결과는 <표 1-18>로 작성하 고,<표

1-19>는 이 결과를 다시 행정동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주택종류가 APT인 자료만 추출하여 모든 매칭키가 만족하는 1단계에 건

축물 장 자료 기 11.2%(3,000건)가 매칭되었고,건물명과 건축연도를 제외

한 4단계에서는 건축물 장 자료 기 30.6%(8,223건)이 매칭되었다.이후 8

단계까지 요도가 낮은 매칭키를 제외해 나가면서 매칭을 실시하 다.9단

계부터는 재 표 화된 동명표 화를 이용하는데,9단계에서는 모든 매칭키를

사용하여 건축물 장 자료 기 0.4%(97건)를 매칭하 고 면 을 제외하여

11%(2,012건)이 매칭되었다.이후,19단계까지 요도가 낮은 매칭키를 제외

해나가면서 매칭을 실시하 다.

)재 표 화된 동명표 화

동명표 화 재 표 화된 동명표 화

0101 → 01(뒤의 두 자리)

20단계에서부터 APT에서 매칭되지 않은 자료와 APT외로 구분되어진 자

료를 합쳐서 매칭을 실시하 다.다시 모든 매칭키가 사용된 20단계에서는

6.3%(1,690건)이 매칭되었고,27단계까지는 요도가 낮은 매칭키를 제외해

나가며 매칭을 실시하 는데 면 과 건축연도를 제외한 24단계에서

6.5%(1,747건)이 매칭되었다.28단계부터에서는 수작업 병행하여 호명표 화

가 락되어 있지만 다른 매칭키가 일치한 자료를 매칭하여 건축물 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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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기 0.1%(25건)이 매칭되었다.29단계부터는 재 표 화된 동명표 화를

사용하며, 요도가 낮은 매칭키를 제외해 나가며 매칭을 실시하 다.44단

계에서는 수작업 후 건물명을 변경하여 매칭을 실시하여 총 46단계 거쳐 매

칭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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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역 주
건

물
건

연도
층

수

업

매칭

건수

여

행 료

여

시험 사

건 물 시험 사

행

동

AM AS AD AR

매칭

%

누

%

체

%

체

누

%

매칭

%

누

%

체

%

체

누

%본 동

11,957 11,786

APT 1 ◇ ◇ ◇ ◇ ◇ ◇ ◇ ◇ 5,174 6,783 6,612 43.3 43.3 20.6 20.6 43.9 43.9 21.2 21.2 

2 ◇ ◇ ◇ ◇ ◇ ◇ ◇ 5 6,778 6,607 0.0 43.3 0.0 20.6 0.0 43.9 0.0 21.2 

3 ◇ ◇ ◇ ◇ ◇ ◇ ◇ 1,748 5,030 4,859 14.6 57.9 7.0 27.6 14.8 58.8 7.1 28.3 

4 ◇ ◇ ◇ ◇ ◇ ◇ 5 5,025 4,854 0.0 58.0 0.0 27.6 0.0 58.8 0.0 28.4 

5 ◇ ◇ ◇ ◇ ◇ ◇ 228 4,797 4,626 1.9 59.9 0.9 28.5 1.9 60.8 0.9 29.3 

6 ◇ ◇ ◇ ◇ ◇ ◇ 6 4,791 4,620 0.1 59.9 0.0 28.5 0.1 60.8 0.0 29.3 

7 ◇ ◇ ◇ ◇ ◇ 14 4,777 4,606 0.1 60.0 0.1 28.6 0.1 60.9 0.1 29.4 

8 ◇ ◇ ◇ ◇ ◇ ◇ ◇ 345 4,432 4,261 2.9 62.9 1.4 29.9 2.9 63.8 1.4 30.8 

9 ◇ ◇ ◇ ◇ ◇ ◇ 80 4,352 4,181 0.7 63.6 0.3 30.3 0.7 64.5 0.3 31.1 

10 ◇ ◇ ◇ ◇ ◇ ◇ ◇ 1,473 2,879 2,708 12.3 75.9 5.9 36.1 12.5 77.0 6.0 37.1 

11 ◇ ◇ ◇ ◇ ◇ ◇ 66 2,813 2,642 0.6 76.5 0.3 36.4 0.6 77.6 0.3 37.4 

12 ◇ ◇ ◇ ◇ ◇ ◇ 1,031 1,782 1,611 8.6 85.1 4.1 40.5 8.7 86.3 4.2 41.6 

13 ◇ ◇ ◇ ◇ ◇ 609 1,173 1,002 5.1 90.2 2.4 42.9 5.2 91.5 2.5 44.1 

14 ◇ ◇ ◇ ◇ 1 1,172 1,001 0.0 90.2 0.0 42.9 0.0 91.5 0.0 44.1 

15 ◇ ◇ ◇ ◇ ◇ ◇ 117 1,055 884 1.0 91.2 0.5 43.4 1.0 92.5 0.5 44.6 

16 ◇ ◇ ◇ △ ◇ 44 1,011 840 0.4 91.5 0.2 43.6 0.4 92.9 0.2 44.8 

17 ◇ ◇ △ ◇ ◇ 138 873 702 1.2 92.7 0.5 44.1 1.2 94.0 0.6 45.3 

18 ◇ ◇ △ ◇ 1 872 701 0.0 92.7 0.0 44.1 0.0 94.1 0.0 45.3 

APT  APT 는 APT가 아닌 든 주택  뜻하  18단계 지 
APT매칭  하고 남  건 물  료(872)  시험 사 

료(701)  합쳐 매칭 APT 라 한다. 
19단계  매칭APT  료(건 물 (14,045),시험 
사 료(13,363))  사 하여 매칭  실시한다.

13,173 12,662

연게
APT 14,045 13,363

19 ◇ ◇ ◇ ◇ ◇ ◇ ◇ ◇ ◇ 670 13,375 12,693 4.8 4.8 2.7 46.8 5.0 5.0 2.7 48.1 

20 ◇ ◇ ◇ ◇ ◇ ◇ ◇ ◇ 3 13,372 12,690 0.0 4.8 0.0 46.8 0.0 5.0 0.0 48.1 

21 ◇ ◇ ◇ ◇ ◇ ◇ ◇ ◇ 94 13,278 12,596 0.7 5.5 0.4 47.2 0.7 5.7 0.4 48.5 

22 ◇ ◇ ◇ ◇ ◇ ◇ ◇ ◇ 56 13,222 12,540 0.4 5.9 0.2 47.4 0.4 6.2 0.2 48.7 

23 ◇ ◇ ◇ ◇ ◇ ◇ ◇ 30 13,192 12,510 0.2 6.1 0.1 47.5 0.2 6.4 0.1 48.8 

24 ◇ ◇ ◇ ◇ ◇ ◇ ◇ 1 13,191 12,509 0.0 6.1 0.0 47.5 0.0 6.4 0.0 48.8 

25 ◇ ◇ ◇ ◇ ◇ ◇ ◇ 57 13,134 12,452 0.4 6.5 0.2 47.7 0.4 6.8 0.2 49.1 

26 ◇ ◇ ◇ ◇ ◇ ◇ 9 13,125 12,443 0.1 6.6 0.0 47.8 0.1 6.9 0.0 49.1 

27 ◇ ◇ ◇ ◇ ◇ ◇ ◇ ◇ 35 13,090 12,408 0.2 6.8 0.1 47.9 0.3 7.1 0.1 49.2 

28 ◇ ◇ ◇ ◇ ◇ ◇ ◇ 27 13,063 12,381 0.2 7.0 0.1 48.0 0.2 7.3 0.1 49.4 

29 ◇ ◇ ◇ ◇ ◇ ◇ ◇ 0 13,063 12,381 0.0 7.0 0.0 48.0 0.0 7.3 0.0 49.4 

30 ◇ ◇ ◇ ◇ ◇ ◇ 4 13,059 12,377 0.0 7.0 0.0 48.0 0.0 7.4 0.0 49.4 

31 ◇ ◇ ◇ ◇ ◇ ◇ ◇ 0 13,059 12,377 0.0 7.0 0.0 48.0 0.0 7.4 0.0 49.4 

<  1-17> 2차 시험 사 료  단계별 주택 매칭키  매칭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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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2차 시험 사 료  단계별 주택 매칭키  매칭 업 결과 

단계

지

역
주 건

물
건

연도
층

수

업

매칭

건수

여

행 료

여

시험 사

건 물 시험 사

행

동

AM AS AD AR
매칭

%

누

%

체

%

체

누

%

매칭

%

누

%

체

%

체

누

%본 동

31단계 지 매칭 후 남  건수 13,059 12,377

32 ◇ ◇ ◇ ◇ ◇ ◇ ◇ ◇ 7 13,052 12,370 0.0 7.1 0.0 48.1 0.1 7.4 0.0 49.4 

33 ◇ ◇ ◇ ◇ ◇ ◇ ◇ ◇ 1 13,051 12,369 0.0 7.1 0.0 48.1 0.0 7.4 0.0 49.4 

34 ◇ ◇ ◇ ◇ ◇ ◇ ◇ ◇ ◇ 1,337 11,714 11,032 9.5 16.6 5.3 53.4 10.0 17.4 5.5 54.9 

35 ◇ ◇ ◇ ◇ ◇ ◇ ◇ ◇ 142 11,572 10,890 1.0 17.6 0.6 54.0 1.1 18.5 0.6 55.5 

36 ◇ ◇ ◇ ◇ ◇ ◇ ◇ ◇ 1,028 10,544 9,862 7.3 24.9 4.1 58.0 7.7 26.2 4.2 59.7 

37 ◇ ◇ ◇ ◇ ◇ ◇ ◇ ◇ 622 9,922 9,240 4.4 29.4 2.5 60.5 4.7 30.9 2.5 62.2 

38 ◇ ◇ ◇ ◇ ◇ ◇ ◇ 1,626 8,296 7,614 11.6 40.9 6.5 67.0 12.2 43.0 6.7 68.9 

39 ◇ ◇ ◇ ◇ ◇ ◇ ◇ 17 8,279 7,597 0.1 41.1 0.1 67.1 0.1 43.1 0.1 68.9 

40 ◇ ◇ ◇ ◇ ◇ ◇ ◇ 160 8,119 7,437 1.1 42.2 0.6 67.7 1.2 44.3 0.7 69.6 

41 ◇ ◇ ◇ ◇ ◇ ◇ 35 8,084 7,402 0.2 42.4 0.1 67.8 0.3 44.6 0.1 69.7 

42 ◇ ◇ ◇ ◇ ◇ ◇ ◇ ◇ ◇ 106 7,978 7,296 0.8 43.2 0.4 68.3 0.8 45.4 0.4 70.2 

43 ◇ ◇ ◇ ◇ ◇ ◇ ◇ 2 7,976 7,294 0.0 43.2 0.0 68.3 0.0 45.4 0.0 70.2 

44 ◇ ◇ ◇ ◇ ◇ ◇ ◇ 14 7,962 7,280 0.1 43.3 0.1 68.3 0.1 45.5 0.1 70.2 

45 ◇ ◇ ◇ ◇ ◇ ◇ 2 7,960 7,278 0.0 43.3 0.0 68.3 0.0 45.5 0.0 70.2 

46 ◇ ◇ ◇ ◇ ◇ ◇ ◇ 23 7,937 7,255 0.2 43.5 0.1 68.4 0.2 45.7 0.1 70.3 

47 ◇ ◇ ◇ ◇ ◇ ◇ ◇ 16 7,921 7,239 0.1 43.6 0.1 68.5 0.1 45.8 0.1 70.4 

48 ◇ ◇ ◇ ◇ ◇ ◇ 3 7,918 7,236 0.0 43.6 0.0 68.5 0.0 45.9 0.0 70.4 

49 ◇ ◇ ◇ ◇ ◇ ◇ ◇ ◇ 13 7,905 7,223 0.1 43.7 0.1 68.5 0.1 45.9 0.1 70.5 

50 ◇ ◇ ◇ ◇ ◇ ◇ ◇ 5 7,900 7,218 0.0 43.8 0.0 68.6 0.0 46.0 0.0 70.5 

51 ◇ ◇ ◇ ◇ ◇ ◇ 2 7,898 7,216 0.0 43.8 0.0 68.6 0.0 46.0 0.0 70.5 

52 ◇ ◇ ◇ ◇ ◇ ◇ ◇ ◇ 118 7,780 7,098 0.8 44.6 0.5 69.0 0.9 46.9 0.5 71.0 

53 ◇ ◇ ◇ ◇ ◇ ◇ 12 7,768 7,086 0.1 44.7 0.0 69.1 0.1 47.0 0.0 71.0 

54 ◇ ◇ ◇ ◇ ◇ ◇ ◇ 81 7,687 7,005 0.6 45.3 0.3 69.4 0.6 47.6 0.3 71.3 

55 ◇ ◇ ◇ ◇ ◇ 30 7,657 6,975 0.2 45.5 0.1 69.5 0.2 47.8 0.1 71.5 

56 ◇ ◇ ◇ ◇ ◇ ◇ ◇ 50 7,607 6,925 0.4 45.8 0.2 69.7 0.4 48.2 0.2 71.7 

57 ◇ ◇ ◇ ◇ ◇ ◇ 4 7,603 6,921 0.0 45.9 0.0 69.7 0.0 48.2 0.0 71.7 

58 ◇ ◇ ◇ ◇ ◇ ◇ ◇ ◇ 5 7,598 6,916 0.0 45.9 0.0 69.8 0.0 48.2 0.0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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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2차 시험 사 료  행 역별 주택(APT)  매칭 업 결과

산
산진
천1동

산
동래

1동

경
시
동

경
주시
남동

강원
동해시
묵 동

강원
체

1단계 1,019 490 1,638 1,844 　 183 5,174
(33.9/26.9) (11.9/11.9) (38.4/42.2) (21.6/22.3) (6.7/6.9) (20.6/21.2)

2단계 4 　 　 1 　 　 5
(0.1/0.1) (0/0) (0/0)

3단계 　 349 192 829 337 41 1,748
(8.5/8.5) (4.5/5) (9.7/10) (13.6/19.3) (1.5/1.5) (7/7.1)

4단계 3 　 1 1 　 　 5
(0.1/0.1) (0/0) (0/0) (0/0)

5단계 228 　 　 　 　 　 228
(7.6/6) (0.9/0.9)

6단계 6 　 　 　 　 　 6
(0.2/0.2) (0/0)

7단계 　 　 　 　 14 　 14
(0.6/0.8) (0.1/0.1)

8단계 345 　 　 　 　 　 345
(11.5/9.1) (1.4/1.4)

9단계 　 　 　 80 　 　 80
(0.9/1) (0.3/0.3)

10단계 　 　 360 1,040 　 73 1,473
(8.4/9.3) (12.2/12.6) (2.7/2.8) (5.9/6)

11단계 　 　 　 66 　 　 66
(0.8/0.8) (0.3/0.3)

12단계 　 8 958 65 　 　 1,031
(0.2/0.2) (22.4/24.7) (0.8/0.8) (4.1/4.2)

13단계 　 　 　 609 　 　 609
(7.1/7.4) (2.4/2.5)

14단계 　 1 　 　 　 　 1
(0/0) (0/0)

15단계 117 　 　 　 　 　 117
(3.9/3.1) (0.5/0.5)

16단계 　 　 1 　 　 43 44
(0/0) (1.6/1.6) (0.2/0.2)

17단계 　 　 　 138 　 　 138
(1.6/1.7) (0.5/0.6)

18단계 　 　 　 1 　 　 1
(0/0) (0/0)

19단계 48 506 47 49 　 20 670
(1.6/1.3) (12.3/12.3) (1.1/1.2) (0.6/0.6) (0.7/0.8) (2.7/2.7)

20단계 2 1 　 　 　 　 3
(0.1/0.1) (0/0) (0/0)

21단계 3 52 　 1 12 26 94
(0.1/0.1) (1.3/1.3) (0/0) (0.5/0.7) (1/1) (0.4/0.4)

22단계 　 20 21 11 　 4 56
(0.5/0.5) (0.5/0.5) (0.1/0.1) (0.1/0.2) (0.2/0.2)

23단계 1 7 3 4 　 15 30
(0/0) (0.2/0.2) (0.1/0.1) (0/0) (0.6/0.6) (0.1/0.1)

24단계 　 　 1 　 　 　 1
(0/0) (0/0)

25단계 　 3 14 7 　 33 57
(0.1/0.1) (0.3/0.4) (0.1/0.1) (1.2/1.2) (0.2/0.2)

26단계 　 1 1 1 　 6 9
(0/0) (0/0) (0/0) (0.2/0.2) (0/0)

27단계 　 10 25 　 　 　 35
(0.2/0.2) (0.6/0.6) (0.1/0.1)

28단계 　 1 12 3 　 11 27
(0/0) (0.3/0.3) (0/0) (0.4/0.4) (0.1/0.1)

29단계 　 　 　 　 　 　 0
(0/0)

30단계 　 2 1 1 　 　 4
(0/0) (0/0) (0/0) (0/0)

주: 첫 째 숫 는 매칭  루어진 사 수;  안  첫 째 숫 는 건 물   한 
매칭달  ;  안   째 숫 는 시험 사 료   한 매칭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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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2단계 시험 사 료  행 역별 APT  주택  매칭 업 결과

산
산진
천1동

산
동래

1동

경
시
동

경
주시
남동

강원
동해시
묵 동

강원
체

31단계 　 　 　 　 　 　 0
(0/0)

32단계 　 7 　 　 　 　 7
(0.2/0.2) (0/0)

33단계 　 1 　 　 　 　 1
(0/0) (0/0)

34단계 113 1,028 70 44 11 71 1,337
(3.8/3) (24.9/25.1) (1.6/1.8) (0.5/0.5) (0.4/0.6) (2.6/2.7) (5.3/5.5)

35단계 19 43 12 19 16 33 142
(0.6/0.5) (1/1) (0.3/0.3) (0.2/0.2) (0.6/0.9) (1.2/1.2) (0.6/0.6)

36단계 196 290 28 97 185 232 1,028
(6.5/5.2) (7/7.1) (0.7/0.7) (1.1/1.2) (7.5/10.6) (8.5/8.7) (4.1/4.2)

37단계 2 371 69 180 　 　 622
(0.1/0.1) (9/9) (1.6/1.8) (2.1/2.2) (2.5/2.5)

38단계 191 145 28 144 605 513 1,626
(6.4/5) (3.5/3.5) (0.7/0.7) (1.7/1.7) (24.5/34.6)(18.9/19.3) (6.5/6.7)

39단계 　 9 　 8 　 　 17
(0.2/0.2) (0.1/0.1) (0.1/0.1)

40단계 6 42 3 99 10 　 160
(0.2/0.2) (1/1) (0.1/0.1) (1.2/1.2) (0.4/0.6) (0.6/0.7)

41단계 　 15 　 19 1 　 35
(0.4/0.4) (0.2/0.2) (0/0.1) (0.1/0.1)

42단계 　 8 24 40 　 34 106
(0.2/0.2) (0.6/0.6) (0.5/0.5) (1.3/1.3) (0.4/0.4)

43단계 　 　 　 1 　 1 2
(0/0) (0/0) (0/0)

44단계 　 　 1 2 　 11 14
(0/0) (0/0) (0.4/0.4) (0.1/0.1)

45단계 　 　 　 　 　 2 2
(0.1/0.1) (0/0)

46단계 　 　 　 21 　 2 23
(0.2/0.3) (0.1/0.1) (0.1/0.1)

47단계 　 　 8 8 　 　 16
(0.2/0.2) (0.1/0.1) (0.1/0.1)

48단계 　 　 　 3 　 　 3
(0/0) (0/0)

49단계 　 　 　 13 　 　 13
(0.2/0.2) (0.1/0.1)

50단계 5 　 　 5
(0.1/0.1) (0/0)

51단계 2 　 　 2
(0/0) (0/0)

52단계 　 7 　 91 　 20 118
(0.2/0.2) (1.1/1.1) (0.7/0.8) (0.5/0.5)

53단계 　 11 1 12
(0.1/0.1) (0/0) (0/0)

54단계 54 27 81
(0.6/0.7) (1/1) (0.3/0.3)

55단계 26 3 30
(0.3/0.3) (0.1/0.1) (0.1/0.1)

56단계 50 　 50
(0.6/0.6) (0.2/0.2)

57단계 4 4
(0/0) (0/0)

58단계 5 5
(0.1/0.1) (0/0)

체 2,303 3,417 3,519 5,697 1,191 1,405 17,532
(76.6/60.8)(82.8/83.3)(82.4/90.8)(66.7/68.8)(48.2/68.1) (51.8/53) (69.8/71.7)

주: 첫 째 숫 는 매칭  루어진 사 수;  안  첫 째 숫 는 건 물  
 한 매칭달  ;  안   째 숫 는 시험 사 료   

한 매칭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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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지역 주
건

물
건

연도
층

수

업

매칭

건수

여

행 료

여

시험 사

건 물 시험 사

행

동

AM AS AD AR

매칭

%

누

%

체

%

체

누

%

매칭

%

누

%

체

%

체

누

%본 동

18,306 18,280

APT 1 ◇ ◇ ◇ ◇ ◇ ◇ ◇ ◇ 3,000 15,306 15,280 16.4 16.4 11.2 11.2 16.4 16.4 11.1 11.1 

2 ◇ ◇ ◇ ◇ ◇ ◇ ◇ 1 15,305 15,279 0.0 16.4 0.0 11.2 0.0 16.4 0.0 11.1 

3 ◇ ◇ ◇ ◇ ◇ ◇ ◇ 45 15,260 15,234 0.2 16.6 0.2 11.3 0.2 16.7 0.2 11.3 

4 ◇ ◇ ◇ ◇ ◇ ◇ 8,223 7,037 7,011 44.9 61.6 30.6 41.9 45.0 61.6 30.5 41.8 

5 ◇ ◇ ◇ ◇ ◇ ◇ 17 7,020 6,994 0.1 61.7 0.1 42.0 0.1 61.7 0.1 41.8 

6 ◇ ◇ ◇ ◇ ◇ ◇ 279 6,741 6,715 1.5 63.2 1.0 43.0 1.5 63.3 1.0 42.9 

7 ◇ ◇ ◇ ◇ ◇ ◇ 2,652 4,089 4,063 14.5 77.7 9.9 52.9 14.5 77.8 9.8 52.7 

8 ◇ ◇ ◇ ◇ ◇ 95 3,994 3,968 0.5 78.2 0.4 53.2 0.5 78.3 0.4 53.1 

9 ◇ ◇ ◇ △ ◇ ◇ ◇ ◇ ◇ 97 3,897 3,871 0.5 78.7 0.4 53.6 0.5 78.8 0.4 53.4 

10 ◇ ◇ ◇ △ ◇ ◇ ◇ ◇ 2,012 1,885 1,859 11.0 89.7 7.5 61.1 11.0 89.8 7.5 60.9 

11 ◇ ◇ ◇ △ ◇ ◇ ◇ ◇ 129 1,756 1,730 0.7 90.4 0.5 61.5 0.7 90.5 0.5 61.4 

12 ◇ ◇ ◇ △ ◇ ◇ ◇ 214 1,542 1,516 1.2 91.6 0.8 62.3 1.2 91.7 0.8 62.2 

13 ◇ ◇ ◇ △ ◇ ◇ 39 1,503 1,477 0.2 91.8 0.1 62.5 0.2 91.9 0.1 62.3 

14 ◇ ◇ △ ◇ ◇ ◇ ◇ ◇ 65 1,438 1,412 0.4 92.1 0.2 62.7 0.4 92.3 0.2 62.5 

15 ◇ ◇ △ ◇ ◇ ◇ ◇ 251 1,187 1,161 1.4 93.5 0.9 63.7 1.4 93.6 0.9 63.5 

16 ◇ ◇ △ ◇ ◇ ◇ 1 1,186 1,160 0.0 93.5 0.0 63.7 0.0 93.7 0.0 63.5 

17 ◇ ◇ △ ◇ ◇ ◇ ◇ 251 935 909 1.4 94.9 0.9 64.6 1.4 95.0 0.9 64.4 

18 ◇ ◇ △ ◇ ◇ ◇ 2 933 907 0.0 94.9 0.0 64.6 0.0 95.0 0.0 64.4 

19 ◇ △ ◇ ◇ ◇ 460 473 447 2.5 97.4 1.7 66.3 2.5 97.6 1.7 66.1 

APT  APT 는 APT가 아닌 든 주택  뜻하  18단계 지 
APT매칭  하고 남  건 물  료(473)  시험 사 

료(447)  합쳐 매칭 APT 라 한다. 19단계  매칭
APT  료(건 물  료(9,062),시험 사 료
(9,137))  사 하여 매칭  실시한다.

8,589 8,690

매칭
APT 9,062 9,137 

20 ◇ ◇ ◇ ◇ ◇ ◇ ◇ ◇ ◇ 1,690 7,372 7,447 18.6 18.6 6.3 72.6 18.5 18.5 6.3 72.4 

21 ◇ ◇ ◇ ◇ ◇ ◇ ◇ ◇ 157 7,215 7,290 1.7 20.4 0.6 73.2 1.7 20.2 0.6 73.0 

22 ◇ ◇ ◇ ◇ ◇ ◇ ◇ ◇ 1,344 5,871 5,946 14.8 35.2 5.0 78.2 14.7 34.9 5.0 78.0 

23 ◇ ◇ ◇ ◇ ◇ ◇ ◇ ◇ 564 5,307 5,382 6.2 41.4 2.1 80.3 6.2 41.1 2.1 80.0 

24 ◇ ◇ ◇ ◇ ◇ ◇ ◇ 1,747 3,560 3,635 19.3 60.7 6.5 86.8 19.1 60.2 6.5 86.5 

25 ◇ ◇ ◇ ◇ ◇ ◇ ◇ 4 3,556 3,631 0.0 60.8 0.0 86.8 0.0 60.3 0.0 86.5 

26 ◇ ◇ ◇ ◇ ◇ ◇ ◇ 613 2,943 3,018 6.8 67.5 2.3 89.1 6.7 67.0 2.3 88.8 

27 ◇ ◇ ◇ ◇ ◇ ◇ 57 2,886 2,961 0.6 68.2 0.2 89.3 0.6 67.6 0.2 89.0 

28 ◇ ◇ ◇ ◇ ◇ ◇ ◇ ◇ ◇ 25 2,861 2,936 0.3 68.4 0.1 89.4 0.3 67.9 0.1 89.1 

29 ◇ ◇ ◇ △ ◇ ◇ ◇ ◇ ◇ 27 2,834 2,909 0.3 68.7 0.1 89.5 0.3 68.2 0.1 89.2 

30 ◇ ◇ ◇ △ ◇ ◇ ◇ ◇ 4 2,830 2,905 0.0 68.8 0.0 89.5 0.0 68.2 0.0 89.2 

31 ◇ ◇ ◇ △ ◇ ◇ ◇ ◇ 15 2,815 2,890 0.2 68.9 0.1 89.5 0.2 68.4 0.1 89.3 

<  1-18> 3차 시험 사 료  단계별 주택 매칭키  매칭 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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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3차 시험 사 료  단계별 주택 매칭키  매칭 업 결과

단계

지역 주 건

물
건

연도
층

수

업

매칭

건수

여

행 료

여

시험 사

건 물 시험 사

행

동

AM AS AD AR
매칭

%

누

%

체

%

체

누

%

매칭

%

누

%

체

%

체

누

%본 동

31단계 지 매칭 후 남  료 2,815 2,890 

32 ◇ ◇ ◇ △ ◇ ◇ ◇ 1 2,814 2,889 0.0 68.9 0.0 89.5 0.0 68.4 0.0 89.3 

33 ◇ ◇ ◇ ◇ ◇ ◇ ◇ ◇ ◇ 19 2,795 2,870 0.2 69.2 0.1 89.6 0.2 68.6 0.1 89.4 

34 ◇ ◇ ◇ ◇ ◇ ◇ ◇ ◇ 1 2,794 2,869 0.0 69.2 0.0 89.6 0.0 68.6 0.0 89.4 

35 ◇ ◇ ◇ ◇ ◇ ◇ ◇ ◇ 147 2,647 2,722 1.6 70.8 0.5 90.2 1.6 70.2 0.5 89.9 

36 ◇ ◇ ◇ ◇ ◇ ◇ ◇ ◇ 1 2,646 2,721 0.0 70.8 0.0 90.2 0.0 70.2 0.0 89.9 

37 ◇ ◇ ◇ ◇ ◇ ◇ ◇ 24 2,622 2,697 0.3 71.1 0.1 90.3 0.3 70.5 0.1 90.0 

38 ◇ ◇ ◇ △ ◇ ◇ ◇ ◇ 23 2,599 2,674 0.3 71.3 0.1 90.3 0.3 70.7 0.1 90.1 

39 ◇ ◇ ◇ △ ◇ ◇ ◇ 1 2,598 2,673 0.0 71.3 0.0 90.3 0.0 70.7 0.0 90.1 

40 ◇ ◇ ◇ ◇ ◇ ◇ ◇ ◇ 11 2,587 2,662 0.1 71.5 0.0 90.4 0.1 70.9 0.0 90.1 

41 ◇ ◇ ◇ ◇ ◇ ◇ ◇ 1 2,586 2,661 0.0 71.5 0.0 90.4 0.0 70.9 0.0 90.1 

42 ◇ ◇ ◇ ◇ ◇ ◇ 17 2,569 2,644 0.2 71.7 0.1 90.4 0.2 71.1 0.1 90.2 

43 ◇ ◇ ◇ ◇ ◇ 6 2,563 2,638 0.1 71.7 0.0 90.5 0.1 71.1 0.0 90.2 

44 ◇ ◇ ◇ △ ◇ ◇ 80 2,483 2,558 0.9 72.6 0.3 90.8 0.9 72.0 0.3 90.5 

45 ◇ ◇ ◇ ◇ △ ◇ ◇ 18 2,465 2,540 0.2 72.8 0.1 90.8 0.2 72.2 0.1 90.6 

46 ◇ △ ◇ △ ◇ ◇ 3 2,462 2,537 0.0 72.8 0.0 90.8 0.0 72.2 0.0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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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3차 시험 사 료  행 역별 주택(APT)  매칭 업 결과

주

문 1동

주
산

월곡1동
천시
동

경남
해시
천동

경남
고
거

체

1단계 2,437 　 507 　 56 　 3,000
(44.7/44.6) (8.5/8.6) (0.8/0.8) (11.2/11.1)

2단계 1 　 　 　 　 　 1
(0/0) (0/0)

3단계 43 　 1 　 1 　 45
(0.8/0.8) (0/0) (0/0) (0.2/0.2)

4단계 2,122 553 3,549 　 1,712 287 8,223
(39/38.8) (13.7/13.9) (59.8/59.9) (23.2/23) (11.9/12.3) (30.6/30.5)

5단계 3 　 11 　 3 　 17
(0.1/0.1) (0.2/0.2) (0/0) (0.1/0.1)

6단계 　 　 　 　 279 　 279
(3.8/3.7) (1/1)

7단계 24 2,469 4 　 153 2 2,652
(0.4/0.4) (61.1/62) (0.1/0.1) (2.1/2.1) (0.1/0.1) (9.9/9.8)

8단계 3 34 32 　 18 8 95
(0.1/0.1) (0.8/0.9) (0.5/0.5) (0.2/0.2) (0.3/0.3) (0.4/0.4)

9단계 　 　 　 97 　 　 97
(5.7/5.4) (0.4/0.4)

10단계 　 　 　 　 2,012 　 2,012
(27.3/27) (7.5/7.5)

11단계 　 　 　 129 　 　 129
(7.6/7.1) (0.5/0.5)

12단계 　 　 　 190 24 　 214
(11.2/10.5) (0.3/0.3) (0.8/0.8)

13단계 39 　 　 39
(2.3/2.2) (0.1/0.1)

14단계 　 65 　 65
(0.9/0.9) (0.2/0.2)

15단계 　 251 　 251
(3.4/3.4) (0.9/0.9)

16단계 　 1 　 1
(0/0) (0/0)

17단계 247 　 3 　 1 　 251
(4.5/4.5) (0.1/0.1) (0/0) (0.9/0.9)

18단계 1 　 　 　 1 　 2
(0/0) (0/0) (0/0)

19단계 　 　 283 　 　 177 460
(4.8/4.8) (7.4/7.6) (1.7/1.7)

20단계 208 445 205 6 744 82 1,690
(3.8/3.8) (11/11.2) (3.5/3.5) (0.4/0.3) (10.1/10) (3.4/3.5) (6.3/6.3)

21단계 14 35 36 11 25 36 157
(0.3/0.3) (0.9/0.9) (0.6/0.6) (0.6/0.6) (0.3/0.3) (1.5/1.5) (0.6/0.6)

22단계 120 284 391 108 242 199 1,344
(2.2/2.2) (7/7.1) (6.6/6.6) (6.4/6) (3.3/3.3) (8.3/8.5) (5/5)

23단계 1 　 　 　 563 　 564
(0/0) (7.6/7.6) (0/0) (2.1/2.1)

24단계 43 77 302 485 96 744 1,747
(0.8/0.8) (1.9/1.9) (5.1/5.1) (28.6/26.9) (1.3/1.3) (30.9/31.8) (6.5/6.5)

25단계 1 　 　 　 3 　 4
(0/0) (0/0) (0/0)

26단계 　 　 371 　 226 16 613
(6.3/6.3) (3.1/3) (0.7/0.7) (2.3/2.3)

27단계 2 　 6 　 48 1 57
(0/0) (0.1/0.1) (0.7/0.6) (0/0) (0.2/0.2)

28단계 20 1 　 　 4 　 25
(0.4/0.4) (0/0) (0.1/0.1) (0.1/0.1)

29단계 　 　 　 　 27 　 27
(0.4/0.4) (0.1/0.1)

30단계 　 　 　 　 4 　 4
(0.1/0.1) (0/0)

주: 첫 째 숫 는 매칭  루어진 사 수;  안  첫 째 숫 는 건 물   한 
매칭달  ;  안   째 숫 는 시험 사 료   한 매칭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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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3차 시험 사 료  행 역별 APT  주택  매칭 업 결과

주

문 1동

주
산

월곡1동
천시
동

경남
해시
천동

경남
고
거

체

31단계 15 　 15
(0.2/0.2) (0.1/0.1)

32단계 1 　 1
(0/0) (0/0)

33단계 19 　 19
(0.3/0.3) (0.1/0.1)

34단계 1 　 1
(0/0) (0/0)

35단계 147 　 147
(2/2) (0.5/0.5)

36단계 1 　 1
(0/0) (0/0)

37단계 9 15 24
(0.1/0.1) (0.6/0.6) (0.1/0.1)

38단계 23 　 23
(0.3/0.3) (0.1/0.1)

39단계 1 　 1
(0/0) (0/0)

40단계 11 　 11
(0.1/0.1) (0/0)

41단계 1 　 1
(0/0) (0/0)

42단계 　 　 　 17 　 　 17
(1/0.9) (0.1/0.1)

43단계 6 　 　 6
(0.4/0.3) (0/0)

44단계 　 80 　 80
(1.1/1.1) (0.3/0.3)

45단계 　 　 18 　 　 18
(0.3/0.3) (0.1/0.1)

46단계 　 3 　 3
(0/0) (0/0)

체 5,290 3,898 5,719 1,088 6,871 1,567 24,433
(97.1/96.7) (96.4/97.9) (96.4/96.5) (64.2/60.3) (93.2/92.3) (65.1/66.9) (90.8/90.6)

주: 첫 째 숫 는 매칭  루어진 사 수;  안  첫 째 숫 는 건 물   한 
매칭달  ;  안   째 숫 는 시험 사 료   한 매칭달  .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은 총 58단계의 매칭단계를 거쳐 17,532건이 매칭되

었다.이는 건축물 장 자료 기 으로 69.8%,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71.7%

의 매칭률을 나타낸다.특히 부산 동래구 명장1동에서 3,417건이 매칭되어

건축물 장 자료 기 으로 82.8%로 가장 높은 매칭률을 보이며 경기 용인시

기흥동 시험조사 자료 기 에서는 이 3,519건이 매칭되어 90.8%로 가장 높은

매칭률을 보인다.반면에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에서 1,191건이 매칭되었으며,

이는 건축물 장 자료 기 에서 48.2%의 매칭율로 가장 낮으며 강원 인제군

인제읍이 시험조사 자료 기 에서 53.0%로 가장 낮은 매칭율을 보인다.

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는 46단계의 매칭단계를 통하여 24,433건이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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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이는 건축물 장 자료 기 으로 90.8%,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90.6%의 매칭률을 나타낸다.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주 산구 월곡1동

에서 3,898건이 매칭되어 건축물 장 자료 기 으로 96.4%,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97.9%가 매칭되어 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칭률을

나타냈다.반면에 충북 음성군 소이면은 1,088건이 매칭되어 건축물 장 자

료 기 에서 64.2%,시험조사 자료 기 에서 60.3%로 가장 낮은 매칭률을 보

인다.

특이사항은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묵호동의 경우,1단계에서 매칭 되는

것이 없었고,건물명을 제외한 3단계에서 매칭이 시작된다.즉,강원도 묵호

동의 경우 건물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번표 화를 제외한 10단계에서는 남동의 매칭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경

기도 남동의 본번표 화의 차이는 10이하로 같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단되었다.

본번표 화와 부번표 화를 제외한 12단계에서는 경기도 기흥시의 매칭률

이 높게 나타났다.

34단계부터는 건물명이 없는 자료와 그 단계까지 매칭되지 않은 자료를

모두 합쳐서 다시 모든 매칭키를 사용하여 매칭을 실시한 단계로 부산 명장

1동의 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주택의 비율이 7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 을 제외한 36단계에서는 체 으로 1~762까지의 차이를 나타

내는데 1~10차이의 비율이 40%정도이며 그 부산 명장1동과 강원도 인제

읍의 경우는 50%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부산 범천1동의 경우 1~10차

이의 비율은 15%정도로 낮으며 체 으로 퍼져 있다.건물명을 제외한 37

단계 매칭에서는 부산 명장1동이 매칭률이 높은데 이는 건축물 장의 건물

명 락으로 발생한 것이다.면 과 건축연도를 제외한 38단계에서는 강원도

묵호동과 강원도 인제읍에서 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면 의 차이가 1인

비율은 높지만 1~959까지 체 으로 퍼져 있다.건축연도의 경우 50%이상

이 건축연도코드가 1차이를 나타낸다.

제3차 자료에서는 모든 매칭키를 고려하여 매칭한 1단계에서 주 산구

월곡1동과 충북 음성군 소이면,경남 고성군 거류면은 매칭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4단계인 건물명을 제외한 매칭에서 많은 자료가 매칭되는

데 이는 두 자료의 건물명이 ‘문흥동명지아 트’와 ‘명지아 트’와 같이 한쪽

자료에 지역이름을 포함한 건물명으로 표기된 경우가 부분이었다.

건물명,동명 과 면 을 제외한 7단계에서는 주시 월곡1동이 높은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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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이는데,면 의 경우 1,2차이를 보이며 건물명은 4단계와 마찬가지

로 지역이름을 포함한 APT명과 지역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APT명에 인한

차이이다.특히 주 산구 월곡 1동에서 2개의 APT가 이와 같은 상을

나타낸다.

동명표 화를 제외한 9단계에서는 충북 소이면에서만 매칭이 이루어졌는

데,건축물 장 자료에는 1동으로 기록되어있고 시험조사 자료에는 101동으

로 기록되어 있었다.동명표 화의 규칙 인 차이로 생기는 비매칭을 피하고

자 이후 단계부터는 동명표 화를 재표 화 하여 이용하 다.

9단계에서부터는 동명표 화를 재 표 화하여 사용하 으며 면 을 제외

한 10단계에서 경남 김해시 활천동이 높은 비율로 매칭이 되었다.면 차이

는 10이하의 차이가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이 후 “매칭아 트 외 주택”에서 건물명을 제외한 23단계에서 경남 활천

동의 매칭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건축물 장의 건물명이 락된 자료와 건

물명의 완 일치가 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보면

건축물 장에서 “경화2차타운”이면 시험조사 자료에선 “경화타운”으로 조사

되었으며 한 건축물 장에서 “~빌라”이면 시험조사 자료에선 “~빌”,“~빌

리지”,“연립주택”등으로 조사되었다.

면 과 건축연도코드를 제외한 24단계에서 충북소이면과 경남거류면의 매

칭률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면 의 경우 충북소이면과 경남거류면의 시험조

사 자료의 락이 많이 존재하 으며 1~10차이의 비율이 30%정도이며 체

으로 1~894까지 체 으로 분포하 다.건축연도의 경우 건축연도코드가

체 으로 1차이 나는 비율이 38%정도이며 충북소이면과 경남거류면의 경

우 시험조사 자료에서 락이 존재하며 1차이 뿐 만 아니라 체 으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건물명과 면 을 제외한 26단계에서는 충북 교동과 경남 활천동의 매칭률

이 높게 나타났다.충북교동의 경우 23단계와 같은 형태로 건물명이 다르며

건축물 장의 면 이 락된 자료이다.활천동은 면 이 1~10차이가 70%이

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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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결과,주택유형이 상이한 경우도 매칭이 되었는데, 표 으로 APT와

APT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매칭된 형태를 보면 <그림 1-1>과 <그림

1-2>와 같다. 한 APT와 APT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한 매칭률이 <표 1-20>

와 <표 1-21>에 있다.주택유형이 APT인 경우에 행정자료 기 으로 제2차에

서 93%,제3차에서 99.8%로 높은 매칭률을 보이고 있다.

①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나 시험조사 자료에서 APT이외 주택과 매칭된 결과

② 시험조사 자료 APT이나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외 주택과 매칭된 결과

③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며 시험조사 자료 APT와 매칭된 결과

④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외이며 시험조사 자료 APT이외와 매칭된 결과

<그림 1-1> 2차 료 매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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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나 시험조사 자료에서 APT이외 주택과 매칭된 결과

② 시험조사 자료 APT이나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외 주택과 매칭된 결과

③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며 시험조사 자료 APT와 매칭된 결과

④ 건축물 장 자료에서 APT이외이며 시험조사 자료 APT이외와 매칭된 결과

<그림 1-2> 3차 료 매칭 과  

　

　 체 　 　 APT 　 APT 

행 동 체수 매칭수
실거주

수
매칭 1 체수 매칭수

실거주

수
매칭 1 체수 매칭수

실거주

수
매칭 1

2차

시험

사

지역

체 25,130 17,532 0 69.8 11,957 11,122 0 93.0 13,173 6,410 0 48.7

천1동 3,007 2,303 0 76.6 1,868 1,723 0 92.2 1,139 580 0 50.9

1동 4,129 3,417 0 82.8 889 873 0 98.2 3,240 2,544 0 78.5

동 4,271 3,519 0 82.4 3,468 3,155 0 91.0 803 364 0 45.3

남동 8,536 5,697 0 66.7 4,748 4,679 0 98.5 3,788 1,018 0 26.9

묵 동 2,473 1,191 0 48.2 562 351 0 62.5 1,911 840 0 44.0

2,714 1,405 0 51.8 422 341 0 80.8 2,292 1,064 0 46.4

3차

시험

사

지역

체 26,895 24,433 23,466 90.8 18,306 18,261 17,648 99.8 8,589 5,818 5,539 67.7

문 1동 5,446 5,290 5,279 97.1 4,882 4,881 4,876 100.0 564 403 403 71.5

월곡1동 4,043 3,898 3,850 96.4 3,058 3,056 3,026 99.9 985 824 824 83.7

동 5,935 5,719 5,417 96.4 4,396 4,390 4,111 99.9 1,539 1,306 973 84.9

1,694 1,088 766 64.2 456 455 227 99.8 1,238 539 541 43.5

천동 7,369 6,871 6,773 93.2 5,029 5,005 4,953 99.5 2,340 1,820 1,869 77.8

거 2,408 1,567 1,381 65.1 485 474 455 97.7 1,923 926 929 48.2

매칭 1 : 매칭수/ 체수

참고) 행 료 

<  1-20> 건 물 과 시험 사 료  한 매칭 결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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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APT　 APT외

　 행정동
체

수

매칭

수

다 가

구수

실 거

주수

매칭

률1

매칭

률2

체

수

매칭

수

다 가

구수

실 거

주수

매 칭

률1

매 칭

률2

체

수

매칭

수

다가

구수

실거

주수

매칭

률1

매칭

률2

2차

시험

조사

지역

체 24,448 17,532 38 0 71.7 71.9 11,786 11,085 0 0 94.1 94.1 12,662 6,447 38 0 50.9 51.2

범천1동 3,786 2,303 7 0 60.8 61.0 1,806 1,722 0 0 95.3 95.3 1,980 581 7 0 29.3 29.7

명장1동 4,101 3,417 3 0 83.3 83.4 1,208 848 0 0 70.2 70.2 2,893 2,569 3 0 88.8 88.9

기흥동 3,877 3,519 6 0 90.8 90.9 3,182 3,150 0 0 99.0 99.0 695 369 6 0 53.1 54.0

남동 8,281 5,697 12 0 68.8 68.9 4,682 4,674 0 0 99.8 99.8 3,599 1,023 12 0 28.4 28.8

묵호동 1,750 1,191 1 0 68.1 68.1 411 351 0 0 85.4 85.4 1,339 840 1 0 62.7 62.8

인제읍 2,653 1,405 9 0 53.0 53.3 497 340 0 0 68.4 68.4 2,156 1,065 9 0 49.4 49.8

3차

시험

조사

지역　

체 26,970 24,433 16 23,472 90.6 90.7 18,657 18,551 0 17,933 99.4 99.4 8,313 5,882 16 5,539 70.8 70.9

문흥1동 5,470 5,290 0 5,279 96.7 96.7 4,882 4,881 0 4,876 100.0 100.0 588 409 0 403 69.6 69.6

월곡1동 3,983 3,898 0 3,850 97.9 97.9 3,056 3,056 0 3,026 100.0 100.0 927 842 0 824 90.8 90.8

교동 5,926 5,719 0 5,417 96.5 96.5 4,729 4,728 0 4,444 100.0 100.0 1,197 991 0 973 82.8 82.8

소이면 1,805 1,088 4 767 60.3 60.5 454 454 0 226 100.0 100.0 1,351 634 4 541 46.9 47.2

활천동 7,444 6,871 3 6,775 92.3 92.3 4,991 4,957 0 4,906 99.3 99.3 2,453 1,914 3 1,869 78.0 78.1

거류면 2,342 1,567 9 1,384 66.9 67.3 545 475 0 455 87.2 87.2 1,797 1,092 9 929 60.8 61.3

매칭률1:매칭수/ 체수

매칭률2:다가구포함매칭수/ 체수 (다가구포함 =매칭수 +다가구수)　

참고)시험조사 자료 기

(APT와 APT외 구분은 거처종류일치 변수를 사용하여 ‘2’이면 APT,그 외는 APT외로 구분하 다)

<  1-21>건 물 과 시험 사 료  한 매칭 결과, 2008

시험조사 자료와 건축물 장 자료를 매칭할 때 매칭률을 높이고자 층변수

를 생성하 다.여기서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거처번호 심으로 층번호를 생

성하 기 때문에 2가구 1주택인 경우는 1개 주택이 매칭건수로 매칭률에 포

함되었다.그런데 가구입장에서 보면 2가구가 매칭된 것이므로 다가구를 포

함한 매칭수로 1개 주택에 매칭된 가구들을 모두 매칭건수로 매칭률에 포함

하는 하나의 매칭률을 계산한다.

그리고 한 제3차 시험조사의 경우에 시험조사 자료와 건축물 장 자료와

매칭하여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어서 실거주수를 표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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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가구매칭자료

“주소매칭방법”과 “구성원매칭방법”으로 매칭된 세 -가구수를 <표 1-22>

에 나타냈다.

주소매칭에서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는 주민등록 자료의 33,756세

58.1%,시험조사 자료의 27,862가구 60.6%의 매칭률을 보 으며 행정동별

로는 주민등록 자료 기 세 의 매칭률은 범천 1동 73.5%,명장 1동 94.2%,

묵호동 71.1%의 비교 높은 매칭률을 보인 반면에 기흥동은 50.7%,인재읍

51.0%를 보이고 남동의 경우는 35.4%로 조한 매칭률을 보 다.

제3차 시험조사 자료는 주민등록 자료의 31,471세 79.9%,시험조사 자

료의 32,041가구 72.2%의 매칭률율을 보 으며 행정동별로는 주민등록 자

료 기 세 의 매칭률은 문흥1동,월곡1동,교동은 90% 이상의 높은 매칭률

을 보 고,소이면,활천동,거류면는 각각 68.1%,61.3%,55.7% 매칭률을 보

다.

구성원매칭에서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는 주민등록 자료의 33,756세

66.9%,시험조사 자료의 27,862기구 증 77.4%의 매칭률로 주소매칭방법으로

매칭된 것보다 다소 높다.행정동별로는 주민등록 자료 기 세 의 매칭률

은 명장1동,범천 1동은 86.8%,73.6%의 높은 매칭률을 보이고 기흥동,묵호

동, 남동,인제읍은 각각 68.3%,60.3%,60.1%,47.7%의 매칭률을 보 다.

제3차 시험조사 자료는 주민등록 자료의 31,471세 78.9%,시험조사

자료의 32,041가구 76.0%의 매칭률을 보 으며 행정동별로는 주민등록 자

료 기 세 의 매칭률은 동단 인 문흥1동,월곡1동,교통,활천동은

78.1~86.8%의 높은 매칭률을 보인 반면 면단 인 소이면은 55.7%,거류면은

46.6%의 비교 조한 매칭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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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가 수

체 매칭수 매칭 (%) 체 매칭수 매칭 (%)

주 매칭

2차 

시험

사

지역

체 33,756 19,626 58.1  27,862 16,889 60.6  

천1동 4,605 3,386 73.5 4,697 3,077 65.5 

1동 6,356 5,988 94.2  5,880 5,561 94.6  

동 5,320 2,696 50.7  3,951 2,177 55.1  

남동 11,532 4,079 35.4  8,830 3,444 39.0  

묵 동 2,211 1,572 71.1  1,776 1,221 68.8  

3,732 1,905 51.0  2,728 1,409 51.6  

3차 

시험

사

지역

체 31,471 25,145 79.9 32,041 23,143 72.2

문 1동 6,631 6,004 90.5 6,718 5,814 86.5

월곡1동 5,767 5,434 94.2 5,454 4,962 91.0

동 6,486 6,026 92.9 6,036  5,483 90.9

1,527 1,040 68.1 1,433    747 52.1

천동 8,671 5,311 61.3 10,308  5,124 49.7

거 2,389  1,330 55.7 2,092  1,013 48.4

원

매칭

2차 

시험

사

지역

체 33,756 22,575 66.9 27,862 21,552 77.4

천1동 4,605 3,388 73.6 4,697 3,296 70.2

1동 6,356 5,514 86.8 5,880 5,394 91.7

동 5,320 3,634 68.3 3,951 3,394 85.9

남동 11,532 6,927 60.1 8,830 6,497 73.6

묵 동 2,211 1,333 60.3 1,776 1,265 71.2

3,732 1,779 47.7 2,728 1,706 62.5

3차 

시험

사

지역

체 31,471 24,841 78.9 32,041 24,357 76.0

문 1동 6,631 5,754 86.8 6,718 5,697 84.8

월곡1동 5,767 4,504 78.1 5,454 4,386 80.4

동 6,486 5,383 83.0 6,036 5,232 86.7

1,527 850 55.7 1,433 800 55.8

천동 8,671 7,237 83.5 10,308 7,173 69.6

거 2,389 1,113 46.6 2,092 1,069 51.1

<  1-22> 주 매칭/ 원매칭  매칭건수  매칭

(단  : 빈도, %)

세 -가구의 매칭결과 1세 -1가구 유형만 나타나지 않았다.이에 세 -가

구의 매칭결과를 1세 -1가구 유형,1세 -다가구 유형,다세 -1가구,다세

-다가구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칭결과 분석한다.세 -가구의 매칭유형을 아래

표에 나타냈다.여기서 다세 -1가구 유형은 #150인 가구원은 #50인 세 의

세 원과 매칭되었다.그런데 #50인 세 원의 일부는 #160인 가구의 가구원

과 매칭되었다. 다시 #160인 가구의 가구원 일부는 #70인 세 의 세

원과 매칭되었다.이런 유형을 다세 -다가구유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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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

번호

가구

번호

매칭된

세 수　

매칭된

가구수　

1세 -1가구 #10 #110 1 1

1세 -다가구
#20 #120 1 2

#20 #130 1 2

다세 -1가구
#30 #140 2 1

#40 #140 2 1

다세 -다가구

#50 #150 1 2

#50 #160 3 2

#60 #160 3 1

#70 #160 3 1

#80 #170 1 2

#80 #180 2 2

#90 #180 2 1

<  1-23> -가  매칭  

그런데,“주소매칭방법”과 “구성원매칭방법”에 따라 매칭결과 특정 상들

이 발생할 수 있다.우선 “주소매칭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에서

는 1세 -다가구,다세 -1가구유형을 발생시키고 “구성원매칭방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특정 상에서는 다세 -다가구유형이 발생한다.이러한 를 아

래 표에 요약하 다.

“주소매칭방법”은 주소만을 매칭키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정보에 한

검토의 여지가 없다. 를 들면,행정자료에 세 #1과 시험조사 자료의 가

구 #10,#20,#30의 주소일치로 세 -가구를 매칭시킴으로써 결과 으로 1세

-다가구의 매칭이 된다.그러나 이를 “구성원매칭방법”을 통하면 1세 -1가

구의 매칭이 되는 것이다. 한 이는 다세 -1가구의 매칭이 되는 경우도 발

생하게된다.

“구성원매칭방법”은 최 한 매칭률을 높인 인구매칭결과를 이용하기 때문

에 근본 으로 구성원 매칭의 오류로 인한 다세 -다가구의 매칭이 발생할

수 있다. 한,세 #1의 세 원은 가구 #10의 가구원과 매칭되었는데 가구

#10의 일부가구원은 다시 세 #2와 매칭되었다.그리고 세 #2의 일부 세

원은 #30가구의 가구원과 매칭됨으로써 복잡한 형태의 다세 -다가유형으

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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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료 사 료 계 가

주 매칭

1 - 

다가
#1

동 동 주

#10
양처 양처 우

다 다

치마 치마

미지 동거 #20

강 주

#30우

하나

다 - 

1가

#1
수 주

#30양하나 우

#3 동 동 주

원매칭 

다 -

다가

#1

동 동 주

#10

하나 하나

리 리

#2

고집 고집 주

우

#30

다 -

다가

( 료

매칭 )

#1

동 동 주

#10

양처 양처 우

다 다

#2

치아 치마
(매칭

)

고집 고집 주

#30우

친 친 어 니

<  1-24> 주 매칭 과 원매칭  차



45

세 -가구의 4가지 유형에 따른 매칭률은 <표 1-25>에 정리하 다.

우선 “주소매칭”를 보면 제2차 시험조사 자료는 19,626세 1세 -1가

구가 49.3%,다세 -1가구 21.0%,다세 -다가구 28.4%를 차지한 반면 제3차

시험조사 자료는 매칭된 25,145세 1세 -1가구가 66.3%,다세 -1가구

12.1%,다세 -다가구 20.1%의 매칭률을 보 다.

제2차 시험조사 지역별로 보면,경기도(기흥동, 남동)는 1세 -1가구가

63.3%,61.3%,다세 -1가구는 31.6%,27.9%로 부분을 차지하고,부산 역

시(범천 1동,명장 1동)는 1세 -1가구가 46.8%,42.2%,다세 -다가구는 37.4,

49.9%를,다세 -1가구 13.7%,7.1% 순으로 차지한다.반면,강원도(묵호동,

인재읍)는 1세 -1가구 44.2%,34.6%를,다세 -1가구 30.3%,39.9%,다세 -

다가구 22.5%,22.7%의 매칭률을 보 다.제3차 시험조사 지역별로 보면 활

천동의 경우 1세 -1가구의 비율이 84.3%로 부분을 차지하고 문흥1동은 1

세 -1가구 70.3%,다세 -다가구 18.8%,다세 -1가구 7.2% 순으로 차지한

반면 교동은 1세 -1가구 71.6%,다세 -1가구 17.4%,다세 -다가구 10.3%를

차지하 으며,월곡 1동은 1세 -1가구 54.5%,다세 -다가구 35.1%로 부분

을 차지하 다.반면 면단 의 경우 다세 -다가구의 비율이 53.7,35.1%로

가장 높고 1세 -1가구 22.1,34.3%,다세 -1가구 21.8,27.3%로 분포됨을 볼

수 있다.소이면과 거류면은 1세 -다가구,다세 -1가구,다세 -다가구의 모

든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구성원매칭”의 경우에 제2차 시험조사 자료는 매칭된 인구자료

22,575세 1세 -1가구가 89.2%,다세 -1가구가 9.5%를 차지한 반면,제

3차 시험조사 자료는 매칭된 인구자료 24,841세 1세 -1가구가 94.7%,

다세 -1가구가 4.5%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매칭률을 지역별로 보면,제2차

시험조사 지역은 1세 -1가구가 86.0~93.2%로 부분을 차지하며,기흥동,

남동,묵호동,인제읍은 다세 -1가구가 9.1~12.5% 정도 차지한다.제3차 시

험조사 지역은 1세 -1가구가 88.0~97.3%로 부분을 차지하며,면단 에서

다세 -1가구가 11.8%,8.3%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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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가 1 -다가 다 -1가 다 -다가

가 가 가 가

주

매칭

2차

시험

사

지역

체
9670 9670 261 665 4120 1673 5575 4881

49.3 57.3 1.3 3.9 21.0 9.9 28.4 28.9

천1동
1584 1584 70 174 464 194 1268 1125

46.8 51.5 2.1 5.7 13.7 6.3 37.4 36.6 

1동
2526 2526 50 107 426 196 2986 2732

42.2 45.4 0.8 1.9 7.1 3.5 49.9 49.1 

동
1706 1706 6 18 853 372 131 81

63.3 78.4 0.2 0.8 31.6 17.1 4.9 3.7 

남동
2499 2499 35 122 1140 489 405 334

61.3 72.6 0.9 3.5 27.9 14.2 9.9 9.7 

묵 동
695 695 48 119 476 157 353 250

44.2 56.9 3.1 9.7 30.3 12.9 22.5 20.5 

660 660 52 125 761 265 432 359

34.6 46.8 2.7 8.9 39.9 18.8 22.7 25.5 

3차

시험

사

지역

체
16660 16660 396 854 3038 1277 5051 4352

66.3 72.0 1.6 3.7 12.1 5.5 20.1 18.8 

문 1동
4223 4223 223 461 432 165 1126 965

70.3 72.6 3.7 7.9 7.2 2.8 18.8 16.6 

월곡1동
2961 2961 41 104 526 233 1906 1664

54.5 59.7 0.8 2.1 9.7 4.7 35.1 33.5 

동
4313 4313 47 103 1047 455 619 612

71.6 78.7 0.8 1.9 17.4 8.3 10.3 11.2 

230 230 25 53 227 88 558 376

22.1 30.8 2.4 7.1 21.8 11.8 53.7 50.3 

천동
4477 4477 16 37 443 197 375 413

84.3 87.4 0.3 0.7 8.3 3.8 7.1 8.1 

거
456 456 44 96 363 139 467 322

34.3 45.0 3.3 9.5 27.3 13.7 35.1 31.8 

원

매칭

2차

시험

사

지역

체
20134 20134 107 216 2140 1029 194 173

89.2 93.4 0.5 1.0 9.5 4.8 0.9 0.8 

천1동
3029 3029 40 80 228 107 91 80

89.4 91.9 1.2 2.4 6.7 3.2 2.7 2.4 

1동
5139 5139 32 65 298 147 45 43

93.2 95.3 0.6 1.2 5.4 2.7 0.8 0.8 

동
3162 3162 4 8 455 212 13 12

87.0 93.2 0.1 0.2 12.5 6.2 0.4 0.4 

남동
6059 6059 6 12 841 408 21 18

87.5 93.3 0.1 0.2 12.1 6.3 0.3 0.3 

묵 동
1147 1147 14 29 157 77 15 12

86.0 90.7 1.1 2.3 11.8 6.1 1.1 0.9 

1598 1598 11 22 161 78 9 8

89.8 93.7 0.6 1.3 9.1 4.6 0.5 0.5 

3차

시험

사

지역

체
23527 23527 84 169 1115 546 115 115 

94.7 96.6 0.3 0.7 4.5 2.2 0.5 0.5 

문 1동
5526 5526 23 46 159 78 46 47 

96.0 97.0 0.4 0.8 2.8 1.4 0.8 0.8 

월곡1동
4174 4174 24 49 280 137 26 26 

92.7 95.2 0.5 1.1 6.2 3.1 0.6 0.6 

동
5017 5017 16 32 325 159 25 24 

93.2 95.9 0.3 0.6 6.0 3.0 0.5 0.5 

748 748 2 4 100 48 0　 0　

88.0 93.5   0.2 0.5 11.8 6.0 0.0 0.0 

천동
7044 7044 16 32 159 79 18 18 

97.3 98.2 0.2 0.4 2.2 1.1 0.2 0.3 

거
1018 1018 3 6 92 45 　0 0　

91.5 95.2 0.3 0.6 8.3 4.2 0.0 0.0 

<  1-25> 주 매칭/ 원매칭  행 동별 매칭  -가  별 매칭

(단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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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행정자료 매칭

향후 매칭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한 비단계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

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와 건축물 장 자료를 매칭한 결과는 <표 1-26>에 요

약하 다.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세 매칭률을 언 하고,건축물 장 자

료 기 주택수 매칭률을 언 한다.

먼 세 매칭률을 본다.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세 는 33,756세

73.5%(24,817세 )가 매칭되었다.지역별로는 명장1동이 92.9%,기흥동이

84.7%의 높은 매칭률을 보이는 반면 범천1동 54.7%,인제읍 61.7%의 낮은

매칭률을 보 다.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세 는 31,471세 82.8%(26,053

세 )가 매칭되었다.지역별로는 동단 의 지역은 활천동을 제외하고 90% 이

상의 매칭률을 보이는 반면,면단 의 지역의 경우 50% 의 매칭률을 보인

다.이를 통해 유추해 볼 때,면단 에서 행정자료의 주소 불일치 사례가 많

을 것으로 단된다.

이어서 건축물 매칭률을 본다.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주택은 25,210건

76%(19,153건)이 매칭되었다.지역별로는 명장1동이 90.6%,기흥동이 87.4%,

인제읍이 73.9%, 남동이 73.8%,묵호동이 62.8%,범천1동이 59.1%의 매칭

률을 보 다.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주택은 26,895건 78.7%(21,158건)이

매칭되었다.지역별로는 동단 의 지역이 활천동을 제외하고 90% 근처의 매

칭률을 보 고,면단 지역에서는 40%수 의 매칭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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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주택수

체 매칭수 매칭 (%) 체 매칭수 매칭 (%)

2차

시험

사

지역

체 33,756 24,817 73.5 25,210 19,153 76.0 

천1동 4,605 2,519 54.7 3,085 1,822 59.1 

1동 6,356 5,904 92.9 4,131 3,743 90.6 

동 5,320 4,505 84.7 4,271 3,732 87.4 

남동 11,532 7,866 68.2 8,536 6,299 73.8 

묵 동 2,211 1721 77.8 2,473 1,552 62.8 

3,732 2302 61.7 2,714 2,005 73.9 

3차

시험

사

지역

체 31,471 26,053 82.8 26,895 21,158 78.7

문 1동 6,631 6,335 95.5 5,446 5,102 93.7

월곡1동 5,767 5,493 95.2 4,043 3,758 93.0

동 6,486 6,089 93.9 5,935 5,235 88.2

1,527 811 53.1 1,694 572 33.8

천동 8,671 5,912 68.2 7,369 5,332 72.4

거 2,389  1,413 59.1 2,408 1,159 48.1

<  1-26> 행 료 매칭수  매칭

(단  :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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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조사 자료에서 1세 -1주택 비율이 세 54.9%,주택 71.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다세 -1주택이 세 37.3%,주택 18.5%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제3차 시험조사 자료에서 1세 -1주택의 비율이 세 67.7%,주

택 83.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다세 -1주택의 비율이 세 28.3%,주택

12.1%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이를 다르게 표 하면 건축물 장에 등재된

주택의 약 12.1%의 주택은 2세 이상과 매칭되었음을 의미한다.역으로 주

민등록 세 0.6%(149세 )는 2개 이상의 주택과 매칭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제2차 시험조사 자료를 세 -주택 유형에 해 행정동별로 요약해 보면

범천1동,기흥동, 남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 51.1%에서 68.8%가

건축물 장의 주택 70.7%에서 83.1%의 주택에 1:1로 매칭되어 반 으로

높은 매칭률을 보이고 다세 -1주택의 비율은 세 28.9%에서 41.2%가

주택 15.2%에서 17.8%의 주택에 매칭되어 두 유형이 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는 반면 명장1동은 세 42.6%의 세 가 주택 67.2%에 1:1로 매칭되

었고 다세 -1주택 비율이 세 56.2%가 주택 31.2%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한 강원도(묵호동,인제읍)는 1세 -1주택 비율이 세 는 40.0%,43.15%가

주택 44.4%,49.5%로 매칭되고 다세 -1주택은 세 20.2%,35.0%가 주택

9.4%,14.9%로 매칭되며 다세 -다주택은 세 36.3%,18.2%가 주택 36.2%,

26.5%로 매칭되어 유형별로 분산됨 볼 수 있다.

제3차 시험조사 자료를 세 -주택 유형에 해 행정동별로 요약해 보면

동의 경우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 53.1%에서 84.5%가 건축물 장의 주

택 77.6%에서 93.6%에 1:1로 매칭되어 반 으로 높은 매칭률을 보이고

다세 -1주택의 비율은 세 23.9%에서 34.0%가 주택 10.5%에서

22.4%의 주택에 매칭되어 두 유형이 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반면에

면의 경우 1세 -1주택의 비율은 세 27.4%,38.4%가 주택 38.8%,

46.9%에 매칭되어 반을 넘지 못하는데 다세 -다주택으로 세 25.8%,

33.3%가 주택 23.2%,28.0%로 매칭되어 동 단 행정구역에 비하여 두드러

진 것이 특징이다.이는 다음의 유형별 주택 수 비율 표를 보건데 동의 경우

아 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 건물이 상당수 존재하여 1세 -1주택에서

부분이 나타남을 볼 수 있는 반면 면의 경우 일반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여 네 유형에 분산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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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택 1 -다주택 다 -1주택 다 -다주택

주택 주택 주택 주택

2차

시험

사

지역

체
13613 13613 202 460 9256 3537 1746 1543

54.9 71.1 0.8 2.4 37.3 18.5 7.0 8.1 

천1동
1288 1288 21 45 1037 325 173 164

51.1 70.7 0.8 2.5 41.2 17.8 6.9 9.0 

1동
2517 2517 6 12 3316 1169 65 45

42.6 67.2 0.1 0.3 56.2 31.2 1.1 1.2 

동
3100 3100 10 21 1304 569 91 42

68.8 83.1 0.2 0.6 28.9 15.2 2.0 1.1 

남동
5027 5027 20 44 2447 1030 372 198

63.9 79.8 0.3 0.7 31.1 16.4 4.7 3.1 

묵 동
689 689 60 155 347 146 625 562

40.0 44.4 3.5 10.0 20.2 9.4 36.3 36.2 

992 992 85 183 805 298 420 532

43.1 49.5 3.7 9.1 35.0 14.9 18.2 26.5 

3차

시험

사

지역

체
17637 17637 149 338 7377 2566 890 617

67.7 83.4 0.6 1.6 28.3 12.1 3.4 2.9

문 1동
4566 4566 0 0 1769 536 0 0

72.1 89.5 0.0 0.0 27.9 10.5 0.0 0.0

월곡1동
2915 2915 0 0 2578 843 0 0

53.1 77.6 0.0 0.0 46.9 22.4 0.0 0.0

동
4398 4398 18 36 1456 632 217 169

72.2 84.0 0.3 0.7 23.9 12.1 3.6 3.2

222 222 43 100 276 90 270 160

27.4 38.8 5.3 17.5 34.0 15.7 33.3 28.0

천동
4993 4993 5 11 876 309 38 19

84.5 93.6 0.1 0.2 14.8 5.8 0.6 0.4

거
543 543 83 191 422 156 365 269

38.4 46.9 5.9 16.5 29.9 13.5 25.8 23.2

<  1-27> 행 료 매칭 행 동별 -주택 

(단  : 빈도, %)

제2차 시험조사 자료를 집합일반 구분별 주택 수에 해 요약해 보면 1세

-1주택은 86.4%가 집합주택이 차지함을 볼 수 있으며,1세 -다주택,다세

-다주택은 일반주택이 97.0,100%로 부분을 차지하며,다세 -1주택은 집

합주택 38.4%,일반주택 61.6%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제3차 시험조사 자료

를 집합일반 구분별 주택 수에 해 요약해 보면 1세 -1주택은 92.9%가 집

합주택이 차지함을 보이며,1세 -다주택과 다세 -다주택은 일반주택이

100%이고,다세 -1주택은 집합주택이 27.0%,일반주택이 73.0%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제2차 시험 조사자료를 주택유형별 주택 수 비율에 해 요약해 보면 1세

-1주택은 집합주택 APT가 68.7%,다세 주택이 12.9%를 차지함을 볼

수 있고,일반단독주택이 11.0%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반면 1세 -다주택과



51

다세 -다주택은 일단단독주택이 86.7,93.2%로 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

고,다세 -1주택은 집합주택 아 는 29.4%,다세 주택 7.2%,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6.2%를 차지하고 일반주택 일반단독주택이 45.5%, 업겸

용단독주택이 7.8%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제3차 시험조사 자료를 주택유형별 주택 수 비율에 해 요약해 보면 1세

-1주택은 집합주택 APT가 84.2%,다세 주택이 6.4%를 차지함을 볼 수

있고,일반주택은 일반단독주택이 5.0%를 차지함을 보이며,1세 -다주택과

다세 -다주택은 일반주택이 100%이며,이 일반단독이 95.9,95.5%를 차지

함을 볼 수 있고,다세 -1주택은 집합주택 APT가 23.5%이고 일반주택

일반단독주택 28.2, 업겸용단독주택 24.4,다가구단독주택 14.3,비거주

용 건물 내 주택 6.2%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단독
다가

단독

업겸  

단독
아 트 연립주택

다

주택

비거주  

건물내

숙사/

사 시

2차

체
4948 149 487 10392 726 2015 434 2 

25.8 0.8 2.5 54.3 3.8 10.5 2.3 0.0 

1 -1주택
1500 34 159 9352 657 1753 157 1

11.0 0.2 1.2 68.7 4.8 12.9 1.2 0.0 

1 -다주택
399 18 15 0  5 9 14 0

86.7 3.9 3.3 0.0  1.1 2.0 3.0 0.0  

다 -1주택
1611 75 275 1040 64 253 218 1

45.5 2.1 7.8 29.4 1.8 7.2 6.2 0.0 

다 -다주택
1438 22 38 0  0  0  45 0

93.2 1.4 2.5 0.0  0.0  0.0  2.9 0.0  

3차

체
2524 404 833 15454 428 1189 326 0

11.9 1.9 3.9 73.0 2.0  5.6 1.5 0.0

1 -1주택
888 35 194 14850 392 1137 141 0

5.0 0.2 1.1 84.2  2.2 6.4  0.8 0.0

1 -다주택
324 2 2 0 0 0 10 0

95.9 0.6 0.6 0.0 0.0 0.0 3.0 0.0

다 -1주택
723 366 625 604 36 52 160 0

28.2 14.3 24.4 23.5 1.4 2.0 6.2 0.0

다 -다주택
589 1 12 0 0 0 15 0

95.5 0.2 1.9 0.0 0.0 0.0 2.4 0.0

<  1-28> 행 료 매칭 별 주택  주택수 비

(단  : 빈도, %)

제2차 시험조사 자료를 매칭된 유형별 건물명에 해 요약해 보면 1세 -1

주택의 경우 43.0%가 행정자료에서 건물명이 정확히 일치하며,건물명이 없

는 경우가 14.5%, 주민등록 락이 0.1%(14건), 건축물 장 락이

10.0%(1,360건)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한 32.4%가 건물명을 일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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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건물명이 상이하다 정되는 경우도 1건 발생 했다.1세 -다주택

의 경우 건물명 없음이 97.0%를 차지하며 건축물 장 락이 2.0%(9건)발생

하 고 건물명이 상이하다 정된 건도 4건이 발생하 다.다세 -1주택의

경우 14.1%가 행정자료에서 건물명이 정확히 일치하 으며,건물명 없는 경

우가 69.5%이고 주민등록 락이 0.1%(5건),건축물 장 락이 3.8%(353건)이

고 한 12.5%가 건물명을 일치로 정하 으며 건물명이 상이하다 정된

경우도 4건이 발생하 다.다세 -다주택의 경우는 모두 건물명이 없는 경우

이다.

제3차 시험조사 자료를 매칭된 유형별 건물명에 해 요약해 보면 1세

-1주택의 경우 58.9%는 행정자료에서 건물명이 정확히 일치하며,건물명이

없는 경우가 7.1%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이나 건축물 장 어느 한쪽의 락도

0.2%(27건),1.4%(242건)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 한 32.5%가 건물명을 일치

로 정하 으며 건물명이 상이하다 정되는 경우도 1건이 발생함을 볼 수

있다.1세 -다주택이나 다세 -다주택의 경우는 모두 건물명 없음으로 나타

났으며,다세 -1주택의 경우는 행정자료에서 건물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

우 12.2%이고,건물명이 없는 경우가 80.8%로 나타났으며, 락된 경우도 주

민등록 0.1%(6건),건축물 장 0.3%(25건)이고, 한 6.5%가 건물명을 일치로

정하 으며 건물명이 상이한 경우도 0.1%(4건)발생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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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합계

( *주택)치

치

없치 치 주민등

누락

건 물

누락

2차

체
7,155 5,573 9 19 1,724 20,291 34,771

20.6 16.0 0.0 0.1 5.0 58.4 

1 -1주택
5,851 4,415 1 14 1,360 1,972 13,613

43.0 32.4 0.0 0.1 10.0 14.5 

1 -다주택
1 0 4 0 9 446 460

0.2 0.0  0.9 0.0  2.0 97.0 

다 -1주택
1,303 1,158 4 5 353 6,433 9,256

14.1 12.5 0.0 0.1 3.8 69.5 

다 -다주택
0 0 0 0 2 11,440 11,442

0.0 0.0  0.0  0.0  0.0 100.0 

3차

체
11,287 6,207 5 33 267 11,521 29,320

38.5 21.2 0.0 0.1 0.9 39.3

1 -1주택
10,385 5,724 1 27 242 1,258 17,637

58.9 32.5 0.0 0.2 1.4 7.1

1 -다주택
0 0 0 0 0 338 338

0.0 0.0 0.0 0.0 0.0 100.0

다 -1주택
902 483 4 6 25 5,957 7,377

12.2 6.5 0.1 0.1 0.3 80.8

다 -다주택
0 0 0 0 0 3,968 3,968

0.0 0.0 0.0 0.0 0.0 100.0

NOTE: 건물  치  경우  눈  직  한 결과

<  1-29> 행 료 매칭 별 건물  보 

(단  : 빈도, %)

참고)부가 인 정보로 활용한 건물명이 매칭을 하여 정확한 정보로서 역

할을 하기 해서는 건물명의 통일이 필요하다.표에서 나타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주민등

건물

건 물

건물
주택 결과

 777-1 지 123-456
문 타운 타운 #11

#1001
치

아 트 타운 #12 치

 888-1 지 605 아트빌 아트빌라 #21 #2001 치

 888-1 지 606 진빌라 아트빌라 #22 #2002 치

 333-1 지 225-789 주공아 트 #31 #3001 누락

 555-1 지 654-321 도빌라 #41 #4001 누락

<  1-30> 건물  치, 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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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구/주택 매칭의 항목별 매칭률 평가

지 까지는 인구,주택 자료를 단계별로 매칭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나

타난 특징을 열거하 다.본 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별 작업을 통하여 얻은

매칭 결과를 요약한다.그런데 이 때 매칭률은 인구의 경우 3단계(S,M,W),

주택의 경우 2단계(S,M)로 요약하는데 S단계는 매칭키가 기타 주요 매칭키

를 포함하면서 주소 정보 4항목 최소 2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한 단계로

서 모든 연구자들이 불일치 항목들은 오류로서 단할 수 있다는 합의로 도

출된 매칭결과들로 구성된다.

같은 맥락에서 W단계는 주소정보를 최 한 개,성명과 생년/월의 오차까

지는 허용하고 신 한 수작업을 통하여 최종 매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

칭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단계들과 S,M,W단계의 계는 다음과 같다.

2차 3차

주택 주택

S 1~16단계 1~7,19~41단계 1~9단계 1~13,20~40단계

M 17~21단계 8~18,42~58단계 10~18단계 14~19,41~46단계

W 22~25단계 19단계

 <  1-31> , 주택 료  매칭 단계

1.인구

매칭작업은 인구와 주택은 매칭 계의 강도에 따라서 S(Strong),

M(Moderate),W(Weak)로 단계를 나 어 결과를 얻었는데 S,S+M,S+M+W

단계로 결과를 살펴본다.

가.S단계

성별에 한 매칭률에서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자가 다소 높

다.이 상은 묵호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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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남 여

체 매칭수 매칭 계 매칭수 매칭 계 매칭수 매칭

2차

체 87,414 56,924 65.1 44,406 28,101 63.3 43,008 28,823 67

천1동 9,712 6,610 68.1 4,785 3,149 65.8 4,927 3,461 70.2

1동 18,321 15,165 82.8 9,121 7,387 81 9,200 7,778 84.5

동 13,283 9,249 69.6 6,811 4,633 68 6,472 4,616 71.3

남동 31,772 18,784 59.1 16,344 9,367 57.3 15,428 9,417 61

묵 동 4,786 2,653 55.4 2,382 1,327 55.7 2,404 1,326 55.2

9,540 4,463 46.8 4,963 2,238 45.1 4,577 2,225 48.6

3차

체 91,175 61,172 67.1 45,952 30,185 65.7 45,223 30,987 68.5

문 1동 20,958 16,346 78 10,334 7,979 77.2 10,624 8,367 78.8

월곡1동 16,637 12,669 76.1 8,450 6,266 74.2 8,187 6,403 78.2

동 18,433 14,682 79.7 9,213 7,259 78.8 9,220 7,423 80.5

3,423 1,416 41.4 1,778 710 39.9 1,645 706 42.9

천동 26,381 14,045 53.2 13,377 6,991 52.3 13,004 7,054 54.2

거 5,343 2,014 37.7 2,800 980 35 2,543 1,034 40.7

<  1-32> 주민등  료  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연령에 한 매칭률은 <표 1-33>에서 볼 수 있듯이 80 이상의 인구를 제

외하고 제2차 시험조사 지역에서는 1-9세가 74.7%로 가장 높았으며,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는 10-19세가 76.1%로 가장 높았다. ,제2차 제3차 모두

20-29세가 56.6%,53.1%로 가장 낮았다.이러한 상은 12개 행정동 모두에

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제3차 시험조사 지역인 소이면과 거류면은

다른 행정동에 비해 20-29세,30-39세의 매칭률이 모두 낮게 나타난 것이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기흥동은 1-9세의 매칭률이

83.7%로 높게 나타났으며,인제읍의 20-29세는 26.2%로 낮게 나타났다.제3

차 시험조사 지역에서는 교동의 1-9세의 인구가 89.4%의 매칭률을 보이며,

소이면과 거류면의 20-29세 인구의 매칭률은 17.9%,18.5%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낮은 매칭률을 보이고 있다.그림으로 살펴보면 제2차 시험조사 지역과

제3차 시험조사 지역의 S단계의 연령에 한 매칭률을 비슷한 값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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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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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 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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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상

2차

체

체 87,414 9,237 10,253 12,590 16,394 14,382 11,713 7,715 3,766 1,234 130 

매칭수 56,924 6,904 7,466 7,129 10,651 9,166 7,474 5,011 2,348 709 66 

매칭 65.1 74.7 72.8 56.6 65 63.7 63.8 65 62.3 57.5 50.8

천

1동

체 9,712 488   872   1,861   1,588   1,462   1,545   1,081   638   165   12   

매칭수 6,610 305 653 1,204 983 998 1,065 801 482 114 5 

매칭 68.1 62.5 74.9 64.7 61.9 68.3 68.9 74.1 75.5 69.1 41.7

1동

체 18,321 1,045 2,576 3,167 2,371 3,381 3,194 1,672 653 243 19 

매칭수 15,165 906 2,289 2,321 1,867 2,808 2,770 1,455 548 187 14 

매칭 82.8 86.7 88.9 73.3 78.7 83.1 86.7 87 83.9 77 73.7

동

체 13,283 2,071 1,371 1,687 3,471 1,906 1,206 918 482 154 17 

매칭수 9,249 1,733 1,044 946 2,526 1,254 755 589 303 93 6 

매칭 69.6 83.7 76.1 56.1 72.8 65.8 62.6 64.2 62.9 60.4 35.3

남

동

체 31,772 4,272 3,852 4,044 6,805 5,410 3,819 2,297 928 307 38 

매칭수 18,784 3,095 2,625 2,070 4,157 3,040 1,906 1,244 479 152 16 

매칭 59.1 72.4 68.1 51.2 61.1 56.2 49.9 54.2 51.6 49.5 42.1

묵

동

체 4,786 297 379 561 692 607 780 813 493 151 13 

매칭수 2,653 205 215 255 357 294 443 502 294 78 10 

매칭 55.4 69 56.7 45.5 51.6 48.4 56.8 61.7 59.6 51.7 76.9

체 9,540 1,064 1,203 1,270 1,467 1,616 1,169 934 572 214 31 

매칭수 4,463 660 640 333 761 772 535 420 242 85 15 

매칭 46.8 62 53.2 26.2 51.9 47.8 45.8 45 42.3 39.7 48.4

3차

체　

체 91,175 8,803  16,316  12,396  14,578  18,026  10,460  5,541  3,726  1,173  156   

매칭수 61,172 6,552 12,415 6,580 9,404 12,613 7,121 3,653 2,157 599 78 

매칭 67.1 74.4 76.1 53.1 64.5 70 68.1 65.9 57.9 51.1 50

문

1동

체 20,958 1,866 4,213 3,256  2,898  4,038  2,573  1,200  654   222   38   

매칭수 16,346 1,528 3,582 2,115 2,121 3,287 2,148 978 442 127 18 

매칭 78 81.9 85 65 73.2 81.4 83.5 81.5 67.6 57.2 47.4

월곡

1동

체 16,637 1,669 3,359 2,491 2,734 3,374 1,734 676 431 143 26 

매칭수 12,669 1,365 2,811 1,588 1,954 2,626 1,379 516 309 104 17 

매칭 76.1 81.8 83.7 63.7 71.5 77.8 79.5 76.3 71.7 72.7 65.4

동　

체 18,433 2,196 2,992 2,147 3,357 3,450 2,155 1,160 719 216 41 

매칭수 14,682 1,963 2,653 1,179 2,732 2,918 1,683 897 500 133 24 

매칭 79.7 89.4 88.7 54.9 81.4 84.6 78.1 77.3 69.5 61.6 58.5

체 3,423 153 298 363 307 475 525 546 551 186 19 

매칭수 1,416 85 128 65 90 166 222 279 294 78 9 

매칭 41.4 55.6 43 17.9 29.3 34.9 42.3 51.1 53.4 41.9 47.4

천

동

체 26,381 2,619 4,969 3,448 4,515 5,936 2,767 1,263 672 175 17 

매칭수 14,045 1,474 2,989 1,505 2,273 3,360 1,404 660 309 65 6 

매칭 53.2 56.3 60.2 43.6 50.3 56.6 50.7 52.3 46 37.1 35.3

거
체 5,343 300 485 691 767 753 706 696 699 231 15 

매칭수 2,014 137 252 128 234 256 285 323 303 92 4 

매칭 37.7 45.7 52 18.5 30.5 34 40.4 46.4 43.3 398 26.7

<  1-33> 주민등  료  연  매칭건수  매칭

(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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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4>와 <그림 1-4>는 세 주 계의 매칭건수와 매칭률을 요악하

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12개 행정동별 매칭률과 각 지역의 세 주

(1),배우자(2),자녀(3)의 매칭률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는데 배우자의 매

칭률이 높이 나타났다.배우자의 매칭률은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명장1동에

서 9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녀의 매칭률에서는 제3차 시험조사 지역

의 소이면과 거류면이 30.9%,35.0%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낮은 매칭률이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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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행 동별 주 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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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차

체

체 87,414 33,755 17,350 29,883 588 2,095 281 1,507 2 64 1,008 309 11 44 517 

매칭수 56,924 20,664 12,450 20,445 345 1,169 141 898 1 33 437 118 6 11 206 

매칭 65.1 61.2 71.8 68.4 58.7 55.8 50.2 59.6 50 51.6 43.4 38.2 54.5 25 39.8

천1

동

체 9,712 4,604  1,579  2,758  54   200   23   169   0   7   176   27   1   3   111  

매칭수 6,610 3,154 1,188 1,853 35 130 11 85 0 3 91 12 1 0 47 

매칭 68.1 68.5 75.2 67.2 64.8 65 47.8 50.3 0 42.9 51.7 44.4 100 0 42.3

1

동

체 18,321 6,357 3,699 7,011 127 399 34 322 0 8 207 49 1 8 99 

매칭수 15,165 5,296 3,333 5,703 94 294 17 235 0 7 107 21 0 3 55 

매칭 82.8 83.3 90.1 81.3 74 73.7 50 73 0 87.5 51.7 42.9 0 37.5 55.6

동

체 13,283 5,320 2,625 4,362 76 373 43 158 0 23 152 68 6 6 71 

매칭수 9,249 3,360 2,048 3,317 47 229 21 97 0 7 59 28 3 2 31 

매칭 69.6 63.2 78 76 61.8 61.4 48.8 61.4 0 30.4 38.8 41.2 50 33.3 43.7

남동

체 31,772 11,532 6,614 11,445 187 766 141 422 0 19 350 125 3 22 146 

매칭수 18,784 6,024 4,206 7,490 105 368 83 246 0 9 152 50 2 4 45 

매칭 59.1 52.2 63.6 65.4 56.1 48 58.9 58.3 0 47.4 43.4 40 66.7 18.2 30.8

묵 동

체 4,786 2,210 907 1,213 51 102 9 189 0 4 50 13 0 5 33 

매칭수 2,653 1,244 597 602 19 53 4 99 0 4 11 3 0 2 15 

매칭 55.4 56.3 65.8 49.6 37.3 52 44.4 52.4 0 100 22 23.1 0 40 45.5

체 9,540 3,732 1,926 3,094 93 255 31 247 2 3 73 27 0 0 57 

매칭수 4,463 1,586 1,078 1,480 45 95 5 136 1 3 17 4 0 0 13 

매칭 46.8 42.5 56 47.8 48.4 37.3 16.1 55.1 50 100 23.3 14.8 0 0 22.8

3차

체　

체 91,175 31,469  16,875  35,438  1,079  2,065  383  1,105  9   42   1,032  381  13   532  752  

매칭수 61,172 20,553 12,621 24,397 709 1,036 157 625 2 17 435 142 8 200 270 

매칭 67.1 65.3 74.8 68.8 65.7 50.2 41 56.6 22.2 40.5 42.2 37.3 61.5 37.6 35.9

문 1

동

체 20,958 6,631  3,689  8,852  254  491   146  196   0   6   318   114  4   157  100  

매칭수 16,346 5,197 3,197 6,975 190 248 66 131 0 3 177 49 2 62 49 

매칭 78 78.4 86.7 78.8 74.8 50.5 45.2 66.8 0 50 55.7 43 50 39.5 49

월 곡 1

동

체 16,637 5,767 2,778 6,854 223 316 53 142 0 10 209 77 5 78 125 

매칭수 12,669 4,149 2,392 5,391 165 191 25 102 0 7 103 39 4 40 61 

매칭 76.1 71.9 86.1 78.7 74 60.4 47.2 71.8 0 70 49.3 50.6 80 51.3 48.8

동

체 18,433 6,485 3,654 7,005 210 470 62 241 5 13 110 44 1 59 74 

매칭수 14,682 5,146 3,215 5,509 175 295 28 173 2 4 53 18 1 24 39 

매칭 79.7 79.4 88 78.6 83.3 62.8 45.2 71.8 40 30.8 48.2 40.9 100 40.7 52.7

체 3,423 1,527 689 835 59 109 5 124 0 1 28 3 0 11 32 

매칭수 1,416 666 355 258 25 47 1 44 0 1 6 2 0 2 9 

매칭 41.4 43.6 51.5 30.9 42.4 43.1 20 35.5 0 100 21.4 66.7 0 18.2 28.1

천동

체 26,381 8,670 5,112 10,453 243 556 102 259 2 10 325 127 3 205 314 

매칭수 14,045 4,494 3,003 5,761 125 208 33 135 0 2 91 32 1 71 89 

매칭 53.2 51.8 58.7 55.1 51.4 37.4 32.4 52.1 0 20 28 25.2 33.3 34.6 28.3

거 　

체 5,343 2,389 953 1,439 90 123 15 143 2 2 42 16 0 22 107 

매칭수 2,014 901 459 503 29 47 4 40 0 0 5 2 0 1 23 

매칭 37.7 37.7 48.2 35 32.2 38.2 26.7 28 0 0 11.9 12.5 0 4.5 21.5

<  1-34> 주민등  료  가 주 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1:가구주 2:가구주의 배우자 3:자녀 4:자녀의 배우자 5:세 주의 부모 6:배우자의 부모 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

자녀,그 배우자 9:조부모 10:형제자매,그 배우자 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

13:기타 친인척 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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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M 단계

S+M단계도 S단계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묵호동을 제외하고 여자의 매칭비율이 다소 높게 나

타났다.

　

체 남 여

체 매칭수 매칭 체 매칭수 매칭 체 매칭수 매칭

2차

체 87,414 58,062 66.4 44,406 28,675 64.6 43,008 29,387 68.3

천1동 9,712 6,942 71.5 4,785 3,309 69.2 4,927 3,633 73.7

1동 18,321 15,197 82.9 9,121 7,406 81.2 9,200 7,791 84.7

동 13,283 9,301 70 6,811 4,661 68.4 6,472 4,640 71.7

남동 31,772 19,290 60.7 16,344 9,623 58.9 15,428 9,667 62.7

묵 동 4,786 2,666 55.7 2,382 1,333 56 2,404 1,333 55.4

9,540 4,666 48.9 4,963 2,343 47.2 4,577 2,323 50.8

3차

체 91,175 71,130 78 45,952 35,174 76.5 45,223 35,956 79.5

문 1동 20,958 17,256 82.3 10,334 8,409 81.4 10,624 8,847 83.3

월곡1동 16,637 13,075 78.6 8,450 6,467 76.5 8,187 6,608 80.7

동 18,433 14,934 81 9,213 7,386 80.2 9,220 7,548 81.9

3,423 1,690 49.4 1,778 849 47.8 1,645 841 51.1

천동 26,381 21,823 82.7 13,377 10,908 81.5 13,004 10,915 83.9

거 5,343 2,352 44 2,800 1,155 41.3 2,543 1,197 47.1

<  1-35> 행 료  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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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단계의 연령의 매칭률을 살펴보면,<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제3

차 시험조사 지역이 제2차 시험조사 지역보다 부분 높은 일치 정도를 보

이고 있으나 70 이상부터는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매칭률이 높게 나타났

다. ,S단계와 마찬가지로 20-29세에서는 제2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54.5%,

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62.1%로 연령 에서 가장 낮은 매칭률을 나타나고

있다. 특히,인제읍에서 26.0%,소이면 24.2%,거류면 24.6%로 20-29세

낮은 매칭률을 나타내고 있다.10-19세의 매칭률은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은

76.5%,제3차 시험조사 지역은 87.4%로 높게 나타났으며,그 에서 활천동

이 91.0%로 가장 높은 매칭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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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상

2차

체

체 87,414 9,237 10,253 12,590 16,394 14,382 11,713 7,715 3,766 1,234 130 

매칭수 58,062 6,246 7,846 6,858 10,852 9,464 7,915 5,299 2,664 823 95 

매칭 66.4 67.6 76.5 54.5 66.2 65.8 67.6 68.7 70.7 66.7 73.1

천

1동

체 9,712 488   872   1,861  1,588  1,462  1,545  1,081  638   165   12   

매칭수 6,942 304 678 1,147 1,136 1,020 1,104 866 541 137 9 

매칭 71.5 62.3 77.8 61.6 71.5 69.8 71.5 80.1 84.8 83 75

1동

체 18,321 1,045 2,576 3,167 2,371 3,381 3,194 1,672 653 243 19 

매칭수 15,197 759 2,186 2,336 1,912 2,662 2,895 1,590 616 219 22 

매칭 82.9 72.6 84.9 73.8 80.6 78.7 90.6 95.1 94.3 90.1 115.8

동

체 13,283 2,071 1,371 1,687 3,471 1,906 1,206 918 482 154 17 

매칭수 9,301 1,606 1,117 843 2,513 1,363 798 600 333 116 12 

매칭 70 77.5 81.5 50 72.4 71.5 66.2 65.4 69.1 75.3 70.6

남

동

체 31,772 4,272 3,852 4,044 6,805 5,410 3,819 2,297 928 307 38 

매칭수 19,290 2,786 2,901 1,972 4,139 3,321 2,096 1,318 564 173 20 

매칭 60.7 65.2 75.3 48.8 60.8 61.4 54.9 57.4 60.8 56.4 52.6

묵

동

체 4,786 297 379 561 692 607 780 813 493 151 13 

매칭수 2,666 182 225 230 363 300 427 508 330 89 12 

매칭 55.7 61.3 59.4 41 52.5 49.4 54.7 62.5 66.9 58.9 92.3

체 9,540 1,064 1,203 1,270 1,467 1,616 1,169 934 572 214 31 

매칭수 4,666 609 739 330 789 798 595 417 280 89 20 

매칭 48.9 57.2 61.4 26 53.8 49.4 50.9 44.6 49 41.6 64.5

3차

체

체 91,175 8,803  16,316  12,396  14,578  18,026  10,460  5,541  3,726  1,173  156   

매칭수 71,130 7,665 14,257 7,704 11,166 14,716 8,185 4,144 2,515 688 90 

매칭 78 87.1 87.4 62.1 76.6 81.6 78.3 74.8 67.5 58.7 57.7

문

1동

체 20,958 1,866  4,213  3,256  2,898  4,038  2,573  1,200  654   222   38   

매칭수 17,256 1,618 3,767 2,251 2,285 3,476 2,232 1,009 465 134 19 

매칭 82.3 86.7 89.4 69.1 78.8 86.1 86.7 84.1 71.1 60.4 50

월곡

1동

체 16,637 1,669 3,359 2,491 2,734 3,374 1,734 676 431 143 26 

매칭수 13,075 1,417 2,871 1,641 2,055 2,697 1,407 538 325 106 18 

매칭 78.6 84.9 85.5 65.9 75.2 79.9 81.1 79.6 75.4 74.1 69.2

동

체 18,433 2,196 2,992 2,147 3,357 3,450 2,155 1,160 719 216 41 

매칭수 14,934 1,977 2,673 1,199 2,775 2,961 1,737 921 524 141 26 

매칭 81 90 89.3 55.8 82.7 85.8 80.6 79.4 72.9 65.3 63.4

체 3,423 153 298 363 307 475 525 546 551 186 19 

매칭수 1,690 95 151 88 106 206 267 328 341 96 12 

매칭 49.4 62.1 50.7 24.2 34.5 43.4 50.9 60.1 61.9 51.6 63.2

천

동

체 26,381 2,619 4,969 3,448 4,515 5,936 2,767 1,263 672 175 17 

매칭수 21,823 2,406 4,523 2,356 3,681 5,077 2,194 976 498 102 10 

매칭 82.7 91.9 91 68.3 81.5 85.5 79.3 77.3 74.1 58.3 58.8

거

체 5,343 300 485 691 767 753 706 696 699 231 15 

매칭수 2,352 152 272 169 264 299 348 372 362 109 5 

매칭 44 50.7 56.1 24.5 34.4 39.7 49.3 53.4 51.8 47.2 33.3

<  1-36>  행 료  연 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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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 계 항목의 매칭률을 살펴보면,S단계와 마찬가지로 12개 행정동

별 매칭률과 각 지역의 세 주(1),배우자(2),자녀의(3)매칭률이 거의 비슷

한 값을 보이면서 배우자의 매칭률이 높이 나타났다.세 주 계에서는 배

우자의 매칭률이 73.3%로 높게 나타났는데,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명장1동

이 90.3%,제3차 시험조사 지역의 활천동이 91.1%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자녀에 한 매칭률은

79.5%를 보이고 있지만 소이면과 거류면은 36.2%,39.3%로 낮은 매칭률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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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행 동별 주 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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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차

체

체 87414 33755 17350 29883 588 2095 281 1507 2 64 1008 309 11 44 517

매칭수 58062 21077 12719 20842 348 1194 146 909 1 33 445 120 6 11 211

매칭 66.4 62.4 73.3 69.7 59.2 57 52 60.3 50 51.6 44.1 38.8 54.5 25 40.8

천1동

체 9712 4604 1579 2758 54 200 23 169 0 7 176 27 1 3 111

매칭수 6942 3262 1273 1972 36 136 13 88 0 3 95 14 1 0 49

매칭 71.5 70.9 80.6 71.5 66.7 68 56.5 52.1 0 42.9 54 51.9 100 0 44.1

1동

체 18321 6357 3699 7011 127 399 34 322 0 8 207 49 1 8 99

매칭수 15197 5306 3340 5713 94 296 17 238 0 7 107 21 0 3 55

매칭 82.9 83.5 90.3 81.5 74 74.2 50 73.9 0 87.5 51.7 42.9 0 37.5 55.6

동

체 13283 5320 2625 4362 76 373 43 158 0 23 152 68 6 6 71

매칭수 9301 3380 2057 3334 47 231 23 98 0 7 60 28 3 2 31

매칭 70 63.5 78.4 76.4 61.8 61.9 53.5 62 0 30.4 39.5 41.2 50 33.3 43.7

남동

체 31772 11532 6614 11445 187 766 141 422 0 19 350 125 3 22 146

매칭수 19290 6209 4322 7669 107 382 84 250 0 9 155 50 2 4 47

매칭 60.7 53.8 65.3 67 57.2 49.9 59.6 59.2 0 47.4 44.3 40 66.7 18.2 32.2

묵 동

체 4786 2210 907 1213 51 102 9 189 0 4 50 13 0 5 33

매칭수 2666 1254 599 603 19 53 4 99 0 4 11 3 0 2 15

매칭 55.7 56.7 66 49.7 37.3 52 44.4 52.4 0 100 22 23.1 0 40 45.5

체 9540 3732 1926 3094 93 255 31 247 2 3 73 27 0 0 57

매칭수 4666 1666 1128 1551 45 96 5 136 1 3 17 4 0 0 14

매칭 48.9 44.6 58.6 50.1 48.4 37.6 16.1 55.1 50 100 23.3 14.8 0 0 24.6

3차

체

체 91175 31469 16875 35438 1079 2065 383 1105 9 42 1032 381 13 532 752

매칭수 71130 23969 14694 28179 810 1239 183 721 6 22 527 178 8 247 347

매칭 78 76.2 87.1 79.5 75.1 60 47.8 65.2 66.7 52.4 51.1 46.7 61.5 46.4 46.1

문 1동

체 20958 6631 3689 8852 254 491 146 196 0 6 318 114 4 157 100

매칭수 17256 5543 3351 7321 204 263 71 141 0 3 188 54 2 65 50

매칭 82.3 83.6 90.8 82.7 80.3 53.6 48.6 71.9 0 50 59.1 47.4 50 41.4 50

월곡1동

체 16637 5767 2778 6854 223 316 53 142 0 10 209 77 5 78 125

매칭수 13075 4317 2449 5527 171 201 26 105 0 8 113 45 4 44 65

매칭 78.6 74.9 88.2 80.6 76.7 63.6 49.1 73.9 0 80 54.1 58.4 80 56.4 52

동

체 18433 6485 3654 7005 210 470 62 241 5 13 110 44 1 59 74

매칭수 14934 5248 3277 5570 179 311 28 175 3 6 54 18 1 24 40

매칭 81 80.9 89.7 79.5 85.2 66.2 45.2 72.6 60 46.2 49.1 40.9 100 40.7 54.1

체 3423 1527 689 835 59 109 5 124 0 1 28 3 0 11 32

매칭수 1690 800 425 302 29 59 2 49 0 1 8 2 0 2 11

매칭 49.4 52.4 61.7 36.2 49.2 54.1 40 39.5 0 100 28.6 66.7 0 18.2 34.4

천동

체 26381 8670 5112 10453 243 556 102 259 2 10 325 127 3 205 314

매칭수 21823 6994 4658 8894 192 351 52 204 2 4 158 57 1 110 146

매칭 82.7 80.7 91.1 85.1 79 63.1 51 78.8 100 40 48.6 44.9 33.3 53.7 46.5

거

체 5343 2389 953 1439 90 123 15 143 2 2 42 16 0 22 107

매칭수 2352 1067 534 565 35 54 4 47 1 0 6 2 0 2 35

매칭 44 44.7 56 39.3 38.9 43.9 26.7 32.9 50 0 14.3 12.5 0 9.1 32.7

<  1-37> 행 료  가 주 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1:가구주 2:가구주의 배우자 3:자녀 4:자녀의 배우자 5:세 주의 부모 6:배우자의 부모 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

자녀,그 배우자 9:조부모 10:형제자매,그 배우자 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

13:기타 친인척 14:기타동거인

다.S+M+W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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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W단계에서도 성별에 한 매칭률은 남녀에 하여 큰 차이가 보이

지 않으며, 부분의 지역에서 여자에 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다.

　
체 남 여

체 매칭수 매칭 체 매칭수 매칭 체 매칭수 매칭

2차

체 87,414 65,267 74.7 44,406 32,330 72.8 43,008 32,937 76.6

천1동 9,712 7,105  73.2 4,785  3,385  70.7 4,927  3,720  75.5

1동 18,321 15,481 84.5 9,121 7,545 82.7 9,200 7,936 86.3

동 13,283 10,130 76.3 6,811 5,067 74.4 6,472 5,063 78.2

남동 31,772 23,702 74.6 16,344 11,876 72.7 15,428 11,826 76.7

묵 동 4,786 3,039 63.5 2,382 1,515 63.6 2,404 1,524 63.4

9,540 5,810 60.9 4,963 2,942 59.3 4,577 2,868 62.7

3차

체 91,175 73,438  80.5 45,952  36,397  79.2 45,223  37,041  81.9

문 1동 20,958 17,543  83.7 10,334  8,552  82.8 10,624  8,991  84.6

월곡1동 16,637 13,329 80.1 8,450 6,593 78 8,187 6,736 82.3

동 18,433 15,310 83.1 9,213 7,574 82.2 9,220 7,736 83.9

3,423 2,074 60.6 1,778 1,063 59.8 1,645 1,011 61.5

천동 26,381 22,071 83.7 13,377 11,037 82.5 13,004 11,034 84.9

거 5,343 3,111 58.2 2,800 1,578 56.4 2,543 1,533 60.3

<  1-38> 주민등  료  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연령에 한 매칭률을 보면 70 이상 인구에서의 매칭률이 S단계와,

S+M단계와 달리 크게 나타났다.70-79세에서는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은

80.1%,제3차 시험조사 지역은 72.7%이고,80-89세에서는 제2차 시험조사 지

역 75.6%,제3차 시험조사 지역 63.9%,90세이상은 제2차 시험조사 지역

82.3%,제3차 시험조사 지역은 59.0%가 나타났다. S+M+W단계에서도 20-29

세 인구의 매칭률은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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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 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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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상

2차

체

체 87,414 9,237 10,253 12,590 16,394 14,382 11,713 7,715 3,766 1,234 130 

매칭수 65,267 6,964 8,741 7,605 12,210 10,783 8,906 6,000 3,018 933 107 

매칭 74.7 75.4 85.3 60.4 74.5 75 76 77.8 80.1 75.6 82.3

천

1동

체 9,712 488   872   1,861   1,588   1,462   1,545   1,081 638   165   12   

매칭수 7,105 313 697 1,160 1,154 1,041 1,138 896 554 142 10 

매칭 73.2 64.1 79.9 62.3 72.7 71.2 73.7 82.9 86.8 86.1 83.3

1동

체 18,321 1,045 2,576 3,167 2,371 3,381 3,194 1,672 653 243 19 

매칭수 15,481 767 2,230 2,368 1,939 2,715 2,944 1,632 639 224 23 

매칭 84.5 73.4 86.6 74.8 81.8 80.3 92.2 97.6 97.9 92.2 121.1

동

체 13,283 2,071 1,371 1,687 3,471 1,906 1,206 918 482 154 17 

매칭수 10,130 1,687 1,186 920 2,737 1,520 884 675 380 127 14 

매칭 76.3 81.5 86.5 54.5 78.9 79.7 73.3 73.5 78.8 82.5 82.4

남

동

체 31,772 4,272 3,852 4,044 6,805 5,410 3,819 2,297 928 307 38 

매칭수 23,702 3,253 3,440 2,501 5,021 4,150 2,710 1,679 703 221 24 

매칭 74.6 76.1 89.3 61.8 73.8 76.7 71 73.1 75.8 72 63.2

묵

동

체 4,786 297 379 561 692 607 780 813 493 151 13 

매칭수 3,039 212 267 259 413 344 479 577 375 101 12 

매칭 63.5 71.4 70.4 46.2 59.7 56.7 61.4 71 76.1 66.9 92.3

체 9,540 1,064 1,203 1,270 1,467 1,616 1,169 934 572 214 31 

매칭수 5,810 732 921 397 946 1,013 751 541 367 118 24 

매칭 60.9 68.8 76.6 31.3 64.5 62.7 64.2 57.9 64.2 55.1 77.4

3차

체

체 91,175 8,803   16,316 12,396  14,578  18,026  10,460 5,541 3,726  1,173  156   

매칭수 73,438 7,860 14,672 7,918 11,513 15,091 8,448 4,388 2,707 749 92 

매칭 80.5 89.3 89.9 63.9 79 83.7 80.8 79.2 72.7 63.9 59

문

1동

체 20,958 1,866   4,213   3,256   2,898   4,038   2,573   1,200  654   222   38   

매칭수 17,543 1,658 3,856 2,275 2,334 3,534 2,248 1,015 470 134 19 

매칭 83.7 88.9 91.5 69.9 80.5 87.5 87.4 84.6 71.9 60.4 50

월 곡

1동

체 16,637 1,669 3,359 2,491 2,734 3,374 1,734 676 431 143 26 

매칭수 13,329 1,444 2,956 1,667 2,093 2,749 1,423 545 327 107 18 

매칭 80.1 86.5 88 66.9 76.6 81.5 82.1 80.6 75.9 74.8 69.2

동

체 18,433 2,196 2,992 2,147 3,357 3,450 2,155 1,160 719 216 41 

매칭수 15,310 2,017 2,740 1,235 2,840 3,012 1,786 957 546 150 27 

매칭 83.1 91.8 91.6 57.5 84.6 87.3 82.9 82.5 75.9 69.4 65.9

체 3,423 153 298 363 307 475 525 546 551 186 19 

매칭수 2,074 118 214 105 130 274 340 385 385 110 13 

매칭 60.6 77.1 71.8 28.9 42.3 57.7 64.8 70.5 69.9 59.1 68.4

천

동

체 26,381 2,619 4,969 3,448 4,515 5,936 2,767 1,263 672 175 17 

매칭수 22,071 2,427 4,567 2,394 3,732 5,126 2,215 991 506 103 10 

매칭 83.7 92.7 91.9 69.4 82.7 86.4 80.1 78.5 75.3 58.9 58.8

거
체 5,343 300 485 691 767 753 706 696 699 231 15 

매칭수 3,111 196 339 242 384 396 436 495 473 145 5 

매칭 58.2 65.3 69.9 35 50.1 52.6 61.8 71.1 67.7 62.8 33.3

<  1-39> 주민등  료  연 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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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 계의 매칭률은 배우자의 매칭률이 제2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82.6%,제3차 시험조사 지역에서 89.3%로 높게 나타났다.특히 명장1동이

92.1%,문흥1동이 91.9%,교동이 91.3%,활천동이 91.7%로 90%가 넘는 매칭

률이 나타났다. 체 행정동별 매칭률과 비교 해보았을 때,묵호동의 자녀에

한 매칭률이 낮게 나타났음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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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행 동별 주 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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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차

체

체 87,414 33,755 17,350 29,883 588 2,095 281 1,507 2 64 1,008 309 11 44 517 

매칭수 65,267 23,751 14,338 23,186 420 1,388 167 1,055 1 39 511 141 8 13 249 

매칭 74.7 70.4 82.6 77.6 71.4 66.3 59.4 70 50 60.9 50.7 45.6 72.7 29.5 48.2

천

1동

체 9,712 4,604 1,579 2,758 54 200 23 169 0 7 176 27 1 3 111 

매칭수 7,105 3,331 1,308 2,015 37 143 14 93 0 3 96 14 1 0 50 

매칭 73.2 72.4 82.8 73.1 68.5 71.5 60.9 55 0 42.9 54.5 51.9 100 0 45

1동

체 18,321 6,357 3,699 7,011 127 399 34 322 0 8 207 49 1 8 99 

매칭수 15,481 5,413 3,406 5,803 96 304 21 241 0 7 108 22 0 3 57 

매칭 84.5 85.2 92.1 82.8 75.6 76.2 61.8 74.8 0 87.5 52.2 44.9 0 37.5 57.6

동

체 13,283 5,320 2,625 4,362 76 373 43 158 0 23 152 68 6 6 71 

매칭수 10,130 3,726 2,250 3,554 53 258 24 107 0 11 71 33 4 3 36 

매칭 76.3 70 85.7 81.5 69.7 69.2 55.8 67.7 0 47.8 46.7 48.5 66.7 50 50.7

남

동

체 31,772 11,532 6,614 11,445 187 766 141 422 0 19 350 125 3 22 146 

매칭수 23,702 7,796 5,316 9,199 139 493 98 319 0 11 195 60 3 5 68 

매칭 74.6 67.6 80.4 80.4 74.3 64.4 69.5 75.6 0 57.9 55.7 48 100 22.7 46.6

묵

동

체 4,786 2,210 907 1,213 51 102 9 189 0 4 50 13 0 5 33 

매칭수 3,039 1,396 683 698 29 65 4 121 0 4 16 5 0 2 16 

매칭 63.5 63.2 75.3 57.5 56.9 63.7 44.4 64 0 100 32 38.5 0 40 48.5

체 9,540 3,732 1,926 3,094 93 255 31 247 2 3 73 27 0 0 57 

매칭수 5,810 2,089 1,375 1,917 66 125 6 174 1 3 25 7 0 0 22 

매칭 60.9 56 71.4 62 71 49 19.4 70.4 50 100 34.2 25.9 0 0 38.6

3차

체

체 91,175 31,469  16,875  35,438  1,079  2,065  383   1,105  9   42   1,032  381   13   532   752   

매칭수 73,438 24,932 15,075 28,899 839 1,279 187 796 8 24 546 195 8 276 374 

매칭 80.5 79.2 89.3 81.5 77.8 61.9 48.8 72 88.9 57.1 52.9 51.2 61.5 51.9 49.7

문

1동

체 20,958 6,631  3,689  8,852  254   491   146   196   0   6   318   114   4   157   100   

매칭수 17,543 5,624 3,392 7,453 206 268 72 150 0 3 193 58 2 72 50 

매칭 83.7 84.8 91.9 84.2 81.1 54.6 49.3 76.5 0 50 60.7 50.9 50 45.9 50

월 곡

1동

체 16,637 5,767 2,778 6,854 223 316 53 142 0 10 209 77 5 78 125 

매칭수 13,329 4,411 2,477 5,647 174 203 26 106 0 8 114 46 4 46 67 

매칭 80.1 76.5 89.2 82.4 78 64.2 49.1 74.6 0 80 54.5 59.7 80 59 53.6

동

체 18,433 6,485 3,654 7,005 210 470 62 241 5 13 110 44 1 59 74 

매칭수 15,310 5,398 3,337 5,695 181 321 29 190 5 6 55 22 1 28 42 

매칭 83.1 83.2 91.3 81.3 86.2 68.3 46.8 78.8 100 46.2 50 50 100 47.5 56.8

체 3,423 1,527 689 835 59 109 5 124 0 1 28 3 0 11 32 

매칭수 2,074 959 509 405 35 62 2 74 0 1 9 2 0 4 12 

매칭 60.6 62.8 73.9 48.5 59.3 56.9 40 59.7 0 100 32.1 66.7 0 36.4 37.5

천

동

체 26,381 8,670 5,112 10,453 243 556 102 259 2 10 325 127 3 205 314 

매칭수 22,071 7,085 4,689 8,981 195 358 53 206 2 4 163 61 1 121 152 

매칭 83.7 81.7 91.7 85.9 80.2 64.4 52 79.5 100 40 50.2 48 33.3 59 48.4

거
체 5,343 2,389 953 1,439 90 123 15 143 2 2 42 16 0 22 107 

매칭수 3,111 1,455 671 718 48 67 5 70 1 2 12 6 0 5 51 

매칭 58.2 60.9 70.4 49.9 53.3 54.5 33.3 49 50 100 28.6 37.5 0 22.7 47.7

<  1-40> 주민등  료  가 주 계 매칭건수  매칭  

(단  : , %)

1:가구주 2:가구주의 배우자 3:자녀 4:자녀의 배우자 5:세 주의 부모 6:배우자의 부모 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

자녀,그 배우자 9:조부모 10:형제자매,그 배우자 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 12: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

13:기타 친인척 14:기타동거인

S,S+M,S+M+W의 단계별 결과들은 아래<표 1-4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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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행정동은 활천동으로 S단계에서 매칭률이

53.2%이 으나 S+M단계에서는 29.5%P가 늘어나 82.7%가 되었으며,

S+M+W단계에서 83.7%의 매칭률이 나타났다. ,명장1동은 S단계에서

82.8%의 매칭률이 나타났으며 S+M+W단계에서는 1.7%P가 늘어난 84.5%의

매칭률을 나타났다.

　 　 체 S단계 S+M단계 S+M+W단계

2

차

체 87,414 56,924 65.1 58,062 (1,138) 66.4 (1.3) 65,267 (8,343) 74.7 (9.6)

천1동 9,712 6,610 68.1 6,942 (332) 71.5 (3.4) 7,105 (495) 73.2 (5.1)

1동 18,321 15,165 82.8 15,197 (32) 82.9 (.1) 15,481 (316) 84.5 (1.7)

동 13,283 9,249 69.6 9,301 (52) 70 (.4) 10,130 (881) 76.3 (6.7)

남동 31,772 18,784 59.1 19,290 (506) 60.7 (1.6) 23,702 (4,918) 74.6 (15.5)

묵 동 4,786 2,653 55.4 2,666 (13) 55.7 (.3) 3,039 (386) 63.5 (8.1)

9,540 4,463 46.8 4,666 (203) 48.9 (2.1) 5,810 (1,347) 60.9 (14.1)

3

차

체 91,175 61,172 67.1 71,130 (9,958) 78 (10.9) 73,438 (12,266) 80.5 (13.4)

문 1동 20,958 16,346 78 17,256 (910) 82.3 (4.3) 17,543 (1,197) 83.7 (5.7)

월곡1동 16,637 12,669 76.1 13,075 (406) 78.6 (2.5) 13,329 (660) 80.1 (4.)

동 18,433 14,682 79.7 14,934 (252) 81 (1.3) 15,310 (628) 83.1 (3.4)

3,423 1,416 41.4 1,690 (274) 49.4 (8.) 2,074 (658) 60.6 (19.2)

천동 26,381 14,045 53.2 21,823 (7,778) 82.7 (29.5) 22,071 (8,026) 83.7 (30.5)

거류면 5,343 2,014 37.7 2,352 (338) 44 (6.3) 3,111 (1,097) 58.2 (20.5)

<  1-41> 각 단계별 매칭결과

(단  : , %)

2.주택

가.S단계

매칭작업은 주택에서는 인구와 달리 매칭 계의 강도에 따라서

S(Strong),M(Moderate)로 단계를 나 어 결과를 얻었다.

즉,주택에서의 S단계는 행정동/본번표 화/부번표 화 까지는 일치하는

하는 것을 뜻하며 S+M단계는 행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매칭키가 단계 으로

제외되어가면서 수작업을 통해 매칭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S단계는 단계 매칭과정 부번표 화가 제외되기 까지의 매

칭과정을 뜻한다.

한 행정자료 기 으로 표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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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APT 단계

2차

APT
S 1~7단계

S+M 1~18단계

 매칭 APT 
S 19~41단계

S+M 19~58단계

3차

APT
S 1~13단계

S+M 1~19단계

매칭 APT 
S 20~40단계

S+M 20~46단계

<  1-42> 료  단계  

<표 1-43>에서는 행정동별로 APT와 APT외로 나 어 매칭건수와 매칭률을

요약하 다.<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12개 행정동 모두 APT가 APT외

에 비해 매칭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PT와 APT외의 매칭률 형태가 비슷하나 2차 자료에서는 남동의 경우

APT의 매칭률에 비해 APT외의 매칭률이 낮은 특성을 보이며 3차 자료에서

는 소이면이 APT매칭률에 비해 APT외의 매칭률이 낮게 나타났다.

2차 자료에서는 명장동이 APT와 APT외의 매칭률이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자료에서는 거류면의 경우 APT와 APT외 매칭률이 다

른 행정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체 으로 3차 자료의 매칭률이 2차 자료의 매칭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단  : %)

<그림 1-9> 행 동별 APT, APT  매칭

*2차자료 :범천동,명장동,기흥동, 남동,묵호동,인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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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자료 :문흥1동,월곡1동,교동,소이면,활천동,거류면

　 　 체 APT APT 

2차

체　

체 25,130 11,957 13,173 

매칭수 13,141 7,207 5,934 

매칭 52.3  60.3  45.0  

산 산진  천1동

체 3,007 1,868 1,139 

매칭수 1,841 1,261 580 

매칭 61.2 67.5 50.9 

산 동래  1동

체 4,129 889 3,240 

매칭수 3,393 857 2,536 

매칭 82.2 96.4 78.3 

경  시 동

체 4,271 3,468 803 

매칭수 2,166 1,835 331 

매칭 50.7 52.9 41.2 

경  주시 남동

체 8,536 4,748 3,788 

매칭수 3,362 2,678 684 

매칭 39.4 56.4 18.1 

강원 동해시 묵 동

체 2,473 562 1,911 

매칭수 1,191 351 840 

매칭 48.2 62.5 44.0 

강원  

체 2,714 422 2,292 

매칭수 1,188 225 963 

매칭 43.8 53.3 42.0 

3차

체

체 26,895 18,306 8,589  

매칭수 23,278 17,230 6,048  

매칭 86.6  94.1  70.4  

주  문 1동

체 5,446 4,882 564 

매칭수 5,042 4,633 409 

매칭 92.6 94.9 72.5 

주 산  월곡1동

체 4,043 3,058 985 

매칭수 3,898 3,056 842 

매칭 96.4 99.9 85.5 

 천시 동

체 5,935 4,396 1,539 

매칭수 5,415 4,104 1,311 

매칭 91.2 93.4 85.2 

  

체 1,694 456 1,238 

매칭수 1,065 455 610 

매칭 62.9 99.8 49.3 

경남 해시 천동

체 7,369 5,029 2,340 

매칭수 6,468 4,685 1,783 

매칭 87.8 93.2 76.2 

경남 고  거

체 2,408 485 1,923 

매칭수 1,390 297 1,093 

매칭 57.7 61.2 56.8 

<  1-43> 행 동별 APT 여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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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에서는 행정동별로 주택종류를 나 어 매칭건수와 매칭률을 요

약하 다. <그림 1-10>은 주택종류별 매칭률 차이가 큰 행정동만 선택하

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자료에서는 명장동이 집합주택과 그 외 주택

이 다른 주택에 비해 낮은 매칭률을 보 으며 3차 자료에서는 문흥1동,소이

면,활천동의 경우 다른 주택에 비해 APT매칭률이 높게 나타나며 월곡1동

의 경우 APT와 일반주택이 다른 주택에 비해 높은 매칭률을 보인다.교동의

경우 일반주택이 다른 주택에 비해 낮은 매칭률을 보인다.

체 으로 APT매칭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동일 행정동에서 APT에 비해

다른 주택의 매칭률이 낮은 지역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림에서 제외된 2차 자료의 행정동은 주택종류별로 매칭률의 차이가 크

지는 않지만 체 으로 낮은 매칭률을 보인다.

(단  : %)

<그림 1-10>  주택 별 매칭  차 가 나는 행 동 

*2차 자료(명장동),3차 자료(문흥1동,월곡1동,교동,소이면,활천동)

*일반주택(일반단독),단독주택(다가구 단독, 업 겸용 단독),아 트(아

트),집합주택(연립주택,다세 주택,비거주용 내 건물),그 외 주택(기숙사

특수시설,공동주택 등)



74

　 　 　 체

단독

다 가

단

독

업

겸

단독

아 트 연 립

주택

다

주

택

비 거

주

건물

숙

사

특 수

시

공 동

주택

미상

2차

　

　

　

　

　

　

　

　

　

　

　

　

　

　

　

체 체 25,130 6,545 200 540 11,957 778 3,636 530 2 935 7 

매칭수 13,141 3,298 101 402 7,207 187 1,122 332 0 492 0 

매칭 52.3 50.4 50.5 74.4 60.3 24.0 30.9 62.6 0.0 52.6 0.0 

 천1동 체 3,007 703 1 142 1,868 68 190 35 

매칭수 1,841 314 1 98 1,261 29 106 32 

매칭 61.2 44.7 100.0 69.0 67.5 42.6 55.8 91.4 

1동 체 4,129 1,131 42 262 889 66 690 164 884 1 

매칭수 3,393 1,069 39 250 857 16 570 148 444 0 

매칭 82.2 94.5 92.9 95.4 96.4 24.2 82.6 90.2 50.2 0.0 

 동 체 4,271 294 15 16 3,468 128 338 10 2 

매칭수 2,166 128 5 3 1,835 13 180 2 0 

매칭 50.7 43.5 33.3 18.8 52.9 10.2 53.3 20.0 0.0 

남동 체 8,536 776 34 57 4,748 453 2,376 92 

매칭수 3,362 246 6 17 2,678 119 261 35 

매칭 39.4 31.7 17.6 29.8 56.4 26.3 11.0 38.0 

묵 동 체 2,473 1,758 43 33 562 34 43 

매칭수 1,191 754 24 15 351 23 24 

매칭 48.2 42.9 55.8 45.5 62.5 67.6 55.8 

 체 2,714 1,883 65 30 422 97 164 31 16 6 

매칭수 1,188 787 26 19 225 16 82 17 16 0 

매칭 43.8 41.8 40.0 63.3 53.3 16.5 50.0 54.8 100.0 0.0 

3차

　

　

　

　

　

　

　

　

　

　

　

　

　

　

체 체 26,895 4,350 428 954 18,306 545 1,837 475 　 　 　

매칭수 23,278 2,725 328 718 17,230 522 1,409 346 　 　 　

매칭 86.6 62.6 76.6 75.3 94.1 95.8 76.7 72.8 　 　 　

 문 1동 체 5,446 30 177 342 4,882 15 　 　 　

매칭수 5,042 18 121 260 4,633 10 　 　 　

매칭 92.6 60.0 68.4 76.0 94.9 66.7 　 　 　

월곡1동 체 4,043 355 167 408 3,058 55 　 　 　

매칭수 3,898 347 148 305 3,056 42 　 　 　

매칭 96.4 97.7 88.6 74.8 99.9 76.4 　 　 　

 동 체 5,935 850 49 84 4,396 422 134 　 　 　

매칭수 5,415 671 49 78 4,104 401 112 　 　 　

매칭 91.2 78.9 100.0 92.9 93.4 95.0 83.6 　 　 　

체 1,694 1,124 1 24 456 8 38 43 　 　 　

매칭수 1,065 547 0 15 455 8 14 26 　 　 　

매칭 62.9 48.7 0.0 62.5 99.8 100.0 36.8 60.5 　 　 　

 천동 체 7,369 205 25 73 5,029 99 1,777 161 　 　 　

매칭수 6,468 146 6 47 4,685 98 1,374 112 　 　 　

매칭 87.8 71.2 24.0 64.4 93.2 99.0 77.3 69.6 　 　 　

  거 체 2,408 1,786 9 23 485 16 22 67 　 　 　

매칭수 1,390 996 4 13 297 15 21 44 　 　 　

매칭 57.7 55.8 44.4 56.5 61.2 93.8 95.5 65.7 　 　 　

<  1-44> 행 동별 주택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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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5>에서는 행정동별로 면 을 나 어 매칭건수와 매칭률을 요약하

다.<그림 1-11>은 면 의 범 가 넓어 재 구분하여 행정동별로 매칭률을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보듯이 행정동에서 면 에 따라 매칭률 차이가 나타나는데 3차

자료의 활천동의 경우 면 에서 고른 매칭률을 보이는 반면 2차 자료에

서는 기흥동, 남동,묵호동이 면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3차 자료에서

는 문흥1동,월곡1동이 면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46미만은 2차 자료의 범천동과 명장동,3차 자료의 교동과 활천동을 제

외한 행정동에서 50%미만의 낮은 매칭률을 보여 다른 면 에 비해 낮은 매

칭률을 보인다.96미만은 2차 자료가 3차 자료에 비해 낮은 매칭률을 보이

는데 특히 3차 자료의 문흥1동,월곡1동,교동은 매칭률이 95%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96이상에서는 2차 자료에서 명장동이 95% 정도의 매칭률

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3차 자료에서는 활천동이 90% 정도

의 매칭률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  : %)

<그림 1-11> 행 동별  

*2차자료 :범천동,명장동,기흥동, 남동,묵호동,인제읍

3차자료 :문흥1동,월곡1동,교동,소이면,활천동,거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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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23



미만

30



미만

46



미만

63

미만

96

미만

129



미만

162



미만

228



미만

327



미만

327



상

2차 체 체 25,130 655 1,317 2,657 6,448 9,660 1,968 1,370 772 196 87 

매칭수 13,141 226 781 1,141 2,598 5,428 1,291 1,074 462 108 32 

매칭 52.3 34.5 59.3 42.9 40.3 56.2 65.6 78.4 59.8 55.1 36.8 

 천1동 체 3,007 240 794 493 250 977 125 66 42 16 4 

매칭수 1,841 139 622 311 163 434 86 44 31 9 2 

매칭 61.2 57.9 78.3 63.1 65.2 44.4 68.8 66.7 73.8 56.3 50.0 

 1동 체 4,129 10 23 597 912 1,386 453 462 259 25 2 

매칭수 3,393 3 11 435 697 1,114 409 447 250 25 2 

매칭 82.2 30.0 47.8 72.9 76.4 80.4 90.3 96.8 96.5 100.0 100.0 

 동 체 4,271 12 10 288 1,975 1,505 93 128 150 86 24 

매칭수 2,166 3 3 19 589 1,305 50 99 51 39 8 

매칭 50.7 25.0 30.0 6.6 29.8 86.7 53.8 77.3 34.0 45.3 33.3 

 남동 체 8,536 32 40 236 1,911 4,587 871 601 197 31 30 

매칭수 3,362 3 5 31 478 1,793 551 419 65 10 7 

매칭 39.4 9.4 12.5 13.1 25.0 39.1 63.3 69.7 33.0 32.3 23.3 

 묵 동 체 2,473 297 346 687 699 308 75 24 19 10 8 

매칭수 1,191 60 108 227 492 213 46 20 12 8 5 

매칭 48.2 20.2 31.2 33.0 70.4 69.2 61.3 83.3 63.2 80.0 62.5 

체 2,714 64 104 356 701 897 351 89 105 28 19 

매칭수 1,188 18 32 118 179 569 149 45 53 17 8 

매칭 43.8 28.1 30.8 33.1 25.5 63.4 42.5 50.6 50.5 60.7 42.1 

3차 체 체 26,895 102 202 1,459 10,292 10,473 2,259 729 995 255 129 

매칭수 23,278 46 99 1,107 9,395 9,117 1,842 595 872 169 36 

매칭 86.6 45.1 49.0 75.9 91.3 87.1 81.5 81.6 87.6 66.3 27.9 

 문 1동 체 5,446 2 6 1,524 2,592 714 94 346 101 67 

매칭수 5,042 0 3 1,522 2,463 576 91 290 72 25 

매칭 92.6 0.0 50.0 99.9 95.0 80.7 96.8 83.8 71.3 37.3 

  

월곡1동

체 4,043 4 1,575 1,614 124 173 447 79 27 

매칭수 3,898 1 1,571 1,587 111 162 413 49 4 

매칭 96.4 25.0 99.7 98.3 89.5 93.6 92.4 62.0 14.8 

  동 체 5,935 13 24 548 3,252 1,274 446 239 116 20 3 

매칭수 5,415 4 12 502 3,197 1,109 308 151 112 17 3 

매칭 91.2 30.8 50.0 91.6 98.3 87.0 69.1 63.2 96.6 85.0 100.0 

 체 1,694 21 33 210 856 421 128 12 13 

매칭수 1,065 11 11 103 651 209 70 7 3 

매칭 62.9 52.4 33.3 49.0 76.1 49.6 54.7 58.3 23.1 

 천동 체 7,369 23 42 364 2,510 3,471 641 181 62 50 25 

매칭수 6,468 14 29 327 2,117 3,110 628 164 47 30 2 

매칭 87.8 60.9 69.0 89.8 84.3 89.6 98.0 90.6 75.8 60.0 8.0 

 거 체 2,408 45 101 327 575 1,101 206 30 11 5 7 

매칭수 1,390 17 47 171 337 639 149 20 7 1 2 

매칭 57.7 37.8 46.5 52.3 58.6 58.0 72.3 66.7 63.6 20.0 28.6 

<  1-45> 행 동별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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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6>에서는 행정동별로 건축연도를 나 어 매칭건수와 매칭률을 요

약하 다.<그림 1-12>은 건축연도를 2000년 ,1990년 ,1990이 년 로

하여 행정동별로 매칭률에 해 살펴보았다.

2차 자료에 해 살펴보면 범천동은 1990년이 주택의 매칭률이 낮으며

기흥동은 1990년 매칭률만 높고 2000년 와 1990년 이 연도의 주택의 매

칭률은 낮게 나타났다. 남동의 경우 체 으로 30~40%의 매칭률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낮은 매칭률을 보이며 묵호동의 경우 2000년 주택의 매칭

률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명장동은 체 으로 80%이상의 매칭률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제읍은 체 으로 40~60%의 매칭률로 남동과 더불어 낮은

매칭률을 보인다.

3차 자료에 해 살펴보면 문흥1동과 월곡1동의 경우 2000년 주택의 매

칭률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한 문흥1동은 1990년이 주택의 매칭률도 낮

은 반면 월곡1동의 경우 1990이 주택의 매칭률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소

이면의 경우 1990년 주택의 매칭률을 높은 반면 다른 연도의 주택은 50%

이하의 낮은 매칭률을 보인다.3차 자료의 행정동에서는 체 으로 1990년

주택이 다른 연도의 주택보다 매칭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 %)

<그림 1-12> 행 동별 건 연도

*2차자료 :범천동,명장동,기흥동, 남동,묵호동,인제읍

3차자료 :문흥1동,월곡1동,교동,소이면,활천동,거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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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2008 2007 2006 2000-

2005

1995-

1999

1990-1

994

1980-

1989

1970-

1979

1960-

1969

1959 결측

2차

　

　

　

　

　

　

　

　

　

　

　

　

　

　

체 체 25,130 74 313 2,336 8,555 4,493 1,589 4,120 1,042 250 249 2,109 

매칭수 13,141 3 59 338 4,937 2,597 990 2,692 710 107 70 638 

매칭 52.3 4.1 18.8 14.5 57.7 57.8 62.3 65.3 68.1 42.8 28.1 30.3 

 천1동 체 3,007 1,340 28 56 796 301 217 137 132 

매칭수 1,841 1,071 28 43 399 150 92 32 26 

매칭 61.2 79.9 100.0 76.8 50.1 49.8 42.4 23.4 19.7 

1동 체 4,129 236 711 383 2,105 638 5 10 41 

매칭수 3,393 198 679 225 1,770 514 4 2 1 

매칭 82.2 83.9 95.5 58.7 84.1 80.6 80.0 20.0 2.4 

 동 체 4,271 2 20 1,458 933 1,102 526 102 36 1 36 55 

매칭수 2,166 0 2 0 828 861 389 39 12 0 15 20 

매칭 50.7 0.0 10.0 0.0 88.7 78.1 74.0 38.2 33.3 0.0 41.7 36.4 

 남동 체 8,536 67 193 437 5,149 1,993 301 101 10 11 53 221 

매칭수 3,362 1 27 6 2,372 724 132 35 4 2 16 43 

매칭 39.4 1.5 14.0 1.4 46.1 36.3 43.9 34.7 40.0 18.2 30.2 19.5 

 묵 동 체 2,473 1 7 362 96 352 78 854 31 4 1 687 

매칭수 1,191 1 4 313 64 134 59 387 18 1 1 209 

매칭 48.2 100.0 57.1 86.5 66.7 38.1 75.6 45.3 58.1 25.0 100.0 30.4 

체 2,714 4 93 79 801 307 245 162 26 12 12 973 

매칭수 1,188 1 26 19 404 171 142 62 12 8 4 339 

매칭 43.8 25.0 28.0 24.1 50.4 55.7 58.0 38.3 46.2 66.7 33.3 34.8 

3차

　

　

　

　

　

　

　

　

　

　

　

　

　

　

체 체 26,895 259 441 425 2,796 6,941 11,786 1,462 402 242 1,921 220 

매칭수 23,278 14 333 223 2,522 6,191 11,100 1,302 254 140 979 220 

매칭 86.6 5.4 75.5 52.5 90.2 89.2 94.2 89.1 63.2 57.9 51.0 100.0 

 문 1동 체 5,446 1 3 3 62 1,452 3,911 2 4 8 

매칭수 5,042 0 0 1 26 1,116 3,892 1 4 2 

매칭 92.6 0.0 0.0 33.3 41.9 76.9 99.5 50.0 100.0 25.0 

 월곡1동 체 4,043 4 3 6 85 4 3,116 825 

매칭수 3,898 0 1 1 25 4 3,047 820 

매칭 96.4 0.0 33.3 16.7 29.4 100.0 97.8 99.4 

동 체 5,935 215 385 10 1,408 2,146 1,109 414 112 27 109 

매칭수 5,415 0 310 9 1,394 2,132 1,071 338 88 18 55 

매칭 91.2 0.0 80.5 90.0 99.0 99.3 96.6 81.6 78.6 66.7 50.5 

체 1,694 10 17 11 39 115 596 33 165 97 611 

매칭수 1,065 5 8 5 19 64 523 15 85 52 289 

매칭 62.9 50.0 47.1 45.5 48.7 55.7 87.8 45.5 51.5 53.6 47.3 

 천동 체 7,369 7 9 4 953 3,037 2,926 94 16 21 82 220 

매칭수 6,468 0 3 3 844 2,750 2,486 86 13 12 51 220 

매칭 87.8 0.0 33.3 75.0 88.6 90.5 85.0 91.5 81.3 57.1 62.2 100.0 

거 체 2,408 22 24 391 249 187 128 94 105 97 1,111 

매칭수 1,390 9 11 204 214 125 81 42 64 58 582 

매칭 57.7 40.9 45.8 52.2 85.9 66.8 63.3 44.7 61.0 59.8 52.4 

<  1-46> 행 동별 건 연도코드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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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M 단계

<표 1-47>에서는 행정동별로 APT와 APT외로 나 어 매칭건수와 매칭률

을 요약하 다.S단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APT에

서는 S단계와 S+M단계의 매칭률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아래

<그림 1-13>에서 볼 수 있듯이 3차 자료의 APT매칭률이 2차 자료의 매칭

률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차 자료에서 명장동과 묵호동을 제외한

행정동에서 큰 이를 보이고 있다.그에 반해 3차 자료에서는 거류면을 제

외한 행정동에서 비슷한 매칭률을 보인다.이는 2차 자료에서 S단계에서 매

칭되지 않은 자료가 S+M단계에서 매칭이 많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

며 3차 자료의 경우 거류면이 같은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이는 아래

의 <표 1-40>의 주택종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나며 다른 주택에서는 S

단계와 S+M단계의 매칭률의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APT의 매칭률만 S와

S+M단계의 매칭률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단  : %)

<그림 1-13> 행 동별 APT, APT  매칭  

*2차자료 :범천동,명장동,기흥동, 남동,묵호동,인제읍

3차자료 :문흥1동,월곡1동,교동,소이면,활천동,거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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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APT APT 

2차

　

　

　

　

　

　

　

　

　

　

　

　

　

체

체 25,130 11,957 13,173 
매칭수 17,532 11,122 6,410 
매칭 69.8 93.0 48.7 

산 산진  천1동

체 3,007 1,868 1,139 
매칭수 2,303 1,723 580 
매칭 76.6 92.2 50.9 

산 동래  1동

체 4,129 889 3,240 
매칭수 3,417 873 2,544 
매칭 82.8 98.2 78.5 

경  시 동

체 4,271 3,468 803 
매칭수 3,519 3,155 364 
매칭 82.4 91.0 45.3 

경  주시 남동

체 8,536 4,748 3,788 
매칭수 5,697 4,679 1,018 
매칭 66.7 98.5 26.9 

강원 동해시 묵 동

체 2,473 562 1,911 
매칭수 1,191 351 840 
매칭 48.2 62.5 44.0 

강원  

체 2,714 422 2,292 
매칭수 1,405 341 1,064 
매칭 51.8 80.8 46.4 

3차　

　

　

　

　

　

　

　

　

　

　

　

체

체 26,895 18,306 8,589 
매칭수 24,433 18,261 6,172 
매칭 90.8 99.8 71.9 

주  문 1동

체 5,446 4,882 564 
매칭수 5,290 4,881 409 
매칭 97.1 100.0 72.5 

주 산  월곡1동

체 4,043 3,058 985 
매칭수 3,898 3,056 842 
매칭 96.4 99.9 85.5 

 천시 동

체 5,935 4,396 1,539 
매칭수 5,719 4,390 1,329 
매칭 96.4 99.9 86.4 

  

체 1,694 456 1,238 
매칭수 1,088 455 633 
매칭 64.2 99.8 51.1 

경남 해시 천동

체 7,369 5,029 2,340 
매칭수 6,871 5,005 1,866 
매칭 93.2 99.5 79.7 

경남 고  거

체 2,408 485 1,923 
매칭수 1,567 474 1,093 
매칭 65.1 97.7 56.8 

<  1-47> 행 동별 APT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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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일반단

독

다가구

단독

영업겸

용단독

아파트 연립주

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

용건물

기숙사

및특수

시설

공동주

택

미상

2차

　

　

　

　

　

　

　

　

　

　

　

　

　

　

　

　

　

체 전체 25,130 6,545 200 540 11,957 778 3,636 530 2 935 7 

매칭수 17,532 3,298 101 402 11,122 270 1,509 332 0 492 6 

매칭률 69.8 50.4 50.5 74.4 93.0 34.7 41.5 62.6 0.0 52.6 85.7 

 천1동 전체 3,007 703 1 142 1,868 68 190 35 

매칭수 2,303 314 1 98 1,723 29 106 32 

매칭률 76.6 44.7 100.0 69.0 92.2 42.6 55.8 91.4 

 1동 전체 4,129 1,131 42 262 889 66 690 164 884 1 

매칭수 3,417 1,069 39 250 873 16 578 148 444 0 

매칭률 82.8 94.5 92.9 95.4 98.2 24.2 83.8 90.2 50.2 0.0 

 동 전체 4,271 294 15 16 3,468 128 338 10 2 

매칭수 3,519 128 5 3 3,155 16 210 2 0 

매칭률 82.4 43.5 33.3 18.8 91.0 12.5 62.1 20.0 0.0 

 남동 전체 8,536 776 34 57 4,748 453 2,376 92 

매칭수 5,697 246 6 17 4,679 131 583 35 

매칭률 66.7 31.7 17.6 29.8 98.5 28.9 24.5 38.0 

 묵 동 전체 2,473 1,758 43 33 562 34 0 43 

매칭수 1,191 754 24 15 351 23 0 24 

매칭률 48.2 42.9 55.8 45.5 62.5 67.6 55.8 

 전체 2,714 1,883 65 30 422 97 164 31 16 6 

매칭수 1,405 787 26 19 341 84 109 17 16 6 

매칭률 51.8 41.8 40.0 63.3 80.8 86.6 66.5 54.8 100.0 100.0 

3차

　

　

　

　

　

　

　

　

　

　

　

　

　

　

　

체 전체 26,895 4,350 428 954 18,306 545 1,837 475 　 　 　

매칭수 24,433 2,725 328 718 18,261 540 1,515 346 　 　 　

매칭률 90.8 62.6 76.6 75.3 99.8 99.1 82.5 72.8 　 　 　

 문 1동 전체 5,446 30 177 342 4,882 15 　 　 　

매칭수 5,290 18 121 260 4,881 10 　 　 　

매칭률 97.1 60.0 68.4 76.0 100.0 66.7 　 　 　

 월곡1동 전체 4,043 355 167 408 3,058 55 　 　 　

매칭수 3,898 347 148 305 3,056 42 　 　 　

매칭률 96.4 97.7 88.6 74.8 99.9 76.4 　 　 　

 동 전체 5,935 850 49 84 4,396 422 134 　 　 　

매칭수 5,719 671 49 78 4,390 419 112 　 　 　

매칭률 96.4 78.9 100.0 92.9 99.9 99.3 83.6 　 　 　

 전체 1,694 1,124 1 24 456 8 38 43 　 　 　

매칭수 1,088 547 0 15 455 8 37 26 　 　 　

매칭률 64.2 48.7 0.0 62.5 99.8 100.0 97.4 60.5 　 　 　

 천동 전체 7,369 205 25 73 5,029 99 1,777 161 　 　 　

매칭수 6,871 146 6 47 5,005 98 1,457 112 　 　 　

매칭률 93.2 71.2 24.0 64.4 99.5 99.0 82.0 69.6 　 　 　

 거 전체 2,408 1,786 9 23 485 16 22 67 　 　 　

매칭수 1,567 996 4 13 474 15 21 44 　 　 　

매칭률 65.1 55.8 44.4 56.5 97.7 93.8 95.5 65.7 　 　 　

<  1-48> 행 동별 주택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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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9>에서는 행정동별로 면 을 나 어 매칭건수와 매칭률을 요약하

다.아래의 그림들은 면 의 범 가 넓어 재 구분하여 행정동별로 매칭률

을 살펴보았다.<그림 1-14>는 46미만의 S단계와 S+M단계의 매칭률 차이

에 해 살펴보았으며 <그림 1-15>는 96미만의 S단계와 S+M단계,<그림

1-16>은 96이상의 S단계와 S+M단계의 매칭률 차이를 행정동별로 살펴보

았다.

체 으로 S단계와 비슷한 형태의 매칭률을 보이며 면 에 따라 행정동

에서 S단계와 S+M단계의 매칭률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

타났다.

46미만에서는 2차 자료의 기흥동의 매칭률이 S+M단계에서 S단계에 비

해 매칭이 많이 되었으며 96미만에서는 2차 자료의 범천동,기흥동, 남

동이 S단계에 비해 S+M 단계에서 매칭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96이

상에서는 2차자료의 남동과 3차 자료의 문흥1동과 교동이 S단계와 차이가

있음을 보인다.

(단  : %)

<그림 1-14> 행 동별  46미만  매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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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그림 1-15> 행 동별  96미만  매칭  비  

(단  : %)

<그림 1-16>행 동별  96 상  매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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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23

미만

30

미만

46

미만

63

미만

96

미만

129

미
만

162

미
만

228

미
만

327

미
만

327



상

2차

　

　

　

　

　

　

　

　

　

　

　

　

　

　

체 체 25,130 655 1,317 2,657 6,448 9,660 1,968 1,370 772 196 87 

매칭수 17,532 227 781 1,359 4,394 7,498 1,489 1,180 464 108 32 

매칭 69.8 34.7 59.3 51.1 68.1 77.6 75.7 86.1 60.1 55.1 36.8 

 천1동 체 3,007 240 794 493 250 977 125 66 42 16 4 

매칭수 2,303 139 622 311 163 896 86 44 31 9 2 

매칭 76.6 57.9 78.3 63.1 65.2 91.7 68.8 66.7 73.8 56.3 50.0 

 1동 체 4,129 10 23 597 912 1,386 453 462 259 25 2 

매칭수 3,417 4 11 436 699 1,134 409 447 250 25 2 

매칭 82.8 40.0 47.8 73.0 76.6 81.8 90.3 96.8 96.5 100.0 100.0 

 동 체 4,271 12 10 288 1,975 1,505 93 128 150 86 24 

매칭수 3,519 3 3 216 1,720 1,327 50 100 53 39 8 

매칭 82.4 25.0 30.0 75.0 87.1 88.2 53.8 78.1 35.3 45.3 33.3 

 남동 체 8,536 32 40 236 1,911 4,587 871 601 197 31 30 

매칭수 5,697 3 5 38 947 3,355 743 524 65 10 7 

매칭 66.7 9.4 12.5 16.1 49.6 73.1 85.3 87.2 33.0 32.3 23.3 

 묵 동 체 2,473 297 346 687 699 308 75 24 19 10 8 

매칭수 1,191 60 108 227 492 213 46 20 12 8 5 

매칭 48.2 20.2 31.2 33.0 70.4 69.2 61.3 83.3 63.2 80.0 62.5 

체 2,714 64 104 356 701 897 351 89 105 28 19 

매칭수 1,405 18 32 131 373 573 155 45 53 17 8 

매칭 51.8 28.1 30.8 36.8 53.2 63.9 44.2 50.6 50.5 60.7 42.1 

3차

　

　

　

　

　

　

　

　

　

　

　

　

　

　

　

　

　

　

　

　

체 체 26,895 102 202 1,459 10,292 10,473 2,259 729 995 255 129 

매칭수 24,433 46 99 1,108 9,770 9,572 2,088 673 872 169 36 

매칭 90.8 45.1 49.0 75.9 94.9 91.4 92.4 92.3 87.6 66.3 27.9 

 문 1동 체 5,446 2 6 1,524 2,592 714 94 346 101 67 

매칭수 5,290 0 3 1,522 2,583 704 91 290 72 25 

매칭 97.1 0.0 50.0 99.9 99.7 98.6 96.8 83.8 71.3 37.3 

 월곡1동 체 4,043 4 1,575 1,614 124 173 447 79 27 

매칭수 3,898 1 1,571 1,587 111 162 413 49 4 

매칭 96.4 25.0 99.7 98.3 89.5 93.6 92.4 62.0 14.8 

 동 체 5,935 13 24 548 3,252 1,274 446 239 116 20 3 

매칭수 5,719 4 12 502 3,205 1,209 426 229 112 17 3 

매칭 96.4 30.8 50.0 91.6 98.6 94.9 95.5 95.8 96.6 85.0 100.0 

 체 1,694 21 33 210 856 421 128 12 13 

매칭수 1,088 11 11 103 667 216 70 7 3 

매칭 64.2 52.4 33.3 49.0 77.9 51.3 54.7 58.3 23.1 

 천동 체 7,369 23 42 364 2,510 3,471 641 181 62 50 25 

매칭수 6,871 14 29 328 2,468 3,161 628 164 47 30 2 

매칭 93.2 60.9 69.0 90.1 98.3 91.1 98.0 90.6 75.8 60.0 8.0 

 거 체 2,408 45 101 327 575 1,101 206 30 11 5 7 

매칭수 1,567 17 47 171 337 816 149 20 7 1 2 

매칭 65.1 37.8 46.5 52.3 58.6 74.1 72.3 66.7 63.6 20.0 28.6 

<  1-49> 행 동별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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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0>에서는 행정동별로 건축연도를 나 어 매칭건수와 매칭률을 요

약하 다.아래의 그림들은 건축연도의 범 가 넓어 재 구분하여 행정동별로

매칭률을 살펴보았다.<그림 1-17>은 2000년 ,<그림 1-18>은 1990년 ,<그

림 1-19>는 1990이 연 에서 S와 S+M단계의 건축연도 매칭을 행정동별로

비교하여 나타냈다. 체 으로 S단계와 비슷한 형태의 매칭률을 보이며 면

에 따라 행정동에서 S단계와 S+M단계의 매칭률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2000년 에는 2차자료의 묵호동과 3차자료의 문흥1동,월곡1동,소이면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동에서 S+M단계에서 매칭이 많이 일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2차 자료의 기흥동과 남도이 S단계 이후에 매칭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1990년 에는 2차 자료의 남동만 S단계 이후 매칭이 많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행정동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1990

년 이 의 경우는 2차 자료의 범천동과 인제읍이 S단계에 비해 매칭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단  : %)

<그림 1-17> 행 동별 건 연도 2000  주택 매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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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그림 1-19> 행 동별 건 연도 1990   주택 매칭  비

(단  : %)

<그림 1-18> 행 동별 건 연도 1990  주택 매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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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2008 2007 2006 2000-

2005

1995-

1999

1990-1

994

1980-

1989

1970-

1979

1960-

1969

1959 결측

2차

　

　

　

　

　

　

　

　

　

　

　

　

　

　

　

체 체 25,130 74 313 2,336 8,555 4,493 1,589 4,120 1,042 250 249 2,109 

매칭수 17,532 3 103 1,962 6,747 3,091 1,040 3,061 710 107 70 638 

매칭 69.8 4.1 32.9 84.0 78.9 68.8 65.4 74.3 68.1 42.8 28.1 30.3 

 천1동 체 3,007 1,340 28 56 796 301 217 137 132 

매칭수 2,303 1,221 28 43 711 150 92 32 26 

매칭 76.6 91.1 100.0 76.8 89.3 49.8 42.4 23.4 19.7 

 1동 체 4,129 236 711 383 2,105 638 5 10 41 

매칭수 3,417 222 679 225 1,770 514 4 2 1 

매칭 82.8 94.1 95.5 58.7 84.1 80.6 80.0 20.0 2.4 

 동 체 4,271 2 20 1,458 933 1,102 526 102 36 1 36 55 

매칭수 3,519 0 2 1,319 828 871 412 40 12 0 15 20 

매칭 82.4 0.0 10.0 90.5 88.7 79.0 78.3 39.2 33.3 0.0 41.7 36.4 

 남동 체 8,536 67 193 437 5,149 1,993 301 101 10 11 53 221 

매칭수 5,697 1 71 311 3,892 1,190 132 35 4 2 16 43 

매칭 66.7 1.5 36.8 71.2 75.6 59.7 43.9 34.7 40.0 18.2 30.2 19.5 

 묵 동 체 2,473 1 7 362 96 352 78 854 31 4 1 687 

매칭수 1,191 1 4 313 64 134 59 387 18 1 1 209 

매칭 48.2 100.0 57.1 86.5 66.7 38.1 75.6 45.3 58.1 25.0 100.0 30.4 

체 2,714 4 93 79 801 307 245 162 26 12 12 973 

매칭수 1,405 1 26 19 520 189 169 118 12 8 4 339 

매칭 51.8 25.0 28.0 24.1 64.9 61.6 69.0 72.8 46.2 66.7 33.3 34.8 

3차

　

　

　

　

　

　

　

　

　

　

　

　

　

　

　

　

체 체 26,895 259 441 425 2,796 6,941 11,786 1,462 402 242 1,921 220 

매칭수 24,433 227 406 400 2,565 6,472 11,468 1,302 254 140 979 220 

매칭 90.8 87.6 92.1 94.1 91.7 93.2 97.3 89.1 63.2 57.9 51.0 100.0 

 문 1동 체 5,446 1 3 3 62 1,452 3,911 2 4 8 

매칭수 5,290 0 0 1 26 1,364 3,892 1 4 2 

매칭 97.1 0.0 0.0 33.3 41.9 93.9 99.5 50.0 100.0 25.0 

 월곡1동 체 4,043 4 3 6 85 4 3,116 825 

매칭수 3,898 0 1 1 25 4 3,047 820 

매칭 96.4 0.0 33.3 16.7 29.4 100.0 97.8 99.4 

 동 체 5,935 215 385 10 1,408 2,146 1,109 414 112 27 109 

매칭수 5,719 213 383 9 1,394 2,132 1,089 338 88 18 55 

매칭 96.4 99.1 99.5 90.0 99.0 99.3 98.2 81.6 78.6 66.7 50.5 

 체 1,694 10 17 11 39 115 596 33 165 97 611 

매칭수 1,088 5 8 5 19 64 546 15 85 52 289 

매칭 64.2 50.0 47.1 45.5 48.7 55.7 91.6 45.5 51.5 53.6 47.3 

 천동 체 7,369 7 9 4 953 3,037 2,926 94 16 21 82 220 

매칭수 6,871 0 3 3 887 2,783 2,813 86 13 12 51 220 

매칭 93.2 0.0 33.3 75.0 93.1 91.6 96.1 91.5 81.3 57.1 62.2 100.0 

 거 체 2,408 22 24 391 249 187 128 94 105 97 1,111 

매칭수 1,567 9 11 381 214 125 81 42 64 58 582 

매칭 65.1 40.9 45.8 97.4 85.9 66.8 63.3 44.7 61.0 59.8 52.4 

<  1-50> 행 동별 건 연도코드 

(단  : 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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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S

단계

매칭

(%)

S+M

단계

매칭

(%)

가

(%)

　

　

　

2차

체 25,130 13,141 52.3 17,532 69.8 17.5

천동 3,007 1,841 61.2 2,303 76.6 15.4

동 4,129 3,393 82.2 3,417 82.8 0.6

동 4,271 2,166 50.7 3,519 82.4 31.7

남동 8,536 3,362 39.4 5,697 66.7 27.3

묵 동 2,473 1,191 48.2 1,191 48.2 0

2,714 1,188 43.8 1,405 51.8 8

　

　

　

　

3차

체 26,895 23,278 86.6 24,433 90.8 4.2

문 1동 5,446 5,042 92.6 5,290 97.1 4.5

월곡1동 4,043 3,898 96.4 3,898 96.4 0

동 5,935 5,415 91.2 5,719 96.4 5.2

1,694 1,065 62.9 1,088 64.2 1.3

천동 7,369 6,468 87.8 6,871 93.2 5.4

거 2,408 1,390 57.7 1,567 65.1 7.4

<  1-51> 각 단계별 매칭 결과 

(단  : 사 수, %)

<표 1-51>는 주택 매칭의 S단계와 S+M단계의 매칭수와 매칭률에 해 요

약한 자료이다. 한 증가율은 S단계에 비해 S+M단계의 매칭률이 얼마나 증

가되었는지를 나타내 다.

2차 자료의 경우 S+M단계는 S단계에 비해 17.5%의 증가율을 보이며 3차

자료의 경우 4.2%의 증가율을 보여 2차 자료가 3차 자료에 비해 S+M단계에

서의 매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2차 자료에서 S단계에

서 매칭이 많이 되지 않고 수작업을 통해 매칭이 된 자료가 2차 자료에 많

이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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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결론

이 장에서는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을 실시하는 과정과 매칭작

업에 사용된 주요 략과 작업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기술하 고,매칭단계

별,시험조사지역별로 매칭결과를 요약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수행하지 않았

을 경우에 행정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구 주택에 한 정보를 어느 정

도 얻을 수 있는지를 조사하 다.

한,향후 행정자료 활용을 하여 조사자료의 인구에 해당하는 주민등

록 자료와 조사자료의 주택에 응되는 건축물 장 자료의 매칭을 실시하여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응되는 자료를 생성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매칭과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매칭결과는 모든 매칭키가 일치한 정확매칭과 일부의 키가 불일치 하

지만 매칭되었다고 단한 단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단의 정도에

따라 각 단계를 S,M,W로 그룹화 하 다.여기서 S는 정확매칭을 포함하여

일부항목의 불일치는 무시해도 된다고 단하는 그룹이고 M은 일부항목의

불일치가 상당부분 오류로 해석되는 그룹이고 W는 단자가 개별 인 아이

체킹(수작업)을 수행한 어느 정도 주 이 포함된 단계를 나타낸다.

1.주민등록자료(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의 인구부분(인구)

인구부분의 매칭에서는 주소,성명,출생 년/월,성별,가구주와의 계를

이용하 다.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매칭키를 이용하여 정확매칭(exactmaching)

을 한다.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칭키 우선고려순 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

외해 나가며 단매칭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 두 번째 단계부터는 정확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복매칭에 한 검토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성병의 경우 성,1st이름,2nd이름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

-출생 년/월에 한 오차범 를 최 ±3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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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주소 동명의 경우 끝자리 한자리만 매칭에 이

용한다.

매칭작업은 2차 자료의 경우는 매칭이 25단계까지로 이루어지며,주민등

록자료 기 으로 74.7%의 매칭률을 보 으며,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83.3%

의 매칭률을 보 다.3차 자료의 경우는 매칭이 19단계까지로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자료 기 으로 80.5%의 매칭률을 보 으며,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80.4%의 매칭률을 보 다.

2.주민등록자료(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의 인구부분(가구(세 ))

가구(세 )의 매칭은 매칭된 인구자료를 이용하는 구성원매칭방식과 본

자료의 주소와 건물명만을 이용하여 매칭하는 주소매칭방식으로 구분하 다.

그런데 “주소매칭방식”의 경우는 주소 오류의 악이 어렵고 행정자료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조사되는 자료의 매칭에 한 악이 어렵고,“구성

원매칭방식”의 경우는 행정자료로는 등록되어 있지만 조사되는 자료는 없거

나,행정자료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자료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1세 -

다가구,다세 -1가구와 같은 복잡한 매칭결과가 도출되거나 다세 -다가구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 주소매칭방식은 주소와 건물명이 모두 일치하는 정확매칭(exact

matching)을 한다.

결과 으로,주소매칭방식에서 2차 자료의 경우는 세 기 79.9%,가구기

72.2%로 나타났고,3차 자료의 경우는 세 기 79.9%,가구기 72.2%로

나타났다.구성원매칭방식에서 2차 자료의 경우는 세 기 66.9%,가구기

77.4%로 나타났고,3차 자료의 경우는 세 기 78.9%,가구기 76%로 나

타났다.

가구(세 )매칭에서는 1세 -1가구매칭뿐 아니라 1세 -다가구.다세 -1가

구,다세 -다가구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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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축물 장자료(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의 주택부분

주택부분의 매칭에서는 주소,건물명,건축연도,면 을 이용하 다.

▶ APT라고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먼 이용하여,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매칭키를 이용하여 정확매칭(exactmatching)을 한고,두 번째 단계에서 우선

고려순 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외해 나가며 단매칭과 병행하여 매칭한

다.

▶ APT라고 구분되어 있는 자료 매칭되지 않는 자료와 매칭에 이용하

지 않은 APT로 구분되지 않은 자료를 합하여 이용하며,다시 모든 매칭키를

이용하여 정확매칭(exactmatching)을 한고,이어서 우선고려순 가 낮은 것

부터 하나씩 제외해 나가며 단매칭과 병행하여 매칭한다.

▶ 정확매칭 단계가 아닌 부분에서는 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매칭

에 한 검토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성병의 경우 성,1st이름,2nd이름으로 구분하여 이용한다.

-출생 년/월에 한 오차범 를 최 ±3까지 허용한다.

-매칭의 하 단계에서는 주소 동명의 경우 끝자리 한자리만 매칭에 이

용한다.

결과 으로,2차 자료의 경우는 매칭이 58단계까지로 이루어지며,건축물

장자료 기 으로 69.8%의 매칭률을 보 으며,시험조사 자료 기 으로 71.7%

의 매칭률을 보 다.3차 자료의 경우는 매칭이 46단계까지로 이루어지며,

건축물 장자료 기 으로 90.8%의 매칭률을 보 으며,시험조사 자료 기 으

로 90.6%의 매칭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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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민등록자료(행정자료)와 건축물 장자료(행정자료)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 장자료의 행정자료 간 매칭에서는 주소와 건물명

이 이용되었다.

▶ 주소매칭방식은 주소와 건물명이 모두 일치하는 정확매칭(exact

matching)을 한다.

결과 으로,2차 자료에서 세 는 73.5%,주택은 76%가 매칭되었으며,3

차 자료에서 세 는 82.8%,주택은 78.7%가 매칭되었다.

제6 정책 건의사항

본 장에서 시도한 매칭작업은 제2차,제3차 시험조사 자료와 이 조사지역

에 해당하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연

구결과는 크게 매칭방법 연구와 매칭률 두 가지다.매칭방법은 효율 ,표

방법의 분석과 제안이 아니라 시험 조사자료가 실제 존재하는 개체(인구,

주택)를 모두 조사한 것으로 가정하고 행정자료가 최 얼마나 이들을 포함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표 화 정도나 효율성정도의 에서는 평가될 수 없는

것이 약 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본 매칭 연구의 목 이 향후 새주소 체

계가 완성되고 건축물 장 DB가 구축되어 행정자료가 재보다 더 정확도

가 높아졌을 경우에 상되는 매칭률에 한 하나의 기 정보를 얻는 것이

라는 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비효율 이고,상당량의 수작업과

어느 정도의 주 단 등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검토하는 방법

이라는 장 이 있다.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 과 결과를 정리한 본 연구

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는 본 연구를 통해서 습득된 다양한 매칭경험에 한 세 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성제고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모색작업은 시

의 행정자료를 기 으로 하는 것과 2015년에 사용될 새주소 체계와 완성된

건축물 장DB를 제하면서 하는 두 가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본다.특별히

후자의 경우를 연구할 때는 표 화의 의지를 갖고 수행되어서 표 화된 매

칭 알고리즘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

한 GIS와 매칭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여기에는 다시 주소

DB,주소체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비록 이들의 정확성이나,구축수 이

재에는 사용할 만큼 안정 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 안정된 상황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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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험 인 시도를 하여야 한다.끝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요

한 자료를 다루는 연구 작업이기 때문에 본 연구과정에서는 동반되었다.그

러나 본 연구 의 입장에서는 연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만큼 무

과도한 자료 리 시스템이 작동된 도 있었다고 본다.이 역시 등록센서스

를 수행하기 하여 고민하여야 할 주제로서 본 연구의 요한 결과물이었

다고 본다.따라서 매칭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완벽한 보호와 원활한 연

구수행이라는 두개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는 자료의 리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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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한 ) 조사항곡( 문) 1995년 12월 2000년 6월

고육식별번호 UniqueIDNumber(UIN) 100.0& 100.0%

거주상태 Residentialstatus 100.0% 100.0%

성명 Name 100.0% 100.0%
성별 Sex 100.0% 100.0%

출생연월일 Dateofbirth 100.0% 100.0%
혼인상태 Maritalstatus 92.7% 99.5%

인종/종족집단 Ethnicgroup 99.9% 100.0%

방언집단 Dialectgroup 99.9% 100.0%

출생국 Countryofbirth 100.0% 100.0%
시민권 여부 Citizengroup 100.0% 100.0%

주소 Address 92.9% 999.5%

<참고>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의 자료매칭

**우리나라의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하여, 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

등록자료,건축물/주택 장과 제2차 제3차 시험조사의 결과를 토 로 매

칭률의 평가와 자료매칭의 최 방안을 모색하 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가능성에 한 잠정 단을 포

함하여 결론을 내리고,매칭률을 개선하기 한 technical수 과 legaland

institutional한 수 의 응방안이 제1장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

만,최근 등록센서스를 실시하 거나 실시계척을 가지고 있는 외국(싱가포르,

이스라엘,독일, 만-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할 것)에 한 매칭이나 포

범 사례를 통하여,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

을 것으로 단하고 있다.

① 싱가포르의 행정자료(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완 성 진단결과

싱가포르는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이러한 총조사를

등록센서스로 실시하기 한 주축 행정자료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

주택데이터베이스(NDD,NationalDatabaseonDwelling)이다.이것은 우리

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행 행정자료가 주민등록과 건축물/주택 장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HouseholdRegistrationDatabase)의 주요 조

사항목의 품질은 핵심 조치를 실시한 후에,완 성의 면에서 단히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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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임이 명이 되었다. 부분의 조사항목은 그 품질평가에서 집계범 가

100%에 이르 다. 데이터베이스에 조사항목별로 개별기록에서 결측값

(missingvalue)은 존재하지 않았다.

1995년 12월과 2000년 6월의 행정자료 품질진단에서 혼인상태나 주소에

한 조사항목은 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았다.그러나 이들 조사항목은

1995년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된 후,모든 거주자에 해서 완 성이

93%에서 99.5%로 개선되었다.주소지의 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는 것

은 등록시 에 정확한 거주지를 기재할 수 없는 새로운 주권자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확인되었다.혼인상태에 해서,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

는 이유는 해외결혼과 같은 결혼건수는 련기 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싱가포르 통계국(SingaporeDepartmentof

Statistics)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인구규모와 인구 련 기본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싱가포르에서 법률 환경이나 자료의 비 수 조항은 련 행정정보

의 공유를 허용한다.더욱이,이러한 근방법의 채택으로 발생하는 비용

감은 상당한 수 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년 이후에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

이터베이스의 기록들을 추가 으로 통합하여 인구의 연속측정(continuous

measurement)시스템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규칙 으로 실시되는 소규모

통계조사의 시스템을 확립하여,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획득하고

어느 시 에서 심 상이 되는 인구 상과 사회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싱가포르 통계국의 주된 심이다.

참고문헌:

SingaporeDepartmentofStatistics(2003),AdministrativeReport,Census

ofPopulationandHousing,SingaporeDepartmentofStatistics,Ministry

ofTradeandIndustry.

② 이스라엘의 시험조사 결과

이스라엘은 2008년 12월에 등록센서스의 형태로 센서스를 실시하여,최근

에 센서스 표본조사를 종료하 다고 발표하 다.이스라엘 통계청은 1948년

인구 장을 수립하고, 국회의원선거를 한 신분증을 발 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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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센서스를 실시하 으나, 산이 제때에 지 되지 않는 인구센서스를

통 방식에서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이른

바 “센서스의 개 ”을 추진하 다.

이스라엘의 등록센서스 시험조사는 2002년,2004년,2006년의 3차례에 걸쳐

서 실시되었는데,제1장의 자료매칭과 련된 추후의 연구과제에서,최근의

2006년 시험조사, 2008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의 “시범조사”(dress

rehearsal)결과를 토 로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의 타당성에 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최근의 이스라엘 센서스 시험조사의 목 은 센서스

방법론,센서스에 사용될 기술 /통계 방법론을 검하는 과정,센서스 통

계의 공표방식,조사원 훈련방식 보수지 체계를 결정하기 한 것이었

다.조사 상에 포함된 객체는 이스라엘 보완인구 장(ImprovedPopulation

Register)에 포함된 25개 지역의 4만 명의 인구,1만 4,000가구이며,여기에

는 16개 거주시설(residentialinstitutions)(1개의 교도소를 포함됨)도 포함

되어 있다.2006년 시험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행정가족(우리나라의 주민등록세 개념과 유사함)

90% 가량이 정확하게 구성되고 있으며,0.5%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구가

분할되었으며,1.4%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과 결합되지 않는 상태,3%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의 가족인 것처

럼 통합되어 있음.4.5%는 주소지의 오류

• 출국자

0.04%(19명)가 출국자인데,그 게 표시되지 않으며,0.02%(9명)가 출국자

가 아닌데,출국자로 표시되어 있음

• 과소범 (undercoverageparameter)평가

약 4만 명이 표본조사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었고,2.72만 명(68%)이 과소

범 추정 표본조사에서 조사객체에 포함되었으며.4,300명(11%)이 등록

된 주소에 거주하 지만,과소범 표본조사에서 락되었고.5,700명

(14%)이 상이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다.한편 7%는 이 불가능하

다.89%가 지실사 차를 한 집계범 의 최 치라고 볼 수 있다.

• 과다범 (overcoverageparameter)평가

행정가구는 1만 1360가족으로서,1,413가구가 화번화가 불확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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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9명의 인구 에서 2,082명이 화번호가 불확실하고,13,754명이

완 한 화면 (72%),1,524명(7%)이 부문 면 는 잘못된 매칭,4,326

명(21%)이 화조사가 불가능하 다.

이스라엘 통계청(CentralBureauofStatistics)는 2009년 7월 2일자로,웹사

이트에 2008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화확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종결

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표본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제1단계는,

장실지조사로서,1:1면 조사가 실시되었다.이 단계는 2008년 12월 28일부

터 3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되었다.이 기간 , 략 2,000명의 장조

사원이 동원되어 33만 가구의 130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를 상으로 장

실지조사를 실시하 다.

제2단계는 필요정보를 확인하기 한 조사로 화면 으로 실시되었다.이

단계에서,이스라엘 통계청은 센서스 표본조사의 표집 상으로 제1단계에서

면 불응으로 장 실지조사 비 인구 장 과다등록으로 단한 10만 가구

에 하여 화확인조사를 실시하 다. 화확인조사는 2009년 3월 25일에

실시하여,2009년 7월 2일에 종료하 다.

이스라엘 통계청은 센서스 표본조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이스라

엘의 인구와 그 인구의 인구학 ,경제 ,사회 특성에 하여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최종 으로, 장 조사원들에

력하여 조사가 성공 으로 끝나도록 도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③ 독일의 등록센서스 시험조사

• 목 : 인구 장에 이 등록자(doubleentries)의 수를 추정하고,매칭 방

법론을 개선하기 한 것

• 표본추출방법:1월 1일,5월 15일,9월 15일 는 생년월일이 불확실한 날

짜에 출생한 모든 사람을 표본 상으로 하 음

• 차:모든 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구 장(population register)기록을 요구하고, 복집계(duplicates)를

확인하기 하여 6개의 상이한 매칭기법(matchingtechniques)을 구사하

여, 복기재를 검하 으며, 화조사나 장실사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를 확인하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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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인구

규모
등록인구*

복기재

순과다집계**
이 기재 검을

통해서 삭제

과다집계 제거 불

능

1,000명 % 1,000명 % 1,000명 %

10,000명 미만 23,071.0 459.5 2.0 149.9 0.7 309.6 1.4

10,000-50,000명 26,928.1 643.4 2.5 153.3 0.6 490.1 1.9

50,000

-80,000명
24,839.1 801.6 3.4 139.3 0.6 662.3 2.8

80,000명 이상 7,342.0 416.3 6.0 43.0 0.6 373.3 5.4

합계 82,180.0 2320.8 2.9 485.5 0.6 1835.3 2.3

*시설가구 거주자를 포함 **일시 과다집계는 제외함

• 2001년 시험조사 결과에 한 결론:인구센서스의 결과,주민 수는 기

지자체에 자 을 분배하는데 기 가 되기 때문에,고도의 정확성이 확보

된 센서스 결과가 필요하다.

시험조사 결과는 수정된 인구 장에서 도출되는 주민 수는 등록센서스의

실시에 필요한 정확성의 기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다집계율(overcountrate)와 과소집계율(undercountrate)을 소도시와

도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따라서 독일 등록센서스는 표본조사를 통

하여 과다집게와 과소집계를 검하는 것(95%의 확률로 1% 이내의 정확

성을 갖는 추정인구를 제시하는 것이 최종목 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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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칭자료의 불일치 항목 분석 비(非)

매칭자료 항목 분석

제1 머리말

제1장에서 수행한 매칭작업은 매칭 계의 강도에 따라서 인구는 S(Strong),

M(Moderate),W(Weak)로 단계를 나 고,주택은 S(Strong),M(Moderate)으

로 단계를 나 어 결과를 얻었다.이로부터 매칭된 세 원과 주택의 특성들

을 다각 으로 분석하여 행정 자료에 있는 인구나 주택에 한 정보 조

사를 통하여 악되는 개체(세 원,주택)의 특성을 추출해 보았다.

반면에 제2장에서는 제1장에서 매칭되었다고 단한 개체들이 어떤 항목에

서 얼마나 상이한 값을 갖고 있는지를 특성별로 분석하여 어떤 집단에서 어

떤 항목의 불일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혔다. 한 매칭되지

않은 개체들에 해 항목별 분석을 통해 매칭되지 않은 개체들의 특성을 밝

혔다.

시험조사 자료에 포함된 개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이

장에서의 분석내용은 행정정보의 품질에 한 특성별 입장을 수립하여 차후

보다 효과 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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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석범 와 방법론

분석의 기본 방향은 매칭되었다고 단한 개체들 간의 정보 에서 불일치

된 것을 단계별로 분석 하고, 한 매칭되지 않은 개체들의 정보를 악한

다.따라서 제3 과 제4 에서는 매칭되었다고 강하게 생각되는 S단계와 매

칭정도가 간정도인 M단계는 묶어서 두 개체의 매칭이 맞는다는 제하에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오류를 악하는 입장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매칭되었다고 생각되는 정도가 낮은 W단계에서 불일치 항목분석

은 두 개체를 매칭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목 으로 수행되었다.

5 에서는 매칭되지 않은 개체들의 정보를 탐색하여,조사자료에는 존재(실

존)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체의 특성과 행정자료에는 등록되어있지만 조사

자료에는 없는(실존하지 않는)개체의 특성을 악하도록 하 다.

구체 인 방법을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제3 과 제4 에서는 매칭된 개

체들의 매칭항목별로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의 불일치 패턴을 악하고

자 인구부분과 주택부분으로 나 어서 시험조사 자료의 차수별,행정동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다.여기서 인구부문은 시험조사 자료의 인구부분과 주민

등록자료를 매칭한 것이고 주택부분은 시험조사 자료의 주택부분과 건축물

장자료를 매칭한 자료로 인구부분에서는 성별/연령/세 주와의 계/이름

의 항목 불일치에 해 살펴보고,주택부분에서는 주택종류/면 /건축연도

의 항목 불일치에 해 살펴본다.

제5 에서는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로 구분하여 차수별,각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한다.단,제3 의 불일치 항목 분석에서 결측(missing)이 있

는 항목의 매칭에 해서는 불일치라고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자료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그리고 제3 과 제4 까지의 불일치 사례에 해당하

는 표는 모두 행정자료 기 으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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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구 매칭 자료의 불일치 항목 분석

1.S+M단계

제1장에서 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은 총 25단계까지 수행된 매칭 작

업 21단계까지를 S+M단계라고 정의하 고,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

은 총 19단계까지 수행된 매칭 작업 18단계까지를 S+M단계라고 정의하

다.S+M단계까지만 매칭을 인정한다면 제2차 시험조사 자료는 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총 87,414건 66.4%(58,062건)가 매칭되었고,제3차 시험조사

자료는 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S+M 단계에서는 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총 91,175건 78.0%(71,130건)이 매칭되었다.

가. 별

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 성별의 불일치는 0.7%(431건)로 나타나고

있다.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 성별의 불일치는 0.5%(340건)로 2차

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동별로는 제2차 자료의 (부산)범천1동에서 1.8%(126건),(강원)묵호동에

서 1.5%(41건)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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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차 료  행 동별 별 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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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3차 료  행 동별 별 치 비  

　 　
체 남자 여자

체 불일치 불일치율 체 불일치 불일치율 체 불인치 불일치율

2차

시험

조사

자료

체 58,062 431 0.7 28,675 249 0.9 29,387 182 0.6

범천1동 6,942 126 1.8 3,309 71 2.1 3,633 55 1.5

명장1동 15,197 92 0.6 7,406 53 0.7 7,791 39 0.5

기흥동 9,301 51 0.5 4,661 30 0.6 4,640 21 0.5

남동 19,290 93 0.5 9,623 59 0.6 9,667 34 0.4

묵호동 2,666 41 1.5 1,333 23 1.7 1,333 18 1.4

인제읍 4,666 28 0.6 2,343 13 0.6 2,323 15 0.6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71,130 340 0.5 35,174 185 0.5 35,956 155 0.4

문흥1동 17,256 109 0.6 8,409 50 0.6 8,847 59 0.7

월곡1동 13,075 50 0.4 6,467 33 0.5 6,608 17 0.3

교동 14,934 54 0.4 7,386 32 0.4 7,548 22 0.3

소이면 1,690 5 0.3 849 1 0.1 841 4 0.5

활천동 21,823 106 0.5 10,908 59 0.5 10,915 47 0.4

거류면 2,352 16 0.7 1,155 10 0.9 1,197 6 0.5

<  2-1> 2차 료  행 동별 별 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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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생년/월

생년/월 항목 불일치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 17.3%(10,027건)으

로 나타나고,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는 20.4%(14,532건) 다. 체

으로 연령 가 높아질수록 생년/월 불일치율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행정동별로는 2차 자료의 (경기)기흥동은 12.6%(1,174건),(경기) 남동

은 12.4%(2,395건)로 생년월 개월 수 불일치율이 낮고,3차 자료의 (충북)소이

면은 39.4%(666건),(경남)거류면이 35.1%(825건)로 생년/월 개월 수 불일치

율이 높았다.

　 　 체
0~

9

10~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

79

89~

89
90~

2차

시험

조사

자료

체

　

사례수 10,027 257 681 638 1,282 2,358 2,231 1,470 829 253 28

불일치율 17.3 4.1 8.7 9.3 11.8 24.9 28.2 27.7 31.1 30.7 29.5

범천1동
사례수 1,415 21 74 127 166 281 297 249 158 40 2

불일치율 20.4 6.9 10.9 11.1 14.6 27.5 26.9 28.8 29.2 29.2 22.2

명장1동
사례수 3,426 42 209 257 339 851 969 504 179 69 7

불일치율 22.5 5.5 9.6 11.0 17.7 32.0 33.5 31.7 29.1 31.5 31.8

기흥동
사례수 1,174 59 66 59 239 263 216 125 104 42 1

불일치율 12.6 3.7 5.9 7.0 9.5 19.3 27.1 20.8 31.2 36.2 8.3

남동
사례수 2,395 89 227 135 388 646 461 271 132 43 3

불일치율 12.4 3.2 7.8 6.8 9.4 19.5 22.0 20.6 23.4 24.9 15.0

목호동
사례수 728 11 32 27 44 102 150 184 142 32 4

불일치율 27.3 6.0 14.2 11.7 12.1 34.0 35.1 36.2 43.0 36.0 33.3

인제읍
사례수 889 35 73 33 106 215 138 137 114 27 11

불일치율 19.1 5.7 9.9 10.0 13.4 26.9 23.2 32.9 40.7 30.3 55.0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사례수 14,532 611 1,759 1,430 2,443 3,625 1,970 1,220 1,136 301 37

불일치율 20.4 8.0 12.3 18.6 21.9 24.6 24.1 29.4 45.2 43.8 41.1

문흥1동
사례수 3,164 134 443 380 460 805 452 251 187 48 4

불일치율 18.3 8.3 11.8 16.9 20.1 23.2 20.3 24.9 40.2 35.8 21.1

월곡1동
사례수 2,946 173 445 349 495 703 387 171 165 51 7

불일치율 22.5 12.2 15.5 21.3 24.1 26.1 27.5 31.8 50.8 48.1 38.9

교동
사례수 2,644 111 234 195 554 664 377 241 199 54 15

불일치율 17.7 5.6 8.8 16.3 20.0 22.4 21.7 26.2 38.0 38.3 57.7

소이면
사례수 666 14 37 24 37 71 85 129 203 59 7

불일치율 39.4 14.7 24.5 27.3 34.9 34.5 31.8 39.3 59.5 61.5 58.3

활천동
사례수 4,287 150 511 434 829 1,283 540 284 208 46 2

불일치율 19.6 6.2 11.3 18.4 22.5 25.3 24.6 29.1 41.8 45.1 20.0

거류면
사례수 825 29 89 48 68 99 129 144 174 43 2

불일치율 35.1 19.1 32.7 28.4 25.8 33.1 37.1 38.7 48.1 39.4 40.0

<  2-2> 행 동별 생 /월 차  치 

※3차시험 사 료 결측 1건 재해   사 수 14,532가 

*사 수 : 치 사 수  뜻함

* 치  : 해당 연  치 사 수/해당 연  사 수

그런데 제1장의 매칭과정의 특성 에 하나는 생년/월의 매칭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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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년의 차이를 최 ±3까지 허용한 것이다.이러한 허용이 표의 불

일치율을 높인 것으로 본다.이러한 허용이 이루어진 단계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4,5,9,10,14,15,16,18,19,20,23,25단계에서 고려하 고,제3차 시험조

사 자료에서는 4,12,13,14,15,17,18단계에서 고려하 다.생년의 차이 허용이

이루어진 단계의 매칭률은 2차,3차 자료가 14.41%,14.06% 다.시험조사 자

료와 행정자료의 생년월로부터 연령을 계산하여 매칭에 이용한바 두 자료간

의 연령차이를 개월 수의 차이로 계산해 보았다.그런데 제2차 시험조사 자

료의 경우에는 주민생년만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주민생년월은 연앙값인 6월

로 체하여 시험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의 연령 차이 불일치 사례수를

얻었다.제2차 시험조사 자료,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행동구역별 연령차이

불일치 사례는 행정동별로 비슷한 패턴을 보 다. 체 으로 11개월 이하로

차이가 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12~24개월 사이와 24~36개월 사이에 연

령차이 불일치 사례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한 개월 차이별로 불일치

사례 패턴을 보면,12개월 차이가 가장 많았다.특히,제3차 시험조사 자료는

생년/월까지 조사된 것으로 1개월 차이도 많이 나고 60%가량이 11개월 이하

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음력과 양력의 혼용으로 인한 결과일 것

으로 추측된다.

체 치

건수

치

(%)

11

개월

하

12

개월

23

개월

하

24

개월

35

개월

하

36

개월

37

개월

상

2차 

시험

사

료

체 58,062 10,027 17.3 3,248 1,300 3,824 175 897 49 534

천1동 6,942 1,415 20.4 449 195 527 23 127 6 88

1동 15,197 3,426 22.5 1,012 461 1,354 75 339 14 171

동 9,301 1,174 12.6 439 157 429 23 84 9 33

남동 19,290 2,395 12.4 907 329 844 31 178 12 94

묵 동 2,666 728 27.3 188 64 297 16 71 4 88

4,666 889 19.1 253 94 373 7 98 4 60

3차 

시험

사

료

체 71,129 14,532 20.4 9223 2811 1359 520 454 163 2

문 1동 17,256 3,164 18.3 1814 826 252 140 89 43

월곡1동 13,075 2,946 22.5 1836 607 282 115 80 24 2

동 14,933 2,644 17.7 1696 459 268 98 89 34

1,690 666 39.4 409 107 92 29 26 3

천동 21,823 4,287 19.6 2813 759 393 123 145 54

거 2,352 825 35.1 655 53 72 15 25 5 　

<  2-3> 행 동별 생 월 개월수 치 건수

※( ) 동  결측 1건 재해  3차시험 사 료  사 수 14,53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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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차 료  행 동별 연 별 연 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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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3차 료  행 동별 연 별 연 차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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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 주와 계

세 주는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법 인 개념이고.가구주는 세 주와는

계없이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시험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를 매칭시키는 작업에서는 가구주와 세 주가 같다는 제하

에 세 주와 계코드를 가구주와 계코드(14개)로 정리하여 매칭하 다.

세 주와 계의 불일치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 9.3%(5,410건)

로 나타났으며,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는 9.1%(6,503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

불

일치

건수

불

일치

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차

시험

조사

자료

체 58,056 5,410 9.3 2,519 789 812 147 336 49 291 12 196 66 5 7 181

범천1동 6,942 776 11.2 311 87 157 22 66 3 38 1 46 4 1 40

명장1동 15,197 1,052 6.9 425 149 164 29 101 4 60 2 52 14 3 49

기흥동 9,300 858 9.2 477 122 93 17 52 10 21 2 24 13 3 2 22

남동 19,286 1,928 10.0 966 332 272 36 79 30 74 5 60 29 1 1 43

묵호동 2,666 329 12.3 147 44 57 10 16 2 28 1 6 3 1 14

인제읍 4,665 467 10.0 193 55 69 33 22 70 1 8 3 13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71,125 6,503 9.1 2,860 545 752 699 317 65 348 3 9 276 119 5 217 288

문흥1동 17,256 1,704 9.9 851 104 126 180 84 31 68 　 　 116 43 2 55 44

월곡1동 13,074 1,287 9.8 576 111 133 152 59 10 56 4 56 29 2 42 57

교동 14,933 1,396 9.3 631 146 176 162 70 7 96 3 2 32 10 23 38

소이면 1,688 257 15.2 100 27 52 25 16 1 22 1 3 2 2 6

활천동 21,822 1,632 7.5 602 144 221 157 79 13 94 2 66 35 1 93 125

거류면 2,352 227 9.7 100 13 44 23 9 3 12 　 　 3 　 　 2 18

<  2-4> 행 동별 주  계 치

(단  : 사 수, %)

※2차시험 사 료  결측 6건 재해  사 수 58,056가 

※2차시험 사 료  결측 5건 재해  사 수 71,125가 

*1: 주, *2: 주  우 , *3: , *4:  우 , *5: 주  , *6: 우  , *7: , 그 

우 , *8: , 그 우 , *9: , *10: 매, 그 우 , *11: 매  , 그 우 , *12:  

매, 그 우 , *13: 타 친 척, *14: 타동거

세 주와 계에서 주민등록 자료상의 세 주가 시험조사 자료에서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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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고 한 개체가 많았는데 2차 자료의 경우,총 불일치 건수 5,410건

약 47%(2,519건)에 달하며,3차 자료의 경우,총 불일치 건수 6,508건

44%(2,880건)에 달하 다.이를 시험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의 교차표로

종합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체 으로 행정자료의 세 주가 많은

경우에 조사자료의 가구주의 배우자,가구주의 자녀,세 주의 부모,형제자

매 그 배우자,동거인으로 표기되어있고,특히 3차 자료의 경우는 행정자료

의 세 주가 조사자료의 세 주의 부모로 표기 되어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법 인 개념의 세 주와의 계와 가구주와의 계가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세 주 계

가구주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2차

시험

조사

자료

체 19,702 13,249 21,123 365 1,290 183 1,011 13 32 527 138 13 203 207

*1 21,077 18,558 1,010 593 50 304 40 27 1 7 198 12 5 111 161

*2 12,718 524 11,929 47 102 80 11 2 16 2 2 3

*3 20,837 297 21 20,025 7 342 8 49 62 17 9

*4 348 13 119 12 201 1 1 1

*5 1,194 221 77 1 2 858 30 3 1 1

*6 146 9 4 34 97 1 1

*7 909 5 1 275 618 3 1 5 1

*8 1 1

*9 33 4 6 2 21

*10 445 38 9 104 1 11 1 249 3 2 24 3

*11 120 4 31 6 54 1 24

*12 6 1 1 1 1 2

*13 11 1 1 3 1 4 1

*14 211 27 77 32 2 8 3 4 10 2 1 15 30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22,556 16,354 28,634 183 1,419 191 693 5 35 538 167 32 156 162

*1 23,966 21,106 1,702 464 21 348 35 13 3 119 17 7 43 88

*2 14,694 355 14,149 17 42 87 8 9 9 11 6 1

*3 28,178 362 32 27,426 4 1 199 75 55 1 15 8

*4 810 400 283 11 111 1 2 1 1

*5 1,239 196 76 4 922 27 11 1 2

*6 183 10 8 44 118 2 1

*7 720 3 338 1 372 1 4 1

*8 6 3 3

*9 22 3 6 13

*10 527 60 14 180 2 4 251 5 5 6

*11 178 3 69 16 2 59 28 1

*12 8 3 1 1 3

*13 247 7 7 39 2 80 6 61 11 2 30 2

*14 347 48 83 86 2 8 2 6 1 18 6 2 26 59

<  2-5> 주  계 치 

(단  : 사 수)

* 주  계

**가 주  계

2. W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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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는 총 25단계까지 수행된 매칭 작업 22

단계부터 25단계까지를 W단계라고 정의하 고,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

에서는 총 19단계까지 수행한 매칭 작업 19단계를 W단계라고 정의하

다.2차 자료의 W단계에서는 주민등록 자료 기 으로 총 87,414건

8.2%(7,205건)가 매칭되었다.3차 자료의 W단계에서는 주민등록 자료 기 으

로 총 91,175건 2.5%(2,308건)가 매칭되었다.

2차 시험조사 자료에서 고려한 매칭키는 본번/성명/생년/성별이고,3차 시

험조사에서 고려한 매칭키는 성명/생년월을 고려했기 때문에 2차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연령과 가구주(세 주) 계에 한 항목오류 분석을 실시하고,3

차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가구주(세 주) 계에 한 항목오류 분석을 실시한

다.

가.세 주와 계

세 주와 계의 불일치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는 14.3%(1,027

건)로 나타났고 제3차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에서는 20.6%(475건)로 나타났다.

세 주와 계 불일치율이 S+M단계에 비하여 10%가량 높아졌지만 항목내

용별 불일치율의 패턴은 유사하 다.

체
치

건수 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2차

시험

사

료

체 7,204 1,027 14.3 411 129 201 47 54 13 81 　 3 30 18 2 1 37

천1동 163 23 14.1 12 1 4 0 3 1 1 　 　 　 　 　 　 1

1동 284 26 9.2 10 2 3 1 2 3 3 　 　 　 1 　 　 1

동 829 117 14.1 55 15 17 6 4 1 6 　 2 1 3 1 1 5

남동 4,411 580 13.1 253 89 105 17 30 7 30 　 1 17 9 1 　 21

묵 동 373 73 19.6 18 5 17 8 3 　 15 　 　 4 2 　 　 1

1,144 208 18.2 63 17 55 15 12 1 26 　 　 8 3 　 　 8

3차

시험

사

료

체 2307 475 20.6 194 21 85 24 20 4 50 2 1 16 17 0　 26 15

문 1동 287 66 23.0 24 4 10 2 5 1 7 　 　 5 4 　 4 　

월곡1동 254 52 20.5 35 1 6 3 1 1 1 2 2

동 376 93 24.7 40 5 15 1 7 1 11 2 1 4 4 2

384 66 17.2 22 6 12 6 17 2 1

천동 247 76 30.8 24 1 16 3 3 1 2 5 4 11 6

거 759 122 16.1 49 4 26 9 4 1 12 0 1 5 4 3 4

<  2-6> 행 동별 주  계 치 

(단  : 사 수, %)

※2차시험 사 료  결측 1건 재해  사 수 7,20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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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사 료  결측 1건 재해  사 수 2,307  

*1: 주, *2: 주  우 , *3: , *4:  우 , *5: 주  , *6: 우  , *7: , 그 

우 , *8: , 그 우 , *9: , *10: 매, 그 우 , *11: 매  , 그 우 , *12:  

매, 그 우 , *13: 타 친 척, *14: 타동거

 

가구

주

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2차

시험

조사

자료

세 주

계
체　 2,446 1,718 2,381 59 247 22 158 6 5 81 21 2 34 24

*1 2,674 2,263 146 105 11 69 6 7 1 25 6 1 15 19

*2 1,619 65 1,490 12 20 25 1 1 2 3

*3 2,343 71 9 2,142 3 77 4 17 10 9 1

*4 72 5 41 1 25

*5 194 30 16 140 6 1 1

*6 21 2 2 9 8

*7 146 79 65 2

*8 　

*9 6 3 3

*10 66 3 1 17 4 36 2 3

*11 21 12 4 3 2

*12 2 1 1

*13 2 1 1

*14 38 6 13 12 1 1 1 2 1 1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869 479 766 8 53 6 58 1 18 7 7 35

*1 963 769 81 53 1 23 5 8 1 2 20

*2 381 10 360 2 8 1

*3 719 43 8 634 25 3 4 1 1

*4 29 13 11 5

*5 40 14 5 20 1

*6 4 2 1 1

*7 75 2 1 45 25 2

*8 2 0 2

*9 2 1 1

*10 19 5 5 4 1 3 1

*11 17 13 2 1 1

*12

*13 29 3 3 12 5 2 3 1

*14 27 7 4 3 1 12

<  2-7> 주  계 치 

(단  : 사 수)

* 주  계

**가 주  계

나.2차 시험조사 자료의 생년/월항목

생년/월의 불일치는 95.5%(6,879건)로 나타난다.이는 S+M단계의 생년/월

불일치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높아진 값이지만,11개월 이하의 불일치건수를

보면 83%정도(행정동별로 보면 72%이상)가 11개월 이하의 불일치이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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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매칭 자료의 경우 생년만 조사한 것 연앙값을 이용하여 생월을 생성

하여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생월까지 조사된 자료임을 고려한다면 11개월

이하의 불일치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체 치

건수

치

(%)

11

개 월

하

12

개월

23

개 월

하

24

개월

35

개 월

하

36

개월

37

개 월

상

체 7,205 6,879 95.5 5,711 135 970 4 34 1 24

천1동 163 160 98.2 120 6 28 2 3 1

1동 284 275 96.8 197 9 50 12 7

동 829 809 97.6 597 18 187 4 1 2

남동 4,412 4,209 95.4 3,498 94 598 10 9

묵 동 373 343 92.0 305 3 28 1 3 3

1,144 1,083 94.7 994 5 79 1 2 2

<  2-8> 2차 료 행 동별 연 차 별 치 건수

(단  : 사 수. %)

다.3차 시험조사 자료의 성별항목

성별의 불일치는 0.6%(15건)로 나타난다.이는 S+M단계의 생년/월 불일치

와 비교해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체 문흥1동 월곡1동 교동 소이면 활천동 거류면

체

체 2,308 287 254 376 384 248 759

불일치 15 1 3 1 2 8

불일치율 0.6 0.3 0.8 0.3 0.8 1.1

남자

체 1,223 143 126 188 214 129 423

불일치 8 1 1 1 1 4

불일치율 0.7 0.7 0.5 0.5 0.8 0.9

여자

체 1,085 144 128 188 170 119 336

불인치 7 2 1 4

불일치율 0.6 1.1 0.8 1.2

<  2-9> 3차 료 행 동별 별 치 건수

이를 종합해 볼 때,매칭에 의문을 제기한 W단계의 항목 불일치율이 높기

는 하지만 S+M단계의 불일치패턴과 유사한 것은 두 개체가 매칭되었다고

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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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름항목의 불일치 사례

 

특별히 제2차,3차 자료 체에서 나타나는 이름의 불일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오류 유형을 조사하 다.아래

의 표는 성과 이름을 구별하여 분석한 것으로 몇 개(이 → 김)을 제외하고

실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로 단되어 부분이 조사 자료의 오류로

단된다.이름의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하여 실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정리해 보았다.

행정자료 조사자료 행정자료 조사자료

강 감 김 깅 망 장 오 고 조 우 도

곽 박 유 윤 류

김 기 길 강 검 임 이 기 김 미 임

나 라 장 강 정

류 유 정

문 윤 제 재

박 방 백 조 고 주

백 배 지 기

송 손 성 홍 채 최 촤

양 앙 최 허

엄 임 황 성 한 항 환 　

<  2-10>  치 사

행정자료 조사자료

ㄱ ㅅ ㅈ ㄹ ㅁ ㅂ ㅍ ㅇ ㅎ ㅊ 　 　

ㄴ ㅁ ㅇ ㅎ ㅈ ㄹ ㄷ ㅅ

ㄷ ㄴ ㄱ ㅊ ㅌ ㅁ ㅈ ㄹ ㅂ ㅇ ㅅ ㅎ

ㄹ ㄴ ㄷ ㅁ ㅌ ㅎ ㅈ ㅅ

ㅁ ㄴ ㄹ ㅇ

ㅂ ㅇ ㄱ ㄴ

ㅇ ㄴ ㄱ ㅁ

ㅏ ㅘ ㅐ ㅗ ㅣ

ㅐ ㅖ ㅏ ㅔ ㅕ

ㅓ ㅘ ㅡ ㅣ ㅝ

ㅕ ㅖ ㅓ

ㅖ ㅐ ㅣ ㅟ ㅔ

ㅗ ㅜ ㅕ ㅣ

ㅘ ㅏ ㅏ ㅕ

ㅛ ㅗ

ㅜ ㅠ

ㅝ ㅓ ㅡ ㅠ

ㅟ ㅜ ㅠ ㅣ

ㅠ ㅟ ㅜ

ㅡ ㅓ ㅝ ㅓ

ㅣ ㅏ ㅟ ㅠ ㅖ 　 　 　 　 　 　

<  2-11>  과   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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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주택 매칭 자료의 불일치 항목 분석

주택 매칭 자료의 경우 S단계와 M단계로만 정의하 기 때문에 이를 통합

하여 불일치분석을 한다.2차 자료의 경우는 총 58단계까지 매칭작업으로 행

정자료 기 25,130건 에서 69.8%(17,532건),3차 자료의 경우는 총 46단계

까지 매칭 작업으로 행정자료 기 26,895건 에서 90.8%(24,433건)의 매칭

율이었다.

주택 련 항목은 주택종류,면 ,건축연도가 있는데 각 항목을 구성하는

내용이 다양하여 재 구분하 다.

주택종류는 일반단독,다가구단독, 업겸용단독,APT,연립주택,다세

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여 )내 주택과 잣집,비닐하우스로 구분

이 된다.이를 “일반단독”,“단독주택”(다가구단독, 업겸용단독),“APT”,

“집합주택”(연립주택,다세 주택,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여 등)내 주

택)으로 하고 잣집과 비닐하우스는 “그 외 주택”으로 그룹화하 다.

면 은 46미만,46~96미만,96이상으로 재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건축연도는 2000년 ,1990년 ,1990년 이 으로 구분하 다.

1.주택부분

가.주택종류

면 불일치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총 17,532건의 매칭된 자료

13.6%(2,385건),제3차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24,433건의 매칭된 자료

5.8%(1,411건)로 나타났다.3차 자료의 경우 체 인 불일치는 5.8%로 2차

자료의 체 불일치율 13.6%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3차 자료의 주택종류

APT의 비율이 75%로 2차 자료 63%에 비해 높은 것과 2차의 행정자료에

만 있는 그 외 주택(비닐하우스 잣집)의 향으로 설명 될 수 있다고

본다.

체 으로 APT인 경우가 주택종류 불일치율이 낮으며 APT이외의 주택

의 주택종류 불일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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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차 료 행 동별 주택  치 비

 

<그림 2-6> 3차 료 행 동별 주택  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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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차 시험조사 자료 3차 시험조사 자료

범천

1동

명장1

동

기흥

동

남

동

묵호

동

인제

읍
체

문흥

1동

월곡

1동
교동

소이

면

활천

동

거류

면

체

체건수 17,532 2,303 3,417 3,519 5,697 1,191 1,405 24,433 5,290 3,898 5,719 1,088 6,871 1,567

불일치건수 2,385 324 1,414 24 228 99 296 1,411 62 332 627 76 226 88

불일치율 13.6 14.1 41.4 0.7 4.0 8.3 21.1 5.8 1.2 8.5 11.0 7.0 3.3 5.6

일반

주택

(단독)

체건수 3,298 314 1,069 128 246 754 787 2,725 18 347 671 547 146 996

불일치건수 1,210 207 744 14 71 45 129 336 4 109 143 8 34 38

불일치율 36.7 65.9 69.6 10.9 28.9 6.0 16.4 12.3 22.2 31.4 21.3 1.5 23.3 3.8

단독

주택

체건수 503 99 289 8 23 39 45 1,046 381 453 127 15 53 17

불일치건수 183 29 75 3 14 32 30 330 54 185 50 13 15 13

불일치율 36.4 29.3 26.0 37.5 60.9 82.1 66.7 31.5 14.2 40.8 39.4 86.7 28.3 76.5

APT

체건수 11,122 1,723 873 3,155 4,679 351 341 18,261 4,881 3,056 4,390 455 5,005 474

불일치건수 37 1 25 5 5 0 1 52 0 0 1 1 50 0

불일치율 0.3 0.1 2.9 0.2 0.1 0.0 0.3 0.3 0.0 0.0 0.0 0.2 1.0 0.0

집합

건물

체건수 2,111 135 742 228 749 47 210 2,401 10 42 531 71 1,667 80

불일치건수 457 55 126 2 138 22 114 693 4 38 433 54 127 37

불일치율 21.6 40.7 17.0 0.9 18.4 46.8 54.3 28.9 40.0 90.5 81.5 76.1 7.6 46.3

그외　

체건수 498 32 444 22

불일치건수 498 32 444 22

불일치율 100.0 100.0 100.0 100.0

<  2-12> 주택  치 사  

나.면

주택종류 불일치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 매칭에서는 17,532건의 매칭된

자료 19.6%(3,429건),제3차 시험조사 자료 매칭에서는 24,433건의 매칭된

자료 38.3%(9,353건)로 나타났다.

2차 자료의 (강원)묵호동과 (강원)인제읍과 3차 자료의 (충북)소이면,(경남)

거류면의 주택종류 불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이 네 지역의 특성은 모두 다

른 지역에 비해 주택종류가 단독주택(일반단독,다가구단독, 업겸 단독)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묵호동 67%(793건),인제읍 59%(832건),소이면 52%(562건),거류면

65%(1,0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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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차 료 행 동별  치 비  

<그림 2-8> 3차 료 행 동별  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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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46미만 96미만 96이상

　 　
체건

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

건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건

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

건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　　 17,532 3,429 19.6 2,367 787 33.2 11,892 1,764 14.8 3,273 878 26.8

2차시

험조

사자

료

범천1동 2,303 407 17.7 1,072 192 17.9 1,059 121 11.4 172 94 54.7

명장1동 3,417 557 16.3 451 31 6.9 1,833 227 12.4 1,133 299 26.4

기흥동 3,519 101 2.9 222 11 5 3,047 65 2.1 250 25 10

남동 5,697 615 10.8 46 31 67.4 4,302 435 10.1 1,349 149 11

묵호동 1,191 827 69.4 395 358 90.6 705 383 54.3 91 86 94.5

인제읍 1,405 922 65.6 181 164 90.6 946 533 56.3 278 225 80.9

3차시

험조

사자

료

체 24,433 9,353 38.3 1,253 490 39.1 19,342 7,262 37.5 3,838 1,601 41.7

문흥1동 5,290 239 4.5 3 3 100 4,105 80 1.9 1,182 156 13.2

월곡1동 3,898 2,864 73.5 1 1 100 3,158 2,550 80.7 739 313 42.4

교동 5,719 1,023 17.9 518 73 14.1 4,414 465 10.5 787 485 61.6

소이면 1,088 845 77.7 125 125 100 883 647 73.3 80 73 91.3

활천동 6,871 3,386 49.3 371 78 21 5,629 2,866 50.9 871 442 50.7

거류면 1,567 996 63.6 235 210 89.4 1,153 654 56.7 179 132 73.7

<  2-13>  치 사  

면 불일치 사례를 주택종류별로 살펴보면 2차 자료는 일반주택의 불일

치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46미만에서 더욱 높은 불일치

율을 보인다.96이상에서는 집합건물의 불일치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차 자료는 APT의 불일치율이 32.6%로 높게 나타났는데,두 자료의 면

불일치정도가 차이가 1~3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수에서 로의 환산에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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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일반 단독 APT 집합 그외

2차

시험

조사

자료

체

　

체건수 17,532 3,298 503 11,122 2,111 498

불일치건수 3,429 2,195 260 227 712 35

불일치율 19.6 66.6 51.7 2.0 33.7 7.0

46m2

미만

체건수 2,367 734 32 1,409 162 30

불일치건수 787 671 29 10 59 18

불일치율 33.2 91.4 90.6 0.7 36.4 60.0

96m
2

미만

체건수 11,892 1,226 117 8,350 1,742 457

불일치건수 1,764 932 62 213 545 12

불일치율 14.8 76.0 53.0 2.6 31.3 2.6

96m
2

이상

체건수 3,273 1,338 354 1,363 207 11

불일치건수 878 592 169 4 108 5

불일치율 26.8 44.2 47.7 0.3 52.2 45.5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체건수 24,433 2,725 1,046 18,261 2,401

불일치건수 9,353 2,154 489 5,692 1,018

불일치율 38.3 79.0 46.7 31.2 42.4

46m
2

미만

체건수 1,253 429 11 685 128

불일치건수 490 401 10 15 64

불일치율 39.1 93.5 90.9 2.2 50.0

96m
2

미만

체건수 19,342 1,503 92 15,678 2,069

불일치건수 7,262 1,257 60 5,109 836

불일치율 37.5 83.6 65.2 32.6 40.4

96m
2

이상　

체건수 3,838 793 943 1,898 204

불일치건수 1,601 496 419 568 118

불일치율 41.7 62.5 44.4 29.9 57.8

<  2-14> 주택 에   치 사  

다.건축연도

 

주택종류 불일치는 제2차 시험조사 자료 매칭에서는 17,532건의 매칭된 자

료 11%(1,925건),제3차 시험조사 자료 매칭에서는 24,433건의 매칭된 자

료 11.9%(2,904건)로 나타났다.건축연도에서도 단독주택(일반단독,다가구

단독, 업겸 단독)이 50%이상을 차지하는 2차 자료의 (강원)묵호동과 (강

원)인제읍과 3차 자료의 (충북)소이면,(경남)거류면의 주택종류 불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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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차 료 행 동별 건 연도 치 비  

<그림 2-10> 3차 료 행 동별 건 연도 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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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000년 1990년 1990이 락

　
체

건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

건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

건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

건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체

건수

불일

치건

수

불일

치율

2차

시험

조사

자료

체　　 17,532 1,925 11.0 8,815 210 2.4 4,131 350 8.5 3,948 756 19.1 638 609 95.5

범천1동 2,303 213 9.2 1,221 0 0.0 71 20 28.2 985 167 17.0 26 26 100.0

명장1동 3,417 224 6.6 222 4 1.8 904 39 4.3 2,290 180 7.9 1 1 100.0

기흥동 3,519 47 1.3 2,149 4 0.2 1,283 8 0.6 67 15 22.4 20 20 100.0

남동 5,697 244 4.3 4,275 90 2.1 1,322 80 6.1 57 36 63.2 43 38 88.4

묵호동 1,191 622 52.2 382 27 7.1 193 79 40.9 407 308 75.7 209 208 99.5

인제읍 1,405 575 40.9 566 85 15.0 358 124 34.6 142 50 35.2 339 316 93.2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24,433 2,904 11.9 3,598 425 11.8 17,940 946 5.3 2,675 1,314 49.1 220 219 99.5

문흥1동 5,290 67 1.3 27 8 29.6 5,256 52 1.0 7 7 100.0 　 　 　

월곡1동 3,898 146 3.7 27 4 14.8 3,051 119 3.9 820 23 2.8 　 　 　

교동 5,719 624 10.9 1,999 276 13.8 3,221 120 3.7 499 228 45.7 　 　 　

소이면 1,088 731 67.2 37 19 51.4 610 307 50.3 441 405 91.8 　 　 　

활천동 6,871 521 7.6 893 42 4.7 5,596 221 3.9 162 39 24.1 220 219 99.5

거류면 1,567 815 52.0 615 76 12.4 206 127 61.7 746 612 82.0 　 　 　

<  2-15> 건 연도 치 사  

** 천동  경우 누락 220건  219건(99.5%)  치 .

건축연도 불일치를 주택종류별로 살펴보면 2차 자료에서는 단독주택(일반

단독,다가구단독, 업겸업단독)의 건축연도가 2000년 인 개체의 불일치 비

율이 높고,3차 자료에서는 단독주택(일반단독,다가구단독, 업겸업단독)의

건축연도가 오래된 것의 불일치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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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일반 단독 APT 집합 그외

2차

체

체건수 17,532 3,298 503 11,122 2,111 498

불일치건수 1,925 1,549 117 14 229 16

불일치율 11.0 47.0 23.3 0.1 10.8 3.2

2000년

　

체건수 8,815 277 54 7,762 706 16

불일치건수 210 99 16 10 81 4

불일치율 2.4 35.7 29.6 0.1 11.5 25.0

1990년

　

체건수 4,131 602 99 2,471 953 6

불일치건수 350 241 30 3 75 1

불일치율 8.5 40.0 30.3 0.1 7.9 16.7

1990년

이 　

체건수 3,948 1,808 331 889 444 476

불일치건수 756 625 53 1 66 11

불일치율 19.1 34.6 16.0 0.1 14.9 2.3

락

체건수 638 611 19 8

불일치건수 609 584 18 7

불일치율 95.5 95.6 94.7 　 87.5 　

3차

체　

체건수 24,433 2,725 1,046 18,261 2,401

불일치건수 2,904 1,563 172 910 259

불일치율 11.9 57.4 16.4 5.0 10.8

2000년
체건수 3,598 194 66 2,812 526

불일치건수 425 84 14 297 30

불일치율 11.8 43.3 21.2 10.6 5.7

1990년

　

체건수 17,940 834 934 14,389 1,783

불일치건수 946 253 134 377 182

불일치율 5.3 30.3 14.3 2.6 10.2

1990년

이

체건수 2,675 1,697 46 840 92

불일치건수 1,314 1,226 24 17 47

불일치율 49.1 72.2 52.2 2.0 51.1

락

체건수 220 220

불일치건수 219 219

불일치율 99.5 99.5

<  2-16> 건 연도 치 사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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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비 매칭 자료의 특성분석

조사자료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 으므로,조사자료에는 존재(실

존)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체의 특성을 보기 하여 조사자료에서 매칭되지

않은 자료의 인구/주택 련 항목별 분석을 하고,행정자료에는 등록되어있

지만 조사자료에는 없는(실존하지 않는)개체의 특성을 보기 하여 행정 자

료에서 매칭되지 않는 자료의 인구/주택 련 항목별로 분석한다.

1.인구

가.비 매칭 행정자료의 항목별 특성분석

제2차 시험조사 지역의 주민등록 자료는 87,414건이며,이 65,267건이

매칭되어 22,147건이 남게 되었다.제3차 시험조사 지역의 주민등록 자료는

91,175건이며,73,438건이 매칭되어 17,737건이 남게 되었다.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고 남은 주민등록자료에서 성별이 2차,3차 자료가

남자인 경우는 각각27.2%,20.8% 여자인 경우는 23.4%,18.1%가 등록은 되어

있으나,실존하지 않는 개체들로 집계되었다(<표 2-17>).연령의 경우는 20

와 70 이상에서 등록은 돼 있으나,실존하지 않는 개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20 의 경우는 학업이나 직업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주

하 으나 법 인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70 이상 역시 20 와 비슷한 30%이상의 비매칭이 발생하 다.행정지역에

서 보면 2차 자료에서는 묵호동,인제읍.3차 자료에서는 소이면 ,거류면이

높이 나타났고 이 지역에서의 20 는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이 나타났다.

(<표 2-18>).세 주와의 계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그 배우자,형제자

매의 자녀,기타친인척,기타동거인 경우에 비 매칭된 체의 40%이상이 높

은 비율인 것이 특징이다(<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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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남자 여자

계
남은

건수

남은

비율
계

남은

건수

남은

비율
계

남은

건수

남은

비율

2차

조사

자료

체 87,414 22,147 25.3 44,406 12,076 27.2 43,008 10,071 23.4

범천1동 9,712 2,607 26.8 4,785 1,400 29.3 4,927 1,207 24.5

명장1동 18,321 2,840 15.5 9,121 1,576 17.3 9,200 1,264 13.7

기흥동 13,283 3,153 23.7 6,811 1,744 25.6 6,472 1,409 21.8

남동 31,772 8,070 25.4 16,344 4,468 27.3 15,428 3,602 23.3

묵호동 4,786 1,747 36.5 2,382 867 36.4 2,404 880 36.6

인제읍 9,540 3,730 39.1 4,963 2,021 40.7 4,577 1,709 37.3

3차

조사

자료

체 91,175 17,737 19.5 45,952 9,555 20.8 45,223 8,182 18.1

문흥1동 20,958 3,415 16.3 10,334 1,782 17.2 10,624 1,633 15.4

월곡1동 16,637 3,308 19.9 8,450 1,857 22 8,187 1,451 17.7

교동 18,433 3,123 16.9 9,213 1,639 17.8 9,220 1,484 16.1

소이면 3,423 1,349 39.4 1,778 715 40.2 1,645 634 38.5

활천동 26,381 4,310 16.3 13,377 2,340 17.5 13,004 1,970 15.1

거류면 5,343 2,232 41.8 2,800 1,222 43.6 2,543 1,010 39.7

<  2-17> 행 료  별 비 매칭 

2차 시험 조사 지역 3차 시험 조사 지역

체 범천 명장 기흥 남 묵호 인제 체 문흥 월곡 교동 소이 활천 거류

총계

계 87,414 9,712 18,321 13,283 31,772 4,786 9,540 91,175 20,958 16,637 18,433 3,423 26,381 5,343

남은건수 22,147 2,607 2,840 3,153 8,070 1,747 3,730 17,737 3,415 3,308 3,123 1,349 4,310 2,232

남은비율 25.3 26.8 15.5 23.7 25.4 36.5 39.1 19.5 16.3 19.9 16.9 39.4 16.3 41.8

1~9세

계 9,237 488 1,045 2,071 4,272 297 1,064 8,803 1,866 1,669 2,196 153 2,619 300

남은건수 1,190 97 111 217 518 53 194 943 208 225 179 35 192 104

남은비율 12.9 19.9 10.6 10.5 12.1 17.8 18.2 10.7 11.1 13.5 8.2 22.9 7.3 34.7

10~19

세

계 10,253 872 2,576 1,371 3,852 379 1,203 16,316 4,213 3,359 2,992 298 4,969 485

남은건수 1,659 161 221 247 619 103 308 1,644 357 403 252 84 402 146

남은비율 16.2 18.5 8.6 18 16.1 27.2 25.6 10.1 8.5 12 8.4 28.2 8.1 30.1

20~29

세

계 12,590 1,861 3,167 1,687 4,044 561 1,270 12,396 3,256 2,491 2,147 363 3,448 691

남은건수 4,352 565 775 589 1,291 272 860 4,478 981 824 912 258 1,054 449

남은비율 34.6 30.4 24.5 34.9 31.9 48.5 67.7 36.1 30.1 33.1 42.5 71.1 30.6 65

30~39

세

계 16,394 1,588 2,371 3,471 6,805 692 1,467 14,578 2,898 2,734 3,357 307 4,515 767

남은건수 4,120 520 490 737 1,594 278 501 3,065 564 641 517 177 783 383

남은비율 25.1 32.7 20.7 21.2 23.4 40.2 34.2 21 19.5 23.4 15.4 57.7 17.3 49.9

40~49

세

계 14,382 1,462 3,381 1,906 5,410 607 1,616 18,026 4,038 3,374 3,450 475 5,936 753

남은건수 3,746 385 519 505 1,484 274 579 2,935 504 625 438 201 810 357

남은비율 26 26.3 15.4 26.5 27.4 45.1 35.8 16.3 12.5 18.5 12.7 42.3 13.6 47.4

50~59

세

계 11,713 1,545 3,194 1,206 3,819 780 1,169 10,460 2,573 1,734 2,155 525 2,767 706

남은건수 3,348 443 386 381 1,329 287 522 2,012 325 311 369 185 552 270

남은비율 28.6 28.7 12.1 31.6 34.8 36.8 44.7 19.2 12.6 17.9 17.1 35.2 19.9 38.2

60~69

세

계 7,715 1,081 1,672 918 2,297 813 934 5,541 1,200 676 1,160 546 1,263 696

남은건수 2,016 238 190 259 741 231 357 1,153 185 131 203 161 272 201

남은비율 26.1 22 11.4 28.2 32.3 28.4 38.2 20.8 15.4 19.4 17.5 29.5 21.5 28.9

70~79

세

계 3,766 638 653 482 928 493 572 3,726 654 431 719 551 672 699

남은건수 1,181 140 89 150 347 173 282 1,019 184 104 173 166 166 226

남은비율 31.4 21.9 13.6 31.1 37.4 35.1 49.3 27.3 28.1 24.1 24.1 30.1 24.7 32.3

80~89

세

계 1,234 165 243 154 307 151 214 1,173 222 143 216 186 175 231

남은건수 468 51 52 55 125 72 113 424 88 36 66 76 72 86

남은비율 37.9 30.9 21.4 35.7 40.7 47.7 52.8 36.1 39.6 25.2 30.6 40.9 41.1 37.2

90세

이상

계 130 12 19 17 38 13 31 156 38 26 41 19 17 15

남은건수 67 7 7 13 22 4 14 64 19 8 14 6 7 10

남은비율 51.5 58.3 36.8 76.5 57.9 30.8 45.2 41 50 30.8 34.1 31.6 41.2 66.7

<  2-18> 행 료  연  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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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조사 자료 3차 시험 조사 자료

체 범천 명장 기흥 남 묵호 인제 체 문흥 월곡 교동 소이 활천 거류

계 87,414 9,712 18,321 13,283 31,772 4,786 9,540 91,175 20,958 16,637 18,433 3,423 26,381 5,343

남은건수 22,147 2,607 2,840 3,153 8,070 1,747 3,730 17,737 3,415 3,308 3,123 1,349 4,310 2,232

남은비율 25.3 26.8 15.5 23.7 25.4 36.5 39.1 19.5 16.3 19.9 16.9 39.4 16.3 41.8 

1

계 33,755 4,604 6,357 5,320 11,532 2,210 3,732 31,469 6,631 5,767 6,485 1,527 8,670 2,389

남은건수 10,004 1,273 944 1,594 3,736 814 1,643 6,537 1,007 1,356 1,087 568 1,585 934

남은비율 29.6 27.6 14.8 30 32.4 36.8 44 20.8 15.2 23.5 16.8 37.2 18.3 39.1 

2

계 17,350 1,579 3,699 2,625 6,614 907 1,926 16,875 3,689 2,778 3,654 689 5,112 953

남은건수 3,012 271 293 375 1,298 224 551 1,800 297 301 317 180 423 282

남은비율 17.4 17.2 7.9 14.3 19.6 24.7 28.6 10.7 8.1 10.8 8.7 26.1 8.3 29.6 

3

계 29,883 2,758 7,011 4,362 11,445 1,213 3,094 35,438 8,852 6,854 7,005 835 10,453 1,439

남은건수 6,697 743 1,208 808 2,246 515 1,177 6,539 1,399 1,207 1,310 430 1,472 721

남은비율 22.4 26.9 17.2 18.5 19.6 42.5 38 18.5 15.8 17.6 18.7 51.5 14.1 50.1 

4

계 588 54 127 76 187 51 93 1,079 254 223 210 59 243 90

남은건수 168 17 31 23 48 22 27 240 48 49 29 24 48 42

남은비율 28.6 31.5 24.4 30.3 25.7 43.1 29 22.2 18.9 22.0 13.8 40.7 19.8 46.7 

5

계 2,095 200 399 373 766 102 255 2,065 491 316 470 109 556 123

남은건수 707 57 95 115 273 37 130 786 223 113 149 47 198 56

남은비율 33.7 28.5 23.8 30.8 35.6 36.3 51 38.1 45.4 35.8 31.7 43.1 35.6 45.5 

6

계 281 23 34 43 141 9 31 383 146 53 62 5 102 15

남은건수 114 9 13 19 43 5 25 196 74 27 33 3 49 10

남은비율 40.6 39.1 38.2 44.2 30.5 55.6 80.6 51.2 50.7 50.9 53.2 60.0 48.0 66.7 

7

계 1,507 169 322 158 422 189 247 1,105 196 142 241 124 259 143

남은건수 452 76 81 51 103 68 73 309 46 36 51 50 53 73

남은비율 30 45 25.2 32.3 24.4 36 29.6 28.0 23.5 25.4 21.2 40.3 20.5 51.0 

8

계 2 2 9 5 2 2

남은건수 1 1 1 1

남은비율 50 50 11.1 50.0 

9

계 64 7 8 23 19 4 3 42 6 10 13 1 10 2

남은건수 25 4 1 12 8 18 3 2 7 6

남은비율 39.1 57.1 12.5 52.2 42.1 42.9 50.0 20.0 53.8 60.0 

10

계 1,008 176 207 152 350 50 73 1,032 318 209 110 28 325 42

남은건수 497 80 99 81 155 34 48 486 125 95 55 19 162 30

남은비율 49.3 45.5 47.8 53.3 44.3 68 65.8 47.1 39.3 45.5 50.0 67.9 49.8 71.4 

11

계 309 27 49 68 125 13 27 381 114 77 44 3 127 16

남은건수 168 13 27 35 65 8 20 186 56 31 22 1 66 10

남은비율 54.4 48.1 55.1 51.5 52 61.5 74.1 48.8 49.1 40.3 50.0 33.3 52.0 62.5 

12

계 11 1 1 6 3 13 4 5 1 3

남은건수 3 1 2 5 2 1 2

남은비율 27.3 100 33.3 38.5 50.0 20.0 66.7 

13

계 44 3 8 6 22 5 532 157 78 59 11 205 22

남은건수 31 3 5 3 17 3 256 85 32 31 7 84 17

남은비율 70.5 100 62.5 50 77.3 60 48.1 54.1 41.0 52.5 63.6 41.0 77.3 

14

계 517 111 99 71 146 33 57 752 100 125 74 32 314 107

남은건수 268 61 42 35 78 17 35 378 50 58 32 20 162 56

남은비율 51.8 55 42.4 49.3 53.4 51.5 61.4 50.3 50.0 46.4 43.2 62.5 51.6 52.3 

<  2-19> 행 료  주(가 주) 비매칭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

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

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13:

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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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매칭 시험조사 자료의 항목별 특성분석

매칭에 이용된 제2차 시험조사 자료는 78,359건이며,이 65,267건이 매

칭되어 13,092건이 남게 되었다.매칭에 이용된 제3차 시험조사 자료는

91,365건이며,73,438건이 매칭되어 17,927건이 남게 되었다.

매칭에 이용된 시험조사 자료에서 성별이 2차,3차 자료가 남자인 경우는

각각16.4%,20.4% 여자인 경우는 16.8%,18.8%가 실존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체들로 집계되었다(<표 2-20>).연령의 경우는 행정자료에서와 같이 20

와 70 이상에서 실존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체들의 비율이 20.8%,24.1%

로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는 등록되었지만 실존하지 않는 개체들인

행정자료의 비매칭율 34.6%,31.4%보다는 낮지만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비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21>).세 주와의 계는

기타 친인척,기타 동거인 경우에 실존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개체들의 비율

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2-22>).

　

　
　

총계 남자 여자 미상

계
남은

건수

남은

비율
계

남은

건수

남은

비율
계

남은

건수

남은

비율
계

남은

건수

남은

비율

2차

조사

자료

체 78,359 13,092 16.7 38,576 6,316 16.4 39,660 6,663 16.8 123 113 91.9

범천1동 9,399 2,294 24.4 4,387 1,018 23.2 5,010 1,274 25.4 2 2 100

명장1동 16,924 1,443 8.5 8,180 649 7.9 8,696 746 8.6 48 48 100

기흥동 11,925 1,795 15.1 6,016 958 15.9 5,908 837 14.2 1

남동 28,709 5,007 17.4 14,316 2,467 17.2 14,344 2,498 17.4 49 42 85.7

묵호동 3,971 932 23.5 1,922 412 21.4 2,044 515 25.2 5 5 100

인제읍 7,431 1,621 21.8 3,755 812 21.6 3,658 793 21.7 18 16 88.9

3차

조사

자료

체 91,327 17,899 19.6 45,688 9,329 20.4 45,639 8,570 18.8

문흥1동 21,566 4,028 18.7 10,620 2,064 19.4 10,946 1,964 17.9

월곡1동 16,345 3,017 18.5 8,120 1,543 19 8,225 1,474 17.9

교동 17,703 2,393 13.5 8,790 1,225 13.9 8,913 1,168 13.1

소이면 3,176 1,102 34.7 1,653 588 35.6 1,523 514 33.7

활천동 27,701 5,630 20.3 13,911 2,886 20.7 13,790 2,744 19.9

거류면 4,836 1,729 35.8 2,594 1,023 39.4 2,242 706 31.5

<  2-20> 시험 사 료  별 비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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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조사 지역 3차 시험 조사 지역

체 범천 명장 기흥 남 묵호 인제 체 문흥 월곡 교동 소이 활천 거류

총계

계 78,359 9,399 16,924 11,925 28,709 3,971 7,431 91,365 21,575 16,361 17,707 3,176 27,704 4,842

남은건수 13,092 2,294 1,443 1,795 5,007 932 1,621 17,927 4,032 3,032 2,397 1,102 5,633 1,731

남은비율 16.7 24.4 8.5 15.1 17.4 23.5 21.8 19.6 18.7 18.5 13.5 34.7 20.3 35.7 

1~9세

계 7,972 386 942 1,940 3,626 245 833 8,920 1,938 1,638 2,264 156 2,642 282

남은건수 999 72 173 255 368 30 101 1,079 286 198 253 38 217 87

남은비율 12.5 18.7 18.4 13.1 10.1 12.2 12.1 12.1 14.8 12.1 11.2 24.4 8.2 30.9 

10~19

세

계 9,486 779 2,347 1,276 3,774 313 997 16,089 4,225 3,240 2,951 241 5,009 423

남은건수 736 83 107 87 334 48 77 1,400 364 278 205 27 443 83

남은비율 7.8 10.7 4.6 6.8 8.9 15.3 7.7 8.7 8.6 8.6 6.9 11.2 8.8 19.6 

20~29

세

계 9,614 1,914 2,542 1,217 3,113 323 505 12,213 2,893 2,235 1,495 179 4,821 590

남은건수 2,003 760 184 290 593 65 111 4,301 617 568 263 74 2,429 350

남은비율 20.8 39.7 7.2 23.8 19 20.1 22 35.2 21.3 25.4 17.6 41.3 50.4 59.3 

30~39

세

계 14,475 1,676 2,070 3,087 5,961 510 1,171 14,446 3,026 2,678 3,257 240 4,505 740

남은건수 2,385 528 165 372 995 99 226 3,029 716 607 435 112 801 358

남은비율 16.5 31.5 8 12.1 16.7 19.4 19.3 21.0 23.7 22.7 13.4 46.7 17.8 48.4 

40~49

세

계 12,801 1,325 2,915 1,756 5,052 459 1,294 18,350 4,431 3,445 3,479 458 5,920 617

남은건수 2,133 301 263 233 918 125 293 3,309 913 699 482 187 800 228

남은비율 16.7 22.7 9 13.3 18.2 27.2 22.6 18.0 20.6 20.3 13.9 40.8 13.5 37.0 

50~59

세

계 11,127 1,380 3,259 1,139 3,629 646 1,074 10,769 2,922 1,791 2,182 559 2,716 599

남은건수 2,088 226 269 243 872 167 311 2,229 654 352 373 218 471 161

남은비율 18.8 16.4 8.3 21.3 24 25.9 29 20.7 22.4 19.7 17.1 39.0 17.3 26.9 

60~69

세

계 7,359 1,076 1,796 829 2,163 749 746 5,509 1,258 687 1,108 540 1,249 667

남은건수 1,398 176 151 169 503 182 217 1,137 239 150 160 157 260 171

남은비율 19 16.4 8.4 20.4 23.3 24.3 29.1 20.6 19.0 21.8 14.4 29.1 20.8 25.6 

70~79

세

계 4,097 665 763 505 1,025 554 585 3,756 652 461 717 586 665 675

남은건수 988 108 89 111 311 163 206 1,006 176 128 153 198 150 201

남은비율 24.1 16.2 11.7 22 30.3 29.4 35.2 26.8 27.0 27.8 21.3 33.8 22.6 29.8 

80~89

세

계 1,287 185 260 157 327 158 200 1,154 201 152 213 198 154 236

남은건수 328 37 37 30 99 52 73 374 59 37 59 86 49 84

남은비율 25.5 20 14.2 19.1 30.3 32.9 36.5 32.4 29.4 24.3 27.7 43.4 31.8 35.6 

90세

이상

계 141 13 30 19 39 14 26 159 29 34 41 19 23 13

남은건수 34 3 5 5 14 1 6 63 8 15 14 5 13 8

남은비율 24.1 23.1 16.7 26.3 35.9 7.1 23.1 39.6 27.6 44.1 34.1 26.3 56.5 61.5 

<  2-21> 시험 사 료  연  비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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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조사 지역 3차 시험 조사 지역

체 범천 명장 기흥 남 묵호 인제 체 문흥 월곡 교동 소이 활천 거류

계 78,190 9,386 16,862 11,907 28,661 3,966 7,408 89,712 21,535 16,261 17,681 3,132 26,295 4,808

남은건수 12,930 2,281 1,381 1,778 4,964 927 1,599 16,280 3,992 2,933 2,372 1,060 4,226 1,697

남은비율 16.5 24.3 8.2 14.9 17.3 23.4 21.6 18.1 18.5 18 13.4 33.8 16.1 35.3

1

계 27,749 4,685 5,837 3,948 8,799 1,773 2,707 30,582 6,689 5,405 6,018 1,397 9,001 2,072

남은건수 5,601 1,458 578 584 1,775 462 744 7,157 1,586 1,311 950 489 2,122 699

남은비율 20.2 31.1 9.9 14.8 20.2 26.1 27.5 23.4 23.7 24.3 15.8 35 23.6 33.7

2

계 17,906 1,691 3,834 2,754 6,783 947 1,897 20,335 4,967 3,445 4,303 781 5,798 1,041

남은건수 2,939 312 327 391 1,262 218 429 3,502 979 608 596 252 749 318

남은비율 16.4 18.5 8.5 14.2 18.6 23 22.6 17.2 19.7 17.6 13.9 32.3 12.9 30.5

3

계 25,967 2,254 6,203 4,007 10,472 849 2,182 32,701 8,770 6,413 6,312 484 9,794 928

남은건수 2,463 243 317 376 1,177 138 212 3,301 1,049 645 558 75 766 208

남은비율 9.5 10.8 5.1 9.4 11.2 16.3 9.7 10.1 12 10.1 8.8 15.5 7.8 22.4

4

계 560 42 114 76 238 42 48 288 48 45 58 23 66 48

남은건수 136 7 19 20 64 13 13 97 17 10 18 11 20 21

남은비율 24.3 16.7 16.7 26.3 26.9 31 27.1 33.7 35.4 22.2 31 47.8 30.3 43.8

5

계 2,151 172 337 358 911 134 239 2,077 385 309 501 183 574 125

남은건수 614 28 64 99 308 46 69 605 121 103 113 78 151 39

남은비율 28.5 16.3 19 27.7 33.8 34.3 28.9 29.1 31.4 33.3 22.6 42.6 26.3 31.2

6

계 280 23 30 42 154 12 19 295 80 46 54 11 99 5

남은건수 75 5 3 9 48 2 8 98 28 14 18 7 29 2

남은비율 26.8 21.7 10 21.4 31.2 16.7 42.1 33.2 35 30.4 33.3 63.6 29.3 40

7

계 1,357 141 286 160 487 131 152 935 177 138 196 87 221 116

남은건수 188 18 27 24 85 18 16 184 47 20 33 21 34 29

남은비율 13.9 12.8 9.4 15 17.5 13.7 10.5 19.7 26.6 14.5 16.8 24.1 15.4 25

8

계 25 2 2 3 6 6 6 9 3 1 4 1

남은건수 6 1 2 2 1 4 3 1

남은비율 24 33.3 33.3 33.3 16.7 44.4 100.0 100.0 

9

계 53 7 7 11 18 5 5 46 7 17 8 2 11 1

남은건수 16 2 1 3 9 1 10 1 4 2 1 2

남은비율 30.2 28.6 14.3 27.3 50 20 21.7 14.3 23.5 25 50 18.2

10

계 897 183 110 161 378 24 41 870 249 213 100 26 264 18

남은건수 289 98 14 41 105 10 21 314 97 81 34 14 76 12

남은비율 32.2 53.6 12.7 25.5 27.8 41.7 51.2 36.1 39 38 34 53.8 28.8 66.7

11

계 210 28 30 37 89 16 10 240 46 61 39 3 78 13

남은건수 51 9 12 8 13 5 4 66 12 20 10 2 17 5

남은비율 24.3 32.1 40 21.6 14.6 31.3 40 27.5 26.1 32.8 25.6 66.7 21.8 38.5

12

계 19 1 3 5 10 42 13 8 13 7 1

남은건수 4 2 2 10 5 3 1 1

남은비율 21.1 40 20 23.8 38.5 37.5 7.7 14.3

13

계 348 32 39 65 177 12 23 276 69 56 39 6 93 13

남은건수 111 10 11 20 49 5 16 113 29 32 18 3 27 4

남은비율 31.9 31.3 28.2 30.8 27.7 41.7 69.6 40.9 42 57.1 46.2 50 29 30.8

14

계 668 125 30 280 139 15 79 1,016 35 102 39 129 285 426

남은건수 437 91 8 200 65 8 65 819 21 79 20 107 232 360

남은비율 65.4 72.8 26.7 71.4 46.8 53.3 82.3 80.6 60 77.5 51.3 82.9 81.4 84.5

<  2-22> 시험 사 료  주 비매칭 

*1: 주, *2: 주  우 , *3: , *4:  우 , *5: 주  , *6: 우  , *7: , 그 

우 , *8: , 그 우 , *9: , *10: 매, 그 우 , *11: 매  , 그 우 , *12:  

매, 그 우 , *13: 타 친 척, *14: 타동거

2.주택

가.비 매칭 행정자료의 항목별 특성분석

제2차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는 건축물 장 자료는 25,130건이며,이

17,890건이 매칭되어 7,240건이 남게 되었다.제3차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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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 장 자료는 24,448건이며,24,433건이 매칭되어 2,462건이 남게 되

었다.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고 남은 건축물 장 자료는 주택종류가 아 트

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면 은 46m2미만,건축연도는 90년 인 경우에

등록은 돼있으나 실존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23>).

  

　 　 　 2차시험조사자료 3차시험조사자료

　 　 　 체
범천

동

명장

동

기흥

동

남

동

묵호

동

인제

읍
체

문흥

동

월곡

동
교동

소이

면

활천

동
거류면

주택

종류

체

계 25,130 3,007 4,129 4,271 8,536 2,473 2,714 26,895 5,446 4,043 5,935 1,694 7,369 2,408

남은건수 7,240 704 357 752 2,836 1,282 1,309 2,462 156 145 216 606 498 841

남은비율 28.8 23.4 8.6 17.6 33.2 51.8 48.2 9.2 2.9 3.6 3.6 35.8 6.8 34.9

일반

주택

계 6,545 703 1,131 294 776 1,758 1,883 4,350 30 355 850 1,124 205 1,786

남은건수 3,247 389 62 166 530 1,004 1,096 1,625 12 8 179 577 59 790

남은비율 49.6 55.3 5.5 56.5 68.3 57.1 58.2 37.4 40.0 2.3 21.1 51.3 28.8 44.2

단독

주택　

계 740 143 304 31 91 76 95 1,382 519 575 133 25 98 32

남은건수 237 44 15 23 68 37 50 336 138 122 6 10 45 15

남은비율 32.0 30.8 4.9 74.2 74.7 48.7 52.6 24.3 26.6 21.2 4.5 40.0 45.9 46.9

APT

계 11,957 1,868 889 3,468 4,748 562 422 18,306 4,882 3,058 4,396 456 5,029 485

남은건수 835 145 16 313 69 211 81 45 1 2 6 1 24 11

남은비율 7.0 7.8 1.8 9.0 1.5 37.5 19.2 0.2 0.0 0.1 0.1 0.2 0.5 2.3

집합

주택　

계 4,944 258 920 476 2,921 77 292 2,857 15 55 556 89 2,037 105

남은건수 2,827 123 175 248 2,169 30 82 456 5 13 25 18 370 25

남은비율 57.2 47.7 19.0 52.1 74.3 39.0 28.1 16.0 33.3 23.6 4.5 20.2 18.2 23.8

그외

주택

계 944 35 885 2 22

남은건수 94 3 89 2 0

남은비율 10.0 8.6 10.1 100.0 　 　 0.0

면

　

체

계 25,130 3,007 4,129 4,271 8,536 2,473 2,714 26,895 5,446 4,043 5,935 1,694 7,369 2,408

남은건수 7,240 704 357 752 2,836 1,282 1,309 2,462 156 145 216 606 498 841

남은비율 28.8 23.4 8.6 17.6 33.2 51.8 48.2 9.2 2.9 3.6 3.6 35.8 6.8 34.9

46m
2

미만

계 4,629 1,527 630 310 308 1,330 524 1,763 8 4 585 264 429 473

남은건수 2,221 455 138 88 262 935 343 510 5 3 67 139 58 238

남은비율 48.0 29.8 21.9 28.4 85.1 70.3 65.5 28.9 62.5 75.0 11.5 52.7 13.5 50.3

96m
2

미만

계 16,108 1,227 2,298 3,480 6,498 1,007 1,598 20,765 4,116 3,189 4,526 1,277 5,981 1,676

남은건수 3,927 168 179 433 2,193 302 652 1,423 11 31 112 394 352 523

남은비율 24.4 13.7 7.8 12.4 33.7 30.0 40.8 6.9 0.3 1.0 2.5 30.9 5.9 31.2

96m2

이상

계 4,393 253 1,201 481 1,730 136 592 4,367 1,322 850 824 153 959 259

남은건수 1,092 81 40 231 381 45 314 529 140 111 37 73 88 80

남은비율 24.9 32.0 3.3 48.0 22.0 33.1 53.0 12.1 10.6 13.1 4.5 47.7 9.2 30.9

건축

연도

체　

계 25,130 3,007 4,129 4,271 8,536 2,473 2,714 26,895 5,446 4,043 5,935 1,694 7,369 2,408

남은건수 7,240 704 357 752 2,836 1,282 1,309 2,462 156 145 216 606 498 841

남은비율 28.8 23.4 8.6 17.6 33.2 51.8 48.2 9.2 2.9 3.6 3.6 35.8 6.8 34.9

2000

년 　

계 11,278 1,340 236 2,413 5,846 466 977 3,921 69 98 2,018 77 973 686

남은건수 2,462 119 14 264 1,570 84 411 323 42 71 19 40 80 71

남은비율 21.8 8.9 5.9 10.9 26.9 18.0 42.1 8.2 60.9 72.4 0.9 51.9 8.2 10.3

1990

년

계 6,082 84 1,094 1,628 2,294 430 552 18,727 5,363 3,120 3,255 711 5,963 315

남은건수 1,798 13 39 345 970 237 194 787 107 69 34 101 367 109

남은비율 29.6 15.5 3.6 21.2 42.3 55.1 35.1 4.2 2.0 2.2 1.0 14.2 6.2 34.6

1990

이 　

계 5,661 1,451 2,758 175 175 890 212 4,027 14 825 662 906 213 1,407

남은건수 1,548 466 303 108 118 483 70 1,352 7 5 163 465 51 661

남은비율 27.3 32.1 11.0 61.7 67.4 54.3 33.0 33.6 50.0 0.6 24.6 51.3 23.9 47.0

락　

계 2,109 132 41 55 221 687 973

남은건수 1,432 106 1 35 178 478 634

남은비율 67.9 80.3 2.4 63.6 80.5 69.6 65.2

<  2-23> 행 료  비매칭 주택항 특 별 

나.비 매칭 시험조사 자료의 항목별 특성분석

제2차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는 건축물 장 자료는 24,448건이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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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0건이 매칭되어 6,558건이 남게 되었다.제3차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

는 건축물 장 자료는 26,970건이며,24,433건이 매칭되어 2,537건이 남게 되

었다.건축물 장 자료와 매칭되고 남은 시험조사 자료는 주택종류가 아 트

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면 은 46m2미만,건축연도는 90년 인 경우에

실존하나 등록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24>).단,제3차

시험조사 자료에서 실존하나 등록되지 않은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

다.

 

　 　 　 2차시험조사자료 3차시험조사자료

　 　 　 체
범천

동

명장

동

기흥

동

남

동

묵호

동

인제

읍
체

문흥

동

월곡

동
교동

소이

면

활천

동
거류면

주택

종류

체

계 24,448 3,786 4,101 3,877 8,281 1,750 2,653 26,970 5,470 3,983 5,926 1,805 7,444 2,342 

남은건수 6,558 1,483 329 358 2,581 559 1,248 2,537  180 85 207 717 573 775 

남은비율 26.8 39.2 8.0 9.2 31.2 31.9 47.0 9.4 3.3 2.1 3.5 39.7 7.7 33.1 

일반

주택

계 3,931 320 380 227 546 1,161 1,297 4,238 44 395 741 1,250 174 1,634 

남은건수 1,725 205 29 111 349 416 615 1,552 5 14 163 679 48 643 

남은비율 43.9 64.1 7.6 48.9 63.9 35.8 47.4 36.6 11.4 3.5 22.0 54.3 27.6 39.4 

단독

주택　

계 2,352 692 1,069 29 213 89 260 1,617 471 497 337 32 215 65 

남은건수 723 360 29 15 134 33 152 358 122 68 35 21 77 35 

남은비율 30.7 52.0 2.7 51.7 62.9 37.1 58.5 22.1 25.9 13.7 10.4 65.6 35.8 53.8 

APT

계 11,786 1,806 1,208 3,182 4,682 411 497 18,657 4,882 3,056 4,729 454 4,991 545 

남은건수 343 84 5 32 5 60 157 106 1 0 1 0 34 70 

남은비율 2.9 4.7 0.4 1.0 0.1 14.6 31.6 0.6 0.0 0.0 0.0 0.0 0.7 12.8 

집합

주택　

계 5,256 233 1,404 423 2,714 61 421 2,400 60 31 115 63 2,063 68 

남은건수 2,775 100 256 191 2,006 26 196 495 47 3 6 13 413 13 

남은비율 52.8 42.9 18.2 45.2 73.9 42.6 46.6 20.6 78.3 9.7 5.2 20.6 20.0 19.1 

그외

주택

계 1,123 735 40 16 126 28 178 58 13 4 4 6 1 30 

남은건수 992 734 10 9 87 24 128 26 5 0 2 4 1 14 

남은비율 88.3 99.9 25.0 56.3 69.0 85.7 71.9 44.8 38.5 0.0 50.0 66.7 100.0 46.7 

면

　

체

계 24,448 3,786 4,101 3,877 8,281 1,750 2,653 26,970 5,470 3,983 5,926 1,805 7,444 2,342 

남은건수 6,558 1,483 329 358 2,581 559 1,248 2,537  180 85 207 717 573 775 

남은비율 26.8 39.2 8.0 9.2 31.2 31.9 47.0 9.4 3.3 2.1 3.5 39.7 7.7 33.1 

46m
2

미만

계 3,578 1,929 564 250 223 216 396 1,144 36 4 494 61 363 186 

남은건수 1,596 977 57 27 158 102 275 201 31 1 25 42 28 74 

남은비율 44.6 50.6 10.1 10.8 70.9 47.2 69.4 17.6 86.1 25.0 5.1 68.9 7.7 39.8 

96m
2

미만

계 15,995 1,478 2,348 3,255 6,137 1,253 1,524 20,127 4,116 3,114 4,450 1,056 5,860 1,531 

남은건수 3,672 348 235 205 1,884 359 641 1,447 15 6 128 445 383 470 

남은비율 23.0 23.5 10.0 6.3 30.7 28.7 42.1 7.2 0.4 0.2 2.9 42.1 6.5 30.7 

96m2

이상

계 4,875 379 1,189 372 1,921 281 733 4,318 1,293 804 657 256 1,042 266 

남은건수 1,290 158 37 126 539 98 332 555 123 76 38 126 114 78 

남은비율 26.5 41.7 3.1 33.9 28.1 34.9 45.3 13 10 9 6 49 11 29 

건축

연도

체　

계 24,448 3,786 4,101 3,877 8,281 1,750 2,653 1,381 25 61 325 432 179 359 

남은건수 6,558 1,483 329 358 2,581 559 1,248 334 11 2 16 104 48 153 

남은비율 26.8 39.2 8.0 9.2 31.2 31.9 47.0 24.2 44.0 3.3 4.9 24.1 26.8 42.6 

2000

년 　

계 11,459 1,890 236 2,234 5,655 472 972 26,970 5,470 3,983 5,926 1,805 7,444 2,342 

남은건수 2,581 659 12 82 1,391 58 379 2,537  180 85 207 717 573 775 

남은비율 22.5 34.9 5.1 3.7 24.6 12.3 39.0 9.4 3.3 2.1 3.5 39.7 7.7 33.1 

1990

년

계 6,134 168 1,127 1,469 2,261 382 727 3,951 61 83 1,761 197 1,045 804 

남은건수 1,733 75 53 185 946 144 330 461 33 56 17 98 94 163 

남은비율 28.3 44.6 4.7 12.6 41.8 37.7 45.4 11.7 54.1 67.5 1.0 49.7 9.0 20.3 

1990

이 　

계 6,328 1,639 2,692 157 231 868 741 18,635 5,372 2,996 3,231 760 5,849 427 

남은건수 1,866 661 252 81 152 333 387 1,006 132 21 35 278 399 141 

남은비율 29.5 40.3 9.4 51.6 65.8 38.4 52.2 5.4 2.5 0.7 1.1 36.6 6.8 33.0 

락　

계 527 89 46 17 134 28 213 3,029 12 840 609 416 399 753 

남은건수 378 88 12 10 92 24 152 735 4 6 137 237 33 318 

남은비율 71.7 98.9 26.1 58.8 68.7 85.7 71.4 24.3 33.3 0.7 22.5 57.0 8.3 42.2 

<  2-24> 사 료  비 매칭 주택항 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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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결론

1장에서 얻은 매칭 결과 정확 매칭된 개체들을 제외한 매칭되었다고

단된 개체들이 어떤 항목에서 어떠한 형태의 상이한 값을 갖고 있는지를

특성별,집단별로 분석하 다.결과,인구부분의 S+M단계 항목별 불일치(2차

자료/3차 자료)는 성별은 0.7%/0.5%,생년에서는 17.3%/20.4%,세 주와의

계에서는 9.3%/9.1%로 나타났고,W단계에서는 항목별 불일치는 2차 자료

에서는 세 주와의 계가 14.3%,생년에서는 2차 자료에서는 95.5%로 나타

났고,3차 자료는 세 주와의 계가 20.6%,성별이 0.6%로 나타났다.

주택부분의 S+M단계 항목별 불일치(2차 자료/3차 자료)는 주택종류는

13.6%/5.8%,면 은 19.6%/38.3%,건축연도는 11%/11.9%로 나타났다.

분석 목 과 방향은 시험조사 자료에 포함된 개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에 한 정보가 맞다고 보았을 때 행정정보의 품질에 한 항목별 특징

을 악하여 차후 효과 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한편 행정자료,조사자료에서 매칭되지 않은 개체들 각각에 해 항목별

분석을 실시하여 매칭되지 않은 개체들의 특성을 밝혔다.

우선 행정자료부분의 인구부분 검토 결과를 보면 2차 자료의 비매칭은

25.3%로 나타났다.성별에서는 남자 27.2%,여자 23.4%로 나타났고,연령

가 높을수록 비매칭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세 주와의 계는 기타 친인

척과 동거인의 경우 높은 비매칭률을 보 다.

3차 자료의 행정자료의 비매칭은 19.5%로 나타났다.성별은 남자 20.8%,

여자 18.1%로 나타났고,연령 가 높을수록 비매칭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 주와의 계는 세 주의 배우자,자녀,증손자녀,그 배우자의 경우는 비

매칭률이 다소 낮았고 그 외의 경우는 비매칭률이 비교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행정자료부분의 주택부분 검토 결과를 보면 2차 자료는 28.8%,3

차 자료는 9.2%로 나타났고,주택종류가 일반주택인 경우 비매칭률이 높았

고,면 에서는 면 이 작을수록 비매칭률이 높았다.건축연도는 오래된 것

일 수록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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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정책 건의사항

본 장에서는 매칭되었다고 단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항목의 불일치 내용

을 분석하여 행정자료의 오류유형,조사항목에 한 행정 개념의 차이 등

을 분석하고 특히 이러한 상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

고자 하 다. 한 매칭되지 않는다고 단된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자료

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자료를 기 으로 할 때 해당지역에 존재하지 않는

개체들의 특성을 조사하 다.조사결과 면단 와 동단 에서 다소간의 차이

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 상지역이 12개 읍면동으로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규칙성까지 찾아낼 수 없었다.따라서 1장에서 제안한 효율 매칭작

업에 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매칭결과 역시 본 연구를 수행할 때 보다 빨

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칭 상지역을 확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때 요한 이슈는 매칭 상지역을 선정하는 기 ,방법이 된다.

본 연구의 상이었던 12개 읍면동의 경우도 이들의 선정 기 에 한 구체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불일치,비(非)매칭 특성과 지역의 특성 사이

의 계를 지역 크기인 읍,면,동 특성만 사용하게 되었다.따라서 매칭 상

지역을 선정하는 기 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3장에서 다루는 추정을

한 표본조사와도 련되어 있어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 가지 이슈는 불일치 항목의 참값에 한 사후조사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에는 조사자료가 참값이라고 가정을 갖고 진행하 으나

진행과정에서 꼭 그 지는 않다는 정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따라서 행

정자료를 기반으로 센서스가 진행될 경우 행정자료의 항목별 값에 한 신

뢰도를 하여 매칭된 것으로 단된 자료 불일치 항목을 포함한 개체에

한 실제조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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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매칭 자료의 교차표

비매칭된 자료들에 하여 항목들의 교차표를 살펴 으로써 앞에서의 불

일치 분석을 구체 으로 살펴본다.

1.인구

가.2차 시험조사 지역 조사자료

인구에서의 비매칭 개체들에 하여 연령 와 성별,가구주 계와 연령

,성별과 가구주 계에 하여 교차표를 그려 보았다.

연령 와 성별을 살펴보면 비매칭된 개체들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이 보

이고 있다.하지만 남자 1-9세,10-19세,30-39세,40-49세는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계와 연령의 교차표를 살펴보면 비(非)매칭 비율이 가장 높은

가구주 계14(기타 동거인)에서는 20 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가구주 계

에서 가장 매칭이 잘 된 가구주 계코드 3에서도 20 가 가장 많이 나타났

다.비매칭된 자료의 수가 가장 많은 가구주 계1(가구주)을 보면 50 가 가

장 많고 그다음으로 40 30 가 많이 나타났다.

가구주 계와 성별은 가구주 계 별로 성별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가구주 계1의 세 주는 남자의 비율이 높고,가구주 계2의 세 주의

배우자는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가구주 계3(자녀)은 남자의 비율이

높으며,가구주 계와 연령 표를 보면 자녀 에서는 20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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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 남 여 　 총합계

1~9

109 500 390 999

(0.8) (3.8) (3.0) (7.6)

(0.1) (0.6) (0.5) (1.3)

10~19

　 374 362 736

　 (2.9) (2.8) (5.6)

　 (0.5) (0.5) (0.9)

20~29

1 910 1,092 2,003

(0.0) (7.0) (8.3) (15.3)

(0.0) (1.2) (1.4) (2.6)

30~39

　 1,318 1,067 2,385

　 (10.1) (8.2) (18.2)

　 (1.7) (1.4) (3.0)

40~49

　 1,102 1,031 2,133

　 (8.4) (7.9) (16.3)

　 (1.4) (1.3) (2.7)

50~59

1 1,009 1,078 2,088

(0.0) (7.7) (8.2) (15.9)

(0.0) (1.3) (1.4) (2.7)

60~69

2 615 781 1,398

(0.0) (4.7) (6.0) (10.7)

(0.0) (0.8) (1.0) (1.8)

70~79

　 382 606 988

　 (2.9) (4.6) (7.5)

　 (0.5) (0.8) (1.3)

80~89

　 98 230 328

　 (0.7) (1.8) (2.5)

　 (0.1) (0.3) (0.4)

90  상

　 8 26 34

　 (0.1) (0.2) (0.3)

　 (0.0) (0.0) (0.0)

총합계

113 6,316 6,663 13,092

(0.9) (48.2) (50.9) (100.0)

(0.1) (8.1) (8.5) (16.7)

연  별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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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상
합계

1

111 5 661 1,080 1,143 1,154 742 535 162 8 5,601

(0.8) (0.0) (5.0) (8.2) (8.7) (8.8) (5.7) (4.1) (1.2) (0.1) (42.8)

(0.1) (0.0) (0.8) (1.4) (1.5) (1.5) (0.9) (0.7) (0.2) (0.0) (7.1)

2

42 1 170 576 754 743 438 191 24 　 2,939

(0.3) (0.0) (1.3) (4.4) (5.8) (5.7) (3.3) (1.5) (0.2) 　 (22.4)

(0.1) (0.0) (0.2) (0.7) (1.0) (0.9) (0.6) (0.2) (0.0) 　 (3.8)

3

521 636 735 446 96 24 5 　 　 　 2,463

(4.0) (4.9) (5.6) (3.4) (0.7) (0.2) (0.0) 　 　 　 (18.8)

(0.7) (0.8) (0.9) (0.6) (0.1) (0.0) (0.0) 　 　 　 (3.1)

4

3 　 26 70 28 7 1 1 　 　 136

(0.0) 　 (0.2) (0.5) (0.2) (0.1) (0.0) (0.0) 　 　 (1.0)

(0.0) 　 (0.0) (0.1) (0.0) (0.0) (0.0) (0.0) 　 　 (0.2)

5

4 　 　 　 4 93 160 214 121 18 614

(0.0) 　 　 　 (0.0) (0.7) (1.2) (1.6) (0.9) (0.1) (4.7)

(0.0) 　 　 　 (0.0) (0.1) (0.2) (0.3) (0.2) (0.0) (0.8)

6

　 　 　 　 　 10 24 28 11 2 75

　 　 　 　 　 (0.1) (0.2) (0.2) (0.1) (0.0) (0.6)

　 　 　 　 　 (0.0) (0.0) (0.0) (0.0) (0.0) (0.1)

7

104 54 26 3 1 　 　 　 　 　 188

(0.8) (0.4) (0.2) (0.0) (0.0) 　 　 　 　 　 (1.4)

(0.1) (0.1) (0.0) (0.0) (0.0) 　 　 　 　 　 (0.2)

8

3 2 1 　 　 　 　 　 　 　 6

(0.0) (0.0) (0.0) 　 　 　 　 　 　 　 (0.0)

(0.0) (0.0) (0.0) 　 　 　 　 　 　 　 (0.0)

9

　 　 　 　 　 　 　 5 5 6 16

　 　 　 　 　 　 　 (0.0) (0.0) (0.0) (0.1)

　 　 　 　 　 　 　 (0.0) (0.0) (0.0) (0.0)

10

2 11 119 90 45 12 5 5 　 　 289

(0.0) (0.1) (0.9) (0.7) (0.3) (0.1) (0.0) (0.0) 　 　 (2.2)

(0.0) (0.0) (0.2) (0.1) (0.1) (0.0) (0.0) (0.0) 　 　 (0.4)

11

12 11 22 5 1 　 　 　 　 　 51

(0.1) (0.1) (0.2) (0.0) (0.0) 　 　 　 　 　 (0.4)

(0.0) (0.0) (0.0) (0.0) (0.0) 　 　 　 　 　 (0.1)

12

1 　 　 　 1 1 1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1 4 36 25 18 14 10 　 3 　 111

(0.0) (0.0) (0.3) (0.2) (0.1) (0.1) (0.1) 　 (0.0) 　 (0.8)

(0.0) (0.0) (0.0) (0.0) (0.0) (0.0) (0.0) 　 (0.0) 　 (0.1)

14

40 12 205 88 41 29 12 8 2 　 437

(0.3) (0.1) (1.6) (0.7) (0.3) (0.2) (0.1) (0.1) (0.0) 　 (3.3)

(0.1) (0.0) (0.3) (0.1) (0.1) (0.0) (0.0) (0.0) (0.0) 　 (0.6)

　

155 　 2 2 1 1 　 1 　 　 16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999 736 2,003 2,385 2,133 2,088 1,398 988 328 34 13,092

(7.6) (5.6) (15.3) (18.2) (16.3) (15.9) (10.7) (7.5) (2.5) (0.3) (100.0)

(1.3) (0.9) (2.6) (3.0) (2.7) (2.7) (1.8) (1.3) (0.4) (0.0) (16.7)

가 주 계  연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13: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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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상 남 여 합계

1

14 3,875 1,712 5,601

(0.1) (29.6) (13.1) (42.8)

(0.0) (4.9) (2.2) (7.1)

2

　 213 2,726 2,939

　 (1.6) (20.8) (22.4)

　 (0.3) (3.5) (3.8)

3

3 1,405 1,055 2,463

(0.0) (10.7) (8.1) (18.8)

(0.0) (1.8) (1.3) (3.1)

4

　 25 111 136

　 (0.2) (0.8) (1.0)

　 (0.0) (0.1) (0.2)

5

　 128 486 614

　 (1.0) (3.7) (4.7)

　 (0.2) (0.6) (0.8)

6

　 8 67 75

　 (0.1) (0.5) (0.6)

　 (0.0) (0.1) (0.1)

7

　 84 104 188

　 (0.6) (0.8) (1.4)

　 (0.1) (0.1) (0.2)

8

1 3 2 6

(0.0) (0.0) (0.0) (0.0)

(0.0) (0.0) (0.0) (0.0)

9

　 2 14 16

　 (0.0) (0.1) (0.1)

　 (0.0) (0.0) (0.0)

10

　 129 160 289

　 (1.0) (1.2) (2.2)

　 (0.2) (0.2) (0.4)

11

　 24 27 51

　 (0.2) (0.2) (0.4)

　 (0.0) (0.0) (0.1)

12

1 2 1 4

(0.0) (0.0) (0.0) (0.0)

(0.0) (0.0) (0.0) (0.0)

13

　 60 51 111

　 (0.5) (0.4) (0.8)

　 (0.1) (0.1) (0.1)

14

　 317 120 437

　 (2.4) (0.9) (3.3)

　 (0.4) (0.2) (0.6)

(비어 )

94 41 27 162

(0.7) (0.3) (0.2) (1.2)

(0.1) (0.1) (0.0) (0.2)

합계

113 6,316 6,663 13,092

(0.9) (48.2) (50.9) (100.0)

(0.1) (8.1) (8.5) (16.7)

가 주 계  별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13: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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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차 시험조사 지역 행정자료

연령 와 성별의 교차표를 보면,시험 조사자료에서는 여자의 비매칭이 남

자의 비매칭 보다 많이 나타났지만 행정자료에서는 남자의 비매칭이 더 많

이 나타나고 있다.연령 비매칭 자료의 수가 가장 많은 20 를 살펴보

면 남자가 2,653건(4,352건 61%),여자가 1,699건(4,352건 39%)으로 남

자의 비매칭이 많이 나타났다.

가구주 계와 연령 를 살펴보면,20 행정자료 체 인구 에서 34.6%

가 매칭이 되지 않았다.매칭되지 않은 20 인구는 가구주와의 계가 3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구주 계가 1인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가구주 계가 1인 경우는 40 ,50 ,30 가 많이 나타났다.

가구주 계와 성별은 시험 조사자료와 마찬가지로 가구주 계 별로 성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구주 계가 3인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 남자는

4,027건(6,697건 60.1%),여자는 2,670건(6,697건 39.9%)으로 자녀는 남

자의 비율이 많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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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여 　 총합계

1~9

638 552 1,190

(2.9) (2.5) (5.4)

(0.7) (0.6) (1.4)

10~19

866 793 1,659

(3.9) (3.6) (7.5)

(1.0) (0.9) (1.9)

20~29

2,653 1,699 4,352

(12.0) (7.7) (19.7)

(3.0) (1.9) (5.0)

30~39

2,447 1,673 4,120

(11.0) (7.6) (18.6)

(2.8) (1.9) (4.7)

40~49

2,113 1,633 3,746

(9.5) (7.4) (16.9)

(2.4) (1.9) (4.3)

50~59

1,780 1,568 3,348

(8.0) (7.1) (15.1)

(2.0) (1.8) (3.8)

60~69

979 1,037 2,016

(4.4) (4.7) (9.1)

(1.1) (1.2) (2.3)

70~79

460 721 1,181

(2.1) (3.3) (5.3)

(0.5) (0.8) (1.4)

80~89

125 343 468

(0.6) (1.5) (2.1)

(0.1) (0.4) (0.5)

90  상

15 52 67

(0.1) (0.2) (0.3)

(0.0) (0.1) (0.1)

총합계

12,076 10,071 22,147

(54.5) (45.5) (100.0)

(13.8) (11.5) (25.3)

연  별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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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상
합계

1

2 16 973 2,080 2,370 2,251 1,319 713 253 27 10,004

(0.0) (0.1) (4.4) (9.4) (10.7) (10.2) (6.0) (3.2) (1.1) (0.1) (45.2)

(0.0) (0.0) (1.1) (2.4) (2.7) (2.6) (1.5) (0.8) (0.3) (0.0) (11.4)

2

1 94 608 854 821 437 175 20 2 3,012

(0.0) (0.4) (2.7) (3.9) (3.7) (2.0) (0.8) (0.1) (0.0) (13.6)

(0.0) (0.1) (0.7) (1.0) (0.9) (0.5) (0.2) (0.0) (0.0) (3.4)

3

958 1,408 2,882 1,071 305 68 5 6,697

(4.3) (6.4) (13.0) (4.8) (1.4) (0.3) (0.0) (30.2)

(1.1) (1.6) (3.3) (1.2) (0.3) (0.1) (0.0) (7.7)

4

17 80 52 19 168

(0.1) (0.4) (0.2) (0.1) (0.8)

(0.0) (0.1) (0.1) (0.0) (0.2)

5

1 1 14 84 187 238 156 26 707

(0.0) (0.0) (0.1) (0.4) (0.8) (1.1) (0.7) (0.1) (3.2)

(0.0) (0.0) (0.0) (0.1) (0.2) (0.3) (0.2) (0.0) (0.8)

6

18 36 33 22 5 114

(0.1) (0.2) (0.1) (0.1) (0.0) (0.5)

(0.0) (0.0) (0.0) (0.0) (0.0) (0.1)

7

170 147 117 17 1 452

(0.8) (0.7) (0.5) (0.1) (0.0) (2.0)

(0.2) (0.2) (0.1) (0.0) (0.0) (0.5)

8

1 1

(0.0) (0.0)

(0.0) (0.0)

9

6 13 6 25

(0.0) (0.1) (0.0) (0.1)

(0.0) (0.0) (0.0) (0.0)

10

2 17 139 184 93 42 16 4 497

(0.0) (0.1) (0.6) (0.8) (0.4) (0.2) (0.1) (0.0) (2.2)

(0.0) (0.0) (0.2) (0.2) (0.1) (0.0) (0.0) (0.0) (0.6)

11

40 45 67 13 3 168

(0.2) (0.2) (0.3) (0.1) (0.0) (0.8)

(0.0) (0.1) (0.1) (0.0) (0.0) (0.2)

12

1 1 1 3

(0.0) (0.0) (0.0) (0.0)

(0.0) (0.0) (0.0) (0.0)

13

6 3 8 5 1 5 1 1 1 3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

11 22 54 60 52 39 15 12 3 268

(0.0) (0.1) (0.2) (0.3) (0.2) (0.2) (0.1) (0.1) (0.0) (1.2)

(0.0) (0.0) (0.1) (0.1) (0.1) (0.0) (0.0) (0.0) (0.0) (0.3)

합계

1,190 1,659 4,352 4,120 3,746 3,348 2,016 1,181 468 67 22,147

(5.4) (7.5) (19.7) (18.6) (16.9) (15.1) (9.1) (5.3) (2.1) (0.3) (100.0)

(1.4) (1.9) (5.0) (4.7) (4.3) (3.8) (2.3) (1.4) (0.5) (0.1) (25.3)

가 주 계  연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13: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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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여 합계

1

6,968 3,036   10,004   

(31.5) (13.7) (45.2)

(8.0) (3.5) (11.4)

2

94   2,918 3,012 

(0.4) (13.2) (13.6)

(0.1) (3.3) (3.4)

3

4,027   2,670 6,697 

(18.2) (12.1) (30.2)

(4.6) (3.1) (7.7)

4

31   137 168 

(0.1) (0.6) (0.8)

(0.0) (0.2) (0.2)

5

162   545 707 

(0.7) (2.5) (3.2)

(0.2) (0.6) (0.8)

6

23   91 114 

(0.1) (0.4) (0.5)

(0.0) (0.1) (0.1)

7

247   205 452 

(1.1) (0.9) (2.0)

(0.3) (0.2) (0.5)

8

1 1

(0.0) (0.0)

(0.0) (0.0)

9

25 25 

(0.1) (0.1)

(0.0) (0.0)

10

293   204 497 

(1.3) (0.9) (2.2)

(0.3) (0.2) (0.6)

11

89   79 168 

(0.4) (0.4) (0.8)

(0.1) (0.1) (0.2)

12

3 3 

(0.0) (0.0)

(0.0) (0.0)

13

12   19 31 

(0.1) (0.1) (0.1)

(0.0) (0.0) (0.0)

14

130   138 268 

(0.6) (0.6) (1.2)

(0.1) (0.2) (0.3)

　 합계

12,076   10,071 22,147 

(54.5) (45.5) (100.0)

(13.8) (11.5) (25.3)

가 주 계  별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13: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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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차 시험조사 지역 조사자료

3차 조사지역의 시험 조사자료에서 비매칭 된 자료의 수는 17,927건이며

이를 성별과 연령 로 살펴보았다.비매칭 된 총 자료의 수 남자가 9,329

건(17,927건 52.0%)을 차지하여 남자의 비매칭 자료의 수가 많이 나타나

고 있다.비매칭 자료의 수가 가장 많은 20 를 살펴보면 가구주 계가1(가

구주)인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가구주 계3(자녀)가 많이 나타나고 있

다.가구주 계가 1(가구주)인 경우는 40 가 가장 많으며 30 가 그 다음으

로 나타났다.가구주 계와 성별을 살펴보면 세 주와 세 주의 배우자 다

음으로 남녀의 비율의 차이가 큰 경우는 가구주 계가 14(기타 동거인)인

경우이며 가구주 계가 14(기타 동거인)의 남자는 638건(819건 77.9%),

여자는 181건(819건 22.1%)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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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여 　 (비어 ) 총합계

1~9

564 504 11 1,079   

(3.1) (2.8) (0.1) (6.0)

(0.6) (0.6) (0.0) (1.2)

10~19

724   675 1 1,400 

(4.0) (3.8) (0.0) (7.8)

(0.8) (0.7) (0.0) (1.5)

20~29

2,177   2,119 5 4,301 

(12.1) (11.8) (0.0) (24.0)

(2.4) (2.3) (0.0) (4.7)

30~39

1,810   1,215 4 3,029 

(10.1) (6.8) (0.0) (16.9)

(2.0) (1.3) (0.0) (3.3)

40~49

1,849   1,457 3 3,309 

(10.3) (8.1) (0.0) (18.5)

(2.0) (1.6) (0.0) (3.6)

50~59

1,268   961 2,229 

(7.1) (5.4) (12.4)

(1.4) (1.1) (2.4)

60~69

506   631 1,137 

(2.8) (3.5) (6.3)

(0.6) (0.7) (1.2)

70~79

320   685 1 1,006 

(1.8) (3.8) (0.0) (5.6)

(0.4) (0.7) (0.0) (1.1)

80~89

91   282 1 374 

(0.5) (1.6) (0.0) (2.1)

(0.1) (0.3) (0.0) (0.4)

90  상

20   41 2 63 

(0.1) (0.2) (0.0) (0.4)

(0.0) (0.0) (0.0) (0.1)

총합계

9,329   8,570 28 17,927 

(52.0) (47.8) (0.2) (100.0)

(10.2) (9.4) (0.0) (19.6)

연  별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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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상
합계

1

16 24 1,152 1,457 1,887 1,317 602 509 173 20 7,157

(0.1) (0.1) (6.4) (8.1) (10.5) (7.3) (3.4) (2.8) (1.0) (0.1) (39.9)

(0.0) (0.0) (1.3) (1.6) (2.1) (1.4) (0.7) (0.6) (0.2) (0.0) (7.8)

2

7 2 261 781 1,135 728 347 216 22 3 3,502

(0.0) (0.0) (1.5) (4.4) (6.3) (4.1) (1.9) (1.2) (0.1) (0.0) (19.5)

(0.0) (0.0) (0.3) (0.9) (1.2) (0.8) (0.4) (0.2) (0.0) (0.0) (3.8)

3

844 1,146 916 307 64 18 2 　 　 4 3,301

(4.7) (6.4) (5.1) (1.7) (0.4) (0.1) (0.0) (0.0) (18.4)

(0.9) (1.3) (1.0) (0.3) (0.1) (0.0) (0.0) (0.0) (3.7)

4

　 　 27 43 19 7 1 　 　 　 97

(0.2) (0.2) (0.1) (0.0) (0.0) (0.5)

(0.0) (0.0) (0.0) (0.0) (0.0) (0.1)

5

1 1 1 　 10 59 139 222 153 19 605

(0.0) (0.0) (0.0) (0.1) (0.3) (0.8) (1.2) (0.9) (0.1) (3.4)

(0.0) (0.0) (0.0) (0.0) (0.1) (0.2) (0.2) (0.2) (0.0) (0.7)

6

　 　 　 1 3 7 15 45 20 7 98

(0.0) (0.0) (0.0) (0.1) (0.3) (0.1) (0.0) (0.5)

(0.0) (0.0) (0.0) (0.0) (0.0) (0.0) (0.0) (0.1)

7

101 58 22 3 　 　 　 　 　 　 184

(0.6) (0.3) (0.1) (0.0) (0.0) (0.0) (0.0) (0.0) (0.0) (0.0) (1.0)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0.2)

8

2 　 2 　 　 　 　 　 　 　 4

(0.0) (0.0) (0.0)

(0.0) (0.0) (0.0)

9

　 　 　 　 　 　 　 3 5 2 10

(0.0) (0.0) (0.0) (0.1)

(0.0) (0.0) (0.0) (0.0)

10

1 18 169 82 30 10 1 3 　 　 314

(0.0) (0.1) (0.9) (0.5) (0.2) (0.1) (0.0) (0.0) (0.0) (0.0) (1.8)

(0.0) (0.0) (0.2) (0.1) (0.0) (0.0) (0.0) (0.0) (0.0) (0.0) (0.3)

11

16 22 19 6 2 1 　 　 　 　 66

(0.1) (0.1) (0.1) (0.0) (0.0) (0.0) (0.4)

(0.0) (0.0) (0.0) (0.0) (0.0) (0.0) (0.1)

12

　 　 4 2 3 1 　 　 　 　 10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13

10 16 42 18 15 7 3 1 1 　 113

(0.1) (0.1) (0.2) (0.1) (0.1) (0.0) (0.0) (0.0) (0.0)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14

9 8 421 224 89 49 17 2 　 819

(0.1) (0.0) (2.3) (1.2) (0.5) (0.3) (0.1) (0.0) (4.6)

(0.0) (0.0) (0.5) (0.2) (0.1) (0.1) (0.0) (0.0) (0.9)

(비어

)

72 105 1,265 105 52 25 10 5 　 8 1,647

(0.4) (0.6) (7.1) (0.6) (0.3) (0.1) (0.1) (0.0) (0.0) (9.2)

(0.1) (0.1) (1.4) (0.1) (0.1) (0.0) (0.0) (0.0) (0.0) (1.8)

합계

1,079 1,400 4,301 3,029 3,309 2,229 1,137 1,006 374 63 17,927

(6.0) (7.8) (24.0) (16.9) (18.5) (12.4) (6.3) (5.6) (2.1) (0.4) (100.0)

(1.2) (1.5) (4.7) (3.3) (3.6) (2.4) (1.2) (1.1) (0.4) (0.1) (19.6)

가 주 계  연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13: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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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여 　(비어 ) 합계

1

5250 1903 4 7157

(29.3) (10.6) (0.0) (39.9) 

(5.7) (2.1) (0.0) (7.8)

2

331 3168 3 3502

(1.8) (17.7) (0.0) (19.5) 

(0.4) (3.5) (0.0) (3.8)

3

1718 1581 2 3301

(9.6) (8.8) (0.0) (18.4) 

(1.9) (1.7) (0.0) (3.6)

4

23 74 97

(0.1) (0.4) (0.5) 

(0.0) (0.1) (0.1)

5

107 497 1 605

(0.6) (2.8) (0.0) (3.4) 

(0.1) (0.5) (0.0) (0.7)

6

18 80 98

(0.1) (0.4) (0.5) 

(0.0) (0.1) (0.1)

7

86 98 184

(0.5) (0.5) (1.0) 

(0.1) (0.1) (0.2)

8

3 1 4

(0.0) (0.0) (0.0) 

(0.0) (0.0) (0.0)

9

1 9 10

(0.0) (0.1) (0.1) 

(0.0) (0.0) (0.0)

10

146 168 314

(0.8) (0.9) (1.8) 

(0.2) (0.2) (0.3)

11

31 35 66

(0.2) (0.2) (0.4) 

(0.0) (0.0) (0.1)

12

4 6 10

(0.0) (0.0) (0.1) 

(0.0) (0.0) (0.0)

13

59 54 113

(0.3) (0.3) (0.6) 

(0.1) (0.1) (0.1)

14

638 181 819

(3.6) (1.0) (4.6) 

(0.7) (0.2) (0.9)

(비어 )

914 715 18 1647

(5.1) (4.0) (0.1) (9.2) 

(1.0) (0.8) (0.0) (1.8)

　 합계

9329 8570 28 17927

(52.0) (47.8)  (0.2)  (100.0)  

(10.2) (9.4) (0.0) (19.6)

 가 주 계  별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

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

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13:

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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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3차 조사지역의 행정자료

행정자료에서 매칭되지 않은 자료의 수에 해 연령 와 성별에 한 교차

표에서 비 매칭 수가 가장 많은 20 에서 남자가 2,731건(4,478건 61.0%),

여자가 1,747건(4,478건 39.0%)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이 남아 있다.하

지만 시험 조사자료의 남은 자료의 수에서는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지 않

기 때문에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게 매칭되었다라고 하기보다 행정자료와

시험 조사자료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 다고 할 수 있다.

가구주 계와 연령의 교차표에서는 가구주 계3(자녀)의 비 매칭 자료의

수가 가장 많으며 여기에서 여기서 20 는 가구주 계3(자녀)의 4,478건

3,274건(4,478건 73.1%)를 차지한다.

　 남 여 　 총합계

1~9

485 458 943 

(2.7) (2.6) (5.3)

(0.5) (0.5) (1.0)

10~19

915   729 1,644 

(5.2) (4.1) (9.3)

(1.0) (0.8) (1.8)

20~29

2,731   1,747 4,478 

(15.4) (9.8) (25.2)

(3.0) (1.9) (4.9)

30~39

1,790   1,275 3,065 

(10.1) (7.2) (17.3)

(2.0) (1.4) (3.4)

40~49

1,643   1,292 2,935 

(9.3) (7.3) (16.5)

(1.8) (1.4) (3.2)

50~59

1,090   922 2,012 

(6.1) (5.2) (11.3)

(1.2) (1.0) (2.2)

60~69

472   681 1,153 

(2.7) (3.8) (6.5)

(0.5) (0.7) (1.3)

70~79

305   714 1,019 

(1.7) (4.0) (5.7)

(0.3) (0.8) (1.1)

80~89

112   312 424 

(0.6) (1.8) (2.4)

(0.1) (0.3) (0.5)

90  상

12   52 64 

(0.1) (0.3) (0.4)

(0.0) (0.1) (0.1)

총합계

9,555   8,182 17,737 

(53.9) (46.1) (100.0)

(10.5) (9.0) (19.5)

연  별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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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상
합계

1

4 23 667 1,433  1,788  1,318  634 496 159 15 6,537  

(0.0) (0.1) (3.8) (8.1) (10.1) (7.4) (3.6) (2.8) (0.9) (0.1) (36.9)

(0.0) (0.0) (0.7) (1.6) (2.0) (1.4) (0.7) (0.5) (0.2) (0.0) (7.2)

2

71 369 582 402 239 121 16 1,800 

(0.4) (2.1) (3.3) (2.3) (1.3) (0.7) (0.1) (10.1)

(0.1) (0.4) (0.6) (0.4) (0.3) (0.1) (0.0) (2.0)

3

750   1,371 3,272 833 248 56 8 1 6,539 

(4.2) (7.7) (18.4) (4.7) (1.4) (0.3) (0.0) (0.0) (36.9)

(0.8) (1.5) (3.6) (0.9) (0.3) (0.1) (0.0) (0.0) (7.2)

4

19 101 77 32 6 5 240 

(0.1) (0.6) (0.4) (0.2) (0.0) (0.0) (1.4)

(0.0) (0.1) (0.1) (0.0) (0.0) (0.0) (0.3)

5

2 1 10 66 183 301 193 30 786 

(0.0) (0.0) (0.1) (0.4) (1.0) (1.7) (1.1) (0.2) (4.4)

(0.0) (0.0) (0.0) (0.1) (0.2) (0.3) (0.2) (0.0) (0.9)

6

4 14 56 75 36 11 196 

(0.0) (0.1) (0.3) (0.4) (0.2) (0.1) (1.1)

(0.0) (0.0) (0.1) (0.1) (0.0) (0.0) (0.2)

7

120   92 92 5 309 

(0.7) (0.5) (0.5) (0.0) (1.7)

(0.1) (0.1) (0.1) (0.0) (0.3)

8

1   1 

(0.0) (0.0)

(0.0) (0.0)

9

5 9 4 18 

(0.0) (0.1) (0.0) (0.1)

(0.0) (0.0) (0.0) (0.0)

10

2   29 137 159 106 49 3 1 486 

(0.0) (0.2) (0.8) (0.9) (0.6) (0.3) (0.0) (0.0) (2.7)

(0.0) (0.0) (0.2) (0.2) (0.1) (0.1) (0.0) (0.0) (0.5)

11

34   63 66 17 5 1 186 

(0.2) (0.4) (0.4) (0.1) (0.0) (0.0) (1.0)

(0.0) (0.1) (0.1) (0.0) (0.0) (0.0) (0.2)

12

1 2 1 1 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

22   34 56 68 42 25 3 4 2 256 

(0.1) (0.2) (0.3) (0.4) (0.2) (0.1) (0.0) (0.0) (0.0) (1.4)

(0.0) (0.0) (0.1) (0.1) (0.0) (0.0) (0.0) (0.0) (0.0) (0.3)

14

10   32 96 78 71 48 21 14 6 2 378 

(0.1) (0.2) (0.5) (0.4) (0.4) (0.3) (0.1) (0.1) (0.0) (0.0) (2.1)

(0.0) (0.0) (0.1) (0.1) (0.1) (0.1) (0.0) (0.0) (0.0) (0.0) (0.4)

합계

943   1,644 4,478 3,065 2,935 2,012 1,153 1,019 424 64 17,737 

(5.3) (9.3) (25.2) (17.3) (16.5) (11.3) (6.5) (5.7) (2.4) (0.4) (100.0)

(1.0) (1.8) (4.9) (3.4) (3.2) (2.2) (1.3) (1.1) (0.5) (0.1) (19.5)

가 주 계  연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

*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13: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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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여 합계

1

4,277 2,260   6,537   

(24.1) (12.7) (36.9)

(4.7) (2.5) (7.2)

2

1   1,799 1,800 

(0.0) (10.1) (10.1)

(0.0) (2.0) (2.0)

3

4,071   2,468 6,539 

(23.0) (13.9) (36.9)

(4.5) (2.7) (7.2)

4

119   121 240 

(0.7) (0.7) (1.4)

(0.1) (0.1) (0.3)

5

145   641 786 

(0.8) (3.6) (4.4)

(0.2) (0.7) (0.9)

6

41   155 196 

(0.2) (0.9) (1.1)

(0.0) (0.2) (0.2)

7

161   148 309 

(0.9) (0.8) (1.7)

(0.2) (0.2) (0.3)

8

1 1

(0.0) (0.0)

(0.0) (0.0)

9

1   17 18 

(0.0) (0.1) (0.1)

(0.0) (0.0) (0.0)

10

285   201 486 

(1.6) (1.1) (2.7)

(0.3) (0.2) (0.5)

11

106   80 186 

(0.6) (0.5) (1.0)

(0.1) (0.1) (0.2)

12

5 5 

(0.0) (0.0)

(0.0) (0.0)

13

145   111 256 

(0.8) (0.6) (1.4)

(0.2) (0.1) (0.3)

14

203   175 378 

(1.1) (1.0) (2.1)

(0.2) (0.2) (0.4)

　 합계

9,555   8,182 17,737 

(53.9) (46.1) (100.0)

(10.5) (9.0) (19.5)

가 주 계  별

( N, 비매칭  %, 체  % )

*1:세 주,*2:세 주의 배우자,*3:자녀,*4:자녀의 배우자,*5:세 주의 부모,*6:배우

자의 부모,*7:손자녀,그 배우자,*8:증손자녀,그 배우자,*9:조부모,*10:형제자매,

그 배우자,*11:형제자매의 자녀,그 배우자,*12:부모의 형제자매,그 배우자,*13:

기타 친인척,*14:기타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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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가.제 2차 행정자료

체 으로 2차 행정자료는 7,240건(28.8%)의 비매칭을 보이며 주택종류에

서는 일반주택,집합주택 순으로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나며 면 은 46~96

미만,46미만의 순으로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건축연도에서는 2000년

가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이며 그 외 건축연도에서는 비슷한 비매칭률을

보인다.

주택종류별 면 으로 살펴보면 집합주택이면서 46~96미만인 곳이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이며 일반주택의 46미만인 곳이 두 번째로 높은 비매

칭률을 보인다.

주택종류별 건축연도로 살펴보면 일반주택이면서 건축연도가 락된 자료

의 비매칭률이 가장 높으며 집합건물 에는 2000년 건축연도인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다.일반주택의 경우 건축연도가 1990년 이 이거나

락된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았으며 집합주택은 반 로 2000년 와 1990년

의 건축연도를 가진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다.

면 별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46미만이면서 건축연도가 1990년 이 이거

나 락된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았으며 면 이 46~96미만인 곳은 2000년

와 1990년 의 비매칭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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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6미만 96미만 96 상 합계

주택

1,517 1,068 662 3,247

(21.0) (14.8) (9.1) (44.8)

(6.0) (4.2) (2.6) (12.9)

단독주택

39 43 155 237

(0.5) (0.6) (2.1) (3.3)

(0.2) (0.2) (0.6) (0.9)

APT

316 419 100 835

(4.4) (5.8) (1.4) (11.5)

(1.3) (1.7) (0.4) (3.3)

집합주택

269 2,386 172 2,827

(3.7) (33.0) (2.4) (39.0)

(1.1) (9.5) (0.7) (11.2)

그 주택

80 11 3 94

(1.1) (0.2) (0.0) (1.3)

(0.3) (0.0) (0.0) (0.4)

합계

2,221 3,927 1,092 7,240

(30.7) (54.2) (15.1) (100.0)

(8.8) (15.6) (4.3) (28.8)

주택  

( N, 비 매칭  %, 체  % )

　주택
건 연도

2000 1990 1990 누락 합계

주택

482 321 1,050 1,394 3,247

(6.7) (4.4) (14.5) (19.3) (44.8)

(1.9) (1.3) (4.2) (5.5) (12.9)

단독주택

108 37 71 21 237

(1.5) (0.5) (1.0) (0.3) (3.3)

(0.4) (0.1) (0.3) (0.1) (0.9)

APT

483 302 50 　 835

(6.7) (4.2) (0.7) (11.5)

(1.9) (1.2) (0.2) (3.3)

집합주택

1,388 1,137 286 16 2,827

(19.2) (15.7) (4.0) (0.2) (39.0)

(5.5) (4.5) (1.1) (0.1) (11.2)

그 주택

1 1 91 1 94

(0.0) (0.0) (1.3) (0.0) (1.3)

(0.0) (0.0) (0.4) (0.0) (0.4)

합계

2,462 1,798 1,548 1,432 7,240

(34.0) (24.8) (21.4) (19.8) (100.0)

(9.8) (7.2) (6.2) (5.7) (28.8)

 주택  건 연도

( N, 비 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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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연도

2000 1990 1990 누락 합계

46미만

283 239 814 885 2,221

(3.9) (3.3) (11.2) (12.2) (30.7)

(1.1) (1.0) (3.2) (3.5) (8.8)

96미만

1,689 1,201 566 471 3,927

(23.3) (16.6) (7.8) (6.5) (54.2)

(6.7) (4.8) (2.3) (1.9) (15.6)

96 상

490 358 168 76 1,092

(6.8) (4.9) (2.3) (1.0) (15.1)

(1.9) (1.4) (0.7) (0.3) (4.3)

합계

2,462 1,798 1,548 1,432 7,240

(34.0) (24.8) (21.4) (19.8) (100.0)

(9.8) (7.2) (6.2) (5.7) (28.8)

 과 건 연도

( N, 비 매칭  %, 체  % )

나.제2차 시험 조사자료

체 으로 2차 시험 조사자료는 6,558건(26.8%)의 매칭이 되지 않으며 거

처종류에서는 집합주택,일반주택 순으로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나며 면 은

46~96미만,46미만의 순으로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건축연도에서는

2000년 가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이면 그 외 락된 건축연도를 제외하

고는 비슷한 비매칭률을 보인다.

거처종류별 면 으로 살펴보면 집합주택과 일반주택 모두 46~96미만인

곳이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

거처종류별 건축연도로 살펴보면 일반주택이면서 건축연도가 1990년 이

인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으며 집합주택 에는 2000년 ,1990년 건축연도

인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다.

면 별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면 이 46~96미만인 곳은 2000년 와 1990

년 의 비매칭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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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미만 96미만 96 상 합계

주택

271 889 565 1,725

(4.1) (13.6) (8.6) (26.3)

(1.1) (3.6) (2.3) (7.1)

단독주택

97 268 358 723

(1.5) (4.1) (5.5) (11.0)

(0.4) (1.1) (1.5) (3.0)

APT

57 282 4 343

(0.9) (4.3) (0.1) (5.2)

(0.2) (1.2) (0.0) (1.4)

집합주택

190 2,226 359 2,775

(2.9) (33.9) (5.5) (42.3)

(0.8) (9.1) (1.5) (11.4)

타 주택

981 7 4 992

(15.0) (0.1) (0.1) (15.1)

(4.0) (0.0) (0.0) (4.1)

합계

1,596 3,672 1,290 6,558

(24.3) (56.0) (19.7) (100.0)

(6.5) (15.0) (5.3) (26.8)

 거처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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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처
건 연도

2000 1990 1990  누락 합계

주택

388 372 953 12 1,725

(5.9) (5.7) (14.5) (0.2) (26.3)

(1.6) (1.5) (3.9) (0.0) (7.1)

단독주택

136 161 418 8 723

(2.1) (2.5) (6.4) (0.1) (11.0)

(0.6) (0.7) (1.7) (0.0) (3.0)

APT

124 81 130 8 343

(1.9) (1.2) (2.0) (0.1) (5.2)

(0.5) (0.3) (0.5) (0.0) (1.4)

집합주택

1,284 1,114 362 15 2,775

(19.6) (17.0) (5.5) (0.2) (42.3)

(5.3) (4.6) (1.5) (0.1) (11.4)

타 주택

649 5 3 335 992

(9.9) (0.1) (0.0) (5.1) (15.1)

(2.7) (0.0) (0.0) (1.4) (4.1)

합계

2,581 1,733 1,866 378 6,558

(39.4) (26.4) (28.5) (5.8) (100.0)

(10.6) (7.1) (7.6) (1.5) (26.8)

 거처  건 연도

( N, 비매칭  %, 체  % )

　
건 연도

2000 1990 1990  누락 합계

46미만

717 105 420 354 1,596

(10.9) (1.6) (6.4) (5.4) (24.3)

(2.9) (0.4) (1.7) (1.4) (6.5)

96미만

1,403 1,174 1,074 21 3,672

(21.4) (17.9) (16.4) (0.3) (56.0)

(5.7) (4.8) (4.4) (0.1) (15.0)

96 상

461 454 372 3 1,290

(7.0) (6.9) (5.7) (0.0) (19.7)

(1.9) (1.9) (1.5) (0.0) (5.3)

합계

2,581 1,733 1,866 378 6,558

(39.4) (26.4) (28.5) (5.8) (100.0)

(10.6) (7.1) (7.6) (1.5) (26.8)

과 건 연도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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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3차 행정자료

체 으로 3차 행정자료는 2,462건(9.2%)이 매칭되지 않았으며,주택종류

에서는 일반주택의 비매칭률이 다른 주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면 은

46~96미만이 다른 면 에 비해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건축연도에서는

1990년 이 의 자료가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

주택종류별 면 으로 살펴보면 일반주택이면서 46~96미만인 곳이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이며 46미만인 곳이 두 번째로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

다.

주택종류별 건축연도로 살펴보면 일반주택이면서 건축연도가 1990년 이

자료의 비매칭률이 가장 높으며 집합건물 에는 2000년 건축연도인 자료

의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다.일반주택의 경우 건축연도가 1990년 이 이나

락된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았으며 집합주택은 반 로 2000년 와 1990년

의 건축연도를 가진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났다.

면 별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46미만이면서 건축연도가 1990년 이 이거

나 락된 자료의 비매칭률이 높았으며 면 이 46~96미만인 곳은 2000년

와 1990년 의 비매칭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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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46미만 96미만 96 상 합계

주택

462 983 180 1,625

(18.8) (39.9) (7.3) (66.0)
(1.7) (3.7) (0.7) (6.0)

단독주택

9 50 277 336

(0.4) (2.0) (11.3) (13.6)
(0.0) (0.2) (1.0) (1.2)

APT

　 44 1 45

(1.8) (0.0) (1.8)
(0.2) (0.0) (0.2)

집합주택

39 346 71 456

(1.6) (14.1) (2.9) (18.5)
(0.1) (1.3) (0.3) (1.7)

합계

510 1,423 529 2,462

(20.7) (57.8) (21.5) (100.0)
(1.9) (5.3) (2.0) (9.2)

 주택  

( N, 비매칭  %, 체  % )

　주택
건 연도

2000 1990 1990 합계

주택

111 223 1,291 1,625

(4.5) (9.1) (52.4) (66.0)
(0.4) (0.8) (4.8) (6.0)

단독주택

132 181 23 336

(5.4) (7.4) (0.9) (13.6)
(0.5) (0.7) (0.1) (1.2)

APT

7 38 　 45

(0.3) (1.5) (1.8)
(0.0) (0.1) (0.2)

집합주택

73 345 38 456

(3.0) (14.0) (1.5) (18.5)
(0.3) (1.3) (0.1) (1.7)

합계

323 787 1,352 2,462

(13.1) (32.0) (54.9) (100.0)
(1.2) (2.9) (5.0) (9.2)

  주택  건 연도

( N, 비매칭  %, 체  % )



- 153 -

　
건 연도

2000 1990 1990 합계

46미만

23 23 464 510

(0.9) (0.9) (18.8) (20.7)
(0.1) (0.1) (1.7) (1.9)

96미만

107 516 800 1,423
(4.3) (21.0) (32.5) (57.8)
(0.4) (1.9) (3.0) (5.3)

96 상

193 248 88 529

(7.8) (10.1) (3.6) (21.5)
(0.7) (0.9) (0.3) (2.0)

합계

323 787 1,352 2,462
(13.1) (32.0) (54.9) (100.0)
(1.2) (2.9) (5.0) (9.2)

 과 건 연도

( N, 비매칭  %, 체  % )

라.3차 조사자료

체 으로 3차 조사 자료는 2,537건(9.4%)의 비매칭을 보이며 거처종류에

서는 일반주택의 비매칭률이 높게 나타나며 면 은 46~96미만의 자료가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건축연도에서는 1990년 가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

거처종류별 면 으로 살펴보면 일반주택이면서 46~96미만인 곳이 가장

높은 비매칭률을 보인다.

거처종류별 건축연도로 살펴보면 일반주택이면서 건축연도가 1990년 이

자료의 비매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면 별 건축연도를 살펴보면 46~96미만이면서 건축연도가 1990년 자

료의 비매칭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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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처
46 96 96 상 누락 합계

주택

136 933 220 263 1,552
(5.4) (36.8) (8.7) (10.4) (61.2)
(0.5) (3.5) (0.8) (1.0) (5.8)

단독주택

16 58 282 2 358

(0.6) (2.3) (11.1) (0.1) (14.1)
(0.1) (0.2) (1.0) (0.0) (1.3)

APT

1 80 18 7 106

(0.0) (3.2) (0.7) (0.3) (4.2)
(0.0) (0.3) (0.1) (0.0) (0.4)

집합주택

48 376 34 37 495

(1.9) (14.8) (1.3) (1.5) (19.5)
(0.2) (1.4) (0.1) (0.1) (1.8)

그 주택

　 　 1 25 26

(0.0) (0.0) (0.0) (1.0) (1.0)
(0.0) (0.0) (0.0) (0.1) (0.1)

합계

201 1,447 555 334 2,537
(7.9) (57.0) (21.9) (13.2) (100.0)
(0.7) (5.4) (2.1) (1.2) (9.4)

 거처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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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연도

2000 1990 1990 누락 합계

46미만

29 67 105 　 201

(1.1) (2.6) (4.1) (7.9)
(0.1) (0.2) (0.4) (0.7)

96미만

228 695 523 1 1,447

(9.0) (27.4) (20.6) (0.0) (57.0)
(0.8) (2.6) (1.9) (0.0) (5.4)

96 상

204 243 107 1 555

(8.0) (9.6) (4.2) (0.0) (21.9)
(0.8) (0.9) (0.4) (0.0) (2.1)

누락

　 1 　 333 334

(0.0) (13.1) (13.2)
(0.0) (1.2) (1.2)

합계

461 1,006 735 335 2,537

(18.2) (39.7) (29.0) (13.2) (100.0)
(1.7) (3.7) (2.7) (1.2) (9.4)

과 건 연도

( N, 비매칭  %, 체  % )

　거처
건 연도

2000 1990 1990 누락 합계

주택

196 422 670 264 1,552
(7.7) (16.6) (26.4) (10.4) (61.2)
(0.7) (1.6) (2.5) (1.0) (5.8)

단독주택

149 152 55 2 358

(5.9) (6.0) (2.2) (0.1) (14.1)
(0.6) (0.6) (0.2) (0.0) (1.3)

APT

61 39 　 6 106

(2.4) (1.5) (0.2) (4.2)
(0.2) (0.1) (0.0) (0.4)

집합주택

54 393 10 38 495

(2.1) (15.5) (0.4) (1.5) (19.5)
(0.2) (1.5) (0.0) (0.1) (1.8)

그 주택

1 　 　 25 26

(0.0) (1.0) (1.0)
(0.0) (0.1) (0.1)

합계

461 1,006 735 335 2,537
(18.2) (39.7) (29.0) (13.2) (100.0)
(1.7) (3.7) (2.7) (1.2) (9.4)

 거처  건 연도

( N, 비매칭  %,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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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별 특성별 인구,가구,주택 추정기법

제1 머리말

제3장에서는 주민등록 자료,건축물 장 두 개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최소의 추정지역인 통계 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와 가

구 그리고 구역 내 주택의 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한다. ,제2

차 제3차 시험조사를 실시한 12개 읍면동의 자료에 이들 방법론을 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과 향후 개선,발 의 방향을 설정하기 한 기

자료가 되도록 한다.

등록센서스를 기반으로 인구를 추정하고 있는 표 인 는 이스라엘이

최근 등록센서스에 포획․재포획 모형(CR:Capture-RecaptureModel)을 변

형, 용해서 거주인구를 추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CR모형은 센서스

자료의 과소집계 부분의 추정을 통하여 실제 거주인구를 추정하기 하여

도입된 것으로 미국, 국 등에서 이미 용하여온 상당히 검증된 모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을 용하기 해서는 세 한 표본조사를 필요로 하는데,

컨 행정자료에는 나타나 있으나 조사자료에 없는 개체들을 다시 재조사

하여 이들이 추정 상지역내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추정 상지역을 벗어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수 까지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제2 등록센서스와 추정 기법의 개

가능한 모든 유용한 행정자료가 매칭된 상태에서 그동안의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가 제공해왔던 지역 특성과,인구,가구,주택 특성에 따른 빈도

(frequency)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1차

단계로서 제2차,제3차 시험조사 결과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의 특징을 검

토하고,실제 용 결과를 비교하면서 향후 추정방법의 최종 결정을 한

안을 제시하는 작업 과정을 기술한다.

추정 기법에 사용되는 모형은 크게 회귀모형과 CR모형을 이용하는 추정법

과 그리고 다소 직 인 비 추정 방법이다.그런데 이들이 효과 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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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해서는 국의 행정동을 어떻게 세분화하느냐 하는 것이 요한

건이 되기 때문에,세분화 과정도 추정기법과 함께 검토하게 된다.

추정 방법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가 공통 으로 는 개별 으로 요구

된다.

-행정자료의 과소집계(under-enumeration),과다집계(over-enumeration)를

추정하기 하여 설계된 표본 자료가 있다.

-행정자료와 표본 자료의 매칭 결과 매칭된 개체(주민,가구,주택)와 매칭

되지 않은 개체가 확정되었다고 가정한다.그리고 매칭된 개체의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내용을 그 개체의 정보로 간주한다.

3    

1.추정범 와 추정기법

본  상과 , 그리고 그에   다 과 같다.

상

별/연 별/ 주 계 귀/CR/비

가 가 귀/비

주택 주택 / 귀/CR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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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자료 비교 평가 분석 내용

에  열거한 상  아래  료  통해  고, 그 평가 내  다   같

다.

료 평가 내 계

 2-1차 료 귀  개  가능  검 . 가  검

 2, 3차 료 CR , 비

2005  료 집 , 귀 , 비

가  2-1차 료 귀  개  가능  검 , 가  검

가  3차 료 비 귀

주택 2-1차 료 귀  개  가능  검 , 가  검

주택 2, 3차 료 CR , 비 귀

<  3-2> 료  평가 내

* 2-1차 료는 2008   시안에 사 한 료.

제4 인구의 지역별,특성별 추정기법

1.회귀모형을 이용한 방법

가.2008년 안

통계청 인구조사과에서는 2008년에 실시한 2010인구총조사를 한 제2차

시험조사자료 4개 읍면동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가구수,주택수를 추

정하기 한 안을 작성한 바 있다. 단히 직 이고,통계학 으로는 검

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추정만을 목 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 안의 기본 아이디어를 인구추정에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개 읍면동의 두 개 자료를 행정동별(4),성별

(2),연령 별(10),가구주와의 계별(14)로 나 어 총 1120부분군으로 나

어 이 행정자료,조사자료 모두에서 0이 나오는 부분군을 제외한 590개 부

분군의 조사인구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부분군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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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구를 독립변수로 회귀추정식을 산출하고,이를 이용하여 각 부분군의

실제인구를 측정하 다.이 아이디어는 추정이라는 나름 로의 의미는 있지

만 통계학 인 오차개념을 도입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590개 자료가 상호의존 이라는 이고,두 번째는 590개 에서 상

당수가 조사인구 는 주민등록인구가 10이하이기 때문에 소수의 큰 인구자

료에 의한 향력이 클 수 있다는 이다.따라서 추정된 모형을 용할 때

오차가 크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2008 안 아 어  하는 안

2008년 안 아이디어를 실제로 용해 보기 하여 이건외(2007)가 분석한

바 있는 2005년 인구 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보았다. 용과정은 다음과 같

다.

단계 1.이상치 별

인구로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보다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비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인구는 지역(동읍면)의 규모를 구분

하는데 이용한다.

우선,각 행정동별로 총조사인구 비 주민등록인구 비를 구하여 기술통계

량을 구하 다.

 평균

평균   95% 

신뢰 간 수　
편차　

값　 값　 　

하한 상한

통계량 0.937 0.933　 0.941　 0.948　 0.120　 0.332　 5.846　 5.514　

<  3-3> 3,572개 동 별 사   주민등  비  술통계량 

Tukey의 이상치 별을 용하여 0.7285이하와 1.1326이상 되는 동읍면

은 제외시키다.이때 Tukey의 Hinges는 다음과 같다.

제 1사분 수 :0.8801,제 3사분 수 0.981086,사분 범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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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key의 이상 필터

일반 으로,데이터 표본은 이상 을 포함하고,표본규모가 클 수록,최소

한 하나 이상의 이상 의 생길 확률이 커진다.이상 이 존재하면,평균이나

표 편차의 추정치는 편향된 수치가 된다.따라서,이들 추정치를 가지고,집

경향이나 데이터의 분산에 한 추론을 하거나 데이터 분포의 집 경향에

한 신뢰구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두가지 방법을 통상 으로 채택한다.하나는 사분

편차( 는 사분편차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구간,가령 앙값의 부호테스트

SignTest)와 같은 측정치를 이용하여,이상 에 한 Sensitivity를 일 수

있다.둘째는 검색된 이상치를 제거하여,평균,표 편차,신뢰구간의 추정치

를 계산하는 것이다

Tukey는 다음의 기 에 의거하여 이상치를 배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가령,  Y< (Q1− 1.5IQR)orY>(Q3+1.5IQR)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그 값을 평균이나 표 편차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아래식에서 Q1=제1사분

수,Q3=제3사분 수,IQR=(Q3− Q1)로서 사분편치를 의미한다.

상자도표를 그려서 Tukey의 규칙에 따른 이상치 단 (cuttoff) 는 울타리

(fence)르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

총조사 인구 비 주민등록인구비의 이상치에 해당되는 자료를 보면 총 41

개 지역으로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에 하여는 지역 특징,사회 환경등

을 고려하여 개별 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역시도별로 체/정상군/이상치군의 읍면동 분포를 보면 다음 표와 같

다.이상치는 동에서 27,읍에 1,면에 13곳으로 총 41지역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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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동읍면
총조사자
료 주
민등록자
료 비

주 민 등
록자료

총 조 사
자료

서울특별시 송 구 잠실1동 5.8462 26 152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달천동 1.6977 5,124 8,699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1.6718 6,402 10,703

인천 역시 서구 석남1동 1.6554 13,913 23,031

경상북도 구미시 북구 공단2동 1.6155 4,491 7,255

경상북도 경산시 북구 북부동 1.6152 11,646 18,811

경기도 안성시 수지구 덕면 1.5888 8,922 14,175

경상북도 구미시 북구 진미동 1.4805 15,504 22,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1.4757 9,625 14,204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 1.4176 8,537 12,102

부산 역시 도구 동삼2동 1.3701 4,972 6,812

라북도 익산시 덕진구 신동 1.3539 18,079 24,478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1.3534 10,955 14,827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1.3345 1,701 2,270

라북도 익산시 덕진구 앙동 0.728 5,769 4,200

라북도 부안군 덕진구 도면 0.7269 1,721 1,25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0.7247 1,831 1,327

경상북도 김천시 북구 부항면 0.7238 2,270 1,643

주 역시 동구 충장동 0.7235 6,351 4,595

라남도 양시 신안군 지도읍 0.7141 5,484 3,9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0.7093 6,564 4,656

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0.7088 3,867 2,741

라북도 김제시(진안군) 덕진구 상 면 0.7078 1,109 785

경기도 시흥시 일산서구과림동 0.7044 2,574 1,813

인천 역시 옹진군 흥면 0.6969 3,986 2,778

제주도 (서귀포시)북제주군우도면 0.691 1,796 1,24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0.6837 8,531 5,83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동 0.6685 4,073 2,723

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0.6614 1,468 971

인천 역시 서구 석남2동 0.6473 20,410 13,211

경상남도 진주시 평면 0.6438 1,325 853

라북도 (김제시)임실군 덕진구 운암면 0.638 2,141 1,3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교동 0.6341 902 572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0.6263 12,769 7,997

역시 동구 앙동 0.616 3,297 2,031

인천 역시 구 용유동 0.6114 3,559 2,176

서울특별시 구 을지로동 0.591 1,780 1,052

경상남도 양산시합천군 덕곡면 0.5306 1,713 909

라북도 군산시 덕진구 옥도면 0.5208 4,395 2,289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3동 0.3319 702 233

서울특별시 송 구 잠실2동 . 0 15

<  3-4>  상 역



- 162 -

역시도

체 정상군 이상치군

동 읍 면 체 동 읍 면 체 동 읍 면
체

강원도 74 24 89 187 71 24 86 181 3 0 3 6

경기도 384 30 110 524 380 30 109 519 4 0 1 5

경상남도 115 22 177 314 115 22 175 312 0 0 2 2

경상북도 100 35 203 338 97 35 202 334 3 0 1 4

주 역시 91 0 0 91 90 0 0 90 1 0 0 1

구 역시 134 3 6 143 134 3 6 143 　

역시 80 0 0 80 79 0 0 79 1 0 0 1

부산 역시 222 2 3 227 221 2 3 226 1 0 0 1

서울특별시 522 0 0 522 516 0 0 516 6 0 0 6

울산 역시 46 4 8 58 46 4 8 58 　

인천 역시 120 1 19 140 117 1 18 136 3 0 1 4

라남도 70 31 198 299 68 30 198 296 2 1 0 3

라북도 85 14 145 244 83 14 141 238 2 0 4 6

제주도 31 7 5 43 31 7 4 42 0 0 1 1

충청남도 39 24 146 209 39 24 146 209 　

충청북도 50 13 90 153 49 13 90 152 1 0 0 1

체
2,16

3
210

1,19

9

3,57

2

2,13

6
209

1,18

6

3,53

1
27 1 13 41

<  3-5> 역시도별 동  포 

※ 행 사 료에 경 도 주시 수지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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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도
체 상 상치

동 읍 면 체 동 읍 면 체 동 읍 면

체

울특별

시

522 0 0 522 516 0 0 516 6 0 0 6

체 2,163 210 1,199 3,572 2,136 209 1,186 3,531 27 1 13 41

<  3-6> 역시도별 동  포 

(단  : 개)

단계 2.읍면동 군집화

체 읍면동을 동일한 식으로 추정하는 것은 오차가 무 크게 되므로 가

유사한 읍면동으로 형성된 군집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여

기서는 방법론의 고찰이라는 입장에서 서울특별시에 국한하여 토의하겠다.

서울특별시는 “동”만 존재하며,2163개의 “동” 에서 24.1%(522개)를 차지한

다.

군집화의 기 으로 행정자료의 연령별 인구를 이용하 다.이는 인구의 크

기와 동시에 연령별 분포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아래의 표는 총

516개 동이 20개의 군으로 군집화된 것을 보이고 그림은 이들 군집의 2차원

표 이다.

　 집 1 2 3 4 5 6 7

연 9 3528.15 4080.60 4262.75 3418.17 1954.00 4905.50 2828.61 
연 19 3981.74 3377.00 6267.75 5755.17 2458.00 5568.75 4523.72 

연 29 5491.91 3874.20 6411.75 4621.33 10372.00 5400.25 3901.89 

연 39 6217.29 6216.40 6892.75 5125.67 8734.00 7926.50 4292.78 
연 49 5349.53 4523.60 7623.75 6849.33 4363.00 6979.00 5397.22 

연 59 3780.59 2780.80 4626.25 3607.17 3720.00 3733.00 2941.67 
연 69 2248.15 1782.60 2449.00 1655.67 1987.00 1984.00 1320.22 

연 79 924.35 878.80 1339.00 976.67 674.00 990.75 697.72 

연 89 288.26 263.80 481.75 336.17 284.00 348.50 258.00 
연 90 34.44 36.80 56.75 39.67 48.00 41.50 29.72 

동수　 34 5 4 6 1 4 18

<  3-7> 집  심값과 포함  동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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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8 9 10 11 12 13 14
연 9 1099.45 3533.50 533.41 1625.82 3600.75 1810.15 2368.44 

연 19 1291.95 7319.50 707.39 3027.71 4115.00 2027.94 2844.06 
연 29 2165.45 3096.00 1211.20 2895.94 7501.00 3685.31 3750.35 

연 39 2267.09 4549.00 1204.65 2743.18 7683.25 3740.13 4235.69 

연 49 1853.29 7948.50 1084.39 3604.18 5487.25 2922.93 3771.28 
연 59 1372.57 2554.50 844.96 2236.71 3851.25 2251.19 2627.23 

연 69 992.16 1380.00 646.49 1070.88 1916.00 1500.12 1581.45 
연 79 427.39 837.50 289.98 556.12 735.50 590.90 648.55 

연 89 129.04 255.50 92.16 206.76 266.25 184.10 209.64 

연 90 15.47 22.50 10.88 25.41 35.00 23.78 25.73 
동수　 75 2 49 17 4 67 78

　 집　 15 16 17 18 19 20 　

연 9 2290.00 1686.70 2073.47 2719.57 6787.00 1955.00 

연 19 2368.00 1876.59 2379.47 3333.66 6456.00 5362.75 
연 29 7249.60 2763.52 5138.21 4763.13 7624.00 3185.00 

연 39 6262.80 3130.42 4836.00 5022.98 10417.50 2506.13 
연 49 3464.60 2605.34 3421.37 4449.70 8419.50 5726.38 

연 59 3099.40 1908.65 2646.16 3274.11 4917.50 2801.63 

연 69 1941.80 1266.04 1601.95 1945.60 2590.50 898.38 
연 79 662.40 526.41 580.11 786.79 1253.50 556.38 

연 89 218.60 157.51 187.95 251.60 376.50 222.25 
연 90 30.00 17.90 24.16 31.36 37.00 26.00 

동수　 5 71 19 47 2 8 516

26개(5%)이상의 동일 포함하고 있는 군집이 7개이고 이들 52개(10%)이

상 동을 포함한 형 군집은 4개로 나타났다.이들을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

여 이차원 그래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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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집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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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학습표본 추출 회귀식 추정1

7번 군집 자료 에 무작 로 30%를 추출하여 30%의 행정동(6)개의 각

각의 자료로부터 10세 단 의 연령별 인구를 계산하여 총 60개의 자료에 회

귀모형을 용시킨다.

　 비 계수
t P F P R

2 D-W　
B SE

(상수) 8.53 19.08 .45 0.66 
25382.

7
0.00 0.998 1.741

행 료 .95 .01 159.32 0.00 　 　 　 　

<  3-8> 귀  결과 1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들 6개 행정동과 추정식을 산출하는데 사용되지 않

았던 동일 군집내의 14개동에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여기서는 추정치

와 총조사자료의 차이와 행정자료로만 처하는 경우인 총조사자료와 행정

자료의 차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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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치
사

료

행

료
A B A/B

학습

본

가락본동 27640.5 27,052 28,941 -588.5 -1889 0.3115 

고 1동 21138.5 21,550 22,112 411.5 -562 -0.7322 

2동 26470.4 26,531 27,712 60.6 -1181 -0.0513 

1동 27162.6 26,741 28,439 -421.6 -1698 0.2483 

상 1동 23782.5 24,145 24,889 362.5 -744 -0.4872 

문4동 21894.5 22,070 22,906 175.5 -836 -0.2099 

평가

본

개포1동 21837.4 23,529 22,846 1691.6 683 2.4767 

도곡2동 23769.2 23,026 24,875 -743.2 -1849 0.4019 

2동 27066.4 27,133 28,338 66.6 -1205 -0.0553 

4동 27562.4 26,615 28,859 -947.4 -2244 0.4222 

상계9동 25214.5 25,608 26,393 393.5 -785 -0.5013 

2동 22544.8 22,324 23,589 -220.8 -1265 0.1745 

신내1동 27848.1 28,089 29,159 240.9 -1070 -0.2251 

신내2동 26116.2 26,882 27,340 765.8 -458 -1.6721 

신 1동 24250 23,664 25,380 -586 -1716 0.3415 

신 6동 26916.9 26,304 28,181 -612.9 -1877 0.3265 

원본동 23078 22,748 24,149 -330 -1401 0.2355 

하계2동 26116.2 26,515 27,340 398.8 -825 -0.4834 

<  3-9> 각 동   결과 1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나타난 결과는 학습표본에 사용된 동에 해서는 A/B가 부분 1이하로

추정치가 조사치와 근 하고,다른 동에 용한 결과도 개포1동과 산내2동을

빼고는 부분 행정자료로부터 얻는 값을 직 사용하는 것 보다는 좋다고

본다.한편 이 회귀추정식을 7번 군집과 다소 차이가 보이는 15번 군집에

용한 결과도 유사한 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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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치
사 료

행

료
A B A/B

1동 26623.7 25,812 27,873 -811.7 -2061 0.3938 

천11동 27976.6 28,358 29,294 381.4 -936 -0.4075 

천6동 29516.2 29,997 30,911 480.8 -914 -0.5260 

신림2동 24336.7 26,841 25,471 2504.3 1370 1.8280 

신림본동 23304.6 24,177 24,387 872.4 -210 -4.1543 

<  3-10> 집15  행 동  결과 1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단계 4.학습표본 추출 회귀식 추정2

단계 3에서는 추출된 6개의 행정동을 60개의 소집단으로 분리하여 회귀 분

석 상 자료를 생성한데 반하여 이 단계에서는 7번 군집 자료 에 무작

로 추출된 30%의 행정동(6)의 자료를 통합하여 10세 단 의 연령별 인구를

계산하고 이들 10개의 자료로부터 회귀모형을 용시킨다.

　 비 계수
t P F P R2 D-W　 B SE

(상수) -20.24 187.87 -0.11 0.92 9351.0 .000 0.999 2.948

행 료 0.96 0.01 96.70 0.00 　

<  3-11> 귀  결과 2

이 결과로부터 추정치와 총조사자료의 자료의 차이와 총조사자료와 행정자

료의 차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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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치 사

료

행

료
A B A/B

평가

본

개포1동 21654.9 23,529 22,846 1874.1 683 2.7439 

도곡2동 23596.1 23,026 24,875 -570.1 -1849 0.3083 

2동 26909.2 27,133 28,338 223.8 -1205 -0.1857 

4동 27407.7 26,615 28,859 -792.7 -2244 0.3533 

상계9동 25048.4 25,608 26,393 559.6 -785 -0.7129 

2동 22365.7 22,324 23,589 -41.7 -1265 0.0330 

신내1동 27694.7 28,089 29,159 394.3 -1070 -0.3685 

신내2동 25954.4 26,882 27,340 927.6 -458 -2.0253 

신 1동 24079.2 23,664 25,380 -415.2 -1716 0.2420 

신 6동 26759 26,304 28,181 -455 -1877 0.2424 

원본동 22901.5 22,748 24,149 -153.5 -1401 0.1096 

하계2동 25954.4 26,515 27,340 560.6 -825 -0.6795 

<  3-12> 각 동   결과 2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이 회귀추정식을 단계 3에서와 마찬가지로 15번 군집에 용해본다.

동 치
사 료

행 료 A B A/B

1동 26464.4 25,812 27,873 -652.4 -2061 0.3165 

천11동 27823.9 28,358 29,294 534.1 -936 -0.5706 

천6동 29370.9 29,997 30,911 626.1 -914 -0.6850 

신림2동 24166.3 26,841 25,471 2674.7 1370 1.9523 

신림본동 23129.2 24,177 24,387 1047.8 -210 -4.9895 

<  3-13> 집15  행 동  결과 2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단계 ５.종합분석

안에서는 4개 지역으로부터 추정식을 유도하여 그들 지역에 한 추정을

수행한 후 조사자료와 추정 결과의 차이를 기술 으로 비교하 다.이 방법

을 보다 구체 으로 등록센서스 상황에 활용할 때 검토할 사항들을 고찰하

기 하여 서울특별시의 500여 동에 한 2005년 인구 총조사자료와 그 조



- 170 -

사 시기에 근 한 시 의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하여,군집화,표본 추출,자

료 생성,회귀 분석,추정의 과정을 보 다.이때 군집화는 각 동의 연령 별

인구수를 변수로 사용하여 20개의 군집으로 형성했고 그 에 18개의 동으

로 형성된 군집에 하여 추정 작업을 두 가지 방법에 용해 본다.

먼 18개 동으로 형성된 군집에서 6개 행정동을 임의로 추출하고,이들

표본으로 추출된 6개 각 행정동으로부터 구성된 연령 별 부분군의 행정인

구와 조사인구 60개의 자료를 생성하여 회귀모형을 세웠다.

두 번째는 임의로 추출되었던 6개동의 인구를 통합하여 연령 별 부분군의

행정인구와 조사인구를 집계하여 10개의 자료를 생성하 다.두 번째 회귀모

형의 생성 동기는 각 동을 세분화할 경우 독립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상되어서 이를 통합한 경우와 비교하고자 함이다.

추정 단계에서는 학습 표본으로부터 추정식을 도출하여 추정에 사용되지

않은 동일 집락내 14개동의 행정자료를 이용한 추정값과 그들의 조사값을

비교하 는데,두 가지 방법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학습 표본에

한 추정치는 행정자료에 비하여 6개동 모두 조사자료에 근 하 다.평가

표본을 하고 있는 14개동 에서는 개포 1동과 신내 2동에서 1이상의 값이

나오고,나머지 12개 동에서는 행정자료보다 조사자료에 더 가까운 값이 나

왔다.

한 이 추정식을 7번 군집과 다소 차이가 있는 15번 군집에 용해 본 결

과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가 작은 신림 본동에서 차이의 4배가 되는

오차를 보이고,신림 2동에서도 차이의 비가 1.8로서 크게 나타났다.

2.포획 재포획 모형

가.모형소개

이 모형은 미국 등에서 센서스의 과소집계를 추정하기 하여 사용되어 왔

던 모형으로 최근에는 2001년 국의 OneNumber센서스에서 과소집계 보

정을 하여 용되었고 2008이스라엘 인구조사에서도 안으로 고려되었다.

그런데 Glickmen(2003)등은 이 모형이 센서스에서 나타나는 과다집계의 오

차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 하면서 모형의 확장을 시도하 다.그의

모형에서 사용된 분포에 한 가정은 다항분포(multinomialdistribution)와

포아송분포(Poissondistribution)이다.

명의 인구를 갖는 추정 상 특정지역이 있는데,이 지역에 두 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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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가 진행된다고 하자.이 지역이 개의 부분 지역(Plot)으로 분할

(partition)되었다고 하고 는 번재 Plot의 인구로서

 
   와 같이 표 된다.

여기서 확률 변수  는 plot에 거주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인구

이다.    이라 함은 두 개의 조사에서 모두 확인된 것을 의미하는데

를 들면,    는 첫 번째 조사 a(우리 경우는 행정자료)에서 확인되

었으나 두 번째 조사 b(우리 경우는 시험조사 자료)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사

람 수이다.다른 경우도 유사하게 해석한다. 는 첫 번째 조사와 두 번

째 조사에서 모두 조사되지 않는 사람 수로 찰 할 수 없는 값이다.

거주상태 행 료 시험 사 료

  Y Y Y

  Y Y N

  Y N Y

  Y N N

<   3-14> 료  재

Y : 재함

N : 재하지 않

일반 으로 이런 상황에서 용되는 확률 모형은 다항분포과 포와송분포인

데 우리는 다항분포만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수로서 표 된다.

∼   

이때 는 시험조사 자료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 행정자료와 매칭된 사

람 비율이며,는 행정자료에 있는 거주하는 인구 에서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된 사람비율이다.여기서 나 이 plot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모

두 plot에서 동일한 확률을 가정하는 단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앞에서 언 했듯이 센서스의 사후조사를 통해 과소집계 문제들

을 해결하기 하여 주로 사용되었다.그러나 이 모형은 plot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구별할 것이기 때문에 과다집계 즉,첫 번째 자료인 행정자료에

는 있으나 두 번째 자료인 시험조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한 이 지역

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인구를 모형이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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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구를 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나타내고 모수 인 포아송분

포(Poisson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나.자료와 기호

1.최소 추정 지역구(여기서는 읍,면,동)를 생각하자.이 지역구내에서 과

소집계,과다집계를 추정하기 하여 조사구 기반으로 조사하는 표본조사와

행정자료 기반으로 조사하는 표본 조사를 수행한다.(동일 표본에서 두 가지

조사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이 때,이 지역구를 개의 조사구로 분할하

다고 하자.그리고 개의 조사구 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 다 하

자.그리고 지역구내의 최소 추정 단 를 컨 성별(),연령 (),인구

 라고 하자.

2.표본으로 추출된 개 조사구에 해당되는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로

부터 다음의 값을 구한다.

    :표본 조사구 에 있는 성별 이고 연령 인 사람들로 행정

자료와 시험조사 자료 모두에 있는 사람 수

    :표본 조사구 에 있는 성별 이고 연령 인 사람들로 행정

자료에는 있으나 시험조사 자료에는 없는 사람 수

    :표본 조사구 에 있는 성별 이고 연령 인 사람들로 행정

자료에는 없으나 시험조사 자료에는 있는 사람 수

    :표본 조사구 에 있는 성별 이고 연령 인 사람들로 행정

자료와 시험조사 자료 모두에 없는 사람 수

   :표본 조사구 에 해당되는 행정자료에는 있으나 시험조사 자

료에도 없고 한 추 조사 결과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자로 명된 성별 ,

연령 인 사람 수

이를 일반화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3.모수추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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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사구로부터 과소집계 모수

 


 



       


 



   

은 시험조사 자료 시험조사 자료와 행정자료에 모두 포함된(매칭

된)사람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개 조사구로부터 과다집계 모수 

 


 





       


 



  

는 행정자료에 포함된 거주자의 수를 시험조사 자료 정보를 이용하여

보정한 후에 계산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에서 행정자료에 존재하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수의 비율이다.

4.이들로부터 이 지역에 해당되는 행정자료에 있는 성별 이고,연령 가

인 개체들에게 다음의 가 치를 부여한다.

 
 



5.이 가 치를 이용하여 이 지역의 성별 이고,연령 가 인 인구

 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이때의 표 오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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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다.자료생성

12개 행정동 체의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 건수의 성별 연령별 인구

는 다음과 같다.

연
남 여

행 사 행 사

0~9 8,867 8,808 8,090 7,974 

10~19 14,031 13,348   12,685   12,200   

20~29 12,771 10,474   11,582   11,347   

30~39 15,604 14,495   15,304   14,638   

40~49 16,712 15,907   15,843   15,406   

50~59 11,655 11,062   11,059   10,608   

60~69 6,557 6,227   7,000   6,694   

70~79 3,261 3,198   4,664   4,520   

80~89 815 767   1,759   1,616   

90~ 85 86 245 208 

합 90,358 84,372 88,231 85,211 

<  3- 15> 12개 행 동  별 연 별 

(단  : )

제2차 시험조사 지역(6개 행정동)과 제3차 시험조사 지역(6개 행정동)의 12

개 행정동에서 3개의 행정동(2차 부산시 동래구 명장1동,3차 충북 제천시

교동,3차 경남 고성군 거류면)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자료를 생성하 다.

1장과 2장에서 행정자료의 개체에 한 기술은 “조사자료와 매칭되었다.”

“조사자료와 매칭되지 않았다.”의 두 가지로 분류하 지만,CR모형을 용

하기 해서는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지 않았다.”를 “시험조사 자료와 매

칭되지 않았으나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와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지

않았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로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매칭결과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할 수가 없으므로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되지 않은 행정자료의 개체들( ) 에서 임의의 5%와 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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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할당하고 5%와 1%가 아닌 나머지 인구를 에 할당하여 추정식을 계

산하 다.

먼 5%(1%)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은 SAS를 이용하여 난수를 생성하고

  인구 난수값이 0.05(0.01)보다 작은 인구를  라하고,나머지 인구를

라 하 다.

이와 같이 하여 3개 행정동의 건수를  가 5%일 경우와  가 1% 일 경

우로       를 정의 한 인구는 아래와 같다.

5% 1%

　              

남

0~9 1,528 11 267 190 1,528  2 267 199 

10~19 2,774 11 214 335 2,774  3 214 343 

20~29 1,846 64 459 1,240 1,846  11 459 1,293 

30~39 2,538 43 597 807 2,538  4 597 846 

40~49 2,985 34 550 689 2,985  4 550 719 

50~59 2,565 20 413 528 2,565  6 413 542 

60~69 1,578 16 190 241 1,578  2 190 255 

70~79 707 12 156 140 707   2 156 150 

80~89 165 5 45 45 165   2 45 48 

90~ 11 0 6 6 11   0 6 6 

합 16,697 216 2,897 4,221 16,697  36 2,897 4,401 

여

0~9 1,452 11   194   182   1,452 1   194   192   

10~19 2,535 16 181 257 2,535  7 181 266 

20~29 1,999 45 338 787 1,999  11 338 821 

30~39 2,625 26 361 514 2,625  6 361 534 

40~49 3,138 35 423 556 3,138  8 423 583 

50~59 2,601 26 390 451 2,601  8 390 469 

60~69 1,506 13 292 324 1,506  1 292 336 

70~79 951 16 286 320 951   3 286 333 

80~89 354 6 134 148 354   0 134 154 

90~ 44 3 21 22 44   1 21 24 

합 17,205 197 2,620 3,561 17,205  46 2,620 3,712 

체 33,902 413   5,517  7,782   33,902 82   5,517  8,113  

<  3-16>생  료 본  별 연 별 

(단  : ) 

라.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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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행정동 3개의 행정동의 표본 인구를 통해 CR모형으로 추정을 수

행하 다.

의 3개 행정동의  가 5%인 경우,  가 1%인 경우의 인구를 통해

과소집계,과다집계 모수의 추정치와 부분그룹별 가 치,그리고 이를 이용

한 12개 체 동에 한 성별 연령별 추정치와 표 오차는 다음과 같다.

p1+ p+1 람다 가 치 차

남

0~9 0.85 0.99 0.11 1.05 9,272 84.22

10~19 0.93 1 0.11 0.96 13,491 81.75

20~29 0.8 0.97 0.52 0.76 9,669 107.84

30~39 0.81 0.98 0.25 0.94 14,683 126.97

40~49 0.84 0.99 0.19 0.96 16,114 121.25

50~59 0.86 0.99 0.18 0.96 11,236 96.49

60~69 0.89 0.99 0.13 0.97 6,382 64.94

70~79 0.82 0.98 0.16 1.02 3,332 57.09

80~89 0.79 0.97 0.21 1.01 820 31.06

90~ 0.65 1 0.35 1 85 12.18

합 0.85 0.99 0.21 0.94 84,857 277.13

여

0~9 0.88 0.99 0.11 1.01 8,156 73.13

10~19 0.93 0.99 0.09 0.97 12,347 74.19

20~29 0.86 0.98 0.33 0.84 9,776 98.06

30~39 0.88 0.99 0.17 0.95 14,581 105.21

40~49 0.88 0.99 0.15 0.97 15,298 105.73

50~59 0.87 0.99 0.15 0.98 10,854 91.13

60~69 0.84 0.99 0.18 0.98 6,888 79.64

70~79 0.77 0.98 0.25 0.98 4,558 75.74

80~89 0.73 0.98 0.3 0.98 1,718 49.91

90~ 0.68 0.94 0.32 1.01 247 20.81

합 0.87 0.99 0.18 0.96 84,397 261.34 

체 0.86 0.99 0.2 0.95 169,265 381.08 

 <  3-17> 12개 행 동   (  가 5%  경우)

(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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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1 람다 가 치 차

남

0~9 0.85 1.00 0.11 1.04 9,218 84.27 

10~19 0.93 1.00 0.11 0.96 13,452 82.00 

20~29 0.80 0.99 0.56 0.74 9,401 104.95 

30~39 0.81 1.00 0.27 0.93 14,462 125.72 

40~49 0.84 1.00 0.20 0.95 15,954 120.85 

50~59 0.86 1.00 0.18 0.96 11,176 96.42 

60~69 0.89 1.00 0.14 0.96 6,326 65.13 

70~79 0.82 1.00 0.17 1.01 3,285 56.78 

80~89 0.79 0.99 0.23 0.99 806 30.69 

90~ 0.65 1.00 0.35 1.00 85 12.18 

합 0.85 1.00 0.22 0.93 83,954 276.14 

여

0~9 0.88 1.00 0.12 1.00 8,100 73.32 

10~19 0.93 1.00 0.10 0.97 12,303 74.57 

20~29 0.86 0.99 0.35 0.83 9,614 97.14 

30~39 0.88 1.00 0.18 0.95 14,471 105.22 

40~49 0.88 1.00 0.16 0.96 15,168 105.82 

50~59 0.87 1.00 0.16 0.97 10,779 91.14 

60~69 0.84 1.00 0.19 0.98 6,834 79.44 

70~79 0.77 1.00 0.27 0.96 4,497 74.91 

80~89 0.73 1.00 0.32 0.96 1,690 49.07 

90~ 0.68 0.98 0.36 0.96 236 19.78 

합 0.87 1.00 0.19 0.95 83,664 261.08 

체 0.86 1.00 0.21 0.94 167,633 380.23 

<  3- 18> 12개 행 동   (  가 1%  경우)

(단  : ,%) 

 가 1%인 인구가  가 5%인 인구보다 과다집계가 많다고 의미하므로

추정치가 다소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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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행 사 B 치 A A/B 치 A A/B

남

0~9 8,867 8,808 -59 9,272  -464 7.86 9,218  -410 6.94

10~19 14,031 13,348 -683 13,491  -143 0.21 13,452  -104 0.15

20~29 12,771 10,474 -2,297 9,669  805 -0.35 9,401  1,073 -0.47

30~39 15,604 14,495 -1,109 14,683  -188 0.17 14,462  33 -0.03

40~49 16,712 15,907 -805 16,114  -207 0.26 15,954  -47 0.06

50~59 11,655 11,062 -593 11,236  -174 0.29 11,176  -114 0.19

60~69 6,557 6,227 -330 6,382  -155 0.47 6,326  -99 0.3

70~79 3,261 3,198 -63 3,332  -134 2.12 3,285  -87 1.39

80~89 815 767 -48 820   -53 1.11 806   -39 0.81

90~ 85 86 1 85   1 1 85   1 1

합 90,358 84,372 -5,986 84,857  -485 0.08 83,954  418 -0.07

여

0~9 8,090 7,974  -116   8,156 -182   1.57 8,100 -126   1.09

10~19 12,685 12,200 -485 12,347  -147 0.3 12,303  -103 0.21

20~29 11,582 11,347 -235 9,776  1,571 -6.68 9,614  1,733 -7.38

30~39 15,304 14,638 -666 14,581  57 -0.08 14,471  167 -0.25

40~49 15,843 15,406 -437 15,298  108 -0.25 15,168  238 -0.55

50~59 11,059 10,608 -451 10,854  -246 0.55 10,779  -171 0.38

60~69 7,000 6,694 -306 6,888  -194 0.63 6,834  -140 0.46

70~79 4,664 4,520 -144 4,558  -38 0.27 4,497  23 -0.16

80~89 1,759 1,616 -143 1,718  -102 0.72 1,690  -74 0.52

90~ 245 208 -37 247   -39 1.04 236   -28 0.76

합 88,231 85,211 -3,020 87,520  814 -0.27 83,664  1,547 -0.51

　 체 178,589 169,583  -9,006  172,360 318   -0.04 167,633 1,950   -0.22

<표 3-19>추정치의 비교

(단  : , %)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헹 료

A/B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추정치와 시험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시험조사 자료와 추정치 차이

와 시험조사 자료와 행정자료 차이의 비를 구하여 살펴보면 남자 0-9세,

70-79세,여자 20-29세가 시험조사 값과 추정치의 차이가 행정자료의 차이보

다 크게 나왔다.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는 이들 부분군에서 매칭되지 않은

시험조사 자료가 크거나, 는 매칭되지 않은 행정자료 에서 구역 밖으로

나간 인구()가 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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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 추정을 이용한 기법

보통 표본론에서 다루는 회귀추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12개 행정동에서 3

개의 행정동을 선택하여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한

다.

행정동(  ⋯),성(  ),연령 (  ⋯)에 따라 행정자료()

와 조사자료()로부터 인구를 구하고 다음과 같이 집계한다.

  :성별과 연령 가 같은 3개 행정동의 행정자료의

합

  :성별과 연령 가 같은 3개 행정동의 시험조사 자

료의 합




   : 두 개의 비율

행정자료와 시험조사 자료의 비율()를 이용하여 체 12개 행정동의 행

정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인구를 추정한다.

 :성별 ,연령 인 12개 행정동의 인구

.:추정 인구

표 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 방법을 제2차 시험조사 자료 지역과 제3차 시험조사 자료 지역 12개

행정동에 용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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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체 　 　 　

　 　 행 사 b 행 사
차

A B A/B

남

0~9 1,729 1,785 1.03 8,867 8,778 9,154 392.1 -376 -89 4.23 

10~19 3,120 2,980 0.96 14,031 13,309 13,401 702.0 -92 -722 0.13 

20~29 3,150 2,290 0.73 12,771 10,445 9,284 4141.7 1161 -2326 -0.50 

30~39 3,388 3,106 0.92 15,604 14,387 14,305 1599.0 82 -1217 -0.07 

40~49 3,708 3,497 0.94 16,712 15,799 15,761 1150.8 38 -913 -0.04 

50~59 3,113 2,999 0.96 11,655 11,162 11,228 630.8 -66 -493 0.13 

60~69 1,835 1,780 0.97 6,557 6,227 6,360 280.0 -133 -330 0.40 

70~79 859 894 1.04 3,261 3,289 3,394 189.8 -105 28 -3.75 

80~89 215 217 1.01 815 785 823 20.7 -38 -30 1.25 

90~ 17 16 0.94 85 83 80 6.7 3 -2 -1.50 

합 21,134 19,564 0.93 90,358 84,264 83,645 8177.5 619 -6094 -0.10 

여

0~9 1,645 1,651 1.00 8,090  7,991 8,120 231.4 -129 -99 1.30 

10~19 2,808 2,740 0.98 12,685 12,264 12,378 507.7 -114 -421 0.27 

20~29 2,831 2,337 0.83 11,582 11,373 9,561 3049.8 1812 -209 -8.67 

30~39 3,165 2,961 0.94 15,304 14,526 14,318 1191.2 208 -778 -0.27 

40~49 3,729 3,513 0.94 15,843 15,347 14,925 1161.6 422 -496 -0.85 

50~59 3,078 3,040 0.99 11,059 10,730 10,922 382.9 -192 -329 0.59 

60~69 1,843 1,791 0.97 7,000 6,638 6,802 285.8 -164 -362 0.45 

70~79 1,287 1,259 0.98 4,664 4,560 4,563 132.5 -3 -104 0.02 

80~89 508 491 0.97 1,759 1,655 1,700 76.1 -45 -104 0.43 

90~ 69 68 0.99 245 215 241 13.5 -26 -30 0.88 

합 20,963 19,851 0.95 88,231 85,299 83,551 6681.8 1748 -2932 -0.60 

　 체 42,097 39,415 0.94 178,589  169,563 167,211 13726.3 2352 -9026 -0.26 

<  3-20> 비  치 결과

(단  : , %)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체 으로 추정치가 행정자료에 비하여 시험조사 자료에 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남자 0-9세,여자 20-29세는 표본조사 결과와 체 행정동의 상

황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따라서 행정동의 세분화 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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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가구수의 지역별,특성별 추정기법

1.추정연구 방향

등록자료로부터 가구수를 추정하는 문제의 핵심은 주민등록 자료의 세 개

념과 시험조사 자료의 가구개념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1장의 가구매칭 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는 데 가장 단순한

논리는 주민등록명부를 세 로 하고 이 명부와 동일 주소를 갖고 있는 모든

가구를 이 세 와 매칭된 가구로 간주하는 것이다.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최

소한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매칭된 상황에서만 세 와 가구가 매칭된 것으

로 보는 을 제안한 바 있고 그 차이를 검토한 바 있다.

추정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인구 추정기법에서 활용하 던 것처럼 회귀모형

을 이용하는 방법과 CR모형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회귀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인구추정에서와 같은 독립성의 문제와 오차

추정의 문제에 한 검토가 조 더 필요한 상태로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

다고 보는 반면 CR모형 방법은 복 매칭이 많기 때문에 인구 추정에 사용

한 기법을 변형할 수 있는지에 하여 검토하 으나 1세 다가구,다세 1

가구가 지 않아 이 역시 심층연구가 추후에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본고서에서 고려해 본 방법은 매칭된 자료로부터 얻은 세 당 가구수

를 이용하는 것이다.

2.추정기법1-세 당 가구수 이용방안

먼 1장에서 얻은 주소매칭방법에 의한 세 와 가구의 매칭 결과,구성원

매칭 방법에 근거한 세 와 가구 매칭 결과를 이용하여 얻은 세 수 가

구수별 세 건수와 그 비율을 다음 표에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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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매칭 원매칭

수 % 수 %

1-1 16,660 66.3 23,527 94.7 
1-2 353 1.4 83 0.3

1-3 29 0.1 1 0.0

2-1 2,006 8.0 1,046 4.2
3-1 555 2.2 69 0.3

4-1 184 0.7 0 0.0
* 타 5,358 21.3 115 0.5

계 25,145 100.0 24,841 100.0 

<  3-21> -가  별 수

이 결과를 이용하여 행정자료에 있는 체 세 수에 <표 3-21>에서 구한

세 수 가구수별 비율을 용하여 행정동별 가구수를 추정하 다.그 결

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여기서 가 치는 해당 유형에 속한 세 가 매칭된

가구수를 의미한다.

행 역 수

1-1 1-2 1-3 2-1 3-1 4-1 타

가 수
% 66.3 1.4 0.1 8.0 2.2 0.7 21.3 

가 치 1.0 2.0 3.0 0.5 0.3 0.3 0.8

문 1동 6,631 　 4,393 186 23 265 49 12 1,175 6,103 

월곡1동 5,767 3,821 162 20 230 42 11 1,022 5,308 

동 6,486 4,297 182 22 259 48 12 1,149 5,970 

1,527 1,012 43 5 61 11 3 271 1,405 

천동 8,671 5,745 243 30 346 64 16 1,537 7,981 

거 2,389 　 1,583 67 8 95 18 4 423 2,199 

합계 31,471 　 20,851  884  109  1,255  232  58  5,577  28,965  

<  3-22> 주 매칭 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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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 수

1-1 1-2 1-3 2-1 3-1 4-1 타

가 수
% 94.7 0.3 0.0 4.4 0.3 0.0 0.5

가 치 1.0 2.0 3.0 0.5 0.3 0.3 0.0

문 1동 6,631 　 6,280 44 1 140 6 0 31 6,502 

월곡1동 5,767 5,462 39 1 121 5 0 27 5,655 

동 6,486 6,143 43 1 137 6 0 30 6,360 

1,527 1,446 10 0 32 1 0 7 1,497 

천동 8,671 8,212 58 1 183 8 0 40 8,502 

거 2,389 　 2,263 16 0 50 2 0 11 2,342 

합계 31,471 　 29,806  210  4   663  30  0   146  30,858  

<  3- 23 > 원 매칭 가 수 

의 두 표에 나타난 세 별 가구수 계산과정에서 소수처리문제 때문에 추

정 가구수의 합과 차이가 나타난다.이 두 개의 추정치를 실제 시험조사 자

료와 비교한 결과를 다음의 두 개의 표에 나타내었다.

행 역 수 가 수
가 수

A B A/B

문 1동 6,631 6,718 6,103 615 87 7.07 

월곡1동 5,767 5,454 5,308 146 -313 -0.47 

동 6,486 6,036 5,970 66 -450 -0.15 

1,527 1,433 1,405 28 -94 -0.29 

천동 8,671 10,308 7,981 2,327 1637 1.42 

거 2,389 2,092 2,199 -107 -297 0.36 

합계 31,471 32,041   28,965   3,076   570 5.40 

<  3- 24> 주 매칭 가 수  비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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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 수 가 수
가

수
A B A/B

문 1동 6,631 6,718 6,502 216 87 2.49 

월곡1동 5,767 5,454 5,655 -201 -313 0.64 

동 6,486 6,036 6,360 -324 -450 0.72 

1,527 1,433 1,497 -64 -94 0.68 

천동 8,671 10,308 8,502 1,806 1,637 1.10 

거 2,389 2,092 2,342 -250 -297 0.84 

합계 31,471 32,041   30,858   1,183   570   2.08 

<  3- 25> 원 매칭 가 수  비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에서 보면 문흥1동과 활천동은 구성원 매칭 방식을 사용한 것이 시험조

사 자료에 근 하고 다른 지역은 두 경우 모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추정기법2-가구주수 이용 방안

다른 기법으로 가구주의 수를 추정함으로서 가구수를 추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구매칭에서 얻은 결과로부터 주민등록 자료에 나타난 세 주 계

가구주로 매칭된 인구 비율을 이용하는 것인데 6개 행정동으로부터 얻은 결

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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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 주
주

우 그 우

주나

그 우 타 합계

문 1동

계 5,543 3,351 7,525 334 503 17,256 

가 주 4,692 76 179 58 26 5,031 

비 84.6 2.3 2.4 17.4 5.2

월곡1동

계 4,317 2,449 5,698 227 383 13,074 

가 주 3,741 78 143 37 29 4,028 

비 86.7 3.2 2.5 16.3 7.6 　

동

계 5,248 3,277 5,748 339 321 14,933 

가 주 4,617 93 170 42 17 4,939 

비 88 2.8 3 12.4 5.3

계 798 425 331 61 73 1,688 

가 주 698 9 36 13 1 757 

비 87.5 2.1 10.9 21.3 1.4 　

천동

계 6,993 4,658 9,086 403 682 21,822 

가 주 6,391 96 208 46 48 6,789 

비 91.4 2.1 2.3 11.4 7

거

계 1,067 534 600 58 93 2,352 

가 주 967 3 26 10 6 1,012 

비 90.6 0.6 4.3 17.2 6.5 　

합계

계 23,966 14,694 28,988 1,422 2,055 71,125 

가 주 21,106 355 762 206 127 22,556 

비 88.1 2.4 2.6 14.5 6.2 　

<  3-26> 행 동별 계에  가 주 

(단  : . %)

 

6개 행정동의 주민등록 자료 시험조사 자료와 매칭된 세 원은 총

71,125명인데,이 23,966명이 세 주로 되어 있다.시험조사 자료에서 확

인한 바 이들 88.1%인 21,106명만이 가구주로 되어있다.이 기법을 검증

하기 하여 먼 각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로부터 비율을 얻고,이를 제외한

구역에 용하여 추정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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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세 주

세 주

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세 주나

그 배우자의

부모

기타 합계

문흥1동

제외

총계 18,426 11,343 21,464 1,088 1,553 53,874

가구수 16,414 279 583 148 101 17,525

비율 89.1 2.5 2.7 13.6 6.5 　

월곡1동

제외

총계 19,652 12,245 23,291 1,195 1,672 58,055

가구수 17,365 277 619 169 98 18,528

비율 88.4 2.3 2.7 14.1 5.9 　

교동

제외

총계 18,721 11,417 23,240 1,083 1,735 56,196

가구수 16,489 262 592 164 110 17,617

비율 88.1 2.3 2.5 15.1 6.3 　

소이면

제외

총계 23,169 14,269 28,658 1,361 1,983 69,440

가구수 20,408 346 726 193 126 21,799

비율 88.1 2.4 2.5 14.2 6.4 　

활천동

제외

총계 16,975 10,036 19,903 1,019 1,374 49,307

가구수 14,715 259 554 160 79 15,767

비율 86.7 2.6 2.8 15.7 5.7 　

거류면

제외

총계 22,902 14,160 28,389 1,364 1,963 68,778

가구수 20,139 352 736 196 121 21,544

비율 87.9 2.5 2.6 14.4 6.2 　

<표 3-27>각 행정동을 제외한 비율 추정

문흥1동의 경우 에서 문흥1동을 제외하고,5개 구역으로부터 추정한 세

주 계별 가구주 비율을 문흥1동의 행정자료에 나타난 세 주 계별 인

구에 용한 값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6,390가구로 추정된다.

구체 으로 보면,문흥1동에 세 주가 6,631명 있었는데,이 5,907명이 가

구주일 것으로 추정하고,행정 자료에 부모로 되어 있는 637명 87명이 가

구주 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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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세 주
세 주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세 주나

그 배우자의

부모

기타 합계

문흥1동　
　 6,631 3,689 9,106 637 895 20,958

추정 5,907 91 247 87 58 6,390

월곡1동　
　 5,767 2,778 7,077 369 646 16,637

추정 5,096 63 188 52 38 5,437

교동　
　 6,486 3,654 7,215 532 547 18,434

추정 5,713 84 184 81 35 6,096

소이면
　 1,527 689 894 114 199 3,423

추정 1,345 17 23 16 13 1,413

활천동
　 8,671 5,112 10,696 658 1,245 26,382

추정 7,517 132 298 103 72 8,121

거류면
　 2,389 953 1,529 138 334 5,343

추정 2,101 24 40 20 21 2,205

<표 3-28>각 행정동의 가구수 추정

이상과 같은 3개의 가구수 추정치를 다음의 표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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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역 수 가 수 지1-1 치1-2 치2

문 1동 6,631 6,718 6,103 6,509 6,390 

월곡1동 5,767 5,454 5,308 5,661 5,437 

동 6,486 6,036 5,970 6,367 6,096 

1,527 1,433 1,405 1,499 1,413 

천동 8,671 10,308 7,981 8,512 8,121 

거 2,389 2,092 2,199 2,345 2,205 

합계 31,471 32,041   28,965   30,894   29,661   

<  3-29> 가 수 치 비

      치1-1 :  주  매칭  통한 가 수 

      치1-2 : 원 매칭  통한 가 수 

      치 2  : 가 주수  한 가 수 

3개의 추정치가 큰 차이를 나타나지는 않는다.특이한 사항은 활천동 지역

에 해서는 3개의 추정치 모두 상 으로 시험조사 자료와 큰 차이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이 지역에 한 특성을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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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주택수의 지역별 특성별 추정기법

건축물 장으로부터 주택수를 추정하는 기법 역시 회귀모형과 CR모형을

이용한 기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회귀추정기법은 2008년 시안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CR모형을 이용한 기법을 검토한다.

1.CR모형을 이용한 기법

가.자료 생성

인구 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2,3차 시험조사 상인 12개 행정동의 주택

종류별 면 별 주택수의 추정을 최소추정 상군으로 한다.(여러번 언 하지

만 조사구로 구성된 행정구역의 주택종류별 면 별 주택수 추정의 구도로

보면 된다.)인구추정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3개 행정동을 추출하여 이들로

부터 각 부분군의 매칭된 건축물 장 건수를  ,매칭되지 않은 건축물 장

건수 5%를 구역 내에 있으나 조사에서 찾지 못한 건축물이라고 가정하면

서 이를  로 하고,나머지를 건축물 장에는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주택

수 로 나타내며 집계하 다.그리고 시험조사 자료에는 존재하나 건축물

장에 존재하지 않는 건수를  이라 한다.

나.추정

표본으로부터 얻은    와 로부터 과소집계 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다집계 모수()를 추정하여 각 부분군에 속한 개체(건축물

장의 건축물)에 가 치()를 부여하 다.

12개 행정동 체의,주택종류(),면 ()을 이용하여 건축물 장의 총 건

수()에서 실제 건축물 건수()의 추정치는 를 통하여 얻

고,그에 따른 표 오차를 산출하 다.

한편,3개 행정동의 표본자료로부터 건축물 장이나 매칭되지 않은 시험조

사 자료에 찰치가 없는 부분군이 발생하는 경우 모수와 표 오차가 추정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장의 값으로 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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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석

건축물 장에서 주택종류는 8개(11,12,13,2,3,4,5,9)의 항목이 있는 반

면 시험조사 자료에는 4개가 추가되어 12개(11,12,13,2,3,4,5,6,7,8,9,

10)가 있다.따라서,건축물 장을 기 으로 추정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조사 자료의 주택종류 6,7,8,10을 제외하 다.

(주택종류 11:단독주택-일반가구,12:단독주택-다가구 단독,13:단독

주택- 업겸용 단독,2:아 트

3:연립주택,4:다세 주택,5:비거주용 건물 (상가,공장,여 등)내

주택,6:오피스텔,7:호텔,여 등 숙박업소의 객실,8:기숙사 특수

사회시설,9: 잣집,비닐하우스,10:기타)

체 으로 한 추정치를 얻었으나,특이한 상으로 주택종류가 아

트이며 ,면 이 46이상 63미만인 경우와,63이상 96미만인 경우

에 시험조사 자료에 비해 347개,1,526개가 더 크게 추정되었다.이러한 상

은 표본으로 뽑은 3개의 행정동에서 아 트이면서 면 이 46이상 63미

만과 63이상 96미만의 시험조사 자료에서 109개,190개가 행정자료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CR모형의 특성상 실제 주택수의

추정치가 크게 된 것이다.그런데 아 트가 이와 같이 다량 매칭이 되지 않

는 이 의심이 되어 매칭 과정을 재 검한 결과 해당되는 아 트가 건축물

장에서 주택종류가 잣집,비닐하우스로 분류된 사실을 발견하 다.재매

칭 작업결과 실제 매칭되지 않은 건수 2개와 14개로 악되었다.이에 따라

주택종류가 아 트인 경우와 잣집,비닐하우스의 추정치들을 재계산 한 결

과 이들 역시 합리 인 추정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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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종

류

면

체 표본

가

치

추 정

치

표

오차
행정자

료

조사자

료       

단

독

주

택-

일

반

가

구

1 589 190 19 3 5 36 0.48 282 18.19

2 784 353 59 3 6 69 0.52 409 19.32

3 1,769 1,027 219 10 88 195 0.76 1,339 44.37

4 1,922 1,530 420 16 161 254 0.87 1,680 49.91

5 2,858 3,021 857 16 339 324 1.02 2,909 65.77

6 1,351 1,396 488 3 65 68 1 1,345 30.12

7 710 682 421 0 12 19 0.98 699 11.99

8 808 751 236 0 10 9 1 811 13.62

9 78 69 14 0 1 5 0.79 62 6.75

10 26 18 3 0 1 1 1 26 5.84

합

계
10,895 9,037

2,736
51 688 980 0.93 10,088 107.91

단

독

주

택-

다

가

구

단

독

1 0 6 0 0 0 0 　 0 　

2 18 26 0 0 0 0 　 18

3 0 33 0 0 1 0 　 0

4 3 65 0 0 4 0 　 3

5 8 108 1 0 11 0 12 96 56.28

6 35 114 11 0 10 1 1.75 61 12.93

7 41 64 17 0 4 2 1.11 45 6.44

8 306 349 53 0 6 1 1.09 334 11.39

9 78 88 6 0 3 0 1.5 117 13.25

10 139 136 4 0 5 4 1.13 156 20.26

합

계
628 989 92 0 44 8 1.36 854 36.28

단

독

주

택-

업

검

용

1 11 12 0 0 4 0 　 11 　

2 15 16 1 0 0 2 0.33 5 1.83

3 47 63 8 0 4 3 1.09 51 9.3

4 62 97 6 0 8 2 1.75 109 19.66

5 229 265 73 0 16 9 1.09 249 14.78

6 221 290 104 0 8 7 1.01 223 9.37

7 264 295 77 0 6 2 1.05 277 9.15

8 407 392 54 0 7 3 1.07 436 15.02

9 194 177 18 0 1 0 1.06 205 5.84

10 44 32 0 0 0 0 　 44

합

계
1,494 1,639 341 0 54 28 1.07 1,599 32.23

아

트

1 88 93 1 0 1 0 2 176 22.98

2 630 558 1 0 1 0 2 1,260 61.48

3 1,692 1,543 810 2 40 11 1.04 1,752 18.06

4 11,618 11,622
3,029

1 109 17 1.03 11,969 38.53

5 12,873 12,991
1,470

0 190 2 1.13 14,517 75.37

6 2,302 2,333 294 0 28 0 1.1 2,521 26.84

7 916 893 132 0 0 0 1 916 0

8 81 50 0 0 0 0 　 81

9 63 34 0 0 0 0 　 63

10 0 0 0 0 0 0 　 0

합

계
30,263 30,117

5,737
3 369 30 1.06 32,042 81.56

<  3-30> 주택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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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체 본

가 치 치
차

행

료

사

료       

연립

주택

1 3 4 0 0 0 0 3 

2 4 11 0 0 0 0 4 

3 34 106 0 2 24 14 34 

4 842 880 367 0 127 34 1.23 1037 35.03 

5 354 533 83 0 7 4 1.03 366 11.69 

6 22 122 0 0 1 0 22 

7 3 5 0 0 0 0 3 

8 54 47 0 0 0 0 54 

9 7 2 0 0 0 0 7 

10 0 0 0 0 0 0 0 

합계 1323 1710 450 2 159 52 1.21 1606 44.52 

다

주

택

1 31 17 1 0 0 0 1.00 31 0.00 

2 45 31 4 0 0 1 0.80 36 4.16 

3 363 242 49 0 2 6 0.93 337 11.61 

4 1911 1436 230 2 21 53 0.89 1698 33.98 

5 3085 3224 311 0 51 50 1.00 3094 49.18 

6 21 128 4 0 3 1 1.40 29 8.19 

7 7 22 0 0 0 0 7 

8 8 13 0 0 1 0 8 

9 0 3 0 0 0 0 0 

10 2 6 0 0 0 0 2 

합계 5473 5122 599 2 78 111 0.95 5221 61.58 

비거

주

건물

1 32 34 4 0 4 1 1.60 51 12.14 

2 15 15 4 0 0 1 0.80 12 2.40 

3 71 68 10 0 7 5 1.13 80 12.90 

4 99 97 26 0 6 7 0.97 96 10.02 

5 258 243 97 0 12 16 0.96 249 13.04 

6 236 194 83 0 4 13 0.91 214 10.09 

7 157 135 49 0 3 12 0.85 134 9.12 

8 101 94 26 0 2 4 0.93 94 7.18 

9 31 27 5 0 0 2 0.71 22 3.68 

10 5 6 0 0 0 0 5 

합계 1005 913 304 0 38 61 0.94 942 26.22 

집,비

닐하

우스

1 3 34 0 0 1 3 3 

2 8 5 1 0 0 2 0.33 3 1.33 

3 140 25 13 3 0 112 0.13 18 2.40 

4 283 172 163 2 0 110 0.60 170 11.06 

5 466 286 267 10 0 170 0.62 289 14.29 

6 33 5 0 1 0 27 5

7 1 0 0 0 0 0 0

8 1 0 0 0 0 0 0

9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합계 935 527 444 16 1 424 0.52 488 19.16 

<표 3-30>주택 CR추정

* - 1 : 23미만, 2 : 23 상 30미만, 3 : 30 상 46미만, 4 : 46 상 63미만, 

5 : 63 상 96미만, 6 : 96 상 129미만, 7 : 129 상 162미만, 

8 : 162 상 228미만, 9 : 228 상 327미만, 10 : 327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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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A B A/B

주택
A B A/B

단독

주택

-

가

1 -92 -399 0.23

연립

주택

1 1 1 1

2 -56 -431 0.13 2 7 7 1

3 -312 -742 0.42 3 72 72 1

4 -150 -392 0.38 4 -157 38 -4.14

5 112 163 0.69 5 167 179 0.93

6 51 45 1.14 6 100 100 1

7 -17 -28 0.6 7 2 2 1

8 -60 -57 1.06 8 -7 -7 1

9 7 -9 -0.82 9 -5 -5 1

10 -8 -8 1 10 0 0 　

합계 -1,051 -1,858 0.57 합계 104 387 0.27

단독

주택

-

다가

 

단독

1 6 6 1

다

주

택

1 -14 -14 1

2 8 8 1 2 -5 -14 0.36

3 33 33 1 3 -95 -121 0.78

4 62 62 1 4 -262 -475 0.55

5 12 100 0.12 5 130 139 0.94

6 53 79 0.67 6 99 107 0.92

7 19 23 0.81 7 15 15 1

8 15 43 0.34 8 5 5 1

9 -29 10 -2.9 9 3 3 1

10 -20 -3 6.79 10 4 4 1

합계 135 361 0.37 합계 -99 -351 0.28

단독

주택

- 

업

검

1 1 1 1

비거

주

건물

1 -17 2 -8.6

2 11 1 11 2 3 0

3 12 16 0.73 3 -12 -3 4.16

4 -12 35 -0.33 4 1 -2 -0.5

5 16 36 0.46 5 -6 -15 0.39

6 67 69 0.97 6 -20 -42 0.47

7 18 31 0.57 7 1 -22 -0.05

8 -44 -15 2.9 8 0 -7 0.04

9 -28 -17 1.63 9 5 -4 -1.21

10 -12 -12 1 10 1 1 1

합계 40 145 0.27 합계 -29 -92 0.31

아

트

1 -83 5 -16.6

집,

비닐

하우

스

1 31 31 1

2 -702 -72 9.75 2 2 -3 -0.78

3 -209 -149 1.4 3 8 -115 -0.07

4 -347 4 -86.73 4 2 -111 -0.02

5 -1,526 118 -12.93 5 -3 -180 0.02

6 -188 31 -6.07 6 -28

7 -23 -23 1 7 -1

8 -31 -31 1 8 -1

9 -29 -29 1 9 0

10 0 0 　 10 　 0 　

합계 -1,925 -146 13.19 합계 39 -408 -0.1

<  3-31> 주택 CR  결과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 - 1 : 23미만, 2 : 23 상 30미만, 3 : 30 상 46미만, 4 : 46 상 63미만, 

5 : 63 상 96미만, 6 : 96 상 129미만, 7 : 129 상 162미만, 

8 : 162 상 228미만, 9 : 228 상 327미만, 10 : 327 상 

앞에서 언 한 아 트의 면 (4)-46 이상 63미만,면 (5)-63 이상

96미만의 문제는 건축물 장의 오류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지만 추가 으

로 CR모형이 갖고 있는 표본의 동질성 가정의 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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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는 표본으로 추출된 지역에서 얻은

       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동질성 검

정을 수행하지 않고 통합시켰다는 것이다.

추정에 사용된 표본 행정구역에서 얻은 자료로부터 동질성 검정을 하여

각 행정동별로 자료를 추출하 다.면 (4)-46 이상 63미만,면 (5)-63

 이상 96미만 모두에서 명장1동의  이 109건,181건으로 다른 두 개

의 행정동 0건,0건과,0건 9건에 비하여 상당히 큰 값이 나타났다.(실제는

자료오류에 의한 것임)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명장1동을 제외시키고 다른 지

역을 추가로 표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표본 교체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는 지를 보기 하여 명장1동 신에 범천1동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CR모형

을 다시 수행하 다.새로운 표본으로 계산된 CR모형에서는 A/B값이 이

의 표본보다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하지만 여 히 주택종류(2)아 트의 면

(4)-46 이상 63미만인 주택의 A/B값이 크게 나타난다.이는  ,즉

시험조사 자료에는 존재하나 건축물 장에는 아 트로 존재하지 않는 주택

이 존재하기 때문에  값이 크게 나타났다.새로 뽑은 표본의 범천1동에서

도 이와 같은 상이 나타나나 명장1동에 비해서는 많은 건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 -아 트, -46 상 63미만

　       

1동 226 0 109 3

동 2,743 0 0 5

거 60 1 0 9

주택 -아 트, -63 상 96미만　

　       

1동 293 0 181 0

동 803 0 0 1

거 374 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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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체 본

가

치 치 차
행

료

사

료
      

2 4 11,618 11,622 2,882 3 52 36 1.0 11,555 32.08 

5 12,873 12,991 1,957 1 19 16 1.0 12,854 26.07 

주택 =아 트, =46 상 63미만

　       

천1동 79 2 52 22

동 2,743 0 0 5

거 60 1 0 9

주택 =아 트, =63 상 96미만　　

　       

천1동 780 1 10 14

동 803 0 0 1

거 374 0 9 1

주택 사- (A) 사-행 (B) A/B
2 4 67.1 4 16.8 

5 137.5  118 1.2 

2.비 추정을 이용한 기법

인구 추정과 마찬가지로 12개의 행정동에서 선택된 3개의 행정동의 건축물

장 자료와 시험조사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한다.

행정동(  ⋯),주택종류(  ⋯ ),면 (  ⋯)에 따라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로부터 다음의 주택수를 집계한다.

  :주택종류와 면 이 같은 3개 행정동의 행정자료의

합

  :주택종류와 면 이 같은 3개 행정동의 조사자료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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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의 합과 조사자료 합의 비율

의 주택수와 비율을 이용하여 체 건축물 장의 주택수로부터 추정을

수행하 다.

수행한 결과는 <표3-32>에 요약하 는데 조사자료와 추정치,행정자료의

차이를 각각 A,B로 하여 A/B를 통하여 추정치가 행정자료를 직 사용하

는 것보다 더 바람직 한 지를 조사하 다.기술 으로는 비 추정치가 행정자

료를 직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표본의 표성

문제가 내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추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두드러진 표성문제는 주택종류(12)-단독주택-다가구 단독의

면 (4)-46 이상 63미만,면 (5)-63 이상 96미만에서 표본자료와

체자료간의 괴리에서 보인다.

이들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주택종류(12)의 면 (4)-46 이상 63미만,

면 (5)-63 이상 96미만에 속하는 조사자료를 각 행정동별로 살펴보았

다.그 결과 이 부분군의 주택수 129건과 290건의 부분이 범천1동에서 89

건 113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 다.

한 주택종류(12)-단독주택-다가구 단독인 상황은 모든 면 에서 조사자

료가 건축물 장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조사에서 확인된 실

질 다가구가 건축물 장 자료에서 단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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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체

행 사 b 행 사 치 차 A B A/B

단독
주택
-

가

1 58 11 0.19 589   61 112 176.48   -51 -528 0.1

2 131 23 0.18 784   131 138 413.15   -7 -653 0.01

3 424 192 0.45 1,769   540 801 1,057.52   -261 -1229 0.21

4 690 475 0.69 1,922   1,288 1,323 1,179.23   -35 -634 0.06

5 1,197 1,151 0.96 2,858   3,194 2,748 252.48   446 336 1.33

6 559 357 0.64 1,351   1,337 863 995.15   474 -14 -33.87

7 440 121 0.28 710   380 195 1,494.46   185 -330 -0.56

8 245 69 0.28 808   550 228 773.87   322 -258 -1.25

9 19 8 0.42 78   79 33 44.65   46 1 46.16

10 4 15 3.75 26   44 98 162.11   -54 18 -2.97

합계 3,767 2,422   0.64 10,895 7,604   7,005   5,698.11 599 -3291 -0.18

단독
주택
-

다가
 

단독

1 0 3   　 0 15   0   　 15 15 1

2 0 2 　 18   30 18 　 12 12 1

3 0 7 　 0   67 0 　 67 67 1

4 0 21 　 3   129 3 　 126 126 1

5 1 118 118 8   290 944 38,975.87   -654 282 -2.32

6 12 260 21.67 35   401 758 19,568.30   -357 366 -0.98

7 19 339 17.84 41   438 732 23,697.55   -294 397 -0.74

8 54 227 4.2 306   534 1,286 3,103.36   -752 228 -3.3

9 6 30 5 78   124 390 415.48   -266 46 -5.78

10 8 14 1.75 139   143 243 43.96   -100 4 -25.06

합계 100 1,021   10.21 628 2,171   6,412   1,996.15 -4241 1543 -2.75

단독
주택
- 
업

검

1 0 5   　 11 15   11   　 4 4 1

2 3 0 0 15   14 0 7.35   14 -1 -14

3 11 9 0.82 47   70 38 18.48   32 23 1.37

4 8 29 3.63 62   120 225 260.52   -105 58 -1.81

5 82 119 1.45 229   347 332 258.93   15 118 0.12

6 111 131 1.18 221   393 261 115.59   132 172 0.77

7 79 78 0.99 264   273 261 24.80   12 9 1.37

8 57 54 0.95 407   371 386 60.24   -15 -36 0.4

9 18 18 1 194   152 194 6.00   -42 -42 1

10 0 5 　 44   38 44 　 -6 -6 1

합계 369 448   1.21 1,494 1,793   1,814   336.95 -21 299 -0.07

아
트

1 1 2   2 88 95   176   12.73 -81 7 -11.57

2 1 1 1 630   558 630 0.00   -72 -72 1

3 823 842 1.02 1,692   1,525 1,731 145.83   -206 -167 1.23

4 3,047 3,107 1.02 11,618  11,231 11,847 2,612.73   -616 -387 1.59

5 1,472 1,572 1.07 12,873  12,849 13,748 1,179.30   -899 -24 37.44

6 294 203 0.69 2,302   2,226 1,589 705.30   637 -76 -8.38

7 132 50 0.38 916   811 347 479.68   464 -105 -4.42

8 0 0 　 81   52 81 　 -29 -29 1

9 0 0 　 63   35 63 　 -28 -28 1

10 0 0 　 0   2 0 　 2 2 1

합계 5,770 5,777   1 30,263 29,384  30,300  6,582.70 -916 -879 1.04

<표 3-32>주택 비 추정 결과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 - 1 : 23미만, 2 : 23 상 30미만, 3 : 30 상 46미만, 4 : 46 상 63미만, 

5 : 63 상 96미만, 6 : 96 상 129미만, 7 : 129 상 162미만, 

8 : 162 상 228미만, 9 : 228 상 327미만, 10 : 327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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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체 　 　 　 　

　 　 행 사 b 행 사 치 차 A B A/B

연립
주택

1 0 0 　 3   4 3 　 1 1 1

2 0 2 　 4   15 4 　 11 11 1

3 16 39 2.44 34   140 83 325.26   57 106 0.54

4 401 300 0.75 842   642 630 1,604.76  12 -200 -0.06

5 87 369 4.24 354   941 1,501 5,919.13  -560 587 -0.95

6 0 6 　 22   206 22 　 184 184 1

7 0 0 　 3   19 3 　 16 16 1

8 0 1 　 54   51 54 　 -3 -3 1

9 0 0 　 7   4 7 　 -3 -3 1

10 0 0 　 0   0 0 　 0 0 0

합계 504 717   1.42 1,323 2,022  1,882   2,168.01 140 699 0.2

다
주
택

1 1 1   1 31 19   31   0.00 -12 -12 1

2 5 0 0 45   26 0 21.21   26 -19 -1.37

3 55 48 0.87 363   204 317 55.62   -113 -159 0.71

4 285 245 0.86 1,911  1,261 1,643 291.25   -382 -650 0.59

5 361 340 0.94 3,085  3,186 2,906 169.59   280 101 2.78

6 5 11 2.2 21   168 46 90.34   122 147 0.83

7 0 2 　 7   23 7 　 16 16 1

8 0 3 　 8   24 8 　 16 16 1

9 0 1 　 0   5 0 　 5 5 1

10 0 0 　 2   5 2 　 3 3 1

합계 712 651   0.91 5,473 4,921  5,004   1,196.54 -83 -552 0.15

비거
주
건물

1 5 9   1.8 32 28   58   40.75 -30 -4 7.4

2 5 2 0.4 15   12 6 12.09   6 -3 -2

3 15 10 0.67 71   48 47 40.47   1 -23 -0.03

4 33 12 0.36 99   59 36 72.17   23 -40 -0.58

5 113 44 0.39 258   142 100 243.71   42 -116 -0.36

6 96 49 0.51 236   111 120 191.60   -9 -125 0.08

7 61 27 0.44 157   82 69 142.58   13 -75 -0.17

8 30 22 0.73 101   65 74 54.05   -9 -36 0.25

9 7 3 0.43 31   26 13 19.99   13 -5 -2.54

10 0 2 　 5   7 5 　 2 2 1

합계 365 180   0.49 1,005 580   496   644.10 84 -425 -0.2

집,비
닐하
우스

1 3 1   0.33 3 41   1   11.31 40 38 1.05

2 3 0 0 8   0 0 12.73   0 -8 0

3 128 0 0 140   0 0 543.06   0 -140 0

4 275 0 0 283   1 0 1,166.73  1 -282 0

5 447 0 0 466   0 0 1,896.46  0 -466 0

6 28 0 0 33   0 0 118.79   0 -33 0

7 0 0 　 1   0 1 　 -1 -1 1

8 0 0 　 1   0 1 　 -1 -1 1

9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합계 884 1   0 935 42   1   3,750.49 41 -893 -0.05

<  3-32> 주택 비  결과(계 )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  -1 : 23미만, 2 : 23 상 30미만, 3 : 30 상 46미만, 4 : 46 상 63미만, 

5 : 63 상 96미만, 6 : 96 상 129미만, 7 : 129 상 162미만, 

8 : 162 상 228미만, 9 : 228 상 327미만, 10 : 327 상 



- 199 -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주택종류(11)-단독주택-일반가구,주택종류(12)-단

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종류(13)-단독주택- 업겸용 단독의 구분이 건축물

장 자료와 조사자료에서 크게 다르다.따라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독주

택으로 하여 추정하 으며,이는 <표 3-33>에 요약하 는데 면 (9)-228

이상 327미만과 면 (10)-327 이상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좋은 결과

를 보여 다.

본 체

행 사 b 행 사 치
차

A B A/B

단독

주택

1 58 19 0.33 600   91 197 167.93 -106 -509 0.21

2 134 25 0.19 817   175 152 417.61 23 -642 -0.04

3 435 208 0.48 1,816  677 868 1052.03 -191 -1139 0.17

4 698 525 0.75 1,987  1,537 1,495 1060.97 42 -450 -0.09

5 1,280 1,388 1.08 3,095  3,831 3,356 575.7 475 736 0.65

6 682 748 1.1 1,607  2,131 1,763 357.63 368 524 0.7

7 538 538 1 1,015  1,091 1,015 21.63 76 76 1

8 356 350 0.98 1,521  1,455 1,495 107.14 -40 -66 0.61

9 43 56 1.3 350   355 456 93.25 -101 5 -20.16

10 12 34 2.83 209   225 592 218.67 -367 16 -22.95

합계 4,236 3,891 0.92 13,017  11,568 11,957 2309.81 -389 -1449 0.27

<표 3-33>주택 비 추정 결과(단독주택)

*A : 사 료 - 치

*B : 사 료 - 행 료

*A/B : ( 사 료 - 치) / ( 사 료 - 행 료)

* - 1 : 23미만, 2 : 23 상 30미만, 3 : 30 상 46미만, 4 : 46 상 63미만, 

5 : 63 상 96미만, 6 : 96 상 129미만, 7 : 129 상 162미만, 

8 : 162 상 228미만, 9 : 228 상 327미만, 10 : 327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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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결론

이 장에서는 주민등록 자료,건축물 장 두 개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지

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최소의 추정지역인 통계 구역에 존재하면서 특정한

성격을 갖는 인구와 가구수 그리고 구역 내의 주택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

법론을 검토하 다. ,제2차 제3차 시험조사를 실시한 12개 읍면동의 자료

에 이들 방법론을 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과 향후 개선,발

의 방향을 설정하기 한 기 자료가 되도록 하 다.구체 인 추정방법으

로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연계 결과를 이용하지 않는 회귀모형을 이용하

는 방법과 두 자료간의 연계결과를 이용하는 포획 재포획(CR :

Capture-RecaptureModel)을 제안하고 추가 으로 비 추정 방법과 그 외 직

인 방안도 추가하 다.

구체 으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인구추정에서는 회귀모형

과 CR모형 그리고 비(Ratio)모형을 용하 는데 CR모형이 20 인구 추정

을 제외한 부분의 연령 에서 다른 모형에 비하여 작은 상 오차를 보

다.가구수 추정에서는 가구주 연계를 이용한 추정이 월곡동,교동,소이면에

서 작은 오차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단순히 행정자료로 추정하는 것이

오차가 제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가구주 연계방식이나,행정자료와

같이 직 이지 않은 방법으로는 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인데 각 행정지역

별로 보면 오차가 가장 작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

는 수 의 상 오차를 보 다.주택수 추정에서는 주택종류별로 추정할 경우

에는 회귀추정과 비추정이 CR추정에 비하여 작은 오차를 보 으며,주거면

별로 추정한 경우에는 면 에 따라 회귀,비,CR추정이 각각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이들 결과를 정리하면 어떠한 방법이 체 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각 모형이 갖고 있는 장

과 단 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정결과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본다. 컨 CR추정 방법이 연계결과의 정확성에 의존하는 단 을 여기

에 의존하지 않는 회귀추정방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고,가구수 추정에서는 가

구주연계결과를 이용하는 직 방법을 일반 인 회귀추정방법에 한 보

충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한편 본 장의 목

하나인 추정방법의 개선 연구방향 모색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최소추정 상의 확정이 요구된다.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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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회귀모형의 인구 추정의 경우는 행정동이 최소추정지역이 되고

성,연령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행정동별 남녀별,연령 별 추정과정을 보

다.반면 CR모형을 용하기 해서는 연계자료가 행정동별로 이루어 졌

기 때문에 이들 행정동이 조사 추출 단 가 되어 12개 행정동 체에 한

성별,연령별,추정이 이루어 졌다.따라서 CR모형을 활용하여 행정동별,인

구특성별 추정을 해서는 행정동을 분할한 조사구의 표본조사 연계결과

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본장에서 얻은 결과들은 실

제보다 다소 오차가 작게 나온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회귀모형을 이용하기 한 비과정으로 국 3,572개의 행정읍면

동에 한 군집화(층화)과정의 연구가 요망된다.본 연구에서는 12개 읍면동

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는 자료연계에 필요한 실제 조사를 하여 표본으로 추출될 조사지역

을 어떤 수 (행정읍면동 수 조사구 같은 소구역 수 )에서 어떤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들 조사 방법(사후확인 조사 등)에

한 연구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한다.

인구,주택수,가구수에 한 추정방법들의 결과는 아래 표들과 같다.

　 귀 료 CR 비

연 행 사 행 사 행 사
귀 CR   5% CR   1% 

비

0~9 16,957 17,399 16,957 16,782 16,957 16,769 16,824 17,428 17,318 17,274

10~19 26,716 25,199 26,716 25,548 26,716 25,573 26,248 25,838 25,755 25,779

20~29 24,353 21,199 24,353 21,821 24,353 21,818 20,507 19,445 19,015 18,845

30~39 30,908 28,880 30,908 29,133 30,908 28,913 29,668 29,264 28,933 28,623

40~49 32,555 30,947 32,555 31,313 32,555 31,146 31,725 31,412 31,122 30,686

50~59 22,714 21,454 22,714 21,670 22,714 21,892 22,378 22,090 21,955 22,150

60~69 13,557 12,585 13,557 12,921 13,557 12,865 13,638 13,270 13,160 13,162

70~79 7,925 7,430 7,925 7,718 7,925 7,849 7,984 7,890 7,782 7,957

80~89 2,574 2,250 2,574 2,383 2,574 2,440 2,702 2,538 2,496 2,523

90 상 330 248 330 294 330 298 326 332 321 321

합계 178,589 167,591 178,589 169,583 178,589 169,563 172,000 169,254 167,618 167,196

<  3-34>   결과 비 (연 )

　 귀 료 CR 비

별 행 사 행 사 행 사
귀 CR   5% CR   1% 

비

남 90,358 83,142 90,358 84,372 90,358 84,264 86,436 84,857 83,954 83,645

여 88,231 84,449 88,231 85,211 88,231 85,299 85,564 84,397 83,664 83,551

합계 178,589 167,591 178,589 169,583 178,589 169,563 172,000 169,254 167,618 167,196

<  3-35>   결과 비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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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원 료 귀  

행 동 행 사 귀
주 연계  가 원연

계  

가 주수  
행 사

문 동 6,631 6,687 6,281 6,103 6,509 6,390 6,631 6,718 

월곡동 5,767 5,408 5,382 5,308 5,661 5,437 5,767 5,454 

동 6,485 6,009 6,101 5,970 6,367 6,096 6,486 6,036 

1,527 1,396 1,188 1,405 1,499 1,413 1,527 1,433 

천동 8,671 9,000 8,235 7,981 8,512 8,121 8,671 10,308 

거 2,389 2,070 2,033 2,199 2,345 2,205 2,389 2,092 

합계 31,470 30,570 29,220 28,965 30,894 29,661 31,471 32,041 

<  3-36> 가 수  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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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료 CR 비

주택 행 사 행 사 행 사
귀 

CR 비

단독주택 6,315 7,576 10,895 9,037 10,895 7,604 6,263 10,088 7,005

다가 단독주택 542 2,156 628 989 628 2,171 3,108 854 6,412

업겸 단독 1,310 1,786 1,494 1,639 1,494 1,793 1,897 1,599 1,814

아 트 30,473 29,779 30,263 30,117 30,263 29,384 30,037 32,042 30,300

연립주택 1,776 2,054 1323 1710 1,323 2,022 1,510 1,606 1,882

다 주택 5,571 4,915 5473 5122 5,473 4,921 4,974 5,221 5,004

비거주 건물 691 573 1005 913 1,005 580 285 942 496

피스 0 648 0 0 0 0 0 0 0

숙 업 0 5 0 0 0 0 0 0 0

숙사  사 시 2 0 0 0 0 0 0 0 0

공동주택 0 1 935 527 935 42 0 488 1

타 0 3 0 0 0 0 2 0 0

합계 46,680 49,496 52,016 50,054 52,016 48,517 48,076 52,840 52,914

<  3-37> 주택수  결과 비 (주택 )

　 귀 료 CR 비

연 행 사 행 사 행 사
귀 

CR 비

23.1미만 482 317 757 390 757 278 265 557 392

23.1~29.7미만 1,104 1,013 1,519 1015 1,519 786 1,120 1,747 796

29.7~46.2미만 3,021 3,439 4,116 3,107 4,116 2,594 3,189 3,611 3,017

46.2~62.7미만 15,555 14,491 16,740 15,899 16,740 14,731 15,311 16,762 15,707

62.7~95.7미만 18,778 21,058 20,131 20,671 20,131 20,949 18,517 21,769 22,279

95.7~128.7미만 3,664 4,847 4,221 4,582 4,221 4,842 4,109 4,420 3,659

128.7~161.7미만 1,925 2,020 2,099 2,096 2,099 2,026 2,416 2,081 1,615

161.7~227.7미만 1,587 1,645 1,766 1,696 1,766 1,647 2,112 1,818 2,118

227.7~326.7미만 382 425 451 400 451 425 849 476 700

326.7 상 182 241 216 198 216 239 188 233 392

합계 46,680 49,496 52,016 50,054 52,016 48,517 48,076 52,840 52,914

<  3-38> 주택수  결과 비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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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정책 건의 사항

본 장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존재하는 개체(주민,주택)의 빈도

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연구하 다.고려된 방법들은 회귀추정,CR모형에 의

한 추정,비추정 등 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추정법의 구 가능성을

연구하 다.이 방법들을 12개 읍면동에 용한 결과는 이들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본 연구에서 얻은 정책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

다.

첫째는 표본조사지역에 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칭결과를 이용하여

추정을 수행하는 CR모형이용 방법을 용하기 해서는 매칭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사지역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특히 본 연

구의 실험결과에서 CR모형추정결과가 상 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이스라엘에서도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책 으로 심층 연구할 가

치가 있다고 본다.조사지역의 표본추출단 의 결정방법과 추출방법 등이

1,2장에서 언 한 연계 과제와 함께 종합 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컨 2009년 끝낸 시범조사 결과에 1,2,3장의 연구내용을 종합한 연구를 다

른 등록센서스 추진에 련되는 쟁 을 독립 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는 체 으로 안정 인 추정 값을 제공한 회귀추정 방

법에 한 문제 을 보다 범 한 군집분석 모의실험을 통하여 이론 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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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제3장에서 직 언 되지는 않았지만,우리나라의 등록센서스 실시에 필

요한 이원추정기법의 장단 은 국의 OneNumberCensus에서 자주 논의

된다. Joint UNECE/Eurostat Meeting o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Geneva(13-15May2008)에서 발표된 논문 “United Kingdom

2011CensusCoverageAssessmentandAdjustmentStrategy"에서 추정방법

의 3단계 략 ① 표본추출 지역 내의 이원시스템 추정기법 용(Dual

System EstimationwithinSampledAreas) ② 추정지역별 추정결과 작성

(EstimationbyEstimationArea)(추정지역은 집계난이도의 개념을 용하여

센서스 본조사 집계범 를 추정하기 하여 설정한 기 자치단체의 통계지

역.이 통계지역의 일부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센서스 표본조사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음)③ 기 자치단체 추정결과 작성(LocalAuthority District

Estimation)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우리나라에도 용가능성이 있는가에

하여 추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2. 의 논문은 국의 통계청(ONS)가 작성한 것으로,2011년 국 센서스

에 하여 센서스 포 범 보정 략을 기술한다. 국의 센서스 로젝

트는 집계과정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센서스를 생성하려는 다양한 구상을 포

함하고 있다.그러나 2011년 센서스가 여 히 인구나 가구를 락하거나

복하여 조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사후조사(“센서스 포 범 조사

-CensusCoverageSurvey)”를 실시하여 센서스의 포 범 를 평가하고,인

구나 가구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국의 센서스를 고품질 센서스로

만드는데 결정 인 기여를 하고자 하여 기획된 논문이다.아마도, 국의

2011년 센서스가 통 방식을 수하지만,방법론 자체의 특성은 우리나라

실시하려는 2015년의 등록센서스에서,행정자료(주민등록,건축물/주택 장)

을 이용하여 인구,가구,주택의 집계결과를 개선하는데 그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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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매칭결과 자료 간 불일치 보완방법 자료보완에

따른 보정방법

제1 머리말

제3장에서는 행정자료 활용을 한 자료 매칭의 최 방안 연구 지역

별,특성별,인구,가구,주택의 추정기법을 연구하 다.인구 부문에서는 시

험조사 지역에 하여 주소,성명,주민생년일,성별,가구주 계를 매칭키

(matchingkey)로 하여 주민등록 기록과 시험조사 결과를 매칭한 결과 주민

등록을 기 으로 하면 매칭률이 74.7%(2차 시험조사),80.5%(3차 시험조사)로

나타났고,시험조사 결과를 기 으로 하면 매칭률은 83.3%(2차 시험조사),

80.4%(3차 시험조사)로 나타났다. 한 주택 부문에서는 주소,층,건물명,면

,건축연도코드를 매칭키로 하여 건축물 장과 시험조사 자료를 매칭한

결과 건축물 장을 기 으로 매칭률이 69.8%(2차 시험조사),90.8%(3차 시험

조사)로 나타났고,시험조사 자료를 기 으로 하면 71.7%(2차 시험조사),

90.6%(3차 시험조사)로 나타났다.주택의 경우 아 트는 매칭률은 90%를 상

회하는 반면 아 트 이외의 주택은 50% 미만(2차 시험조사),72%(3차 시험조

사)로 나타나 아 트가 아닌 주택의 매칭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장의 연구 결과는 매칭키를 이용하여 정확 매칭(exactmatching)과

단 매칭(judgementalmatching)을 거친 매칭률이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주민

등록,건축물 장,시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면 실 으로 최선의 매칭

률이라고 할 수 있다.앞 장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본 장에서 논의할 내용은

(i)두 자료의 매칭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데이터 에디 방법을 소개하고,

(ii)지역별,특성별 인구나 가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

는 집계범 모형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보정한 방법을 소개하며 (iii)마지

막으로 소지역별로 소지역 크기가 추정되었을 때 추정된 값만큼 행정데이터

를 보정하는 방안으로 가 치 조정법과 체법(inputation)방법을 소개한다.

제2 코드 매칭률 향상 방안

1. 코드 매칭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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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매칭할 일 비

두 자료의 코드를 연결하기 해서는 비 작업이 필요하다.먼 연결

키 변수를 정해야 하고,각 연결키 변수에 한 변수 표 화(standardization)

문법구분(parsing)을 하여 두 자료의 코드를 자동 으로 비교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앞 장에서 인구 매칭의 경우 주소(본번 표 화,부분 표

화,동명 표 화,호명 표 화)성명(성,이름),주민생년월(생년,생월),성별,

가구주와의 계가 연결키에 해당한다.

나.데이터 에디

다음 단계는 비된 자료(주민등록,건축물 장,시험조사 자료)에 한

데이터 에디 을 실시하는 것이다.에디 과정에서는 데이터 오류 탐색과

함께 체가 이루어진다.데이터 에디 을 마친 일을 상으로 코드 매

칭을 수행한다.

다. 코드 매칭

코드 연결은 두 자료를 코드 단 로 연결하는 작업을 말한다. 코드

연결 방법은 정확 매칭(exactmatching), 단매칭(judgementalmatching),

확률매칭(probabilitymatching)등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다.

정확 매칭을 수행하기 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유일한 식

별자가 있어야 한다.앞 장에서 인구의 경우 정확매칭에 해당하는 매칭키는

지역,주소,성명,주민생년일,성별,가구주 계가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단계 1).

24단계와 25단계의 경우 매칭키는 행정동,성명,주민생년,성별로 주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동일한 행정동에서 주소는 다르지만 성명,생년,성별이 동

일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첫째는 이사를 간 경우

이고,둘째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다.첫 번째의 경우는 주민등록 조사 시

과 시험조사 시 이 달라서 생길 가능성이 있고,이 경우 확인이 되면 정

확 매칭이라고 볼 수 있다.두 번째 경우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일 가능

성인데 이 경우는 정확매칭으로 보기보다는 확률매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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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확률 매칭은 정확 매칭과 달리 일부 매칭키 변수에 의하여 매칭을 하는 경

우이다.부분 매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 일로 매칭이 되었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신 확률 으로 매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 에서 24단계와

25단계의 경우 매칭키는 행정동,성명,주민생년,성별이 동일하면 주소를 고

려하지 않고 매칭한다.이 경우 이사를 가서 동일인일 수도 있고,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동일인일 확률이 크면 매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면 동일인일 확률이 낮으면 매칭은 잘못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문제는

매칭된 사람이 동일인 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이다.

이 문제에 하여 펠 지-선터는 하나의 규칙을 제안하 다.확률매칭에

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이에 근거하여 매칭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아닌지에 한 의사결정 방법을 제안하 다.그 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일A의 모든 코드와 일B의 모든 코드에 하여 에디 을

실시한 후 표 화된 형태로 만든다.

2단계.두 일의 코드를 서로 비교하여 상호 비교된 짝(pair)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는 정확 매칭된 짝}

∈ ∈ 는 정확 매칭되지 않은 짝}

그리고 부분 일치 패턴 에 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 =정확 매칭된 짝 에서 부분 매칭된 확률

∈ =정확 매칭되지 않은 짝 에서 부분 매칭된 확률

이제 그 비율을 구한다.

∈
∈

3단계.의 값을 보고 부분 매칭 결과를 매칭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i)만일 의 값이 크면 매칭으로 받아들인다.

(ii)만일 의 값이 작으면 매칭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비 매칭 원인

지리 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일정 지역을 가정하자. 실 으로는 특

정 조사구 는 특정 읍면동이 될 것이다.그리고 매칭을 한 두 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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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를 들어 하나는 주민등록 기록 일이고 다른 하

나는 시험조사 일이다.두 일은 만들어진 과정도 다르고 기록한 시 도

다르다.두 일에서 매칭에 이용되는 매칭키는 거처 주소,가구,가구 구성

원 인구 속성(성명,성별,나이,가구주 계 등)이다.이제 비매칭이 일어날

가능성에 하여 살펴보자.

먼 비매칭이 일어나는 형태를 크게 구분하면 첫째는 두 일의 속성이

달라서 생기는 비매칭(비매칭 형태A)과,낮은 자료 품질에서 오는 비매칭(비

매칭 형태B)가 있다.즉,기록이 불문명하여 생기는 비매칭이다.

가.비 매칭 형태 A

비매칭 형태A는 기록 시 (주민등록 기록)혹은 조사시 (시험조사 시 )이

달라서 비매칭이 생기거나 혹은 주민등록인구와 상주인구의 개념이 달라서

생긴다.주요 이유를 거처와 가구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 거처 :한 지역에서 거처는 두 시 간에 유지/소멸/생성된다.건축을 새

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헐면 가구 가구원에 변화가 생긴다.

• 주민등록과 상주인구의 차이 : 부분의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이 있는

거처에 거주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도 있다. 를 들어 주택 청약을

하여 무주택자 가구주가 되기 해서는 주민등록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른 가구에 세 들어 사는 독립 가구주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달라진다. 학생인 경우와 입 를 한 경우도 비슷하다.주민등

록에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비 매칭 형태 B

주민등록 시험조사 자료에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비 매칭이 발생한

다.표 화와 문법구분을 통하여 최 한 매칭을 하지만 원 자료가 부실하면

사후 으로 매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 경우는 자료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코드 매칭률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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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매칭 형태A에서와 같이 두 코드 일의 생성시차가 달라서 생기는

비 매칭은 실 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 주민등록 인구와 상주인

구의 개념차이에서 오는 비매칭도 실 으로 받아들이고 매칭 작업을 하여

야 한다. 신 소지역별로 상주인구를 추정할 때에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추정식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이는 다음 에서 상술한다.

비매칭 형태B와 같이 자료의 낮은 품질에서 오는 비매칭은 자료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매칭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이 경우 코드 매칭률

을 더 높이는 방안,즉 불일치하는 자료의 수를 이는 방안은 세 가지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첫 번째 방안은 매칭키 자료를 더 확보하는 것이

며,두 번째 방안은 매칭 기법을 더 정 하게 다듬는 것이고,세 번째 방안

은 원 자료(주민등록,건축물 장,시험조사 자료)의 품질을 더 높이는 것이

다.

첫째 방안과 둘째 방안은 실 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왜

냐하면 앞 장의 연구에서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 그리고 시험조사 자료에

서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키는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더 남은 연결키

가 없기 때문이다. 한 매칭 기법에서도 인구의 경우 2차 시험조사 자료는

25단계,3차 시험조사 자료는 19단계에 걸쳐 매칭을 수행했고,주택의 경우

아 트는 18단계(2차),19단계(3차),아 트가 아닌 주택은 무려 40단계(2차),

27단계(3차)에 걸쳐 매칭을 수행했기 때문이다.앞 장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통상 으로 정 매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칭은 1단계이며,나머지

단계는 일부 매칭 변수가 일치하는 부분매칭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정확

하게 일 일로 자료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인구의 경우 2차 시험조사에서

25단계의 매칭 변수는 행정동과 성명,성별 그리고 ±1세의 차이를 허용한

나이 다.이제 남은 더 느슨한 매칭 변수는 행정동 안에서 성별이 다른 동

일 성명,혹은 성명이 다른 동일 성별 등일 것이다.그러나 두 자료가 정확

하다면 성명이 다른 두 사람을 성별로 매칭하는 것은 실 으로 받아들이

기 어려운 매칭이다.

이러한 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남은 마지막 가능성은 매칭하고자 하는

원 자료(주민등록 자료,건축물 장 자료,시험조사 자료)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즉, 코드 매칭을 수행하기 에 매칭할 자료를 상으로 데이터

에디 을 실시하여 원 자료의 품질을 높인 후에 코드 매칭을 실시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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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 에디

가.데이터 에디 의 정의

데이터 에디 (dataediting)이란 데이터에서 논리 으로 일치성을 결여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통 으로 데이터 에디 은 결측값이

포함된 원 데이터(raw data)를 정비하여 결측값이 없는 완비 데이터

(completedata)를 만들기 하여 수행하 다.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데이

터를 수집,기록,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데이터 오류(dataerror)의 양을

이고,데이터 품질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향후 조사에 한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데이터 에디 과정은 데이터 오류를 탐색하는 과정과 탐색된 오류 데이

터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데이터 오류 탐색은 데이터가 결측값

(missingvalue)인지,타당하지 않은 값(invalid value)인지,불일치하는 값

(inconsistentvalue)인지 혹은 변칙 인 값(anomalousvalue)인지 검하는

것이다.결측값은 응답자가 응답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값이므로 데이터

화일에서는 결측값으로 표기되어 다른 응답값과 구분되어야 한다.타당하지

않은 값은 응답으로서 허용 가능한 범 를 벗어나는 데이터 값을 말한다.

를 들어,숫자를 묻는 질문에 숫자가 아닌 값이 표기되어 있으면 타당한 값

이 아니다. 한 입력된 자료가 허용된 값의 범 를 벗어나면 타당한 응답이

아니다.불일치하는 값은 사 에 정의된 데이터 항목의 계를 만족하지 않

을 때 발생한다.변칙 인 값은 특이한 응답이나 이상치로 나타난다.

데이터 오류 탐색에는 데이터별 문 지식과 편집규칙(editrule)을 활용한

다. 검규칙(checkrule)이라고도 하는 편집규칙은 만일 데이터가 올바르다

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데이터 항목 값 사이의 논리 조건이나 제약조건

을 말한다.데이터 오류 탐색 후 데이터를 최종 데이터로 채택할 수 있는 데

이터와 검토가 필요한 의심스러운 데이터로 구분한 후 표기한다.

오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결측값,타당하지 않은 값,혹은 불일

치하는 값으로 표기된 값을 제거하고 수정한다.

나.데이터 오류 탐색

오류를 발견하기 해서는 상되는 오류의 종류가 무엇인지,내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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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류생성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를 들어,단 측정

오류와 같은 특별한 체계 오류 메커니즘을 염두에 두면 범 검이나 비

율 검 등을 통하여 체계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질문 항목에 한 특별

한 지식이 없는 경우, 체로 오류를 찾아내기 어렵다.만일 상되는 오류

에 한 사 이해가 없을 때에는 범 검(rangetest),비율 검(ratio

test)방법을 사용하여 오류를 탐색한다.

범 검에서는 응답 값의 범 를 사 에 정한 후 응답이 범 를 벗어

나면 데이터 항목을 재 검한다.범 검 방법은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

수 모두에 용할 수 있다.

가구원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은 0='무응답',1='남성',2='여성’ 의 하나로

받는다고 하자.따라서 응답 집합 {0,1,2}에 포함되지 않는 응답은 오류로 간주한다.

‘월’로 응답을 해야 하는 질문에 하여 응답 집합을 {01,02,03,04,05,

06,07,08,09,10,11,12}로 하 다고 하자.이 경우 응답 집합을 벗어나는

응답은 오류로 간주하고 데이터를 재 검한다.

비율 검을 한 편집규칙에 포함되는 변수는 두 개이다.두 변수를  

라고 할 때 두 변수의 비율에 한 상한()과 하한()을 사 에 지정하고,

비율 검 결과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는 코드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 비율 검 범 :  


 

만일 두 변수에 하여 단 측정오류 같은 응답 오류나 데이터 입력 오류가

데이터에 포함되면  비율에 즉각 인 향을 미치게 되고,그 값은 상한

값()혹은 하한 값()을 벗어나기도 한다.이러한 경우 데이터 재 검을 통

하여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다.오류 치포착 수정

편집규칙을 데이터에 용하여 에디 을 수행하면 편집규칙을 반하는

불일치 코드를 찾을 수 있다.그 다음에는 불일치 코드 안에서 어느 데

이터가 오류 데이터인지 검토하게 된다.

불일치 코드 안에서 어느 변수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오류

치포착(errorlocalization)’이라고 한다.보통 오류 치포착은 쉽지 않다.

불일치 코드에서 잘못된 변수의 치를 일반 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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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한다.일반 가이드라인 에서 가장 리 알려진 것이 펠 지-홀트

(Fellegi-Holt1976)패러다임이다.펠 지-홀트 패러다임은 자동 에디 과

체에 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이다.

(i) 코드 안에 있는 데이터는 가능한 최소 항목을 변경하여 모든 편집규

칙을 만족하도록 한다.

(ii)데이터 일의 빈도 구조는 가능한 한 유지한다.

(iii) 체 규칙(imputationrule)은 명시 인 설명 없이 응되는 편집규칙

에서 유도한다.

첫 번째 원칙은 펠 지-홀트 패러다임으로 알려져 있으며,오류 치포착에

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은 랜덤 오류 탐색 후

자동 체와 련된 것이다.세 번째 원칙은 오류 치포착과 체는 서로

계되어 있고 결합하여 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조사데이터를 고려하자.조사 상은 10세이상이고,가구주와

의 계 변수의 수 은 1=가구주,2=배우자,3=자녀,4=기타이며,학력 변수

의 수 은 0=무학,1= 등학교,2= 고등학교,3= 학이상이고,혼인상태 변

수의 수 은 1=미혼,2=기혼 값을 가지는 데이터이다.

일련번 가구번
가구주 의 

계
연령 학력 인상태 편집규칙

1 1 1 33 2 1

2 1 4 56 2 2

3 1 2 11 3 1 반

4 1 4 27 3 2

5 7 4 67 1 2

6 7 1 34 3 1

7 7 3 16 3 2 반

8 10 2 30 3 2

<  4-1> 사  (에  )

데이터에서 3번째와 7번째 데이터는 편집규칙에 의해 편집규칙 반되

었다고 단되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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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규칙1:[가구주와의 계=(가구주 혹은 배우자)]그리고 [연령<15]

⇨ 규칙 반

∙ 편집규칙2:[연령<17]그리고 [혼인상태=기혼]

⇨ 규칙 반

∙ 편집규칙3:[가구주와의 계=배우자]그리고 [혼인상태=미혼]

⇨ 규칙 반

펠 지-홀트 방법에 의하여 오류를 수정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  4-2> 사  (에  후)

일련번 가구번
가구주 의 

계
연령 학력 인상태

3 1 2 ⇨ 3* 11 3 1

7 7 3 16 3 2⇨ 1*

라.오류데이터 체 처리

오류 데이터를 탐색하여 오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코드가 선정되

면 다음 단계에서는 해당 코드에서 오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항목을

찾는다.그리고 오류 항목 값을 그럴듯한 값으로 교체하여 오류 데이터를 처

리한다.

오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사후 확인 후 수정을 하는 방법과

체(imputation)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사후 확인 후 수정을 하는 방법

은 응답자를 재 하거나 문지식을 이용하여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

이고, 체 처리법은 오류 항목 값이나 결측값을 코드나 변수 수 에서 추

정치로 체하는 것을 말한다. 체 방법은 네 종류로 분류된다.

∙ 규칙 기반 체(rulebasedimputation)

∙ 연역 체(deductiveimputation)

∙ 모형 기반 체(modelbasedimputation)

∙ 기부자 기반 체(donorbasedimputation)

규칙기반 체는 문 지식을 이용하여 오류 값을 규칙에 의하여 체한

다.규칙 기반 체는 일반 으로 “If⋯,then⋯ ”과 같은 편집규칙을 사용

하여 체한다. 를 들면 만일 가구원 수가 1이고 가구주와의 계가 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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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가구주와의 계는 본인이다.즉,

‘가구원수=1,가구주 계=?’⇨ ‘가구주 계=본인’

으로 체한다.

연역 인 체는 논리 이고 수학 인 추론에 기 하여 오류값을 체

한다. 체된 항목이 모든 편집규칙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값일 때 용된다.

균형 편집규칙(balancededitrule)을 이용하면 연역 체가 가능하다. 를

들어 계속 조서에서 한 가정의 자녀의 수를 조사하 다.자녀의 수 응답에서

1년차 2명,2년차 무응답,3년차 2명이었다.연역 체법을 사용하면 논리

으로 2년차 자녀의 수는 2명으로 체된다.

모형기반 체에서는 명시 인 체 모형을 이용하여 오류값을 체한

다. 체 모형 구축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용한다.모형기반 체 방법

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많이 쓰인다.

∙ 회귀 체(regressionimputation)

∙ 비 체(ratioimputation)

∙ 평균 체(meanimputation)

∙ 로지스틱 회귀 체(logisticregressionimputation)

기부자 기반 체에서는 편집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코드의 오류 항목

에 기부자 코드의 응답값을 입한다.기부자 집합은 행조사의 응답자이

거나 다른 조사의 응답자이다.

∙ 핫덱(hotdect) 체:기부자를 행 조사 응답자 에서 선택

∙ 콜드덱(colddeck) 체:기부자를 과거 조사 응답자나 다른 자료 응답

에서 선택

기부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랜덤하게 기부자를 선택하거나 최근방 기부자

를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다.

∙ 랜덤 기부자 체 :기부자 집합에서 기부자를 랜덤하게 선택

∙ 최근방 기부자 체 :수령자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기부자를 선택.만

일 둘 이상의 기부자가 동일한 최소 거리를 가지면 그 한 기부자를

랜덤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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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불완 매칭시 매칭률과 역별 규모 추정

본 에서는 일 코드 매칭을 수행한 후 매칭되지 않은 코드를 어떻

게 보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먼 두 조사자료(주민등록 혹운 건축물

장 자료,시후조사 자료)를 독립 인 자료로 간주하면 센서스 사후조사 검증

에서 통상 으로 많이 활용하는 이원시스템추정법(dualsystem estimation)을

활용하여 지원범 (coverage)를 추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방법은 앞 장에서

도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과소추정 문제 해결에는 하지만 과다 추정

문제 해결에는 합하지 않다.다른 방법으로 만일 사후조사 자료를 참값으

로 간주하면 사후 조사자료를 기 로 주민등록 자료 혹은 건축물 장 자료

의 과소집계(under-coverage)비율,과다집계(over-coverage)비율을 계산하여

모집단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더 실 이다.

먼 다음의 제를 보자.

1.매칭 제

어느 지역에 10가구가 있다고 하자.시 1의 자료(주민등록 자료)와 시 2

의 자료(시험조사 자료)를 가지고 매칭을 시도해 본다.주소,성명,성별,나

이가 동일하면 정확매칭(○)하고,주소,나이,성별은 틀리더라도 성명이 동

일하면 단매칭(⧍)으로 간주한다.

비매칭은 가구 가구원 변동에서 오는 비매칭(비매칭 A)와 기록 부실에

서 오는 비매칭(비매칭 B)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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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매칭 제

시 1 (주민등 ) 시 2 (시험 사)
가

매칭

가 원

주 별
나

주 별 나
매

칭
비매칭

1
HU1

AA1 남 63
HU1

AA1 남 63 정확

매칭

○

AA2 여 60 AA2 여 60 ○2

3

HU2

BB1 남 70

HZ2

BC1 남 72 비매칭

(

실)

B

BB2 여 32 BC2 여 31 B4

BB3 남 35 BC3 남 33 B5

6
HU3

CC1 여 70
HU3

CC1 여 69 단

매칭

⧍

CC2 여 30 A7

8

HU4

DD1 남 66

HZ4

DJ1 남 66 비매칭

(

실)

B

9 DD2 여 62 A

DD3 남 20 A10

11

HU5

EE1 여 70

HK5

EE1 여 62
단

매칭

⧍

EE2 남 33 EE2 남 33 ⧍12

EE3 여 31 A13

14

HU6

FF1 남 34

HG6

FF1 남 34

정확

매칭

○

FF2 여 33 FF2 여 33 ○15

FF3 남 1 A16

FF4 여 21 A17

18

HU7

GG1 남 31

HK7

GK1 남 31
단

매칭

⧍

GG2 여 30 GG2 여 30 ⧍19

 GG3 여 71 A20

21 HU8 JJ1 남 29
비매칭

( 사감)
A

22 HU9 KK1 남 45
비매칭

( 사감)
A

23

HU10

LL1 남 40

비매칭

( 사 )

A

24 LL2 여 35 A

25 LL3 남 6 A

26

HU11 HR11

MM1 남 69
단

매칭

A

27 MM2 여 66 MM2 여 67 ⧍

28 MM3 남 21 A

주)○:정확매칭,⧍: 단매칭,A:비매칭 형태 A,B:비매칭 형태 B

• 번호1,2:정확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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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3,4,5:주소,성명,나이가 틀리므로 기록 부실 비매칭(비매칭 B)

• 번호6:나이(±)틀리지만 단매칭(⧍)

• 번호7:딸(CC2)사 시집가서 분가.가구 변동으로 비매칭(비매칭 A)

• 번호8:주소,성명이 틀리므로 비매칭(비매칭 B).

• 번호9:가구주 부인이 큰아들 집 방문하러 감 (비매칭 A).

• 번호10:아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감 (비매칭 A).

• 번호11,12:주소,나이 틀리지만 성명으로 단매칭

• 번호13:며느리 들어옴(비매칭 A)

• 번호14,15:정확매칭(○)

• 번호16:아들 태어남 (비매칭 A)

• 번호17:동생이 학이 입학하여 HG6으로 입(비매칭 A)

• 번호18:성명,주소 다르지만 부인 성명이 동일한 것 보고 단매칭

(⧍)

• 번호19:주소 다르지만 성명 같으므로 단 매칭(⧍)

• 번호20:어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 옴(비매칭 A)

• 번호21:가구 HU8이 이사감 (비매칭 A)

• 번호22:가구 HU9가 이사감 (비매칭 A)

• 번호23,24,25:가구 HU10이 HU8,HU9가 살던 주택으로 이사옴(비

매칭 A)

• 번호26:가구주(MM2)의 남편이 다른 지역의 아들 집에 주민등록되어

있음.거주는 HU11에 함.(비매칭 A)

• 번호27:주소,나이 다르지만 성명 동일하므로 단 매칭(⧍).

• 번호28:HU11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군입 로 재 상주하지는

않음.(비매칭 A)

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 매칭률을 계산하여 본다.가구 매칭률은 주소

만을 기 으로 하면 2가구(HU1,HU3)만이 매칭이 된다.그러나 가구원 성명

을 보고 성명이 동일하면 동일인으로 간주하면 매칭이 되는 가구는 6가구가

된다.즉 HU1와 HU3는 정확매칭이며 HU5=HK5,HU6=HG6,HU7=HK7,

HU10=HR10의 4가구는 동일한 가구로 단되는 단 매칭이다.

• 주민등록 가구 =10가구

• 시험조사 가구 =9가구

• 정확 매칭 단 매칭 가구 =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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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률 :주민등록 기 -6/10=60%,시험조사 기 -6/9=66.6%

• 비 매칭률 :주민등록 기 -4/10=40%,시험조사 기 -3/9=33.3%

가구원 매칭률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인구 =20명

• 시험조사 인구 =22명

• 정확 매칭 단매칭 가구 =6가구

• 정확 매칭 단매칭 가구원 =10명

• 매칭률 :주민등록 기 -10/20=50.0%,시험조사 기 -10/22=45.5%

• 비매칭률 : 주민등록 기 - 10/20=50.0%, 시험조사 기 -

10/22=45.5%

2. 역별 규모 추정

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주민등록과 시험조사 매칭 후 가구 가구원 비교1

주민등

시험 사 가

  없 합계

 6(매칭)+2(비매칭 B) 2(비매칭 A) 10

 없  1(비매칭 A) - 1

합계 9  2 11

시험 사 가 원

 10(매칭)+4(비매칭 B) 6(비매칭 A) 20

 없 8(비매칭 A) - 8

합계 22 6 28

그런데 비매칭 B의 경우는 실제로는 주민등록과 시험조사에 모두 기록이

있지만 매칭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실 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비매칭

A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실 으로 사용 가능한 비교는 다음 표가

될 것이다.



- 220 -

<표 4-5>주민등록과 시험조사 매칭 후 가구 가구원 비교2

주민등

시험 사 가

  없 합계

 6(매칭) 2(비매칭 A)+2(비매칭 B) 10

 없  1(비매칭A)+2(비매칭 B)

합계 9  

시험 사 가 원

 10(매칭) 6(비매칭A)+4(비매칭B) 20

 없 8(비매칭A)+4(비매칭B) -

합계 22

Wolter의 논문(JASA 1986,338-346)에서는 포함범 오차 모형(coverage

errormodel)을 설정할 때에 100% 매칭률과 두 시 간에 모집단 변화는 없

다고 가정한다.즉,두 조사는 동일한 모집단에 한 독립 인 조사로서 조

사의 불완비성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우리의 문제에서는 매칭률이 100%가 아니며,시 차이와 조사의 특성 때문

에 락이 발생한다.

가.주민등록의 과소포함률(under-coveragerate)

주민등록의 과소포함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주민등록 과소포함률:  상주

상주 주민등

제에서 가구와 가구원의 주민등록 과소포함률은 다음과 같다.

• 가구 과소 포함률: 


 

• 가구원 과소 포함률:


 

나.주민등록의 과다포함률(over-coverag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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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과다포함률: 상주

주민등 비상주

제에서 가구와 가구원의 주민등록 과다 포함률은 다음과 같다.

• 가구 과다 포함률: 


 

• 가구원 과다 포함률:


 

다.상주인구 추정

재 상주인구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주민등

• 가구수 추정 :


 ≈

• 인구 추정 :





 ≈

라.추정 공식의 합리 인 해석

독립 인 두 조사(주민등록,시험조사)를 실시하고 두 조사 데이터를 매칭하

다.은 주민등록에만 있는 인구이고,는 주민등록 시험조사에 있는

인구,는 시험조사에만 있는 인구이다.만일 매칭률이 100%라고 한다면 

는 주민등록과 시험조사에서 모두 발견되고 연결될 것이다.그러나 매칭률이

100% 미만이면 이 일부는 연결되지 않고 주민등록과 시험조사에서 각각

기록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이를 라고 하자.즉,비매칭으로 인하여

()만이 매칭되어 공통으로 기록되고,()는 주민등록에만 기록되

고,()는 시험조사에만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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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주민등록과 시험조사 자료의 매칭 패턴

주민등

에만 ()
주민등   시험 사에 ()

시험 사

에만 ()

주민등 에만 

(비매칭)

공통 

(매칭)

시험 사에만 

(비매칭)

주민등   -

시험 사 -  

과소포함률 는 상주 인구 주민등록 기록이 있는 인구이므로 시험조사

기록 주민등록 기록의 비율로 추정된다.즉,








한 과다추정인구는 주민등록에는 기록이 있고 상주인구가 아닌 인구의 상

주인구에 한 비율이므로 다음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두 비율이 합은 결국 주민등록 인구의 상주인구 비가 된다.




≈상주 

주민등 

따라서 상주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를 두 비율의 합으로 나 값으로 추정가

능하다.





재미있는 사실은 매칭률이 떨어지면 과소포함률 는 감소하고,과다추정률

는 증가한다.그러나 두 비율이 서로 상쇄되어 상주인구를 추정할 때에는

비매칭률이 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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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불일치 자료 보완에 따른 보정 방법

매칭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별 인구를 추정하면 당연히 추

정 인구와 주민등록의 인구가 일치하지 않는 상이 발생한다.센서스의 장

의 하나가 소지역에서 세부 항목의 집계가 가능하다는 을 상기하면,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장 을 유지할 필요가 생긴다.

를 들어 어느 역의 주민등록 인구와 상주인구 추정값이 다음과 같다

고 하자.30 남성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10명인데 비하여 추정 상주인

구는 115명이다.따라서 주민등록 인구가 5명 작다.세부 항목에 한 집계

를 해서는 주민등록 인구 110명을 상주인구 115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

다.

<표 4-7>주민등록 인구와 추정 인구 가 치

연

주민등 값 가 치

남 여 남 여 남 여

20 115 110 110 105 0.9565 0.9545

30 110 105 115 110 1.0454 1.0476

40 90 95 95 100 1.0556 1.0526

합계 315 310 320 315 1.0158 1.0161

이러한 문제를 풀기 한 통상 인 보정 방법은 (i)가 치 조정법과 (ii)

체법이 있다.첫 번째로 가 치 조정법은 100명의 30 남성이 115명의 역

할을 하야 하고 그 비가 1.0454이므로 30 남성 한명이 1.0454배 만큼의 역

할을 하는 것이다.즉,세부항목 집계를 할 때에 30 남성의 경우는 가 치

1.0454를 곱한 후 집계를 한다.

두 번째로 체법은 부족한 5명의 30 남성을 새로이 생성하는 방법이

다.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용할 수 있는 체법으로는 모

형 기반 체와 기부자 기반 체가 하다. 체로 연속형 변수의 경우는

모형기반 체가 효과 인 경우가 많은 반면,이산형 변수인 경우에는 기부

자 체 방법이 하다. 국의 원넘버 센서스에서는 기부자 체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Steeletal.,2002).기부자 체 방법으로는 핫덱 체(hot

deck imputation),콜드덱 체(cold deckimputation),랜덤 기부자 체

(random donorimputation),최근방 기부자 체(nearestneighbor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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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tation)등에서 세부항목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제5 정책 건의사항

등록센서스,바로 센서스 정보를 행정자료로 신하는 작업의 추진에서 (i)

데이터 매칭 (ii) 역별 규모 추정 (ii)불일치 데이터 보정 과정이 필수 으

로 들어간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매칭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앞 장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는 74% -83%,주택은 50%-90%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실 인 조건에서 매칭률이 최선의 매칭률이라고 한다면,매칭률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데이터 에디 을 통한 주민등록 자료와 시험조사 자료

등 원 자료의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역별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비매칭률을 고려하는 모수 추

정법을 개발하여야 한다.본 장에서 소개한 비매칭률을 고려한 역별 추정

법은 비매칭률로 인하여 과소포함률은 과소 추정하고 과다 포함률은 과다

추정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상주인구 추정에는 비매칭률이 큰 향을 주지

않았다.

세 번째로 역 내에서 세부 항목 집계를 한 주민등록 인구와 추정값의

불일치는 보정하는 방안으로 가 치 조정법과 체법이 유용하다. 체법은

집계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 방법이 달라지는데,기부자 체 방법

에서 랜덤 핫덱 방법이나 최근방 체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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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등록센서스 체이용 불가능 조사항목의

표본조사 도입방안

제1 머리말

우리나라 통계청은 물론 모든 국가에서 통계작성기 의 주요 책무는 련

성/완 성, 시성/시의성,정확성,비교성/일 성, 근성/명확성,비용효율

성,응답자 부담경감 등의 기 에 의거하여 최고품질의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를 작성하는 것이다.

등록센서스의 토 자료가 될 수 있는 행정자료,특히 행정등록 장은 통계

작성을 일차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행정업무의 편의를 하여 작성되

는 것이 부분이다.따라서 행정자료의 개념이나 정의는 통 센서스에서

조사표와 지실사(fieldoperation)의 형태로 진행되는 통계조사의 개념이나

정의와는 달리,국가통계의 기본요건을 당장은 충족시키지 않은 것이지만,

일상 행정목 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통계작성기 은 언제나 센서스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실 여건과 이상

최고품질의 “통계기 ”간에 타 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어떤 면에서,행

정자료의 이용은 국가통계의 작성환경에 변화를 래하 다.가령,통계작

성기 이 행정업무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그 자료를

센서스 통계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가에 하여 단하기 하여,통계작성기

의 품질기 과 비교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목표모집단의 행정

정의(고용통계의 자 업자 조사범 ),변수정의의 방식( :주민등록 장의

주소지 설정방식과 인구주택총조사의 상주지 설정방식),통계작성의 기 시

( :행정자료의 업데이트시 과 센서스 기 시 의 차이)이 차이가 날 수

도 있으나 통계작성기 이 행정자료를 거의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다면,행정자료의 포 범 를 벗어난 정보를 보완하기 하여 독자 으로 표

본조사를 이용하여, 통 센서스에서 하는 것처럼,필요한 보정조치를 실

시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등록센서스는 행정자료,특히 행정목 의 공 장부를 통계목 의 공 장부

로 변환하여 실시되는 "행정자료 센서스“를 의미한다.물론,이러한 센서스도

원칙 으로, 통 센서스의 본질 특성인 개별성(individuality),보편성

(universality),동시성(simultaneity),주기성(periodicity)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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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도 입

연 도

최

이 용

연 도

도 입

연도

최

이 용

연도

도 립

연도

최

이 용

연도

도 립

연도

최

이 용

연도

인구 장 1968 1981 1969 1970 1964 1970 1967 1975

사업체 장 1975 1981 1975 1980 1965 1980 1963 1975

주택 장 1977 1981 1980 1985 2001 2011 2008? 2011?

주택상태 1977 1981 1980 1985 2001 2011 2008?

2011?

교육 1971 1981 1970 1975 1970 1980 1985 1990

고용 1979 1981 1987 1990 1978 2001 1985 1985

가족 1968 1981 1978 1980 1964 1980 1960 1975

가구1 1968 1981 1970 1975 2001 2011 2011? 2011?

소득 1970 1981 1969 1970 1967 1980 1968 1975

완

등록센서스

1981 1990 2011 2011?

1)가구는 거주가구의 단 ,곧 단 거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것은

통 센서스의 가사단 의 가구개념과는 다르다.

자료:UNECE(2007)과 Wallgren,A.andWallgren,B.(2007)의 재정리

<  5-1> 럽 가  행 료 수립연도  스 연도

한다.

센서스는 그것이 행정자료를 이용하든,모집단을 직 조사는 통 센서

스이든 모두 그것이 “센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해서는 이른바 "센서스

항목“에 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북유럽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통 센

서스에서 100% 완 한 등록센서스로 이행하기 하여 노력하 으며,과도기

으로 센서스 항목에 한 정보를 행정자료로 체하기가 불가능한 때는,

이들 항목에 해서 표본조사를 도입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

를 작성하 다.<표 5-1>은 북유럽 국가들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상으로 하

여 특정의 조사항목에 하여,행정등록 장를 수립하고 이것을 극 으로

센서스 통계작성에 이용하기 시작한 시 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센서스의 추진과정에서,북유럽 국가들은 1964년부터 1969년에 이르기

까지, 앙정부가 리하는 인구등록 장을 수립하고,우리나라의 주민등록

번호와 동일한 개인식별번호(PIN,PersonalIdentificationNumber)를 도입하

다.행정자료가 통계작성의 원천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반

부터 다.행정등록 장이 인구통계와 소득통계를 필두로 하여,다양한 주제

역의 통계작성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추가 으로 북유럽의 통계청은 행

정등록자료를 신규로 개발하고,그것을 토 로 하는 통계작성업무를 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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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센서스 추진의 선도 치에 있었던 북유럽에서도 국가별로,주제

역별로,행정 장를 수립하기 시작한 연도와 해당 자료를 센서스 통계목 에

최 로 사용한 연도 간의 간극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하나의 로 고용통계

의 개발을 검토할 수 있겠는데,덴마크,핀란드,스웨덴은 고용 장을 수립하

고 몇 년 만에 그 자료를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용하 지만,노르웨이

는 1978년에 고용 장 수립 작업을 추진하 지만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 다.

북유럽의 국가의 등록센서스 추진과정에서 한 가지 동일한 은 행정 장

이 단계 으로 수립되고,그것을 센서스 통계작성에 이용하 다는 것이다.

먼 ,다양한 역에서 주제별 통계가 검정되고 그 결과표가 작성되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해당 국가의 통계청은 주제별 통계의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

이 되면,등록 장의 변수를 센서스 통계작성에 곧바로 도입하 다.곧 센서

스에 련되는 주제 역,곧 인구,가족,가구,교육,고용,소득,주택 등 모

든 분야에서 통계가 작성되면서,100% 완 한 등록센서스로 이행하 다.덴

마크와 핀란드는 1981년과 1990년에 최 로 100% 완 한 등록센서스로 이행

하 으며,노르웨이는 2011년에 100% 완 한 등록센서스로 이행할 정이며,

스웨덴은 2011년에 행정자료에서 가구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면 100%

완 한 등록센서스로 이행하게 되는 셈이다.

통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하는 과정은 북유럽의 국가만이 아니

라,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으로 할 때,그 스펙트럼은 더욱 더 다양하

다.먼 ,조사표와 지실사라는 통 센서스를 버리고,등록센서스를 추

진하고자 하여도 등록센서스의 추진에 필요한 핵심 행정자료인 인구 장

이 정비되지 않아서, 단계에서 등록센서스로 이행을 보류하고 있는 선진

국들이 있는데,그 표 인 경우가 국과 미국이다.

. 통 센서스에서 등록센서스로의 이행을 당장에 염두에 두지 않는

남유럽의 국가 에는 통 센서스의 정보를 행정자료,특히 인구 장의

정보를 수정하기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스페인,이탈리아가 그러한

경우에 속하고,1980년 에 독일도 이 경우에 속했지만 연방재 소의 결로

통 센서스 실시를 유 하 으며,오랫동안 새로운 센서스 모형을 테스트

한 결과,인구 장을 주축 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항목별로 일부는

수조사 일부는 표본조사의 형태로 보완하는 등록센서스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테스트하고,2011년에 센서스 본조사를 실시할 정이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통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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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포기하고,등록센서스로 발 빠른 이행을 완료하 다.싱가포르는 1990

년 센서스에서 1980년에 구축된 인구 장(PeopleHub)을 이용하여 지실사

를 진행하고,개인식별번호를 토 로 센서스 결과를 행정자료와 매칭·통합하

는 작업을 진행하고, 1996년에는 가구등록 장(Household Registration

Database)과 국주택 장(NationalDatabaseonDwellings)의 수립을 완료

하여,2000년에는 아시아에서 최 로 등록센서스와 20% 표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 다.한편,이스라엘도 2008년에 인구 장(PopulationRegister)을 토

로 보완행장 일(ImprovedAdministrativeFile)을 구축하고 이 일의 정

확성을 검하고 센서스 통계의 사회경제 일을 작성하기 하여 20% 표

본조사를 실시하 다.등록센서스에서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모두 표본조사

를 실시하 다는 은 동일하지만,이 표본조사가 싱가포르에서는 인구와 주

택의 사회경제 특성을 획득하는데 사용되었는데 반하여,이스라엘은 인구

장과 표본조사의 집계결과를 매칭하여 인구 장 바로 보완행정 일의 문

제 을 개선하는 도구로도 사용하 다는 이다.

이 에서는 먼 센서스의 다양한 유형을 검토한다.다음은 우리나라

행 인구주택총조사를 개 하고,그 조사방법론을 기술하고,이것을 바탕으로

센서스 조사항목이 재의 행정자료 특히 마이크로데이터를 구비한 행정자

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체가능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다음은 외

국의 센서스 표본조사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2015

년 등록센서스에서 표본조사가 당당해야 할 역할을 기술한다.여기서는 센서

스 표본조사의 이 역할,곧 집계범 를 추정하기 한 근거자료로 이용

된다는 과 행 통 센서스 방식의 표본조사 항목 는 수조사 항목

의 일부에 하여 자료를 획득을 한 조사도구로 이용된다는 을 강조한

다.마지막으로,센서스 표본조사의 이 목 을 구 하기 하여,우리나

라의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체 불가능인 조사항목의 장실사는 물론 주

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건물/주택 장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하여 지실사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제2 센서스의 다양한 유형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는 상세한 정보,특히 소지역에

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존 센서스의 단 은 5년

는 10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정보의 노후화와 비용이 많이 들고 센서스

주기를 단축하기가 힘들다는 이다.. 한 개인비 보호의식의 증가 단



- 229 -

독가구의 증 등으로 인해 조사환경이 악화되어 무응답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서 통 인 센서스를 포기하거나 변

형하여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무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행정자료를 이용하고,센서스의 막 한 비용을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

기 해서 순환센서스를 실시하는 등 여러 유형의 센서스가 등장하고 있다.

UN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을 정리하여 세계 각국의 센서스를 ① 통

센서스,② 행정자료에 기반을 둔 근법,③ 통 센서스와 행정등록

센서스의 혼합형,④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의 혼합형,⑤ 순환 센서스,⑥

통 인 센서스와 특성치의 연간 업데이트 등으로 분류하 다(UN,2007).

2015년에 도입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센서스 표본조사의 방식을 설명하기

에 UN의 분류에 따른 해외 각국의 개 인 사례설명을 통해 센서스 실시

방식에 한 해외의 반 인 흐름을 조망하고자 한다.

가. 통 센서스

2000라운드 센서스에서는 190개국 이상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 고 부

분의 나라들이 통 인 방식을 따랐다.인구센서스는 특정 시 에서 일련의

주제에 해 인구 가구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잡한 작업이다.수집된

자료는 편집,평가,분석 공표과정을 통해 국가 지역에 련된 인구,

경제,사회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용된다.국민들이 센서스 질문지를 직 작

성할 경우도 있고 조사원을 고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조사원을 고용

하여 센서스를 실시할 경우,각 조사원은 비교 짧은 기간인 특정의 시 에

서 배정된 조사구내의 모든 가구 개인들을 조사함으로써 보편성과 동시

성이라는 센서스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가 모두

사용된다. 수조사표는 모집단 체를 상으로 하고 표본조사표는 표본으

로 선정된 가구 인구를 상으로 한다.표본조사표에는 특정한 주제에

한 상세한 질문들이 포함된다.표본조사 추정치는 체 포 범 에 기 를

둔 것은 아니지만 센서스의 결과물로 간주된다.

자료수집 방법에는 우편조사,인편으로 조사표 달, 화조사,인터넷조사,

면 조사 는 이러한 조사방법의 혼합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

인 센서스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조사방법은 다양하다.

통 인 센서스는 특정 시 에서의 인구에 한 단면을 제공하고 소지역,

소집단에 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별한 장 이다. 통 센서스는

연방제를 채택하여 산수립 배분에 필요한 모든 지역단 에 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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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경제 특성치를 한 시 에서 동시에 생산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나라

에 합하다.선거구 경계선 확정작업 한 동시성을 요구하고,이 때문에

통 센서스가 더 나을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 통 인 센서스는 센서

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하는 업무 가장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복잡하

고,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료수집활동이 된다.비용문제 외에 이 복잡한

작업에는 국민들이 참여해야한다는 인식과 동의가 요구된다.복잡성과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러한 센서스는 보통 매 5년 는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따라서 센서스 자료는 여러 해가 지난 시성/시의성이 떨어진다.

나.행정자료로 통 방식을 보완하는 센서스

통 센서스의 각종 주제에 한 행정자료가 균형있게 개발되어 있는 않

는 경우,모든 센서스 결과를 생산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없는

나라들은 행정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센서스의 기 자료로서 사용

할 수 있다.2000라운드 센서스에서 일부 국가는 인구 장을 토 로 거처주

소,거주자 이름 기타 정보를 사 인쇄한 조사표를 이용하고,해당 정보

는 면 시에 확인받거나 필요시에는 수정하고,.필요하지만 사 인쇄되지

않은 정보는 면 시에 수집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지실사 조사원의 면 시간을 이는데 기여한다. 이에

따른 시간비용의 감소가 있으며,응답자의 부담은 상당 수 경감되고 자료

품질이 개선되었다. 한 포 범 에 한 평가가 인구 장과 지실사 결과

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더욱이 행정자료의 품질진단이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일부

항목의 응답내용은 지실사를 토 로 개선될 수 있다.이 방법은 품질이 좋은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센서스 간연도에 한 자료 생산의 빈도를 높이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형태의 주기 인 센서스 자료 수집은 행정자료에서

직 획득이 가능한 인구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주 등과 련된 등록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필요한 재고조사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이 방법은 체 포 범 에 기 를 두었기 때문에 통 센

서스의 장 을 그 로 간직한다.특정 시 에서 체 인구에 한 단면을 제

공하고 소규모 지역,소규모 집단에 한 자료의 생산이 가능하다.이러한

형태의 센서스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통 인 센서스의 결 이

보완되는 장 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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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정자료와 표본조사의 통합센서스

이스라엘,싱가포르,네덜란드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센서스를 표본조

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독일도 이러한 통합센서스를 2011년에는 실시하게

될 것이고, 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도와 이와 유사한 통합센서스의 형

태로 가고 있다.이것은 등록센서스를 통해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방식은 행정자료의 기록과 표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결합하여 마이크로 수 즉 개별 단 에서 매칭을 실시한다.다음 단

계에서는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통계표를 생성한다.이 방식은 통

센서스의 수/표본 형태와 유사한 이 많다. 수항목에 해서는 행정

자료에서 각 개인 가구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표본항목에 해서는 개인

이나 가구의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따라서 『인구

주택센서스의 원칙 권고』(Principle and Recommendation for

PopulationandHousingCensuses)에 기술되어 있는 표본의 사용에 한 권

고가 이 모형에 용되지만 가 치 차(weightingprocedure)에 한 정교

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 방식의 주요 장단 은 나 에 보는 100% 완 한 등록센서스와 유사하

다.가상센서스에 한 반 는 거의 없고 무응답의 문제만이 표본조사의 자

료가 사용되는 데 있어서 발생한다.만약 무응답 문제가 표본조사에서 정정

될 수 있다면 센서스에서 표본조사의 선택성 문제가 정정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단 은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표를 생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이다.왜냐하면 가 치 부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 노력이 국민 체

를 조사객체로 하는 지실사가 행정자료로 체될 때,센서스 결과에 한

심을 얻는 것이 어들 수 있다.

라.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완 등록센서스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 센서스와 비슷한 결과를 생산한다는 아이디어

는 2000라운드 센서스에 본격 으로 등장했다.이 방식은 1970년 이후로

논쟁이 되었고 시험되어 왔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성공 으로 수

행하여 1990라운드 센서스 자료를 생산했다.이 개념의 배경 철학은 존하

는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즉 개인,가구,건물/주택에 한 장을 포

함한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

을 개인 수 에서 기업체,세 ,교육,고용 기타 련 행정자료와 연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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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다.이론 으로는 개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기록들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각 개인,가구,거처에 한 식별번호의 존재가 단히 요하

다.왜냐하면 서로 다른 행정자료의 기록들을 효율 이고 신뢰할만한 매칭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근법의 필수 조건은 국 수 의 집계범 가 100%에 가까운 고품질

의 인구 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 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다.지역 등록부의 경우는 계속 인 보완 다른 지역

의 등록시스템과의 조 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품질평가 한 필요하

다.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인구센서스를 기

인구통계의 자료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료 센서스의 주요 장 은 센서스 비용 감 자료 빈도의 확 이다.그

러나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변환하여 센서스에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통

방식의 센서스보다 많이 들 수 있다.행정등록의 필요성을 사실상 효과 인 행정

이지 통계작성이 아니기 때문에,행정등록을 통계목 의 장부로 변환하여야 한다.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단 이 있다.한 가지 단 은 등록에 기

를 둔 설명은 이용할 수 있는 명부에 기 를 두고 형성할 수 있는 정보에

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더욱이,다수의 국가에서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

로 사용하는 것을 법 으로 제한하고 있다.이 이 센서스 통계의 작성에 제약을

가져다주고 국제비교의 가능성을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순환센서스

랑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순환센서스(rotatingcensus)는 통 센서스

방식의 안으로서 연속 인 표본조사를 하는 방법이다.이 방식은 국

을 특정 시 는 단기간이 아니라,5년 는 10년간에 걸쳐서 조사하는 방

식이다.순환센서스의 두 핵심요소는 조사기간과 표본 추출률이다.조사기간

은 자료의 보완 빈도와 계가 있고 표본 추출률은 산 공표에 필요한

지역단 와 련이 있다.가령,한 번의 연간 표본조사를 통해 국가단 의

자료를 생산하고,5년을 하여 소지역 통계를 생산할 목 으로 표본틀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연간 표본조사는 1년간에 걸쳐서 시행될 수도 있고

특정한 달 는 좀 더 짧은 기간에 시행될 수도 있다.

센서스를 연속 인 표본조사로 이행하기 해서는 매우 복잡한 표집 모

형 기술,소지역 수 의 표본틀(매년 업데이트되는 MasterAddressFile이

필수 임), 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 주요 이해 당사자의 력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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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 이다.이 방식의 가장 큰 장 은 자료 업데이트의 주기가 짧다는

이다. 통 인 센서스에서는 자료의 갱신이 5년 는 10년 만에 이루어지

지만 순환센서스에서는 매년 이루어진다. 다른 장 은 통 인 센서스에

서의 일시 인 큰 비용 인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다.게다가 매년

작업의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가장 큰 단 은

센서스의 동시성 원칙을 반하여, 체 모집단에 한 동일 시 의 단면도

를 제공하지 않고,조사 시 의 차이 때문에 지역 간의 비교를 복잡하게 만

든다는 이다.

바. 통 센서스와 특성치의 연차별 업데이트

이 방식은 미국에서 2010년에서 실시될 정으로 있으며,이것도 통 센

서스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표본조사에 을 두고 센서스 실시연도에

는 인구의 기본특성 자료만 수집하는 방식이다.10년간에 걸쳐 매년 규모의

가구 표본조사를 통해 상세한 인구,사회,경제 주택 자료를 수집하여 센서

스 표본조사표를 신하는 방식이다.매년 모든 주제에 한 자료를 수집할 필

요는 없다.왜냐하면 나라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이 표본

조사에서는 매년 일정 분량의 주소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센서스 주기의 일정

기간에 걸쳐 표본조사표의 표본 추출률과 비슷하게 만든다.소규모 행정단 에

한 추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서 더 많은 비율의 주소지가 표본으로 추

출된다.표본은 되어 통 센서스 표본조사의 표본과 유사한 세부지역단

에서 자료를 생성하게 된다.표본설계에 따라 표본자료들은 가 치가 부여되

고,무응답 효과를 조정하고 과소집계 는 과다집계를 보정하게 된다.이 마지

막 가 치 조정(weightingadjustment)은 특성치에 한 추정치가 주기 인 센

서스의 표 치와 비교될 수 있도록 해 다.마지막 가 치 작업이 완료되면 추

정인구,비율,평균,미디언 등의 기 통계가 생성된다.

이 방식을 추진하게 하는 주요 동기는 두 가지다.10년에 한번 센서스를

실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시의성과 합성이 큰 자료를 제공한

다는 과 센서스와 련된 작업의 험을 인다는 이다.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시작하는데 있어서 기술 인 어려움이 있고,포

인 계획,개발 시험에 있어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한다.특히 주기 으

로 인구를 수조사에 의하여 집계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는 이러한 방식이 하나의 선택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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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의 역할

앞 에서는 통 센서스와 안 센서스 디자인에 하여,등록센서스

를 포함하여 센서스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검토하 다.여기서는 독자 인 자

료획득시스템을 갖춘 통계조사(statisticalsurvey)곧 통 센서스와 표본조

사와 비교하여 등록기반조사의 장단 을 비교하고,등록센서스에서 행정자

료,특히 행정자료와 표본조사의 계에 하여 언 하고,다음으로,표본조

사가 우리나라의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구체 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1)행정자료(주민등록,건축물/주택 는 단 거처 장)포 범

의 추정을 한 근거자료 (2) 통 센서스 표본항목( 는 수항목의 일부)

자료를 획득하기 한 조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에 하여 언 하도록 한다.

1.등록기반조사의 장단

스웨덴 통계청은 등록기반조사의 장단 을 통계조사,곧 독자 인 자료획

득 시스템이 있는 통 센서스와 표본조사와 비하여 설명하고 있다.물

론,스웨덴 통계청은 등록기반조사를 토 로 작성되는 통계에 하여 편견과

정당한 비 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그 의 하나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센서스 통계는 진정한 조사통계보다 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진다

는 것이다.정당한 비 은 통계품질 차원에서 련성 문제,비교가능성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따라서 통계품질을 정수 에서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그러나 같은 비 이 표본틀(samplingframe)문제,측정 문

제,무응답 문제 등이 센서스나 표본조사에도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표

본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오차와 계없이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스웨덴 통계청은 등록기반조사의 문제 에 한 답으로서,사회 반의 통

계는 통계청이 독자 으로 획득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곧 조사통

계와 행정목 으로 수집된 등록기반통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

서,등록통계가 조사통계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든가 는 조사통계가 등록통

계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상황에 따라서 등록기반통

계와 통계조사에 의한 통계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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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통계조사
(독자
자료획득
시스템이
있음, 
센서스와
표본조사)

⦁조사항목을 선택이 쉽다
⦁업데이트가 쉽다

⦁ 응답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조사항목의 이해부족
  -조사항목을 잊어버린다.
  -무응답 문제(non-response)
  -부주의 응답
⦁ 응답자부담이 크다
⦁ 고비용 문제
⦁ (표본조사의 경우) 소집단 추정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

등록기반조
사

⦁통계작성을 한 응답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

⦁비용이 게 든다
⦁( 질의 등록자료) 모집단의
집계범 가 사실상 100%이다

⦁(양질의 등록자료) 시계열 확보가
사실 100%이다

⦁응답자는 행정목 의 주요 조사항목에
해서는 세심하게 답한다.

⦁소지역통계, 지자체통계, 그리고
장기 시계열 연구의 가능성 증

⦁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행정시스템의 모집단, 조사객체, 변수
정의에 의존한다.

⦁행정자료 신고에 시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 시 과
통계목 으로 자료가 가용한 시
간의 시차가 길 수 있다.

⦁행정시스템의 변화는 비교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우선순 에 따라
조사항목의 품질이 달라진다. 
우선순 에서 떨어지는 변수는
품질이 낮다

<  5-2> 통계 사  등 사  과 단  비  

자료:Wallgren,A.andWallgren,B.(2007)

2.행정자료와 표본조사를 결합하는 통합센서스

100%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북유럽의 몇

나라,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는 물론 재 우리나라나,독일,싱가포르,이

스라엘과 같이,등록센서스를 최근 실시하 거나 추진하는 모든 국가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으로,북유럽에서는 인구통계,사업체통계,소득통계,자산통계,교육

통계,범죄통계,거처 건축물/거처 통계를 작성하기 한 행정자료를 구

비하고 있으며,필요시 유지․보완하기 한 기 조사를 실시한다..가령,행

정자료의 집계범 나 포 변수에 하여 반 품질을 평가하기 하여 다

른 자료 가령 표본조사 자료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통계작성에 이용되는 행

정자료를 근본 으로 변경하기 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100% 완 한 등록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그 역할은 상당

히 제한 이다..

어떤 경우에는,행정 장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가령,가구별 소득통계이다.가구 장이 없는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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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구구성에 한 표본조사 자료를 소득에 한 행정자료와 결합한다.

컨 ,덴마크의 「가계조사」(DanishHouseholdBudgetSurvey)와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덴마크 통계청(StatisticsDenmark)이 공동주 한 「소득

생활실태 통계」(SILC,StatisticsonIncomeandLivingConditions)의 덴

마크 부분에서,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를 조사객체로 실시된 표본조사

자료를 보완한다.이 경우 사용되는 행정자료의 정보는 소득 자료와 직업,

교육,주택에 한 자료다.

행정자료와 표본조사의 자료를 결합할 때,가 치(weighting)는 매크로 수

에서 정합성을 개선하는 요한 방법이다.가령,네덜란드의 가상센서스

(VirtualCensus)시스템에서,매크로 데이터통합(macro-dataintegration)이라

는 명목으로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포 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Linda,2003).

행정자료는 센서스 통계는 물론 교육,경제활동 등 주제별 통계작성에 필

요한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러한 경우,센서스의 일부로서 표본조

사를 통하여 추가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마이크로 수 의 체보정

방법(imputationbysubstitution)은 매크로 수 에서 통계를 결합하는 안

이다. 체보정방법은 합성이 있는 표본조사를 선택하여,그 자료에 포함

된 정보에서 추정치를 차용하는 것이다.다양한 종류의 모형을 구축할 수 있

으며,이들은 부분 일종의 층화(stratification)개념과 각 계층 내 변수의

확률분포를 가정한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체보정방법은 그 결과가 마

이크로 수 이 아니라 매크로 수 에서만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3.행정자료의 집계범 추정을 한 근거자료

등록센서스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자료의 집계범 ,특히 과소집계를 추정하

기 하여,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이것은 행 인구주택조사 본조사의 실

시 후에 본조사의 집계범 를 추정하기 하여 실시하는 사후조사와 사실상

같다.행정자료의 집계범 를 추정하기 하여,행정자료에 포함된 변수와

집계범 를 추정하기 하여 실시하는 표본조사에 포함된 변수를 매칭하여,

그것을 토 로 하여,행정자료의 포 범 를 추정하고,행정자료의 문제 을

보완하여 센서스통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행정등록자료와 표본조사의 매칭작업에는 매칭키(,matchingkey)로 개인식

별번호(PIN)을 사용할 수 있는데,이것이 매칭작업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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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별 집계여부
행정자료의 자료

예 아니오 합계

센서스 표본조사 N11 N10 N1+

아니오 N01 N00 N1+

합계 N+1 N+1 N++

 상: N++ (행 료  료에  등 (또는 집계) 어야 

할 개 나 가 ( )  수)

원시스   본가 : 행 료  집계 식과 주택

사 본 사  집계 식  동 하지만,  별도  시스

다. (사실상  가  충 시키도  주민등 과   

개 하거나  한 등 스 비  만드는 것  단  

한 과 다) 

     N++ = N+1 x  N1+   ÷  N++ 

 (특  지역   또는 가 ( )  수는 주택 사 

본 사 료  해당 수  주민등  료  해당 수   개  

별도  시스 에  매 에 공한 수  나눈 것  다)

<  5-3> 원시스  (DSE)

가장 좋은 변수이기는 하지만,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에,개인식별번호를 이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명,성별,연령,생년월일,가구주와의 계 등 당

양한 변수를 이용하여,매칭률을 극 화시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부분의 국가에서는 통 센서스의 집계범 를 추정하기 하여,센서

스와 다른 사후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결

과를 비교하는 이원시스템추정법(DSE,dualsystem estimation)을 사용하고

있다.이 방법은 Chandraseka과 Deming이 1940년 에 개발한 것으로,미국

CensusBureau이 1980년과 1990년 센서스에서 과소집계를 추정하기 하여

이용하 다.

이원시스템추정법은 등록센서스를 실시 는 걔획하고 있는 싱가포르,이

스라엘.독일에서도,등록센서스의 주축자료인 인구 장의 등록범 ( 락,

복)를 검하기 하여 사용하 다. ,등록센서스로 이행을 검토하고 있는

남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이용하여,인구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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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곧 등록범 를 검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이것은 사실상,인구

주택총조사가 재 로 조사객체를 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로

하여,실제인구를 추정하는 차이다.이 방법은 이론 으로는 간단하지만,

실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원시스템추정법(DSE)을 이용하기 한 제는 행정등록자료와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조사에서 특정의 개인 는 가구(세 )가 집계될 확률이 상인

구의 어떤 하 집단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에

서 해결해야 할 가장 요한 문제는 이 가정의 문제를 통계 으로 해결하

는가 아니면,제도 ․법률 으로 해결하는가하는 것이다.

다음은 추정결과에 편향(偏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행정자

료 시스템과 센서스 표본조사 시스템이 특정의 개인 는 가구를 등록 는

집계할 확률이 통계 으로 상호독립이라고 가정한다.그러나 이 가정도 앞에

서 제시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실 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특정 리스트에서 집계된 개인 는 가구가 다른 리스트에서

집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하여,두 자료원에 한 완 무결한 100%의 매

칭작업이 필요하다.그러나 매칭오류(matchingerror)는 이원시스템추정법에

편향성을 야기하는 직 원인이 된다.

첫 번째 가정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하여,도시/농 별,응답형태(인터넷

조사방문조사, 화조사), 는 가구규모별로 는 성․연령(5세간격)별로

하 집단으로 분할하여,이들 하 집단에 하여 이원시스템추정법을 용하

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러한 차는 ‘두 통계시스템의 상호독립성’과

더불어,두 번째 가정의 타당성도 확보될 수 있는가를 검정하기 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정의 실패로 말미암아 생겨난 종속성의 문제가

추정결과에 주는 향에 한 연구들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범 와 주민

등록시스템의 등록범 가 상 으로 높은 수 에 있을 경우에는 두 시스템

간에 약간의 종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추정방법은 비교 양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문제는 ‘두 조사의 등록(집계)범

수 이 높아야 한다.’는 가정설정이 사실상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로

말미암아 종속성 문제를 보정하는 차가 이원시스템추정법의 장 용에

필수요건으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가정의 ‘매칭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가정도 완 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두 개의 별도의 조사시스템에 하여 최 의 매칭방안

을 고안해 낼 수 있다면, 매칭오류,특히 매칭실패의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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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에서,매칭오류로 인한 추정실패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통센서스 표본항목( 는 수항목의 일부)자료획득의 도구

통 센서스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는 부분의 국가에서 조사항목

자체가 몇 개에 불과하 다.우리나라도 1925년 5월 1일,일본 식민지 치하

에서 처음으로 근 의미 센서스를 실시하 을 때,조사항목은 성명,성별,

출생연월,혼인상태,본 는 국 등 5개로 제한되어 있었다.해방 이

일제 치하에서 실시된 부분의 센서스는 조사항목이 10개미만으로 모두

수조사로 실시되었다.그러나 1960년 에 들어서서 조사항목이 인구분야 18

개 항목,가구․주택분야 18개 항목으로 비약 인 증가를 하 는데,일반

으로 끝이 ‘0’으로 끝나는 해에는 ‘5’로 끝나는 해보다 조사항목의 수가 많

지만,최근에는 그러한 경향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 다.앞에서 지 한 것

처럼,2005년 우리나라 센서스의 조사항목은 인구분야 27개 항목,가구․주

택분야 17개 항목,시도별 항목이 3개 으며,2010년에는 인구분야 28개 항

목,가구․주택분야 19개 항목이고,시도별 항목이 3개가 추가될 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 표본조사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6

년부터 는데,당시에,인구분야에 6개의 조사항목,곧 총출생아수,지난 1년

간 출생아수,취업여부,종사상의 지 ,산업,직업 등이 조사항목으로 도입

되었다.이러한 표본항목은 1970년에 16개,1975년에 17개,1980년에 19개로

증가하 다가,1985년에는 표본항목이 폐지되었다가,1990년에 12개,1995년

에 11개에 머물다가 2000년에는 체 조사항목이 50개로 증가하면서 표본항

목이 30개로 증가하 다.한편 최근 인구주택총조사인 2005년의 경우에는 표

본항목이 23개로 감소하 다가,2010년에는 표본항목이 31개로 다시 증가했

다.

유엔은 『인구주택센서스 원칙 권고안』(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forPopulationandHousingCensuses)에 의하면,센서스

표본조사는 (1)정확성과 정 성의 계 (2)센서스 실시에 소요되는 인 ·

경비자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먼 ,센서스 표본조사는 표본추정치에서 어느 정도의 정 도가 요구되는

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높은 정 도가 요구되면 될 수록,표

본의 규모는 커지고 차는 복잡해지고,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지게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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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본추정치의 정 도와 정확도는 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정 도는 표

오차(standarderror)에 의하여 측정되는데,이것은 바로 동일한 조사여건

아래서 수조사를 한 결과와 비교하여 표본조사를 했을 때 생겨나는 오차

의 측정치가 될 수 있다.한편,정확도는 일반 으로 미지수에 해당하는 참

값(truevalue)과,실제 조사( 수조사이든 표본조사이든 계가 없음)에서 획

득한 수치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에 의하여 측정된다(<그림 4-3>을 참고할

것).정 도와 정확도는 상호 한 계를 갖는데,그 이유는 정 도가 추

가 측정이 동일한 결과를 생산하는 정도를 말하는 재생가능성

(reproducibility) 는 반복가능성(repeatability)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센서스에서 표본조사는 극히 외 인 경우,가령 시험조사를 제외하고는

확률표집(probabilitysampling)에 의하여 표본선정을 할 것을 권고하는데,여

기에는 단표집(judgementalsampling),유의표집(purposivesampling)등의

비과학 표본추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확률표집에 의하

여 성공 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해서는 과학 으로 설계된 표본선정 차

를 엄격히 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표본선정 차는 먼 ,모집단의 조사객

체 하나하나의 단 에 하여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치를 부여하는데서 시작

한다.이들 확률치의 역수( 數,inverse)를 계산하여,이것을 토 로 하여 모

수를 추정하고 표본추정치의 정 도,곧 표집오차(samplingerror)를 계산하

여야 한다.표본선정 차는 당 의 표본설계에 충실하여야 하며,정해진 기

이나 지침으로부터의 이탈은 최소화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센서스 표본조사를 토 로 하는 추정결과는 수조사에 존재하는 비

(非)표집오차의 다양한 형태는 물론 표집오차에 기인하는 오차가 있기 마련

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조사보다 소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유능한 장조사원을 이용하여,상세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그것에 한 응

답을 획득하여 응답오류를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 으로,추정치의

정확도에 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非)표집오자는 수조사보다 표본조사

에서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센서스 표본조사의 결과를 제표화할 경우에, 어도 주요 조사항목에 해

서는 표집오차(분산)의 추정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다양한

기법이 표집오차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지만,계산방식은 실제로 이용

된 표본설계를 반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센서스 실시와 련된 인 · 비용과 련된 것으로,유엔의

권고안(United Nations,2007)은 센서스 표본조사의 효율 인 기획은 해당

국가에서 가용한 모든 문 지식이나 장비를 총 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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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도  도  도식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특정의 표본계획도 센서

스 자원의 질이나 양에 따라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 센서

스나 등록센서스이든 계없이,센서스 체의 일부로서 표본선정에 의한

지실사를 기획할 때는,가용한 산지출이나 문가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센서스에서 통 방식이 조사비용의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이나,표본조

사의 이용은 비용문제가 단히 요하며,동일한 조사항목을 수조사를 통

하여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일차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요인들이 표본추출의 비용을 결정하게 되며, 특정의 조사항목을

수조사로 할 것인가 표본조사로 할 것인가에 해서 최종결정을 내리기

에 다양한 요인들의 장 과 단 을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가령,한 가

지 요한 요인은 표본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이들은 조사의 목표나 가장 효

율 이라고 단되는 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센서스 표본조사는 유능한 통계학자의 지침 아래서 실시되어야 하며,표본

추출,표본자료 통계분석,표본조사의 장운 등의 이론에 익숙한 통계학

자가 책임통계 (responsiblestatistician)으로서 센서스를 리할 필요가 있

음을 강조한다.표본조사의 매 단계,가령,표본설계의 기획단계나 표본추정

치와 오차의 계산단계에서 유능한 통계학자의 시의성 있는 자문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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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사   특     징

1 1925.10. 1. 간 사  사

2 1930.10. 1.    사  직업등 경 동사항 포함

3 1935.10. 1.    사

4 1940.10. 1.    사

5 1944. 5. 1.    사

6 1949. 5. 1. 사  동 사항 포함

7 1955. 9. 1. 간 사 동천공  도

8 1960.12. 1. 주택 사 ①  주택에 한 사 실시

② 동  개  

③ 경 동  산  사항  20% 본집계

9 1966.10. 1.     스 10% 본 사 병행(경 동  산 )

10 1970.10. 1.   주택 사
10% 본 사 병행(경 동, 산 , 동   

주택에 한 사항)

11 1975.10. 1.   주택 사
5% 본 사 병행(경 동, 산 , 동   

주택에 한 사항)

12 1980.11. 1. 주택 스 15% 본 사 병행(경 동, 산    동)

13 1985.11. 1. 주택 스
① 항목 수 사

② 씨, 본   에 한 사실시

14 1990.11. 1. 주택 사 ① 10% 본 사 병행(경 동, 산   동)

② 통  항목 가

③ 료처리 학 독(OMR) 식 도

15 1995.11. 1. 주택 사 ① 10% 본 사 병행(경 동, 동, 차료 등)

②  빈집에 한 사실시

③ 료처리 학 독(OMR) 식 용

④ 사  용 본도 산

16 2000.11. 1. 주택 사 ① 10% 본 사 병행(경 동, 동  차료 등)

② 지식 , 보 , 복지  항목 신규 사

③ 수 지도(digital map)  용한 사    

도

④ 지 산  PC 식 도

17 2005.11. 1. 주택 사 ① 10% 본 사 병행(경 동, 주거실태, 여 ․아동․고

 등)

② 건  등 행 료 용  통한 사   

  고

③ e-census 시스  용  사 신규 도

④ Web에 한 시  산

<  5-4> 우리나라 주택 사  역사 

로 필요하다.

표본선정이 표본설계의 확률표집 원칙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표본선택의 어떠한 편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하여,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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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선정 작업은 통계청 본청 는 지방사무소에서 책임 통계 의 직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한 강조한다.

제4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론

1.인구주택총조사의 간단한 역사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하여 1919년 6월에 총독부령 제 103호로 국세조

사규칙을 제정하여 일본과 동시에 1920년 국세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국세조사의 실시를 포기하 다.1922년에는 법

률 제 51호로 국세조사법을 개정하여 10년마다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조사

주기 사이에 5년마다 간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1925년에는 총독부

령 제 66호「1925년 간이국세조사에 한 건」에 의하여 10월 1일 0시 재

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조사가 우리나라 근

인구센서스의 효시다.이후 일제는 식민지인 조선에서 노동력 착취

경제수탈을 해 ‘국세조사’ 는 ‘간이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왔으나 조사 결과는 엄격히 비 로 처리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각종 정책수립을 한 인구통계가 시 히 필요한

계로,정부는 1950년 실시 정인 국세조사를 1년 앞당겨 1949년 5월 1일에

남한에서만 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했다.조사표는 한국 쟁(1950-53)으로

소실되고,각 특성별로 통계표를 작성하지 못하고 단지 총인구 규모 악에

그쳤다.

1960년 UN 권고에 의한 「인구,주택 농업 총조사 로그램(World

CensusProgramme)」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센서스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

다.이 조사는 조사기획 단계부터 자료처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명실 공히

인 센서스의 면모를 갖춰 오늘날 센서스의 발 을 가져오는 바탕을

마련했다.이 1960년 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주택부문이 병행조사 되었으며

총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한 사후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최

로 상주인구 개념의 조사방법과 표본조사 항목을 집계하는 방안이 용되

었다.

1966년 센서스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투자자원 확보에 따른 산

부족으로 당 1965년에 실시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여 1966년에 실시했

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1967년)으로 컴퓨터(IBM 1401)를 도입하여 자료를

산처리함으로써 센서스의 통계처리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아울러 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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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방법이 도입되어 한층 발 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 197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각기 10월 1일 재로 실시되었는데

기본항목은 수조사로 나머지 항목은 표본조사방식으로 조사되었다.1980년

총조사는 공학과와 통근학 련 항목들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1985년 총조

사에서는 항목을 수조사로 통합해서 실시하면서 성씨와 본 에 한 항

목을 포함했다.1990년 총조사에서는 자료처리방식을 그동안의 키엔트리

(key-entry)입력방식에서 처음으로 학 독(OMR)기법을 도입하 는데 이는

자료처리를 정확․신속히 하여 결과를 조기 이용토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

다.2000년 총조사에서는 수치지도사용으로 조사구 설정 업무의 정확성을 제

고했으며 아 트 수지역에 한 자계식 조사방법 용으로 조사비용을 크

게 감했다.자료처리에서는 지역 분산 외주 자료입력(key-entry)방식을 도

입해 자료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5년 총조사에서는 출산,고령화,주거의 질 등 복

지 련 항목을 강화하 으며 조사 리 부문에서는 e-census시스템을 도입하

여 행정지원업무를 폭 간소화하 다.아울러 장조사방법에서는 인터넷조

사를 도입하여 1인 가구 주간 부재가구 등 면 이 어려운 계층의 조사

참여율을 제고하 으며 차기 센서스에서 인터넷조사 확 도입을 한 다양

한 경험을 축 할 수 있었다.자료 처리 면에서는 Web분산입력방식을 채택

하여 자료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2.조사객체,조사방법,조사체계 조사내용

가.조사 상

우리나라의 행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객체로 하여

수조사를 실시한다.조사객체의 경우,사람 곧 자연인을 조사하는 방법에

는 2가지가 있다.첫째는 상주지(dejure)방식인데 이는 평소에 살고 있는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사람도 평소에 살고 있는

집에서 조사한다.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로 유럽이나 북미국가에서 용하

고 있다.다음은 주(defacto)개념으로 조사 당시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하

는 방식으로 아 리카,남미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생계를 공동으로 하는 하나의 집합을 가구로 간주하는 가사단

개념(housekeepingunitconcept)으로 악하는 방법과 동일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가구 단 (house-dwellingunitconcept)로 악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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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가사단 로 가구를 악하는데 이 개념에서는 하

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구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특

히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가구가 외부와 독립 으로 생활(취침,식사,외부로부터의 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조 으로 분리된 장소를 말한다.우리나라에서는 ①

구건물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 ③ 독립된 출입구를 갖고 있으면서 ④

분리해서 사고 팔 수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한다.이러한 요건을 어떻게 용

하는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진다.

나.조사방법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표

를 작성하는 조사원 면 방식과 응답자가 배부된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는

응답자 기입방식으로 구분한다.응답자 기입방식은 다시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 우편배부․우편회수(mail-out/mail-back),조사원배

부․조사원회수(enumerator-delivery/enumerator-collect),우편배부․조사원

회수(mail-out/enumerator-collect)등으로 구분된다.우리나라는 통 으로

조사원 면 방식을 사용했으나 2005년 총조사의 경우 조사원 면 방식과 더

불어 응답자 기입방식의 조사원 배부․조사원 회수 방식을 용했다.아울러

최 의 인터넷조사도 도입하여 활용하 다.

다.조사체계

조사체계는 통계청↔시․도↔시․군․구↔읍․면․동↔조사 리자↔조사원

으로 이루어진다.2005년 총조사의 경우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산,

조사항목 등 조사기획 분석업무를 했고 시․도(48명) 시․군․구(768

명)는 지역별 실시체계 구축 황 악과 조사원 교육을 담당했으며 읍․

면․동(3,566명)에서는 조사 리자 조사원 리와 주민 홍보를 담당했다.

조사 리자(총 리자 포함 11,259명)는 조사원(98,964명)의 장조사를 지도했

다.

라.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항목에 따라 크게 수지역과 표본지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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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계

수

표 본

31

14

17

28

11

17

40

22

18

28

28

45

33

12

28

17

11

50

20

30

44(3)

21

23(3)

50(3)

19

31(3)

<  5-5> 주택 사 실시연도별  사항 수( 수항 과 본항 )

수지역은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조사 상에 해 조사를 하는 반면 표본지

역은 그 일부 지역만 뽑아 심층 인 내용을 조사한다.이는 심층 이고

응답하기 어렵거나 개인의 라이버시와 련이 많은 내용은 체 상을

모두 조사하기보다는 표본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응답부담을 이고 조

사의 정확도도 높이기 한 것이다.우리나라는 1966년 총조사에서부터 이

방식을 도입하 는데 표본의 규모는 체의 10%이다.2005년 총조사의 경우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수조사 항목은 21개 으며 이 10%에 해서 추

가로 조사하는 표본항목의 수는 23개 다.표본항목 3개는 시도별 특성항

목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하여 각 시도에서 선정․조사하 다.

  

※  ( )내는 2005 과 2010 ( ) 사  시도별 특 항  수

2005년 총조사의 수항목 표본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조사 항목 :21개】

○ 인구(8개):성명,성별,가구주와의 계,나이,종교,교육정도,남북이산

가족,혼인 상태

○ 가구․주택(13개):가구구분,사용방수,주거시설 형태,난방시설,거주층,

유형태,주인가구 주택소유 여부,거처의 종류 건물층수,연건평,

지면 ,총방수,건축년도,편익시설수

【표본조사 항목 :23개】

○ 인구(16개):아동보육 상태,5년 거주지,활동제약,통근‧통학여부,통

근‧통학장소,이용교통수단,통근‧통학 소요시간,경제활동상태,종사상지

,산업,직업,근로 장소,혼인 연월,출생아수,추가계획자녀수,고령자

생활비 원천

○ 가구(4개):거주기간,자동차보유 수,주차시설,임차료

○ 시도특성항목(3개):시도별 각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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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010  주택 사  사항 ( 수항 과 본항 )(안) 

한편,2010년에 실시 정인 총조사의 수항목 표본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조사 항목 :19개】

○ 인구(8개):성명,성별,가구주와의 계,나이,교육정도,혼인상태,국

(신규),입국연월(신규)

○ 가구․주택(11개):가구구분,사용방수,주거시설 형태, 유형태,건물

거주층,거처의 종류,주거용 연면 ,건축연도,총방수,주거시설 수,주인

가구 타지주택 소유 여부

【표본조사 항목 :31개】

○ 인구(20개):5년 거주지,경제활동상태,종사상 지 ,산업,직업,근로

장소,총출생아수,혼인연월,통근․통학 여부,통근‧통학 장소,이용교통수

단,통근‧통학 소요시간,활동제약,출생지,5년 거주지,아동보육상태,추

가계획자녀수,고령자 생활비 원천, 직업의 근무연수,사회활동(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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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택(7개):거주기간,난방시설,주차장소,임차료,수도 식수사

용 형태,정보통신기기 보유 이용 황,교통수단 보유 이용 황(신

규), 지면

○ 시도특성항목(3개):시도별 각 3개 항목

나.조사과정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과정은 조사구 설정 지도제작, 비조사,본조사,

자료입력,결과 집계 제공으로 구분된다.

1)조사구(조사 구역)설정 지도제작

조사구(ED,Enumerationdistrict)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하여,도로,

하천 등 상 으로 변화가 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도(읍면동별)상에

일정 가구수(평균 60)가 포함되도록 조사구역을 명확히 구획하는 작업이다.

조사구 설정 목 은 조사원의 조사담당 구역을 명확히 하여 조사객체(인구,

가구,주택)의 락 복을 방지하고 조사원 업무량의 정배분 향후

각종 표본조사의 추출틀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구분한다.일반조사구는 일반인이 거

주하는 곳으로 조사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설정한 조사구를

말한다.이는 다시 아 트,보통,섬,기숙시설,특수사회시설, 호텔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 등으로 세분된다.2005년 총조사에서 일반조사구는

총 27만 3천개 다.반면,특별조사구는 조사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조사원

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재외주재공 ,경찰서, 투(의무)경찰 ,

교도소(소년원),군부 등에 하여 별도로 설정한 조사구이다.

조사구 설정 차는 본조사 1년 에 지역을 상으로 경계 지형지

물을 보완하고 그 바탕 에 변화가 상되는 지역은 각 건물(거처)별 가구수

를 악하고 그 지 않은 곳은 과거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가구 단 로

거처묶음을 실시하는 기 조사를 실시한다.기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청에서 조사구 설정 기 에 의해 경계구획 번호를 부여하는 조사구를 가

설정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가설정 조사구 합성 확인 보완을 거쳐 통계

청에서 조사구 설정 확정승인을 하게 되고 같은 해 10월 말까지 변동지역을

악(지자체)하여 보완한 후 본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조사구설정 련지도는 기본도1),부분확 도2),조사구요도3),공동주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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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가 있는데 특히 2005년 총조사에서는 새주소지도를 도입하여 새주소 지

역은 새주소 지도를 활용하고 새주소 이외 지역은 기존 수치지도를 활용하

여 조사용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

다.

이 게 작성된 기본도는 조사기간( 비조사 포함)동안 총조사 상황실 벽

면에 부착되어 조사원별 담당지역 리,조사구별 조사 진행상황의 악 등

조사 리에도 리 이용되며 조사구요도는 가구명부와 함께 조사객체를

악 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2) 비조사

비조사는 본조사 바로 직 에 표본지역은 2일, 수지역은 3일간 실시하

게 된다.조사지역 확인,조사 상 가구 리스트 작성,조사구 요도(지도)보

완,공동주택기본정보 수집 등과 같이 본조사를 비하는 일을 한다.

3)본조사

본조사는 15일간(2005년 총조사의 경우 1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실시

된다.이 기간 동안 조사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을 조사

하게 된다.2005년 총조사의 경우 수지역 아 트 지역은 5개 조사구,

아 트가 아닌 지역은 3개 조사구,표본지역은 2개 조사구가 주어졌다.조사

원은 매일매일 읍․면․동에서 지정한 장소로 출근하여 조사 리자 공무

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한다.

4)자료입력

자료입력(datacapture)은 조사표에 조사된 자료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다.우리나라 총조사에서는 1966년 센서스 자료를 산

1)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 새주소지도를 이용하여 읍․면․동 단 별로 내

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도록 산으로 합․ 단하여 조사구 설정에 합하도록 제작한 지도를 의미하며,도

시지역은 1/1,000,도시외곽 평야지역 1/5,000,산간 섬지역은 1/25,000을 사용하 다(일본 :1/50,000,

미국 :1/100,000임).

2)거처(건물)가 집되어 식별이 곤란한 지역에 해 조사구설정이 가능하도록 축척을 크게 하여 별도로 확 제

작한 지도를 말한다.

3)거처(주택)의 복과 락을 방지하기 해 기본도상에 설정한 조사구 경계,지형지물(도로,하천,건물 등)과 그

명칭,거처 거처번호,거처별 가구수 등을 일정한 규격(A3)에 표기한 약식지도를 말한다.

4)아 트,연립,빌라 등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층수,호수,출입구수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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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력한 것이 처음이다.이 후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키 엔트리

(key-entry)방식으로 통계청에서 입력했다.이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0년 총조사에 도입한 학 독방식(opticalmarkerreader:OMR)이다.이

방식은 1995년까지 사용되었는데 자료처리의 정확성은 물론 처리기간이 단

축되는 효과가 있었다.2000년에는 자료입력방식을 경제성과 신속성을 이유

로 다시 통 인 키엔트리 방식으로 환했는데 외주에 의한 지방 분산방

식을 용하 다.2005년에는 Web에 의한 시군구 분산입력방식을 채택하여

자료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 다.

5)사후조사 실시

통 센서스의 형태로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오차

는 자료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되는데 수정되지 않은 오차(범주오차와 내

용오차)는 총조사 결과의 질에 향을 주기 때문에 총조사 결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후조사 실시, 일치성검사, 인구학 분석

(demographicanalysis),행정자료와의 비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는

데,사후조사(事後調査,PES,Post-EnumerationSurvey)는 총조사 실시 후에

직 오차를 측정하기 해 실시하는 표본조사이다.

사후조사의 방법에는 종속조사방법,독립조사방법이 있다.종속조사방법은

총조사 조사표에서 조사된 내용 일부를 사후조사 조사원에게 확인하게

하는 한편,총조사 평가에 필요한 일부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법이다.독

립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 해 이미 조사된 조사표의 내용을

조사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독립 으로 별개의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다.종속조사방법은 본조사 조사표와 사후조사 조사표와의 조작업이 보다

수월하여 시간과 비용이 감되는 장 이 있는 반면,사후조사 조사원의 조

사태도에 의해 사후조사의 질이 좌우하는 단 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종속

조사방법을 택하여 약 0.3%의 조사구를 추출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국의 OneNumberCensus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수치를 하

나의 최고 수치로 보정하기 해서는 사후조사규모,사후조사방법에 한 연

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6)결과 집계 제공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이용자의 편의를 해 여러 단계로 나 어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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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우리나라 주택 사  업무 도

과를 공표한다.먼 센서스는 자료량이 방 하여 조사결과가 완 하게 집계

되려면 1년이상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시의성이

떨어져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하기가 곤란하다.이에 따라 조사표 신 집계표

를 이용해 국의 체 인 인구규모만을 먼 발표하게 되는데 이를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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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라고 한다.잠정집계는 1995년 총조사에서는 4개월이 소요되었는데 2000

년과 2005년 총조사에서는 1개월로 크게 단축되었다.다음 단계는 조사표 자

료 2%만을 따로 뽑아 먼 집계하여 공표하는데 이를 2% 속보라고 한다.

이 자료는 체 인 인구의 규모,구조와 분포의 패턴을 악하는데 유용하

다.하지만 2000년과 2005년 총조사에서는 수결과를 보다 빨리 집계하기

해서 2% 속보는 별도로 집계하여 공표하지 않았다.

조사표를 자료 처리한 결과는 조사항목이 간단한 수조사결과부터 공표하

고 다음은 주제별로 인구이동,경제활동,여성․아동 등의 표본조사 항목을

집계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한다.2005년 총조사에서는 앞에서도 언 했듯이

Web에 의한 시군구 분산입력방식을 채택하여 주기 비 수집계 결과는

3개월,표본집계 결과는 7개월이 단축되어 시의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조사결과는 통계표는 물론 통계 모형 심층분석을 해 2% 원시자

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의 원시자료는 이용목 에 따라 1%,5% 등 다

양한 형태의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5 행정자료 체이용 가능성 평가 검토

본 은 통계개발원의 센서스방법론 연구에 수록된 이내성(2008b)의 논문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한 항목선정”5)의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평가기

이내성(2008b)의 해당 논문은 행정자료는 당 에 통계목 이 아니라 행정

목 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통계작성을 일차 목표로 실시되는 방

한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는 근본 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

다.따라서 연구자는 조사항목의 선정기 으로 유엔의 권고안에 의거하여 ①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② 국제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 ④ 항목

의 응답 가능성 성 ⑤ 국가 재원의 가용성 ⑥ 자료이용의 시의성을

설정하고,조사항목의 요성(이용우선순 )을 ①,②,③의 측면에서 평가하

고,조사항목의 체이용 가능도는 ④의 측면에서 “개념의 일치성과 포 범

5)이 논문은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센서스의 실시 가능성을 체계 으로 검토하는 연구의 일

부로서 통계개발원의 내부연구로 수행되었으며,실제로 제5장의 연구는 이것을 구체 으

로 보완하는 수 에 머문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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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구총조사 주민등록 행정자료

조사목

- 인구총조사는 인구규모, 분포 구조에

한 제특성을 악, 각종정책입안의

기 자료제공

- 각종가구 련 경상조사표본틀

 (sampling frame)의기 자료로활용

-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거주 계 등 인구의동태를

상시로 악하여 주민생활의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정한 처리

도모

법 근거

- 기획재정부령 제145호

- 지정 조사통계 제10101호(인구총조사) 

제10102호(주택총조사)

- 법률 제1067호(1962년 5월 10일)

조사기 일 - 11월 1일 0시 재 - 세 주가그신고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조사 상기간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15일간)

조사항목

- 수조사 42개,

- 표본조사 20개,

- 시도특성항목 3개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주와의

계, 본 , 주소, 주소이력 등

조사 상

조사범

- 가구, 가구원

- 조사기 시 재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 조사 상에서 제외되는 인구

- 해외취업, 취학 인 자

- 외국외교 , 수행원, 공무로 체류 인 외국인

그 가족, 국제연합소속기 외국직원, 수행

원 가족

- 국내 주둔 외국군인, 군속 그 가족

- 30일 이상 거주할 목 으로 그

할구역안에 주소 는 거소를

가진자

※ 주민등록 상외의 자

-  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 조사 - 주민에의한 등록의신고주의 원칙

<  5-6>  사  주민등  행 료 비

”를 악하여,완 체,불완 체,불체불가 등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

해당논문은 불완 체군을 다시 보완 체군과 표본 체군으로 구분하는

데, 자는 행정자료의 일부 미비 을 보완하는 경우 완 체가 가능할 것

으로 단되는 체군이며,후자는 표본 체는 행정자료의 보완이 어려워서

표본수 의 자료로서만 활용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체군이다.

해당논문은 행정자료의 체이용 가능성 평가기 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

고 있다.실제로,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인구는 조사목 ,조사 상,조

사범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체이용가

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표 5-6>를 참고할 것).곧 인구주택

총조사의 수조사 항목인 인구를 주민등록 시스템의 행정자료로 체하여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 것은 재는 물론 먼 미래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자료 모두 우리나라 체의 성별,연령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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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 하기는 하지만 가구와 세 ,사실혼과 법률혼 등 개념과 포 범 등

이 이해의 정도에 따라 온도차가 있으며 포 성과 온도차가 장조사에 반

되어 실제로 통계수치로 나타난다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연구에서는 일

부 개념이나 포 범 의 상충문제는 통계기법 활용 등을 통해 행정자료 기

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5년 등록센서스를 추진을 하여,행정자료의 센서스 조사항목 체이

용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연구자는 물론 통계청의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 하여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단한다.

“이와 같은 의(廣義)의 단은 본 연구가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

서스 작성을 한 항목선정’이라는 극 의미에서 행정자료의 미래

완결성을 목표로 근하 기 때문이며,이러한 입장의 견해와 달리 좁

은 의미로 보는 혹자들과 이견이 있음은 명약 화하다”

구 분 수 조사항목의 내역

1차

(7개)
100

성명,성별,연령,가구주와의 계,주소(상주지),교육정도(졸업여부),혼인상태법

률혼 계)<7개>

2차

(12개)

95 -

90 혼인상태(사실혼 계),주거시설(부엌),총방수

85 주거시설(화장실),주택소유

80 교육정도(취학여부), 유형태,주거시설(목욕탕),연건평

75 출생지,거처종류,건축연도

3차

(26개)
50～74

교육정도(문맹여부),종교,국 , 거주지(1년 ,5년 ),총출생아수,생존아수,경

제활동상태,종사상 지 ,산업,직업,가구구분,사용방수,주거( 용)시설,식수

(상수도시설),취사연료,난방연료,난방시설, 지면 ,거주가능가구수,동거가구

수,집 거주의 개수,지붕재수,외벽재료,편의시설,건물종류

4차

(56개))
49이하

본 ,남북이산가족,수학연수, 공학과,통근․통학장소,통근․통학시간,이용교

통수단, 혼연령,사망자녀수,동거자녀수,추가계획자녀수,지난 1년간 출생아 수,

취직여부,구직(활동)여부,취업가능성,비구직이유,주로 한 일,조 이라도 한 일,

근로 장소,,주부양자,거동불편여부,아동보육,어머니동거여부,컴퓨터활용상태,인

터넷활용상태,개인휴 용통신기기,단독주택의 종류,다가구주택,거주기간,임차료,

가구심신장애자,정보통신기기보유,식수사용형탸,주된 연료,아궁이형태,조명시설,

굴뚝상태, 청마루유무,식수종류,가구종류,자동차보유상태,주차시설,주인가구

여부,건물층수,거주층

<  5-7> 스 사항  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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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항목별 요도 평가결과

<표 5-7>은 이내성(2008)의 논문에서 작성된 것으로,① 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필요성 ② 국제 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라는 3가지 측면에서 평가

한 요도(이용우선순 )를 보여 다.평가결과에 의하면,성명,성별,연령,

가구주와의 계,주소(상주지),교육정도(최종졸업),혼인상태(법률혼 계)

등 7개가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요도 100 으로 나타나는 1차 요성을

가지는 조사항목이다.

요도 2차 항목은 3가지 차원의 수가 75 에서 100 미만인 조사항

목으로 출생지,혼인상태(사실혼 계),취업여부와 거처의 종류,총방수,주

거시설(화장실),주거시설(목욕탕), 유(소유) 계, 유형태,건축년도,연건

평 등 12개로 나타났다. 요도 3차 항목은 3가지 차원의 수가 50 에서

75 미만인 조사항목으로 교육정도(문맹여부),종교,국 등 26개,4차 항

목은 3가지 차원의 수가 50 미만인 조사항목으로 본 ,교육정도(수학연

수)등 55개로 나타났다.

조사항목을 3가지 차원으로 평가할 때,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신

규로 포함된 국 은 요도가 3차 인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입국연월은

평가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에 출산․

고령사회의 결과에 한 정책방향으로 다문화사회를 새로운 정책기조로 채

택하면서,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 여성의 황을

악하기 하여 채택한 조사항목이다.이 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요성을

악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도가 4차 인 조사항목인 본 과 남북이산가족은 국제비교성이 없

어 매우 낮게 나타났다.본 의 경우 가족등록제도의 시행(2008.1.1.)으로

부계주의 원칙이 수정됨에 따라 의시 모의 성과 본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같이 기존의 호주제와 같은 가족제도에 사회 요구가 크게

반 되어 변경되었으나,아직까지 성씨,본 별 인구 황,집성 실태

분포,족보 연구 등과 아울러 신규 성씨와 본 의 발생 황을 악하는데

필요한 인구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은 2005년 노무 통령의 참여정부 아래서 신규로 포함된

조사항목으로,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로서 이산가족의 규모와

경제사회학 특성에 한 정보 악에 필요한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다.이

항목은 한 방법으로 조사객체의 응답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출생지 조사

항목과 더불어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이동(lifetimemigr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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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조사항목 표본조사 항목

100

<31개>

가구구분,가구주와의 계,국 ,거처종류-

단독주택,다가구주택,건물종류- 주택용도,

건축년도,지면 ,본 ,상주지,성명성별,연건

평,연령,주택소유,출생지,혼인상태(법률

계)

<16개>

1년(5년) 거주지,거주기간,건물층수,동거가구

수,동거자녀수,별거자녀수,사망자녀수,생존아

수,거주지,지난1년간 출생아수, 혼연령,활

동제약-거동불편여부,가구내심신장애자,총출

생아수,자녀거주장소,어머니동거여부

<15개>

50～99

<38개>

교육정도(졸업여부),난방시설,남북이산가족,목

욕시설,부엌시설,유형태,주거용연면 ,주인

가구,총방수,편의시설,화장실시설,혼인상태(사

실 계),취학여부,주거( 용)시설

<14개>

가구소득,개인소득,거주층,경제활동상태,근로장

소,식수종류,식수(상수도)시설,아동보육,산업,자

동차보유 수,종사상지 ,주로 한 일,직업,취업

여부,직업근무년수,취업형태,취업기간,주된

연료-취사연료,난방연료,아궁이형태,조명시설,

지붕재료,외벽재료

<24개>

10～49

<3개>

생활비원천-생계수단, 유형태,주차시설

<3개>

10미만

<20개>

사용방수,종교

<2개>

구직활동여부,수학연수,문맹여부,주부양자,추가

계획자녀수,추가취업희망,개인휴 용통신기기,

인터넷활용상태,컴퓨터활용상태,청마루,거주

가능가구수,건물수선상태,임차료,굴뚝상태,이동

교통수단,공학과,주차시설,통근통학여부,통근

(학)지,통근(학)시간

<18개>

<  5-8> 스 사항  행 료 체 도별 상태 

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3.. 체가능정도별 조사항목의 분류

체이용가능정도의 평가결과는 국제기 에서 ④ 항목의 “응답가능성

성”측면 즉,‘개념의 일치성과 포 범 ’를 가지고 평가하 다.

수조사 항목으로 100% 체가능한 조사항목으로는 선정된 것이 성명,성

별,연령,출생지,혼인상태(법률혼 계),국 ,본 ,거처종류,건물종류,건

축년도, 지면 ,연건평,주택소유 등 16개 항목이었으며, 체가능도가 50

에서 100 미만인 이른바 “불완 체”조사항목은 교육정도,난방시설,

남북이산가족,주거시설(목욕탕),주거시설(부엌), 유형태,주거용 연면 ,

총방수,편의시설,주거시설(화장실),취학여부,혼인상태(사실혼 계)등 14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사용방수와 종교는 평가 수가 10 미만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련 행정자료가 당장에 가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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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체할 수 없는 항목으로 평가하 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 100%에 가까이 완 하게 체가능한

조사항목은 거주지(5년 ,1년 ),거주기간,건물층수,동거가구수,동거

자녀수,별거자녀수,사망자녀수,생존아수,출생아수, 혼연령,활동제약 등

15개 항목이며,이들은 재의 행정자료를 통계 장(statisticalregister)으로

환하여 마이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해서 수화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항목을 총조사와 조사시 이 다른 표본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통계는 등록기반조사(register-basedsurvey)를 이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의미

하며,표본조사자료는 행정자료를 토 로 작성된 통계 장(statisticalregister)

과 매칭하여,등록센서스를 지원하는 이른바 “통합센서스” (integrated

census)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불완 체항목은 가구소득,개인소득,거주층,경제활동상태,근로장소,

아동보육,식수시설 사용형태,직업,생활비원천,주차시설 등 27개 항목

으로 나타났다. 한 련 행정자료의 부족으로 체하여 이용할 수 없는 항

목은 구직활동여부,추가계획자녀수,추가취업희망,개인휴 용통신기기보유,

인터넷 이용상태,컴퓨터 활용상태 등 1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이들 조사항

목에 해서는 등록센서스에서 행정자료,특히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거

장의 완 성을 악하기 한 목 뿐만 아니라,행정자료 체가능성이 불

완 하다고 단하는 센서스 조사항목에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센서스 조사항목의 요도별 체가능 정도의 분류

요도별 체이용가능정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요도와 체이용

가능정도가 50 이상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8>참조).

<인구 가구부문>에서는 가구주와의 계,상주지,성명,성별,연령,혼

인상태(법률혼 계),출생지,국 이 완 체가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항목

으로 나타난 반면,교육정도와 ECE/Eurostat가 비핵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혼인상태(사실혼 계)는 불완 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비교성 때문에 요도가 낮게 나타난 본 과 남북이산가족 본

은 완 체가능 항목으로,남북이산가족은 불완 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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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

100 교육정도

● 가구주 계,상주지,성별,

성명,연령,거처(주택)종류,주

택용도,혼인상태(법률 계)

90
● 부엌사설,총방수,혼인

상태(사실 계)

80
● 목욕시설, 유형태,취

학여부,화장실시설
● 연건평,주택소유

75 ● 건축년도,출생지,

50

● 사용방수,종교 /

○ 거주가능가구수,문맹

여부,

● 난방시설,주거시설,주

거연면 ,편의시설 /

○ 경제활동상태,난방연료,

산업,생존아수,식수시설,

외벽재료,종사상지 ,지붕

재료,직업,취사연료,

● 건물종류,국 , 지면 /

○ 1년(5년) 거주지,동거가

구수,동거자녀수, 거주지,

총출생아수,

49 

이하

○ 개인휴 용통신기기,건

물수선상태,구직활동,굴뚝

상태, 청마루,문화시설

자재,비구직이유,수학여

부,아궁이형태,인터넷이용

실태,임차료, 공학과,정

보통신기기보유,조 이라도

한 일,주부양자,추가계획

자녀수,추가취업희망,취업

가능성,컴퓨터사용여부,이

동교통수단, 통근(학)여부,

통근(학)소요시간,

○ 생활비원천,

주된 연료,주차

시설

●【남북아산가족】,주인가

구 /

○ 가구소득,개인소득,거

주층,근로장소,식수사용

형태,아동보육,자동차보

유,조명시설,주로한일,취

업기간,취업여부,취업형

태, 직근무년수,

●【본 】/

○ 활동제약,거주기간,건물층

수,별거자녀수,사망자녀수,

어머니동거여부, 자녀거주장

소,지난1년간출생아수, 혼

연령,

▶
10 미만 10~49 50~99 100

●: 수조사 항목

○:표본조사 항목

< 체정도>

<  5-9> 스 사항  도별 체가능 도   

<주택부문>에서는 거처의 종류,주택용도,주택의 소유여부,건축년도,건

물의 종류,연건평, 지면 등이 완 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유형태,총방수,부엌시설,목욕시설,화장실시설,난방시설,주거시설 등

편의시설과 주거연면 등은 불완 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가능 행정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가구부문> 주소(상주지),성명,성별,연령은 주민등록 행정자료,

혼인상태․본 은 가족등록 행정자료,교육정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과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남북이산가족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

록 자료를 각각 활용할 수 있다.

<주택부문>은 건축물 련 행정자료 건축물 장을 활용할 수 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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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인구 가구 주택

체항목 18(44) 7(24) 6(14) 5(6)

행정자료

활용

11(17) 5(9) 1(2) 5(6)

체 가능

항목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계

혼인상태

(출생지)

(1년 거주지)

(5년 거주지)

(혼인년월)

가구구분

(거주기간)

거처의종류

주거용연면

총방수

건축년도

편익시설수

( 지면 )

<  5-10> 등 스에  체 가능 항  수 

히 상기 언 한 조사항목 외에 많은 조사항목이 주민등록 행정자료와 건축

물 장과 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 행정자료를 기본등록 장

으로 하여야 한다.

5.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건

본 연구.특히 제1장에서 제3장에 걸쳐서 작성된 등록센서스의 수리 ․통

계 방법론에서는 등록기반의 센서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민등록부와

주거부문의 거주지DB를 활용하고,추가 인 행정자료인 가족 계등록부의

활용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 다.그러나 시작단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앞서 언 한 것처럼 기본등록부(주민등록부와 가족등록부의 통합과 거주지

DB의 연계)의 확립과 이들 등록부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기본등록부가

확립된 이후 추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는 부분 인구의 특성에 한 행정자

료들이다.이들 등록부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의 식별코드로 매칭이 원칙

으로 가능하지만,본 연구에는 이 식별코드를 매칭작업에 직 으로 활용

하지 못하 다.

주:항목은 2008년 제2차 시험조사 기 이며, 호 안은 수와 표본 항목의 합계임.

본 연구는 재 고려되고 있는 기본등록부(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와 건

축물 장을 활용하는 경우 <표 5-10>에 제시된 항목들을 등록기반 센서스에

서 체할 수 있을 것이6)다.이 표에서 건축물 장 신 거주지DB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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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용하는 경우 주택부문의 모든 항목을 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그

러나 등록센서스를 실시 인 국가에서처럼 단 거처의 구분이 가능한 주소

체계를 갖지 못한다면 가구부문의 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장기 으로

표본조사가 없는 완 한 등록센서스로의 이행을 해서는 단 거처

(dwelling)의 구분이 가능한 식별코드(주소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바탕은 기본 장,즉 주민등록부(가족 계등록부

포함)와 건축물 장의 품질 확보가 건이다.하지만 이를 한 기본 장의

품질 평가와 개선 노력은 통계청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안 부,국토해양

부 등의 련부처와 공동으로 처해야 할 사항이다.다른 국가들에서도 기

본등록부의 품질 향상을 한 련 부처와의 공동 노력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데,독일의 경우 2011년 등록기반의 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 1997년에

연방행정청들의 표와 연방통계청,각 주의 통계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센서스 2001’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동시에 지자체의 인구등록부의 품질향

상을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등록부의 품질 개선을 한 실행에 착수

하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의 경우 행정안 부와 16개시도,국토해양

부,선거 리 원회 등 련 부처와 통합된 TF를 구성하여 연차 으로 자료

의 수 개선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기본등록부의 품질 향상을

한 노력은 단기간에 끝날 수 없지만,2015년 등록센서스를 성공 으로 추

진하기 해서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당면과제이다..

한 주민등록부의 품질 향상을 하여 주민 등록지를 실제 거주지와 달리

하는 장 입을 막기 한 책도 동시에 필요하다.여기에는 주민등록법에

서의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인 수단도 필요하지만, 장 입이나

인 인 세 분가 등의 유인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인 책도 동시에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부분은

부동산 매매와 주택분양,자녀의 학군배정,부양가족 혜택 등 사회․경제

이익과 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부의 질 수 을 높이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등

록의 오류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기숙사나 특수사회시설과 같은 집단시설

조사구에 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내용에 한 오차를 일 수 있

을 것이다.즉,총조사 인구와 주민등록 인구를 비교할 때 국 으로는 총

조사 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약 96% 수 이지만,지역별로 보면 주로 학

6)여기에 국 ,본 ,총출생아수를 추가하면,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체기능한 항목이

20개로 확 될 수 있다.통계청의 등록센서스 기본계획은 체가능 항목을 20개 정도로

악하고 있다.(통계청,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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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인근 지역에서 총조사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7)해당 지역

의 지자체에서도 인구수 문제에 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지역학교와 조

하여 거주지 주민등록을 갖도록 계도하는 것은 등록부의 질 개선에 도움

이 될 것이다.8) 한 가구 측면에서 보면,기숙사 등 집단시설은 총조사에서

는 일반 으로 1개 기숙사가 1개의 집단가구로 집계되지만 주민등록상 세

에서는 1개 기숙사에 등록된 세 가 각각의 세 로 집계되어 총조사 가구와

주민등록상의 세 와 차이를 크게 하고 있다.이에 한 개념 통일 는 집

계기 의 재설정으로 가구수와 세 수의 차이를 일부분 좁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부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지자

체 스스로 등록 오류율을 낮추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체 인 등록 오류

율의 수 을 검토하여 등록센서스로의 환이 가능한 시기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9)

한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를 도입하더라도 등록센서스에서 체이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표본조사는 여 히 실시하지 않

으면 안 되는데,이 경우 표본조사는 수 항목에서 얻을 수 없는 항목에

한 자료 수집과 등록부의 완 성 평가라는 이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

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주민등록의 품질 향상은 인구 뿐 만 아니라 가구 생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나라는 총조사에서 가사단 의 가구개념을 사용하여 왔다.그

러나 등록센서스를 실시 인 국가의 부분은 거주단 의 가구 개념을

용하여 센서스 결과를 생산해 내고 있다.이들 국가는 단 거처까지 식별 가

능한 체계 인 주소코드를 바탕으로 거주단 의 가구개념을 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실 으로 용이 불가능하다.따라서 우리나라에

서 장조사 없이 가구자료를 얻기 해서는 주민등록부의 세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실 인데,이를 하여 주민등록부에서 인구와 세 부문의 품질

제고를 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건축물 장의 경우는 장 자체가 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건축물 장에서 매칭코드로 사용될 수 있는 주소가 법정동 주소로 되어 있

고, 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수도 제한 이다.

7) 학 재학 인 학생들은 기숙사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만,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옮겨 둔 비율은 낮을 것으로 상된다.

8)일부 지자체의 경우,인구증가에 따른 조직 확 를 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를 무

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지양되어야 하지만,주민등록을 실에 맞게 등록하

도록 하는 것은 등록부의 품질 향상을 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9)2005년 센서스에서의 총오차율은 3.88%,순 락율(락율-복율)은 0.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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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하여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례에서와 같이 센

서스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주택부문의 등록부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

토해 볼 수 있다.즉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건축물 장 등 련 등록

부를 활용하여 체 거처에 한 수조사가 실시 될 것이다.여기에서 얻어

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체 거처에 한 거주지DB10)가 구축된다면

상당한 장 이 있을 것이다. 재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소를 입력

하지 않고 매 조사시마다 조사구를 새로 설정하여 과거자료를 활용할 수 없

었지만,2010년 센서스에서는 모든 거처에 구 으로 식별가능한 주소와 거

처 번호를 부여하고,주민등록부와 매칭할 수 있는 확인된 주소로 DB를 구

축11)한다면 건축물 장의 체 등 자료의 활용도 측면에서 기여도가 커질

것이다.그리고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국토해양부의 신축 멸실 건축물

장 자료를 통해 계속 으로 거주지DB가 유지․ 리된다면,이를 통해 기존

의 주택DB나 건축물 장보다 더 나은 주거 련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다.아울러 기존의 조사구 설정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사업이

동시다발 으로 개되어 주택 신축과 함몰 등의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지

실사를 통하여 거주지DB가 완 성의 면에서 정확하게 유지․ 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2010년 센서스에서 주거부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지DB가

구성되어,유지․ 리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장 이 있을 수 있다.첫째,주택

부문에서는 표본조사 없이 부분의 항목을 등록기반으로 센서스 결과의 집

계가 가능하다.둘째,모든 거처가 고유한 식별코드12)를 갖게 되어 인구부문

의 주민등록 자료와 매칭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셋째,등록센서스로

환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각종 표본조사에서 표본 추출을 한 모

집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넷째,건축물 장의 품질 정비수 에 따라 통

계자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거주지DB가 구축되면 통계청의 내부자료

를 이용하기 때문에,다른 행정기 에 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장 이

있다.마지막으로 2010년 센서스에서 추가로 거처별 거주가능 가구수를 악

하여 거주지DB에서 리된다면,정확한 주택보 률 산정에 기여 할 수 있을

10)거주지DB란 기존의 주택DB와 구분하기 하여 편의상 이름을 붙 다.기존의 주택DB

는 총조사에서 주택부문의 조사에 참고하기 하여 구축된 것이고,거주지DB는 2010총

조사 결과를 포 하여 향후 주택부문의 자료가 계속 으로 업데이트 될 DB를 말한다.

11)이러한 거주지DB를 구축하기 해서는 2010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식별번호와 주소에

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물론 총조사 실시과정

에서 기존의 주택DB는 동일하게 활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12)주민등록부의 주소와 일치여부가 확인되어 인구부문과 주거부문의 매칭이 가능한 주소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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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주민등록의 정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즉 특정

주택에 거주가능 가구수를 크게 과하는 세 가 존재하는 경우 주민등록

정비에 이용 가능하여 주민등록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6 종합 정책 건의사항

이 장에서는 등록센서스에서 체이용이 불가능한 조사항목의 표본조사 도

입방안을 논의하기 하여,센서스의 다양한 유형, 등록센서스에서의 표본

조사의 역할,우리나라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법론,행정자료 체이

용 가능성 평가 검토,우리나라 센서스 표본조사 조사방법론을 종합 으로

검토하 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면서,그것이 북유럽 특히 덴마

크나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실시되었거나 실시 정으로 되어있는 100% 완

한 등록센서스가 아니라 다른 행정자료와 표본조사의 통합센서스,바로 부분

등록센서스(partiallyregister-basedcensus)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

다.물론,이러한 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센서스는

이스라엘,싱가포르,네덜란드,독일, 만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었거나

실시 정으로 되어 있다.

100% 행정자료만을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 등록센서스에서 등

록기반 조사(register-basedsurvey)는 응답자의 부담경감, 비용이라는 엄청

난 장 이 있지만,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없고,행정시스템의 모집단,조사객

체,변수정의에 의존한다는 문제 이 있다.북유럽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완 등록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다양한 행정자료,가령 인구분야만

이 아니라 교육,경제활동 등 주제 분야별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행정등록부를 체계 으로 이용하여 왔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센서스 통

계를 작성하기 하여 상 으로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는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이며,그 외의 행정자료로는 재 등록

센서스의 주제별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용되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의 2005년 센서스는 수조사 항목이 인구분야 8개,가구․주택분

야 13개,표본조사 항목이 인구 16개 가구 4개,시도 특성항목 3개로 이루어

졌다.2010년 센서스는 수조사 항목이 인구분야 8개,가구․주택분야 11개,

표본조사 항목이 인구 20개 가구․주택분야 7개,시도 특성항목 3개로 이루

어졌다.신규 조사항목에는 수조사 항목에 국 ,입국연월,사회활동,교통

수단 보유 이용 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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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언 한 것처럼,등록센서스에서 체가능한 항목수는 17개 정도

로서,그들은 수조사 항목의 경우 11개,인구분야 5개(성명,성별,나이,가

구주와의 계,혼인상태),가구분야 1개 (가구구분),주택분야 5개(거처의 종

류,,총방수,건축연도 편익시설수)이고,표본조사 항목의 경우,인구분야 4개

(출생지,1년 거주지,5년 거주지,혼인연월),가구분야 1개(거주기간),주

택분야 1개( 지면 )가 된다.여기에 통계청의 등록센서스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국 ,본 ,총출생아수를 합하게 되면,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체가

능한 항목수는 20개 정도로 확 된다(통계청,2008a).

우리나라가 2015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여,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을 이용하여,센서스 조사항목에서 에서 언 한 조사항목 에서 완

체가능한 조사항목을 센서스 통계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단

계로서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하나는 무엇보다도 주민

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의 집계범 를 검하는 사후조사의 기능을 가

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완 체가 불가능한 조사항목

을 표본조사로 조사하여,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센서스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이러한 이 목 을 동시에 수행하기 하여,우리나라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센서스 표본조사의 조사

방법론과 련된 몇가지 정책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1.표본설계(디자인과 표본선정)

우리나라 센서스 표본조사의 도입방안에서 표본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단히 요하다.흔히들 등록센서스를 실시한다면,등록센서

스의 기본 장인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을 토 로 하여 표본설계

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앞에서 지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센서스 표본조사는 주민등록 장이나 건축물/주택 장의 집계범

에 한 완 성을 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표본설계 자체가

한층 더 복잡하게 되고,이로 말미암아 그 비용도 통상 수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5년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면서,기본 통계 장에 해당하는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이 완 하지 않으며,다양한 오류가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본 연구의 과정에서 증명되어질 것이다.

이 경우,센서스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행 인구주택총조사

의 사후조사보다 훨씬 더 정 성이나 정확성이 큰 사후조사를 센서스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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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형태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센서스 표본조사를 독자

으로 실시하여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검하여,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객체인

인구,가구,주택에 해서 행정자료에 포함된 조사항목의 품질을 검하여

야 할 필요성이 크다.일차 으로,이러한 사후조사의 기능을 갖는 센서스

표본조사는 합리 이고 논리 으로 타당성이 있는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이

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조사(PES,Post-EnumerationSurvey)라는 일차 기능을 충족하는 센

서스 표본조사의 표본설계는 행정자료의 품질을 평가하기 한 측정목 을

히 고려해야 한다.이들은 행정자료의 과소집계나 과다집계를 신뢰도가

높은 수 에서 추정할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특히,집계범 에 한 추

정치가 시군구 등의 기 자치단체,16개 역자치단체,국가 체,도농간 비

교 등 지리 구분에 해서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요건은 센서

스 표본조사의 표본설계에 한 향을 주게 되며,지역별 집계범 의 추

정치가 소지역이나 소집단으로 확 되면,표본규모는 상당히 확 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일반 으로 사후조사 기능을 갖는 센서스 표본조사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① 행정자료의 최신 업데이트 시 과 센서스 표본조사 실시시 의 시차는

축소되어야 하며,이를 통하여 행정자료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데 따른 오

류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센서스 표본조사는 행정자료,특히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의 명

부 임(registerframe)을 이용하지 않고 수행되어야 한다.센서스 표본

조사의 장조사원이 주민등록 장이나 건축물/주택 장의 명부 임이

나 장에 기재된 조사항목의 응답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그 임

이나 응답내용을 확인하는 차 이상의 것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이에

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③ 센서스 표본조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하여,표본조사의 자료수집과 자

료처리는 통계등록 장의 등록기반조사와는 완 별개의 것으로 운 되

어야 한다.

④ 이원시스템추정법(DSE,DualSystem Estimator)을 이용하여 행정자료의

집계범 를 검하여야 한다.다만 여기서 센서스 표본조사의 사후조사

기능에 한 가정은 주민등록 장이나 건축물/주택 장의 등록자료보다

센서스 표본조사의 자료가 고품질의 완 한 자료일 필요는 없으며,해당

자료가 제2의 독립 인 표본조사에서 획득된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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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센서스 표본조사에서 사후조사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하여 면 상이

된 가구원들과 그들의 거처를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과 1:1로

매칭작업을 진행하여 그들이 주민등록 장과 건축묵/주택 장에서 정확

하게 집계되었는가를 검하여야 한다.

⑥ 센서스 표본조사는 센서스 기 시 곧,센서스의 본질 특성에서 동시

성을 충족시키기 하여 설정한 기 일자와 표본조사의 실제 실시일자

간에 이동한 인구에 한 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가령,센서스 기 시

에서,독립 표본은 표본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그들은 출자

를 포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표본조사의 두 번째 기능은 행정자료가 포 하지

못하는 조사항목,곧 앞에서 설명한 체 불가능한 조사항목,곧 완 체항

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하여 변수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그러나 실제

로,주민등록과 건축물 장에 들어있어 체이용 가능하다고 단되는 기본

변수를 다시 한 번 표본조사 항목에 포함하여,그들의 정확성을 검하는

것도 센서스의 표본조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포함된다는 을 염두에 두

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와 단 거처의 표본에 하여 획득하는 센서스 정

보는 두 가지 방법 에 하나로 진행된다.하나는 센서스 표본조사를 실시할

가구를 모집단 에서 일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비용이나 정 도

기 을 염두에 둔 표본요건을 따라,표본조사의 상자는 체 모집단의

25%,20%,10%의 비율을 구성하게 된다.이러한 표본선정 기 에 의거하여,

모집단의 나머지 가구는 행정자료의 변수정보만을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며,표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센서스 모집단의 통계정보는

통계학의 각종 이론을 근거로 다양한 추정과 보정의 상이 될 수 있다.통

계청은 이러한 표본선정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표본조사의 표집 상

가구를 사 에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포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될 수 있

겠지만,행정자료가 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센서스 표본조사를 주민등

록의 완 성을 검하는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방

법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한다.

하나의 표집방법은 센서스 표본조사표에 응답할 조사구(EA,

EnumerationArea)의 표본을 사 에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방

법을 사용하게 되면,지정된 조사구의 모든 가구는 표본조사표를 받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의 기재내용을 변수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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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항목에 한 조사를 신하게 된다.흔히들,둘째 방법에 하여

첫 번째 방법의 장 은 체의 조사구가 표집단 로 사용되는 경우 집락효

과가 표본분산을 증 시킬 수 있기 때문에,첫 번째 방법이 두 번째 방법보

다 조사결과의 표집오차를 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재로서 우

리나라의 센서스 표본조사는 표본조사표의 배포를 조사구별로 배포하는 것

이 좋을 것이라고 단하는데,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센서스 표본조사가 사

회경제 정보뿐만 아니라,주민등록 장과 건축물/주택 장의 정확성을

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표본추출방법

센서스 표본조사는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거처 장의 주소명부를 사용하

는 것은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기반 조사(register-basedsurvey)의 범 정확

성을 검하는데 필요한데 두 조사시스템의 추출틀(samplingframe)이 상호

독립 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하는 것이다.그 다면, 재의 인구주택총

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구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행정시스템의

시군구에 있는 통반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는 지식경제부의

우편배달시스템에 사용하는 우편번호를 하나의 집락(cluster)으로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비용을 고려하여,등록센서

스에서는 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조사구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단하고 있으며,이 때문에 조사구를 센서스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한 임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따라서 재로서는 주민등록

장과 건물/주택 장의 주소명부를 검하는데 필요한 표본틀은 재의 행정

동 시스템의 통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 (cost-effective)이라고

단한다.

분명히,표본을 특정방식으로 클러스터(cluster)를 단 로 선정하는 것,가

령 응답자를 특정지역을 기 으로 하여 선정하는 것은 단히 비용 효율

이다.물론,시간을 단 로 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

겠지만,등록센서스도 센서스의 본질 특성인 동시성의 원칙을 수하기 때

문에,이 부분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집락표집은 2단계 표집(two-stagesampling) 는 다단계 표집의 에 해당

한다.2단계의 표집에서는 먼 행정동을 선정하고,2단계로 행정동 내의 통

반을 표본으로 선정하여,해당 통반에 있는 모든 가구와 가구에 거주하는 구

성원을 조사객체로 하여 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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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수

(A)

‘반’의 수 비 율

(B/A, %)계 (B) 도시 농

국 273,188 480,461 367,364 113,097 75.9

서 울 56,424 101,948 101,948  - 80.7

부 산 20,348 28,121 27,271 850 38.2

구 13,571 21,921 20,383 1,538 61.5

인 천 14,367 21,288 19,777 1,511 48.2

주 7,772 11,097 11,097  - 42.8

8,195 13,674 13,674  - 66.9

울 산 5,663 9,405 7,655 1,750 66.1

경 기 56,575 86,610 70,600 16,010 53.1

강 원 9,188 20,683 13,706 6,977 125.1

충 북 8,767 17,985 8,170 9,815 105.1

충 남 11,661 24,812 14,555 10,257 112.8

북 11,001 23,960 13,314 10,646 117.8

남 11,684 22,984 7,908 15,076 96.7

경 북 16,606 38,661 15,495 23,166 132.8

경 남 18,287 32,108 18,772 13,336 75.6

제 주 3,079 5,204 3,039 2,165 69.0

*자료출처: 통계청(2005.11.1), 행정안 부(2008.1.1.)

<  5-11>  ‘ 주택 사’ 사  ‘ ’  규  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표본추출은 여행이나 여타 센서스 과정에 필요한 행

정비용을 이는데 기여한다.이것은 한 목표모집단의 모든 구성요소를 기

재한 표본틀(samplingframe)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집

락표집은 클러스터 내 조사가구 간 차이에 비하여 클러스터 간 조사가구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일반 으로 단순무작 표집보다 표본추정치의 분산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집락표집의 단 하나는 실제로 어떤 클러스터,곧

집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표본추정치의 정 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선

택된 클러스터가 특정의 방식으로 편향된 지역이라면,이 표본추정치로부터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그 추정결과는 정확성을 어드는 결과를 래하게

될 것이다.

다단계 표본추출은 클러스터 표본추출의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2개 이상의 단 수 이 다른 수 에 포함되어 있다.제1단계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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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추출하기 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단계이다.제2단계는 1차 단 의

표본이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무작 로 선정된다.다음단계에서는,선정된 클

러스터에서 추가 인 표본이 선정된다.마지막 단계에서는 조사객체가 모두

선정된다.

다단계 표본추출은 기본 으로,이미 선정된 확률표본에서 무작 로 다시

확률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다.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작

표본만큼 효율 이지는 않지만,무작 표본추출에 내재하는 많은 문제 을

해결하여 다.특히.이것은 “multiplerandomization"의 개념에 의존하기

때문에.효율 인 표본추출 략t많은 그 자체로서 다.특히.이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단계 표집방법은 주로 모집단 구성원의 완 한 리스트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부 합다고 할 때 이용하는 표집방법이다.더

욱이,선정된 모든 클러스터의 표본단 를 이용하지 않음으로 해서,단단계

표본추출은 통 인 집락표본추출에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규모의 조사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센서스 표본조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2015년 등록센서스를 하여 집락표집을 하는 기본 방법을 시하면 ‘반’

을 ‘조사구’와 같은 개념으로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기존 총조사의

‘조사구’는 평균 60가구를 기 으로 묶게 되는데 반해,지방자치법에 의한

‘반’의 구성은 개 20∼30가구를 단 로 묶되 50호를 과하지 않는 범

내로 한정되어 있다.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종 확정한 조사구가

273,188개인 반면,‘반’의 수는 480,461개(2008.1.1.기 )로 ‘반’의 구성이 세분

화되어 있어 ‘조사구’를 단 로 했을 때보다 더욱 정교한 표본추출이 가능할

것이다.우리나라의 통·리·반의 설치 황은 <표 5-11>와 같다

3.표본규모

센서스 표본조사는 앞에서 언 한 것처럼,어느 정도의 표본규모를 택해야

할 것인가는 단히 요하다. 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표본조사를 통하

여 센서스의 주요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어떤 것이 바람직한 표본규모인가에

하여 기 은 없다. 재,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싱가

포르,이스라엘, 만의 경우는 센서스 모집단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한 표본규모를 선정하여 왔다.이것은 재로 볼 때,우리나라의

행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표본규모인 10%보다는 큰 규모이다.이



- 270 -

은 추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부의 센서스 산규모 등의 밸런스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조사방법론

행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인터넷조사,우편

조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우리나라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인

터넷조사를 도입하 지만,사실상 그것을 통한 응답자가 었다는 에서 실

패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센서스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원칙 으

로 가구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인터넷조사,우편조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한다.그러나 조사의 정확성을 하여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

서 집계범 의 정확성을 조사한다는 에서, 장조사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5.집계난이도 개념

센서스 표본조사는 주민등록시스템의 과소집계,과다집계를 추정할 때,지

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다. 집계난이도에 따른 특정지역의 과다추출(oversampling)은 미국의

AmericanCommunitySurvey에서도 볼 수 있으며, 국의 사후조사에는 집

으로 도입된 방법이다(부록의 해당항목, 국의 OneNumberCensus와

미국의 순환센서스를 참고할 것)..집계난이도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의 신도시 공 개발사업이 개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유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물론,표본조사가 이상 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고 단하는 지역은 독일에서 2011년에 계획된 등록센서스에서 설정하는

“특수지역”(specialarea)로 간주하여,집단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조

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조사시

행과 같이 5년 주기의 연도에서 11월 1일을 조사시 으로 할 것인가에

해서도 등록센서스의 실시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명하다고 생각한

다.표본조사의 실시시 이 반드시 11월 1일에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해

서는 상당한 심을 가지고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에 다시 한 번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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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7. 지실사의 리

조사 리자,조사원의 모집,훈련,조사 진행 경과보고,비상 응조치

방안 등에 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종 비상 응조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조사환경의 악화에 비하여 등

록센서스로 실시될 수 없는 조사항목에 해서 효과 으로 표본조사를 실시

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반드시 유사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의 One

NumberCensus실시를 한 사후조사 장 리도 우리나라의 등록센서스

표본조사 장 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한다( 희,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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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등록센서스 이행에 따른

통계 이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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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등록센서스의 결과표 작성과 통계자료 시계열

변동 보완방안

제1 논의의 출발 과 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는 조사표와 지실사 형태로 확보되는 통

센서스와 그 자료원에서 일차 인 차이를 보인다.따라서 통 센서스

에서 등록센서스의 환은 다양한 형태의 난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이미 앞

장에서 이러한 난제들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개되고 있다.여기에서는

센서스결과활용,특히 공표자료와 련된 이슈들을 조명하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이 연구에서 제하는 바를 몇 가지 밝 둘 필요가 있다.우

선,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2015년에 실시하려고 구상 인 등록센서스에서

이용할 행정자료원이 ‘주민등록 장’과 ‘건축물등록 장’에 한정되었다고 가

정한다. 물론, 등록센서스가 진 되면서 더 많은 형태의 행정자료원

(administrativedatasource)( .자동차 장,가족 계등록부)이 활용될 것이

나,그 출발 은 앞서 상기한 두 가지 자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행정자료원을 통해 체가능한 몇 가지 수조사 항목 이외의 항목들에

해서는 표본조사를 통해 근한다고 가정한다. 통 으로 표본조사는 총조

사의 5-10%에 그치었으나,등록센서스와 함께 진행될 표본조사는 총조사의

20%에 이를 것이라는 망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로 구성된다.첫째,자료원의 변동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맥락을 통계품질 리의 측면에서 근한다.이를

해서는 통계품질 리의 일반 기 과 더불어,인구주택총조사의 품질 리기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그간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검하는 한편,자료원의 변화에 따라 체가능한 항목을 정리한다.이를 이어,

공표결과표의 일 성을 확보하기 한 논의를 개하는 한편,등록센서스에

따른 신규통계표의 유형에 하여 구체 인 제안을 하도록 한다.이상의 논

의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물, 문가 논의 등에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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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통계품질 리기 으로서의 일 성

조사 상 체에 한 정보를 추구하는 센서스 한 여타의 통계조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품질 리를 해서 몇 가지 기 을 따르도록 요구된다.통계

품질 리에 한 기 은 국제기구나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체 으로 정확성, 성,시의성, 근성,일 성이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

서 설정될 수 있다.다음의 <표 6-1>은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의 통계품질

리 기 의 차원(dimension)을 개략 으로 보여주고 있다.물론 각 차원이 무

엇을 의미하며,그 구성요소와 구체 인 지표가 무엇인지 한 국제기구나

국가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러한 다섯 가지 차원

이 통계품질 리의 요 기 이라는 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6-1>   주  가  통계 질 리  차원( ) 비

구분
통계품질차원( )

확  시의 근 일 타

OECD ◎ ◎ ◎ ◎ ◎

IMF ◎ ◎ ◎ ◎ ◎ ∙필수조건

Eurostat ◎ ◎ ◎ ◎ ◎

캐나다 ◎ ◎ ◎ ◎ ◎

국 ◎ ◎ ◎ ◎ ◎

스웨덴 ◎ × ◎ ◎ ◎ ∙보고서 내용

미국 ◎ ◎ ◎ ◎ ×

주:1) 성은 련성으로 표 되기도 하며,완 성을 포 하는 개념임.

2)시의성에는 국제기구나 국가에 따라 정시성,주기성을 포 하는 개념임.

3) 근성에는 국가나 국제기구에 따라 해석가능성,이용가능성,투명성을 포 하는 개념임.

4)일 성에는 국가나 국제기구에 따라 비교성을 포 하는 개념임.

5)IMF의 정확성은 신뢰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출처:김태헌 외 (2004)“인구주택총조사 통계품질 리지표 개발”

이상의 다섯 가지 통계품질 리기 에서 공표결과물에 한 논의는 일

성에 가장 집 될 것이다.일 성(coherence)은 조사나 통계 작성에 있어서

공통 인 개념,정의,분류 등을 용함으로써 시공간 인 비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스웨덴 등에서는 일 성을 비교성(comparability)

과 혼용하여 용하기도 한다.비교성은 주로 개념 측정방법의 변동을 염

두에 둔 것으로,이러한 면에서의 변동이 시간과 지리상의 비교를 얼마나 확

보해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국제기구나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일 성은 크게 자료 내 일 성,

자료간의 일 성,시계열 일 성,지리 일 성 등으로 구분되어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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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료 내 일 성은 동일 자료 내 항목간에 동일한 개념이 용되어 결합

하여 이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자료간 일 성은 서로 다른 자료원일지라도

개념을 공통 으로 용하여 비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시계열 일 성은

서로 다른 기 시 일지라도 공통 인 개념을 용함으로써 시간 비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지리 일 성도 공간 인 비교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며,여기에는 국제 기 에 의거한 국제 일 성도 포함된다.

<  6-2> 주택 사 질 리 :  상   항

요소 항목

자료내

일

∙항목들간 개념,정의,분류 등의 모순이 없으며,의미 있는 결합 가능

∙동일 시계열 자료내 동일 방법에 의한 동일한 내용 비교

∙잠정통계와 최종통계간의 일 성

자료간

일

∙공통 인 개념,정의,분류 등에 의거한 경우 자료간 차이 설명 가능

∙다른 자료원들로부터의 유사 추정치에 한 기술

∙다른 자료원들 결과간 차이 정도 제시

시계열

일

∙시간에 따른 개념과 측정의 변동 그 효과

∙연속 통계발행에 있어서 불일치 정도

∙시간에 따른 통계 개념 등의 변동 그 향

∙공통 인 개념,정의,분류 등에 의거한 경우 시간간 차이 설명 가능

지리 /

국제

일

∙공통 인 개념,정의,분류 등에 의거한 경우 국가간 차이 설명 가능

∙개념과 정의,범 ,분류,기록 등은 국제 으로 인정되는 기 과 일

성 유지

∙지리 으로 특성 등에 한 정의의 유사성

∙국내 국제 정의 기 일치

∙국제 규약에 일치

∙국내 국제 정의에 벗어난 내용 이유 기술

일 성

유지 한

노력

∙정의,분류,방법 등 개정 련 연구,분석 공개

∙정기 ,투명한 계획된 개정

∙다른 자료원들과의 일 성에 한 기술

∙수정 계획 공개

∙수정 내용 공개

∙수정분석에 한 참고문헌 링크

∙이용자(특히 원시자료 이용자)를 한 통계생산과정 문서화

출처:김태헌 외 (2004)“인구주택총조사 통계품질 리지표 개발”

이상과 같은 통계품질 리 기 에 입각하여,인구주택총조사의 품질 리를

한 체계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김태헌 등(2004)에 의하면 센서스

리기 으로서의 일 성은 체로 다음의 <표 6-2>와 같이,5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한다.김태헌 등(2004)은 이상과 같은 일반 인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한국인구주택총조사의 일 성을 확보하기 해서 일 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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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항목

자료내 일 성 동일 인구주택총조사 내 조사항목들의 통계 개념(정의,분류 등)일 성

자료간 일 성 인구주택총조사와 다른 자료원간의 통계 개념(정의,분류 등)일치성

시계열 일 성 인구주택총조사간의 통계 개념(항목,정의,분류 등)일 성

지리 일 성 인구주택총조사와 국제 인정기 (항목,정의,분류,조사방법 등)간의 일 성

국제 기 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 이유 제시

지를 한 노력을 제외한 4개 요소에 주목하는 한편,각 요소의 구체 인 지

표도 1-2개로 축소하여 다음의 <표 3>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  6-3> 주택 사  체계

출처:김태헌 외 (2004)“인구주택총조사 통계품질 리지표 개발”

인구주택총조사의 일 성 체계에 한 이상의 논의는 통 인 센서스에

국한된 면이 지 않다. 재 논의되고 있는 등록센서스로의 이행과 련하

여 일 성의 측면을 주목한다면 다음의 <그림 6-1>,<표 6-4>와 같이 그 이

슈들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그림 6-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 센서스는 거 한 규모의

사회조사의 일종으로 단일 상,단일조사표에 근거한다.물론 수조사와 표

본조사로 나뉘기는 하지만 그 상은 동일하며,조사문항도 수문항의 추가

에 불과하다.그런데 등록센서스는 여러 개의 행정자료원을 이용하는 동시에

표본조사를 병행함으로써,다양한 자료원을 가진 셈이다.따라서 <표 6-4>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등록센서스 구축시에 여러 행정자료원과 표본조사 항

목들간의 개념,정의,분류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비교가능성 일 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차 인 부담을 지게 된다.이러한 부담은 통 인 센서스

의 결과와 행정자료집계결과간에 발생하 던 자료간 일 성 문제( .총조사

결과 인구수와 주민등록집계상 인구수의 차이)를 등록센서스 내부에 포함시

키는 것과 동일하다.

등록센서스 자료원의 다양성 문제는 자료내 일 성과도 매칭된다.등록센

서스가 거 한 단일자료로 구축되었다고 가정한다면,자료내 일 성은 이 자

료를 활용하여 사회 으로 유의미한 공표자료를 제공할 때 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특히 각 자료원으로부터 나온 항목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려 할

때 자료원간의 항목개념,정의,분류 등의 모순이 없으며,의미있는 결합이

가능해질 것인가가 주요 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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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항목 

자료내 일 성 등록센서스 이용시에 항목들간 개념,정의 ,분류 등의 모순이 없으며,

의미있는 결합이 가능한 정도

자료간 일 성 등록센서스 구축시에 여러 행정자료원 표본조사 항목들간 개념,정의,

분류 등의 차이 정도

시계열 일 성 기존의 통 센서스와 항목,정의,분류 등에서의 일 성

지리 일 성 등록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의 국제 인정기 (항목,정의,분류,조사

방법 등)과 일치하는 정도

<그림 6-1> 등 스  행에   슈들 

<  6-4> 등 스  슈들 

지리 일 성은 체로 국제 인정기 혹은 권고기 에 부합되는 정도

를 의미하는데,등록센서스를 실시함에 따라 국제 비교기 의 거가 등록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로 옮겨가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국제비교가능성을 논할 때 통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 한 염두에 둘

것이나 아무래도 그 비 있는 거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가 될 것

이다.그런데,각국의 행정자료원이 해당 국가의 고유한 정책 ,행정 맥락

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통 인 총조사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국제비교가능성

보다는 기 되는 바가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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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일 성은 등록센서스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이슈가 되는 자료간

일 성,등록센서스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이슈가 되는 자료내 일 성 문제

이외에도 기존에 실시되었던 통 센서스의 항목,정의 분류 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를 문제를 안고 있다.등록센서스의 자료간 일 성과 자료내 일

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상태에서라도 시계열 일 성을 확보하는 데는 독

자 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본 논문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

이,<그림 6-1>과 <표 6-4>에 제시된 자료내 일 성,자료간 일 성 등은 어

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가정한다.한편 지리 일 성은 시 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본다.여기에서는 시계열 일 성이 유지하기 노력의 기

이 무엇인지,그리고 공표결과표의 상형태를 논의하기로 한다.

제3 항목 공표결과의 시계열 변화

다음의 <표 6-5>는 1960년부터 200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정리하고 있다.조사항목수와 조사내용은 사회 ,정책 요구와 환경에 따

라 변동하기도 한다.어떤 항목은 수에서 표본으로 이동하기도 하며,추가,

삭제,분류범주 변동 등이 찰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인 조

사문항은 일 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이 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성명을 제외한 조사항목의 부분은 련

항목을 통해서나 집계표 등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부표 6-1>참조).물론

공표자료에서는 조사항목을 원안 로 쓰지 않고,그 일부만을 추출해서 쓰거

나 가공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그 표 인 가 연령인데,공표자료에서는

”만나이“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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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실시 연도별 사 항 (1960~2005 )

□ 인구항목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 계 37 15 31 28 39 30 45 28 50 44

수 37 9 15 11 23 30 33 17 20 21

표 본 - 6 16 17 16 - 12 11 30 23

기본항목 계 10 9 8 6 7 7 6 7 8 8

성명 ● ● ● ● ● ┐ ● ● ● ●

본 ┘● ●

가구주와의 계 ● ● ● ● ● ● ● ● ● ●

성별 ● ● ● ● ● ● ● ● ● ●

연령(생년월일) ● ● ● ● ● ● ● ● ● ●

교육정도 ● ┐ ┐ ┐ ┐ ┐ ┐ ┐ ┐

-졸업여부 ● ● ┘● │● │● │● │● │● │● │●

-취학여부 ● ● ● ┘ ┘ ┘ ┘ ┘ ┘ ┘

-수학연수 ●

- 공학과 ○ ○

-문맹여부 ● ● ●

혼인상태 ● ● ● ● ● ● ● ● ● ●

종교 ● ● ●

국 ●

남북이산가족 ●

인구이동 계 1 - 2 1 6 3 7 5 7 5

출생지 ● ○ ○ ● ● ○ ●

거주지

-1년 거주지 ○ ● ○ ○

-5년 거주지 ○ ○ ○ ● ○ ○ ○ ○

통근(학)여부 ○ ● ┐ ○ ○

통근(학)지 ○ ● ┘○ ○ ○

통근(학)시간 ● ○ ○ ○

이동교통수단 ○ ● ○ ○ ○

주 :● 수조사,○ 표본조사
(●)는 항목합계 수치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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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항목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가구 계 11 - 7 4 10 10 15 7 16 11

거처의 종류 ● ● ● ● ● ● ● ●

-당독주택 종류 ●

가구구분 ● ● ● ● ●

유형태 ● ● ● ●

거주기간 ● ○ ○ ○

임차료 ● ○ ○ ○ ○

사용방수 ● ● ● ● ● ●

유(소유) 계 ● ● ● ● ● ●

가구 심신장애자 ●

문화시설 가재 ● ○ ● ● ●

정보통신기기보유

주거( 용)시설 ● ┐ ┐ ● ┐ ┐ ┐

-부엌시설 ● │ │ ● │ │ │

-화장실시설 ● ○ │● │● ● │● │● │●

-목욕시설 │ ┘ ● ┘ ┘ ┘

-식수(상수도)시설 ○ ┘ ● ○

-식수사용형태 ○

주된 연료 ○

취사연료 ○ ● ● ● ○

난방년료 ●

난방시설

(주택

쪽에

포함)

● ● ○ ●

아궁이형태 ●

조명시설 ○

굴뚝상태 ●

청마루유무/평수 ●

식수종류(이용식수

원)
● ● ●

가구소득 ○

자동차보유 수 ○ ○

주차시;설 ○ ○

주인가구여부

주택소유 여부

○

(주택

소유

제외)

●

거주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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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항목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주택 계

거처의 종류 ┐

건물층수 ┘●

지면 ┐ ● ● ● ●

연건평 ● ┘● ● ● ● ● ●

거주자능가구수 ● ●

총방수 ┐ ┐ ┐ ┐ ┐ ● ● ● ●

동거가구수 ┘● ┘● ┘● ┘● ┘● ●

건축년도 ● ● ● ● ● ● ●

건물수선상태 ●

다가구주택 (●)

집/거주의 개수 ●

건무내 입주여부 ●

지붕재료 ● ○ ○ ● ●

외벽재료 ● ○ ○ ● ●

편의시설

(부엌,화장실 등)
● ● ● ● ●

*주죈 난방시설 ●

주택용도 ○

건물의 종류 ● ● ●

주 : 2005년도는 ‘거처의 종류’항목이 주택항목으로 이동

다

다음의 <표 6-6>은 지난 2005년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와 2010년에 실

시 정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조하여 제시하고 있다.이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2010년에는 남북이산가족과 종교에 한 문항이 빠지면서

국 과 입국연월이 인구 수항목으로 추가된다. 한 인구표본문항에는 출생

지,1년 거주지, 직업 근무연수 사회활동 항목이 추가된다.가구항목

에서는 수조사항목의 변화는 없으며,표본조사항목에서 자동차보유 수

신 교통수단 보유 이용 황이 조사되고,정보통신기기보유 이용 황,

수도 식수사용형태,난방시설 등이 추가된다.주택부문에서는 수항목으

로 있던 지면 이 표본항목으로 옮겨지는 한편,난방시설 등이 삭제되는

변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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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05 과 2010  주택 사항

구분 2005 2010

인
구

수

①성명
②성별
③가구주와의 계
④나이
⑤교육정도
⑥혼인상태

①성명
②성별
③가구주와의 계
④나이
⑤교육정도
⑥혼인상태

⑦남북이산가족
⑧종교

⑦국
⑧입국연월

표본

①5년 거주지
②경제활동상태
③종사상지
④산업
⑤직업
⑥근로장소
⑦출생아수
⑧혼인연월
⑨통근․ 통학여부
⑩통근․ 통학장소
⑪이용교통수단
⑫통근․ 통학 소요시간
⑬활동제약
⑭아동보육상태
⑮추가계획자녀수
⑯고령자 생활비 원천

①5년 거주지
②경제활동상태
③종사상지
④산업
⑤직업
⑥근로장소
⑦총 출생아 수
⑧혼인연월
⑨통근학여부
⑩통근학장소
⑪이용교통수단
⑫통근학 소요시간
⑬활동제약
⑭아동보육
⑮추가계획자녀수
⑯고령자 생활비 원천

⑰출생지
⑱1년 거주지
⑲ 직업 근무연수
⑳사회활동

가
구

수

①가구구분
②사용방수
③주거시설 형태
④ 유형태
⑤거주층
⑥주인가구 주택소유 여부

①가구구분
②사용방수
③주거시설 형태
④ 유형태
⑤건물 거주층
⑥주인가구 타지주택소유여부

표본

①거주기간
②주차시설
③임차료
④자동차보유 수

①거주기간
②주차장소
③임차료
④교통수단 보유 이용 황

⑤정보통신기기보유 이용 황
⑥수도 식수사용형태
⑦난방시설

주
택

수

①건축년도
②총 방수
③연건평
④편익시설수
⑤거처의 종류 건물층수

①건축연도
②총 방수
③주거용연면
④주거시설수
⑤거처의 종류

⑥ 지면
⑦난방시설

표본 ① 지면

통 인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을 체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되는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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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의 항목들은 다음의 <표 6-7>과 같다.이 표에 의하면 주민등록자료에서

는 인구부문의 6개 항목,가구부문의 2개 항목,건축물등록 장에서 가구부

문의 1개 항목,주택부문의 5개 항목의 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구분은 주민등록자료의 세 주와의 계에

서 이차 으로 가공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6-7> 행 료원별 주택 사 항 간 비

행 자료
주민등록자료 건축 대장

총조사

인구

①성명(성명)

②성별(성별)

③나이(나이)

④가구주와 계(세 주와 계)

⑤1년 거주지(1년 주소)

⑥5년 거주지(5년 주소)

가구
①가구구분(세 활용)

②거주기간( 주소 입일)

①주인가구 타지주택소유 여부

(소유자 황)

주택

①거처의 종류(건물의 주용도,기

타용도)

②주거용 연면 (건물의 층면

․호별 유면

③건축년도(사용승인일자)

④총방수(총방수)

⑤주거시설수(주거시설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는 자료수집의 목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그

조사항목의 개념 한 다르다.다음의 <표 6-8>은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등

록 장과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을 비교하고 있다.이 에서 ‘가구주와의

계(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하는 항목으로 ‘세 주와의 계’를 살펴보면(물

론 가구주와 세 주가 갖는 개념상, 행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등록센서

스에서 오히려 더 세분화된 가구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는 주민

등록에서의 세 주와의 계가 75가지로 분류되어 인구주택총조사의 14가지

분류보다 훨씬 상세하기 때문이다.다양한 가족형태가 출 하고 이들에 한

사회 이해의 필요성( .한부모가족,입양가족 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

무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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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05  주택 사항 과 행 료원간 개 비

항목
구분 조사목

개념

개념차이
2005 총조사

행 자료
(주민등록, 
건축 대장)

인
구
(6)

성
명

○ 조사 상 확인
○ 조사 복․ 락
방지

○ 이름 ○ 이름 차이 없음

성
별
○인구구조분석,
장래인구추계변수

○남녀간의인구․경
제․사회 특성비
교

○학령인구,병역인구,
생산연령인구,가임
여성 인구,고령인
구등인 구를특
성집단별로 구
분하는변수

○ 남,여 ○ 남,여 차이 없음

나
이

○ 양,음력과 실
제 생년월일

○ 주민등록에 신고
된 생년월일

연령 가높아질수록
연령불일치율이큼
(±1세차이내95.3%일치)

가
구
주
와
의

계

○ 가구주의 성,연령,
혼인상태별특성을
기 로 장래가구
수를추계

○가족구조,가족유형,
가족의생애주기
악

○ 가구․가족 특성변
화,가족형성․해체
분석 연구

※가구주개념
-호주 는세 주와
계없이가구를실
질 으로 표하
는사람

○가구주와의 계
-가구주
-가구주의배우자
-자녀
-자녀의배우자
-가구주의부모
-배우자의부모
-손자녀,그배우자
-증손자녀,그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그배우자
-형제자매의자녀,
그배우자
-부모의형제자매,
그 배우자
-기타친,인척
-기타 동거인 등 14
가지분류

※세 주 개념
- 한 주소지에서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세

를 표하는 자

○ 세 주와의 계
-본인
-처
-남편
-자
-자부
-사
-양부
-양모
-모
-부
-시부
-장인
-장모
-시모 등 75가지
분류

*가구주와세 주차이
:가구주는경제력이있는
의사결정권자인반면
주민등록의세 주는
연장자인경우가많음

*계차이-->없음
:가구주와의 계보다
세 주와의 계가
분류는더많으나,
가구주와의 계로
코딩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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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조사목
개념

개념차이
2005 총조사

행 자료
(주민등록, 건축 대장)

인
구
(6)

1
년

거
주
지

5
년

거
주
지

○ 인구이동의 시
기 흐름의 양
과 방향에 한
정보를 제공
○ 수도권 인구집

황 분산정
책 기 자료
○ 지역별 인구추
계 기 자료
○ 도․농간 인구
이동 도시화
상분석
○ 이동자의 특성
분석 이동에
따른 책수립 자
료

<상주와 주의 개념>
※ 상주(dejure):평소에 살고 있는 거주
지에서 조사하는 것
-총조사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
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주(defacto):조사당시 발견된 곳에
서 조사하는 것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 으
로 그 할구역안에 주소 는 거소를가
지는 경우“로 상주개념과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실제로 주민등록상 등 록지
와 상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
을 법 거주지라는 제3의 개념으로 악
하기도 함

*총조사와 주민
등록은 모두 상
주개념을 따르
고 있어 개념차
이는 없음
다만,주민등록
의 주소가 거주
자의 목 에 따
라 실제 상주지
와 다른 경우가
많아 이에 한
시정이 필요

○ 1년 ,5년 에
거주한 곳

○ 1년 ,5년 항목
-태어나지않았음
- 재살고있는집
-같은시군구내다른집
-다른시군구
-북한 는외국

○ 1년 ,5년 에
거주한 주소지

○ 1년 ,5년 항
목-주소지(시도,시
군구, 읍면동,번지,
건물명등)

가
구
(2)

가
구
구
분

○ 가구 추계 기
자료
○ 가구의 유형
악
○ 집단가구와 일
반가구를 구분하
여 일반가구에
해서만 가구항목
을 조사
○ 인력공 망,
가구 규모 결정요
인

※ 가구개념
-1인 는 2인 이상
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
○ 가구구분
-가족으로이루어진가구
-가족과가족이외의사람이
함께사는가구
-1인가구
-가족이아닌남남끼리함
께사는5인이하의가구
-가족이아닌남남끼리함
께사는6인이상의 가구
-그 밖에 기숙사,보육원,
양로원,장애인,기타복지시
설에살고있는 집단가구로
구분

※ 세 개념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
(주민등록사무편
람,2008)

○ 가구구분코드 없
음

*가구와 세 는
개념상 큰 차이
는없음 다만,
개인의 특별한
목 으로 세
를 허 로 분
리, 통합하는
사례로 인해 차
이가발생

*주민등록에 세
구분이란 자
료는 없으며,
세 주와의
계를 이용하여
가구구분을 작
성

주
택
소
유
여
부

○ 실질 인 주택
소유통계 작성
○ 주택보 률 산정
주택정책 수립

○ 가구별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

○ 건축물 장소유자
황에 등록된 자
들을 상으로 주
택소유여부 악

주
택
(3)

주
거
용
연
면

○ 주택의 규모를
악

○ 주택의 종류와
지역별로 악

건
축
년
도

○ 주택의 질이나
노후 정도를 악
○ 재건축,수리 등
주택 건설 시장의 수
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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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상결과표의 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와 인구주택총조사는 그 자료원의 변화를 의

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등록센서스간의 시계열 일 성을

확보하는데는 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등록센서스로의 환을 제로 하

을 때 무엇보다도 메타자료(MetaData)의 생성이 요구된다.이러한 메타자

료에는 등록센서스로의 변동근거를 비롯하여,자료원의 비교소개,조사항목

측정과 추정방식의 소개 등이 필수 이다.한편으로 제시될 공표결과물에서

도 각주와 비고란을 극 활용하여 시계열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센서스의 공표자료를 염두에 두었들 때, 상되는 결과표의 작성기

은 다음과 같다.우선,가능한 한 기존 센서스의 결과표 양식을 그 로 재생

산한다.이 과정에서 자료원,개념,분류 등의 변동이 있을 시에 해당 결과표

에 이를 시하도록 한다.보다 구체 으로 논의하자면,등록센서스로 체

되는 항목의 자료원,개념정의,분류방식 등에 한 충분한 설명이 공표결과

표에 함께 부기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공항목에 해서도 가공항목이 작

성되는 과정과 결과에 한 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시할 내용이 많

을 경우,메타자료와 매칭시키고 이을 공지한다.

다음으로 등록센서스 실시에 따라 수항목과 표본항목간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등록센서스의 조사 공표항목은 통 인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

과 련하여 다음의 <표 6-9>와 같이 4가지로 분류가능하다.우선 인구주택

총조사의 수항목이 등록센서스의 수항목이 되는 경우로 성명,성별,세

주 계 등이 포함된다.이 항목은 다시 항목의 내용변화가 없는 경우( .

성별)와 항목의 개념정의나 내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세분된다( ,가구주

와의 계에서 세 주와의 계).이들 항목들은 수라는 특성을 그 로 유

지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항목이 등록센서스의 수항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5년 혹은 10년 주기로 표본항목으로 조사되었던 ‘1년 5년

거주지’등은 이제 등록센서스에서 수항목이 된다.따라서 매 등록센서스

에서 결과공표가 가능해진다.이와는 다르게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항목이

등록센서스에서 표본항목이 되는 경우도 있다.가령,교육정도는 매번의 인

구주택총조사에서 수항목이 되었으나,등록센서스에서는 표본조사에서 조

사되어야 할 항목으로 바꾸어진다.마지막으로 인구주택총조사와 등록센서스

모두에서 표본조사항목인 경우로 다수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항목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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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공표자료는 체로 단일 항목에 한 정보보다는 항목을 결합하여 제공된

다.표본항목이 결합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 항목들의 자료는 수

가 아닌 표본으로 제시되게 되어 있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등록센서스

에서 수에서 표본으로,표본에서 수로 이동한 항목의 경우 이들이 제시

되는 바도 수나 표본으로 바 게 된다.이용자의 에서 통 으로 표

본편에서 제시되었던 항목이 수편에 제시된다면(혹은 그 역으로)혼돈스러

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  6-9> 주택 사  등 스  수  본항 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등록센서스 수 )성별,세 주 계 )1년 거주지

등록센서스 표본 )교육정도 )추가계획자녀수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물은 체로 몇 가지 형태로 공개되지만 추세는 발

간책자를 CD의 형태로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여기에서는 2005년도 인구

주택총조사( 수,표본)CD에 담겨진 통계표를 기 으로,등록센서스 실시에

따라 상되는 집계표를 상정해보기로 한다.다음의 <표 6-10>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항목과 표본항목 통계표 일부를 뽑아,등록센서스

에 나타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체 통계표에 한 상표는 <부표 2>와

를 참조하기 바란다).

<  6-10> 등 스 공 통계  시

통  스 등록 스

1표
(인구편 수)행정구역 총조사

실시년도별 인구…

▷자료원변동/주민등록상의

인구/유의 제시

3표
(가구편 수)가구주의 성,연령

혼인상태별 가구(일반가구)

▷표본:혼인상태▷가구주에서

세 주로의 변동/유의 제시

1표
(고령자 표본)행정구역 연령,성별

고령자

▷ 수▷연령/개념변동/유의 제

시

1표
(인구이동편 표본) 거주지,성,연령 5년

거주지 유형별 인구..
▷ 수▷5년 거주지 개념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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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시계열 일 성 확보 노력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와 인구주택총조사는 그 자료원의 변화를 의

미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등록센서스간의 시계열 일 성을

확보하는데는 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이러한 노력은 등록센서스를 기획

하고 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기획하는 과정에서 항목의 정의,분류,추정방법 등 자료원 변동과

려된 연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여러

개의 자료원을 가지는 등록센서스가 단일 자료원을 가진 통 센서스의

결과물과 일 성을 갖기 해서는 자료구축단계에서 일 성이 먼 확보되

어야 한다.

둘째,등록센서스가 실시된 이후에,자료원,개념,측정방식 변동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특히 이 단계에서는 개념,정의 분류방식이

다른 여러 개의 자료원을 통합하여 이를 한 개의 자료로 취 하기 때문에

자료내 일 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자료내 일 성은 기존의

통 센서스과 동일한 혹은 이에 근 한 형태의 공표자료를 만들어내는

가 될 것이다.

셋째,결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공표자료형태와 구성 내용이 가능하면 기

존의 통 센서스와 유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를 해서는 최소한의

수 에서 시계열 일 성을 보여 수 있는 항목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

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 공표자료에 각주와 비고란을 극 활용하여 시계

열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메타자료(MetaData)의 생성이다.이러한 메타자료에는 등

록센서스로의 변동근거를 비롯하여,자료원의 비교소개,조사항목측정과 추

정방식의 소개 등이 필수 이다.

넷째,기획에서 실시를 거쳐 결과공표에 이르기까지 등록센서스로의 이행

에 따른 자료원,개념,정의,분류방식 등의 변동을 문서화하는 작업이다.특

히 원시자료이용자들을 해 통계생산과정을 문서로 남기고,이를 공유하는

작업은 필수 이라 생각된다.자료원의 변동이 있는 한,기존의 통 센서

스와 시계열 일 성을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다만 변동의

근거와 과정 결과 등에 한 성의 있는 분석을 남기고 이를 공유하는 과

정에서 시계열 일 성에 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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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 ) 등록 스 상표

1표.행정구역 총조사 실시년도별 인구,가구 주택 수▷자료원변동/주민등록상의 인구/유
의 제시

2표.행정구역별 인구,가구 주택 수▷자료원 변동/주민등록상의 인구/
유의 제시

3표.연령 성별 인구 수▷주민등록상의 연령명시/유의 제
시

4표.성,연령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표본:교육정도▷주민등록상의 연령명시
/교육정도 표본조사근거

5표.성,연령 종교별 인구 표본:종교

6표.성,연령 가족 계별 남북이산가족 인구 표본:남북이산가족

7표.성,연령 출생지별 남북이산가족 인구 표본:출생지,남북이산가족

8표.연령 성,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표본:혼인상태

9표.성,연령 가구주와의 계별 인구 수▷가구주와 계를 세 주와 계로
변동/유의 제시

10표.가구주와의 계,성 혼인상태별 인구 표본:혼인상태

11표.성,혼인상태,연령 세 구성별 인구 표본:혼인상태

12표.성,혼인상태,연령 교육정도별 인구(15세 이상) 표본:혼인상태/교육정도

13표.성 연령별 외국인 표본:외국인

14표.국 ,성 연령별 외국인 표본:외국인/국

15표.성 국 별 외국인 표본:국

16표.국 ,성 직업( 분류)별 외국인 표본:직업

17표.국 ,성 교육정도별 외국인 표본:교육정도

<부표 6-2>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수항목별 통계표  등록 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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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편( ) 등록 스 상표

1표.행정구역,가구형태별 가구 가구원 수▷세 주와 계를 가공/유의 제시

2표.행정구역,세 구성별 가구 가구원 수▷세 주와 계를 가공/유의 제시

3표.가구주의 성,연령 혼인상태별 가구(일반가구) 표본:혼인상태▷가구주에서 세 주로의
변동/유의 제시

4표.가구주의 성,연령 세 구성별 가구(일반가구) 수▷세 주/세 주와 계가공/유의
제시

5표.세 구성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가구(일반가구) 표본:교육정도

6표.세 구성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수▷세 주와 계가공/세 구성원/유
의 제시

7표.가구의 크기 핵수별 가구(일반가구) 수▷세 주와 계를 가공/유의 제시

8표.가구주의 성,연령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 수▷건축물 장의 거처종류/개념변동/
유의 제시

9표.거처의 종류 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유형태▷건축물 장은 소유여부
악가능

10표.가구주의 연령 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유형태▷세 주/건축물 장의 소
유자 황/개념변동/유의 제시

11표.거처의 종류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주거시설형태

12표.거처의 종류,가구원규모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
구)

수▷건축물 장의 거처종류/세 구성
원/개념변동/유의 제시

13표.가구원 규모 방,거실 식당수별 가구(일반가
구)

수▷건축물 장의 총방수/세 구성원/
개념변동/유의 제시

14표.세 구성 거처의 종류, 유형태별 가구(일반가
구)

표본: 유형태▷세 주와 계가공/유의
제시

15표.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 수▷세 주/세 구성원/개념변동/유의
제시

16표.타지 주택소유 거처의 유형태별 가구(일반가
구)

수▷건축물 장의 소유자 황/개념변
동/유의 제시

17표.거처의 종류 난방시설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난방시설

18표.거주층별 가구(일반가구) 표본:거주층

19표.거처의 종류 사용방수,주거면 별 가구(일반가
구)

수▷건축물 장의 거처종류,연면 /개
념변동/유의 제시

주택편( ) 등록 스 상표

1표.주택의 종류별 주택 수

2표.거처의 종류 거처,가구,가구원 수▷건축물 장의 거처종류

3표.주택의 종류,연건평 거주가구수별 주택 수▷주택종류

4표.주택의 종류,연건평 거주인구수별 주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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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표.주택의 종류,연건평 총방수별 주택 수

6표.주택의 종류,연건평 건축년도별 주택 수

7표.연건평 편익시설수별 단독주택 표본:편익시설수

8표.연건평 지면 별 단독주택 수

9표.연건평 거주가구수별 단독주택 표본:거주가구수

10표.주택의 종류 사유별 빈집 표본:사유별 빈집

11표.주택의 종류 기간별 빈집 표본:기간별 빈집

인구편( ) 등록 스 상표

1표.행정구역 총조사 실시년도별 인구,가구 주택 수▷자료원변동/주민등록상의 인구/
유의 제시

2표.행정구역별 인구,가구 주택 수▷자료원 변동/주민등록상의 인구
/유의 제시

3표.연령 성별 인구 수▷주민등록상의 연령명시/유의
제시

4표.성,연령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표본:교육정도▷주민등록상의 연령명
시/교육정도 표본조사근거

5표.성,연령 종교별 인구 표본:종교

6표.성,연령 가족 계별 남북이산가족 인구 표본:남북이산가족

7표.성,연령 출생지별 남북이산가족 인구 표본:출생지,남북이산가족

8표.연령 성,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표본:혼인상태

9표.성,연령 가구주와의 계별 인구 수▷가구주와 계를 세 주와 계로
변동/유의 제시

10표.가구주와의 계,성 혼인상태별 인구 표본:혼인상태

11표.성,혼인상태,연령 세 구성별 인구 표본:혼인상태

12표.성,혼인상태,연령 교육정도별 인구(15세 이상) 표본:혼인상태/교육정도

13표.성 연령별 외국인 표본:외국인

14표.국 ,성 연령별 외국인 표본:외국인/국

15표.성 국 별 외국인 표본:국

16표.국 ,성 직업( 분류)별 외국인 표본:직업

17표.국 ,성 교육정도별 외국인 표본:교육정도

<표 6-10>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항목별 통계표  등록 스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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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표본) 등록 스 상표

1표. 행정구역 연령,성별 고령자 수▷연령/개념변동/유
의 제시

2표. 연령 성,교육정도별 고령자 표본:교육정도

3표. 연령 성,혼인상태별 고령자 표본:혼인상태

4표. 성,연령 가구주와의 계별 고령자 수▷연령/세 주 계/
개념변동/유의 제시

5표. 세 구성 성,연령별 고령자 수

6표. 성,연령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수

7표. 연령 성,거처의 유형태별 고령자 표본: 유형태

8표. 세 구성 성,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5세이상) 수:거처종류

9표. 세 구성 성,거처의 유형태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유형태

10표. 거처의 유형태 성,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11표. 경제활동상태 성,연령별 고령자 표본

12표. 성,경제활동상태 세 구성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13표. 산업 성,종사상 지 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14표. 직업 성,종사상 지 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15표. 행정구역 생활비원천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16표. 성,연령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표본

17표. 성,교육정도 생활비원천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18표. 성,세 구성 생활비원천별 고령자(65세이상) 표본

19표. 세 구성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거주가구(65게이상,일반가구)
수▷세 주와 계

가공/건축물 장
거처종류

20표. 세 구성 거처의 유형태별 고령자 거주가구(65세이상,
일반가구) 표본: 유형태

21표. 거처의 유형태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거주가구(65세이상,
일반가구) 표본: 유형태

인구이동(표본) 등록 스 상표

1표. 거주지,성,연령 5년 거주지 유형별 인구(5세이상) 수▷5년 거주지
개념변동

2표. 거주지,연령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이상) 수▷5년 거주지
개념변동

3표. 거주지,교육정도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6세이상) 표본:교육정도

4표. 거주지,성,혼인상태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이상) 표본:혼인상태

5표. 거주지,성,경제활동상태,종사상 지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이상)

표본:
경제활동상태/종사상지

6표. 거주지,산업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이상) 표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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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표. 거주지,성,직업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이상) 표본:직업

8표. 거주지, 유형태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이상) 수▷건축물등록 장에
서 유형태

9표. 거주지,세 구성 5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이상) 수▷세 주와 계
가공

경 활동(산업․직업) 등록 스 상표

1표. 산업(소분류),성 행정구역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1-1표.산업( 분류) 시․군․구별 취업자(15세이상)(서울~울산) 표본

1-2표.산업( 분류) 시․군․구별 취업자(15세이상)(경기~제주) 표본

2표. 직업(소분류),성 행정구역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2-1표.직업( 분류) 시․군․구별 취업자(15세이상)(서울~울산) 표본

2-2표.직업( 분류) 시․군․구별 취업자(15세이상)(경기~제주) 표본

3표. 성,산업( 분류) 직업( 분류)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3-1표.성,산업( 분류),직업( 분류) 시․도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4표. 성,산업( 분류) 연령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5표. 성,직업( 분류) 연령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6표. 산업( 분류) 성,종사상 지 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7표. 직업( 분류) 성,종사상 지 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8표. 성,산업( 분류)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9표. 성,직업( 분류)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경 활동(취업상태) 등록 스 상표

1표. 성,연령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이상) 표본

2표. 성,연령,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이상) 표본

3표. 성,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이상) 표본

4표. 성,연령 산업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5표. 성,연령 직업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6표. 성,직업 산업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7표. 성,교육정도 산업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8표. 성,교육정도 직업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9표. 거주지,근무지 산업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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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거주지,근무지 직업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11표. 성,교육정도 종사상 지 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12표. 성,연령,혼인상태 종사상 지 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13표. 성,종사상 지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14표. 성,연령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15표. 성,교육정도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이상) 표본

16표. 세 구성 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15세이상) 표본

17표. 가구원 규모 취업자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18표.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산업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19표.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직업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20표. 거처의 종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종사상 지 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여 ․아동 등록 스 상표

1표. 연령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2표. 교육정도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3표. 연령,경제활동상태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4표. 동거자녀수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5표. 사망자녀수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6표. 연령,경제활동상태 동거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7표. 연령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8표. 출생자녀수 추가계획자녀별 기혼여성 표본

9표. 교육정도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10표. 경제활동상태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 표본

11표. 연령 혼연령별 기혼여성 표본

12표. 출생자녀수 혼연령별 기혼여성 표본

13표. 교육정도 혼연령별 기혼여성 표본

14표. 경제활동상태 혼연령별 기혼여성 표본

15표. 어머니의 연령,동거여부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표본

16표. 어머니의 교육정도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표본

17표.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표본

18표. 세 구성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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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주거실태) 등록 스 상표

1표. 행정구역 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 수

2표. 거처의 종류, 유형태 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유형태

3표. 가구주의 성,연령 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 수

4표. 가구주의 성,교육정도 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 표본:교육정도

5표. 가구주의 성,경제활동상태,산업 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 표본:경제활동상태,
산업

6표. 가구주의 성,경제활동상태,직업 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 표본:경제활동상태,
직업

7표. 행정구역 자동차 보유 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자동차보유 수

8표. 거처의 종류, 유형태 자동차 보유 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자동차보유 수

9표. 가구주의 성,연령 자동차보유 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자동차보유 수

10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산업 자동차 보유 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자동차보유 수

11표.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직업 자동차 보유 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자동차보유 수

12표. 세 구성 자동차 보유 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자동차보유 수

13표. 가구원 규모 자동차 보유 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자동차보유 수

14표. 행정구역 주차시설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주차시설

15표. 거처의 종류 주차시설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주차시설

16표. 유형태 주차시설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주차시설

17표. 가구주의 성,연령 주차시설별 가구(일반가구) 표본:주차시설

주거(임차료) 등록 스 상표

1표. 거처의 종류,사용방수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세 규모

2표. 거처의 종류,가구주의 연령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세 규모

3표. 거처의 종류,가구원수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세 규모

4표. 가구주의 연령,혼인상태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 세 규모

5표. 거처의 종류,월세 보증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6표. 사용방수,월세 보증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7표. 가구주의 연령,월세 보증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8표. 가구원수,월세 보증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9표. 가구주의 혼인상태,월세 보증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10표. 거처의 종류,사용방수 사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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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표. 거처의 종류,가구주의 연령 사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12표. 거처의 종류,가구원수 사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13표. 가구주의 연령,혼인상태 사 세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표본:보증 규모

1인 가구 등록 스 상표

1표. 행정구역 성,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 수

2표. 성,연령 교육정도별 1인가구 표본:교육정도

3표. 성,연령 혼인상태별 1인가구 표본:혼인상태

4표. 성,연령 경제활동상태별 1인가구(15세이상) 표본:경제활동상태

5표. 성,연령 산업별 1인가구(15세이상) 표본:산업

6표. 성,연령 직업별 1인가구(15세이상) 표본:직업

7표. 성,연령 거주기간별 1인가구 수

8표. 성,연령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 수

9표. 거처의 종류,사용방수 유형태별 1인가구 표본: 유형태

10표. 거청의 종류 주거시설 형태별 1인가구 수

11표. 거처의 종류 성, 유형태별 고령자 1인가구(65세이상) 표본: 유형태

12표. 성,연령 활동제약유형별 1인가구(5세이상) 표본:활동제약

13표. 거처의 종류 성, 유형태별 활동제약자 1인가구(65세이상) 표본:활동제약

14표. 거주지,성,연령 5년 거주지별 1인가구(6세이상) 수

통근․통학 등록 스 상표

1표. 행정구역 성별 통근 ․ 통학인구(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2표. 행정구역,성 통근 ․ 통학 유형별 인구(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3표. 연령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4표. 소요시간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5표. 가구의 유형태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6-1표.성,통근 ․ 통학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서울특별시)(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6-2표.성,통근 ․ 통학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부산 역시)(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6-3표.성,통근 ․ 통학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 구 역시)(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6-4표.성,통근 ․ 통학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인천 역시)(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6-5표.성,통근 ․ 통학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표본:통근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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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인구( 주 역시)(12세이상)

6-6표.성,통근 ․ 통학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 역시)(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6-7표.성,통근 ․ 통학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
통학인구(울산 역시)(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1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서울,인천,
경기)(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2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부산,울산,
경남)(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3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 구,
경북)(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4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 주,
남)(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5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 ,충북,
충남)(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6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강원)(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7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 북)(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7-8표.성, 거주지 통근 ․ 통학지별 통근 ․ 통학
인구(제주)(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8표. 산업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15세이상) 표본:통근통학

9표. 성,직업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15세이상) 표본:통근통학

10표. 성,종사상 지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15세이상) 표본:통근통학

11표. 성,각 학교 이용교통수단별 통학인구(15세이상) 표본:통근통학

12표. 소요시간 각 학교별 통학인구(12세이상) 표본:통근통학

13표. 행정구역 성별 상주(야간)․ 주간인구 표본:통근통학

14표. 행정구역,연령 성별 유입 ․ 유출인구 표본:통근통학

활동 약 등록 스 상표

1표. 행정구역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2표. 성,연령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3표. 성,교육정도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4표. 성,혼인상태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표본

5표. 성,세 구성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6표. 성,경제활동상태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표본

7표. 성,산업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표본

8표. 성,직업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표본

9표. 행정구역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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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 성,연령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11표. 성,교육정도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12표. 성,혼인상태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표본

13표. 성,세 구성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14표. 성,경제활동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표본

15표. 성,산업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표본

16표. 성,직업 일상 ․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표본

17표. 성,일상 ․ 사회 활동제약 육체 ․ 정신 제약유형별
인구(5세이상) 표본

18표. 가구원규모 활동 제약자 거주 가구(일반가구) 표본

19표. 가구주의 성,경제활동상태 활동 제약자 거주 가구(일반가구) 표본

20표. 거처의 종류 유형태별 육체 ․ 정신 제약자 거주
가구(일반가구) 표본

21표. 거처의 종류 유형태별 일상 ․ 사회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일반가구)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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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01. ● ● ●□ ●□ ●□ ●□ ●□ ●□ ●□ ●□

02. 본 ●■ ■ ●■

03. 가 주  계 ● ● ●■ ●■ ●■ ●■ ●■ ●■ ●■ ●■

04. ● ● ●■ ●■ ●■ ●■ ●■ ●■ ●■ ●■

05. 연령(공표: 만나 ) ● ● ●■ ●■ ●■ ●■ ●■ ●■ ●■ ●■

06. 정 ● ● ●■ ●■ ●■ ●■ ●■ ●■ ●■ ●■

07. 혼 상태 ● ● ●■ ●■ ●■ ●■ ●■ ●■ ●■ ●■

08. 종 (공표: 시 ) ●■ ●■ ●■

09. 출생 본적 또는 적 ○■ ○■ ●■ ●■ ○■ ●■

10. 1년전 거주 전  ○■ ●■ ○■ ○■

11. 5년전 거주 ○■ ○■ ○■ ●■ ○■ ○■ ○■ ○■

12. 근  여 ○■ ●■ ○■ ○■ ○■

13. 근 ○■ ●■ ○■ ○■ ○■

14. 수단 ○■ ●■ ○■ ○■ ○■

15. 시간(출 착시간) ●■ ○■ ○■ ○■

16. 초혼연령 ○■ ○■ ○■ ○■

17. 총출생아수 ● ○ ○■ ○■ ○■ ●■ ○■ ○■ ○■

18. 생존아수 ○■ ○■ ●■ ○■

19. 사망 녀수 ○■ ○■ ●■ ○■ ○■

20. 경제활동상태 ● ○ ○■ ○■ ○■ ● ○■ ○■ ○■ ○■

21. 종사상  ● ○ ○■ ○■ ○■ ○■ ○■ ○■ ○■

22. 산업 ● ○ ○ ○■ ○■ ●■ ○■ ○■ ○■ ○■

23. 업 ● ○ ○■ ○ ○■ ●■ ○■ ○■ ○■ ○■

24. 개 득 ○

25. 심신 애 ● ○■

26. 전공 과 ○ ○

27. 아동보 실태 ○ ○ ○

28. 고령  생활비 원천 ○ ○■

29. 컴퓨  활  상태(2005년) ○

30. 넷 활  상태(2005년) ○

31. 개 휴  신 (2005년) ○

32. 현 업 근무 연수(2005년) ○

33. 녀거주 (2005년) ○

 <부표 6-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및 공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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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거동 편 여 (2005년) ○

35. 남 산가족(2005년) ○

36. 근로 (2005년) ○

37. 총 출생아 수(2005년) ○

38. 추가 계획 녀 수(2005년) ○

가 ․ 주택에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39. 거처의 종  및 건물 수 ● ●■ ●■ ●■ ●■ ●■ ●■ ●■ ●■

40. 가구구 ● ● ● ●■ ●■ ●■ ●■ ●■ ●■ ●■ ●■

41. 점유형태 ● ● ●■ ●■ ●■ ●■ ●■ ●■ ●■ ●■

42. 사 방수 ■ ■ ●■ ●■ ●■ ●■ ●■ ●■

43. 식수종 (상수도) ●■ ●■ ○

44. 취사연료 ●■ ●■ ●■ ○■

45. 난방연료 ●■

46. 난방시설 ● ● ● ○ ●■

47. 문화시설 및 가재(정보 신기기) ●■ ○■ ●■ ●■ ●■ ○

48. 주거시설형태 ● ○ ●■ ●■ ●■ ●■ ●■ ●■

49. 임차료 ● ○ ○■ ○■ ○■

50. 가구소득 ○

51. 벽재료 ● ○■ ○■ ●■ ●■

52. 재료 ●■ ■ ●■ ● ●■ ●

53. 연건평 ●■ ●■ ●■ ●■ ●■ ●■ ●■

54. 대 면적 ●■ ●■ ●■ ●■ ●■

55. 건축년도 ●■ ●■ ●■ ●■ ●■ ●■ ●■

56. 총방수 ●■ ●■ ●■ ●■ ●■ ●■ ●■ ●■

57. 동거가구수 ● ●■ ●■ ●■ ●■ ●■

58. 거주가능가구수 ● ●

59. 편익시설수 ● ● ● ● ●

60. 조명시설 ○

61. 거주기간 ○ ○ ○■

62. 거주 ●■

63. 자동차보유대수 ○■ ○■

64. 주차시설 ○ ○■

65. 주인가구 및 주택소유여 ○ ●■

                                                                                                               ●: 전수 ○: 표본 ■: 공표 
□:전산미 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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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센서스의 표본조사 모집단 기능과 기존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체방안

제1 머리말

나라별로 센서스를 실시하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각 나라별 문화나 여건

에 따라 센서스 방법이나 주기, 수조사와 표본조사 병행 실시 여부 등이

서로 다른 편이다.다음의 <표 7-1>은 OECD 주요 국가들의 센서스 실시

황을 정리한 표인데,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네덜란드,독일,싱가포르,

스 스,벨기에,오스트리아,캐나다,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 사주   가 

 통 사

 ( 사)

수 사

․ 5 주  : 주, 뉴질랜드, 본

․ 10 주 : , 탈리아, 포 갈, 슬 키아, 

  키, 폴란드, 체코, 그리스, 헝가리, 스  등

수 사
+

본 사

․ 5 주  : 캐나다, 한

․ 10 주  : 시코

새 운 사

① 등 스

(행 료 )

․ 10 주  : 마크, 아 슬란드, 웨

․ 5 주  : 핀란드, 스웨

② 등 스+ 본 사

 (보 )

․ 10 주  : 란드, 독 , 싱가폴, 스 스,

              에, 스트리아 등

③순 스

(Rolling Census)
․ 5 주  : 프랑스

④ 사+순 스

 ( 수 사) ( 본 사)
․ 10 주  : 미

<  7-1> 나라별 스 실시  

한편,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병행하든 그 지 않든 상 없이 모든 나라에

서는 센서스 자료를 기 로 하는 다양한 표본조사들을 실시하게 된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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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사실상 각 나라의 통계청은 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수조사와 표본조사는 상호 보완 인 속성을 지니며 서로

한 련을 맺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가 기존의 통 인 방식을 벗어나

등록센서스로 환한다고 할 때 표본조사의 측면에서 마땅히 짚어보아야 할

요소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그러기 해서는 가장 우선 으로 기

존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다른 표본조사 추출틀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

지를 반 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다음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살펴 으로 새로운 시사 이나 고려해야 할 들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이를 기 로 새롭게 등록센서스로 환된다고 할 때 바람

직한 추출틀 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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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가승 통계 문별  

제2 기존 총조사의 표본조사 추출틀로서의 역할

1.센서스 자료를 추출틀로 활용하는 표본조사

우리나라에서 작성,공표되는 정부승인통계는 2009년 8월 1일 재 884종

에 이른다(<그림 7-1>참조).그 조사통계는 368종으로 체의 약 41.6%를

차지하고 있다.조사통계를 다시 세분하면 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조사는 모집단에 포함되는 모든 개체를 부 조사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한 각종 총조사가 표 이다.반면 표본조

사는 국 모집단을 표하도록 표본을 설계한 후 추출된 표본에 해 조사

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이다.우리나라의 표 인 표본조사로는 경제활

동인구조사,가계조사,사회통계조사,노동패 조사,국민건강 양조사, 공

업․도소매업․서비스업 동태조사 등을 들 수 있다.표본조사의 상이 되는

단 는 개인,가구,사업체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표본조사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들은 국의 모집단을 표할 수 있도록 과

학 으로 설계된 표본설계를 거쳐 조사가 진행된다.표본설계를 해 가장

기본 인 작업은 먼 모집단의 황을 나타내는 좋은 추출틀(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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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일반 으로 추출틀

작성을 해 가장 리 쓰이는 자료가 바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다. 의

<그림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부문별로 다양한 조사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부문별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추출틀로 활용하는 표 인 조사

의 가 다음에 열거되어 있다.

야 본 사 사  틀

고 경 동 사 10% 본 사

동
사업체 근 시간

동 사
10% 본 사

가계 가계동향 사 10% 본 사

보건 민건강 양 사 수 사 사

사 사 사 10% 본 사

림어업 
경 사

생 지 사

10% 본 사

동 별 료

복지 한 복지 사 10% 본 사

동산 주택가격동향 사
수 사 사

+ 아 트단지

보통신 보 통계 사 10% 본 사

민 실태 사 수 사 사

<  7-2>  본 사통계  사  틀 

동일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추출틀로 사용한다고 해도 조사기 이나 조

사의 성격에 따라 구체 인 추출틀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1차추출단 를

동읍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인구주택조사구를 할 수도 있으며,추출단 에

해 요구하는 보조변수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표 7-2>에 소개

된 우리나라 표 인 표본조사들을 보면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도 있고

통계청이 아닌 다른 정부부처 는 민간기 에서 수행하는 조사도 있다.통

계청이 담당하는 조사들의 경우 당연히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 자

료를 추출틀로 활용하게 된다.그러나 통계청이 아닌 외부 기 에서 수행하

는 표본조사의 경우 양상은 조 다른데,인구주택총조사 자료라고 해도 경

우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추출틀로 활용하게 된다.즉,10% 표본조사구를

활용하는 기 도 있고,기본 인 인구,주택 변수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조사의 조사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며,아 동읍면별 집계자료를

추출틀로 활용하는 도 있다. 한 <표 7-2>에 소개된 에는 나와 있지 않

지만 경우에 따라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인 KMDSS를 통해

제공되는 2%,5%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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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상조사 표본설계 사례

표본조사를 한 기 자료로써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

를 효과 으로 이해하기 해 구체 인 표본설계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이다.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표본조사 가장 표 인 조사

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계조사,집세조사 등을 들 수 있다.이 조사를 한

표본설계를 경상조사 표본설계라고 하는데,기본 으로 동일한 표본에서 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 표본설계가 이루어졌다.이 표본조사

의 사례를 통해 구체 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표본설계를 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다른 많은 표본설계도 크게 볼 때 이 표본설

계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가.모집단 추출틀

가구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내 가구 가구

원이다.한편 추출틀은 모집단 분석이 가능한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

구 208개 섬조사구와 7,528개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26,505개 조사구만으로 구성되었다.실제 표본설계가 2007년에 이루어졌으므

로 모집단에 한 표성을 높이기 해 2005년 총조사 이후부터 표본개편

무렵인 2006년 10월말까지 신축된 아 트조사구 506개를 추출틀에 추가하

다.

나.추출단

경상조사 표본설계는 기본 으로 이단계 추출방식으로 이루어진다.1차추

출단 는 인구주택조사구이며,2차추출단 는 인구주택조사구 내의 가구가

된다.그러므로 추출틀에는 1차추출단 인 조사구별로 요약된 보조정보들이

담겨 있으면 된다.일단 표본조사구가 추출되고 나면,해당 조사구 내 가구

정보를 악하여 2차추출단 인 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을 띠게 된다.

다.층화

집계 정보가 정보최종 추출단 인 가구를 추출하기까지 체 인 표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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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1차추출단 인 인구주택조사구에 해 층화가 이루어졌다.층화변수로

는 통계의 공표단 가 우선 으로 고려된다.일차로 지역변수(7개 특별시

역시,9개 도)가 고려되었고,각 지역 내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는

변수를 사용하여 총 25개의 층으로 구분되었다.

라.단계별 표본추출

1단계 추출은 추출틀 내의 조사구 각 층에 배분된 크기만큼의 표본조사

구를 추출하는 단계이다.같은 층에 속한 조사구라고 해도 조사구의 크기가

균일하지 않으므로 조사구 내의 가구수를 크기척도(measureofsize:MOS)로

하는 크기비례확률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to size sampling:pps

sampling)에 의해 조사구를 확률추출하 다.

표본조사구가 추출되고 나면 조사구요도와 가구명부를 작성한 후,조사구

내 가구들을 5가구 기 으로 묶인 조사구역으로 분할한다.조사구내 거처들

을 구역화할 때 각 구역간 거처수는 다르게 되더라도 가구수는 균일하게 하

며,조사구 내에 주택신축이 가능한 공간(택지)이 있는 경우에는 공지의 면

을 균등하게 배분시켜 설정한다.조사구별로 4개의 조사구역을 랜덤하게 추

출한 후 조사구역 내 가구들을 다 조사하게 함으로써 결과 으로 20개씩의

표본가구를 추출하게 된다.

마.토의

에서 경상조사 표본설계 과정을 략 으로 검토해보았는데,사실상 표

본설계 단계에서 가장 요한 자료는 1차추출단 인 조사구별 정보라는 사

실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다시 말하자면,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는 표본설

계 과정에서 조사구별로 취합된 데이터 양식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다.그러

므로 인구주택총조사가 표본조사를 한 추출틀로서의 역할을 효과 으로

감당하도록 하려면 조사구를 어떻게 합리 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데 논의를

집 하는 것이 마땅하다.

3.통계청 제공 추출틀 자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추출틀에는 10% 표본조사 자료 부 는 일부를 제

공하는 경우와 수조사 자료의 부 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로 크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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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다음의 가와 나의 은 10% 표본조사 자료 활용과 련하여

KMDSS에 올라 있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련 지

침을 그 로 옮겨 놓은 것이다.한편 다의 에서는 그 밖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의 사례를 정리하 다.

가.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지침

① 명부자료

      수    항   공가능여      비    고 

       [ 가  ]  

  - 거처

  - 가

  - 주  

  - 가 주 

  - 가 원수

  - 가  

  - 거처  

  - 빈집 여

  - 사  도  

       ○

       ○

       ○

       ○

       ○

       ○

       ○

       ○

       ○

통계 에       통

계청  승 한 통계 사

 사 할 경우만 공

② 조사표수록 항목의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상품으로 개발된 1% 마이크로데이터( 국),2% 마이크로데이터 A형

(시도,가 값 있음),B형(시군구,가 값 없음),5% 마이크로데이터(시군구,

가 값 있음)만 제공

※ 각 통계상품별 제공항목에는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할

것

③ 미공표 집계자료 제공 기 1)

□ 수조사 항목의 경우

1)조사표수록 항목 마이크로데이터로는 제공이 불가능한 항목이나, 집계자료로는 제공

이 가능한 항목으로서 통계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2항 통계법 제33조(비 의 보

호)고려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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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가 주 계 - 가 주  별도  시하여 연 과 결합하는 경우 연 하한  15 미만

별

만나 - 가 주  경우 하한 15 미만, 상한 85 상

도 - 6 상 만 집계

- 는 09~98  타  집계

남 산가

상태 - 15 상 만 집계

가

사 수 - 1, 2,…, 5, 6개 상

- 사 수 - 1, 2,…, 5개 상

- 거실수 - 0, 1, 2개 상

- 식당수 - 0, 1, 2개 상

주거시 태

거주층 거주층 만 집계

난 시

태

주 가   타지

주택

거처

단독주택 - 다가 단독  리하는 경우 시  단 지만 공

연건평 - 7평미만, 9, 14, 19, 29, 39, 49, 69, 99, 99평 상

지 - 10평미만, 14, 19, 29, 39, 49, 69, 99, 149, 199, 249, 299, 299평 상

수 - 1, 2,…, 7, 8개 상

- 사 수 - 1, 2,…, 5개 상

- 거실수 - 0, 1, 2개 상

- 식당수 - 0, 1, 2개 상

건 연도

편 시 수 -  항 ( 엌수, 실수, 수) 각 1, 2,…, 5개 상

가 크

(거주 수)
- 1 , 2,…, 9 , 10 상가

거주가 수 - 1가 , 2,…, 5, 6가 상

공 가능 항
다  항 과  

결합 가능여
결합 가능 항 비고

수 사항  체

(행 역  동  

단 )

○
 든 항  (단, , 남 산가

, 차료 항  결합 가)

※ 외국인,남북이산가족,임차료 련 항목은 KOSIS,보고서 등 기 제공

통계표만 제공함

- 제공되는 집계표의 각 셀의 최소값:5인(가구)

- 수 항목별 세부 집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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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조사 항목의 경우2)

공 가능 항
다  항 과  

결합 가능여
결합 가능 항 비고

10% 본항  체

(행 역  시 가 

단 )

○

든 항  

(단, , 남 산가 , 차료 

 항  결합 가)

- 제공되는 집계표의 각 셀의 최소값

․인구는 행정구역에 한 항목만을 기 으로 상 표 오차 50% 이하

만 제공

(가구는 인구 행정구역별 상 표 오차 50% 이하 기 을 사용하

고,차후 가구 상 표 오차 개발하여 용 정)

․ 행정구역 통합지역(권역)은 행정구역 상 표 오차(50%이하)

값이 가장 큰 지역을 기 으로 함

․ 통근/통학지,5년 거주지별 인구는 거주지 기 으로 용함

- 표본 항목별 세부 집계 기

항

아동보 상태, 어 니 동거여 - 가  12 하만 집계

5 거주지 - 5 상만 집계

동 약 - 5 상만 집계

통근통학여 , 통근통학 , 

통수단
- 12 상만 집계

통근통학 시간 - 12 상만 집계, 15 미만, 30, 45, 60, 90, 120, 120 상

경 동상태, 사상  지 - 15 상만 집계

산업, 직업 - 15 상만 집계, (3 리) 지 공

근 - 15 상만 집계

월 - 연  집계 15 미만, 5 간격, 50 상

생아수 - 없 (0), 1, 2,…, 9, 10 상

가계 수 - 없 (0), 1, 2, 3, 4, 5 상

고 생 비원천
- 60 상 집계

-  항 들  연  상한  100 상   가능

거주 간

동차 보 수
-  수 0, 1, 2, 3 상

-  항  0, 1, 2 상

주차시

차료  - 보고   KOSIS 에 라 공

2)상 표 오차(통계법 제27조 제3항 참조1)) 통계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2항 통

계법 제33조(비 의 보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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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주택 사 1% 가 주택 본 료 공 변수 

④ 기타사항

-외국인,남북이산가족,임차료 련 통계표는 기 제공 통계표만 제공

-시도특성항목은 자료 요청시 매 건별 제공여부 검토

- 수항목과 표본항목을 결합시키는 경우는 표본항목 기 에 함

나.KMDSS신청화면

다음의 <그림 7-2>는 인구주택조사구 가구주택사항에 한 표본 국의

1% 자료 요청을 해 제공되는 웹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1% 자료에서는 많

은 변수들 정보를 가구단 로 제공하나 구체 인 주소변수를 포함시키지 않

음을 알 수 있다.다시 말해,표본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의 항목 변수들

의 가구별 자료를 제공하지만 가구가 속한 지역이나 조사구 변수는 제공하

지 않는다.따라서 이 자료는 국을 표하는 자료일 뿐 시도나 시군구 단

의 세부 인 분석을 할 수는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7-3>은 각각 인구주택조사구 가구주택사항에 한 국 2%

표본 자료 요청을 해 제공되는 웹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2% 데이터에서

는 1%와는 달리 시도,가 값 등의 변수가 추가 으로 제공되고 있는 반면,

몇 가지 변수들이 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이 자료를 가지

고는 시도별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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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주택 사 2% 가 주택 본 료 공 변수

<그림 7-4> 주택 사 5% 가 주택 본 료 공 변수

마지막으로 <그림 7-4>는 각각 인구주택조사구 가구주택사항에 한 국

의 5% 표본 가구주택 자료 제공 련 화면이다.여기서는 시도 외에 시군구

까지의 정보가 제공되어 시군구별 소지역 통계 계산까지 가능해진다.반면,

제공되는 변수의 수가 1%나 2%에 비해 격하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기타 조사구 자료 신청

KMDSS를 통해서는 5% 조사구 자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만일 더 자세하

게 수조사 는 10% 표본조사의 조사구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는 일정

한 제약이 가해진다.통계청 내부의 표본설계인 경우에는 당연히 조사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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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근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그러나 통계청 아닌 다른 작성기

에서 표본설계를 하고자 할 경우라면 먼 국가승인통계 여부가 요하다.

승인통계가 아닌 경우라면 통계청에서 공개 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이상의

조사구 데이터에 근할 수가 없다.

국가승인통계인 경우 통계청의 허가를 얻은 후에 통계청이 지정하는 제한

된 장소 내의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이 경우 원자료의 유출

은 불가하고 최종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의 정보만 가져갈 수 있다. 한

이 경우에도 통계청 자체의 표본조사 상 조사구인 10% 조사구는 제외한

나머지 조사구만 표본으로 추출할 수 있다는 제약을 두고 있다.한마디로 개

인이 조사구 자료에 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국가승인통계 표본설계인 경

우에 한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소의 단말기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사실상 외부 기 의 연구자가 조사구 원자료를 활용하는 것에는 상

당한 제약이 따라 표본설계 단계에서 조사구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

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4.인구주택조사구

앞의 경상조사 표본설계 사례를 통해 인구주택조사구의 쓰임새를 살펴본

바가 있는데,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추출틀로 사용하는

부분의 표본조사 설계를 살펴보면 1차추출단 (primary sampling unit:

PSU)로 인구주택조사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 표본설계의 효

율을 고려한다면 PSU의 특성은 매우 요하다.그러므로 여기서는 먼 인

구주택조사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과정은 조사구 설정으로부터 시작된다.통계행정편

람(2008,통계청)에 소개된 조사구 설정 련 내용은 비교 간단하게만 소개

하고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구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상으로 도로,하천 등 항구 으로

변화가 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도(읍면동별)상에 일정 가구수(평균 60

가구)가 포함되도록 조사구역을 명확히 구획하는 작업이다.

조사구 설정 차는 본조사 1년 에 지역을 상으로 경계 지형지

물을 보완하고 그 바탕 에 변화가 상되는 지역은 각 건물(거처)별 가구

수를 악하고 그 지 않은 곳은 과거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가구 단

로 거처묶음을 실시하는 기 조사를 실시한다.기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

계청에서 조사구 설정 기 에 의해 경계구획 번호를 부여하는 조사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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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하면 지자체에서 가설정 조사구 합성 확인 보완을 거쳐 통계청

에서 조사구 설정 확정 승인을 하게 되고 같은 해 10월말까지 변동지역을

악하여 보완한 후 본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참고로 다음의 그림은 조사구의 시도면이다. 국의 모든 조사구들은 이

와 같은 도면으로 작성되어진다.

<그림 7-5> 사  시도

처 : 통계청 내 료

조사구를 구성하는 주된 목 은 조사의 효과 리를 한 부분이 큰 것

으로 단된다.즉,조사원별 조사담당 구역을 명확히 하여 조사 상(인구,

가구,주택)의 락 복을 방지하고,조사원의 업무량을 정하게 배분하

기 해서이다.그리고 덧붙여서 향후 조사구 데이터를 각종 표본조사의 추

출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한편 체 조사구 약 10%에 해당하는 조사구는 총조사에서 10% 표본

조사 상 표본으로 지정되어 보다 자세한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총조사가 끝나게 되면 체 조사구에 해서는 수조사 항목 자

료가,10% 표본조사 상 조사구에 해서는 표본조사 항목 자료가 얻어지

게 된다.

인구주택조사구의 구성 목표 등을 종합 으로 살펴볼 때 인구주택조사

구는 특별한 행정 의미나 통계 공표단 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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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조사 리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지 할 수 있다.즉,조사구는

공표 목 이 아닌 조사의 효율성을 목 으로 작성되는 단 로서 매번 총조

사를 할 때마다 재구성되어 시계열 의미를 지니지도 않고,행정 의미도

지니지 않는 다분히 임의 인 단 라고 할 수 있다.세부 으로는 조사구의

세 수,지리 역,통계 특성 등에 한 이론 ,체계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한 다분히 인구주택조사구의 구성은 통계청의

내부 필요를 채우기 한 측면이 많으며 외부 기 이나 개인을 한 자료

제공 서비스 측면은 요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끝으로 개별

인구주택조사구 단 의 통계 자체는 특별한 고려 상이 아니다.다시 말해

동읍면 이상의 소지역별 추정 과정에서 편의상 조사구 통계가 고려될 수는

있으나 최소 공표단 로서의 의미는 지니지 않는다.

5.기존 인구주택조사구의 문제

여기서는 표본조사를 한 1차추출단 로서 기존의 인구주택조사구가 지니

는 문제 들을 지 하고자 한다. 통 인 조사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등

록센서스와 병행되는 표본조사 상황을 제할 때 상되는 추가 인 문제

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조사구 설정 작업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집계․공표는 행정구역 체계를 기본으

로 이루어진다.반면,통계자료의 수집은 행정구역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통

계지역인 인구주택조사구가 활용된다.조사구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5년마다 새롭게 설정되며,설정 당시의 산이나 조사원 수 등에 따라 향

을 받는다.

통계자료 수집의 기본단 인 조사구가 5년 단 로 재설정 되면서 매회 설

정을 한 방 한 인력 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 이 생긴다.이를 보

완하기 해 통계청에서는 기 단 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정하기도 하

다.기 단 구는 도로,하천,철도,산 능선 등과 같이 항구 이면서도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도상에 구획한 최소 단 구역을 의미한다.이

구획은 인구수에 계없이 정하는 까닭에 기 단 구별 인구 가구수는

균등하지 않다.

한편 통계 공표를 한 기 단 인 행정동 단 의 규모가 무 커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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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질 개념의 지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지 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행정동 단 보다는 작고,기 단 구보다는 크며,기 단 구를 기본

으로 하는 집계구(EnumerationDistrict)를 설정하 다.집계구는 평균인구규

모를 500인 내외가 되게 하고 집계구 내의 주택유형,평균지가라는 사회경제

동질성을 고려하는 한편,집계구의 지리 형상이 가능한 한 정방형의 형

태를 띠도록 설정되었다.

기 단 구나 집계구 개념이 도입되긴 했지만 실제 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인구주택조사구가 최소의 조사단 가 되고,표본설계를 해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용되는 1차추출단 도 기 단 구나 집계구가 아닌

인구주택조사구 자료이므로 사실상 인구주택조사구의 설정은 매우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5년마다 새롭게 인구주택조사구를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방 한 일이 되어 막 한 시간과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통계청 이외

다른 정부부처와의 긴 한 력이 요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이 게 해서

작성되는 조사구의 유용성에 한 면은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조사구 설

정 작업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 을 지닌다.

나.조사구의 임의 성격으로 인한 문제

통계청에서 나름으로 설정한 조사구는 통계청 이외의 다른 이용자들의 입

장에서 볼 때는 특별한 지리 ,행정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임의 성격의

단 라고 할 수 있다.방 한 작업을 통해 작성된 인구주택조사구이긴 하지

만 조사구 개념 자체가 다분히 통계청의 조사 리 편의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재 편성된 조사구 구획을 일부 변경한다고 해

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실제 조사구는 한 번의 총조사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일 뿐이고 다음 번 총조사에서는 구획이 달라지므로 시계열 인 연속성

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사구가 최소의 행정단 인 통/반/리와는 독립 으로 설정된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가령 최소 행정단 를 기 로 조사구가

작성된다고 하면 행정단 의 변동이 없는 한 시계열 연속성을 지닐 수 있

으며, 한 통계청 이외의 다른 통계 작성기 이 조사구의 특성을 이해하기

도 쉽기 때문이다.아울러 이럴 경우 조사구 설정 작업의 부담을 훨씬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재 조사구는 60가구를 기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시와 시골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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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특성이 다른 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일률 인 규모의 조사

구가 바람직한가에 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도시지역이라면 지리 ,사

회 특성이 비슷한 60가구가 같은 조사구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시골지역

에서는 그 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최 조사구의 규모,조사구 내 가구들을 동질 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질 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등등 조사구 설정과 련하여 사 에 검토되어

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해 충분한 연구나 검토 없이

조사구가 작성된 측면에 해 비 의 여지가 있다.

다.자료이용 상의 문제

통상 으로 조사구 단 의 자료는 총조사가 시행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에 활용이 가능하며,5년에 한번만 조사될 뿐 추후 모집단에 변동이 생겨도

리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총조사 실시년도(00년,05년)를 고려할 때 끝자리

가 02년 는 07년에는 최신의 추출틀에 의거한 표본설계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년도일 경우 추출틀의 모집단에 한 표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재

로는 이에 한 아무런 책이 없는 실정이다.

를 들어,질병 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 양조사의 경우 표본설계

개편 주기가 3년인 까닭에 이 주기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주기와 일치

하지 않는다.2010년 국민건강 양조사를 한 표본설계를 하려 할 때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무 낡은 추출틀이어서 별도의 다른 추출틀을

찾아야만 했다.

가령,조사구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리 는 행정 으로 고정

된 개념으로 작성되었다면 표본조사구에 한해서나마 모집단의 변동상황을

악하여 국의 모집단 변동을 추측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재로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추출틀로서의 효용성이

매우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이용과 련하여 다른 문제 으로는 통계청 이외의 외부기 에서

조사구를 추출틀로 활용할 경우 조사 수행 상 여러 면에서 불편을 느끼게

된다.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행정 단 를 기 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실제 가구조사를 진행하려 할 때 뚜렷한 을 찾기가 어렵다.실제

통장이나 반장이 지역조사의 으로 유용한데 조사구를 추출틀로 사용

할 경우 그런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표본설계 단계에서 조사구를 추출틀로 활용할 경우 작업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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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계속조사의 경우 설계 단

계에서 충분히 사후 리를 한 비표본을 확보했다고 해도 부득불 추가

인 표본 체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마다 복잡한 행정 차를 거치

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라.등록센서스 환 시 상되는 문제

총조사가 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 기존의 인구주택조사구를 유지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상된다.무엇보다 먼 등록자료의 경우 5년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사구를 5년에 한번

씩 설정하는 방식을 더 이상 용할 수가 없게 된다. 한 등록자료와 매칭

되지 않은 별도의 조사구 코드를 설정하여 부가하여 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등록센서스가 시행될 경우,새로운 조사구는 기본 으로 활용 가능한 등록

자료들에 포함된 변수들 가장 합리 인 것을 기 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를 들면,주민등록의 주소 최종단 인 통․반․리 코드를 활용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임의 성격의 구분 코드

가 아닌 지속 인 구분 코드를 기 로 하는 조사구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게 된다면 추출틀은 등록자료의 갱신과 더불어 주기 으로 갱신되는 셈

이므로 모집단의 변동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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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외국사례 검토

지 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가 다른 표본조사를

한 추출틀로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으로 살펴보았는데,여기서

는 외국 나라들의 경우 어떤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여기서 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바로는 첫째 수조사와 병행하는 표본조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둘째 총조사와 병행하는 표본조사 방법은 어떠한가,셋째 외국의

통계 련 구역화의 특징은 무엇인가,넷째 표본설계를 한 마이크로데이터

정보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이다.이러한 고려를 통해

향후 등록센서스로 환할 때 표본조사와 련하여 유용한 시사 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표본조사 규모

각 나라들의 센서스 형태를 보면 문화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

낸다.나라에 따라서는 수조사만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수조사와 표본조

사를 병행하는 나라도 있다. 한 수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해도 통 인

방법인 장조사에 의해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센

서스를 도입한 나라도 있다.한편 5년 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나라도 있

고,매년 부분 으로 조사를 지속하는 순환조사(rollingsurvey)방식을 채택

한 나라도 있다. 재 우리는 등록센서스를 채택한다고 했을 때 표본조사를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데 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만한 나라들인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 등의 경우를 집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은 10년 주기로 통 인 조사방식에 의한 수조사(shortform

survey)를 실시하는 동시에 표본조사(longform survey)도 병행하는데 2000

년 들어 표본조사 방식을 일시 조사가 아닌 순환조사 방식으로 환하

여 시행하고 있다.미국의 표본조사 규모는 체 가구의 1/6로 우리나라의

1/10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미국에서는 최소 통계작성 단 가 카운티

(county)인데,카운티 별 목표오차의 수 을 정하고 그에 따라 표본조사 규

모를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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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 인 조사방법에 의해 수조

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조사주기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5년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표본조사의 비율이 20%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최근에 등록센서스로 환한 나라들인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센서

스와 병행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데 두 나라 모두 표본조사의 비율은 20%

이다.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센서스와 표본조

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은 모두 표본조

사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이다.각 나라별로 목표하는 바가 다르

기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표본조사 비율이 합당한 것

인가 면 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표본조사 방법

센서스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표본조사는 통 인 방법으로 일정 기일 내

에 일 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일시조사와 체 표본을 독립 인 여러 순

환표본(rollingsample)로 구분한 후 일상 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순환조사를

들 수 있다.

가. 통 일시조사

통 인 일회조사는 총조사가 실시될 때 병행하여 정해진 비율의 모집단

가구에 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

법을 사용해왔다.캐나다도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매 5년마다 20% 가구

에 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한편,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최근 등록센서

스로 환하면서 그와 동시에 20% 표본조사를 일시조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통 일시조사의 가장 큰 약 으로 지 할 수 있는 것은 5년에 한번 통

계가 작성되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이다.그밖에도 경상 인 조사가 아

닌 까닭에 훈련된 조사원의 부족,비표본오차의 문제 등 일반 인 조사방법

론 상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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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환조사

미국의 경우 2000년 반부터 센서스에 병행되는 표본조사인 American

CommunitySurvey(ACS)를 순환표본조사 방식으로 환하여 실시하고 있

다.순환표본조사는 체 모집단을 표하는 서로 독립 인 여러 개 크기가

비슷한 순환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하나의 순환표본에 해 조사를 실시함

으로 역단 의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여러 순환표본이 될 경우 소지

역단 의 통계까지 작성할 수 있게 하는 조사방법이다(Kish,1992).

미국에서 ACS에 순환조사가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년 동안 표본조사와 유사하도록 지리 으로 상세한 경제사회자료를 제공

한다.

미국지역사회조사는 매월 행해지는 조사이므로 직원의 다수를 종신고용

으로 한다.이를 해서 임시직원에 크게 의존하여 10년 간격으로 행해지는

총조사보다 높은 품질의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데이터수집에 한 계

속 인 개량이 가능해진다.

총조사로부터 표본조사의 부분을 삭제함으로써,운 을 간소화하고 인구조

사와 포 범 (coverage)의 향상에 집 할 수가 있다.

주(state)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개 등에 한 새로운 책무를 지원한다.

미국지역사회조사의 결과를 수조사 다른 연방정부의 가구조사 행

정자료 등과 통합하여,연방정부통계시스템의 인 라를 개선한다.

순환조사의 가장 큰 장 은 기존의 일시조사와는 달리 매년 통계를 생산할

수 있어서 시의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다.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 센서스 결과가 매년 공표될 터인데 이에 맞추어 표본조사 결과도 매년

갱신될 수 있으므로 센서스와 표본조사가 함께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한 조사가 항시 으로 진행되므로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표 화된 조사를

실시함으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반면,실제 센서스 병행 표본조사에서 순환조사를 채택한 유일한 사례가

미국의 사례라고 할 것인데 아직 경험 으로나 이론 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한 순환조사를

한 추출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부수 으로 여러 복잡하게 해결해

야 할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구체 으로 우리나라의 실에서 어떤 문제들

이 발생할 수 있을지,그에 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등에 해 체계 이

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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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통계 련 구역화

외국에서도 사회발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소지역통계에 한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통계 생산과 공표를 해 공간 으로 한 규모를 정하여

국을 여러 형태의 구역으로 나 어 놓았다.이러한 구역화는 크게 조사를

한 조사구역과 집계 공표를 한 공표구역으로 나 수 있다 (통계청,

2007).

<표 7-3>은 미국, 국,캐나다,호주,일본 5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

구역을 요약한 것이다. 체 인 모습을 요약하면,공표구역의 경우 일본이

나 우리나라와 같이 기존의 행정구역 체계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

나, 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구역과 별도로 통계의 집계 공표를 해 새

로운 지역 구분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각국의 통계구역 체계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단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몇 가

지 공통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조사구역과 공표구역의 분리 경향이다. 부분의 국가들,그 가운데

도 특히 연방 국가들은 과거에 조사구역을 공표단 로도 사용하 다.그러

나 최근에는 조사구역과 공표구역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을 작은

구역으로 나 어 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지난한 일이었지만,최근에

GIS의 발달로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구역을

지정하여 리할 수 있게 되었다.조사구역은 통계 조사의 효율성을 목 으

로 하며,공표구역은 공표를 목 으로 한다.공표구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통계 유의성,소지역 통계에 한 수요 등을 다양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

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공표 구역의 설정 조건으로는 인구 기 이 가장 요한 요소로 작용

하고 있으며,기존의 행정구역 체계 기타 지역 구분 체계와의 통합가능성

을 고려하고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블록그룹과 센서스트랙을 인구 조건만

을 기 으로 설정하 으며, 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인구 조건을 기본 조건

으로 형상 조건,내부 동질성,도로에의 근성 등을 추가 으로 고려하

다.

셋째,일반 행정,선거구 획정,도시지역 구분 등 에서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표구역들을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들지 않도록 작성하고 있다.통계

기반 구역의 용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최소 공표 단 인 블록을 도시화지역,

선거구,학군 등 다양한 지역 설정의 기본단 로 활용하고 있다.호주는

CollectionDistrict설정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여럿을 하나로 묶어 도시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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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설정한다.캐나다에서는 도시권인 CensusMetropolitanAreas의 설정

에서 CensusSubdivision을 기본단 로 하여 통계공표지역인 Dissemination

Area와 매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 국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센서스의

시행

10년 단

(○○○0년)

10년 단

(○○○1년)

5년 단

(○○○1,○○○6년)

5년 단

(○○○1,○○○6년)

5년 단

(○○○0,○○○5년)

최소조사

구역

도입년도

Block/

1940년

EnumerationDistrict/

1841년

EnumerationArea/

1961년

CensusCollection

District

조사구

(Enumeration

District)

조사구역

설정기

① 최소면 약

2,780㏊

② 최소폭 약21m

③ 최소1면이상

도로에 인

① 조사원의 업무량

표 화

② 주요간선도로,강,

철도등으로구분

③ ward,parish의경계

유지

① 조사원의 업무량

표 화

② 단순한 형상

③ 도로에 의한

근성

④ 타공간단 의경계

① 조사원1명의

10일간 업무량

② SLA 타지역

구분의 경계 유지

③ 가시

지형지물로 구분

① 조사원의 업무량

기

② 기본단 구를

결합하여 형성

조사구역

인구규모

제한 없음 지역별로 다양

(평균 450명)

농 지역 125명

도시지역 650명

최소 100명

원주민 지역 80명

평균 50명

최소공표

구역

도입년도

Block/1940년

(주공표는

Censustract)

OutputArea/

2001년

DisseminationArea/

2001년

CensusCollection

District

(2011년부터Mesh

Block)

cho.aza

GridSquare/

1973년

공표구역

설정기

조사구역과 동일 ①인구:최소

100명,최 312명

②형상 : 심간

거리의 제곱을

최소화

③내부 동질성:

주택유형 유형태

④ 타공간단 의 경계

① 인구:최 500명

② 형상:정방형우선

③ 타공간단 의경계

④ 가시 경계의

사용여부

조사구역과 동일 ①국세조사:행정구역

체계

②GridSquare:도

40'경도 1°에

해당하는 격자를

80×80으로

균등 분할

가시

경계의

사용여부

행정구역 도로,철도,

하천,능선등의 가시

경계 사용

행정구역 경계를 사용 행정구역 도로와

같은 가시 경계를

사용

행정구역 도로,하천

등의가시 경계사용.

농 의경우는도로를

경계로사용하지않음

행정구역 경계를

사용

공표구역

인구규모

인구 기 없음 평균 297명 400~700명 도시지역 평균 512명 해당사항 없음

개인정보

보호를

한

규정

표본조사는블록그룹

(600~3,000명)단 로

공표

일부 교차표분석

자료는센서스트랙

(1,500~8,000명)

단 로 공표

교차분석 자료는

1,000명 이상의

지역에 해서만

발표

최소 공표단 의

인구 최소기 을

설정(400명 이상)

최소 공표단 의

인구 최소기 을

설정(100명 이상)

표본조사는 cho,

aza의 상 체계인

시구정 단 로

공표

조사구과

공표구역

의 계

동일 분리.

ED를통해수집된자료를

개별주소단 로 입력

분리.

EA와DA의기본단 인

Block을통해매칭가능

동일 조사구역이

공표구역의 하

도시/

비도시

구분

블록을 도시화지역

설정의 기본단 로

사용

도시지역의인구측정

에 OA인구를 이용

구분.

도시지역은

DA의상 체계인

CSD단 로 설정

CD의 설정결과를

기 으로

도시화지역을 설정

구분하지 않음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은 가능

처 : 강 ․ 주․원 ․ 재 (2007)

<  7-3>  통계  역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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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소지역 통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자료의 유형에 따라 공표기 을 다

르게 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특히,개인정보노출

험이 은 자료는 통계 의 의미 있는 최소단 까지 자료를 제공하여 소지

역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련하여,자료 공표 시 우려되는 개

인정보보호를 한 제도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를 들어,미국과 일본은

표본 조사의 공표 단 를 수 조사의 공표 단 보다 상 의 지역 단 에서

만 발표하고 있으며, 국에서는 교차표(contingencytable)분석 자료의 공

표 시 인구 1000명을 기 으로 하여 최소공표단 인 OutputArea수 에서

는 발표를 지하고 있다.호주는 공표구역설정에서 최소인구기 을 100명,

캐나다는 400명으로 정하여 구역 획정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4.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최근 IT기술의 비약 인 발달로 인해 국가기 뿐 아니라 학계,연구소

일반 개인들의 원자료에 한 수요는 에 띠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각

나라의 센서스는 기본 으로 국민들의 세 과 국민들의 조로 이루어지므

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센서스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한 많은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

면 할수록 통계자료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조사기 에

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려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무분별

하게 제공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센서스에서 조사된

개인정보의 기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이런 이유로 인해 마

이크로데이터 제공을 할 때 부분 인 제약을 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로 인식된다. 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를 PublicUse

Microdata(PUM)라 하고,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confidentialdata라고

구분하여 각 나라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해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 정책을

쓰고 있다.PUM의 경우 공개 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confidential

data인 경우는 특정 이용자들에게만 까다로운 차를 거쳐 이용을 허락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운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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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미  PUMS 차  공 보  

가.PublicUseMicrodata

일반인들에게 PUM을 제공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는 기 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데 여기서는 미국의 경우를 으로 살펴보자.

미국은 센서스 표본조사( 체의 1/6추출)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1%와

5% 표본자료를 PUM으로 제공하고 있다.각각의 자료는 표본조사 데이터

에서 다시 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한 것이다.

각각의 자료는 표본조사 자료 일부를 다시 추출한 것이므로 자료의 통

계 정확성에 차이가 있다.따라서 미국에서는 PUM 련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에 <그림 7-6>에 나타난 바와 같은 추정오차의 범 와 표 오차 계산

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나.ConfidentialData

미국은 센서스국(BureauofCensus)산하에 CenterforEconomicStudies

(CES)를 설치하여 정부,학계,민간의 센서스 자료 활용 연구를 장려하고 있



327

다.CES는 미국 내에 9개의 CensusResearchDataCenter(RDC)를 운 하

고 있는데 RDC는 주로 큰 도시의 학이나 연구소 는 센서스국 련기

에 설치되었다.

개인정보가 담긴 ConfidentialData에 한 근은 지정된 RDC공간 안에

서만 가능하다.원자료는 RDC안에서만 다룰 수 있고 원자료를 가공하여 얻

은 결과만 RDC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한편 RDC에 들어가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데는 많은 제

한조건이 따른다.엄격한 승인 차를 통과해야만 자료에 근할 수 있는데

CES에서는 이와 련하여 13개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CES,2003).

유럽의 경우 Eurostat에서 2002년 ConfidentialData의 이용에 한 규정을

마련하 는데,여기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Committee

onStatisticalConfidentiality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제4 등록센서스 기반 추출틀 작성 방안

1.쟁

우리나라에서 지 까지 실시한 총조사에서는 표본설계를 한 1차추출단

(PSU)로 인구주택조사구를 사용해왔다.총조사도 크게 수조사와 표본조사

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는데,일부 단순한 조사항목에 해서만 수조사가 이

루어졌으며 다소 복잡한 나머지 조사항목들은 표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

되었다.표본조사는 체 인구주택조사구 약 10%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루어졌다.

여러 분야의 표본조사를 한 표본설계 단계에서 추출틀을 마련하고자 할

때 일반 으로 인주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게 된다. 부분의 표본설계에

서 요구하는 추출틀 정보는 PSU 단 로 정리된 자료이다.따라서 표본설계

를 한 자료제공의 문제를 고려할 때 PSU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가장 핵심 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앞 에서 PSU로써 기존 인구주

택조사구가 지니는 문제 들을 지 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을 염두

에 두고 새로운 등록센서스를 한 PSU 작성방안을 구체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추출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요한 쟁 들로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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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둘째 표본의 규모는 얼마가 정한가,셋째

표본 추출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등을 들 수 있다.각각의 쟁 에

해 보다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2.1차추출단 (PSU)

등록센서스가 실시될 경우 PSU 단 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실

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안으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첫째 인구주택

조사구를 그 로 활용하는 방안,둘째 행정구역인 통/반/리를 활용하는 방

안,셋째 지도 상 일정 면 의 지역을 추출단 로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우

리나라의 경우,지리 특성 상 일정 면 단 의 구획을 PSU로 하는 방식

은 합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PSU의 후보로는 인구주택조사구나 행정구역인

통/반/리를 들 수 있다.여기서는 구체 인 자료에 근거하여 두 방안의

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인구주택조사구

기존의 인구주택조사구가 지니는 문제 으로 ⑴ 조사구 설정의 어려움 ⑵

조사구의 임의 성격 ⑶ 5년간 갱신되지 않아 생기는 자료 이용 상의 어려

움 등을 지 한 바 있다.등록센서스로의 환을 염두에 둔다면 기존의 인구

주택조사구가 지니는 이러한 약 들을 반드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인구

주택조사구를 설정할 때 등록센서스에 포함된 정보 유용한 항목을 이용

하여 가능한 한 구 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행정 ,지리 으로 의미

가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다음의 <표 7-4>는 기존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에 나타

난 인구주택조사구 황을 정리한 결과인데, 국의 표본조사구(Sample

Enumeration District)는 34,241개이며,표본조사구에 포함된 표본가구수는

1,591,631가구,조사구 당 평균 가구수는 4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시도별 조사구 당 평균 가구수는 최 41가구(충남)에서 최고 53가구( 구)

사이로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원래 인구주택조사구를 정할 때에는 조사구

당 60가구가 기 이 되게 한다고 했으나 실제 작성된 조사구의 평균은 그에

못 미치는 4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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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본가 수
본

사 수

사 당 

가 수

1,591,631   34,241 46

울특별시 307,646 6,909 45

산 역시 111,648 2,143 52

역시 76,096 1,438 53

천 역시 79,811 1,534 52

역시 44,563 919 48

주 역시 44,258 966 46

울산 역시 30,783 598 51

경 도 310,923 6,688 46

강원도 58,684 1,306 45

청 도 55,761 1,260 44

청남도 71,668 1,758 41

라 도 75,146 1,696 44

라남도 84,251 1,793 47

경상 도 109,728 2,546 43

경상남도 113,118 2,322 49

주도 17,547 365 48

<  7-4> 10% 본 사  사 수 

나.행정구역상의 통/반/리

인구주택총조사의 수조사 부문이 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 인구 가

구 련 정보는 행정안 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주민

등록인구통계에는 인구주택조사구 코드는 없지만 거기에 가장 유사한 정보

로 최소의 행정단 인 통/반/리를 고려할 수 있다.양경진과 김황 (2008)는

주민등록자료가 표본조사를 한 추출틀로 사용될 때 타당성,시의성,경제

성 측면에서 유용함을 보인 바 있다.

2009년 3월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여 통/반/리별 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7-5>에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면,2009년 3월의 우리나라

세 수는 약 1,900만 세 이며,통/반/리 수는 약 38만 개로 통/반/리 당 평

균 세 수는 50세 가량인 것을 알 수 있다.평균 세 수로만 보면 통/반/

리와 인구주택조사구는 비슷한 편이다.한편,시도별 평균 세 수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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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최 33세 (강원)에서 최고 77세 (충남)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인구주택조사구에 비해 시도별 변이가 다소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편차도 시도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나 서울의

경우 표 편차가 21에 불과한데 반해 충남,제주는 121.9,132.1이나 된다.

즉,통/반/리의 경우 국 으로 비슷한 기 에 의해 구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수 통/ /리 수 평균 편차

19,035,656 381,735 50 62.2 

울특별시 4,094,558 98,963 41 21.7 

산 역시 1,311,210 26,835 49 24.3 

역시 899,329 20,946 43 38.8 

천 역시 1,013,931 18,675 54 43.2 

역시 533,923 12,882 41 21.0 

주 역시 514,393 10,391 50 26.0 

울산 역시 393,328 7,964 49 70.6 

경 도 4,296,503 63,324 68 97.9 

강원도 607,816 18,146 33 32.0 

청 도 588,455 12,439 47 49.7 

청남도 813,470 10,511 77 121.9 

라 도 713,782 18,244 39 29.1 

라남도 773,939 14,090 55 83.8 

경상 도 1,058,375 21,302 50 76.2 

경상남도 1,207,210 23,843 51 78.0 

주도 215,434 3,180 68 132.1 

<  7-5> 시도별 수  통/ /리 수

어 건 총조사를 등록센서스로 환할 경우 실 으로 생각할 수 있는

PSU로는 최소 행정단 인 통/반/리 단 가 가장 유력하다.통/반/리를

PSU로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장 들이 있는데 표 인 것들로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인구주택조사구와는 달리 통/반/리는 실제 인 행정단 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인구주택조사구의 경우 5년에 한번 총조사를 할 때마다

새롭게 작성되는 일시 인 구분이지만,통/반/리의 경우 항시 으로 유지된

다는 에서 매우 유용한 구분인 것이다.그러므로 통계청 이외의 외부 기

에서 추출틀로 사용하려 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PSU로 어떤 통/반/

리가 추출될 경우 통장/반장/이장이라는 구체 인 을 확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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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편리하다.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반/리가 지속 으로 유

지될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시계열 자료까지 작성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

다.

둘째,통/반/리를 PSU로 한다면 항상 최신의 모집단 상황을 반 하는 추

출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다시 말해 추출틀의 모집단에 한 표성을

높일 수 있다.기존의 인구주택조사구의 경우 5년에 한번 조사가 이루어지므

로 총조사 결과가 나오는 2년,7년 차에는 비교 모집단을 잘 표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추출틀의 모집단에 한 표성이 떨어져 포 률(coverage

rate)이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 을 지닌다.하지만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매월

모집단의 변동을 반 하여 새롭게 갱신되는 통계이므로 통/반/리 단 의 추

출틀 정보도 매월 새롭게 갱신되어 표본설계 시 이 언제이든 상 없이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주민등록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 이 지 되지만 2005년의 경우 국 인구수 차

이가 3.2%에 불과하여 추출틀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PSU 구성이 단순하고 간편하다.인구주택조사구는 일시 으로 사용

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그러나 통/반/

리의 경우 이미 있는 단 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PSU구성을 해 별

도의 추가 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넷째,동일한 표본을 오랜 기간 반복 으로 조사하는 패 조사를 한 추

출틀로는 통/반/리 단 의 PSU가 효과 이다.인구주택조사구는 모집단의

변화를 악하지 못하므로 간에 표본 가구나 조사구가 체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이에 하게 처하기 어렵다.하지만 통/반/리의

경우 거의 실시간으로 모집단 변화를 악할 수 있어 한 처가 가능해

진다.

이상의 여러 장 들을 고려할 때 등록센서스로 환할 경우 PSU로는 기존

의 인구주택조사구보다는 통/반/리 단 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통/반/리 크기의 변이가 인구주택조사구에 비해 상 으로 큰 편이므로 추

가 인 고려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재의 통/반/

리는 통계 목 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 목 으로만 작성된 것

으로 여겨진다.가능하다면 통계청과 행정안 부가 의하여 행정 목 과

통계 목 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통/반/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이때 인구주택조사구를 지정할 때와 같이 통/반/리별 규모를 일정

한 수 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만일 재의 통/반/리를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후 으로 인 한 통/반/리들을 필요에 따라 통합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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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규모의 변이를 일 수도 있다.

3.표본크기

총조사가 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주민등록인구통계나 건축물 장 등의

활용 가능한 등록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은 제한 이다.등록자

료를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모두 표본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므로 등록센서스와 병행하여 수행되는 표본조사의 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총조사에서는 수조사와 더불어 략 모집단의

10% 크기의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해온 바 있다.외국의 사례를 살펴보

면,미국은 표본조사의 규모가 모집단의 1/6이고,캐나다는 1/5이며,최근에

등록센서스를 도입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두 나라 모두 1/5이다. 2010

라운드에 등록센서스를 도입할 정으로 되어 있는 독일은 건축물,주택,인

구 주택 센서스의 표본규모를 모집단의 1/5(20%)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3).

만은 2010년에 처음으로 등록센서스를 실시할 때,표본조사를 모집단의

16% 규모로 실시할 정으로 되어 있다4).이와 같이,등록센서스로 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표본조

사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표본조사의 규모는 조

사의 목 에 따라 좌우되는데,표본크기 결정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소 통계작성범 와 목표오차의 수 이라고 할 수 있다.먼 는 2005년 총

조사 10% 표본의 지역별 추출률에 살펴 으로 배분의 성을 검토해보고,

이어 표본크기의 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표 7-6>은 모집단의 가구수와 표본가구수 추출된 표본가구 비

율을 나타낸다. 국의 표본가구수는 약 159만 가구로서 체 가구의 약

9.95%에 해당된다.한편,표본가구수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 울산의

9.04%로부터 최고 남의 12.09% 사이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3)본 연구의 부록 IV에 수록된 2011년 독일의 등록센서스 법(Censuslaw)제2 에 “표본조

사의 추출률은 20%를 상한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본 연구의 부록 II에 수록되어 있는 만(자유 국)의 등록센서스 실시계획에서,최근의

시뮬 이션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총표본 추출율은 16% 으

며, 만지구 각 시 추출율은 그 범 가 11%에서 29%의 사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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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가 수 본가 수
본가

비

15,988,274 1,591,631   9.95

울특별시 3,341,352 307,646 9.21

산 역시 1,190,107 111,648 9.38

역시 817,620 76,096 9.31

천 역시 828,012 79,811 9.64

역시 480,466 44,563 9.27

주 역시 461,387 44,258 9.59

울산 역시 340,652 30,783 9.04

경 도 3,361,657 310,923 9.25

강원도 522,225 58,684 11.24

청 도 507,541 55,761 10.99

청남도 663,445 71,668 10.8

라 도 621,735 75,146 12.09

라남도 667,962 84,251 12.61

경상 도 943,135 109,728 11.63

경상남도 1,061,259 113,118 10.66

주도 179,719 17,547 9.76

<  7-6> 시도별 본

다음으로 시도별 모집단 가구수 크기와 표본크기와의 계를 살펴보자.

<그림 7-7>은 시도별 가구수와 표본 가구수의 계를 산 도로 나타낸 것이

다.이 그림을 보면,모집단 가구수와 표본 가구수는 체로 비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다시 말해,시도를 층화변수로 간주한다면 층별 표본의 배분

은 비례배분법(proportionalalloc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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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시도별 집단가 수  본가 수

<그림 7-8>은 서울과 강원도의 시군구별 표본비율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

다.서울의 구들은 추출률이 반 으로 9% 내외로 거의 비슷한 반면,강원

도는 10%에서 17.3% 사이로 나타나 서울에 비해 다소 추출률이 높은 편일뿐

아니라 시군에 따라 추출률의 차이가 다소 나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는

서울과 강원도의 경우만 나타냈지만 국 모든 지역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즉,도시지역인 시나 구의 추출률은 체로 8% ~11% 사이인 반

면에 군지역의 추출률은 최소 10%에서 최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8> 울과 강원도 지역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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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도시지역인 구나 시지역과 시골지역인 군지역의 추출률에는 차

이가 나지만 같은 도시 내에서는 구별 가구수와 추출률 사이에 특별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서울을 로 들어보자.

다음의 <표 7-7>은 서울의 구별 일반가구수와 표본가구수 표본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서울에서 가장 가구수가 많은 구인 악구(약 20만 4천 가

구)의 표본비율은 9.1%인 반면,가장 가구수가 은 구인 구(약 4만 8천

가구)의 표본비율은 9.2%이다.이를 통해 서울 내에서는 구별 가구수의 크기

에 상 없이 구별 표본비율은 동일한 수 으로 결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시 가 수 본가 수
본

사 수

본비

(%)

　강남 187,294 17,115 338 9.1 

　강동 143,517 13,681 301 9.5 

　강 113,037 9,766 191 8.6 

　강 178,612 16,720 344 9.4 

　 악 204,392 18,538 348 9.1 

　 진 127,302 12,217 342 9.6 

　 135,436 12,638 239 9.3 

　 천 87,188 7,985 172 9.2 

　 원 191,785 17,886 349 9.3 

　도 116,787 10,833 199 9.3 

　동 문 132,478 11,786 278 8.9 

　동 138,179 12,900 456 9.3 

　마포 136,259 12,086 243 8.9 

　 문 119,270 11,210 280 9.4 

　 125,833 11,864 227 9.4 

　 동 112,942 10,155 224 9.0 

　 147,948 13,653 337 9.2 

　 187,877 17,352 441 9.2 

　양천 148,672 13,765 264 9.3 

　 등포 139,256 12,610 293 9.1 

　 산 79,340 7,146 182 9.0 

　 평 145,845 13,519 328 9.3 

　 55,748 4,990 187 9.0 

　 47,760 4,386 102 9.2 

　 랑 138,595 12,845 244 9.3 

<  7-7> 울  별 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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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표 7-8>은 서울 종로구의 동별 표본추출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같은

종로구 내에서 동별로는 표본추출률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가구수 크

기와 추출률 사이에도 별다른 상 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시군구 수

에서 추출률을 정한 이후 동 단 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무작 로 표본

조사구를 선정한 것으로 생각된다.여기서는 종로구의 동들만 로 들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반 으로 마찬가지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동 가 수 본수 (%)

청운동   1,303 208    16.0 

동   3,678 257     7.0 

사직동   2,733 173     6.3 

삼청동   1,268 223    17.6 

암동   3,244 268     8.3 

평창동   5,387 412     7.6 

무악동   1,926 248    12.9 

남동   3,301 243     7.4 

가 동   1,912 217    11.3 

1.2.3.4가동   2,163 211     9.8 

5·6가동   2,213 183     8.3 

동   3,648 347     9.5 

동   4,301 423     9.8 

3가동   3,272 361    11.0 

창신1동   2,663 170     6.4 

창신2동   3,861 334     8.7 

창신3동   2,585 238     9.2 

숭 1동   2,311 233    10.1 

숭 2동   2,765 241     8.7 

<  7-8> 울  동별 본  비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2005년 총조사 10% 표본조사의 시군구별 표본

추출률 결정에 있어 엄 한 통계 고려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표본조사를 한 표본크기 결정을 해서는 최종 통계작성범 별

로 일정한 목표오차 수 을 정한 후 그에 한 표본크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게 하면 상 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추출률은 인구가

은 지역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 이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시와 군의 추출률은 다소 다르지만,같은 시도

안에서 구별 는 시별 추출률은 가구수의 크기와 상 없이 비슷하게 정해

지고 있다.즉,서울시 안에서는 구별 가구수의 크기와 상 없이 일률 인

추출률이 용된 것이다.서울시의 모든 구들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이 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그러나 의 <표 7-7>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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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로 규모가 매우 다르므로 서울 내에서도 구별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

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런가 하면 같은 시/군/구 내에서

동별 추출률은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미국의 지역사회조사(ACS,AmericanCommunitySurvey)에서는

최소 통계작성범 인 county의 규모에 따라 추출률을 서로 다르게 용하고

있다.다음의 <그림 7-9>는 ACS의 추출률 결정 기 을 소개하는 것인데,먼

county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5개의 층으로 구분한 후 각 층별로 서로

다른 추출률을 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9> 미  ACS  county별  결  

에서는 주로 지역별 표본배분(추출률)에 한 고려가 했는지를 검토

했는데 이제부터는 표본크기의 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7-10>에는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에서 조회한 인구,가구 총조사 련 화면의 일부분이다.왼쪽의 화

면은 인구와 가구 부문의 메뉴이고,오른쪽 화면은 개별 메뉴 화면을 클릭하

면 나타나는 하 단계의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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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가통계포 (KOSIS)  사  뉴

10% 표본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들의 작성범 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분 통계들의 제공범 가 시도 단 인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10>의 오

른쪽 화면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한 '거주지/근무지/산업별 취업자'와 '거

주지/근무지/직업별 취업자'두 가지만 시군구별 통계가 제공되고 나머지

통계들은 모두 시도별 통계만 제공되는 상황이다.동일한 표본조사에서 조사

되는 항목들의 최소 통계작성범 가 같은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그

지 못한 실정이다.

어떤 항목에 해서는 시도별 통계가 어떤 항목에 해서는 시군구별

통계가 제공되고 하는 것은 기본 으로 작성되는 통계들의 표본오차 수 에

따라 결정된다.다시 말해 재 표본자료에 의해 추정했을 때 표본오차가 작

은 항목들은 시군구별 세분화된 통계를 공표하는 것이고,표본오차가 큰 항

목들은 시도별 통계를 공표하는 것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수록된 표본설계개요에서 표본오차 련

설명을 살펴보면, 재의 표본규모는 시군구별 추정값에 한 상 표 오차

수 을 일반 으로는 25%,경우에 따라서는 50% 상정한 표본규모임을 알 수

있다.물론 조사변수에 따라 표본오차의 수 이 매우 다를 것이고,변수의

특성에 따라 상 표 오차가 훨씬 은 변수들도 많을 것인데 이를테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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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별 통계를 공표하는 항목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반면 시도별

통계만 공표되는 항목의 경우 상 표 오차가 상 으로 클 것이다.

2005년 표본조사의 경우 겉으로는 최소 통계작성범 가 시/군/구인 것처

럼 보이지만 그것은 불과 몇 개의 항목에 국한될 뿐이고 사실상 부분의

항목들은 최소 통계작성범 가 시도라고 할 수 있다.그 지 않고 명실상부

하게 시/군/구를 최소 통계작성범 로 하기 해서는 재의 표본크기를 다

소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앞에서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의 표본

추출률이 우리나라의 10%보다 훨씬 높은 16% 내지 20%에 이르는 것도 이

와 연 이 있는 것이다.

한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해서는 목표오차의 정도(precision)를 재

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보다 정확한 표본크기 계산을 해서는 2005

년 총조사의 10% 표본조사 개별 데이터를 확보하여 다양한 조사항목에 한

시군구별 표본오차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경우에 따라서는 동읍면

별 표본오차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분석은

본 과제의 범 를 벗어나는 별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

루기는 어렵다.하지만 단순하게 기존의 시군구별 추정값 상 표 오차 수

인 25%를 20%로 낮춘다면 재보다 약 1.56배 이상의 표본크기가 필요하다

는 계산이 나온다.어 든 기존의 표본추출률 10%는 시/군/구별 추정을

해서는 부족하며,향후 체계 인 검토를 통해 한 표본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본크기에 련된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 로 향후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최소 통계작성범 인 시/군/구를 특성

규모에 따라 히 층화한 후 각 층별로 합한 추출률을 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울러 최소 통계작성범 를 시/군/구가 아닌

동/읍/면으로 세분화할 것도 고려하여 동/읍/면 별 추출률도 비슷한 방법으

로 결정하는 것이 효과 이다.

둘째,명실상부하게 시/군/구를 최소 통계작성범 로 하기 해서는 표본

추출률을 기존의 10%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표본조사 항목별로 엄 한

표본오차 분석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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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추출방법

여기서는 표본조사를 해 국 가구의 10%를 추출하는 방안에 해 검토

해보자.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직 으로 가구들 10%를 추출하는 방법과

조사구의 10%를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참고로 2005년 총조사 때

에는 조사구의 10%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가구를 직 추출하는 방법은 이론 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것

이다.하지만 이 방법은 실 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무엇보

다 먼 조사 수행이 불편하다.이런 경우 표본가구 추출을 해 일반 으로

계통추출법(systematicsamplingmethod)이 리 쓰이고 있는데,가구는 물

리 인 건물 단 가 아니어서 동일 주택 내에도 여러 가구가 존재할 수 있

으므로 계통추출법을 용하여 조사 상 가구를 선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번

잡해진다.그러다보면 조사하기 편리한 가구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표본오차(non-samplingerror)가 개입될 여지가 발생한다. 한 지리 으로

국 모든 지역에 표본가구가 흩어지게 되어 조사나 조사 리를 하기에 불

편하다.

다음으로는 가구를 직 추출하는 신에 지역 내 조사구 10%를 추출

하는 방법이 있다.이 경우 표본조사구로 선정된 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하게 되므로 가구 선정에 따르는 편향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고,지리

인 이동거리를 이는 등 조사 수행 상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그러나 이 경우 표본크기를 결정할 때 고려한 최소 통계작성범 지역

내의 조사구 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만일 조사구 수가 충분히 큰 경

우라면 조사구의 10%를 추출하는 것이나 직 으로 가구의 10%를 추출하

는 것이나 모집단에 한 표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7-11>은 우리나라 시군구별 조사구 수 크기의 분포를 나타내는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인데,울릉군(74개)을 제외하면 모두 100개를 넘고

수나 평균 모두 1000개를 넘는다.그러므로 조사구가 은 편인 몇몇 군을

제외하면 조사구의 10%를 추출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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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시 별 사 수 크  포

조사구의 일부를 추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구 당 가구수가 서로 다르다는 이다.<그림

7-12>는 2005년 총조사 표본조사구 당 가구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1,

2,3사분 수는 각각 41가구,51가구,58가구로 비교 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조사구 당 가구수에 한 고려 없이 획일 으로 조사구의

1/10을 계통추출(systematicsampling)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보다

는 조사구 크기비례 계통추출을 하되 동/읍/면이 추출을 한 기본단 가

되게 하는 것이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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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본 사  당 가 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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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연구결과 요약

각 나라별 문화와 여건에 따라 센서스 방법,주기,표본조사 실시 여부 등

이 서로 다르다.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총조사를 등록센서스로 환할 경우

우리 실정에 가장 합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장에서는 등록

센서스가 실시될 경우 표본조사의 측면에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해 종합 으로 검토하 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조사 결과는 다른 많은 표본조사를 한 표본추출틀(samplingframe)로

활용된다. 재 우리나라의 요한 표본조사들에서 사용하는 추출틀은 수

조사 조사구,10% 표본조사구,2% 는 5% 마이크로데이터 등이다.

형 인 표본조사의 표 인 로 생각할 수 있는 통계청의 경상조사 사

례를 보면,표본설계를 해 가장 요한 일차 인 자료는 1차추출단

(primarysamplingunit)인 조사구별 자료이다.그러므로 추출틀의 제공이라

는 측면에서 등록센서스를 바라볼 때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1차추출

단 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가 하는 이라고 하겠다.

2005년 총조사에서는 1차추출단 로 인구주택조사구를 만들어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조사구가 지니는 문제 들을 검토하 는데 ① 조사

구 설정 작업의 어려움 ② 조사구 성격이 법 ,행정 으로 명확하지 않음으

로 생기는 문제 ③ 자료를 이용하려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 ④ 등록센서스

로 환될 경우 용의 어려움 등을 지 하 다.

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 으로 시사 을 얻을 수 있었다.먼 총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표본조사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외형 으로 우리

나라의 표본추출률(samplingrate)이 낮은 것이 두드러졌다.표본조사를 일시

조사로 하는 방법과 순환조사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 나름의

장단 을 지니므로 보다 면 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1차추출단 인 조사구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각 나라는 공

통 으로 ① 조사구역과 공표구역의 분리 경향 ② 공표구역 설정에서 인구

가 가장 요한 고려요소 ③ 다용도 활용을 해 행정구역을 고려한 공표구

역 설정 ④ 소지역통계 수요를 고려한 구역 설정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추출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요한 쟁 들을 차례로

검토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1차추출단 로는 기존의 인구주택조사구보다는 주민등록인구자료에

서 최소 단 인 통/반/리로 하는 것이 효과 이다.다만 재의 통/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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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목 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구분되었으므로 향후 통계 목 을 반

하여 합리 으로 조정하는 것이 과제이다.

둘째,기존의 표본조사 추출률 10%는 재와 미래의 통계수요를 고려할 때

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최소 통계작성범 목표오차 등을 합리 으

로 결정한 후 그에 따라 한 표본크기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어 든 재보다는 어도 5% 이상은 늘려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표본의 지역 배분에 있어서도 보다 합리 인 개선이 필요하다.

재는 공표단 별 목표오차 수 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인구수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 으로 추출률을 결정할 필요

가 있다.

넷째,표본추출을 가구 수 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구 수 에서 할 것

인지를 검토한 결과 조사구 수 에서 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단되었

다.다만 조사구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외 인 시군에 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한편,조사구별 크기가 균등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조

사구를 추출할 때에는 조사구 가구수 크기비례 추출법을 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6 정책 제안

이상에서 소개한 본 장의 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

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표본조사의 측면에서 볼 때 1차추출단 인 조사구를 어떻게 설정하

는지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 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등록센서스가 실시

된다면 기존의 인구주택조사구를 설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효과 이

지 못하다.그보다는 재 주민등록인구조사 자료에 있는 최소 행정단 인

통/반/리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하지만 재의 통

/반/리는 행정안 부에서 나름의 기 에 의해 리될 터인데 통계 목 은

반 되지 않는 실정이다.등록센서스가 본격 으로 도입될 경우,통/반/리

구성에 있어서 통계 목 을 반 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행정안 부가 서

로 력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실하게 필요하다.

둘째,등록센서스가 도입된다면 모집단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갱신

(update)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재의 모집단 정보 리는 기본 으로

5년 주기로 한 번씩 갱신되는 체제이다.따라서 등록센서스 도입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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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정보 리 차원에서 충분한 사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이다.

가령,추출틀 정보 갱신 주기,표본조사를 순환조사로 환하는 방안,가 값

리, 표성 제고를 한 표본보정 방안 등의 쟁 들을 로 들 수 있다.

셋째,등록센서스로 환할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확보해야 할 항목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는 표본조사의 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말로 달리

표 할 수 있다.그런데 재의 표본조사 추출률인 10%는 충분하지 않은 것

으로 여겨진다.표본조사가 더욱 요해지는 것에 걸맞게 합당한 표본조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가령,표본 추출률을 캐나다,이스라엘,싱

가포르 등의 나라와 같이 20% 수 으로 늘리려 한다면 이에 부응하는 산,

인력,조직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제3부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제도․ 법률 기반개선과

단계 추진계획 로드맵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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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행 센서스와 행정자료의 주요 개념 비교분석

등록센서스 제도 ․법률 기반개선의 과제

제 1 머리말

제8장의 목 은 기존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행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문제 을 명확히 하고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센서스를 체하려 할 때

두 자료간의 주요 항목의 개념의 차이가 문제가 된다. 행정자료와 인구센

서스는 그 자료의 수집 방법이 상이한데 행정자료는 기본 으로 신고에 의

한 자료이고 센서스는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의 정확성에 있어서 행

정자료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활용하려

할 때 개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문제와도 직면하게 된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검토한 후 이들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기

술 ,행정 ,법 ,제도 개선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개선방법의 모색

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 인구센서스 신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외

국의 사례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2 행정자료와 행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개념 비교분석

이 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할 수 있는 행정자료의 신고 항목과 인

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 항목간의 개념상의 괴리가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재 인구 주택센서스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 항목 기존의 행정자료로

치가 가능한 항목은 체로 14개 내외로 추정된다1).<표 8-1>은 통계청의

자체 조사 결과 행의 행정조사자료로 인구주택 총 조사의 조사 항목을

체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1)제5장에서는 2015년 우리나라의 등록센서스에서 행정자료를 체할 수 있는 조사항목수

를 수조사의 경우 11개,표본조사의 경우 6개로 모두 17개 정도로 악하고 있다.통계

청 인구조사과의 내부자료는 체가능 항목을 14개 내외로 보고 있어서,약간 보수 인

체항목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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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등 스 실시가능항 (14개 항 )

 주택 사 항 행 료 항
료  

<  >

가 원

(9)

 , 별, 나

 가 주  계

 1  거주지

 5  거주지

 , 별, 나

 주  계

 1  주

 5  주

주민등 료

<행 안 >

 상태, 본 , 생지  상태, 본 , 생지
가 계등

< 원>

가  

(2)

 가  주  계
주민등 료

<행 안 >

 주택 여   
건 물

< 해양 >

주  택

(3)

 거처  

 주거  연

 건 도 

 주 도, 타 도

 주 도, 타 도 

 사 승  

건 물

< 해양 >

료: 통계청 (2008a), 등 스 실시 본계 , 사과 내 료

표에서 행정자료별로 이용 가능한 항목을 보면 주민등록 자료가 7개 항목

으로 성명,성별,나이,가구주와의 계,1년 거주지,5년 거주지,가구

구분 등이며,가족 계등록부를 이용하면 혼인상태,본 ,출생지 정보를 얻

을 수 있다.한편 주택에 한 정보로는 건축물 장에서 거처의 종류,주거

용 연면 ,건축년도,주택소유여부 등을 알 수 있다.이제 이 장에서는 먼

이들 행정조사자료의 항목과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의 개념을 비교하여 개

념상의 차이 이 없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1.행정자료 황

가.주민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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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 이 그 할 구역 내에 주소 는 거소를 둔 주민

을 등록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거주 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악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한 제도이다.따라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

록 리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연 신분 계를 등록기 지에서 기록하는

가족 계등록제도와 구분된다.

이 주민등록제도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 제 1조는 주민등록의 목 을

주민의 거주 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악하여 주민생활

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정하게 처리하기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에 기존의 기류법(寄留法)을 체하여 제정되

었고 1968년의 1차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2009년에 18번째로 개정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재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주민등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1)성명,(2)

성별,(3)생년월일,(4)세 주와의 계,(5)합숙하는 곳은 리 책임자,(6)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등록기 지,(7)주

소,(8)가족 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는 가족 계등록의 여부가 분

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9) 한민국의 국 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 명이나 국 의 유무,(10)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입 의 주소

는 입지와 해당 연월일,(11) 통령으로 정하는 특수 기술에 한 사항 등

이다(주민등록법 제 10조).

나.가족 계등록부

가족 계등록부는 종 의 호 법을 신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에 기 하여 국민의 연 신분 계를 나타

내 주는 기록이다.가족 계등록부에는 시 ·읍·면의 장이 리하는 산정

보처리체계에 의하여 (1)등록기 지,(2)성명,본,성별,출생 연월일 주

민등록번호,(3)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계의 발생 변동에 한 사항,

(4)그 밖의 가족 계에 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이 의 호 에서

는 본 이 호주의 주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계없이 호주의 주소를

따랐으나 가족 계등록부에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등록기 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가족 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근거하여 발 이 가능한 증명서는 모두 다섯

종류인데 (1)가족 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 지,성명,성별,본,출생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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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민등록번호,부모,양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 연월

일 주민등록번호),(2)기본증명서 (본인의 등록기 지,성명,성별,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본인의 출생,사망,국 상실 취득 회복 등에 한

사항),(3)혼인 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 지,본인 배우자의 성명,성별,

본,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혼인 이혼에 한 사항),(4)입양 계

증명서(본인의 등록기 지,본인 양부모 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양 양에 한 사항),(5)친양자(親養子)입

양 계증명서(본인의 등록기 지,본인과 친 생부모,양부모 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양 양에 한 사항)등

이다(통계교육원,2008).

다.건축물 장

건축물 장은 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하여 건물의 소재,번호,종류,

구조,건평,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할

목 으로 작성된 공 장부이다.건축물 장은 건축물 1동(棟)을 단 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장에 포함하여 작성된다.

건축물 장은 소유권의 구분가능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 장과 집합건축

물 장으로 나뉘어 작성되는데,일반건축물 장은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

축물 지에 한 황을 기재한 건축물 장이고,집합건축물 장은 집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에 한 황을 기재한 건축물 장이다.

건축물 장의 기재 리 등에 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

장은 표제부와 유부( 有部)로 나뉘어 작성되고 하나의 지에 2개 이상

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총 표제부를 작성하도록 하

고 있다.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부 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건축물 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서

를 첨부하여 건축물 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기존 건축물 장을 말

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장 변동사항 난에 그 사유 말소,폐

쇄일자를 기재한다.이 건축물 장은 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리한다.

건축물 장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다음의 <표 8-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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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집합건 물

․고

․ 지 치

․지

․ 칭  

․ 지 , 연 ,

 지역, 지 , 역,

 건 , 

 산  연 ,

 주 , 주 도,

 층수, 건폐 ,

 , ,지 ,

 건 물

 동수  , 층별

 ․ 도․ ,

 특 사항

․건 주  

 허 , 계

   허

 공사감리   

 허 ,

 공사시공

   허

․주차  수

 ( 내/ ,

 주식/ 계식),

 승강  수,

 수 시

 식과 량,

 허가 ,

 착공 ,

 사 승

․  

  ․

 주 ․  지 ․

  변동

 원

․건 물 도

․고

․ 지 치

․지

․ 칭  

․ 지 , 연 ,

 지역, 지 , 역,

 건 , 

 산  연 ,

 주 , 주 도,

 층수, 건폐 ,

 , ,지 ,

 건 물

 동수  , 층별

 ․ 도․ ,

 특 사항

․건 주  

 허 , 계

   허

 공사감리   

 허 ,

 공사시공

   허

․주차  수

 ( 내/ ,

 주식/ 계식),

 승강  수,

 수 시

 식과 량,

 허가 ,

 착공 ,

 사 승

․변동사항 

 변동내역

․건 물 도

․고

․ 지 치

․지

․ 칭  

․ 칭

․   : 층

 별 ․ 도․

․공   : 층

 별 ․ 도․

․  :

  ,

 주민등 ,

 주 , 지 ,

 변동 ,

 변동원

․건 물 도

․고

․ 지 치

․지

․ 칭  

․ 지 , 연 ,

 지역, 지 , 역,

 건 , 

 산  연 ,

 건 물수, 주 도,

 층수, 건폐 ,

 , 수,

 주차 수,

 건 물 동수

 

․건 물  :

 건 물 칭

 건 물 주 ,

 건 물지 , 층수,

 도, 연 ,

 변동 ,

 변동원

․주차  수

 ( 내/ ,

 주식/ 계식),

 승강 수,

 수 시

 식과 량

․건 물 도

<  8-2> 건 물 별 주  수 료

 료: 통계청(2007b) 건 물   연 , 사과 내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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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의 개념비교

가.주민등록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 주민등록부를 이용하여 체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성명,성별,나이,가구주와의 계,1년 거주지,5년 거

주지,가구구분 등이 있다.이 에서 성명과 성별은 개념정의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나이와 가구주와의 계에 해서 각각의

정의와 개념을 서로 비교하려 한다.

1)나이

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원 모두의 나이를 조사하는데 주민등록(

는 호 )상의 나이와 상 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와 띠를 물어보고 동시에

생년월일도 조사하는데 양력인지 음력인지까지도 표시하도록 하여 매우 정

확하게 재의 나이를 악하고 있다.혹시 나이,띠,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부호집에 수록되어 있는‘연령조견표’를 참조하여 다시 확인한 후

수정한다.이처럼 총조사에서는 인구학 변수로서 연령이 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서 주민등록부상의 나이는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기재된 나이

이기 때문에 총조사에 비하면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특히 과거에는 출

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실제로 통계청에서 2008년에 실시한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연령의 일치율은

80.4%로 나타났는데,남자가 82.1%로서 여자의 78.8% 보다 3.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김형석 외,2008).

주민등록부상의 나이와 실제 연령과의 일치율을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1950년 이 출생자는 60% 일치율을 보 고,1970년 는 85.4%,1980년

는 95.2%를 보 으나,특히 1990년 이후 출생자는 97.9%로서 최근 출생자

의 경우는 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연령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연령 차이가 ±1세 이내는 94.4%,±2세 이내

는 97.8%,±3세 이내는 99%로 나타났다. 체 으로는 주민등록 연령이 실

제 연령보다 많게 기재된 경우는 5.4%이고 주민등록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게 기재된 경우는 14.2%로서 월등히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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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생 도별 주민등  연  치

(단 : %)

계 ~19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07

계 80.4 68.5 65.8 60.2 66.8 66.2 72.1 85.4 95.2 97.9 

남 82.1 71.1 71.1 62.6 68.3 67.1 73.8 87.6 95.5 97.8 

여 78.8 67.9 63.2 58.4 65.5 65.3 70.5 83.3 95.0 98.0 

료:   (2008)

주: 1) 2008  주민등  사(통계청) 결과

    2) 주민등  생 도  답거  연 차가 7  과하는 료는 

 <  8-4> 주민등  별 연 차  포

(단 : , %)

연 차 (주민등 연 -실 연 )
-6 -5 -4 -3 -2 -1 0 1 2 3 4 5 6 

계 83,733 107 167 343 852 2,392 8,070 67,318 3,690 404 180 101 75 34 
남 40,182 40 60 109 342 1,028 3,714 33,001 1,602 147 70 31 25 13 

여 43,551 67 107 234 510 1,364 4,356 34,317 2,088 257 110 70 50 21 
계 100.0 0.1 0.2 0.4 1.0 2.9 9.6 80.4 4.4 0.5 0.2 0.1 0.1 0.0 

남 100.0 0.1 0.1 0.3 0.9 2.6 9.2 82.1 4.0 0.4 0.2 0.1 0.1 0.0 

여 100.0 0.2 0.2 0.5 1.2 3.1 10.0 78.8 4.8 0.6 0.3 0.2 0.1 0.0 

료:   (2008)

주: 1) 2008  주민등  사(통계청) 결과

    2) 주민등  연  미상과 연 차  값  7  과하는 료는 

2)가구주와의 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를 1인 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 로 정의한다.즉 총조사는 가구를 가사단 로

보고 가구를 정확히 구분하기 해서 조사원 지침에서 이를 자세히 언 하

고 있다 (통계청,2005).가구주에 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호 상의

호주 는 주민등록상의 세 주와 계없이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는 사

람을 가구주로 하며,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국인이 가구

주가 되도록 하고 있다. 연 는 친족 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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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사는 경우 그 한 사람(연장자 는 표자)을 가구주로 하고,나머지

사람에 해서는 동거인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가구원도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으로 정의하면서 주

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하며,

가족이라도 군복무,취업,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한다.거꾸로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

구원에 포함시키는데 컨 먼 친척,친구,가정부,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와는 반 로 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취업,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

숙,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족,고아원,양로원,모자원,특수병원,부녀

보호소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요양원,기도원 등에서 장

기간 요양 인 가족,군 , 투경찰 에 입 한 가족,형이 확정되어 교도

소,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족,선박,항공기,철도,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

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구직,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난 지 1개월이

넘는 가족 등이다.

총조사에서는 이 게 정의된 가구를 일반가구,집단가구,그리고 외국인가

구로 나 고 있는데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1

인가구 등이 포함된다.집단가구는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기숙사나 고아원·양로원·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인데

20인이 넘는 경우에는 집단가구 일지라도 기숙시설조사구로 분류된다.외국

인 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인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

구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서 주민등록부에서는 가구 신에 세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주민등록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세 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다만 주

민등록 업무지침을 보면 세 란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세 는 일정한 친족을 심으로 구성되며 타인 (동거인 등)이 포함되는 경

우도 있다”라고 규정한다(주민등록업무지침).따라서 주민등록부의 세 개념

과 총조사의 가구개념은 동일한 주거지와 생활단 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주민등록의 세 는 일정한 친족을 심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어

연 계를 강조한다면 총조사의 가구는 실질 인 생활단 라는 측면을 강조

하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겠다. 여기에 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 사용하는 세 개념은 가족개념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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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주민등록부의 경우에 세 주는 그 세 를 표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

고에 의하여 선정이 가능한데 다만 성년이 있는 세 에서 고의 으로 미성

년자를 세 주로 선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지하고 있다.이때 세 주는 주

민등록신고의 철 한 이행을 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자가 된다. 주민등

록법 시행령 제6조 2항은 세 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 를 정하고 있는데

세 주,배우자,세 주의 직계 존비속의 순 로 하고 그 외에는 세 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행 주민등록제도는 세 를 주민등록의 단 로 하여 주민등록표를 작

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 에 속하는 자는 모두 세 원이라고 정의한다.주

민등록의 상자는 시·군·구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 으로 주소 는

거소를 가진 자 인데 단 30일 이상을 살아도 거주할 목 이 없으면 ( 컨

장기 업무 출장자 등)제외된다.주민등록 장소는 30일 이상 거주하게 될

읍·면·동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

의 거주지에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총조사에서는 내에

거주하는 군인은 그 내에서 조사되는 것과는 다른 이다.

총조사에서 가구를 일반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로 구분하는데 비해

서 주민등록부에서는 세 를 일반세 와 합숙사로만 구분한다.이때 합숙사

란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로 정의한다(주민등록법 제

12조)..

한편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세 주와의 계는 <표 8-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총조사의 분류 코드에 맞추어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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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주  계 재

주민등 주택 사

주  계 가 주  계
코

드

본 가 주 ①

처, 남편 가 주  우 ②

③

, 사  우 ④

, , 양 , 양 가 주  ⑤

, , 시 , 시 우  ⑥

, , , , 그 우 ⑦

, 그 우 ⑧

, , , , 시 , , 
⑨

, , 누 , 매, 빠, 수, 수, 처남, 

처 , , 매 , , 처 , 처남 , 시누

, 케, 시숙, 동

매, 그 우 ⑩

카, 처 카 매  , 그 우 ⑪

, , 숙 , 숙 , 고 , 고 , , 

, 숙, 숙 , 처고 , 처
 매, 그 우 ⑫

친척, 가친척, , 시가친척, 질, 처가

친척, 질 , , , 고 , , 수, 

수, 당질, 처 , 매

타 친 척 ⑬

동거 타 동거 ⑭

료: 통계청 (2007d), 2010 주택 사 1차 시험 사 행 료  결과보

고, 사과 내 료

나.가족 계등록부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하기 해서 가족 계등록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는 혼인상태,본 ,출생지이다.

이 에서 본 과 출생지항목은 그 개념에 있어서 행정자료나 인구주택 총조

사 자료 간에 차이가 없으나 혼인상태의 개념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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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혼인신고와 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기 으로 조

사한다.따라서 이혼은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도 이혼에 포함시키고 있다.이에 반해서 주민등록부는 혼인이나

이혼 등 신고에 기 해서 혼인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혼인이

나 이혼 상태에 있지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혼이나 배우자 있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다.건축물 장

1)거처의 종류

한편 주택에 한 정보로서 건축물 장으로 부터는 거처의 종류,주거용

연면 ,건축년도,주택소유여부 등을 알 수 있다.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는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데,구조 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 로서 모든 거처는 크게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한다.

주택은 가구가 독립 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인데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은 (1) 구 는 구 건물로서,(2)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3)독립된 출입구가 있고,(4) 습상 소유 는

매매의 한 단 를 이루고 있을 것 등이다.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아 트,연립주택,다세 주택,비거주용건물 내 주

택으로 분류된다.단독주택은 일반단독,다가구단독, 업겸용단독을 다 포함

한다.아 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4층 이하라도 아 트로 허

가 받았으면 아 트로 간주한다.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으로 연 면 이 660제곱미터가 넘는 주

택이다.

다세 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 주택으로 허가 받

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다.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은 비거주용건물

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부엌,독립된 출입구)을 갖

춘 경우이다

이와 같은 총조사에서의 거처의 분류와 정의에 해서 건축물 장은 용도

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모두 28개로 분류하고 있다.건축물 장에

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지붕과 기둥 는 벽이 있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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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지하 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포,차고,창고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건축법 제

2조 2).

이 에서 총조사의 거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

류가 있다.먼 단독주택은 다시 세분해서 (1)단독주택,(2)다 주택,(3)

다가구주택,(4)공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에서 총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분류인 다 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

으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연면 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 3조 4 련

별표 1). 건축물 장에서는 공 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특이하

다.

한편 공동주택은 (1)아 트,(2)연립주택,(3)다세 주택,(4)기숙사로 구

분하는데 아 트,연립주택,다세 주택의 정의는 총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다만 기숙사는 학교, 는 공장 등의 학생 는 종업원 등을 하여 쓰는 것

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

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축물 장에서의 주택의 분류를 인구주택총조사의 분류

에 맞추기 해서는 <표 8-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하

다.

 <  8-6> 건 물  주택 재

건 물 주택 사

 단독

 주택(1)

 - 단독주택(1-1)

 - 다가 주택(1-2)

 - 다 주택(1-4)

 - 공 (1-5)

 단독

 주택(1)

 - 단독(1-1)

 - 다가 단독(1-2)

 - 업겸 단독(1-3)

 공동

 주택

 - 아 트(2)

 - 연립주택(3)

 - 다 주택(4)

 - 숙사(8)

 아 트(2)

 연립주택(3)

 다 주택(4)

 비거주 건물(상가, 공 , 여  등) 내 주택(5)

료: 통계청(2007b), 건 물   연 , 사과 내 료 

즉 건축물 장의 다 주택(1-4) 공 (1-5)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단독

(1-1)으로 재분류하고,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은 업겸용단독(1-3)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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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건물 내 주택(5)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이때 건물별 주택 면 의 합이 건

물 연면 의 1/2이상이면 업겸용단독주택,그 미만이면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거처의 종류를 악하기 해서 건

축물 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념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

고 보여 진다.

2)건축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서 건축년도는 신축시기를 원칙으로 하나 증축,개

축면 이 주택 총면 (연건평)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시기

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차례 증축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증축시기를 표시한다.이에 비해서 건축물 장에서는 사용승인 일자를 건축

년도로 본다.그런데 만약 증축이나 개축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장에

증,개축시기와 증,개축 면 이 별도로 표시된다.따라서 총조사의 정의에

맞추기 해서는 건축물 장에서 증,개축 여부와 그 면 을 따져서 건축시

기를 조정해야 한다.

제3 등록센서스 추진에 따른 행정자료의 한계성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행정자료로 체하는 데에는 앞 에서 살펴 본 두

자료간의 개념상의 차이이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이 부수된다. 우선

첫째는 기본 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지의 실사에 기 한 조사자료인데

반해서 행정자료는 행 당사자들의 신고에 기 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생성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다.둘째는 행 행정자료의 정비와

련된 신뢰성의 문제이다.이제 이들 각각의 문제 에 해서 자세히 설명

함으로서 행정자료의 한계성을 살펴보려 한다.

1.신고된 자료와 실제 조사자료 간의 불일치

재로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행정자료로 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

용성이 큰 자료가 주민등록자료이다.그런데 주민등록자료는 기본 으로 신

고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 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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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주민등록신고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불일치이다.이와 같은

불일치의 원인은 세 과 주택청약,그리고 부동산취득 등의 이익을 하여

허 로 등록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 실제로는 이동을 하 지만 신고를 하

지 않아 등록이 계속 거주지로 되어 있는 경우, 해외 이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주권을 취득하여 출입국 리사무소에서 명단이 통보되어서 주민

등록이 말소되기 까지 계속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주민

등록상의 신고 인구 간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가?우선 통계청의 조

사에 의하면 2005년 11월 1일 기 의 총조사인구는 47,279천명인데 비해서

2005년 11월 30일 재 주민등록인구는 49,210천명으로 집계되어 국 으로

보면 주민등록인구가 총조사인구보다 1,931천명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4.1%

의 차이를 나타낸다.(통계청,2008a).

이처럼 국 으로 총인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총조사에서는 락이 있

었을 것이며 주민등록인구에서는 인구센서스에서는 제외된 해외장기거주자

가 계속 집계되는 것 때문이다.실제로 최근의 한 연구는 2006년 1월 1일

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17만 8천명에 이르

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 (김형석 외,2008).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15세

미만이 17.5%로 가장 많고 25-29세는 11.7%,그리고 30-34,35-39세는 각각

11.5%를 한다. 한 이 연구는 출생신고의 지연으로 1만 3천명이, 주민

등록의 직권말소로 26만 9천여 명이 2006년 1월 1일 재 주민등록에 과소

등재되었고 거꾸로 사망신고의 지연으로는 1만 9천명이 과 집계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다른 연구는 2005년 11월 1일 재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와 2006년 1월 1일 재의 주민등록 인구를 비교하 는데 총조사인구는

47,041천명,그리고 주민등록인구는 48,782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가 총조사

인구보다 1,741천명이 많아 주민등록인구에 한 총조사인구의 비율이 96.4%

라고 보고하 다 (통계청,2007d).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주민등록인구 비

총조사인구의 비율은 그 2000년과 1995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각각

96.0%,96.9%를 기록하 다.

이 연구는 행정단 별로 이 주민등록인구 비 총조사인구의 비율을 비

교하 는데 16개 시·도별로 보면 이 비율의 평균이 96.5%,그리고 표 편차

는 1.9%임을 보고하고 있다.234개의 시·군·구별로 보면 평균비율은 93.8%,

표 편차는 5.2%로 시·도 수 에 비해 평균은 2.7% 포인트 감소하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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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는 3.3% 포인트 증가하 다.시·군·구별로 보았을 때 두 인구간의 차

이가 가장 큰 지역은 21.4% 의 차이도 보이고 있었다.

이제 지역을 더 좁 서 읍·면·동 수 에서 보면 주민등록인구 비 총조

사인구의 평균 비율은 93.7%,표 편차는 12.0%, 간 값은 94.8%로 나타나

시·군·구 수 과 비교하면 평균과 간값은 비슷하나 표 편차는 2배가량

증가하여 소지역으로 갈수록 두 인구간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두 인구의 차이가 심한 곳은 70% 가까이 까지 차이가 나고 있

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 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 간에 발

생하는 괴리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장기체류자들로서 이들은 주민등록인구

에는 포함되지만 인구총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기 때문이다.즉 재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목 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장기이동자로 간주되어 인구

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반면에 주민등록에서는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

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여도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되고 등록지에서 집계된다.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의 체자료로서 주민등록부를 사용하려면 이 해외 장기 체류자들을 별도로

확인하여 주민등록에서 이를 감안하는 작업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8-7>  주민등  사가  차

                                                                (단 : 가 )

    

주민등 (A)
(2005.11.30 )

사가 (B)
(2005.11.1 )

차 (A-B)

계 17,814,951 15,887,128
1,927,823

(12.1%)

 - 1 가 5,139,399 3,170,675
1,968,724

(62.1%)

 - 2 가

 - 3 가

 - 4 가

3,097,058

3,367,149

4,428,879

3,520,545

3,325,162

4,289,035

- 423,487

41,987

139,844

료: 통계청(2008a), 등 스 실시 본계 , 사과 내 료.

한편 지역단 별로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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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동산 취득,가족수당 등 개인의 권리와 의무와 련하여 거주지

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 때문인데 재 이와 같은 허 신고가 얼마나

되는지에 한 구체 인 자료는 없다.그런데 이와 같은 허 신고는 주로 단

독세 를 구성할 목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에서의 단독 세

와 인구총조사에서의 1인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충 그 윤곽을 알 수 있

다.

<표 8-7>에서 보면 2005년 11월 30일 재 우리나라 국의 주민등록세

는 약 1,781만세 로서 2005년 11월 1일 기 의 총조사가구인 1,589만 가구

와는 약 193만의 차이를 보여 12.1%의 괴리를 나타낸다.이는 주민등록에서

는 별도의 세 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총조사에서 확

인한 가구수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는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인구의 경우는 같은 시 의 두 자료를 비교했을 때 4.1%

의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가구수에 있어서는 인구에 비해 세배 가까이

나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주민등록에서의 세 개념과 인구총조사

에서 사용하는 가구개념과의 차이, 인구총조사에서의 1인가구의 락 등

도 어느 정도 향을 미쳤을 것이지마는 그 보다는 단독세 를 구성한 것처

럼 허 로 신고한 것이 더 큰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행의 주민등록에서는 세 주와 친족 계에 있는 사람은 동일 주소지에서

는 세 분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따라서 세 과 주택청약 등

다양한 이유로 별도의 세 구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주소지

로 허 입을 신고하고 별도의 세 를 구성할 수 밖에 없는데 이들 가공의

세 는 주로 단독 세 일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표에서 주민등록세 수와

인구총조사 가구수와의 차이를 가구원 수별로 보면 단독 1인 가구에서 약

197만의 차이를 나타내 62.1%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에서의 실제 거주와 신고된 거주지와의 불일치 정도는

통계청에서 2008년에 실시한 주민등록 확인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난다.즉 주소를 기 으로 실제 거주를 확인했을 때 국 으로 일치하

는 비율은 90.7%로 드러났다. 이를 읍·면·동 기 으로 집계하면 92.2%,시·

군·구 기 으로 집계하면 94.9%,시·도는 97.3%로 일치율이 높아졌다.이러한

일치율 수 은 1993년 확인조사 결과 집계된 거주지 일치율(읍·면·동 기

82.2%,시·군·구 기 91.7%,시·도 기 95.3%)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나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차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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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외,2008).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상의 신고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불일치 정도는

상당한 수 에 있어 인구주택총조사를 주민등록부로 체하는 데에 큰 걸림

돌이 되고 있다. 재 행정안 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기 해

서 1년에 한번 씩은 일제 검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으나 꼼

꼼히 집 내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효과 이지는 못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단독 세 를 구성하면서 입하는 사람에게

주택임 차 계약서 등의 근거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한 허 작성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허 신고가 발된

사람에게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담당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벌 건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허 신고문제는 향후 주민

등록을 활용해서 인구총조사를 체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행정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존의 행정자료로 체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두 번

째 걸림돌은 자료의 정비가 제때에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아 정확성과 신뢰

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재 총조사의 주택 항목을 체하는 데에 건축

물 장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재의 건축물

장은 자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장과 인구주택 총조사자료를 1 1로

매칭해서 일치율을 보면 일반건축물의 경우 주택종류에 있어서 일치율은

58.1%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통계청,2007b).이 불일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장의 일반단독이 총조사의 다가구 단독으로 분류된 것이 33.3%,건

축물 장에서는 업겸용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총조사에서는 일반단독으로

분류된 것이 26.7% 등 여러 곳에서 불일치가 발견되었다.이는 양 자료간의

주택 분류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와 실제사용과 장상의 기재와의 차이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연건평에 있어서도 두 자료간의 일치율은 60.8%로 매우 낮다.연건평의

일치율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체 으로 보면 연건

평은 건축물 장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더 크게 조사되었다.건축년도에

있어서는 일치율이 71.6% 이다. 반 으로 최근에 지어진 주택일수록 일치

율이 높고 60년 이 에 건축된 주택은 일치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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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지면 은 건축물 장에서 약 40% 가량이 락되어 있어 일치

율을 계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으나 매칭이 되는 자료만 놓고 본다면 일

치율은 83.3% 다.집합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비교해 반 으로 일치율이

높았는데 주택의 종류에서 일치율은 99.2% 이고,연건평의 일치율은 93.8%

다. 건축년도도 98.2%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었다.

재 건축물 장이 갖고 있는 문제 으로는 건축물 장 기재항목 가운데

주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락이 항목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건축물 장의 총 표제부와 동별 개요자료,동별 개

요자료와 층별 개요자료의 연계가 미흡하며,자료별로 연계되어 있다 하더라

도 연계된 정보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통계청,2007d). 행 건

축물 장은 그 리상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를 들면 건축물 장

의 작성 에 있어서 연도별로 서식 유형이 다양하여 항목별로 기재율이 다르

다거나 건축물 장 카드 자료와 산자료가 이 으로 리되고 있어 업

무담당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즉 건축물 장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산 장에는 반 이 되었으나 카드 장에는 변동내용이 락되는 경

우가 있었고,반 로 카드 장에는 수정이 되었으나 산 장에는 반 이 안

되고 락되는 경우 등 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재 건축물 장은 단계 으로 일제 정비

에 있는데 재의 계획으로는 2010년 까지는 정비가 완료될 정이다.정

비내용 주요한 정비 상으로는 구조,용도, 지면 등 자료의 락과

오류 시정,건축물 장과 등기자료의 소유자 상이자료 정비,집합표제부(동별

자료)는 있으나 유부(호별자료)가 락된 건축물 장 정비,건축물 장은

존재하나 지번이 없는 건축물의 자료정비,무허가건물의 정비,건축물 장,

토지 장,과세 장,등기의 고유번호 일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재

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일부 주택 련 자료를 건축물 장으로 체하는 데

에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정 로 건축물 장이 정비되고 나면 재보다는

그 활용가능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제4 등록센서스 추진의 제약사항과 제도 ,법률 기반개

선의 과제

기존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하는 등록센서스가 본



- 367 -

격 으로 실시되기 해서는 앞 에서 지 한 바 있는 행정자료와 인구주

택총조사 자료간의 개념상의 차이문제,신고에 기 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실

제 조사에 기반한 인구주택 총조사자료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의 문제,그리

고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있어서의 문제 등이 우선 해소되어야만

한다. 그 밖에도 행정자료 공유를 한 행정기 간의 조와 조정, 차

고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욕구의 충족,그리고 등록센서스에 한 사회

공감 형성 등 제도 인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이제 이들 선결 과제들을

시간 인 순서를 고려하여 검토하려 한다.

1.등록센서스 주축 행정자료의 정비

기존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하게 되는 등록센서스

를 실시하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수집된 행정자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

는지에 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센서스에 활용되는 행정자료의 품질을 진

단하는 방법은 행정자료로 센서스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최근의 센서스와 비

교하는 것이다. 컨 네덜란드의 경우 앙인구 장의 품질을 확인한 결과

를 보면 1971년 센서스에서 인구 장의 0.02%가 과소 등록이 되었고,0,05%

는 과다 등록되었으며,0.18%는 잘못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네덜란드의 앙인구 장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행정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 장을 상으로 센서스자료나 실제조사를 통해서 이들 행정자료의

품질을 검증한 바 있다.그러나 그 결과는 앞 에서 살펴본 바 로 아직까

지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정자료의 검증작업이 더 지

속되어야 하겠다. 이제까지의 작업을 통해서 드러난 행정자료의 문제 과

그 개선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 매칭의 한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실제 조사자료와 주민등록자료나 건축물 장의 매

칭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우선 일정 행정구역

내의 가구나 주택의 매칭에 있어서 매칭의 연결고리인 매칭키의 부정확성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실제로 2007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1차 시험조사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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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면 주소를 매칭키로 사용했을 때 매칭률은 72.2%로 드러났다(통계청,

2008a)

이때 매칭에 실패한 사유를 보면 1)해당주소 (지번)가 없거나 일부 주소가

다른 경우,2)공동주택명,동명,호명이 없거나 다른 경우,3)주소하나에 지

번이 두 개 이상인 경우로 일반주택의 10%는 하나의 지번에 건물이 두 개

이상 존재해 주민등록의 세 를 어떤 건물에 연결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

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그런데 이와 같은 주소를 매칭키로 사용했을 때의

만족스럽지 못한 매칭 결과는 재 행정안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주소

사업이 정 로 진척되면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 된다.

재 행정안 부에서 추진 에 있는 새 주소란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새

로이 부여된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서,이 새 주

소는 건물 심의 주소체계로 행 지번 심의 주소체계와 달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다.따라서 새 주소는 개별 건물 인식이 가능하고 각

종 행정자료에서도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주요한

행정자료 간 연계키로서 유용하게 쓰이게 될 망이다.

재의 계획 로라면 2009년 말까지는 모든 도로에 명 이 부착되고 2010

년에는 고지단계를 거쳐 법 주소로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2010

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에 걸쳐 주요한 공 장부인 주민등록부,건축물

장,토지,건물,법인 등기부,가족 계등록부,외국인 등록 등 주요한 공부에

새 주소를 부여하게 되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번호와 새 주소 심의

체계를 구축해 2012년부터는 면 으로 사용할 정이다.

나.주민등록부의 정비

재 주민등록자료의 가장 큰 문제 은 앞에서도 살펴 본 바 로 실제 거

주와 신고 된 주소지와의 괴리문제이다.이는 크게 두기지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는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거주자가 주민등

록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목 으로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허 거주자들의 문제

이다.

이 에서 해외에 장기 체류 인 사람들은 법무부의 출입국기록을 활용하

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집계하면 문제가 해

결될 것으로 보여 진다.이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세 구성을 하

여 허 로 신고하는 사람들이다. 행의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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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고 제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 신고자에 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실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문

제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이 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느 정도는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이를 해서는 컨 행정규제 철폐차원에

서 과거에는 있었으나 재에는 폐지된 입 시 해당 거주지 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부활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도한 바

있는 특히 단독세 입의 경우 임 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실제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겠다.

다.건축물 장의 정비

앞 에서 살펴본 바 로 재 우리나라의 건축물 장은 인구추택총조사의

주택 항목을 체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 을 지니고 있다.즉 건축물은 사용

승인 허가와 동시에 건축물 장에 등재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의 사유

로 인한 말소 신청으로 장에서 삭제하게 되는데 실에서는 가 사용 승인

등 건축물 장에 등재되지 않고 사용되는 건물이나 폐가,철거 멸실되었

는데도 건축물 장에서는 삭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불법

무허가 건물 등이 있어 실제 건물 수와 장상의 건물 수는 구조 으로 차

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통계청,2007b).

그러나 다행스럽게 재 이 건축물 장을 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이

행정자료의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축물 장의 정비가 완료되는 2010

년에는 그 정확성이 많이 향상될 망이다.그러나 이와 아울러서 앞으로는

건축물 장의 신고양식도 개정하여 재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되고 있

으나 건축물 장의 신고양식에서는 락되어 있는 주요 주택 항목 - 컨

방수,화장실 수,부엌 식당 수,독립된 출입구 여부 등 -을 포함하여 신

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행정기 간 력체제 구축

등록센서스가 성공하기 해서는 통계당국과 련 행정자료를 생성하는 행

정기 간의 유기 인 조체제의 구축이 으로 필요하다. 부분의 북

유럽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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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한 국가의 지원이 있었으며,통계작성기 이 련 행정기 과 우호

인 그리고 한 력 계를 맺는 것은 행정자료의 효율 인 사용에 매

우 긴요한 일이었다.

핀란드의 경우를 들어 통계당국과 각 행정기 이 어떻게 서로 력했는지

를 살펴보면 우선 통계당국은 각 련 행정기 과의 유기 인 조를 해

서 담당자제도를 도입하 다.각 행정기 담당자의 임무는 각 련 행정기

과 의사소통의 채 을 유지하고 련 분야 안에서의 변화를 추 하며,행

정자료의 통계 용 가능성을 유지 는 향상시키기 한 작업을 하는 것

이다.이와 마찬가지로 각 행정기 도 한 명의 통계담당자를 지정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선 통계청과 행정안 부,국토해양부,그리

고 법원 등의 행정기 간의 유기 인 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는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비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그래서 2010년에 실시

될 인구주택 총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행정자료의 품질을 검하는 데에

유 행정기 도 참여하여 문제 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 등록센서스가 기

틀이 잡히고 본격 으로 실시되게 되면 련 행정기 을 더 확 하여 통계

청과의 공식통계 조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3.개인식별시스템의 구축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활용하기 한 다른 조건 하나는 개별 단

가 항상 독립 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자료원과 연계될

수 있는 통합된 식별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북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연결하는 매칭키를 가지고 있는데 를 들면 개인 식별 번

호,수치주소,사업체번호 등이다.한편 만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와 유사한 신분증통일편호(身分證統一編戶)를 사용하여 련 공부 일을 매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등록부나 건축물 장,가족 계등록부 등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연결하는 연계키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유용하게 쓰

일 수 있을 것이다.다만 재는 일반 국민들의 항을 의식하여 인구주택총

조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 국민의 등록

센서스에 한 사회 공감 가 형성되고 정보보호에 한 확고한 인식이

심어진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키로 사용하는 방법을 극 으로 모색하여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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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보호와 행정자료제공의 조화

정부 내의 각 행정기 이 고유의 업무를 하여 수집해 놓은 행정자료를

통계목 을 하여 이용하기 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하

나는 통계작성기 이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법 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작성기 은 이러한 행정자료의 집 화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개개인의 정보 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를 구비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는 이미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재 이를 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법 으로 혹은 제

도 으로 확립되어 있다. 컨 모든 북유럽국가들의 통계법은 통계작성기

에 통계목 으로 개별단 에 한 식별이 가능한 수 의 데이터에 한

근과 다른 행정자료를 연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국가 통계작성기 은 독자

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에 우선 련 행정자료가 다른 행정기 에 존재하

는 지를 먼 검토해서 존재한다면 이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자료이용의 용이성의 제도 기반과 동시에 모든 북유럽국가

들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법 장치도 갖고 있다.즉 이 법의 목 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산자료의 이용이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핀란드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에는 행정목 을 해서 수집된 자료는 학문 연

구와 공식 통계작성을 한 목 으로 제 3자에게 달 될 수 있다고 규정한

다.그러나 일단 통계작성기 에 의해 자료가 처리되면 이 자료는 통계생산

과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행정활동에 한 시민들의 알 권리보장과 행정의 투명

성은 매우 요한 기본원칙이다.그러나 정보가 통계작성을 해 통계당국에

달되자마자 공공의 근가능성의 원칙은 더 이상 용되지 않으며 비 보

호는 통계당국의 인 지상과제가 된다.정보의 흐름은 단지 한 방향으

로,즉 행정부서로부터 통계당국으로만 흐르고 반 의 흐름은 철 히 차단되

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유럽국가들의 를 참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

스를 실시하기 해서는 통계법에 와 같은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재 우리나라의 통계법 제 24조는 1항에서 ‘앙행정기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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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

으며,2항에서는 ‘공공기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

은 때에는 국가기 ,개인과 기업의 한 비 의 침해 등 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

료의 제공요청에 이를 유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통계법 시행령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외사유)는 법 제24조제2항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4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에서 제

4항이 개인의 정보보호와 직 으로 련된 사항이다.즉 제4항은 ‘개인의

정치 ,종교 는 성 성향이나 생활에 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

을 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의 보호에 한 지장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따라서 향후 등록센서스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해서는 이 조항의 유보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해서 행의 통계법은 제 24조 3항에서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

방법 등에 하여는 요청기 의 장과 제공기 의 장이 의하여 결정하

되,제공기 의 장은 요청기 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 성 확보를 하여 필

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공공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

계작성 외의 목 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5.등록센서스에 한 사회 공감 형성

여러 다른 행정기 들이 수집하여 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한군데로 모

아서 통계목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국가 통계기 이 모든 개인에 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빅 라더 신드롬’(BigBrotherSyndrome)에 한 일

반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이 불식되고 등록센서스의 필요성에 한 사회

인 공감 가 형성되어야 한다.이미 오래 부터 행정자료를 통계 목 에

이용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문제에 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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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등록센서스의 합리성과 장 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공개된 토론과 논

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행정자료를 취 하는 기 의 개방성과 투명성

도 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를 본격 으로 실시하기 해서는 행정자

료 이용의 필요성과 장 ,그리고 개인의 정보보호에 한 확신을 시민들에

게 심어주는 많은 사 노력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때 행정자료

를 통계목 으로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을 집 으로 홍

보할 수 있겠다.우선 통계자료 수집의 경제 효율성과 비용 감효과이다.

둘째는 개인,가구,기업의 응답 부담이 경감된다는 이다.셋째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수가 어지고 자 인 형태로 자료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데이터에 한 보안유지가 오히려 더 쉬어진다는 등이다. 물론 이

게 등록센서스의 장 을 설명해도 사회 인 공감 가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 히 국민을 설득

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제5 연구결과의 요약 반 평가

이 장의 목 은 기존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행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하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문제 을 명확

히 하고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이를 해서 먼 재 인구주택

총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기존의 행정자료로 체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 는데 체로 14개 정도의 항목이 확인되었다.

이들 항목을 행정자료별로 보면 주민등록 자료로 부터는 7개 항목이 가능

한데 성명,성별,나이,가구주와의 계,1년 거주지,5년 거주지,가

구구분 등이며,가족 계등록부를 이용하면 혼인상태,본 ,출생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한편 주택에 한 정보로는 건축물 장에서 거처의 종류,주

거용 연면 ,건축년도,주택소유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이 게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 행정자료로 체가 가능한 항목을 확인

한 후에 먼 이들 행정조사자료의 항목과 인구주택 총 조사 항목의 개념을

비교하여 개념상의 차이 이 없는지를 검토하 다.그 결과 인구 부문에서는

연령과 결혼 계에서 두 자료 간에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 다.

즉 연령에 있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은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을 기

으로 산정한 연령인데 비해서 주민등록부의 연령은 신고한 연령을 기재 하

고 있다.



- 374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

제나이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

었다.즉 통계청에서 2008년에 실시한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연령의 일치율은 80.4%로 나타났는데,남자가 82.1%로서 여

자의 78.8% 보다 3.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이 일치율은 출생연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고 연령층에서는 일치율이 체로 60% 에 머물며

199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97.9%로서 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연령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혼인상태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혼인신고와 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기 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가족 계등록부에서는 신고된

사항을 기 으로 혼인상태를 표시하고 있다.따라서 가족 계등록부에서는

실질 으로는 혼인이나 이혼상태에 있지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혼이

나 배우자 있음으로 분류되어 총조사 결과와는 약간의 괴리가 있게 된다.

한편 개념상의 차이는 아니지만 자료 항목의 분류상의 차이 때문에 행정자

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간의 비교를 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

도 있다.즉 인구 부문에서는 가구주와의 계인데 주민등록부의 세 주와의

계를 총조사의 분류 코드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하며,주택부문에서는 거처

의 분류 코드가 총조사와 건축물 장간에 상이하여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의 행정자료가 지니고 있는 한계 으

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료 생성방법의 차이에

서 연유되는 자료 간 불일치의 문제이고,다른 하나는 행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이다.우선 주민등록자료는 신고에 의존하는 자료이고 총조사

자료는 실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그 동안에 이루어진 양 자료 간 인구수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 총인구에 있어서 주민등록인구가 총조사인구보다 체로 약 4% 정도 많

은 것으로 드러난다.

행정단 별로 주민등록인구 비 총조사인구의 비율을 보면 시·도별로

는 평균 96.5%,시·군·구별로는 평균 93.8%,그리고 가장 작은 행정단 인

읍·면·동 수 에서 두 자료를 비교하면 이 비율이 93.7%로 나타난다.이처

럼 주민등록인구가 총조사인구보다 많게 집계되는 이유는 국 총인구의 경

우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재 주민등록제도에 의하면

해외이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주권을 취득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명단이

통보되기 까지는 주민등록에 계속 기재될 수밖에 없다.2006년 1월 1일

재 이처럼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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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행정구역별로 인구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해외장기거주자 이외에도

주택청약,부동산취득,가족수당 등 개인 인 이득을 취할 목 으로 거주지

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 신고 때문이다.이와 같은 허 신고는 특히

단독세 를 구성할 목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1인가구의 경우 주민

등록세 와 총조사 가구 간에는 무려 62.1%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그런

데 재로서는 이 허 신고를 바로잡을 마땅한 행정수단이 없기 때문에 향

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망이다.

행정자료의 두 번째 한계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특히 건축물

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 건축물 장에는 항목별로 많은 락이

발견되고 있으며 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와의 괴리도 상당수 있다.

리상에서도 장의 카드자료와 산자료가 이 으로 리되어 양 자료 간에

도 불일치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건축

물 장은 재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정비 에 있어 정비가 완료되는 2010

년부터는 그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질 망이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에서 지 한 행 행정자료의 한계를 극복하

기 한 그리고 등록센서스가 실시될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인 방

안들을 제안하 다.먼 등록센서스의 주축이 되는 행정자료의 정비를 해

서는 앞으로도 지속 으로 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자료의 품질을 향상

시켜야 하는데 이때 2012년부터 면 으로 시행될 새주소를 행정자료와 총

조사자료 간의 매칭키로 활용하면 재 안고 있는 불완 한 매칭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상하 다 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

민등록의 허 신고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국민을 설득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마찬가지로 건축물 장의

신뢰성도 꾸 히 높여 가야 할 것이다.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통계당국자와 련 행정기 간의 조

가 으로 필요한데 이를 해서는 등록센서스를 비하고 있는 시

에서부터 우선 행정안 부,국토해양부,법원 등의 일부 행정기 들을 참

여시키는 력체가 구성되어야 하겠다. 여러 다른 행정자료원을 연계시

키는데 있어서 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매칭키가 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를 사용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등록센서스의 면 실시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행정자료제공

의 의무는 반드시 제도 으로 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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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통계법 제24조 2항의 행정자료제공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등록센서스가 성공 으로 시행되려

면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한 의구심과

불안을 불식시켜 등록센서스에 한 사회 인 공감 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 으로 볼 때 등록센서스가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어 성공 으로 실시되

기 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확인하 다.무엇보다

도 행정자료의 질 인 개선 문제가 등록센서스 실시 이 에 해결되어야 하

는데 이를 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무리하게 실시 시한

을 정해 놓고 서두르기 보다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자료의 품질을 꾸 히 검하되 2010년에 완료되는 건축물 장의 정비

와 2012년부터 사용될 새 주소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문제를 진 으로 개

선해 나가는 자세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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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단계 계획

구체 과제의 검토

제1 머리말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조사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응답자의 의식변화로 수조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이

러한 환경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의 도

입을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신하는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단계별로 해

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그리고 앞으로 등록센서스를 성공 으로

실시하기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는데 도움을 것이다.이것을

하여 등록센서스 로드맵 작성 차를 개 하고,로드맵을 3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 다.첫 번째 로드맵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보정하는 방법이고,두

번째는 계기 과의 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끝으로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자료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통계청의 기본

계획에 한 반 인 평가를 한 다음 종합 인 정책건의를 하 다.

제2 연구범 와 등록센서스 로드맵 작성의 차

  

1.등록센서스의 차

우리나라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인

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몇 국가들의 추진

과정이 일부 차이는 있으나 먼 행정자료를 확보하는 일이다.이 행정자료

는 등록자료(registerdata)를 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

구 부문에서는 주민등록부의 자료와 가족 계등록부의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주택부문의 경우는 건축물 장 자료가 된다.각 행정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조가 이루어질 때 등록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등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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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계 처리가 가능한 통계데이터화를 거쳐 통계목 에 맞게 변환하는

이른바 “통계등록부”(statisticalregister)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때 필요한 것

은 인구와 주택 련 개념의 정의를 통일하고,용어를 표 화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다음으로 개별 행정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통 인구센서스의 조사항목별 통계를 최 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항목을 최 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끝으로 행

정자료와 보완을 한 실지조사(표본조사)자료를 매칭시켜 오차를 추정하고,

수추계를 한 보정계수를 추정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한 마이크로 데이터

(microdata)를 작성한다.이 데이터 셋(dataset)을 이용하여 센서스 통계표

를 만들고 기 자료를 공 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이상의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등록센서스 추진 과정〉

이상의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우리나라의 2015년 등록센서스가 벤치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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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의 차를 심으로 우리나라 등록센서스

의 상과정을 정리하 다(IsraelCentralBureau ofStatistics,2005,2007,

2008;.

A. 통계  ․ 행  차

  가. 행  

     

등록센서스 제1단계 작업은 행정 일을 비하는 것이다.주민등록 장의

개인별 자료가 수록된 일과 건축물 장의 행정 일이다.건강보험자료와

국세자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등록 장의 개인별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나.인구센서스 표본추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두개의 상호독립 인 표본,곧 장 조사

구를 상으로 한 표본과 해당지역의 행정 일(주민등록 장의 개인자료)에

등재된 모집단의 표본에 한 조사를 실시한다.

장 조사구 표본조사: 장 표본조사의 표본을 선정하기 하여,통계청은

국을 조사구로 구분한다.조사구는 평균 50개의 가구로 구성된 연속 인

지리공간으로 이루어진다.이 조사구 모집단에서, 장 표본조사를 한 조

사구를 무작 로 추출한다.표본추출률은 10~20%가 된다.이 표본조사구에

하여, 장 조사원은 통 센서스 방법에 의거하여,가구별로 모든 조사

상자를 빠짐없이 조사한다.

행정 일 모집단의 표본:행정 일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 에서,

표본조사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상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B. 스 본 사 실시

  가. 본 사  가 집계(Under-coverage Check Sample)

이 단계에는, 장 조사원이 모든 표본 조사구에 하여,모든 건물과 거처

를 방문하여,추출된 조사구별로 개인의 주택에서,컴퓨터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 상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얻는다.

이와 같이, 장실지조사에 의거하여 표본 조사구의 조사 상자 자료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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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 상자가 집계된 주소와 행정 일 상의 주소 간에 매칭을 실시한

다.이 매칭작업의 결과에 의거하여,행정 일 주소상의 모집단 과소집계

(PopulationUnder-coverage)에 한 정보를 얻는다.

나. 화면 조사(Computer-AssistedTelephoneInterviewing,CATI)

-Over-coverageCheckSample

행정 일 주소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장실지조사에는 발견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화로 면 을 실시하여,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를 확인한다. 이 조사결과는 행정 일 주소에서의 모집단 과다집계

(PopulationOver-coverage)를 추정하는데 사용한다.

C.센서스 통계생산

가.등록센서스 일(IntegratedorRegisteredCensusFile,ICF)

통합센서스 일은 행정 일에 등재된 개인의 인구학 상세 특성으로 구

성된다. 행정 일에 등재된 개인은 모집단에서 실제로 몇 명을 변하는

가를 명시 으로 보여주는 센서스 가 치를 포함한다.행정 일에 등재된 개

인의 센서스 가 치가 2.0이면,그는 모집단에서 실제로 2명의 특성을 표

하게 된다.곧,해당 개인은 행정 일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1명과

행정 일 주소에 락되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1명을 표한다.

나.사회경제 일(SocioeconomicFile,SEF)

사회경제 일은 장실시조사에서 집계된 가구와 개인에 한 자료로 이

루어진다.이 일은 인구학 속성과 사회경제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일이다.표본조사구에서 집계된 모든 사람들은 모집단의 특성을 표할 수

있도록 센서스 가 치를 부여받게 된다.그 결과,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조

사된 모든 개인들의 모든 센서스 가 치를 합산하게 되면,그 지역에서 등록

센서스 일의 인구 총수와 사회경제 일의 인구 총수는 동일하게 된다.

다.센서스 통계의 이용자를 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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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일과 사회경제 일에서 통계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센서스 통

계가 작성된다.그 에는,센서스 실시연도의 통계 -지리 행정구역별 인

구학 ,사회경제 특성에 한 통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여기에는 교육,

경제활동과 같은 통계표가 그 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통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일도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2.등록센서스에 의한 인구추정의 과정

이스라엘 통합센서스에서,인구 장의 과다집계 라미터 람다()값은 인

구 장의 순과다(netexcess)에 해당하는 인구(완 히 그 지역을 떠나서 이사

를 갔거나,해외로 이민을 가서 마땅히 그 지역 인구 장에서 집계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와 장실사 집계와 비교할 때 과다에 해당하는 인구(완 히

그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가지는 않고 해당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지만,조사

시 에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인구 장에 잘못 기재되었다고 단할 수

있는 사람)로 구분한다.여기서 인구 장의 순과다 인구를 분자로 하고,센서

스 모집단 인구(그 참값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추정수치를 사용함)를 분모

로 하여,그것을 계산한 결과를 과다집계 라미터(over-coverageparameter)

라고 정의한다.

가령,A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200명이고, 장실사에서 180명으로 집계

한 결과를 토 로 하여,두 자료를 매칭하 을 때 150명이 매칭에 성공하

다면,과소집계 라미터(under-coverageparameter)는 p̂1+= 150/180=

5/6= 83.3%가 된다(과소집계 라미터는 항상 장실사를 기 으로 하고,

장실사에서 집계된 인구가 주민등록에 모두 리스트된 사람이라면,과소

라미터는 그 값이 100%이고, 장실사에 집계된 인구가 주민등록에 리스트

된 사람이 없다면 과소 라미터는 그 값이 0%가 된다).

다음은 과다집계 라미터이다.순과다를 측정하기 하여 주민등록인구

에서 매칭에 실패한 사람.곧 주민등록에는 리스트되었으나 장실사에서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 50명 (주민등록인구 200명 -150명 =50명)의 실제 행

방에 한 재조사를 실시한다.물론 이스라엘에서는 화 재조사를 하는 모

양인데,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하여 차후에 시험

조사,시범조사,내년 본조사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만약,

이들 50명 에서 30명이 A지역을 완 히 떠나버린 경우,이들이 순 과다가

된다.따라서 순과다를 측정하는 과다집계 라미터 람다값은 30/(센서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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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인구)인데,센서스 모집단의 인구를 그 참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그

값을 추정하는데,그 공식은 주민등록에 리스트된 인구(200명)에서 순과다에

해당하는 인구(30명)를 빼서,그 인구를 과소집계 라미터로 나 다.공식을

용하면 센서스 모집단 인구의 추정치는 170/0.833이고,이것을 다시 공식

에 용하면 30*(.833)/170=14.7%가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A지역의 과소 라미터는 0.833,과다 라미터는

0.147이 되고, 체집단에 한 센서스 가 치는 0.833+0.147=0.980의 역수인

1.020이 된다.물론 A지역의 인구가 성별,연령별로 동질 이라면 주민등록

인구(200명)에 1.020을 곱하여 204.0, 략 204명이 된다.

그러나 A지역의 인구가 동질 이 아니기 때문에,성ㆍ연령별로 나 어서

과소집계 라미터와 과다집계 라미터를 구하여 센서스 가 치(census

weight)를 계산하고,이것을 가지고 센서스 추정인구를 구할 필요가 있다.연

령집단을 크게 3등분을 할 수도 있고,남녀별로 나 어서 6개 그룹으로 해

서,센서스 가 치를 구하여,주민등록인구를 토 로 한 센서스 인구를 추정

한다.

과소집계를 추정하기 한 표본조사를 주민등록인구의 20% 정도로 실시하

고,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행 인구센서스의 수항목에서 제외된 항목과

표본조사 항목을 집계하여,이스라엘 식의 표본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게 된다.

과소집계를 추정하기 한 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여기서 성별,연령

별 추정집단에 하여 센서스 가 치를 계산하여,그것을 국수 는 필

요한 경우에는 역자치단체별로 용하여, 국수 의 센서스 인구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센서스 가 치를 바탕으로 하여,가구(세 )별 통계나 사

회경제 특성에 한 통계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제3 로드맵 1:행정자료 확보와 보정방안 마련

통계청의 인구주택센서스 시험조사 자료와 등록센서스의 심자료를 매칭

하여,센서스자료와 등록자료의 차를 보완하는 통계추정 보정방안의 제시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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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자료의 특성

가.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가족 계등록 자료의 차이

1)주민등록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되는 항목 주민등록부를 이용하여 체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성명,성별,나이,가구주와의 계,1년 거주지,5년 거주

지,가구구분 등이 있다.이 에서 성명과 성별은 개념정의에서 차이가 없

기 때문에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나이와 가구주와의 계에 해서 각각의

정의와 개념을 서로 비교하고자 한다(<표 9-1>참조).

 가) 나

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원 모두의 나이를 조사하는데 주민등록(

는 호 )상의 나이와 상 없이 집에서 세는 나이와 띠를 물어보고 동시에

생년월일도 조사하는데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매우 정확하

게 재의 나이를 악하고 있다.나이,띠,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부호집(codebook)에 수록되어 있는 ‘연령조견표’를 참조하여 다시 확인한 후

수정한다.총조사에서는 인구학 변수로서 연령이 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주민등록부상의 나이는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기재된 나이이기 때문에

총조사에 비하면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과거에는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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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인구총조사 주민등록 자료

조사목

-인구총조사는 인구규모,분포

구조에 한 제특성을 악,각종

정책입안의기 자료제공

-각종 가구 련 경상조사 표집 틀

(samplingframe)의기 자료로활용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거주 계 등

인구의동태를상시로 악하여

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정한 처리 도모

법 근거

-재정경제부령 제145호

-지정 조사통계

제10101호(인구총조사)

제10102호(주택총조사)

-법률 제1067호(1962년 5월 10

일)

조사기 일 -11월 1일 0시 재 -세 주가그신고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조사 상기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15일간)

조사항목

- 수조사 42개,

-표본조사 20개,

-시도특성항목 3개

-성명,성별,생년월일,

세 주와의 계,본 ,주소,

주소이력 등

조사 상

조사범

-가구,가구원

-조사기 시 재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 조사 상에서 제외되는 인구

-해외취업,취학 인 자

-외국외교 ,수행원,공무로 체류 인

외국인 그 가족,국제연합소속기

외국직원,수행원 가족

-국내 주둔 외국군인,군속 그

가족

-30일 이상 거주할 목 으로 그

할 구역 안에 주소 는

거소를 가진 사람

※ 주민등록 상외의 자

-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 조사
-주민에 의한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경우가 많아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

당수에 달하고 있다.실제로 통계청에서 2008년에 실시한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를 보면,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연령의 일치율은 80.4%로 나타났는데,

남자가 82.1%로서 여자의 78.8% 보다 3.3% 포인트 더 높았다(김형석 외,

2008).

<  9-1> 사 료  주민등  료  비

나)가구주( 는 세 주)와 가구원( 는 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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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를 1인 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 로 정의한다.총조사는 가구를 가사단

(house-keepingunit)로 보고 가구를 정확히 구분하기 해서 조사원 지침에

서 이를 자세히 언 하고 있다(통계청,2005).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주

를 호 상의 호주 는 주민등록상의 세 주와 계없이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하며,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

국인이 가구주가 되도록 하고 있다. 연 는 친족 계가 없는 사람이 2

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 그 한 사람(연장자 는 표자)을 가구주로 하

고,나머지 사람에 해서는 동거인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가구원도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으로 정의하면서 주민등

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하며,가족

이라도 군복무,취업,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한다.거꾸로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

에 포함시키는데,먼 친척,친구,가정부,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

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

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취업,취학 등으로 외지에서 하숙,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가족,고아원,양로원,모자원,특수병원,부녀보호소등의 사회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요양원,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 인

가족,군 , 투경찰 에 입 한 가족,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소년원 등에

수용된 가족,선박,항공기,철도,버스 등의 승무원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

고 있는 가족,구직,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서 1개월이 넘는 가족 등이

다.

총조사에서는 이 게 정의된 가구를 일반가구,집단가구,그리고 외국인가

구로 나 고 있는데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1

인가구 등이 포함된다.집단가구는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기숙사나 고아원·양로원·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인데

20인이 넘는 경우에는 집단가구일지라도 기숙시설조사구로 분류된다.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인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민등록부에서는 가구 신에 세 (世帶)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주민등

록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서도 세 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다만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보면 세 란 “주거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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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한 친족을 심으로 구성되며 타인(동거인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한다.따라서 주민등록부의 세 개념과 총조사의 가구개념

은 동일한 주거지와 생활단 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주민등록의 세 는 일정한 친족을 심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어

연 계를 강조한다면 총조사의 가구는 실질 인 생활단 라는 측면을 강조

하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 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서 소득세법 시

행령 등에서 사용하는 세 개념은 가족개념을 더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

다(이명진․서우석,2008)

한편 주민등록부의 경우 세 주는 그 세 를 표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고

에 의하여 선정이 가능한데 다만 성년이 있는 세 에서 고의 으로 미성년

자를 세 주로 선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지하고 있다.이때 세 주는 주민

등록신고의 철 한 이행을 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자가 된다. 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세 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 를 정하고 있는데

세 주,배우자,세 주의 직계 존비속의 순 로 하고 그 외에는 세 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행 주민등록제도는 세 를 주민등록의 단 로 하여 주민등록표를 작성하

기 때문에 동일한 세 에 속하는 자는 모두 세 원이라고 정의한다.주민등

록의 상자는 시,군,구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 으로 주소 는 거

소를 가진 자 인데 단 30일 이상을 살아도 거주할 목 이 없으면( 컨 장

기 업무 출장자 등)제외된다.주민등록 장소는 30일 이상 거주하게 될 읍,

면,동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 의

거주지에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총조사에서 내에 거주하

는 군인은 그 내에서 조사되는 것과는 다른 이다.

총조사에서 가구를 일반가구,집단가구,외국인가구로 구분하는데 비해서

주민등록부에서는 세 를 일반세 와 합숙사로만 구분한다.이때 합숙사란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로 정의한다(주민등록법 제 12

조).주민등록부의 세 주와의 계는 총조사의 분류 코드에 맞추어서 조정

이 가능하다.

2)가족 계등록부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하기 해서 가족 계등록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는 혼인상태,본 ,출생지이다(통계개발원,2008b).이 에서 본 과 출생지

항목은 그 개념에 있어서 행정자료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간에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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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혼인상태(maritalstatus)의 개념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먼 인구주

택총조사에서는 혼인신고와 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기 으로 조사한

다.따라서 이혼은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

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혼신고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

는 별거도 이혼에 포함시키고 있다.이에 반해서 주민등록부는 혼인이나 이

혼 등 신고에 기 해서 혼인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혼인이나

이혼 상태에 있지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혼이나 배우자 있음으로 분

류될 수밖에 없다.

나.인구주택총조사와 건축물 장자료의 비교

1)거처의 종류

주택에 한 정보로서 건축물 장으로 부터 거처의 종류,주거용 연면 ,

건축년도,주택소유여부 등을 알 수 있다(건축법,2009,김근 외,2003,양

경진,2003).먼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

를 가리키는데,구조 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 로서 모든 거처

는 크게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한다.

주택은 가구가 독립 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인데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은 (1) 구 는 (準) 구 건물로서,(2)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3)독립된 출입구가 있고,(4) 습상 소유

는 매매의 한 단 를 이루고 있을 것 등이다.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아 트,연립주택,다세 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

택으로 분류된다.단독주택은 일반단독,다가구단독, 업겸용단독을 다 포함

한다.아 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4층 이하라도 아 트로 허

가 받았으면 아 트로 간주한다.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으로 연 면 이 66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이다.

다세 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 주택으로 허가 받

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다.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비거주용 건

물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부엌,독립된 출입구)을

갖춘 경우이다

건축물 장은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모두 28개로 분류하고

있다.건축물 장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지붕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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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지하 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

치하는 사무소·공연장· 포·차고·창고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한다(건축법 제2조 2항).

이 에서 총조사의 거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분

류가 있다.먼 단독주택은 다시 세분해서 (1)단독주택,(2)다 주택,(3)

다가구주택,(4)공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에서 총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분류인 다 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

으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연면 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 3조 4 련

별표 1). 건축물 장에서는 공 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특이하

다.

공동주택은 (1)아 트,(2)연립주택,(3)다세 주택,(4)기숙사 로 구분하

는데 아 트,연립주택,다세 주택의 정의는 총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다

만 기숙사는 학교, 는 공장 등의 학생 는 종업원 등을 하여 쓰는 것으

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건축물 장에서의 주택의 분류를 인구주택총조사의 분류에 맞추기

해서는 <표 9-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약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즉 건축

물 장의 다 주택(1-4) 공 (1-5)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단독(1-1)으로

재분류하고,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업겸용단독(1-3)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5)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이때 건물별 주택 면 의 합이 건물 연면

의 1/2이상이면 업겸용단독주택,그 미만이면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구분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거처의 종류를 악하기 해서 건축물 장

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념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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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건 물  주택 재

건 물 주택 사

 단독

 주택(1)

 - 단독주택(1-1)

 - 다가 주택(1-2)

 - 다 주택(1-4)

 - 공 (1-5)

 단독

 주택(1)

 - 단독(1-1)

 - 다가 단독(1-2)

 - 업겸 단독(1-3)

 공동

 주택

 - 아 트(2)

 - 연립주택(3)

 - 다 주택(4)

 - 숙사(8)

 아 트(2)

 연립주택(3)

 다 주택(4)

 비거주 건물(상가, 공 , 여  등) 내 주택(5)

료: 통계청(2007b), 건 물   연 , 사과 내 료 

2)건축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건축년도는 신축시기를 원칙으로 하나 증축,개축면

이 주택 총면 (연건평)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시기를 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차례 증축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증축시기

를 표시한다.이에 비해서 건축물 장에서는 사용승인 일자를 건축년도로 본

다.그런데 만약 증축이나 개축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장에 별도로 증,

개축시기와 증,개축 면 이 별도로 표시된다.따라서 총조사의 정의에 맞추

기 해서는 건축물 장에서 증,개축 여부와 그 면 을 따져서 건축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2.행정자료의 일반 매칭방법2)

-자료 매칭의 일반 원칙은 ① 상이한 자료원의 효용가치 극 화,② 불

법 자료반출의 극소화,③ 비 수,사생활 보호,법률 등의 제약 속에서

통계목 으로 각종 자료에 한 근도 향상에 기여( 국정부 성과 리의 기

) ④ 기존의 수집된 자료의 범하고 안 한 이용의 진이라고 할 수

있다(UnitedKingdom OfficeofNationalStatistics,2003b).

자료의 매칭과 련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국 통계청의 자료매칭에 한 규정을 심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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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조 식별자(Pseudo-identifiers):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와 같은 일반

식별자를 통계담당자만 알 수 있는 통계코드로 체하는 “모조 익명화”

(Pseudo-anonymisation)의 최종산물.유사 식별자는 통계목 ,곧 통계처리

과정에서 통계단 를 상호 구분하는 목 으로만 사용가능하다.

② 통계책임 (ResponsibleStatistician):통계책임 은 통계자원과 련하

여 결정된 각종 통계정책에 하여 최종 책임을 지는 정부 리다.통계책

임 은 통계처리과정에서 통계단 련 자료 정보의 비 유지에도 최종

책임을 진다.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부서,곧 통계청의 수장(首長)이 곧 통계

책임 이 된다.통계청장은 국가통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하여,자신에게

유보된 권한을 타인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통계청장은 효율성의 최

고 수 에서 국가통계를 리하기 하여,통계작성환경이 어떠하든 계없

이,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하여 공 책임을 지켜야 한다

③ 통계목 (StatisticalPurpose):통계조사의 실시나 통계 결과 는 해석

의 작성과 배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자료처리를 포함하는 제반 목 .이 목

에 의거하여,1)개별 통계단 의 식별은 통계사용자의 심거리가 아니며,

2)식별 가능한 통계단 정보는 해당 정보가 정보수집에 직 련되는 것

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 불가능하며,3)가능한 모든 범 에

서,식별가능한 통계단 에 한 정보를 설하거나 추리할 수 있는 형태로

통계 결과표를 제시해서는 안 되며,4)통계목 으로 통계단 에 한 표본

을 추출하기 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통계목 의 범

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④ 통계 자료원(StatisticalSources):센서스.행정자료,표본조사 등의 통계

단 에 한 기록의 집합이다.

자료 매칭은 두 자료가 갖는 공통의 정보( 는 매칭 키)를 토 로,둘 이상

의 행정자료를 완 히 는 부분 으로 통합하는 것이다.이 작업을 통하여,

별도 자료원에서 획득한 자료의 효율 이용을 진하고,나아가 서로 다른

자료원의 효용가치를 증 시킨다.자료 매칭은 추가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감소시켜,자료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도 기여한다.그러나 자료 매칭

이 동일 조사단 (개인,가구,회사 등)에 한 기록들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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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사생활 보호와 자료제공 동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매칭에 사

용되는 개인정보는 한 비 보장과 신체안 의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

데이터 매칭 연계(datamatchingandlinkage)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정확 는 정 매칭(ExactMatching):행정자료 간의 “매칭키”(matching

key)라 불리는 핵심변수( :성명 는 주민등록번호)가 완 히 일치하여,

100% 정확한 매칭이 이루어지는 경우다.정 매칭이 이루어지는 자료의 비

율은 행정자료의 품질과 직결되어 있으며,많은 경우 정 매칭과 확률매칭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 단매칭(JudgmentalMatching):행정자료 간의 핵심변수가 완 히 일

치하지 않는 경우, 단매칭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동 작업을 하거

나 컴퓨터 로그램에 의하여 단매칭을 실시한다.

③ 확률매칭(ProbabilityMatching):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

여,자료 상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확률매칭을 실시할 수 있다.확

률매칭을 실시하는 에는 두 개의 행정자료를 하나 는 둘 이상의 차단변

수(blockingvariables)을 이용하여,그룹으로 묶는다.행정자료에서 추출한

몇 개의 핵심변수를 비교하여,일치 정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며,이들을

합산하여 종합 일치도(concordance)를 계산한다.이를 바탕으로,종합일치도

의 최고치를 특정 임계치(criticalvalue)와 비교하여 확률매칭을 실시한다.

3.자료매칭의 방법론

가.인구자료

주민등록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를 매칭하기 해서는 두 자료에 공통 으

로 담겨있는 정보를 확인하고,이를 매칭키(matchingkey)로 활용하여야 한

다.이 연구를 해 주민등록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에 담겨있는 인구자료의

매칭작업을 해 사용된 매칭키는 주소,성명,생년 생월,성별,가구주와

의 계이다.인구자료의 매칭키로 사용된 항목들 에서 주소,성명,생년

생월,그리고 성별은 매칭키의 작성과정에 해 추가 인 설명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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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명쾌한 개념이다.가구주와의 계 코드는 주민등록 자료의 세 주

와의 계를 변환하여 표본조사 자료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나.주택자료

건축물 장 자료와 표본조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련 자료들의

매칭작업을 해 매칭키로 사용된 정보는 주소,층,건물명,면 ,건축연도

이다.

다.매칭과정

첫 단계에서 매칭키가 모두 일치하는 사례를 추출하 고,후속 단계에서는

요도가 낮다고 단되는 매칭키를 순서 로 제외해 나가면서 매칭작업이

이루어진다.매칭작업의 하 단계에서 일부의 매칭키만 일치하는 것으로 확

인된 불안한 형태의 매칭사례들은 직 으로 다른 정보들을 조하는 아

이매칭(eyematching)의 과정을 통하여 매칭 여부를 다시 단한다.그리고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칭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례들은 더 이상 매칭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매칭작업의 과정에서 복사례들이 발견되면 이들을 자

료에서 제거하고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 반복 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표본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표에 기입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이름의 경우에는 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

는 것으로 단된다.이를 감안하여 발음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름 두 자

한 자만 맞아도 매칭한다. 를 들면,소양래-소양례,강혜인-강해인,김

여숙-김려숙 등이 이에 해당된다.아울러 같은 주소에서 성과 출생연도가 같

은 사람,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이름과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을 동일인으로

단하여 매칭시킨다.

출생연도와 출생월의 경우에도 세는 나이(Korean age)와 만 나이

(completedage),그리고 양력과 음력의 혼용에 따른 오류가 개입할 개연성

이 높다.나이가 높아질수록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 나이가 차이나는 경향도

발견된다.이를 감안하여 매칭작업의 일부 하 단계에서 생년월에 한 오차

범 를 ±3년에 이르기까지 허용한다.

주택자료의 매칭작업과정에서는 동명과 호명을 표 화시키는 작업이 이루

어진다. 를 들어,101동은 0101,가동은 000가,A동은 000A 로 변환한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이 게 변환시킨 표 화 동명(호명)0101을 두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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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1로 재변환한다.건축물 장의 건축연도는 시험조사 자료의 건축연도

범주와 일치하도록 다음과 같이 코드화 한다(① 2008년;②2007년;③2006년;

④2000-2005년;⑤1995-1999년........⑩1959년 이 ).

마지막으로 지 할 것은 아 트 이외의 주택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층에

한 변수를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를 들어,일반단독주택의 2층 주택

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표본조사 자료에는 1개 건축물로 표기되었으나,건축

물 장에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건축물 장과 시험조사 자료에서 주소를 이용하여 층 변수를

생성한다.다가구와 다세 주택에서 별도의 호수나 주소가 있으면 이를 이

용하여 층 변수를 생성한다.표본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주소와 거처번호를

활용하여 층 변수가 생성된 경우가 많다.

제4 로드맵 2: 계기 (행안부,국토해양부) 력체제 구축

1.등록센서스 추진에 따른 행정자료의 한계성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행정자료로 체하는 데에는 두 자료간의 개념상

의 차이 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이 있다.첫째는 기본 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의 실사에 기 한 조사 자료인데 반해서 행정자료는 행 당

사자들의 신고에 기 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생성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

는 문제 이다.둘째는 행 행정자료의 정비와 련된 신뢰성의 문제이다.

가.신고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불일치

주민등록자료는 기본 으로 신고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

을 노정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주민등록신고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불

일치이다.불일치의 원인은 세 과 주택청약,그리고 부동산취득 등의 이익

을 하여 허 로 등록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 실제로는 이동을 하 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이 계속 거주지로 되어 있는 경우, 해외 이주자

의 경우 해외에서 주권을 취득하여 출입국 리사무소에 명단이 통보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까지 계속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주민등록상의 신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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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에는 괴리가 나타난다.통계청(2008a)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11월 1일

기 의 총조사 인구는 47,279천명인데 비해서 2005년 11월 30일 재 주민등

록인구는 49,210천명으로 집계되어 주민등록인구가 총조사 인구보다 1,931천

명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4.1%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의 총인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총조사에서는 락이 있었을 것이

며,주민등록인구에서는 인구센서스에서 제외된 해외장기거주자가 계속 집계

되는 것 때문이다.실제로 최근의 한 연구(김형석 외,2008)는 2006년 1월 1

일 재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17만 8천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

한편 다른 연구(통계청,2007d)는 2005년 11월 1일 재의 2005년 인구

주택총조사 인구와 2006년 1월 1일 재의 주민등록 인구를 비교하 는데

총조사 인구는 47,041천명이고,주민등록인구는 48,782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

가 총조사 인구보다 1,741천명이 많아 주민등록인구에 한 총조사 인구의

비율이 96.4%라고 보고하 다.이 주민등록인구 비 총조사 인구의 비율은

그 2000년과 1995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각각 96.0%,96.9%를 기록하

다.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간에 발생하는 괴리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장

기체류자들로서 이들은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기 때문이다.즉 해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목 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장기이동자로 간주되어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반면에

주민등록에서는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여도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되고 등록

지에서 집계된다.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체자료로 주민등록부를 사용하

려면 이 해외 장기 체류자들을 별도로 확인하여 주민등록에서 이를 감안하

는 작업이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단 별로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인구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주택

청약,부동산 취득,가족수당 등 개인의 권리와 의무와 련하여 거주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 때문인데 재 이와 같은 허 신고가 얼마나 되

는지에 한 구체 인 자료는 없다.그런데 이와 같은 허 신고는 주로 단독

세 를 구성할 목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에서의 단독 세

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1인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충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행 주민등록에서는 세 주와 친족 계에 있는 사람은 동일 주소지에서

는 세 분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세 과 주택청약 등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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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별도의 세 구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주소지로 허

입을 신고하고 별도의 세 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가공의 세 는 주

로 단독 세 일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2005년 11월 재 주민등록세 수와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수와의 차이를 가구원 수별로 보면 단독 1인 가구에서

약 197만의 차이를 나타내 62.1%라고 하는 가장 많은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2008).

주민등록에서의 실제 거주와 신고된 거주지와의 불일치 정도는 통계청에

서 2008년에 실시한 주민등록 확인조사에서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차로 높

아지고 있다(김형석 외,2008).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상의 신고지와 실

제 거주지와의 불일치 정도는 상당한 수 에 있어 인구주택총조사를 주민등

록부로 체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 행정안 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기 해서 1년에 한번 씩은 일제 검을 통해 이를 바

로 잡으려고 하고 있으나 꼼꼼히 집 내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효과 이지는 못하다.

별도 단독 세 를 구성하면서 입하는 사람에게 주택임 차 계약서 등의

근거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한 허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허 신고가 발된 사람에게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건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허 신고

문제도 향후 주민등록을 활용해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체하려면 어떠한 방

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되고 있다.

나.행정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존의 행정자료로 체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걸림돌은 자료의 정비가 제때에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아 신뢰성이 문

제가 되는 경우이다. 재 총조사의 주택 항목을 체하는 데에 건축물 장

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재의 건축물 장은 자

료의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통계청(2007d)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건축물 장과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1

1로 매칭해서 일치율을 보면 일반건축물의 경우 주택종류 일치율은

58.1%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연건평에 있어서도 두 자료간의 일치율은

60.8%로 낮다.연건평의 일치율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데 체 으로 보면 연건평은 건축물 장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더 크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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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건축물 장이 갖고 있는 문제 으로는 건축물 장 기재항목 가운데

주요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락이 항목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건축물 장의 총 표제부와 동별 개요자료,동별 개

요자료와 층별 개요자료의 매칭이 미흡하며,자료별로 매칭되어 있다 하더라

도 매칭된 정보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통계청,2007d). 행 건축

물 장은 그 리상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를 들면 건축물 장의

작성에 있어서 연도별로 서식 유형이 다양하여 항목별로 기재율이 다르다거

나 건축물 장 카드 자료와 산자료가 이 으로 리되고 있어 업무담

당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즉 건축물 장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산 장

은 반 이 되나 카드 장은 락되는 경우가 있으며,반 로 카드 장은 수

정이 되나 산 장에는 반 이 안 되고 락되는 경우 등 각 자료가 일치

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재 건축물 장은 단계 으로 일제 정비

에 있는데 재의 계획으로 2010년 까지 정비가 완료될 정이다.정비내

용 요한 정비 상으로 구조,용도, 지면 등 자료의 락과 오류 시

정,건축물 장과 등기자료의 소유자 상이자료 정비,집합표제부(동별 자료)

는 있으나 유부(호별 자료)가 락된 건축물 장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재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일부 주택 련 자료를 건축물 장으로

체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정 로 건축물 장이 정비되면 재

보다 그 활용가능성이 한층 높아 질 것이다.

  

2. 계기 력체계

앞에서 논의한 행정목 의 등록부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주민등

록과 건축물 장을 장하는 행정안 부와 국토해양부와의 력체계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

2015년에 우리나라가 등록센서스를 추진함에 있어서,등록센서스의 제

요건에 해당하는 (i)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법률 토 와 개인정보의 비

보호 문제,(ii)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주축 장(주민등록부,건축물/주택

장)의 정비와 추가 인 보완 행정자료의 정비 확 (iii)개인식별시스템(주

민등록번호)의 이용 (iv)행정자료의 유지 보수를 한 행정기 의 력 등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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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로드맵 3:개인정보보호 행정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1.등록센서스 환 시 조사구 설정

인구주택총조사가 통 디자인에서 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 기존의 인

구주택조사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상된다.등록자료

의 경우 5년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사

구를 5년에 한 번씩 설정하는 방식을 더 이상 용할 수가 없게 된다. 한

등록자료와 매칭되지 않은 별도의 조사구 코드를 설정하여 부가하여 리하

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등록센서스가 시행될 경우,새로운 조사구는 기본 으로 활용 가능한 등록

자료들에 포함된 변수들 가장 합리 인 것을 기 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를 들면,주민등록의 주소 최종단 인 통․반․리 코드를 활용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임의 성격의 구분 코드

가 아닌 지속 인 구분 코드를 기 로 하는 조사구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게 된다면 추출틀은 등록자료의 갱신과 더불어 주기 으로 갱신되는 셈

이므로 모집단의 변동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개인정보보호

최근 IT기술의 비약 인 발달로 국가기 뿐 아니라 학계,연구소 일

반 개인들의 원자료에 한 수요는 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각 나라의 센

서스는 기본 으로 국민들의 세 과 국민들의 조로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센서스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한 많은 이용자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할수록 통계자료의 부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조사기 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

를 제공하려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를 무분

별하게 제공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센서스에서 조사

된 개인정보의 기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마이크로데이

터 제공을 할 때 부분 인 제약을 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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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를 PublicUseMicrodata(PUM)라 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ConfidentialData라고 구분하여 각 나라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해 서로 다른 데이터 제공 정책을 쓰고 있다.PUM의 경우

공개 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ConfidentialData인 경우는 특정 이용자

들에게만 까다로운 차를 거쳐 이용을 허락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운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일반인들에게 PUM을 제공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는 기 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데 여기서는 미국의 경우를 으로 살펴

보자.

가.PublicUseMicrodata

미국은 센서스 표본조사( 체의 1/6추출)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 1%와

5% 표본자료를 PUM으로 제공하고 있다.각각의 자료는 표본조사 데이터

에서 다시 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한 것이다.각각의 자료는 표본조사 자료

일부를 다시 추출한 것이므로 자료의 통계 정확성에 차이가 있다.따라

서 미국에서는 PUM 련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에 추정오차의 범 와 표

오차 계산 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나.ConfidentialData

미국은 센서스국 산하에 CenterforEconomicStudies(CES)를 설치하여

정부,학계,민간의 센서스 자료 활용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CES는 미국 내

에 9개의 ResearchDataCenter(RDC)를 운 하고 있는데 RDC는 주로 큰

도시의 학이나 연구소 는 센서스국 련기 에 설치되었다.

개인정보가 담긴 ConfidentialData에 한 근은 지정된 RDC공간 안

에서만 가능하다.원자료는 RDC안에서만 다룰 수 있고 원자료를 가공하여

얻은 결과만 RDC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한편 RDC에

들어가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데는 많은 제한조건이 따른다.

엄격한 승인 차를 통과해야만 자료에 근할 수 있는데 CES에서는 이와

련하여 13개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Eurostat에서 2002년 ConfidentialData의 이용에 한 규정을

마련하 는데,여기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Committee

onStatisticalConfidentiality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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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통계청 “2015년 등록센서스 기본계획”의 반 평가

1.통계청의 기본계획

가.등록센서스 추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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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5  등 스 진 략  과

<추진 략 1:행정자료 확보 항목 선정>

1)행정자료 확보

등록센서스의 행정자료를 리하고 있는 행정안 부, 법원 국토해양

부로부터 국단 의 주민등록부 자료,가족 계등록부 자료,건축물 장 자

료를 확인하고, 자료를 공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가구 주택에 한 국단 행정자료는 주민등록자료,

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 자료이며,등록센서스 수행을 해서는 이들 행

정자료 확보가 필수 이다.

□ 향후 추진 사항

○ 2009년~2010년:시험조사․시범 행조사 지역 국단 주민등록자

료,가족 계등록부 건축물 장 자료 확보

○ 2011년 이후:매년 11월.1일 기 국 주민등록자료,가족 계등록부

건축물 장자료 확보.이후 변동자료는 분기 는 반기별로 수집하고,장

기 으로는 실시간으로 공유.

2)등록센서스에서 작성 가능한 항목 악

행정기 으로부터 확보한 주민등록부 자료,가족 계등록부 자료 건축

물 장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해서 수집된 행정자료를 검토하여 작성 가능한

항목을 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즉,주민등록자료,가족 계등록부,건축

물 장 등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성별,나이,주택소유 황 등 인구주택총조

사 항목을 체할 수 있는 자료 악하여야 한다.만약 등록센서스에서 악

이 불가능한 항목은 표본조사 항목으로 환하여 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통계개발원 연구(‘08년 상반기) 인구조사과 내부검토를 통해 행정자료

(주민등록,가족 계등록부,건축물 장)를 분석한 결과 재 작성 가능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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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주민등록에서 8개 항목,가족 계등록부에서 6개 항목,건축물 장에서

4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이 활용 가능하다(<표 9-3>참조).앞으로 통계청

과 국토해양부와의 력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총방수”,“주거시설수”를 제

공하게 되면 작성 가능한 항목은 20개 항목으로 확 된다.

<  9-3> 등 스 실시 가능 항  

행정자료명 행정자료 항목
(등록센서스 에서)

작성 가능한 항목
항목 수

주민등록 자료

• 성명

• 성별

• 나이

• 세 주와의 계

• 1년 주소

• 5년 주소

• 주소 입일

• 성명

• 성별

• 나이

• 가구주와의 계

• 가구구분(세 활용)

• 1년 거주지

• 5년 거주지

• 거주기간

8개

가족 계등록부

• 혼인사항

• 혼인신고일

• 출생장소

• 친양자 입양사항

• 본

• 국

• 혼인상태

• 혼인년월

• 출생지

• 총출생아수

• 본

• 국

6개

건축물 장

• 소유자 황

• 건물의 주용도,

기타용도

• 건물의 층면 ․ 호별

유면

• 사용승인일자

• 총방수

• 주거시설수

• 주택 소유 여부

• 거처의 종류

• 주거용 연면

• 건축년도

• 총방수

• 주거시설수

6개

 

□ 향후 추진 사항

○ 2009년: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작성 가능한 조사항목( 안)마련

○ 2010년:추가 으로 확 가능한 항목 악

3)수집된 행정자료의 표 화 통계 DB구축

수집된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일치하도록 자료의 표 화

용량 자료처리를 한 통계 DB를 구축하는 것이다.주민등록자료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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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장의 항목 형식과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해서는 행정자료 항목과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 일치하도록 자료의 표 화 방안 마련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성별 :코드번호 1→ 남,2→ 여

*주민등록자료 성별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 9,1,3→ 남,

0,2,4→여

재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지역의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 장을 활용

하여 자료의 표 화 방안을 검토하여 시험조사 지역에 한 DB를 구축하

다.행정자료의 표 화 사례를 보면 <표 9-4>와 같다.

<  9-4> 행 료   사  

항목 총조사 코드 행정자료 항목 행정자료의 표 화

성별

• 남 → 1

• 여 → 2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로 성

별 구분

*9,1,3→ 남자

*0,2,4→ 여자

나이

• 주민등록 생년월일

(만 나이)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로 출

생 년 를 악하고,

*9,0→ 1800년

*1,2→ 1900년

*3,4→ 2000년

• 주민등록 1~6째 자리의 생년

월일을 이용하여

만 나이 계산

거처의

종 류

• 단독주택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 업겸용단독

• 아 트

• 연립주택

• 다세 주택

• 비거주용 건물내 주

택 등

• 단독주택

*다 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 트

*연립,

*다세

• 근린생활시설 등

(포 주택 등)

• 건물별,층별 주용도를 분석하여

거처의 종류 구분

*“다가구주택 4가구,

2가구 주택“

⇒ 다가구 단독으로 구분

*“ 포 주택”⇒ 업겸용

단독주택 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구분

 

□ 향후 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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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협 사

정안전

• “ 가  , 표 ”  개념 정

• 전 신고 에 “점 형태”  추가

• 전   책

양

• “가  , 표 ”  개념 정

• “다가  주택”  개념 치  정비

• 주택종 가  않  공동주택 정비

○ 2009년:통계청,행정안 부 국토해양부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

자료의 개념을 통일화

○ 2010년 이후:매년 11월 1일 기 주민등록자료,가족 계등록부 건

축물 장 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통계 DB구축

2. 통계청 본계 에 한 합 견

등록센서스의 성공을 한 조건은 수측정을 한 표본조사의 실시,사

비를 한 연구와 시범실시,정확한 행정자료의 확보ㆍ유지와 계기 간

의 긴 할 조체계의 확립 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기본조건 하에서만

행정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통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표본규모의 확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조사항목에 해서는 수조사이지만 다양한

사회,복지,경제 항목에 한 조사항목은 10% 표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 표본조사는 등록센서스에서 기본조사항목에 한 국 통계를 추정하기

해서 필요하고, 통센서스의 심층조사항목에 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본규모를 종 의 10% 표본을 20% 표본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1) 수자료는 행정자료와 장조사인 표본조사 자료를 매칭하여 얻은 승

수를 활용하여 추정되는 통계이므로,비교자료의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소

지역별 수항목에 한 추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우리나라의 센서스는 5년 주기로 수조사를 실시하 으므로 그 시계

열을 맞추어 수자료를 조사자료에 의거 추정하자면 가구를 상으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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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순환센서스(rollingcensus)를 추진할 수 있다.이 때 매년 가구의

20%를 조사하는 로그램이 완성된다면 소지역( 는 소단 특성 등)별

수조사항목에 한 자료를 매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 두 가지 이유는 등록센서스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한 목

이라고 한다면,표본규모를 늘리는 다른 목 은 등록센서스의 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등록센서스의 생명은 조사자료와 행정자료의 차이를 계수

(승수)로 보완했을 때의 정확성인데,처음으로 실시하는 등록센서스에서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이 표본추출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2015년 등록센서스 비를 한 2010년 이후의 과정

통계청의 기본계획에서는 2015년 등록센서스 실시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의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에 한 사 정리가 필요하다.다음은

앞으로 2015년 등록센서스의 비를 한 최소의 단계를 정리하 다.

1)2010년 2009시험 행조사자료 분석

-2009년 등록센서스를 한 연구결과에 따라 2009.11.1.기 으로 실시한

통 방법의 센서스 최종 종합시범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을

상으로 등록센서스 인구추정

-등록센서스에 의한 인구추정결과를 분석하고,필요할 경우 추정방법을

보완하여 2010Census와 병행하여 일부지역에 한 등록센서스 시행여부

결정

2)2010년 11월 2010Census병행 일부지역 등록 센서스 시행

-등록센서스를 2010Census와 병행 실시하기 한 기본계획 수립.이

때 외국의 사례를 직 확인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반 .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11월 .1일 기 2010Census를 실시하는 시

기에 일부지역( 도시, 소도시,농 등)을 선정하여 등록센서스를 병행

실시.

3)2011년 2010Census병행 등록센서스 시범실시결과 분석

-2010Census에 병행하여 실시한 등록센서스의 결과를 Census결과와

비교하여 (1)2015Census에 등록센서스 기법을 용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 (2)2015등록센서스를 해 연구하고,보완해야 할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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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15등록센서스 기본계획 수립

4)2011~2013년 2015등록센서스를 해 제도개선과 함께

등록 센서스 시험 용

-2010Census에 병행실시한 등록센서스의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

-2015등록센서스를 한 법 근거,행정제도(등록자료의 조체계

등)개선

-성공 인 2015등록센서스를 한 시험조사실시 보완연구

5)2014년 2015등록센서스 종합시범조사 실시

6)2015년 2015.11.1기 등록센서스 본조사 실시

다. 계기 조체계 구축

-등록센서스를 한 기 자료는 행정자료이므로 계기 간의 조체계가

긴 함을 물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통계

청과 각 련행정기 에 담당자를 지정하고,등록센서스를 해 필요한 사항

을 추진해 나가는 조체계를 조성하는 것이다.행정목 의 자료 리가 아니

라 통계목 으로 자료 리가 궁극 으로 행정목 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을 공히 인식하고 자료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즉,‘정기 인

주민등록의 일제 정비’가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과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체계화가 더욱 요하다는 것이다.

-자료의 질을 높이는 첩경은 행정자료의 DB화이다.개별 자료가 체계 으

로 수록되어 있고,자료의 변동이 실시간 DB에 반 될 수 있다면 등록자료

를 이용한 인구와 주택 기본항목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7 정책 건의사항

인구주택총조사 주변 환경의 변화에 처하고,기 자료의 상시 확보를

하여 지 까지 기존의 행정자료를 기 로 인구ㆍ가구ㆍ주택통계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을 제시하고,그 가능성을 확인하 다.여기서는 등록센

서스의 성공을 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을 정리하 다. 를 들면,소지역별

통계추정을 한 틀을 제공하고,다양한 항목에 한 조사를 실시하기 해

서는 표본의 규모를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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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순환센서스의 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등록센서

스의 발 을 해서 등록센서스기본법(가칭)을 제정한다면 행정자료를 담당

하는 부처와 통계청의 력체계를 강화하고,행정자료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그 외에도 행정자료의 DB화,특수집단에 한 수조사의 병

행, 국민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1.등록센서스 기본법의 제정

등록센서스는 통계청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국가의 행정자료 리

체계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계기 의 조와 통계청의 방법론 인 근

이 가능할 때 성공할 수 있다.이 시스템을 한 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

다.가장 좋은 것이 ‘등록센서스기본법’이라는 특별법의 제정이다.이 법은

련 행정자료에 한 자료수집,자료 리,기 간의 조,자료의 질제고,

자료에 한책임부여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록센서스의 성공 인 실시와 자

료의 품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련 행정자료의 DB화

등록센서스의 기본은 행정자료이다.등록센서스의 성공을 해서는 각종

행정자료가 정의에 맞게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실시간 정리가 필수 이다.

그러므로 등록센서스를 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의 정비와 DB화가 사

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련 행정자료(주민등록,건축물등록 등)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결과는 과거

의 통 인 방법에 의한 인구주택센서스의 결과와 연계하는데 시계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만약 행정자료의 표 화가 이루어지고,시계열 자료

가 DB화 된다면 등록센서스 자료와 통 센서스 자료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표본규모의 확 와 수조사의 병행

표본센서스를 병행하는 목 은 (1)등록센서스의 추정을 한 승수를 정확

하게 산출하고,(2)종 의 센서스에서 작성하 던 다양한 인구,가구,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등록센서스에서 소지역( 를 들면,읍ㆍ면ㆍ동)별

자료를 추정하기 해서는 표본규모가 클 때 추정자료에 한 신뢰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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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우리나라 센서스의 주기가 5년이므로 앞으로 다

양한 자료의 정기 인 확보를 하여 롤링센서스(순환센서스)를 고려한다면

20% 표본센서스는 5년간 수를 상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매년 통계를 생

산할 수 있다.

표본의 규모를 늘려도 자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에는 부분 인 수조사를 용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면,새로 개발

된 지역의 경우 표본추출 자체가 어려우므로 수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

다. 한,외국인조사와 같이 모집단의 분포가 명확하지 않고,표본틀을 확보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외국인조사는

다음에 별도로 정리하 다.

4.외국인조사를 한 별도연구

인구센서스의 기 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고,국외에 장기체

류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경우 출입국 자료,외국인 등록자료 등을 이

용하여 수자료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에도 출입국 리 자료의

DB화가 체계 으로 정리된다면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그

러나 지 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와 등록 외국

인수의 차이가 크고,외국인에 한 기본 정보(개인특성,거주지 등)를 센서

스에서 조사하여야 하므로 행정자료에 의한 간 추정과 함께 수조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통계작성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5.표본추출틀과 순환센서스의 기법연구

표본규모를 20%로 확 하는 논의를 앞에서 하 다.표본규모를 확 하

는 것은 등록센서스 자료추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표본

조사의 표본틀을 제공하고,앞으로 순환센서스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표본추출을 한 틀(samplingframe)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표본

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통 센서스의 경우 한 조사구의 크기를 50~60가

구 내외로 국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가구를 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에서

이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하고,조사 상으로 활용하 다.그러나 등록

센서스에서는 행정자료가 행정단 별로 작성되므로 표본추출 단 를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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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기 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지 상하기로는 통ㆍ반ㆍ리와 같이

최소 행정단 를 기 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지역에 따라 행정단 별 규

모(인구,지역 등)가 무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효과 인 표본추출이 어렵

다. 한,최소 행정단 별 행정자료의 정비가 잘 되어야 표본추출단 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련기 간의 조가

으로 필요한 사안이다.즉,최소 행정단 별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DB

화가 이루어져야 하고,행정단 의 경계가 명확하여야 하고,행정단 별 규

모의 차이가 히 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 국민 홍보의 강화

“인구주택총조사를 폐지하고,등록센서스를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통

인 인구주택센서스에 한 인식이 와해되고,행정자료와 표본조사를 토

로 하여 실시되는 새로운 센서스에 한 이해가 늦어지는데서 나타나는 문

제를 최소화하기 한 홍보가 필요하다.

기존의 센서스는 수조사로 실시되면서 국민이 동참하여야 한다는 인

식이 확립되어 있고, 수조사이기 때문에 자료에 한 신뢰가 강하게 형성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등록센서스로 환될 경우 표본센서스에 한 참

여의식이 낮아질 수 있고,더욱이 수조사를 하지 않은 등록센서스결과에

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7.외국의 제도를 직 악 후 제도도입

통 센서스의 도입과정에서 방법,정의, 차 등을 익히기 한 연수,

워크 ,세미나 등에 계직원을 견하여 훈련을 시켰고,필요할 경우 외국

의 자문 을 빙하여 센서스의 성공 인 실시를 해 노력하 다.센서스의

실시가 거듭되면서 센서스 문가가 확보되고,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지

은 다른 나라의 센서스를 해 자문이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등록센서스라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으로 기법

을 개발하고,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미 이스라엘,싱가포르,독일, 만 등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

서스 실시계획을 완성하 으며,2010라운드 센서스에 용할 정으로 있

다.등록센서스의 정의와 방법도 요하지만 등록센서스가 가능하도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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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정과 내용이 더욱 요할 것이다.이것은 단기간의 시찰과 설명으로 습

득할 수 없다. 계직원이 장기간( 를 들면,3개월 는 6개월)상주하면

서 추진과정을 따라 가면서 확인하고,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고민하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다행히 2010

년과 2011년에 수 개국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므로 통계청에서는 앞으로

등록센서스의 담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견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더불

어 문가의 장 확인은 우리나라 등록센서스의 비와 실시를 한 실질

인 자문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부 록





부록 I:세계 각국의 등록센서스와 센서스 표본조사

A.스페인의 행정자료와 수조사 통합센서스

스페인의 2011년 센서스는 2001년 모형을 개선한 것으로,“고 센서스”

(곧,“고 ”이란 센서스 정보를 조사표와 지실사에 의하여 구체 이고

포 으로 획득한다는 의미)와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센서스”를 결합하

는 형태가 될 것이다.이것은 센서스 문헌에서 볼 수 있는 3가지 센서스 유

형(고 센서스,100% 완 한 등록센서스,행정자료와 표본통계조사의 통

합센서스)의 요소를 포함하지만,이들 의 어느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으

며,“행정자료와 수통계조사의 통합센서스”라고 명명될 수 있는 새로운 센

서스 범주로 분류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센서스 유형의 본령은 센서스 비용과 응답자 부담을 경감하기 하

여 센서스와 련성이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고,인구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행정자료에서 획득 불가능한 센서스 변수를 조사하기 하여 모집단에 한

수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스페인이 2011년에 실시하는 센서스는 이와 가장 유사하다고 단되는 행

정자료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통합센서스(integratedcensus) 는 부분 등

록센서스(partialregister-basedcensus)와 두 가지의 주요 차이 이 있다.

• 행정자료에서 가용할 수 없는 변수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고 센서스

와 같은 모집단 체에 한 지실사에 의하여 획득된다.

• 인구 장을 바탕으로 하는 인구센서스,특히 인구 수치는 재로서는 최

고의 품질을 갖춘 통계로 간주되기 힘들다.따라서 고 센서스의 수

조사를 통하여,해당 인구 수치를 수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하고

정정한다.이러한 유형의 센서스는 인구 장의 포 범 를 철 하게 평가

하고,인구 수치를 조장하고 나아가 고 센서스의 특징인 과다집계와

과소집계의 주요 원인을 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스페인의 이러한 센서스는 유엔이 권고하는 인구주택센서스의 4가지 핵심

원칙인 개별성(individuality),보편성(universality),동시성(simultaneity),주기

성(periodicity)을 충족시킨다.특히 보편성의 원칙은 인구 수치나 기본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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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정도나 모든 센서스 조사항목에 하여 충족되는 원칙이다.

2001년 센서스에서 이용된 행정자료는 인구 장과 스페인 내무부가 제공하

는 부동산 신분증 데이터베이스 다.2011년 센서스에서는 취업자 련

모든 센서스 변수 자료를 획득하기 하여 사회보장가입자 자료와 같은 행

정자료를 추가하게 될 것이다.스페인 통계청은 인구 장을 매개체로 하여,

한 마이크로 수 의 2001년 센서스 자료를 리하여,센서스 자료에 분석

으로 풍요로운 장기 (longitudinalperspective)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스페인 센서스는 반 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 하고 있으며,그것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데도 심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2011년 센서스에서,

행정자료만을 토 로 센서스 조사항목을 집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하

지는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센서스가 합성을 가지기 한 기술 /법률 조건은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인구 장의 존재:인구 장이 인구통계 작성목 에 100% 무결 이라고

할 만큼 신뢰도가 큰 자료일 필요는 없다.그러나 인구 장이 센서스 과

정에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구를 집계해야 하는가,그리고 어디에

서 집계해애 하는가에 한 잠정 이고,일차 인 해답을 수 있는 정

도의 신뢰도는 있어야 하겠다.

② 센서스 목 에 부합하는 별도의 행정자료를 갖는 것이 한 바람직하다.

가령,부동산(건축물) 장,징세 장,사회보장등록,실업자 공 장부,최

종이수학력 자료 등이 여기에 한다.

③ 앞의 두 개 조건이 충족된다면,센서스 목 으로 이들 행정자료 시스템

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비효율 이라고 하겠다.이러한 센서스 유형이 특

정상황에서 최 이라고 간주되기 한 추가 인 조건이 바로 행정자료만

으로 실시되는 센서스가 어도 다음 이유들 의 하나 때문에 타당성을

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인구 장의 수치들이 인구통계 목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어도

10년에 한 번씩은 구체 실과 비교하여 규칙 이고 포 으로 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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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의 결합이 센서스 정보의 기본 요구를 포 하지 못하며,결

측변수들이 양질의 면에서 무나 요한 것이기 때문에,표본조사로서

이들을 하게 악할 수는 없다.

④ 이러한 종류의 센서스는 인구 장과 련하여,센서스가 인구 장에 의

하여 지원되는 것이냐 아니면,인구 장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하여 센서스 지실사를 이용한다는 에서 이익이 상호보완 인 것이

냐의 두 종류의 것이 있을 수 있다.2001년 스페인 센서스를 해서,스페

인 통계청은 다음을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유형의 센서스를 계획하 다.

ⓐ 인구 장에 한 특정 입법이 인구 장을 업데이트하기 하여 센서

스 지실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센서스 련 정보를 취 하

는데 있어서 통계 비 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

ⓑ 한 기술 조치를 취하여, 행정목 이나 통계목 으로 이용되는

인구 장과 통계 목 으로만 이용되는 센서스 정보와는 구분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2001년 센서스에서는,이러한 구분이 정보유형별로 조사표

를 분리하여,이러한 구분이 제 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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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의 등록센서스

만의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 실시방안

1.배경

만( 화민국)의 경우,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주택센서스(人口及住

普査)는 국가의 핵심 센서스의 하나로 통계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인

구주택센서스는 1949년의 화민국 정부가 만에서 수복된 후 모두 4차에

걸쳐서 실시되었다.처음 2차례의 센서스는 1956년과 1966년에 실시되었다.

1970년과 1975년에는 연속 으로 표본조사가 2차례 실시되었다.1980년과

1990년에는 각각 수조사로 조사표 센서스를 실시하 다.인구주택센서스는

내정부(內政部)의 주 아래,과거에 행정원(行政院)의 인구주택센서스 사무

처(잠정기구)와 력하여 실시되었다.등록센서스 실시 비작업의 일환으로,

호 법(戶籍法,HouseholdRegistrationLaw)을 1997년에 개정하 으며,2000

년 인구주택센서스는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DGBS-Director-General of

Budget,Accounting,andStatistics)통계국(統計局,StatisticsBureau)로 이

되었다.행정원 주계처 통계국은 2000년 센서스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주택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으며,2010년 인구주택센서스는 정부수복 이후

제6차 센서스에 해당한다.

2.개

만의 2010년 센서스는 공 장부,특히 호 등기부(戶籍登記簿)를 이용하

고 동시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경제 인구특성,생활상태,주택상황을

포함하는 인구주택통계를 작성하는 통합센서스(integratedcensus)의 방식으

로 진행된다.

이러한 통합센서스를 추진하기 하여, 만 통계국은 2000년 센서스의

비과정에서 미국,일본, 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등의 인구통계 문가

를 청하여 수조사로 진행되는 센서스의 비용 감과 응답자의 부담경감

을 한 안 센서스 방안(alternativecensusdesigns)에 한 연구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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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1997년과 1998년에는 안 센서스 방법의 실성이나 비용효율

성에 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등록센서스로의 추진을 검토하 지만,호 등

기부 자료의 불완 성으로 등록센서스를 추진하지는 못하 다.

만 주계처 통계국은 2010년 센서스 시험조사 자료와 호 등기부 자료의

매칭률이 75% 수 으로, 재의 우리나라보다 행정자료와 센서스자료의 매

칭률이 조한 상황에서,2010년부터는 통 센서스 방식을 포기하고 호

등기부의 인구통계 정보를 활용하고 이것을 표본틀(samplingframework)로

이용하는 표본조사에 의하여,인구와 주택에 한 상세정보를 획득하도록 하

고 있다.

1)센서스 기 일:2010년 12월 26일.직 센서스는 2000년 12월 16일이

기 일이어서,센서스의 주기성(periodicity)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

는다.

2)조사기간:2010년 12월 26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조사기간은 4주

간 계속된다.

3)조사 상자:센서스는 만의 재 국경 안에 거주하는 내국인(해외에

근무하는 만의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지만, 만에 견된 외국인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제외한다)과 외국인을 포함하여,주택센서스의 경우

만 내에 있는 모든 주택/주거단 (housing/dwellingunits)를 포함한다.

4)자료수집방법:직 면 (개별방문),우편배포/직 수거,인터넷 온라인조

사 등의 3가지 방법을 본격 으로 이용한다.

5)조사항목:

(1)인구부문:성명,성별,출생연월일(연령),혼인상태,가구등록(戶口登

) 거주상태(등록지 상주지,상주하지 않는 이유),교육정도(최종

학력), 지방언 사용 여부,5년 거주지,취업상태(산업 직업),근

무지 학교의 주소,취업인구와 학령인구의 통근․통학상태,생존자

녀수와 생존자녀의 상주지,장기요양상태 등

(2)주택 가구 부문: 유상태,주택용도,총(용 )면 (평수),방수,화

장실수, 입 연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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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사지역:조사지역을 구분하기 하여,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System)을 이용한다.모든 조사지역은 110±30개 가구로 구성

되며, 국에서 총 6-7만 개 조사지역을 무작 로 표본 추출한다.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개인면 을 한 조사지역 기본도를 작성한다.

7)표본추출방법론

(1)일반가구:도시 는 농 에서 진(鎭),시( ),구(區)를 하 모집단

(sub-population)으로 사용한다.조사지역을 단 로 하여,‘무작 층화

( 는 분층)군집 추출법’(random stratum clustersampling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총 조사지역의 16%를 표본으로 추출하며,표

본조사 상지역의 모든 주택단 ( 는 거처)와 인구를 조사 상에 포함

시킨다.

(2)집단가구: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이나 기타 특수 성격을 갖는 시

설의 경우에는 해당감독기 에 의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8)자료처리:센서스 조사표의 응답내용을 학문자 독장치(OCR,Optical

CharacterRecognition)로 스캔하여 일차 으로 편집 작업을 실시한다.

9)공 장부 일의 내용

(1)내국인:가구등록(戶籍) 일,출입국 리기록,시설인구 교도소 수

감인구,학생취학명부(신입생,재학생),국민건강보험 일,장애자인구 등

록 일

(2)외국인:외국인 체류자 등록 일,외국인 노동자 일,홍콩,마타오,

국본토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인구 출입국 리기록

(3)건축물:진(鎭),시( ),구(區)별 주소 장,단 거처 일,주택세

일 등 기타 련 공 장부

10)비 보호:인구주택총조사를 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을 목 으로

하여 사용된다.자료의 리와 서비스는 만 통계법과 련 규정에 의거

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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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자료

1.법령근거:2010년 만 센서스(人口及住 普査,곧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

법 제3조,제4조,제10조와 같은 법의 시행세칙 제7조,제25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2.센서스의 목 용도:센서스는 재 만의 주권이 미치는 지구의 상

주인구에 한 기본특징,가구구성 주택의 사용상황 등에 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주목 이며,자료를 편집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한 이후,다음

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1) 국 상주인구의 특징과 구조,최신 주택 련 기 자료를 획득하여,인

구 주택개발정책의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2)인구의 규모와 특성,가족구조를 악하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가족,직장,교육 등에 한 정책구상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안 망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국 개별지역,곧 진(鎭),시( ),구(區)별로 인구 주택분포를 악

하고,상주인구의 통근․통학의 방향,인구규모,교통수단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도시계획,산업발 ,공공시설,교통운수 도농간 균형발 정

책의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4) 국 개별지역,곧 진(鎭),시( ),구(區)별로 노동력인구의 취업상태,직

업구조 등 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가 인 자본을 강화하고,인력운용

취업 진을 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5)'새로운 세기 제3기 국가건설 계획‘(新世紀第三期國家建設計劃)을 추진

하는데 필요한 인구 주택 련 자료를 획득하고,이를 통하여 “활력창

신(活力創新),균부공의(均富公義), 속 능(永續節能)”이라는 국가발 의

장기 목표를 달성한다.

6) 국 개별지역,곧 진(鎭),시( ),구(區)별로 상주인구와 주택총수,그리

고 센서스 조사구의 기본 특성구조를 확정하여,가구표본조사를 한

표본설계와 모수추정(parameterestimation)을 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7)학술기 과 민간단체에 인구 주택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8)센서스 결과를 국제 으로 비교연구하고,각국 인구발 의 상황을 상호

이해하며,국가 간 력교류 사업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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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센서스 기 시 실시기간

1)기 시 :2010년 12월 26일을 기 일로 하고,이 날의 0시를 기 시각

으로 하며,기 일 1주일 동안(12월 19일-12월 25일)을 기 주간으로

한다.

2)실시기간:2010년 12월 26일-2011년 1월 22일 (도합 28일간)

4.센서스 조사범 : 만( 화민국)정부의 통치권에 귀속되는 만성(臺灣

省)과 복건성(福建省)을 센서스 구역범 로 하여, 만지구 직할시(臺北,

高雄)과 만성 각 (시)과 복건성 문 (金門縣),연강 (連江縣)을 포함

한다.

5.센서스 조사방식: 만 정부의 공 장부와 보완 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

를 통합하는 부분 등록센서스(partiallyregister-basedcensus)를 실시한

다.공 등기장부를 매칭 보정하여, 만정부의 통치권이 귀속되는 지역

의 상주인구 총수와 기본 자료를 작성하고,다시 센서스 상지역의 16%

에 해당하는 지역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직 조사를 실시하고,개별 지역

(진(鎭), 시( ), 구(區))의 상주인구 총수와 센서스의 long-form

questionnaire의 응답에 해당하는 상세자료를 획득한다.

6.센서스 조사 상:센서스 기 시 에 만 정부의 통치권에 귀속되는 지

역,곧 센서스 범 지역 안의 상주인구(정부가 해외에 견한 공무원과

그의 가족,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교포는 포함하고, 만에 주재하는

외국의 문무 외교사 이나 그의 가족은 제외한다)와 센서스 범 지역

안의 소유주택을 모두 센서스 조사 상으로 한다.

7.센서스 실시방식:직 면 방식,우편배포/직 수거방식,인터넷조사 방식

을 채택하여 16% 센서스 표본조사를 실시하며,각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조사방식을 탄력 으로 운용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8.센서스 자료의 비 보장:센서스 과정에서 획득한 개별 자료는 비 을 엄

격히 보장하며, 만 통계법과 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료의 리와 서비

스는 이루어진다.

9.센서스 표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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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상황:거소구분, 유상태,주택용도,주택의 기본 특성에 한

문항

2)가구 상황:가구(戶)별 주택소유상태,가구등록 거주상태 등에 한

문항

3)인구 상황:인구의 기본특성,상시거주 여부와 출입 여부,경제활동

상태,직장 학교 주소,통근/통학상태,내국인 건강상태 등에 한 문

항

10.공 장부 조사항목

1)내국인 인구: 체 가구 호 자료 일,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시

설인구 교도소 수감자 인구 일,학 자료 일,건강보험자료 일,

심신장애자 장 일 등 만 내국인 인구 련 공 장부 일

2)외국인 인구:외국인 체류자 등록 일,외국인 노동자 일,홍콩,마

카오 국본토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인구 등록자료 등 외국인 련

공 장부 자료

3)건축물:진(鎭),시( ),구(區)의 리(村里)별 주소 장,단 거처

일,주택 련 재산세 일 등 기타 련 공 장부

11.주 기 : 만 행정원 주계처가 센서스 주 기 이 되어,센서스 업무를

총 하여 기획하고 감독한다.주계처의 센서스 원회는 여기에 력하여

각종 자문과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12. 력기 과 업무분장

1)센서스의 상지역에 하여 각각 특별조사와 일반조사를 리하기

한 주 기 을 두고,특별조사는 국수 의 해당 유 기 이 주 기 이

되고,일반조사에 해서는 지방정부가 앙정부의 주 기 과 함께 센서

스를 리할 책임을 공유한다.일반조사 상지역은 지방정부가 임시로

센서스 실시조직을 설립하여,해당조사를 책임지고 리하는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센서스 각항의 기본항목을 조사하는데 공 장부 일이 필요한데,이

것은 내정부 호정사(戶政司),내정부 입출국 이민서(移民署),내정부

사회사(社 司),교육부 각 학교,법무부,행정원 노공 원회(勞工委員

),재정부 재세자료 심(財稅資料中心),행정원 생서(衛生署) 앙건강

보험국 등의 련 주 기 이 책임을 지고 해당 공 장부 일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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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13.센서스실시 임시조직 센서스 구획구분

1)센서스 실시 임시조직

1.시설인구 조사조직:센서스에서 특별조사의 상이 되는 시설인구,곧

집단가구를 리하는 청의 경우에는,해당 청에 센서스 임시조직을

설치하고,센서스 업무를 총 으로 지휘 감독한다.

2.직할시, (시)조직: 만지구의 각 직할시, 만성 각 (시)와 복건성

의 문 ,연강 정부는 별도의「인구 주택총조사처」(人口及住 普

査處)을 설치하고,해당 구역의 센서스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3.향(진,시,구)조직:각 향(진,시,구)에 하여 「인구 주택총조사

실」(人口及住 普査室)을 설치하고,각 향의 지실사를 집행하는 책임

을 맡는다.

각 의 센서스 임시조직은 업무수요를 균분하여 감독업무를 분장하고,

설치요령은 행정원 주계처가 정하며,센서스 업무를 종료하면 임시조직

은 해체된다.

2)센서스조사구의 구분: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운용하여, 만지구 각 직할시, (시)수치화 센서스조사구를

설정하고,복건성의 문 ,연강 2 에 해서는 실지조사 방식으로

센서스조사구를 설정하여,센서스 표본조사를 한 장실사작업을 진행

하고,센서스 인력을 운용한다.

14.센서스 인원

1)기획집행 자료처리 인원:센서스 업무 집행기간 ,행정원 주계처

보유인력의 동원과 감독 작업 외에,인력수요를 감안하여 인력 견방식으

로 학 이상 미취업의 졸업생을 고용하여 센서스 업무집행,보고서 작

성,자료처리 등의 업무에 조하도록 하며,센서스 업무가 완료가 된 후

해고하도록 한다.

2)각 센서스조직 행정인원:내무행정,조세행정,사회복지행정,군사행

정,경찰행정,교육행정,주계행정,주택행정 련 인원과 공무원을 센서

스조직 행정인원으로 겸용 배치한다.

3)조사인원:각 조사인원은 핵심요원,지도원,방문원 등을 포 하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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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공무인원,학교 교직원이나 민간의 유력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공

무인원은 각 지방 센서스 임시조직 안의 내부행정,재무행정,사회복지

행정,경찰행정,교육행정,주계행정 등 유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며,민

간의 유력인사는 리의 장(長),인장(隣長),자원 사 홈헬퍼(料理家務 ),

건물 리자,미취업의 학 이상 졸업생 등을 당한 인원을 선발하여 센

서스를 리하는 인원으로 하고,센서스 업무량을 기 으로 하여 조사

련 비용을 지 하도록 한다.

15.센서스 실시계획:행정원 주계처가 센서스 실시계획안의 규정을 바탕으

로 센서스 실시계획과 각항의 세부작업계획을 감독한다.

16.표본설계

1)일반가구: 만의 각 향(진,시,구)을 하 모집단(sub-population,副母

體)으로 하여,무작 층화군집추출법(random stratum cluster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센서스조사구를 최소추출단 로 하며,조사구의

16%를 추출하여,조사구 내에 상주하는 모든 개인,가구,주택에 하여

조사표 집계를 실시한다.

2)집단가구:성격상 특수한 시설인구(장애자,노인 등의 요양기 ,군 의

각종 부 )나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가구에 해서는 수조사를

실시하며,이들 시설인구나 집단가구를 리하는 앙부처가 센서스의 주

기 이 된다.

17.시험조사:센서스 본조사의 각 단계별 작업계획,작업방법,조사문항,표

책 등의 타당성을 검하기 하여,센서스 실시 에, 당한 지역과 표

성이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단계별로 3차에 걸친 시험조사(censustests)를

실시하며,센서스 본조사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8.사후조사:센서스 본조사의 품질과 정확도를 검하기 하여,사후조사

(PES,Post-EnumerationSurvey)를 실시하여,집계의 락과 복,응답내용

의 정확성을 악하여 향후 센서스 품질을 개선하기 한 청사진을 마련한

다.

19.센서스 보고서 작성



- 424 -

1)보고서 심의:센서스 통계분석 결과,행정원 주계처 센서스 원회의 심

의를 거쳐서,보고서를 편책하여 출 한다.

2)보고서 배포:

1.센서스 일차보고서:2011년 7월 22일 완성

2.센서스 총 보고서:2012년 7월 30일 완성

항의 일차보고서와 총 보고서(분석설명을 포함)가 제출되면,행정원이

검토하여 이를 공표한다.

20.주요작업 진척도

1)기획설계단계:2007년 7월-2009년 12월

2)조사 비단계:2010년 1월-11월

3)조사실시 심사단계:2010년 12월-2011년 2월

4)사후조사 단계:2011년 2월-3월

5)자료처리 보고서 편책단계:2011년 2월-2012년 7월

6)연구분석 단계:2012년 8월-2013년 12월

21.성과평가:조사인원에 하여 조 인 분 기와 효율 인 센서스 업무

추진을 하여 조직과 조사인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수 별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 한다.

22.센서스 비용: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안이 4억 만 안(元)(한국 원

화로 약 160억 원에 해당)이 행정원 주계처에 의하여 책정되었다.

23.센서스 자료의 응용:센서스 통계자료의 활용을 증 시키기 하여,간행

물 보고서,CD-ROM,온라인검색 통계결과만이 아니라,그래 를 이용한 각

지역별 자료를 제공하고,공 장부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주제분석을 가능

하게 하며,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분 수권방식(分級授權方式)을 보강하여

센서스 정보를 제공하여 각계각층이 센서스 자료를 범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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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87  독 스 사

C.독일의 등록센서스

독일의 연방 통계청(FederalStatisticalOfficeOfGermany,Bundesbeamt)

은 1987년 이후 센서스(Volkszählung)반 운동,연방재 소의 헌 결 등

으로 센서스를 실시하지 못했다.1996년 유럽연합의 센서스 실시 권고와

련하여,독일정부는 높은 비용과 낮은 응답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 다.

이에 따라 독일은 유럽에서 2000년 라운드에서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은 유

일한 국가가 되었다.

재 인구와 단 거처에 한 자료는 1987년의 센서스 결과를 토 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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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87  독 스 시 : 린 벽  스 사

하여 사용되고 있다.센서스 자료의 업데이트와 노동력조사와 같은 표본조사를

해 1%의 ‘마이크로센서스’(microcensus)가 매년 수행되고 있다.그러나 1987년

이후 독일 통일,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규모 이주,유럽통합 등 많은 변화가 있

어 과거 센서스 결과를 토 로 업데이트 된 재의 인구수가 최소한 130만 명 이

상 과다집계된 것으로 2001년과 2002년에 실시된 센서스 시험조사에서 밝 졌다.

이와 같은 기존 센서스 결과의 업데이트 된 숫자와 이 숫자를 근거로 하여 이루

어지는 표본조사의 부정확성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정확한 숫자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행정자료 활용과 통 방식의 지실사

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의 2011년 센서스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이러한 센

서스의 실시 결정에는 EU(European Union)의 ‘유럽연합 센서스"(EU-wide

census)추진도 향을 미쳤을 것이라 단된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2011년 등록센서스 추진계획을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우선 그 실시 배경과 개과정을 우선 으로 검토하여 보겠다.다음은

2001년의 시험조사를 살펴보고,이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 추진되고

있는 2011년 센서스 실시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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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1981/1987년 동독(1981)과 서독(1987)에서 마지막으로 통 센서스 실시

1992～1995년 통 센서스를 체하는 새로운 센서스 Taskforce조직

1996년 유럽연합센서스 가이드라인 안을 독일 정부 거부

1997년 유럽연합 센서스 2001Taskforce조직

1997년 지자체별 인구등록 장의 품질진단 Taskforce조직

1998년 연방정부의 행정자료를 토 로하는 센서스 방법 승인

2001년 센서스 비법 시험조사

2003년 시험조사 결과에 한 보고

2006년 2011년 센서스 실시 결정

2007년 2011년 센서스실시 비법 시행

2008년 주소․건물등록 장 사 비 시작

2009년 2011년 등록기반 센서스법의 제정 공표

2011년 등록센서스 실시 정

자료:Eppmannetal.(2006)의 재정리.

<  1> 독  등 스 진  

1.등록센서스의 추진 배경

독일의 등록센서스 실시 과정과 정된 차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통 인 조사방식의 센서스가 구서독에서는 1987년에,구동독

에서는 1981년에 실시되었다.구서독에서 당 1981년에 실시 정이었던 센

서스는 두 차례 연기되어 1987년에 실시되었다.첫 번째 연기는 센서스의

장 작업과 련 소요되는 비용에 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재정 분담 문제와 련이 있었다.두 번째는 1983년에 센서

스법이 연방헌법재 소에 의해 헌 결을 받음으로써 연기되었다.개인정

보 보호와 련 1982년 가을부터 센서스 반 운동이 일어났으며,약 1,200

명의 시민들이 센서스법이 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집단소송을 제기

하 다.이에 한 연방헌법재 소의 헌 결의 주된 결정 사유는 센서스

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획득한 개인자료를 인구 장의 수정을 해 지방자치

단체에게 달하는 것이 독일기본법(GermanConstitution)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이 결은 여 히 유효한데,

이것은 행정자료를 행정당국이 통계청으로는 달할 수 있지만 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행정당국에 다시 달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FederalStatisticalOfficeofGermany,199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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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ㅁ,2007b).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0년 센서스를 비․실시하는 동안,독일은

통 센서스의 안을 찾는데 분주하 다.1991년에는 조사표와 지실사에

한 안을 논의하면서 등록센서스를 안으로 모색하 다.이러한 제안에

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등록부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이 제한 이라는

과 통계 인 목 으로 사용되기에는 등록부에 무 많은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문제 으로 제기되었다.실제로 독일에는 북유럽의 등록센서스

와 유사한 센서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완벽하고, 실을 정확하게 반 하는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장조사를 최소화하면서 등록부의 이

용을 극 화하는 센서스를 한 모델이 개발되었다.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기본 조건들이 호의 이지 않았기 때문에1)모델은 차 복잡해졌고,많은 방

법과 차들이 독일 등록부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 비하기 하여 개발

되어야만했다(Eppmannetal.,2006).

1992년에는 특별연구 이 조직되어 다양한 센서스 디자인에 한 연구를

착수하 다. 통 인 센서스에 비해 비용과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자료 센서스의 가능성에 해 논의가 진행되었다.논의 에 행정자료

센서스 실시를 한 필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장이 제 로 정비

되어야한다는 사실에 해 범 한 공감 가 형성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조

정을 해 소요될 것으로 상되는 4억 유로의 재원은 행정자료 센서스 실

시안을 부결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이러한 배경 하에서,연방 통계청과

각 주정부 통계청 책임자들이 1995년에 수조사와 무작 표본조사를 통합

하는 센서스를 제안하 다.

1997년에는 ‘유럽연합센서스 2001(EU-wide2001)’툭별연구 과 ‘지방인구

장의 품질 검’특별연구 이 동시에 조직되어서 센서스 실시 방향 검토와

인구 장의 품질향상을 한 다양한 노력이 다각 으로 수행되었다.‘유럽연

합센서스 2001’특별연구 은 연방내각과 연방 통계청 각 주정부 통계청

의 표로 구성되었다.‘유럽연합 체 센서스 2001’특별연구 은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센서스 모델을 안으로 제시하 다.이 특별연구 은 등록센서

스의 실시는 가능하지만, 통 인 센서스에 비해 품질 하는 불가피하다고

단하 다.하지만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수상과 상원의원들은 1998년 11월

에 개최된 회의에서 통 인 센서스에서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센서스로

의 이행을 승인하 다.

1)독일에는 앙인구 장과 건물-주택 장과 같은 기본 장이 존재하지 않으며,개인에

한 식별번호가 없다.



- 429 -

등록부의 품질 개선 목 과 함께,선거,여권․병 의 달 등을 하여 업

데이트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우편을 통해 인구

장을 정비하도록 요구받았다.지역주민의 출입,곧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을 신고하는 차들이 개선되어야 했으며,서

로 배치되는 정보가 련 행정자료에 기재되어 있을 때 이 정보는 수정․보

완되어야 했다.이러한 노력의 궁극 목 은 별도의 인구 장에서 거주자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시도의 성

공 여부를 추후에 센서스 테스트를 통하여 평가 작업을 실시하 으며,결과

으로 실패작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 다.

행정자료의 품질개선 노력과 함께,등록센서스의 실시 이 에 련된 등록

부의 품질을 테스트하고,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매칭한 데이터가 등록센서스

실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하여 테스트하는 것은 필수 이다.이 때문

에,시험조사가 2001년 6월에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에 의

해 규정되었다.센서스 테스트의 조사를 한 기 일은 2001년 12월 5일로

결정되었다.한편 이러한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2011년에 등

록센서스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2.2001년 시험조사

‘유럽연합 센서스 2001’특별연구 이 개발한 센서스 모델은 센서스 시험조

사에서 테스트되었다.2001년 센서스 비법을 통해서,독일 연방 통계청은

새로운 방법의 심층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임받았다.이 법은

응답자 련 기 의 정보 제공 의무,각종 조사자료의 통합과 조사 비

실시를 한 주소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 다.

시험조사에서는 특히 련 등록부의 품질과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의 데이

터 매칭이 검토되어야 했는데,세부 으로 다음 사항들이 독일 연방 통계청

에 의해서 테스트되었다.

∙과다 는 과소와 련된 인구등록부의 품질 검2)

∙인구등록부의 통계 조정 는 보정수단 제안을 한 방법의 효율성

∙우편조사에 의해 건물 소유주로부터 얻은 단 거처 자료와 직 인터

뷰 방식으로 거주 가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의 차이

∙인구등록부 자료와 건물-단 거처 센서스로 수집한 자료의 결합을 통한 자

2)과다(overestimation)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의미하는

데 명목 (nominal)이라는 용어로 표 되기도 한다.한편,과소(underestimation)는 실제로 거주

하는데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의미하며 부족(shortage)으로 표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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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된 가구 생성 차의 개선 가능성과 결과의 신뢰성

∙연방노동청 등록부의 품질과 활용성

가.시험조사의 테스트 모델

Eppmannetal.(2006)에 의하면 2001년 독일의 센서스 테스트 모델은 <그

림 3>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연령,성별,혼인상태,국 ,거주상황,출생지 는 출생국

가 등과 같은 인구학 기본변수들이 인구등록부에서 추출된다.

제2단계에서는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을 악함

으로써 이 등록 여부를 검토한다.이를 해,독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1

월 1일,5월 15일,9월 1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생일이 불명확한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통계청에 송부했다.처리 차를 통해,하나 이상의 지방자

치단체에 주요 주소를 등록한 사람들이 평가되었다.이러한 사람들은 면 조

사 후,등록부가 수정되었다.

제3단계에서는 건물 소유자 는 리자에 한 우편조사를 통해,건물

단 거처에 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건물 단 거처의 소유자,규모,방의

수,난방시설,임차료 등이 조사되었다. 체 가구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

리자를 상으로 주택 부문에 해 조사하기 때문에 응답부담과 소요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상되었다.

제4단계에서 건축물 주택 센서스 자료가 인구등록부의 인구 련 데이터와

매칭된다.이러한 매칭작업은 도로명과 주택코드를 통해 주택 곧 단 거처 수

에서 이루어지는데,같은 단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해당 단 거처에 할당하

는 작업은 성(姓), 는 결혼 의 성(姓), 입일자 등에 한 자료를 기 으로

한다.이러한 행정자료 데이터와 건물 주택센서스와의 매칭작업은 이 모델의

핵심 부분인데,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첫째 인구등록

부의 정보를 건축물 주택 센서스의 결과와 매칭하여 가구를 생성한다.이것

은 주택,곧 단 거처별 거주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둘째 인구등록부의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 를 들어,인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는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으며 인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생성된 가구에 합하지 않고 따라서 단 거처에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될

수 있다.이러한 특별한 사례들을 화나 우편을 통해 조사하는 것은 과소등록

는 과다등록을 이는데 도움이 된다.

제5단계에서는 인구 장의 데이터가 연방노동청의 고용 장의 데이터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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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독  스 스트 

칭된다.고용 장은 취업인구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 보험의 상

이 되는 사람들과 훈련이나 재교육의 참여자들, 는 실업자들에 한 정보

를 제공한다.

주: 호 안의 숫자는 단계를 의미함.

제6단계에서 연방노동청의 데이터는 주소,출생일 는 성명을 사용하여

생성된 가구 데이터와 매칭된다.

제7단계에서 인구 련 기본변수 데이터,단 거처 데이터,노동 련 데이터

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제8단계에서는 표본조사 결과를 행정자료와 건축물 주택 센서스의 자료와

비교하여 행정자료의 품질을 평가한다.표본조사의 경우에,건축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하여 행정자료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인구 련 기본정보와

노동 련 정보를 수집한다.이와 함께 건축물 주택 센서스와의 비교를 목

으로 련 데이터도 동시에 요청한다.행정자료의 집계범 를 추정하기 하여,

표본조사는 38,000개를 후하는 범 의 주소를 선정하 다.이 에서 행정자

료 검의 핵심 부분인 가구 생성과 련 방법론 인 검토를 해 16,000개의

주소로 구성된 하 표본을 최종 으로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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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험조사 결과

시험조사 결과 인구등록부는 국 평균 4.1%의 과다등록과 1.7%의 과소등

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지만 과다․과소 등록을 통해 나타난 등록

부의 품질이 연방주 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보다 인구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출입으로 인한 일시 오류를 이기 하여 4개월 후의 등록부를 고

려하 을 때 인구등록부의 과다등록의 비율은 2.9%로 낮아지고,두 시 간의

복 검 후에는 2.3%가 되었다.마지막으로 가구 생성 차를 거치면서 과

다등록은 과소등록과 거의 같은 수 인 1.8%로 낮아진다.그러나 이것은 인

구규모에 따른 편차가 다르므로(자치단체 규모가 클수록 과다등록이 많음)

무시할 수 은 아니라고 단되었다.

두 번째로 건축물 주택 센서스의 결과,이 조사를 실시하는데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건물의 소유자나 리자에 한 주소․건물 명부가 필수 인 것

을 확인하 다.여기에서는 소유자에 한 조사가 가구에 한 인터뷰에서

얻는 정보와 동일한지,동일한 단 거처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 가구의

생성이 효율 인지,주소를 활용하여 건물과 단 거처에 한 우편조사와 등

록부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표세입자의 이름으로 가구 생성이 가능한

지 등에 한 사항이 테스트 되었으며,그 결과는 성공 이라고 평가되었다.

세 번째로 연방노동청의 등록부가 시험 으로 사용되어 약 90%의 자료가

인구등록부와 연결되었다.매칭이 되지 않은 나머지의 경우도 최근에 갱신된

주소로 연결된다면 믿을만한 정보를 것으로 테스트 결과 밝 졌다.

이와 같은 2001년 시험조사에서 새로운 모델은 신뢰할만한 결과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하지만 등록부의 보정과 더 많은 추가 인 변수

들에 한 정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추가 인 표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으며,이를 토 로 하여 2011년 센서스 실시 계획이 보완되었다.

3.2011년 센서스 실시 계획

독일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1년 센서스는 통 센서스 조사방식이 아니

라 행정기 에서 리되고 있는 등록데이터와 장조사방식을 결합한 새로

운 방식이다.독일의 2011년 센서스 실시 계획은 독일 통계청의 센서스 홈페

이지의 내용을 심으로 살펴보았다.등록기반 센서스에서 주로 이용되는 등

록부는 지자체의 인구등록부와 연방노용청의 고용등록부이다.이와 함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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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과 주택에 한 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실시될 정이다(<그림 2>를 참

고할 것).

구분 이용자료 는 방법

등록센서스
∙ 약 13,500개 지자체의 인구 장

∙ 연방고용청의 등록부

통 센서스

∙ 주택 센서스 :국가내의 건물과 단 거처의 소유자

에 한 수조사

∙ 집단시설 센서스 :기숙사 등 집단시설 센서스

표본조사 ∙ 독일내 거주자의 최 10%에 한 표본조사

<  2> 2011  독  스 실시 계

2011년 센서스 실시를 하여 독일에서는 2007년 12월에 2011년 센서스실

시 비법(CensusPreparationLaw)을 제정하 는데,이는 2011년 센서스

비에 한 사항으로 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사 비,지방자치단체의 인

구등록부 제출 등 2011년 센서스 실시 기 일 이 의 비사항과 련 기

의 센서스 업무수행의 실시 근거이다.

새로운 방식의 센서스를 계획하고 있는 독일에서 2011년을 후하여 센서스

를 하여 이용되는 자료와 그 세부 인 차들은 다음과 같다.

가.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사 비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 사 에 반드시 비되어야 할 것이 주소

건축물의 명부이다.주소와 건축물의 명부는 건축물과 주택에 한 우편 센

서스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 으로 필요하다.이 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목 은 1)센서스가 포 하는 건축물 주택의 완 성 검,2)다

양한 자료원의 데이터 매칭,3)건축물 주택에 한 우편 센서스 과정

리,4)센서스에 필요한 표본조사의 모집단 제공,5)센서스 결과의 소지역

추정을 한 토 를 제공한다.주소 건축물 명부를 작성하는 작업은 2008

년에 미리 시작하여 2010년까지 완료될 정이다.

나.행정자료 이용

1)인구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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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독  2011  등 스  실시 차

독일은 국의 약 13,50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등록부를 분산하여

리하고 있다.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일정기간 안에 할 등록사무소

에 등록하므로 인구 장은 등록센서스에서 매우 요한 자료원이다.연령,

성,국 ,혼인상태 그리고 거주지와 같은 기본 인 사항은 인구등록부에서

획득한다.

인구등록부의 품질은 인구 장을 유지․ 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태에도 의존한다.어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거처에 등록할 수도 있고,등록의 지연이 생길 수도 있다.따라서 자료

처리 과정에서 통계당국은 성별,생년월일,출생지/출생국,이름 등의 식별키

를 활용하여 이 등록을 검하고, 복이 확인된 자료는 수정한다.

인구등록부를 센서스에 활용하기 하여 각 지자체는 센서스 기 일에 통

계청에 인구등록부 자료를 송하도록 되어 있다. 송자료는 락변수 검

등 완 성을 검하고,이 등록을 검한다.이 작업은 8천만 건 이상의

코드를 비교하는 복잡한 차이므로 몇 주일이 소요될 정이다. 센서스

기 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각 지자체는 다시 인구 장 자료를 추출하여

송하게 된다.이는 센서스 기 일 이 에 발생하 으나 지연등록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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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독  2011  스 실시도

유로 센서스 기 일 이후에 인구 장에 포함된 행정행 를 반 하기 한

것이다.이와 같은 자료의 수정 후 조정된 인구 장은 연방 노동청의 자료와

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2)고용 장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는 인구주택센서스의 핵심 인 주제 역이다.2011년

센서스에서는 경제활동 련 항목에 한 자료를 획득하기 하여 연방 노

동청의 고용 장을 활용할 정이다.

연방노동청의 고용 장은 의무 인 사회보험 가입자(3,450만 명)와 공공기

근무자(공무원,군인, 사 등 200만 명),실업자,연방노동청의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가한 자 등에 한 등록부로 2011년 센서스의 고용 련 데이

터를 작성하기 한 기 가 된다.이 자료들은 인구등록부와 통합되어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그러나 자 업자와 가족노동자와 같은 사람들

에 한 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한 고용자료는 표본조사를 통해 획

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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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 센서스 실시

1)건물-단 거처 센서스

2011년 센서스는 인구와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상황에 해서

도 데이터를 수집한다.독일에서 건축물 주택 센서스는 1인당 주거면 과

같이 그 결과가 인구센서스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부분 인구센서

스와 함께 실시되었다.그러나 독일에는 모든 건물과 주택에 한 완 한 행

정자료가 없기 때문에,센서스의 방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거 련 통계는

기본 으로 조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그러나 2011년 센서스에서는

1987년의 센서스와는 달리 체 가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 1,750만 명

의 소유자와 리자를 상으로 조사한다.건축물 주택 센서스는 우편조

사로 실시하며, 체 3,900만 가구를 집계범 로 하는 비용의 체수단이

다.이러한 방식이 독일에서 새로운 것은 아닌데,이 방법은 1995년 구동독

지역의 건물주택센서스에서 용되었다.이 방법의 유용성은 2001년 시험조

사에서도 확인되었으며,주거의 구조 특성에 한 문항은 이 의 방법보다

그 내용이 우수하다.

2)집단가구 센서스

2001년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단합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이나 시

설,기숙사와 같은 특별한 건물들에서 인구 장의 오류가 많았다.이러한 오

류가 센서스 결과에 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하여,추가 조사를 실시하

도록 되어 있다.그 결과는 인구 장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통계 으로 수정

하는데 사용되어,신뢰할 수 있는 센서스 결과를 생산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

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실사가 필요한지에 해서는 재 연구되고 있

다.인구 장의 데이터로 충분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결정하기 하

여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표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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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통계청은 등록센서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단하고 있으며,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체 인구의 7~9%를

조사하는 추가 표본조사가 실시될 정이다.

첫째는 2001년 시험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구등록부의 품질 개

선사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여 히 인구등록부가 센서스 통계 생산

에 사용되기에는 부정확하다고 연방과 주의 통계청이 단하 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과다집계와 과소집계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 1,500개에 이르는 인구 규모 1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추가 인 표본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표본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바

탕으로 인구등록부의 과다집계 는 과소집계의 문제를 통계 으로 보완하

여 인구등록부의 품질수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즉,인구등록부가 실

제인구를 과다집계하는 경우는 체 데이터에서 개인데이터를 삭제하여 조

정하고,반 의 경우는 통계 기 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추가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인구 장으로 체이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

자료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가령,교육,통근 등에 한 항목은 행정자

료에서 체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어

야 한다.표본조사를 통하여,주제 분야가 교육인 경우에 응답자의 최종학력

에 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2011년 등록센서스 기 일자는 2011년 으로 정되어 있는데,이

때부터 인구와 주택에 한 자료가 수집되고,자료처리를 거쳐 새로운 인구

주택센서스의 통계를 이용하는데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2011년 센서스의 실시 차와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그림 4>

과 <그림 5>를 참고할 것)

마.가구 생성 차

가구의 규모와 구조,그리고 그들의 단 거처 상황에 한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것은 모든 센서스의 핵심이다.인구와 주택에 한 센서스 안에서도

유럽연합은 회원국에게 국제 으로 공통 으로 사용되는 가구에 한 데이

터 수집을 요청하고 있다.그 정의에 따르면,가구는 하나의 주택 곧 단 거

처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인 가사단 의 개념(house-keeping unit

concept)으로 정의된다.

가구 내 계에 한 정보는 인구 장의 정보를 직 으로 이용할 수 없으

므로,인구등록부와 건축물 주택 센서스의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개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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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독  2011  스  가  생  과  

를 생성하는 차를 밟고 있다.이 방법으로 약 3,850만 가구가 만들어 질 것이

며,아울러 이 방법은 인구등록부의 오류 등록을 찾아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정이다.이 과정에서 등록 오류를 확인하기 해 1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 거

주하는 약 170만 명(1인 는 2인 가구)을 화,우편 는 인터뷰 방식에 의하

여 조사하게 될 것이다(FederalStatisticalOfficeofGermany,2007b).

가구생성 차는 다음의 네 단계로 나 어질 수 있다(그림 5>를 참고할 것).

1)1단계 :핵가구 생성

먼 같은 주소에 등록된 사람들은 핵가구(corehousehold)생성을 해

인구등록부의 배우자․자녀․부모의 이름 등에 의한 상호 계에 한 정보

로 연결된다.가구 생성 차의 1단계에서는 단 거처와의 매칭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한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포 할 수 있는 가구유형이 충분한

정도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2)2단계 :인구등록부와 건축물 주택등록부 매칭작업

가구의 단 거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센서스에서 요하지만 인구등록부

특정한 주소에 어떤 사람이 어느 주택 는 단 거처에 사는지에 한 정보

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가구 생성 차의 2단계에서는 인구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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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는 단 거처를 연결해야 한다.이를 해 특정한 주소에 등록된 사람들

의 이름은 주택 는 단 거처의 소유자 혹은 표세입자의 이름을 조사한

건축물-주택 센서스의 결과와 비교된다.만약 동일 이름이 인구등록부와 건

축물-주택 센서스의 결과에서 발견되면,그 사람은 해당 단 거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핵가구가 1단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소유자나 표세입

자가 속해 있는 핵가구의 구성원들은 그 주택(단 거처)에 속하는 것으로 간

주된다.

3)3단계 :엄격한 생성규칙에 기 한 가구 생성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통 가족과 달리 사회에는 많은 다양한 형

태의 가구가 있으므로, 실의 가구 계를 반 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가구 생성 차가 필요하다.

가구 생성 차의 3단계에서는,인구 장의 추가 정보가 한 가구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 한 지표로 사용된다.이것은 성씨,출생시 이름,최근 혼인

상태의 변화일,이 주소, 입연월 등과 같은 항목을 비교함으로써 행해진

다.한 단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의 척도는 건물 주택 센서스 결과

산출된 단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이다.가구생성의 3단계를 거침으로

써,사람들의 부분은 특정 가구와 주택(단 거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다.가구생성 차는 건축물 주택 센서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악된 특

정 주소지에 더 이상 빈집이 없을 때,그리고 인구등록부에 있는 특정 주소

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가구로 배분될 수 있을 때 완료된다.만약에 특정

한 주소지에 등록된 한 사람이라도 특정한 거처에 연결될 수 없을 때,다음

의 4단계 가구생성 차를 수행한다.

4)4단계 :통계 생성규칙에 기 한 가구 생성

가구 생성 차의 4단계에서는 특정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 단

계에서 한 개의 단 거처나 가구에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계 기 에

의하여 연결한다.네 단계가 종료된 후 특정한 주소지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특정 가구와 거처에 배정된다.

가구생성 차를 마침으로써 모든 사람에 한 가구,고용,거주 계가 확

립될 것이다.가구 생성 차는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등록부의 에러를 통

계 으로 보정하게 한다.그리하여 완료된 결과는 최종 인구수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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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는 자료가 획득된 시 부터 시작하여 약 10개월이 소요될 정이다.

이것은 센서스 기 일로부터 약 24개월 후 이용가능하며,그때 센서스의 결

과는 공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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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

1.통합센서스 이 의 센서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로 탄생한 후,5차에 걸쳐 통 방식의 인구

센서스를 실시하 다.최근의 센서스는 2008년에 실시되었는데 완료되었는

데,우리나라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벤치 마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한 등록센서스이다.한편,이스라엘의 최소의 센서스는

1948년 국가수립 직후에 실시하 으며,그 후에는 략 10년마다 한 번씩 센

서스를 실시하 다.(Glickman Hagit,RonitNirel,Dan Ben-Hur,2005,

Kamen,2005;IsraelCentralBureauofStatistics,2006,2007,2008).

(1)제1차 센서스(1948)

이스라엘의 제1차 센서스는 1948년 11월 국가수립 직후에 내무부의 력을

얻어서 통계국(CentralBureauofStatistics)이 실시하 다.제1차 센서스에서

는,인구등록 장(PopulationRegister)을 작성하고, 국회의원 선거 실시

에 앞서서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발 하기 한 비작업으로 실시되었다.

1948년 센서스는 이스라엘 국가통계의 토 를 구축하 으며,그 후,인구통

계는 출생,사망,주소변경,해외 이주민의 입출국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월

단 로 업데이트되었다.

1948년 센서스는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제1단계로,조사원이 센서스 기

일자 에 가구를 방문하여,인구학 기본특성,고용,히 리어 해독능력 등

의 항목에 한 조사표를 작성하 다.제2단계로,센서스 기 일자인 1948년

11월 8일에는 7시간에 걸쳐 통 이 선포되었다.통 선포의 목 은 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에 모든 가구원이 가택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동일

가구원이 두 지역에서 복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었다.통 시

간 에,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재방문하여,제1단계에서 집계한

조사표 상의 기록을 다시 검하고 제1차 방문에서 늘어나거나 어든 사람

을 가감하 으며,가구원 각자의 사진을 수하고,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number)가 포함된 증명서를 발 하여,이것을 나 에 공식신

분증을 발 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948년 제1차 센서스 이후,1961년,1972년,1983년,1995년에 센서스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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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는데,이들도 제1차 센서스와는 다르지만,2단계로 실시되었으며 센서

스 목 으로 통 을 선포하지는 않았다.제1단계는 조사원이 가구원 모두에

해여 기본 인 인구학 정보를 획득하 다.제2단계는 조사원이 모든 가

구의 20%를 선정하여,사회,경제,인구 등의 주제에 하여 추가 인 상세

자료,곧 longform 자료를 획득하기 한 표본조사를 실시하 다.

(2)제2차 센서스(1961)

1961년 제2차 센서스는 당 의 기획에 의하여 “과학 센서스:”로 규정되

었으며,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최 의 통계목 의 센서스라고 할 수 있다.당

시로서는 방법론이나 결과 자체가 선진국에서 실시된 모범 센서스들 의

하나 다. ,제2차 센서스는 인구조사를 개선할 목 으로 인구 장의 자

료를 범 하게 이용한 최 의 센서스 다.인구 장 자료를 센서스의 지

실사에 이용하는 행은 그 후에 더욱 더 확 되었다.

1961년 센서스는 2단계로 실시되었다.제1단계에는 모든 인구에 해서,인

구 련 주제에 해서 조사표를 완성하 으며,제2단계에는 체 가구의

20%에 하여 사회경제 련 주제를 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 다.이스

라엘 앙통계국에 의하면,1961년의 센서스는 20% 표본에 하여 long

form 조사표를 이용하여 범 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세계 최 의 센서스

그룹에 속한다.

(3)제3차 센서스(1972)

1972년 센서스는 1961년 센서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1972년 센

서스에는 컴퓨터가 비단계에서 사용되었으며,인구등록 장 자료를 조사표

에 사 인쇄하 으며,자료처리 단계에서,센서스 결과표가 처음으로 컴퓨

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4)제4차 센서스(1983)

1983년 제4차 센서스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센서스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종 센서스와 유사하게,제4차 센서스에서 2단계에 걸쳐 조

사가 진행되었다.

제1단계에는 두 종류의 조사표를 배부하 다.하나는 인구학 기본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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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hort-form 조사표로서 응답자가 직 기입하는 것이었는데,이 조사표

는 체 가구의 80%에 배포되었다.다른 하나는 체 가구의 20%에 배포된

longform 조사표로서,여기에는 인구학 기본특성을 제외하고,사회,경제,

인구 련 주제들에 한 다양한 조사항목을 포함하 다.

제2단계에는 조사원이 응답자 가구를 재방문하여,완성된 조사표를 수집하

다.이 단계에서,응답자의 조를 얻어서,조사항목에 무응답 항목에 하

여 추가질문을 하 다.이 방법은 제1단계의 조사표 배포단계에서 모든 가구

를 집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2단계의 조사표 수집단계에서 조사표의 무응

답 항목을 이는 문제에 집 할 수 있도록 했다.Shortform 조사표의 추가

는 조사원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조사원들이 longform 조사표의 오류를

수정하고,무응답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이스라엘 앙통계국의 평가에 의하면,집계방식의 변화는 종 센서스와

비교할 때,long-form 조사표에서 무응답의 정도를 폭 으며,센서스

정보의 집계범 와 품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5)제5차 센서스(1995)

1995년 인구주택센서스는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제5차 센서스로서,1983년

센서스와 유사한 이 많다.그러나 제5차 센서스에서는 지실사나 조사구

작성,그리고 OCR시스템 도입 등에서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기술 신이 있

었다.이러한 변화는 센서스의 집계범 를 개선하고, 지실사에서 조사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신뢰도가 높고,고품질의 센서스 정보를 생산하는데 기여

하 다.

2.이스라엘의 통합센서스(2008)

2008년의 이스라엘 통합센서스는 다음과 같은 상호보완 인 다수의 차를

조합하여 진행된다.

가.통계 ․ 행정 차

① 보완행정 일(ImprovedAdministrativeFile,IAF)의 작성

     

통합센서스 제1단계 작업은 보완행정 일의 작성으로,이것은 센서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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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골격을 정의하는데 사용한다.이 일은 이스라엘 인구 장과 추가

인 행정 일( 력사용자 명부,운 면허증 교부자 명부,학생명부 등)을 조

하여 생성되는 자료로서,인구 장의 등록 락을 최종 으로 보완한다는 의

미를 지닌다.

  

② 인구센서스 표본추출

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두개의 상호독립 인 표본,곧 장 조사구 표

본과 보완행정 일에 등재된 모집단의 표본에 한 조사를 실시한다.

장 조사구 표본조사: 장 표본조사의 표본을 선정하기 하여,이스라엘

통계청은 국을 조사구로 구분한다.조사구는 평균 50개의 가수로 구성된

연속 인 지리공간으로 이루어진다.이 조사구 모집단에서, 장 표본조사를

한 조사구를 무작 로 추출한다.이러한 표본 조사구에 하여, 장 조사

원은 통 센서스 방법에 의거하여,가구별로 모든 조사 상자를 빠짐없이

조사한다.

보완행정 일 모집단의 표본:보완행정 일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사람

에서,표본 조사구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상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나.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실시

① 표본 조사구의 가구집계-UndercoverageCheckSample

이 단계에는, 장 조사원이 모든 표본 조사구에 하여,모든 건물과 거처

를 방문하여,추출된 조사구별로 개인의 주택에서,컴퓨터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표를 작성함으로 해서,조사 상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획득한다.

이와 같이, 장실지조사에 의거하여 표본 조사구의 조사 상자 자료를 토

로 하여,조사 상자가 집계된 주소와 보완행정 일 상의 주소 간에 매칭

을 실시한다.이 매칭작업의 결과에 의거하여,보완행정 일 주소상의 모집

단 과소집계(PopulationUndercoverage)에 한 정보를 획득한다.

② 화면 조사(Computer-AssistedTelephoneInterviewing,CATI)

-OvercoverageCheck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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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행정 일 주소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장실지조사에는 발견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화로 면 을 실시하여,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가 어

디인가를 확인한다.이 조사결과는 보완행정 일 주소에서의 모집단 과다집

계(PopulationOvercoverage)를 추정하는데 사용한다.

(이스라엘의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이스라엘 앙통계국(CentralBureauofStatistics)는 2009년 7월 2일자로,

웹사이트에 2008년 인구센서스 표본조사 화확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종결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표본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제1단계

는, 장실지조사로서,1:1면 조사가 실시되었다.이 단계는 2008년 1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되었다.이 기간 , 략 2,000명의

장조사원이 동원되어 33만 가구의 130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를 상으로

장 실지조사를 실시하 다.

제2단계는 필요정보를 확인하기 한 조사로 화면 으로 실시되었다.이

단계에서,이스라엘 통계청은 센서스 표본조사의 표집 상으로 제1단계에서

면 불응으로 장 실지조사 비 인구 장 과다등록으로 단한 10만 가구

에 하여 화확인조사를 실시하 다. 화확인조사는 2009년 3월 25일에

실시하여,2009년 7월 2일에 종료하 다.

이스라엘 앙통계국은 센서스 표본조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이

스라엘의 인구와 그 인구의 인구학 ,경제 ,사회 특성에 하여 신뢰도

가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최종 으로, 장 조사원들

에 력하여 조사가 성공 으로 끝나도록 도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감사

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센서스 통계생산

① 통합센서스 일(IntegratedCensusFile,I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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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센서스 일은 보완행정 일에 등재된 개인의 인구학 상세 특성으로

구성된다. 보완행정 일에 등재된 개인은 모집단에서 실제로 몇 명을

변하는가를 명시 으로 보여주는 센서스 가 치를 포함한다.보완행정 일에

등재된 개인의 센서스 가 치가 2.0이면,그는 모집단에서 실제로 2명의 특

성을 표하게 된다.곧,해당 개인은 보완행정 일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

는 사람 1명과 보완행정 일 주소에 락되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1명을 표한다.

② 사회경제 일(SocioeconomicFile,SEF)

사회경제 일통합센서스 일은 장실시조사에서 집계된 가구와 개인에

한 자료로 이루어진다.이 일은 인구학 속성과 사회경제 속성을 모

두 포함하는 일이다.표본 조사구에서 집계된 모든 사람들은 모집단의 특

성을 표할 수 있도록 센서스 가 치를 부여받게 된다.그 결과,우리가 수

도권(텔아비 )에서 조사된 모든 개인들의 모든 센서스 가 치를 합산하게

되면,통합센서스 일의 인구 총수와 사회경제 일의 인구 총수는 동일하

게 된다.

③ 센서스 통계의 이용자를 한 서비스 제공

통합센서스 일과 사회경제 일에서 통계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센서

스 통계가 작성된다.그 에는,센서스 실시연도의 통계 -지리 행정구역

별 인구학 ,사회경제 특성에 한 통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여기에는

교육,경제활동과 같은 통계표가 그 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주소불명

으로 인하여 통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일도 작성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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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   

보 행

보 행  스  본 , 스  프

 공하 , 과 여타 행 등  통합하여 

다.

스 본

스라엘 스에 는 개  독립  본, , 지실사 사

역 본과 보 행 에 등  집단  사 역 본  그것

다.

지실사 사 역 본- 본  목 ,  해진 

에 라  사 역  한다. 사 역  연  지리  공

간  평균 50개 도  가  다.  사 역에  실

사  한 사 역   고, 원  통  스 

 해당 역  건 과 건  안에 거주하는 든 사람들  

없  사한다.

집단  본-보 행 에 는 주 가 본   지

실사 사 역에 는 개 들  본  가리킨다.

스 본

죠사

 집계  검하  하여, 지실사  사  

는 본 사  스 본 사라고 한다. 근 스라엘  

통합 스에 , 스 본 사가 2008  말에 시 하여 

2009  에 끝났다. 

사

통합 스에 , 지실사 료  보   료  매 하

여, 본 사 역에  보  에는 등 어 나, 

지실사에 는 거주  지 않  사람들  에 하여 

거주지 보  하는 차 다.  차는 보   

과다집계(overcoverage)  검하  하여 용한다.

 과 집계

지실사 료  수하여, 답 가  한 주 지  보

  주  매 업  실시한다. 매 결과, 보

에 등  주 지에 재   지실사에    

비 하여 집단  과 집계 도  악한다.

 과다집계

보  링에 거하여 본에 포함 었 나 지실사에

 상  지 않  든 사람들  그들  실  거주하는 

가 어 가  하  하여 사  상  다. 

사  결과, 보 행 에 재  주 지에   과다집계에 

한 보가 생산 다.

사 역

스라엘  3000여개  통계지역  다. 개별 통계지역  

략 20개  사 역  어,  료  근거  하여 개

별 사 역에 약 50개  가 가 포함 도  하 다. 들 사 역

 통상  스 본 사 사 역  다.

든 통계지역에 , 사 역  20% 도가 본  고, 

 사 역에 , 든 주택과 가  수하도  어 다. 언하

, 본   사 역에 해 만, 사원  하여, 그 

사 역에 는 주택 또는 단 거처에 거주하는 에 하여 

사  한다..

3.통합센서스의 주요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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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가

스 본 사  결과  보  료  매 결과  

탕 , 보   든 사항목  통계처리과 에  가

에 해당하는 수  할당 는다.  수 는 통상 스 가

라고 린다.  가 는 지실사에  수집  료  보

 료 간에 매 결과   하여 계산 다.  가 는 

집단  , 개  특  하는 수 다.

특  통계지역과 연 집단에   과 집계가 는 경우, 곧 보

 료에 등  든 개  지실사에  집계 지 않  

경우에, 해당 개  1.0 보다 큰 스 가  할당 게 다.

한편, 특  통계지역과 연 집단에   과다집계가 는 경우

곧 보  에 재 어 지 않  사람  지실사에  

집계 는 경우에는 스 가 가 0과 1  사 에 는 수  할

당 게 다.   

통계처리과 에 , 스 가 는 해당  집단에  하

고  하는 사람  수  하도  곱  하는 계수  가리킨다. 

 계수는 참값에 근 하는 료  득하는  필 한 수 다.

통합 스 

통합 스  보 에 등  사람들  루어진다.  

 사객체  개  학  특 과 스 가  루어

지는 , 후 는 체 집단에  해당 개  하는 실  사람 

수  미한다.

가 , 스 가 가 2.0  개  경우에, 그는 보  주

지에  2사람  하는 , 그  해당 주 지에 거주하는 한 사

람  보 에 누락 어 고 아마도 다  주 지에 등 어 

 것 다. 한편, 스 가 가 0.5가 는 개  경우에는 해

당 주 에 재  사람  한 사람  아니라  사람 라는 것  말

하 , 그 들 에 한 사람  실  다  주 에 거주하고 어야 

마 하다고 할 수  것 다.

사 경  

사 경   지실사에  집계  개 과 가  , 

들 개 과 가  학  특 과 사 경  특  포함한다. 

든 개별  그에 할당  스 가 가 , 그것  체 

집단에  그것  하는 사람  수  가리킨다. 사 경  

 가 는 통합 스 에 맞도  하여, 가 , 우리가 스라엘

 행 수도  아비브  든 가  합하게 , 통합 스 

과 사 경  에  그 수 가 동 하게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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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센서스 표본조사

이스라엘의 2008년 센서스 표본조사는 종 의 통 센서스 방식과 달리,

앙통계국(CentralBureauofStatistics)이 개발한 통계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통합센서스로 명명된 이 센서스는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래에 실시된 센서스에서 산을 감하는 토 를 구축하기 한 것이다.

통합센서스는 인구 장(PopulationRegistry)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자료와 이

스라엘 가구의 20% 표본을 1:1로 직 조사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다

(300명 미만의 소지역에 해서는 체 주민을 수조사하는 방식이 사용된

다.인구 장의 과다범 와 과소범 를 추정하기 한 지실사와 화면

을 센서스 표본조사라고 부른다.이 조사는 2008년 말에 시작하여,2009년 7

월에 종료하 다.

2008년 센서스 표본조사의 시간표와 추진단계

A.조직=인원훈련 2,500명의 센서스 실사요원(지역사무소 책임자, 리자,

업무조정자 2000명의 지실사요원으로 구성)의 모집 훈련,12개 지역

사무소의 설치 지실사 업무 안내,이 단계는 2008년 8월에 시작하여

2008년 12월까지 완료되었다.

B.표본의 건물 명부작성:표본으로 선정된 거처와 건축물에 리스트하며,

단 거처를 직 방문하지는 않는다.이 단계는 2008년 7-18일의 2주간에 걸

쳐 완료되었다.

C.면 조사:조사원은 사진이 부착된 이름표를 달고,가구별 면 을 하

여 단계에서 리스트된 모든 거처를 방문한다.인터뷰는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한다.면 은 가구주가 원칙이나,책임있는 답을 수 있는

가구원이면 무방하며,18세이상의 성인이 응답자가 되어야 한다. 인터뷰

는 2008년 12월 27일 토요일 녁의 가족상태를 기 으로 하며,인터뷰 기간

은 20-30분으로 하 다.이 단계는 2009년 12월 28일에서 2009년 2월 말까지

진행하 다.

D. 화조사:표본조사의 상이지만, 단계의 면 조사에서 면 이 불가

능했던 사람들을 화로 면 하는 것으로,그들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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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목 이다.이 단계는 2009년 3월 25일부터 2009년 7월 25일까지 진행되

었다.

국민의 조의무

2008년 센서스 표본조사는 1972년 통계법에 의거하여 질시되었다.해당법

은 표본조사의 상자는 센서스 조사원의 조사요구에 정확한 응답을 해야

하는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목 을 하여,2008년 인구센서스를 실

시하기 한 통계시행령이 국무총리의 서명으로 보에 게시되었다.

비 유지의 의무

주민의 비 은 엄격히 지켜진다.수집된 자료는 통계 수량정보로서만 출

되며,질문지에 개인의 신상을 악할 개연성이 없도록 통계처리를 해야

한다.통계국이 조사객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정부,공공기 ,

상업기 ,민간기 에 달하는 것은 불법이다,통계법은 앙통계국의 모

든 직원들이 자료의 비 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사무소

센서스 실시시 에서,통계국은 국에 지실사를 하여 12개의 지역사

무소를 설치하도록 하 다.

인원모집

센서스 실시시 에,센서스 본부는 2500명의 직원을 다양한 지 에 고용하

다.직원의 모집은 진 으로 이루어져서, 리자에서 거주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 집계를 담당하는 조사원에 이르기까지 하향 으로 진행되었

다.

센서스 자료의 외 공표

2008년 센서스의 결과는 2010년 경에 DVD나 간행물의 형태로 는 통계

국의 웹사이트에 이스라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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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싱가포르의 등록센서스3)

1.싱가포르의 2000년 이 의 센서스

(1)식민지시 센서스

싱가포르의 제1차 센서스는 말래카해 식민지 센서스(StraitsSettlement

Census)의 일부로서 1871년 4월에 실시되었다.그 후,1931년까지 10년 주기

로 센서스가 정례 으로 실시되었다.제2차 세계 의 발발로 차기 센서스

가 1947년과 1957년으로까지 연기되었다.싱가포르의 독립 후 최 의 인구센

서스는 유엔의 권고안에 따라서 1970년에 실시되었다.2000년 등록센서스로

이행하기 에,두 차례의 센서스가 1980년과 1990년에 실시되었다.

(2)1970년,1980년,1990년 센서스

1980년 이 의 센서스는 조사표와 지실사(fieldoperation)로 요약되는

통 방식으로 실시되었다.제1단계로 락을 방지하기 하여 일반주택과

임 용 단 거처를 하나씩 하나씩 집계하 다.제2단계는 지실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항목별로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재하 다.제3단계는

센서스 기 시 이 약간 지나서 조사표에 기재된 응답내용의 타당성을 확인

하기 한 차가 진행되었다. 지실사를 통하여 획득한 방 한 정보를 코

딩,자료입력,확인 차 등을 거쳐서 통계표를 생성하는 차를 수행하 다.

싱가포르 통계국이 센서스 지실사를 하여,1970년에는 2,015명의 조사

원을 고용하 고,1980년에는 센서스 업무와 자료처리를 하여 국방부의

역군인 500명을 포함하여 2,200명의 조사원을 동원하 다.

1980년 센서스에서는 싱가포르 국민과 주권자의 개인식별번호(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와 외국인 거주자의 외국인식별번호(FIN,

ForeignIdentificationNumber)을 정부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매칭작업에 활용하 다.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과 재학자의 경우,재학

인 교육기 등에 한 정보를 해당 개인의 인구학 기본특성과 매칭하여,

센서스 실시를 한 사 (事前)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가능한 한,센서

3)이 부분의 싱가포르의 등록센서스에 한 설명들은 SingaporeDepartmentofStatistics

(2002)의 2000년 인구센서스 행정보고서를 토 로 작성되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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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조사표는 사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항목에 하여 사

인쇄를 하 으며,이것을 응답자들이 조사시 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싱가포르의 1990년 센서스에서 지실사는 자료를 획득하는 주요 방법이었

다.3,500명의 센서스 조사원이 고용되었으며,1980년 센서스와 마찬가지로,

수집된 자료는 코딩,자료입력,확인 차 등을 거쳐서 통계표를 생성하는

차를 밝게 되었다.

2.2000년의 등록센서스

(1)2000년 센서스의 기획 비

1990년 센서스 이후에,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년 센서스의 방법과 차를

개선하기 하여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반 틀을 검토하 다.당시,싱가

포르 통계국은 인구통계의 작성에 향을 주는 3가지 주요한 외부여건들에

하여 주목하 다.먼 ,인구 자료에 범 한 수요가 증 하고 있다.둘

째, 인터넷의 활용도 증가,데이터베이스 기술,콜센터 통합기술 등의 정보

기술(IT) 명은 센서스 자료의 수집과 캡처 방법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다.셋째는 1980년 이후 싱가포르 통계국에서 개발된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행정자료가 통계작성 목 으로 부분 매칭될 수 있고,업데이트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 다.

(2)2000년 센서스의 실시

싱가포르는 의 3가지 외부여건을 염두에 두고,1996년 3월에 가구등록데

이터베이스(HRD,HouseholdRegistrationDatabase)의 개발에 착수하여 센

서스 간 인구의 변동에 한 인구학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노력하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최종목표는 2000년도에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센서

스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싱가포르 내 거주자 원의 개인 인구 련 기

자료를 악하고,이들을 업데이트하기 하여 개인식별번호를 매칭키로

하는 매칭작업을 통하여 기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한다.1990년 센서스

의 경험과 IT기술의 발 으로,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계획 로 구축되었

으며,1999년 후반에는 완 히 기능을 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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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단 거처의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주택센서스를 인구센서스

와 동시에 실시한다.1980년 이후,싱가포르 통계국은 1980년 센서스의 부산

물이기는 하지만 단 거처에 한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리하고 있다.1996

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업그 이드하여,그 명칭을 국주택데이터베이스

(NDD,NationalDatabaseonDwellings)로 변경하 다.결국, 국주택데이

터베이스와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가구에 하여

실체 치,바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센서스 자료의 가치는 집계범 의 포 성과 기 시 의 동시성 충족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통 센서스의 수조사를 한 기본항목( :성별,연

령,인종/종족,국 ,주택유형)은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이터베

이스에서 동일한 기 시 에서 추출가능하기 때문에,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심층연구를 한 추가 인 자료는 동일한 기 시

에서 모집단의 일부인 규모 표본을 선정하여 이들에 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하기로 하 다.싱가포르 통계청은 종 의 센서스와 표본조사

의 경험을 통하여,20% 가구표본조사라면,심층연구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충

족하고,이용자 다수의 요구를 반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단하

다.

인구센서스를 하여,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센서스가 개인과 가구의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 으며,따라서 통합된 개인자료는 엄격히 비 이며,센서스법

제35장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도록 하 다.싱가포르 통계법은 싱가포르 통

계국이 센서스의 조사객체인 개인,가구에 한 정보를 어떤 외부기 에 발

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데이터베이스에서 공표 가능한 것은 통계

목 이나 분석목 으로 집계된 통계,곧 매이크로데이터만으로 되어 있다.

(3)자료수집 략

싱가포르 센서스는 20% 표본 집계에 해서 인터넷조사, CATI

(Computer-AssistedTelephoneInterviewing), 지실사 등의 3가지 방법으로

구성된,싱가포르 통계국의 “3 자료수집 략”(Tri-modaldatacollection

strategy)을 구사함으로서 IT 명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100% 활용하도록 노

력하 다.

① 인터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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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2000년 센서스에서 인터넷조사로 가구 련 센서스 정보를 획

득하는 국가들의 선두그룹에 서게 되었다,당 에,인터넷조사를 실시하는데

하여 몇 가지 문제 과 우려사항이 제시되기도 하 다.2000년 센서스 인

터넷웹사이트를 통하여 자계식(self-enumeration)조사에 응하는 것은 응답자

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응답률을 일정 수 으로 올리기 하

여,온라인 센서스 조사표 디자인,인센티 ,홍보 략 등이 인터넷조사의 성

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단하 다.더욱이,가구데이터베이스

의 표본은 싱가포르 국민들이 온라인 속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보안유지와 비 보호 문제가 부당 속,해킹,서비스거부 등의 공격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인터넷조사의 장 은 잠재 험요인을 극소화할 수

있다면,그 험요인의 문제 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하 다.응답자들은

응답내용을 조사원에게 직 말하지 않고,통계국 데이터베이스로 직 달

되는 인터넷 조사의 비 유지 조치에 만족스러워 했다.더욱이,인터넷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경험은 정 이고 화를 진하는 것으로 악되

었다.응답자가 센서스 웹사이트에 속하 을 때,사 (事前)데이터베이스

에서 추출한 기본 자료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도록 되었다.User-friendly한

도우미 특성이나 설명노트도 필요한 경우에 즉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

다.시스템은 간단한 on-line 검을 하고,일 성이 없거나 명백히 오류인

응답을 하는 경우 지료를 재입력하도록 하 다.편의성을 증 시키기 하

여,부분 으로 완성된 조사표는 장하 다가 나 에서 계속응답을 하여

속할 수 있도록 하 다.

② CATI

CATI,곧 컴퓨터를 이용한 화조사는 인터넷조사를 시작한 후에 정시

간이 경과한 후 시작하도록 하 다.인터넷 조사와 달리,CATI는 1995년,4

만 개의 가구에 해서 실제로 일반가계조사(GeneralHouseholdSurvey)를

실시하는데 사용된 이 있었던 방법으로서,2000년 센서스에서도 아무런 문

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정된 가구는 우편구역(PD,PostalDistricts)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었으

며,우편구역 하나하나에 하여,인터넷으로 그들의 조사표를 반송하지 않

은 가구들은 자동 으로 사 약을 통하여 CATI면 을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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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실사

몇 차례 화 을 시도한 후에 CATI방법론으로 해당가구가 이 불

가능한 것으로 명되면,그 가구는 지실사의 상이 되도록 하 다. 지

실사 가구는 우편구역별로 정리되었으며,지역 센서스 사무소로 달되었다.

지 조사원은 1 1면 을 하여 인터넷조사나 CATI인터뷰에 불응한

응답자들을 면 하기 하여 지실사를 진행하 다. 지 조사원이 해당가

구와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이들 가구에 연락처를 남겨두어서 면 을

완결하기 하여 편리한 시간에 화를 하도록 요청하 다.

④ 정보의 비 보안조치

3가지 자료수집 략은 인터넷조사,CATI와 같이, 응답자 개인과 1:1

을 피하여 개인과 가구의 센서스 정보를 수집하는 차를 포함하 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데이터 비 보안문제가 그 자체로서 단히 요한

것이라고 센서스 업무의 정상 추진과정에 단히 요한 것이라고 단하

다.

정보의 비 을 확실히 하기 하여,센서스 표본조사에 선정된 모든 가구

에 주택식별번호(ID)와 무작 로 생성된 비 번호가 포함된 통지문을 보내도

록 되어 있다.주택식별번호,비 번호,두 사람의 개인식별번호(UIN,

UniqueIdentificationNumber)를 사용하여,응답자는 속하여 데이터베이

스 안의 자신의 가구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비 번호 검은

데이터보안을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이 방식은 비 번호를 응답

자의 컴퓨터에 무작 수열(random sequence)을 생성하는 키로 사용하 다.

응답자의 무작 수열은 인터넷으로 달되었다.응답자의 비 번호는 인터

넷으로 달되지 않기 때문에,비 번호는 간에 가로채거나 타인이 읽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Serverend에서, 수된 무작 수열은 key

server와 함께 암호를 해독한다..해독된 암호가 매칭에 성공하면,응답자는

인증을 받아 근이 허용된다.

응답자가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인터넷으로 128-bit로 암호화된다.이

것은 불법 으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것을 방지한다.개인정보가 해킹되는

방지하기 하여,컴퓨터의 두 개 층의 방화벽을 이용하는 비무장지 (DMZ,

DemilitarizedZone)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장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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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한다.이러한 보안조치는 가장 엄격한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기 인 정보커뮤니 이션 개발당국(IDA, Infocomm

DevelopmentAuthority)의 보안요구사항을 수하도록 하 다.

CATI에 해서는,센서스 조사원은 화상으로 주택식별번호를 인용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기 에 자신이 센서스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CATI조사원의 신분에 의심이 있을 경우에,응답자들은 언제

나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하여 센서스 핫라인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3.싱가포르 2000년 센서스의 의의

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년 센서스가 행정자료 센서스로서,그 결과를 20%

의 규모 통계조사로 보완한 것에 하여,“싱가포르 센서스의 역사에서 하

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다.1871년 최 의 센서스가

말래카해 의 식민지 센서스로 실시된 이후,센서스 정보가 이제는 총인구를

상으로 하여 지실사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을 평가하고 있다.이

러한 등록센서스 근방식은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네덜란드와

같은 통계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행이 아니라는 도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 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등록센서

스를 실시한 최 의 국가가 되었다.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에,싱가포르

통계국은 3가지 핵심쟁 을 연구하 다.하나는 싱가포르의 행정자료의 품질

이 고품질로서,국민 개개인과 그 인구학 기본특성을 조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둘째는 싱가포르의 법률 환경과 데이터

비 보호조치가 민감하지 않은 행정정보의 공유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마

지막으로,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센서스를 실시하게 되면 엄청난 조사비용이

약될 수 있으며, 규모 표본조사와 함께 행정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조사

표와 장실사로 실시되는 통 센서스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은비용

으로 센서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4.센서스 비․기획 원회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센서스는 수많은 앙부처를 포함하는 규모의

통계 로젝트이기 때문에,싱가포르는 1998년 2월에 센서스 비․기획 원

회를 설치하 다.2000년 센서스 비․기획 원회 원장으로,무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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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MinistryofTradeandIndustry)장 이 취임하 다.새로운 등록센서스

방식과 3가지 조사방식에 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에,싱가포르 정부

의 무역․산업부와 통계국 내에서 수많은 사 검토와 토론이 개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2000년 센서스 비․기획 원회는 등록센서스의 성공

요인을 세심하게 검하는데 주축의 역할을 수행하 으며, 반 인 지침과

정책방향을 제시하 다.핵심 인 의사결정은 2000년 센서스 비․기획 원

회에서 내려졌으며,그 에서 특별히 요한 것은 2000년 센서스에서 수집

되어야 할 조사항목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센서스 자료의 요성을 고려하여,2000년 센서스 비․기획 원회의는

센서스 자료를 정책평가나 기획 작업에 이용하는 여타 정부기 에서도 참가

하 다.가령,지역개발 스포츠 부(MinistryofCommunityDevelopment

and Sports),인력부(Ministry ofManpowerPlannin),통신 ․정보기술부

(MinistryofCommunicationandInformationTechnology),내무부(Minitry

ofHomeAffairs),정보 술 부(MinistryofInformationandtheArts),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국가발 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무역․산업부(MinistryofTradeandIndustry)등이 참가하

다.통계국장과 센서스과장은 2000년 센서스 비․기획 원회의 상임

원으로 참가하 으며,싱가포르 통계국은 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했다.

2000년 센서스 비․기획 원회의 외에,2000년 센서스를 기획하고 실시

하데 필요한 여러개의 실무 원회가 있었다.센서스 기술자문 원회는 통게

국장과 싱가포르 국립 학과 정책연구소의 학계 표들로 구성되었다 센서스

기획,센서스 IT자원 지원그룹,표본조사 기획 , 등의 센서스 기획집단

들이 조직되었는데,여기에는 통계국 직원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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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내용

1924년 인구 장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

1966년 덴마크 통계법 입안

1968년 인구 장의 개 ( 앙인구 장 도입,표 코드체계의 도입)

1969년 인구등록부로부터 통계자료 생산 시도

1970년
통 방식의 센서스 실시( 앙인구 장과 센서스 결과의

상호 비교)

1974년 1975년 통 방식의 센서스 포기 결정

1976년 부분 인 등록센서스 실시(건물/주택센서스 자료 락)

1978년 건물/주택 장 도입

1981년 등록센서스 실시

<  1> 마크  등 스 진과  

F.덴마크와 핀란드의 등록센서스

지 까지 최근에 시작한 싱가포르,독일,이스라엘의 등록센서스와 부가

인 표본조사를 검토하 다.물론 이들은 부분 등록센서스로서 행정자료를 통

한 센서스 항목의 조사와 행정자료에 없는 조사항목을 표본조사로 획득하는

것이 그 주요 특징이다.여기서는 100% 완 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례를 심으로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사회 여건과

행정자료로부터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1.등록센서스의 실시 배경과 개 과정

가.덴마크

덴마크 등록센서스의 추진배경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유럽의 국가들은

19세기부터 인구 장을 수립하기 시작했지만,덴마크는 외 인 경우에 속했

다.당시 납세자의 거주지가 악되지 않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 조세징수

와 재정지출을 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1차 세계 후,효율 행정

시스템의 확립에 여러 가지 수요가 제기되었으며,특히 인구 장이 다양한 목

,특히 인구통계나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



- 469 -

겨났다.덴마크는 1924년 인구 장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고,1924년 인구센

서스를 토 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장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 다. 앙

인구 장을 수립하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장과는 달리 집 리

(centralmanagement)되는 행정자료이기 때문에,당시는 막 한 행정비용 때문

에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다.인구 장은 지방정부와 다른 행정기 사이의 력

을 통해 오랜 시간을 두고 진 으로 발 하 다.

덴마크 통계시스템 발 의 핵심 인 요소는 1960년 에 덴마크 의회가 등

록통계시스템을 정 에서 악하 고,이것이 장래의 통계발 을

하여 필요하다고 단했다는 이다.덴마크 통계청의 재정 제약은 이러한

선택을 진척시킨 부수 인 요소 다.덴마크 통계청이 범 한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행정당국으로부터의 범 한 자료 수집을 규정하

고 있는 덴마크 통계법이 있다.통계법이 제정된 1966년에는 이미 앙인구

장의 비하고 있었는데,덴마크 의회는 인구 장이 통계 목 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하고 있었다.이는 통계법의 목 에 분명히 천명되

었는데,여기에는 응답부담의 경감과 미래의 센서스가 조사표 없이 으로

행정자료를 토 로 실시될 가능성을 언 하 다.덴마크 의회는 단한 선견

지명으로,덴마크 통계청은 1981년에 세계 최 로 등록센서스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24년의 인구 장(populationregister)과 인구 장법을 기 로 하여 1968

년에는 인구 장에 한 개 이 이루어졌다(Borchsenius,1996,2000,2006).

이러한 개 의 결과인 앙인구등록부(CentralPopulationRegister:CPR)설

립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요한 동기는 이 등록과 이로 인한 재원의 낭

비를 이고자 하는 것이었다.이는 자 자료 처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 반의 단순화와 효율성 증 를 목표로 하 다.개 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리되던 다수의 인구 장을 단일한 시스템의 일부로 통

합한 앙인구등록 장의 설립,개인에 한 고정된 식별코드와 표 화된 코

드 체계의 도입이다.이로써 행정기 마다 다르게 사용되던 기존의 코드 체

계가 통일된 코드 체계로 체되었다.이와 같은 비과정을 거쳐,1969년에

는 앙인구등록부로부터 통계자료를 만들어 내는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

다.이는 자료의 오류뿐만 아니라 장부를 담당하는 기 과 통계청 사이의

력 계 상의 문제 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이 결과는 1970년에 실시

된 통 인 방식의 센서스 결과와 비교하여 행정자료의 품질개선에 기여하

다.

센서스 실시 주기에 따라 1975년에 센서스가 실시되어야 했지만 요구되는



- 470 -

보다 다양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정보에 한 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용자

들과 덴마크 통계청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졌다.그러나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들이 서로 다른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했고,행정자료를 통

해 센서스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응답부담 감소와 조사표를 보내고 모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경감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이러한 배경에서

1974년에 덴마크 통계청은 1975년의 통 인 센서스를 포기할 것을 결정하

고, 경제부장 (Minister of Economic Affair)은 이를 승인하 다

(Borchsenius,2000,2006).이러한 결정의 제조건은 행정목 과 통계목 으

로 건물·주택 장을 작성하는 것이었다.그러나 통계목 을 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주택 장의 확립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어서,1976년의

센서스는 건물․주택 장에 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불완 한 등록센서

스를 추진하기로 하 다(Borchsenius,2000,2006).물론,이 센서스가 100%

완 한 것이 아니었지만 다양한 행정자료를 원천자료로 하여 그들을 매칭하

고 통합하는데 있어서 기술 인 경험을 축 시켰으며,행정자료를 주기 으

로 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덴마크의 센서스에서 새로운 방법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

다. 기 단계의 문제는 행정자료에 산재된 자료의 결함과 오류뿐만 아니라

통계 생산과 행정자료를 리하는 당국사이의 부정확한 커뮤니 이션 때문

에 생겨난 것이었다.

1977년에는 사회부조법과 련이 있는 통계가 만들어졌다.이 통계는

JLAFS(JointLocalAuthorityFinanceSystem)의 개인정보에 기반하고 있었

는데 이 개인정보는 인구통계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가구)통계와 매칭하여

작성하 다.이는 통계작성에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합한지에

한 논란이 생겨났고,덴마크 통계청과 5개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법정소송

으로 비화하 으며,덴마크 통계청은 1980년에 최고재 소에서 승소하 다.

1977년에는 건물·주택에 한 정보가 수집하여, 앙인구 장와 같은 형

태로 작성함으로 해서,1978년에 건물주택 장이 체계화되었다.건물·주택

장은 1972년에 만들어진 산화된 국가부동산 장(PropertyRegister)의 확

이었다.이 행정자료를 수립하면서 1981년에는 세계 최 의 등록센서스 실

시가 가능하 다.

나.핀란드

핀란드에서 완 한 등록센서스가 실시된 것은 1990년으로,세계에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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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등록센서스가 실시되기까지 20년이 소요되었다<표 2>.1969년에 도입

된 인구등록센터의 앙인구 장4)에는 법 거주자는 모두 개인식별번호에

의거하여 등록되었다.1970년 센서스에는 앙인구 장과 조세 장과 같은

개인자료가 이용되기 시작하 으며,1970년 와 1980년 에 걸쳐 행정자료의

활용은 계속 확 되었다(<표 2>를 참고할 것)

연도 주요 내용

1964년 개인식별번호의 이용 사용

1969년 앙인구 장의 도입

1970년 인구센서스에 인구 장 이용 시작

1980년 건물주택 장 기 자료 획득

1990년 완 한 등록센서스를 세계에서 2번째로 실시

1995․2000년 등록센서스 실시

자료:Ruotsalainen,2004재구성.

<  2> 핀란드  등 스 도  과   

1970년 센서스 자료는 앙인구등록부에서 나온 종교와 국 자료,조세등록

부에서 나온 소득 자료와 매칭하 다. 한 통계청은 학력 학 장을 작

성하 는데 이것은 1970년 센서스에서 수집된 학력에 한 자료를 토 로

한 것이었다.1970년 이후 이 장은 교육기 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기

하여 매년 수정되어 왔다.인구등록센터와 력하는 통계청은 건물의 좌표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를 앙인구 장에 입력하 다.이들 자료들은 정기 으

로 업데이트되어 왔고,지역통계개발이나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토 자료를 제공하 다.5)

1975년 간이센서스는 주택과 경제활동을 주제 역으로 하는 통계조사 는

데 이것은 통 센서스보다 조사항목의 수가 었다. 앙인구 장에서 연

4) 앙 인구등록 장은 나 에 인구정보시스템(PopulationInformationSyste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인구 장을 심으로 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은 개별 자료의 좌표 값을 제공

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InformationSystem)에 의하여 효율성이 강

화되었는데(김형석 외,2003),모든 북유럽 국가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발 과 함께 포

인트를 바탕으로 하는 통계시스템을 개발하 다(UNECE,2007).이는 최첨단 매칭 시스

템을 이용하여 개별 통계단 의 정확한 치를 할당할 수 있도록 모든 건물의 치가 지

도 좌표를 사용해서 특정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건물 기반의 코드체계는 좌표성

정이 포함될 때,신뢰도가 크고,탄력 인 통계지역을 만들어 내기 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이와 같이 건물별 좌표체계의 도입이은 탄력 인 통계지역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부분의 GIS패키지들에 폴리곤(통계 지역)속의 포인트(건물)에 한 폴

리곤-포인트(point-inpolygon)분석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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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핀란드 스  ․고 통계에  행 료 비  

변  

령,성별,혼인상태,모국어 국 에 한 자료를 획득하고,교육 련 자료

는 핀란드 통계청이 새롭게 도입한 학력 학 장을 이용하 다.

1980년 인구센서스는 통 방식이었지만 행정자료를 더욱 더 많이 이용

하 다.1970년 후반에 보다 정확한 통계 작성을 한 행정자료의 필요성

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건물·주택 장이 당시의 인구 장 법률에 의거하

여,1980년 인구주택센서스와 매칭되어 만들어졌다.건물·주택 장은 인구등

록센터에 의해 도입되었으며,지방건물감독 (localbuildinginspector)과 인

구등록센터가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리하고 있다.이후의 인구센서스에

서 이 건축·주택 장은 단 거처에 한 정보의 원천이 되었으며,자료의 신

뢰성이 개선되면서 1980년 반부터 건물·주택 주제통계를 매년 작성하기

시작하 다(StatisticsFinland,2004).

1990년 센서스는 통방식이 아니라,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30

개의 행정자료를 이용하 는데, 부분의 등록 장은 경제활동 부문의 센서

스 통계를 추출하기 하여 사용하 다.주요 개별 행정 장 도입시기와 발

과정은 <그림 4-6>에 정리되어 있다. 이처럼 1990년에 100% 완 한 등

록센서스를 실시하게 됨으로써,센서스 련 신뢰성 연구(reliabilitystudy)를

한 조사표를 제외하면 조사표를 우편배포하지는 경우는 없었다.신뢰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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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행정자료와 실지조사를 비교하기 한 독자 인 자료획득을 목 으로

수행되었는데,등록부를 토 로 하는 행정자료가 이 조사표를 이용한 센서

스 자료의 품질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등록센서스의 비용은 이

센서스 비용의 1/10이하로 축소되었다.동일한 자료 생산 방식이 1995년과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다.

<그림 2> 핀란드  주  행 료  도  시

자료:Ruotsalainen,2004.

2.완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사회 여건

북유럽 국가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사회 여

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을 참고 할 것).덴마크와 핀란드에서 센

서스에서의 행정자료 활용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은 등록센서스 실시를

한 사회 여건이 양호하다는 사실과 련되는 것으로 단된다.

가.법률 토 와 개인정보의 비 보호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는데 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등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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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적  정 료 사
적 근거

개 정보  보호

상 적 로 저렴  비

사회적 공감 답 담  경감

 다루는 사람  감 에  개 정보 

보호 강화

등록 시스  
정 적에  달  고 신뢰  높  

등록 시스

 

식 (identification) 

시스

로 다  료원  매칭  수 는 식 드

정  협조 정치적․ 적 원

<그림 3> 럽 가  등 스 실시  사  

여건 

반조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한 법 근거가가 필수 이다.특히 다른 행정기

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이용이 필요한 등록센서스 수행을 해서 이러한 법률

기반은 더욱 더 필요한 일이다. 재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비 인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통계목 의 행정자료의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에 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법률은 통계 목 으로 자료를 수

집하는 것보다 기존의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반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북유럽 국가의 통계법은 통계작성기 에 통계 목 으로 개별 단 에

한 식별이 가능한 수 의 데이터에 한 근과 다른 행정자료를 매칭시

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에서는 다른 목 에서 수

집된 데이터를 통계생산 기 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이 경우 국가

통계작성기 은 독자 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에 우선 으로 련 행정자

료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모든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이 법



- 475 -

률의 목 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산자료의 이용과 제도가 개인정보

의 보호에 한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이 법률에 의하면 통계목 의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

수집의 주된 목 이 통계 목 이 아니었더라도 허용된다.핀란드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에는 행정 목 을 해 수집된 자료는 학문 연구와 공식

통계 작성을 한 목 으로 제 3자들에게 달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은 통계목 의 행정자료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를 하는 것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에 근거하여,통계 목 으로 행정자료를 매칭하도록

하는 EU의 자료보호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다(StatisticsFinland,2004).하지만 일

단 통계작성기 에 의해 자료가 처리되면 이 자료는 통계 생산과 연구 목 이외

에는 사용될 수 없다(‘일방향의 원칙(one-waytraffic)’)(UNECE,2007).

북유럽 국가들에서 행정 활동에 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포함하여,행정의 공

개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그러나 이 정보가 통계 작성을 해

통계당국에게 달되자마자 공공의 근 가능성의 원칙은 더 이상 용되지 않는

다.비 보호는 통계청의 인 지상과제이며 이는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데 필수 이다.

정보의 흐름은 단지 한 방향으로 즉 행정당국으로부터 통계청으로만 흐르

고 반 로는 아니다.행정당국은 통계 목 을 해 수집하고 매칭된 정보로

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통계청은 행정시스템으로 그 결과를 결코 다시

보내지 않는다.통계법은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자료 없이 통계가 생산될

수 있으면 이러한 자료는 수집되지 말아야 한다는 을 명시하고 있다.다른

데이터 셑과 매칭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 식별코드를 가진 자료를 수집할 이

유가 된다고 간주된다.

규모 행정자료의 매칭 량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 보호의 험

요소를 포함하지만,한편 등록통계는 개인정보보호의 에서 장 도 있다.

등록통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근하는 사람의 수는 통 센서스보다 훨

씬 다.핀란드의 경우 1980년 인구센서스의 조사표는 350개 지역 사무실에

몇 달 동안 보 되어 있었다.약 2,200명의 임시 고용인들이 이들 조사표를

가공하 으며,조사표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침해할 수 있었다.이

들 자료는 부호화하여 통계청에 달되지만,컴퓨터이외에 어느 구도 볼

수 없는 행정자료처럼 개인정보의 보호수 을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핀

란드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하여 행정자료만이 아니라 센서스 일

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개인자료를 부호화된 일 형태로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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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행정자료 이용에 한 사회 분 기 형성

통계작성을 한 행정자료 사용의 이 을 인정하고 이해하는,사회 공감

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요하다.상황은 국가들마다 다른데,1970년

에 노르웨이에서는 행정자료의 통계 이용에 한 큰 논쟁이 있었으며 스

웨덴에서는 1970년 이래 련 논쟁이 다소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다.반

면 핀란드와 덴마크의 국민들은 등록 자료의 통계 이용이 합리 이라고

단하며 국가 통계기 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등록 자료 사용의 합리

성과 장 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개된 토론과 논쟁은 이러한 공감 형성을

한 요한 요소이다.한편 국가의 행정자료 련 통계법이 시 를 선도하

고,행정자료를 취 하는 기 의 개방성과 투명성도 요한 변수이다.

행정자료의 통계 이용은 일반 으로 서로 다른 행정자료에서 나온 데이

터를 매칭하는 것과 련되며,이는 국가 통계기 이 모든 개인에 해 ‘모

든 것’을 알고 있다는 빅 라더 신드롬(bigbrothersyndrome)을 야기할 수

있다(UNECE,2007).반면 사람들은 통계작성기 이 통계 목 으로 수집하는

것과 같은 데이터를 행정당국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가령,국세

청은 개인의 고용과 소득,연 공단은 노인과 기타 연 생활자에 한 정보

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생산을 해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데

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공공의 에서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첫째는 자료수집의 경제 효율성이다.둘째는 개인,가구,기업의 응

답부담 경감이다.셋째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수가 감소되고, 자 인

형태로 자료처리가 이 짐으로써 데이터에 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다.이러한 장 이 통계 목 으로 기존 등록자료를 사용하는 정 인 논

거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그러나 통계 당국은 이와 련 항상

조심스럽게 근하는 것이 요하다.일반 의 신뢰를 잃기는 쉽지만 그

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등록센서스 주축 장 정비작업

등록센서스 실시의 핵심 제조건은 통계작성을 한 고품질의 행정자료

의 존재와 이용가능성이다.센서스에 활용되는 행정자료의 품질을 진단하는

방법은 행정자료로 센서스 통계를 작성하고 이것을 최근의 센서스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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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어느 주제의 행정자료 시스템이 만족스러운 품

질의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가,어떤 주제 역이 추가 개선이 필요한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행정자료의 품질평가 차가 등록센서스 실시

이 에 철 하게 이루어졌음을 앞에서 살펴본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덴마크의 사회제도는 정확한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거주지역을 근거로 하여 운 되기 때문에 등록부의 개인정

보가 정확하다.핀란드에서는 등록부가 개인의 기본 권리와 활동의 토 로,

국민들과 행정당국 모두 등록자료에 한 신뢰도가 높다.국가 모든 거주지

에 한 공식주소가 행정자료를 토 로 결정되는데,가령 인구 장의 자료가

여권,결혼,이혼,사망,상속 등에 필요한 기본서류로서 서비스된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다소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앙인구 장의

품질을 구체 인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1971년 센서스에서 인구 장의

0.02%가 과소등록이고 0.05%가 과다등록되어 있으며,0.18%가 잘못된 지자

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앙인구 장은 지속 으로 자료의

품질이 향상되어 왔는데,과거에도 인구등록부가 높은 수 의 품질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장이 업데이트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앙정부의 지방교부 분배에

서 인센티 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네덜란드 사회에서

앙인구 장에 등록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네덜란드에는

등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지만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가령,등록을 하지 않고 일하면 구라도 최고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인구 장은 경찰의 입국자 자료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행정자료의 비

교를 통해 정기 으로 검된다.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개개인은 모두 앙인

구 장의 품질을 훌륭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라.개인식별시스템

행정자료를 통계목 으로 이용하기 한 핵심 조건 하나는 개별 단 가

항상 독립 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며,서로 다른 자료원과 매칭될 수 있

는 “통합된 식별시스템”(unifiedidentificationsystem)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이러한 통합된 시스템이 없으면 행정자료를 토 로 하는 통계작성에

으로 필요한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매칭하는 것이 힘들다.최소 요구 조

건은 기본등록부의 통합된 등록 시스템이다(UNECE,2007).북유럽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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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를 연결하는 매칭키(linkingkey)를 가지고 있는데,이 매칭키로 이용

되는 것이 개인식별번호,수치주소(numericaladdresses),사업체번호이다.식별

번호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별 단 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에 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식별코드가 없더라도 식별이 가능하다.6)

북유럽 국가 통계기 에서는 고유 식별코드를 사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

기 때문에, 국 인 코드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그러나 북유럽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식별코드가 아직 완벽하게 통계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WallgrenandWallgren,2007).가형,동일한 식별코드를 갖는 두 개의 개별

단 가 있을 수 있는데,이것은 매칭 에러 문제가 일정 정도 항상 발생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마.행정기 의 력

등록기반 통계를 작성하기 해서는 련 행정기 간의 긴 한 조뿐 아

니라 책임을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북유럽에서 등록 기반의 통계시

스템을 만드는 데는 국가 지원이 있었으며,통계법은 이러한 정책을 반

한다.이는 통계작성기 이 행정자료에 한 근에 해 행정당국과 상하

는데 있어 강력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 당국과 우호 인 그리

고 한 력을 맺는 것은 행정자료의 효율 인 사용에 요하다.이를 통

해 등록부의 내용에 해 실질 인 향을 발휘하고 통계 목 을 한 행정

자료의 이용에 한 이해를 확산시킴으로써 통계생산을 한 자료원이 개선

될 수 있다.

행정장부는 규칙과 차가 변경할 수 있는데,이러한 변화가 통계 생산에

미치는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가장 최선의 안 장치는 등록부와 통계 담

당자가 긴 한 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들 사이의 은 기록되어야 하

며,담당자가 변경될 때 문서로 달되어야 한다(UNECE,2007).

덴마크 통계청은 정부와 지방 행정기 시스템의 사용자 원회의 일원이

며,등록부 개선 방안은 덴마크 통계청이 여러 분야의 통계 역에 걸쳐 만

들어 놓은 자문 원회에 의해 일상 으로 논의된다

StatisticsFinland(2004)의 내용을 심으로 핀란드를 사례로 행정자료의 통

계 활용을 한 통계청과 다른 행정기 간의 조를 좀 더 구체 으로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무부는 범 한 조사표에 기반한 마지막 센서

6)독일은 2011년 센서스에서 인구부문의 식별코드 없이,개인의 정보(이름,주소,생년월일

등)를 통한 자료 간 매칭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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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되어야 하는 1980년 센서스와 련해서,그리고 등록기반 시스템의 발

을 해서 핀란드 통계청의 상을 명확하게 만들었다.이러한 재무부의

재는 다른 행정당국에 한 핀란드 통계청의 상 치 강화에 도움을 주

었다.핀란드 통계청은 각 등록당국에 해 담당자를 지정한다.그의 업무는

당국자와 의사소통의 개방 채 을 유지하고, 련 분야 안에서의 변화를 모

니터하며,등록자료의 통계 용 가능성을 유지 는 향상시키기 한 작

업을 하는 것이다. 한 각 등록당국도 한 명의 통계 담당자를 지명한다.한

편 핀란드 통계청은 주요 문제를 토의하고 력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하기

해 등록당국자의 최고 자와 연례 모임을 개최한다.핀란드 통계청과 등록

당국 사이의 이러한 력은 핀란드 공식통계 조정시스템의 일부분이다.

기본 장을 유지하는데 책임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행정 장 리연

합’(theRegisterPool)’이라는 특별 을 운 한다.이 은 행정 장의 이용

가능성과 내 일 성 향상,내용․품질․ 근성 개선,효율 인 정보 시장

의 창출을 한 등록당국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력 증진을 목 으로 한

다.핀란드 교통부,헬싱키 시,국토정보원,법무부,특허 등록 원회,지

역 자치단체 연합,통계청,국세청,인구등록센터 당국자들이 재 ‘행정 장

리연합’에 참여하고 있다.행정기 의 력은 ‘행정 장 리연합’의 범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규 인 합동 로젝트와 회의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3.자료 생산 차

행정자료를 리하는 기 은 행정 목 에 맞게 자료를 제어하고,수정하고,기

타의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통계기 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행정당국이

통계작성기 에 데이터를 보낼 때 선별과 처리 과정이 추가 으로 수행되는 경

우도 있지만 일반 으로 행정자료에서 직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WallgrenandWallgren,2007).개별 단 의 정의와 변수가 에디

되어야 하는 등 행정자료가 통계 목 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별도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이러한 “등록 장부의 통계 처리 과정”(register-statistical

processing)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행정 장(administrativeregister)을 단일한

통계등록 장(statisticalregister)로 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계등록부

안에 데이터들이 조직되는데,개별 등록부의 데이터들은 식별키를 통해 서로 매

칭된다.등록부의 통계 처리 과정은 데이터의 편집,변수의 코딩,결측된

(missing)개별 단 와 변수의 처리,매칭과 선택,기 시 의 처리, 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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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행 등  통계등  과

(derived)개별 단 의 생성, 생된 변수의 생성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그림

4)를 참고할 것)

자료:WallgrenandWallgren(2007)Register-BasedStatistics,p5,Chart

1-3.

이것은 모든 등록 장부가 개별 등록 장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은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처리,품질의 제어와 보 등 통계 생산의 모든 단계에 향을 미

친다.이러한 통합된 시스템 아래서 모든 행정당국은 단일한 코드 체계를 사

용하게 되며,이를 통해 서로 다른 기 의 등록부가 매칭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등록부에서 통계등록부로의 환 과정에서는 행정등록부에 한

품질 검이 필수 인데 이를 해서는 데이터 공 자와의 이 기본 으

로 필요하다.이와 함께 입수된 데이터의 품질에 한 검,결측값의 이유

와 범 악,잘못된 매칭의 이유와 범 분석,객체와 변수의 질 분석,등

록부의 리에 한 연구,불일치의 찰과 보고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가.행정자료의 품질진단



- 481 -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행정자료에 한 품질진단이라는 등록센서스 실시

이 의 사 비가 철 하게 이루어졌다.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등록

자료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찰하는 연구가 등록센서스 실시의 결정에 앞서

수행되었다.1975～1985년 센서스에서 조사표는 여 히 사용되었는데,등록

부 자료는 이 결과와는 물론 동일 시 의 다른 조사 결과와도 비교되었다.

1980년 노동력조사는 충분한 비교를 해 약 7만 명으로 확 되었다.등록

장부를 이용하여 생산한 자료와 조사표에 의해 생산된 자료의 차이가 작아

서 등록센서스가 계속 추진될 수 있었다(StatisticsFinland,2004).

핀란드에서는 1990년 센서스를 100% 완 한 등록센서스로 실시하기 하

여,기간 행정자료에 한 신뢰성 조사를 실시하 다.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통계등록 장 자료를 인구와 주택의 등록 장에서 약 2% 표본을 추

출하여 결과를 비교 검토하 다.그 결과 조사자료와 등록자료가 일정 정도

차이를 보 지만,두 조사자료 사이의 차이가 조사표에 의한 두 개의 조사로

부터 얻은 자료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크지는 않았다.

인구자료의 정확성이 인구등록센터에 의해 확인되지만,고용통계와 같은

등록부의 신뢰성을 검하기 한 품질조사가 매년 수행된다.매년 인구등록

센터는 인구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주소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한 조사

를 통계청에 의뢰한다.이를 해 핀란드 통계청은 약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조사표를 보내는데,2003년에는 응답자의 99%가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다

고 응답하 다.

나.행정등록부의 통계처리과정

통계등록부(statisticalregister)의 생성에서 가장 요하고 자원이 많이 소

요되는 과정은 기본 데이터의 입력을 확인하고 에러를 수정하는 것이다.등

록부를 운 하는 터의 입에서 수행하는 에디 의 목 은 터의 목 을 해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이는 이러한 에디 이 주로 터의 목 에

가장 요한 변수에 집 되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통계 목

을 해 필요한 주된 변수는 세심하게 취 되지 않을 수도 있다.통계담당

자가 이 에디 의 과정과 한계에 해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요한 일이

다.

국가통계기 에 의한 에디 은 데이터의 통계 사용에 그 이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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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각각의 등록부는 에러를 제거하기 해 내부 로직에 의해 검되며,

포 범 문제와 기타의 에러들이 등록부의 매칭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통계등록부는 이상 으로는 개별 데이터들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기

해서는 ‘깨끗하고(clean)’일 성이 있어야 한다.이를 해 있음직하지 않

은 정보들은 검토되어야만 하는데,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주된 방법은 산

화된 논리 에디 (computerizedlogicaleditiong)이다.이 과정에서 행정등

록부의 시스템 인 에러가 발견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데이터가 추출

되는 행정등록부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인 에러를 수정하는 것은 요하

다.이것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등록부를 담당하는 당국과 긴 한 계를

맺는 것이 요하다.통계 생산자에 의해 발견되어 행정등록부가 수정되는

많은 사례가 있으며,이는 등록부와 통계 둘 다에 이익이 된다.

다.메타 데이터의 정비

등록 기반의 데이터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며,다양한 원천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계범 (coverage)가 완 에 근 하고,체계화된 메

타데이터가 단히 요하다.메타데이터는 통계목 으로 행정자료를 사용하

는 데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행정당국은 정의(definition),데이터의

형태와 질에 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등록부를 리하는 주체로부

터 나온 충분한 메타데이터는 통계자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건이다.

Goossens(2006)에 의하면 메타데이터는 기술 인 메타데이터,내용 련

메타데이터,데이터 처리 과정에 한 메타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기술

인 메타데이터는 변수의 설계서(specificationofvariable),필드의 길이,데이

터의 타입 등과 련되며,내용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요소에 한 정의 등

과 련된다.과정에 한 메타데이터는 외부 데이터를 잘 이해하고 수정하

기 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로,데이터의 공 자에 의해 수행된 데이터의 변

형,계산 등에 한 과정뿐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된 이력,즉 어떤 행정기

에 의해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한 과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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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국의 OneNumberCensus와 센서스 범 조사의 개

1.배경

국은 1801년 최 의 근 센서스를 실시하 으며,그 후 1941년을 제

외하고 10년마다 센서스를 실시하 다.새로운 문항이 추가되고 불필요한 문

항은 삭제되기도 하지만,센서스 실시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었다.1911년

까지는 국 의회가 센서스를 실시할 때마다 새로운 센서스법을 통과시켜야

했지만,1920년 센서스법(CensusAct)의 통과로 직 센서스가 실시된 후 5

년이 경과하고,특별 센서스의 필요성을 국 의회가 인정하는 추가입법을

승인하게 되면,언제라도 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그러나

국의 센서스는 1939년 국민등록법(NationalRegistrationAct)이 1941년의

센서스를 체했던 경우를 외로 하고, 례 로 10년마다 계속 실시되어

왔으며,2001년은 국 센서스 실시 200주년을 기념하는 연도 다.

국에서 센서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하여 사후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1966년의 표본센서스부터 다.1971년 센서스에서는 사후조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1981년에는 ‘센서스 집계조사’(CES,Census

EnumerationSurvey)라 불리는 사후조사가 실시되었다. 잉 랜드와 웨일즈

의 경우,당시 총인구 4,960만 명의 2.0%(1백만 명)이 센서스 본조사에서 과

소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후조사 결과에 의하면,순(純)과소집계

는 0.4%(21만 명)에 불과하 으며,나머지 1.6% (80만명)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재가구”의 거주자로 확인되었다.사후조

사의 결과 과소집계된 인구는 1981년 센서스의 최종결과에 추가되었으며,

1981년 추계인구의 최종수치를 보정하는데 사용하 다.

1991년 사후조사의 결과에 의하면,1991년 센서스는 총인구 5,455만 명의

3.8%(2.1백만)를 제 로 악하지 못하 다. 그 에서 1.6%(90만 명)는 조

사 당시의 부재가구에 보정(imputation)집계되었으나,나머지 2.2%(1.2백만

명)는 최종집계에서도 여 히 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등록형 는

순환센서스로 방향을 환하고 있는 유럽의 륙 국가들이 국처럼 고

의미의 센서스를 실시하던 때보다는 양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

러나 순 과소집계가 1971년 센서스보다도 크게 늘어났고,특정 지역이나 특

정의 성․연령별 인구집단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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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었다. 국 통계청은 1991년 센서스의 지실사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응답하지 않은 가구,이른바  부재가구 를 상으로 보정집계를 실

시하 다.이 작업에서 총인구의 1.6%인 90만 명을 악하여 센서스의 데이

터베이스에 추가하 다.보정집계 결과는 센서스 제표작업에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로 간주되었다.

1991년 사후조사는 ‘센서스 타당성조사’(CVS,CensusValdiationSurvey)로

명명되었는데,이것은 과소집계의 정도나 분포형태의 악에서 실패작으로

취 되고 있다(UnitedKingdom OfficeforNationalStatistics,1998,2001,

2003).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먼 ,사후조사가 2만 가구의 표본규모로

실시되어 지역별 과소집계의 상세내역을 악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다음은

사후조사가 센서스 본조사와 조사설계상 완 별도의 독자 인 조사가 되지

못했다는 이다.사후조사가 과소집계의 내역을 상세하게 악하지 못함으

로 해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1991년

센서스 실시 후,상당기간 국내 거주인구의 집계수치에는 어도 4가지 버

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당 에는 총인구의 1.6%에 해당하는 부재가구

의 보정집계를 포함하는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가 발표되었다.다음은 사

후조사의 결과를 토 로,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상향조정하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 통계청은 사후조사의 결과를 무시하고,인구분석의 결

과를 토 로 국추계인구를 작성하고,지방자치단체의 추계인구에 해서는

수리모형을 용하겠다고 발표하 다.당시 인구분석은 1981년 센서스 본조

사의 결과와 1981～1991년의 출생․사망․이동 등의 인구동태통계를 토 로

하여 1991년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악하도록 하 으며,인구분석의 결

과와 센서스의 집계결과를 비교하여,센서스 집계의 최종수치를 확정하기로

하 다.인구분석의 결과에 의하면,1991년 센서스에서 총인구의 1.6%(90만

명)에 해당하는 부재가구 거주자를 제외하고도,총인구의 2.2.%(120만명)가

여 히 센서스 본조사에서 제 로 악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 통계청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소집계의 정도를 추정하여,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면서,경제사회연구심의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가 로젝트 “EstimatingwithConfidence"에서 작성한 추정인구가

각종 지방행정업무에 활용되기도 하 다(United Kingdom Office for

NationalStatistics,1998,2001,2003)..결국,1991년 센서스의 공식 집계결

과는 1981년 센서스와 인구동태통계의 인구분석을 토 로 하여 작성된 인구

추계의 결과와 일치하지 못했으며,이로 말미암아 인구조사의 정확성에 하

여 ‘신뢰성의 상실'(lossofconfidence)이라는 문제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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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통계이용자들은 2001년 센서스 실시 이 에 범 하게 개최된

문가회의에 참석하여, 2001년 센서스에서는 하나의 확실한,최고의 인구를

추정하여 것을 요구하 다.더욱이,그들은 1991년 센서스에서 국의 통

계청이 과소집계를 측정하는 문제에 큰 난 에 착하 음을 염두에 두고,

센서스의 최종결과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집계오류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론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국의 통계청은 ONC 로젝트가 이 문제에 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단하 다.ONC 로젝트는 사후조사를 완 히 재설계하여,내용오류와는

별도로 과소집계의 정도를 추정하여 센서스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보정

하여,센서스 제표작업의 최종결과는 국수 의 추정인구와 일 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 다.

물론,ONC 로젝트는 종 의 센서스에서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지 않았다.가령,1991년 센서스에서 부재가구(센서스 본조사의 장

실사에서 부재 이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 가구)의 보정집계

작업을 실시하기 하여 도입된 락변수의 자동 인 편집 보정 차는

2001년의 ONC 로젝트의 매칭작업에서 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과 가

구를 보정하는 작업에서 지속 으로 활용되었다.더욱이,연앙추계인구는

ONC 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이들 수치 간에는 간

단한 연결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실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의 2001년 OneNumberCensus 로젝트의 궁극 목표는 2001년 센

서스 실시 후에 공존하는,1991년과 같은 4개 버 의 추정인구가 아니라  

최종 인 세트의 센서스 추정인구 (afinalsetofcensusestimates)를 작성

하는 것이었다. 국의 통계청은 2001년 센서스에서 ONC 로젝트의 도입

으로 당 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100%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 다는 자체평가

를 내리고 있다.본 연구는 ONC 로젝트가 완 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

유와 로젝트 자체가 야기한 문제 에 해서는 제3 의 ONC방법론에

한 평가연구와 제4 의 2001년 ONC 로젝트의 교훈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2.방법론의 개

국의 2001년 ONC방법론은 5개의 주요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설계

• 센서스 본조사와 범 조사의 매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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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OneNumberCensus방법론의 로우차트

• 추정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추정작업

• 가구 개인에 한 데이터베이스 보정작업

• 추정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한 품질확인작업

<그림 1>은 ONC 방법론의 주요단계를 표본설계,매칭작업,추정작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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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업,품질확인작업으로 구분하여,작업순서를 흐름도의 형태로 보여 다.

국가가 수조사와 지실사7)의 기본원칙을 수하여 센서스를 실시하

는 경우,주권행사가 가능한 토 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구를 100%를 정

확하게 악하기를 원한다.그러나 어떤 국가의 센서스도 100% 완 무결한

경우는 없으며,본조사에서 빠뜨려지는 개인과 가구가 있게 마련이다.이 과

소추계의 정도는 지역은 물론 성․연령별 인구집단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따라서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는 사후조사를 실시하여,통계

추정으로 과소집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 인 례이다.특히 선진국은 물론

최근의 신흥공업국에서도 센서스나 표본조사에 한 비응답자의 비율이나

특성이 달라지고 있으며,이에 따라 집계 락의 정도나 유형을 제 로 악

하여,센서스 본조사의 효용가치를 증 시키는 것이 국가통계기 의 당면과

제가 되고 있다.

국 통계청은 사우스햄턴 학(SouthhamptonUniversity)통계학과 교수들

의 자문을 토 로 OneNumberCensus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구상하기 시작

하 다.ONC 로젝트는 1991년 센서스 평가작업을 완료한 1996년부터 개

시되었으며,센서스 통계이용자들이 제기한 과소집계의 문제를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쟁 으로 부각되었다. 국 통계청은 ONC 로

젝트와 련하여,외부 문가,지방자치단체 표,통계학술기 등을 포함하

는 운 원회를 조직하여, 로젝트의 방법론 개발과 운 리를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하 다. 국 통계청은 내부 국장 직원과 여타 정부기 의

표,외부 문가들로 구성된 ONC ProjectBoard를 설치하여 로젝트의

진 상황을 일일 검 하도록 하 다.

OneNumberCensus는 이론 으로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사후조

사를 규모의 표본조사로 실시하여,이것을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범 를 측

정하고 과소집계의 정도를 평가하기 한 수단으로 이용하 다.다음으로 사

후조사의 결과를 개인수 에서 2001년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와 짝을 맞추는

매칭작업을 실시하 다.센서스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매칭작업의 결과를 토

로,이원시스템추정법을 사용하여 본조사에서 악되지 못한 개인과 가구

의 총수를 추정하는 작업을 실시하 다.마지막으로, 일정기 에 따라 실사

7) 수조사와 지실사는 통 센서스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2000년 라운드 센서스

를 실시하는 247개 국가 에서,196개 국가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등록센서스는 비용 감과 높은 빈도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 은 있으나, 지

실사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에서 통 방법과 차이가 있다. 순환센서스

는 국의 지역들을 일정기간에 걸쳐서 순차 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센서스의

기본원칙 에서 동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체인구의 수조사가 아니라는 에서

보편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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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인의 정보를 복사하는,이른바 기부자 방법 (donormethod)을 이용

하여,센서스에서 락되었다고 추정되는 개인과 가구에 한 정보를 보정하

는 작업을 실시하 다. 국의 ONC 로젝트 추진방안은 개인별 데이터베

이스의 보정작업을 제외한다면, 수조사와 지실사의 기본원칙을 수하는

근 센서스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부분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가령,미국의 센서스국도 1950년 이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집

계의 정도를 악하기 하여 노력하여 왔다.그러나 부분의 국가에서 사

후조사를 실시하는 주목 은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보정하기 한 것

이 아니라, 센서스 본조사의 정확성에 하여 통계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

하기 한 것이었다.

국의 ONC 로젝트는 센서스 조사환경의 악화8)라는 문제를 염두에 둘

때,구체 실천 자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수많은 근본 질문,

안,가정들이 국 통계청의 내검 상과 문가회의의 토론주제가 되었

다. 로젝트의 개발과정에서 몇 가지 안들( :센서스 본조사,범 조사,

행정자료의 동시 이용과 련 추정방법의 개발,센서스 조사구 수 에서 과

소집계를 측정하는 수리모형의 구축 등)을 모색하 다.본 연구는 제한된 지

면 때문에 각종 안 략,특히 ONC운 원회이나 국 국내 는 유럽

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ONC 방법론에 하여 구체 으로 설명하지 못한

다.

3.센서스 범 조사

2001년의 센서스 범 조사는 1991년의 사후조사인 ‘센서스 타당성조사’사

이에는 몇 가지 차이 이 있다.우선,범 조사는 과소집계를 측정하는데

을 맞추고,본조사의 내용오류를 평가하기 하여 별도의 독자 인 조사

를 실시하기로 하 다.둘째,범 조사의 표본 수는 36만 가구 수 으로

폭 증가하 다.1991년의 타당성조사는 2만 가구 정도의 소규모 표본조사가

불가피하 는데,그 이유는 센서스 본조사의 응답오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인 ․물 자원을 무 많이 할애하 기 때문이다.앞

에서 1991년 사후조사의 실패을 지 했던 것처럼, 국 통계청은 2만 가구

8)센서스 환경은 사생활 의식의 강화,보안의식의 강화,주거환경의 변화,생활환경의 변화,

지역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이에 따라,조사표의 배포방식이나 회수방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부분의 경우,조사표의 회수율에 심 한 향

을 미친다.가령, 국의 경우도,우편배포와 우편회수의 방법을 채택하면서,응답율의 변

화가 크게 일어났다는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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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편 체계 

정도의 소규모 표본조사를 토 하여 우리나라의 시군구 의 기 자치단체

에 해당하는 소지역 단 는 물론 국수 에서도 집계범 를 제 로 평가하

는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 다.당시 문가들은 센서스 본조사의 과소집

계를 정확히 평가하기 해서,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규모가 폭 으로 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최종 으로,센서스 범 조사는 국 역의

하 지역과 성․연령별 인구속성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과소집계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여,센서스 본조사의 집계결과를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센서스 범 조사는 국의 우정사업본부(RoyalMail)가 리하는 국

역의 178만 우편번호 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19,500개의 우편번호를 상으

로 36만 가구를 지실사하고,개인과 가구의 수를 100% 완 무결하게 악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정하 다( 국의 우편번호체계에 해서는 <그림

2>를 참고할 것).센서스 범 조사는 사후조사의 일반 례 로, 규모의

공동보호시설(CommunalEstablishment, :교도소,병원,장기요양소 등)을

포함하지 않았는데,이들 시설가구 인구로 인한 추정작업의 문제 은 품질확

인작업에서 검토과제로 남게 되었다. 센서스 범 조사의 지실사에서 조

사지역의 우편번호가 우범지역이나 불량주택지 여서 다른 곳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1)추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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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 잉 랜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2000년 재

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설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어,이들 각각에

해서 과소집계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 일 것이다.그

러나 국 통계청은 국 역에 433개의 지방자치단체9)가 있어서,직 추정

을 가능하게 하는데는 100만 가구 이상(2001년 기 2,330만 총가구의 약 4%

에 해당)의 표본이 필요한데,이 정도로 규모의 표본조사를 계획한다는

것은 인원배치나 재정 황을 고려하여 실 으로 불가능한 일라고 단하

다.따라서 국 역에 하여 인구 50만 명을 기 으로 하여 433개 지방

자치단체(단체별 평균인구 12만 명)를 112개 지역으로 분할하 다.이들 지역

은 추정지역(EstimationArea) 는 설계집단(DesignGroup)으로 명명되었으

며,각각의 추정지역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LAD,LocalAuthorityDistrict)

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고,둘 는 셋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다.추

9) 2001년 ONC 로젝트에서 추정인구를 작성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 재,잉

랜드 353개,웨일즈 22개,스코틀랜드 32개,북아일랜드 26개 등 433개로 구성되어 있

다.잉 랜드의 경우는 이층 행정구역으로,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통합 기능

을 동시에 가지는 UnitaryAuthority46개,MetropolitanDistrictCouncil36개와 기 자

치단체의 기능만을 가지는 DistrictCouncil238개,LondonBoroughCouncil32개 City

ofLondon Corporation 1개를 합쳐서 353개로 구성되어 있다.잉 랜드에서 County

Council34개(우리나라의 시도 자치단체보다는 규모가 작고,시군구 자치단체보다는

규모가 큼)와 GreaterLondonAuthority(런던 역시)는 역자치단체의 기능만을 가진

다.웨일즈는 22개가 모두 1층 행정구역으로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기능이 통

합되어 있다.한편,스코틀랜드 DistrictCouncil26개,북아일랜드 UnitaryCouncil32개

가 있다.이들도 모두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일층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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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역의 설계 작업에서 추정지역들의 규모나 동질성과 둘 는 세 개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추정지역으로 묶을 때 생겨나는 실 는 정

책 문제 들이 충분히 조화될 수 있게끔 배려하 다.추정지역의 설계작업

을 통하여,추정지역에 하여 통계 추정방법론의 용이 가능하도록, 추

정지역의 과소집계 유형에 하여 몇 가지 가정을 설정하게 된다면,각각의

추정지역에 하여 직 추정을 하더라도 상당정도의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해서 최소한 3～4개

의 표본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표본선정 작업에서 특별히 배려하 다.

2)표본설계

ONC 로젝트는 112개의 추정지역(잉 랜드와 웨일즈 101개,스코틀랜드

7개,북아일랜드 4개)에 하여, 국 우정사업본부가 리하는 평균 15개의

주소로 구성된 178만 개의 우편번호 에서 19,500개의 표본을 선정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정지역마다 별개의 독립된 표본을 선정하 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집락표집법을 이용하여,우변번호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이유는

실용 목 과 통계 목 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해서 다. 구체 으로,

우편번호 주소 일(PostcodeAddressFile)은 센서스 본조사에 이용되는 가

구명부와는 달라서, 부분의 가구주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가구의 우편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우편번호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일어나는 문제

은 조사 상자에 해서 주소나 집번지를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우편번호별로 가구수를 변수화하는

것을 제외하고,우편번호를 직 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따라서 11개

의 추정지역에 하여 채택된 표집 략은 개별 우편번호를 1991년 센서스

조사구(CED)와 매칭하여.해당 우편번호에 하여 1991년 센서스 데이터베

이스의 변수정보를 이용하는 2단계 표본추출법을 구사하는 것이었다.

먼 ,1991년 센서스 조사구의 표본을 선정하여,과소집계의 정도가 조사구

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집계난이도 지표에 따라

센서스 조사구의 표본을 층화하 다.센서스 범 조사의 표본설계는 당 에

우편번호를 단 로 하는 지역간 표집편차를 최소화하여,추정인구를 상당정

도 정확하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한 것이었다.1991년 센서스

조사구도 1991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표본편차를 통제하기

하여 24개의 성․연령(5세 간격)별 하 집단10)에 하여 층화작업을 진행하

10)인 ․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여,센서스 범 조사는 24개의 성․연령집단(남녀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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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로,1991년 센서스 조사구가 선정되면,제2단계 표집 차는 선정된

1991년 센서스 조사구 안에서 우편번호의 가구수를 기 으로 3～5개 정도

의 우편번호를 무작 로 선택하는 것이다.

3)집계난이도 지표

집계난이도 지표는 1991년 센서스의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실업

율,외국어(출생국가)사용여부,다가구주택,세입자 동거여부,1991년 집계

락 여부 등의 구성변수를 추출하여 작성되었다,이 지표는 과소집계의 정도

와 상 계가 높았으며,2001년 센서스 비조사에서도 무응답과 상 계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 체를 집계난이도 지표를 기 으로 3개

집단으로 구분하 다.가령,잉 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지표 수를 하

40%는 집계가 쉬운 “1 ”,다음 40%는 집계가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간

정도의 “2 ”,그리고 상 20%는 집계가 어려운 “3 ”으로 구분하 다.집

계난이도 지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센서스 조사구의 모든 유형에 하여 센

서스 본조사의 모집단을 반 하도록 표본을 골고루 분산하여,과소집계의

수 을 정확하게 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국의 ONC 로젝트는 집계난이도와 련하여 축 된 지식이 없었기 때

문에,이 지표가 당시의 지식수 으로 구성될 수 있었던 최고의 지표라고

단하 다.따라서 센서스 범 조사가 집계난이도 지표의 수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서 모두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ONC 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무엇보다도 요한 과제 다.집계난이도 지표의 수가 높은 지역은 3개

층화집단 간에 집계편차의 차이를 축소하기 하여 과다표집되었다.집계난

이도 지표는 1991～2001년의 10년간에 일어난 사생활 보호,보안의식,생활

양식의 변화,거주형태의 다양화,공동체 의식의 쇠퇴 등 조사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과소집계 유형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설계하 다.그

러나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규모의 격한 사회경제 변화( :우범지 와

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사업)는 1991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의 변수정보를 가

공하여 구성한 집계난이도 지표를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

다.

12개의 연령구간(0-4세,5-9세,10-14세,15-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

세,45-49세,50-54세,55-59세,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84세,85세 이상)으

로 구분한다.이러한 추출작업의 층화작업은 센서스 추정 보정을 한 작업과 직

으로 련되어 있다.



- 493 -

3)표본규모

표본규모는 센서스 범 조사의 조사설계에서 인원배치나 산책정과 련

하여 핵심 심 역이 되었다.표본설계 작업에서 개별 추정지역 총인구에

하여, 상당수 의 정확성, 곧 1% 이하의 상 표 오차(Relative

StandardError)(추정치의 표 오차를 추정치로 나 어 백분율로 표시한 수

치)만을 허용하는 추정치를 얻기 해서는 36만 가구에 해당하는 략 4,00

0～5,000개 정도의 국을 표하는 센서스 조사구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

이었다.

집계난이도 지표의 층화집단에 하여 추출률을 결정하기 하여 국 수

의 표본설계에 착수하 으며,그것을 바탕으로 센서스 조사구에 하여 집

계난이도 지표의 층화집단별로 총 표뵨수를 균등하게 배분하 다. 에

서 설명한 추출률은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하여, 112개의 추정지역 안에

있는 센서스 조사구의 가구에 해서도 그 로 용되었다.따라서,지표

수별 층화집단에 한 추출률은 지표 수가 1 인 집단(집계가 쉬운 지역)을

3.4%,지표 수가 2 인 집단(집계가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간지역)을

3.7%,지표 수가 3 인 집단(집계가 어려운 지역)을 4.5%로 설정하 다.

국의 잉 랜도와 웨일즈 지방에서 101개 추정지역의 모든 센서스 조사구

(CED)에 하여 3～5개의 우편번호가 선정되었으며,그 결과 16,400개의 우

편번호를 체표본으로 하여 우편번호 안의 32만 가구를 조사 상으로 하는

규모 표본조사의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한편, 국의 스코틀랜드에서

7개의 추정지역에 하여 2,400개의 우편번호에서 4만 가구를 추출하 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4개의 추정지역에 하여 700개의 우편번호에 하여 1만

가구를 지실사하는 별도의 센서스 범 조사가 실시되었다.

4)조사방법론

센서스 범 조사의 장실사는 2001년 센서스 본조사가 실시되고 3.5주 후

에 실시되었다.이것은 조사표를 토 로 하는 면 자 조사로서,나 의 매칭

작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응답자의 시간부담을 축소하기 하여

응답자의 가구특성이나 인구학 속성 등 센서스 본조사의 핵심 질문만

을 반복조사하 다.조사방법은 가능한 한 조사 상자의 응답률을 높이는데

이 맞추어졌으며,조사 상자와 률을 극 화하기 하여 개별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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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 방문하는 방안을 채택하 다.면 원의 작업분량을 조정하기 하

여,인 우편번호를 하나로 모아서,1인당 90～200가구의 면 이 가능하도

록 하 다.ONC 로젝트는 센서스 범 조사의 조사원에게는 100% 완 집

계가 가능하도록 종합 면 훈련을 실시하는데도 심을 기울 다.센서스

범 조사의 조사원들은 부분 장조사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로 구성되었

기 때문에, 국 통계청에 소속된 80명 정도의 숙련된 조사원을 지에

견하여 조사표 작성에 조를 하지 않는 우편번호에서 활동하는 조사원들을

도와주도록 하 다.

센서스 범 조사의 원칙은 센서스 본조사와는 독립 으로 실시된다는 것

이었다.이것은 련 쟁 을 추정작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ONC 로

젝트에서 센서스 본조사의 과소집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최소요건이기도

하 다.두 조사 간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센서스 본조사가 락한 개인

과 가구를 센서스 범 조사도 악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실 으로,두

조사의 독립성을 극 화하기 하여 센서스 범 조사 조사원에게 해당지역

의 센서스 본조사의 가구명부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조사원

들에게 센서스 범 조사의 지실사를 목 으로 작성된 우편번호의 지도만

을 제공하 으며,그들은 우편번호 안에 있는 모든 주소자의 가구들을 면

하여,해당지역을 사실상 독자 으로 재집계하려고 노력하 다.조사원들은

우편번호 안의 가구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우편번호에 포함된

가구를 모두 면 하 는가를 확인하기 하여,조사원들에게 우편번호의 지

역경계를 최종 검하도록 요구하 다.

추가 으로 센서스 범 조사가 센서스 본조사의 결과에 오염효과를 일으키

지 않도록 하기 하여,센서스 범 조사가 센서스 본조사의 지실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 다.

• 표본으로 추출된 우편번호들의 리스트는 기 서류로 취 하고,그것이

무단 유출돤 지역은 우편번호의 리스트를 다시 추출하도록 하 다.

• 센서스 본조사 리자는 센서스 범 조사의 집계요원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하 다.

• 센서스 범 조사 리자는 센서스 본조사의 집계요원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하 다.

• 센서스 본조사 집계요원이 센서스 범 조사의 집계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들이 집계했던 동일지역에서 집계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센서스 본조사가 종료될 까지 그들이 배정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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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우편번호에 하여 사 고지를 하지 않았다.

센서스 범 조사의 추정 응답률은 잉 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확인 가능한

거주가구의 89% 으며,추후에 우편으로 반송된 조사표를 포함하면,실제응

답률이 91%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응답률은 각각 95%와 92%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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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미국의 센서스 표본조사-AmericanCommunitySurvey

미국의 AmericanCommunitySurvey는 연방헌법상 페기 처분할 수 없는

short-form의 인구센서스와 함께 센서스통계의 빈번한 생산주기를 목 으로

실시되는 통계조사이다.이 통계조사는 2015년 등록센서스를 통계청이 추진

한 이후,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으로 추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센서스 표

본조사이기 때문에,본 에서는 미국의 2010년 센서스에서 longform을

체하게 되어 있으며,독자 인 조사체계의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American

CommunitySurvey 로젝트의 조사방식을 심으로 하여,조사계획을 개

하기로 한다.

1.통계조사의 개

AmericanCommunitySurvey는 미국 인구주택센서스의 longform과 내용

은 유사하지만,설계는 다르다.이 조사는 미국에서 센서스 표본조사로서 작

성한 소지역통계의 연간자료를 생산하기 하여 개발되었으며,일련의 원차

조사 표본을 사용하는데,이것이 바로 인구주택센서스의 longform 조사표가

센서스 기 시 에 1회만 실시되는 조사와 크게 다른 이라고 할 수 있다.

소지역 통계를 생산하기 해서 처음에는 5년간의 표본이 필요한데 5년간의

자료가 축 되고 나면 매년 소지역에 한 통계가 생산된다.좀 더 규모가

큰 지역을 상으로는 3년 자료와 연차자료를 생산하게 되며 과거의 인구주

택센서스와 마찬가지로 AmericanCommunitySurvey의 조사 상은 일반거

처(ordinarydwellings) 집단거주시설(groupquarters)에 거주하는 사람 모

두 포함한다.AmericanCommunitySurvey는 미국 푸에르토리코에서 실

시되고 있으며,푸에르토리코에서는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조사라고 불려진

다(U.S.CensusBureau,2004,NationalResearchCouncil,2006).

인구 주택의 특성에 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안으로서 연속 으

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계속 연구되어 왔었지만 10년 주기의 센서스의

실질 인 안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그러나 1990년경에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의 시 에서 국가 으로 일 성 있는 자료에 한

수요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통계,경제통계 자료를 10년마다 한 번씩 수집

하는 신에 10년에 걸쳐 연속 으로 수집하는 가능성에 해 검토하기 시

작했다. 시 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 비용 감,계획수립,센서

스 포 범 의 개선,효율 인 수행 등의 상되는 장 때문에 센서스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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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안내책  

American CommunitySurvey를 2000년에 시작하기로 하고 비하 으나,

신 계획의 표본설계,조사방법,통계작성의 미묘한 을 이해할 필요성 때문

에 AmericanCommunitySurvey의 시행은 2000년 센서스 이후로 연기되었

다.이후 추가의 테스트,이해 련자들에 한 ,미국통계학회,미국인구

학회 등의 주요 이용자들과의 계속 인 후에 센서스국은 가구단 에

해서는 2005년에,집단구역에 해서는 2006년에 American Community

Survey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AmericanCommunitySurvey의 역사는 4단계로 나 수 있다.연속 측

정에 의한 자료수집 계획․제안 단계(1990-1993년),몇 개의 지역을 상으로

기 모형 개발단계(1994-1999년), 국을 상으로 규모 통계조사를 실시

하고 국,주 규모 지역들에 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범조사 단계

(demonstrationstage)(2000-2004년),연간 약 300만 주소(미국) 약 3만 6천

주소(푸에르토리코)의 거처단 를 상으로 하는 완 시행 단계(20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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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에로 구분할 수 있다.

LeslieKish(1990,1998,1999)는 표본설계의 가로서,1940년 에 미국 센

서스국에서 근무한 이 있는 헝가리 계 이민으로서,1981년에 새로운 센서

스의 개념으로 ‘순환표본설계’라는 개념을 소개했다.Kish가 연구를 할 무렵

에 센서스국에서도 센서스 자료의 생산주기와 공표주기를 단축해야 할 필요

성에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1985년 미국의 연방하원에서는

간연도 센서스(mid-decadecensus)를 승인했지만, 련 산을 배정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났다.1990년 연방하원은 10년 주기의 센서스에

한 안에 해 다시 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센서스국은 LeslieKish의

연구를 바탕으로 두고 1990년 반에 연속 측정(continuousmeasurement)

방법의 개발에 착수했다.

센서스국은 세분화된 표본자료 수집의 안으로 연속 측정에 한 연구계

획을 마련하 고 연속측정을 해 세 가지 기모형을 개발했다.실행 가능

성 기술 인 가능성,정책문제,비용,장 에 한 직원들의 평가에 따라

센서스국은 한 개의 기모형을 선택하 고 개발을 계속하 다.

기모형 개발에 해 여러 가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비용 감을 해서

는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화조사와 면 조사로 우편조사를 보완해야 한다

는 결론에 도달하 다. 기모형의 지역 구성,표본 추출률,가 치 설

정을 한 연차별추계인구의 이용방안에 한 결정도 이루어졌다.

센서스 long-form 표본조사와 같은 수 의 신뢰도를 획득할 수 있는 소지

역에 한 5년치의 자료를 생산하기 해서 매월 5십만 크기의 거처단 표

본이 제안되었다.그러나 이 표본의 크기를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무 많이

들게 되었다.하지만 비표본오차(non-samplingerror)를 임으로 해서,25만

개의 표본으로 수용할만한 신뢰수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결정되었다.

1994년에 담 부서가 신설됨으로 해서 개발단계가 시작되었다. 담 부서

는 조사 기모형의 개발을 계속했고 아래의 설계요소(designelements)들을

이 조사의 기 로서 하 다.

① 상호 독립 인 월차 표본을 이용하여 1년에 걸쳐 연속 으로 자료를

수집해야한다.

② 세 가지의 자료획득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우편조사,무응답에 한

화조사,무응답에 한 면 조사)

③ 거처 유 상태 다른 많은 특성을 결정하는 조사기 일은 자료가

수집되는 바로 그날이어야 한다.어떤 항목들에 한 조사 상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지난주,지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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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mericanCommunitySurvey추정치들은 센서스 간연도의 인구

거처 추정치에 조정되어야 한다.

⑤ 모든 추정치들은 일정기간( :1년)에 걸쳐 조사된 월간 표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합쳐서 생산되어야 한다.

기의 개발보고서는 다양한 매체로 공개되어 왔다.연속측정계열로 알려진

20개의 보고서가 개발에 있어 아주 요한 것들이다.이 보고서들은 1993년에

시작되었고 최종 기모형에 반 되었다.연속측정 계획은 1995년에 미국통계학

회가 주 하는 JSA(JointStatisticalMeetings)에 공식 으로 소개되었다.Love,

Dalzell과 Alexander(1995)가 이런 조사에 필요한 제조건에 해서 소개하

고 Dawson,Sebold,Love과 Weidman(1995)이 화조사에 의한 자료수집 가능

성에 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당시에 연속측정 자료로 평가된 가능한 수정안들

에 해서도 토의가 있었다.

1995년 11월에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시험조사가 4개 지역

(Rockland County,NY;Brevard County,Fl;MultnomahCounty,Or;and

FultonCounty,PA)에서 개시되었다.1996년 11월에는 시험조사가 확장되어 다

양한 지리 ․인구학 특성을 가진 지역을 포함하 다.이러한 지역에는

HarrisCounty,TX;FortBendCounty,TX;DouglasCounty,NE;Franklin

County,OH;OtetoCounty,NM이 있다.이 시험조사는 방법과 차의 정당성

평가와 장래 시행을 해 조사비용을 추정하기 하여 실시한 것이었다.시험

조사 결과에 따라 기모형 설계를 수정하 고 추가 인 연구 역을 확인하

다. 소지역추정,추정방법,무응답 추 ,AmericanCommunitySurvey시험조

사에서 가 치 부여,항목 무응답,무응답률 농 지역 자료의 질 등 여러 분

야에 걸친 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시험조사는 계속되었고 1998년에는 SouthCarolina의 두개 군 Florida의

1개 군이 조사지역으로 추가 선정되었다.SouthCarolina의 두개 군은 1998

년 센서스 시범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해서 1998년에만 포함되었다.1999년

에는 26개 주의 36개 군으로 시험조사가 확장되었는데,이 지역은 국 표

표본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군의 인구 규모,조사의 난이도 1990-1995년간

의 인구성장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지리 인 다양성도 고려요인이 되었으

며,인종,민족,계 인구,이동 취업자,인디언 보호구역(Indianreservation),

경제상태의 변동,주산업(mainindustry) 주직업(mainoccupation)이 고려

되었다.AmericanCommunitySurvey 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있는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 다.운

시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기모형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추가 인 연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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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다.

2.표본 추출틀의 개발

미국 센서스국은 AmericanCommunitySurvey의 주소,기타 인구조사의 표

집 틀 10년 주기의 인구센서스의 주소로 사용하는 국가 마스터 주소 일

(MAF;NationalMasterAddressFile)을 리한다.MAF에는 미국 푸에르토

리코의 일반거처,집단거주시설 선택된 비거주시설(공공,개인 상업용)에

한 우편주소, 치주소,지리코드 거주구역에 한 기타 정보가 담겨 있

다. MAF는 TIGER(Topologically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and

Referencing) 일과 매칭되어 있으며 TIGER는 디지털 센서스 지도 련

특성을 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자동화된 주소를 특정 지역에 부여하

는 기능(geo-coding)을 보유하고 있다.

기 MAF는 2000년 센서스를 해 개발되었는데 1990년 주소 리 일,미

국 우정공사의 배달경로 일(DeliverySequenceFile;DSF), 장조사 확인

지방정부가 제공한 주소로 구성되어 있다.MAF보완은 DSF를 이용하고,

CommunityAddressUpdatingSystem(CAUS)등을 이용하여 자동화,수작

업, 장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MAF의 각 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의 부 는 일부를 담고 있다.

-거처의 상태: 존,철거,건축 등

-거주용 거처 는 비(非)거주용 건물

- 도 경도

-각종 지리정보(주,카운티,트랙트,블록 등)

MAF주소정보에는 도시형 주소 비도시형 주소를 모두 담고 있다.

-도시형 주소: )201MainStreet,Anytown,MA01977

․ 체 주소의 약 94.4% 차지

-비(非)도시형 주소: )우편함 주소(POboxformat)등

3.표본설계 표본선정

AmericanCommunitySurvey의 표본은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내의

3,141개 군과 푸에르토리코의 78개 기 자치단체에서 각각 추출된다.일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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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집단거주시설에 한 표본은 분리 추출된다.일반거처에 한 첫 번째

완 이행 표본은 2005년에 선정되었다.매년 미국 내 약 3백만 일반거처와

푸에르토리코 내 약 3만6천 일반거처가 표본으로 선정된다.집단거주시설에

한 첫 번째 완 이행표본은 2006년에 선정되었으며 연간 집단거주시설 내

의 약 2.5%의 사람들이 AmericanCommunitySurvey표본에 포함된다.표본

의 신뢰도를 유사하게 하기 해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의 표본추출률은 인

구 규모가 작은 지역보다 상 으로 작으며 200가구(약 500명)미만의 지역

은 연간 10%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한 우편 응답률이 낮은 지역의 표본추

출률은 상 으로 더 크게 한다.5년 추정치의 표본추출오차는 통 인 센

서스 표본조사 보다 1/3이상 클 것으로 상이 되지만 문조사원 채용

자료 시의성으로 인한 비표본오차(non-samplingerror)의 감소로 인해 상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거처에 한 표본은 주표본과 추가표본으로 나 어진다.주표본은 조

사 년도 8-9월에 선정되며 추가표본은 조사연도의 1-2월에 선정한다.주표

본의 표본추출틀은 최근의 MAF가 이용되고 그 이후에 신축되는 거처에

해서는 추가표본을 선정한다.주표본으로 선정된 거처에 해서는 12개월에

걸쳐 배분되고,추가표본은 4월부터 12월까지 배분된다.

각 거처가 5년 동안 2번 이상 표본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표

본추출틀은 5개의 부표본틀로 나뉘며 각 거처는 이 5개의 부표본틀에 랜덤

하게 할당된다.이 5개의 하 표본 틀 1개의 표본추출틀을 1년간 사용하

도록 되어 있다..

선택된 1개의 부표본틀을 이용하여 각 카운티별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주소지별로 정렬한 다음 1년 동안에 사용할 표본 거처를 계통 추출한다.1년

간 사용될 표본거처들은 다시 12등분하여 조사할 월에 할당된다.

4.조사방법

표본으로 추출된 각 거처단 주소는 특정 월에 배정되어 조사표를 받게

된다.우편 발송에 합하지 않는 주소는 발송불가주소로 분류된다.거처와

거처내의 거주자들에 한 조사는 배정된 달부터 다음 두 달간에 걸쳐 작성

가능하다.우편 발송된 주소에서 응답이 없고 화번호가 있으면 CATI담당

직원을 통해 다음 달에 화조사를 실시한다.CATI조사에서도 무응답 가구

주소에 해서는 이 표본을 선정하여 세 번째 달에 CAPI조사를 실시한

다.각 집단거주시설 표본은 특정 월에 배정되고 면 조사를 통해서 6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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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조사를 하게 된다.

①)우편조사

우편 발송이 가능한 약 95%의 가구에 해서 매월 조사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① 조사 조 공문 발송 ② 조사표류 발송 ③ 무응답 가구에

해 조사독 공문 발송 ④ 조사표류 재 발송의 과정을 거친다.우편조사에

한 응답률은 약 50%로서 센서스 표본조사 응답률과 비슷하다.

② CATI조사

무응답 가구에 해서는 우편조사 다음달에 3개의 콜 센터를 통해서 화

조사를 약 4주간에 걸쳐서 실시하며 CATI조사의 응답률은 약 60%이다.

③)CAPI조사

우편조사와 CATI조사에서 무응답 가구 우편발송불가 주소지에 해서

는 CATI조사 다음 달에 면 조사를 하게 된다.면 조사 상 가구는 약

1/3을 표본으로 선정한다.무응답 가구에 해 표집하여 면 조사를 실시하

는 이유는 면 조사의 비용이 우편조사 비용의 약 10배가 들기 때문이다.면

조사는 12개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실시하며 조사원은 임시직이 아닌 정규

직원이다. 한 3년 이상의 조사 경험자를 장 리자로 이용하며 면 조사

의 응답률은 93% 이상이다.

④) 체 응답률

체 응답률은 95% 이상이며,표본설계의 복잡성 때문에 체 응답률 계산

에는 가 치가 이용된다.

5.자료처리

1년간 수집된 자료를 하여 당해 연도의 추정치를 계산한다.자료처리

에는 부호화(coding),편집(editing) 체-보정(imputation)의 3가지 주요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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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 답 률

우편조사 51.1%

CATI 9.2%

면 조사 36.4%

무응답 3.3%

<  1> 2001  American Community Survey  답

부호화는 자동화 방식의 이용 수기로 진행하는데 인종,사용언어,일하

는 장소,산업,직업 등의 부호화 작업이 있다.

편집 과정에는 일차 으로 응답 조사표와 무응답 조사표로 분리하고 무응답

으로 분류된 조사표는 버리고 나 에 가 치로 조정한다.응답 조사표와 무응

답 조사표는 조사표의 완성도에 따라 구분한다.응답 조사표로 분류된 조사표

에 해서는 항목간의 논리가 맞지 않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경우,자동화

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보정한다..

보정방법은 크게 부여(assignment)와 할당(allocation)으로 나 수 있다.부

여는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사표 내의 다른 항목을 이용한다. 를

들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성별을 부여하는 것이다.할당은 다른 조사표

의 내용을 사용하여 체하는 것으로 hot-deck방법을 사용하여 이웃의 정보

(neighborhoodinformation)를 사용한다.AmericanCommunitySurvey의

체율을 2000년 센서스의 체율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 치 부여는 세단계로 나 수 있다.첫 번째는 표본설계시의 표본추출

률이며,이 표본추출률은 무응답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추계인구를 이용하

여 마지막으로 조정한다.추계인구는 과거의 센서스 자료를 출생,사망 등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한다.추정은 연간 추정치,3년 추정치 5년 추

정치로 분류된다.월간 표본조사를 하여 연간 추정치를 계산한다.연간

추정치는 재의 공표 지역 단 로 추정되며,지역의 경계가 바 면 바 지

역의 추정치를 계산한다.3년 추정치 5년 추정치는 연간 추정치들의 평균

으로 계산된다. 간 값의 계산은 연간 평균치의 간 값을 사용하지 않고

체 데이터의 간 값으로 한다.

6.자료공표

자료공표는 인구 6만5천 이상의 지역을 상으로 하며 조사 다음 해 8월에

공표한다.인구 6만5천명 이상의 군 지역은 체 인구의 8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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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추정치의 공표는 인구 2만 이상의 지역을 상으로 하며(2005~　2007년

의 자료는 2008년 8월에 공표),인구 2만 이상인 군 지역은 체 인구의

95.5%를 차지한다.5년 추정치의 공표는 인구 2만 미만의 지역(2005~2009년

의 자료는 2010년 8월에 공표)을 상으로 한다.

표본조사의 공표지역은 우편번호,학군,주 행정구역,인디언 보호구역 -

PUMAs(2000년 센서스 구역 인구 10만 이상),센서스 트랙트)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AmericanCommunitySurvey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연차별

자료에 해서는 추정치 신뢰구간을 발표하며 90% 신뢰구간을 사용한

다.

7.기타사항

AmericanCommunitySurvey는 센서스 longform 표본조사를 체하는

것이기 때문에,미국 연방법에 의하여 표본 상으로 선정되는 모든 시민은

응답의무가 있다.조사응답에 해서는 $100~$5,000까지의 벌 을 부여할 수

있다.AmericanCommunitySurvey의 조사항목 수는 60개로 센서스 표본조

사의 조사항목 수와 같으며(조사항목은 <그림 2>를 참고할 것), 조사표 작

성 시간은 약 38분이 소요된다.AmericanCommunitySurvey의 총비용은

10년간 하면 통 인 센서스 비용과 거의 비슷하며 2005년 American

CommunitySurvey의 총비용은 1억4천6백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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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merican Commmunity Survey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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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랑스의 순환센서스 표본조사

가. 랑스 센서스의 역사

랑스에서는 나폴 옹의 동생 루시앵(Lucien)에 의해 1801년 처음으로 인

구센서스가 실시되었다.나폴 옹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주된 목 은 두 가

지다.첫째는 군사목 에 의한 것으로 쟁을 해 청년을 징병할 필요가 있

어 각 지역의 청년수를 악하는 것이고, 하나의 목 은 원로원 입법

원의 의원 수는 나폴 옹헌법에 의해 지역의 인구수에 맞추어 정하도록 했

기 때문에 각 지역별 인구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인구센서스는 이 후 5

년마다 실시되었다.그러나 1939년의 2차 세계 발발 후 인구센서스는 부

정기 으로 1946,1954,1962,1975,1982,1990,1999년에 실시되었다. 랑스

는 1999년 센서스 이후 통 인 인구센서스를 포기하기로 결정하 는데 그

주된 이유는 센서스의 주기가 길어지고, 산문제 지방자치제의 확산으로

인한 시의성 있는 소지역 통계에 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이러한 문

제에 응하기 하여 랑스의 순환센서스는 탄생하게 되었다.

나. 랑스 순환센서스

1)개

2004년에 랑스는 순환센서스라는 새로운 센서스 방법을 도입하 다

(INSEE,2004,2006). 통 인 센서스의 안으로서 특정 시 에서 국을

포 하는 센서스를 실시하는 신에 연속 인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장기간

에 걸쳐 국을 포 하는 방법을 순환센서스라고 한다.표본조사를 하는 방

식은 국을 지역별로 나 어 돌아가면서 각 지역을 수 조사하는 방식과

모든 지역에서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순

환센서스는 이런 식으로 매년 표본 조사된 자료를 하여 추정하는 방법

을 사용한다(Kish,1990,1998,1999). 재까지는 랑스가 세계에서 유일

하게 순환센서스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랑스에서 순환센서스를 도입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첫 번째는 보다

최근의,보다 정기 인 정보에 한 수요의 증가이며,두 번째는 통 인

센서스에 련되어 왔던 산 인력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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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E,2004,2006,西村善博,2007a,2007b).

시의성이 있는 자료의 필요성은 랑스 통계청(INSEE)의 통계이용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표명되어왔다.센서스의 주기가 더 길어짐(지난 두 센

서스 간 9년)에 따라 사회나 가족의 변화든 도시주변에 정착하는 경향이든,

도시 개발이든 간에 랑스 인구 변화를 추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

어가고 있으며 지방 분권화에 의해 권력의 진 인 임 때문에 센서스 자

료에 해 지역사회들은 더욱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를 들면,기 자치

단체 는 기 자치단체 연합체(muncipalfederation)들은 도시 교통에 해

새로이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사회복지 련 부서들은 ․고등학교에 한

투자 운 ,직업훈련,지역개발계획 등의 분야에서 더욱 많은 부분을 담

당하게 되었다.

랑스는 1999년 이 까지는 통 인 센서스를 실시하 지만 센서스 실시

에 해 헌법상에 명문 규정이 없어 센서스를 실시할 때 센서스 법률을 제

정하여야 했다. 한 랑스 선거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7~9년 간격

으로 센서스를 실시하 다.조사주기가 긴 것 외에도 산이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1997년에 계획된 센서스가 1999년으로 연기된 이유

도 산문제 때문이었다.

2)표본추출틀 개발

각 규모11)기 자치단체의 표본추출틀은 련된 건축물등록부(RIL;located

buildingregister)이며,건축물등록부는 주거용,행정용,산업용,상업용 건축

물 등의 모든 건물의 목록이며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가능하다.

건축물등록부는 1999년 센서스를 기 로 편집되었고 건축허가,지방세,우편

주소 등의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계속 보완된다.건물등록부는 매년 기 자치

단체가 검하며 INSEE가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3)표본설계

랑스의 기 자치단체는 그 수도 많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한 표본

추출방법을 개발하 다. 랑스에는 약 3만 7천개의 기 자치단체가 있고 그

반은 인구가 400명 미만이다.

11)인구 1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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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만 명 미만의 모든 기 자치단체에 해서는 센서스가 실시된다.해

마다 기 자치단체 1/5에 해서 센서스가 실시된다.인구 만 명 미만의

35,750개의 기 자치단체는 5개의 집단으로 나 어진다.이 기 자치단체들

은 체 인구의 반을 차지한다.매년 한 개의 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 자

치단체들에 해서 센서스를 실시한다.첫 번째 집단에 속하는 기 자치단체

들은 5년 후에 다시 조사된다.

5개의 집단은 인구(인구수,성별,연령계층),기타 주거 련[거처(dwelling)

수,주 거주지(principalresidence)수]변수 등 약 10가지 기 에 의해 균형

을 맞추어 형성된다.균형은 국단 랑스의 26개 역자치단체 단

에서도 이루어진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900개 기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센서스 표본조사가 이

루어지지만 일부분만 조사된다.매년 각 기 자치단체에서 8%의 거처가 조

사된다.따라서 5년 후에는 40%의 인구가 조사된다.이것은 기 자치단체

기 자치단체의 각 구역에 해 안정 인 정보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표본의

크기이다.

각 기 자치단체의 센서스 표본은 다음의 표집 방법을 사용한 주거지의 부

분집합에 기 를 둔다.

(a)집락 효과를 피하기 해서 기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주소들은 부

조사한다.이 주소들은 5개의 연간 집단으로 구분된다.

(b)새로운 주소들은 부 조사한다.표본추출에 필요한 정보가 없기 때문

이다.이 새로운 주소들도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c)기타 주소들은 인구 는 주거 수를 기 으로 하여,크기가 같은 5개의 집단

으로 구분한다.각 집단은 기 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다.12)매년

조사 상이 되는 표본주소들은 올해의 집단에서 선정되며 조사될 모든 주소

들은 기 자치단체의 체 거처의 약 8%이다.

이런 식으로,포 인 센서스가 매년 인구 만 명 미만의 기 자치단체의

1/5,인구 만 명 이상의 기 자치단체 인구의 8%에 해서 실시된다.즉 4백

5십만 거처와 9백만 인구가 매년 조사되는 셈이다.5년 후에는 소규모 기

자치단체 부와 규모 기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인구의 40%가 조사되게

되며, 체 으로 70%의 인구가 5년 주기 동안 조사된다.

마지막으로 집단가구에 거주하는 집단,이동주택에 사는 사람들,그리고 노

12)따라서 동일한 거리(street)에 있는 주소들이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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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들은 규모로 조사된다.이런 식으로 랑스 역에 살고 있는 모든 개

인들을 조사하게 된다.

4)조사방법

센서스 표본조사는 매년 동일한 날에 련된 모든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

된다13).자료수집 방법(protocol)은 조사원이 질문지를 달하고 수거하는 방

식이다.표집방법은 신 으로 변화했지만 자료수집의 경우는 일반 인 센

서스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그 로 따른다.즉 조사원이 달하고 수거한다.

각 가구는 2가지 질문지를 받게 되는데,그 하나는 가구에 한 것이고 다

른 하나는 가구원에 한 질문지이다.질문지는 과거의 센서스에 사용된 질

문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가구에 한 질문지는 가구원의 목록 주

거의 특징과 기 에 한 약 14개의 질문과 자동차 보유 수로 구성되어

있다.가구원에 한 질문지는 나이,성별,출생지,국 ,5년 거주지,교

육정도,직업,근무지 는 통학지에 한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부재,장기간 출타,응답거부)에는 주 거주지에 해

서 조사원이 불사불능 주택일람표(non-surveyeddwellingform)에 추정 가구

원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인구수를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5)자료처리

2008년에 시작되는 세분된 일(조사된 개인이나 가구당 기록)이 5년간의

조사된 일을 합침으로써 매년 생산될 것이다.따라서 일반 인 센서스처럼

교차표 생성(cross-tabulation)이 가능하다.매년 조사된 9백만 개인 4백5

십만 거처가 가 치 조정 후에 이 일에 숫자로 나타난다.따라서 세분된

일은 모든 개인을 설명한다.

센서스 표본조사의 집계범 (만 명 미만의 기 자치단체의 경우 100%,만

명 이상의 기 자치단체의 경우 40%) 정보가 개인별로 가 치가 부여된

자료들의 일로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세분된 정보가 지리 으로

세분되고 소규모 집단에 해서 추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된

일은 4천5백만 개인과 2천2백만 거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표를

만들 수 있다.

13)1월 3번째 목요일에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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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추정

매년 수집된 정보는 5년 주기의 간 에서의 특정한 날에 용하기 해

서 조정된다. 규모 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간 표본의 평균값을 계산

한 후 간년도의 RIL의 거처 수에 맞추어 단한다.소규모 기 자치단체에

해 사용되는 방법은 센서스 표본조사와 인구 기 일간의 내삽 는 외삽

이다.외삽은 주택세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합쳐진다.주택세 등록자료는 연

간 주택 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5년 순환을 이용하면,2

년이 과할 경우에는 내삽/외삽은 불필요하다.따라서 통계숫자에 한 신

뢰도는 상당히 높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기 자치단체에 사용되는 방법은 5년간의 표본에 기

한 순환평균(rollingaverage)이다.y-4년에서 y년의 5개의 표본의 총합에서

거처 당 평균 인구수가 계산된다.이 평균 인구수가 간기간(y-2년)을 표

한다.이 평균 인구수에 y-2년 1월 1일 재의 주택(단 거처)의 수(RIL을 이

용)를 곱하여 기 자치단체의 인구를 구한다.

인구 1만 명 미만의 기 자치단체에 해서는 y년 말에 y-2년 의 인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인구 1만 명 이상의 기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 일을

사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인구 1만 명 미만의 기

자치단체들은 순환기간 체에 걸쳐서 조사한다.즉 y-4년에 1/5,y-3년에

1/5,등으로 조사된다.y-2년에 조사된 기 자치단체들의 센서스 결과는 그

로 장된다.반면에 y-1년,y년에 조사된 기 자치단체들의 y-2년 인구는

센서스 표본조사와 직 에 공표된 자료를 내삽(interpolation)하여 구한다.

y-4년과 y-3년에 조사된 기 자치단체들에 해서는 센서스 표본조사와 y-2

년의 결과를 외삽(extrapolation)하여 구한다.이것은 지방 주택세(local

housing-tax)자료에 기 를 둔다.지방 주택세는 기 자치단체당 주택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주택수의 변화와 거주자수의 변화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

정된다.지난 두 센서스 간의 차이는 인구의 변화를 주기 해서 주택세 자료

에 의해서 측정되는 변화에 용된다.

7)자료 공표

이 센서스는 매년 각 기 자치단체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규모 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통계 목 으로 합쳐진 략 2천명의 거주

자로 구성된 IRIS로 알려진 구역(blocks)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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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랑스는 3년간의 자료수집이 끝난 시 에서 순환센서스 실시에 한 첫

번째 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반응은 반 으로 정

이었다.새로운 방법에 한 기 자치단체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

다.2005년과 2006년 센서스에는 2004년 센서스에 반 한 2개의 기 자치단

체들을 포함한 모든 기 자치단체들이 참여하 다. 랑스의 일반 국민 쪽에

서는 규모 센서스보다 심이 어져 표본조사 방법에 한 두려움이 나

타나지 않았다.이는 매우 효과 인 국 지역 인 홍보 때문이었다.마

지막으로 INSEE는 인구 만 명 미만의 모든 기 자치단체에 한 인구추정치

를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그리고 2004년 후반기 이후로 약 100여

개의 규모 기 자치단체에 한 인구추정치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이

러한 결과들은 인터넷을 통해 2005년 센서스 시작 이틀 에 발표되었다.

2005년 후반기에는 2006년에 조사된 인구 만 명 미만의 기 자치단체

다른 약 100여 개의 규모 기 자치단체로 확 되었다.그 결과는 2006년 1

월 17일에 공표되었다.이런 식으로 기 성과물들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효용성에 해 사용자들을 확신시키게 되었다.

8) 랑스 순환센서스와 통 센서스의 비교

순환센서스는 INSEE,기 자치단체 그리고 응답자들에 부여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5년간의 표본추출률은 매우 높기 때문

에( 규모 기 자치단체의 경우 40%)정확한 결과를 보증한다.이와는 조

으로 통 센서스에서는 개 약 15% 는 25%의 표본을 사용한다.

표본의 사용 자료수집 차의 연례화(annualization)는 INSSE,각 기 자

치단체의 지역 센서스에 한 책임이 있는 조정자들 자신의 임무에 집

하는 조사원들에게 도움을 주며 더 양질의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인구

만 명 이상 기 자치단체의 조사원들은 조사해야 할 주소 목록을 가지고 있

다.이것은 매우 요한 이다.왜냐하면 이는 조사원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 방법은 일반 센서스에 사용

되는 지역내 모든 상처를 모두 찾아 조사하는 방식보다 더 효율 이며,미

조사거처일람표와 결합할 경우 무응답의 문제를 이거나 보완하는데 도움

이 된다.

순환센서스는 한 통계작성 작업을 분산함으로써 작성비용을 분산하고 안

정 인 노동력 산으로 운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반면에 조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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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기 되면서 충실한 비가 가능해지고,센서스 리의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

표본조사의 다양한 편차로 인하여 조사결과가 정확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

기는 하지만 소지역에 해서는 매년 수정된 정보가 노후화된 정보보다 선

호도가 높다는 것이 분명하다.순환센서스는 10년 주기의 통 방식보다

도시재개발 등의 당면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유용성이 증 된다.

9)순환센서스의 성공 요인

순환센서스의 성공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바,기술 인

요인(기 자치단체 하 수 의 지리정보시스템의 사용가능성 보완에 필

요한 행정자료의 사용가능성),방법론 인 요인(특히 표본설계기법),정치

인 요인(센서스 동반자로서의 기 자치단체와의 범 한 의 센서스 사

용자들과의 의)이 있다.

기술 으로 표본추출틀이 양질이어야 한다. 표본추출틀을 보완하기 한

행정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행정자료의 사용에 한 지침을 세워야한

다.

기 자치단체와의 동이 가장 요하다.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의 내용

이 지방 단 에서 정확히 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장상태에

한 지방의 이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행정자

료가 없는 경우에는 랑스의 해외에 있는 도(DOM;France'soverseas

department)의 경우처럼 공무원들을 장에 보내서 주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본추출틀의 보완은 느리고 성가신 작업이 된다.

성공을 한 다른 요한 요인은 행정자료원의 사용가능성이다.행정자

료를 사용하면 표본추출틀(samplingbase)을 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에 조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본을 최 화하고,조사결과를 외삽(extrapolation)하고,자료수집 시기와

계없이 동시성을 가지게 하기 한 조사와 모형화에 있어 방법론 인

문성은 필수 이다.균형표본기법(balanced-sampletechnique)과 기능에 한

지식은 표본최 화 -즉, 산수립 추정치의 질-에 있어 극히 요하다.

순환센서스의 경우에는 센서스 업무가 연례화되는 만큼,일정액의 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순환센서스는 센서스 비용을 이지 않고 다만

산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고 정보가 매년 생산되기 때문에 더 좋은 산출물

을 보장한다.매년 랑스의 센서스 비용은 약 일반 센서스의 1/7이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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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시작된 후에는 순환센서스의 연례 표본조사 사업이 도에 포기되어서

는 안될 것이다.잃어버린 1년을 복구하는 비용은 평상시의 1년간의 산보

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 인 센서스에서 순환센서스로의 환은 많은 요한 제조건

들과 철 한 비(표본 틀의 작성,표집, 산 상 등)가 필요하고,그 기

때문에 상당한 동 인 노력이 필요하다.

센서스 디자인의 변경을 하여 비를 해야 하는 요한 단계는 센서스

결과 이용자들과의 력이다:10년 주기 자료의 snapshot시스템에서 일정기

간의 확률표본(random sample)인 연간생산자료 시스템으로의 환은 일조일

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랑스에서는 한 센서스의 오랜 참여

자이며 새로운 센서스의 추진과정에서 기 자치단체들의 동반자 력태도

가 요한 매역할을 했다.이해당사자의 력과정에는 센서스 결과를 이용

하는 국수 과 지방수 에서의 정치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하지 않지 않으

면 안 된다.

랑스에서는 자료수집 공표를 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력이

재 진행 이다. 국가센서스평가 원회가 국가통계정보 원회(CNIS;

NationalCouncilonStatisticalInformation)에 설립되었다.상원의원이 원

장을 맡고 있고 INSEE,기 자치단체들과 센서스 사용자들을 끌어들임으로

써 국가센서스평가 원회는 자료수집 감독과정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

로토콜에 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센서스와 련된 규제에 한 수정 의견

을 것으로 기 된다.자료 공표에 있어서는 INSEE와 기 자치단체들의

워킹그룹은 기 자치단체 단계 그 의 단계에서의 자료 배포 서비스

에 한 포럼을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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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만의 2010년 등록센서스의 세부 차14)

A.공무등기자료 매칭작업

인구부문

1.내국인 인구:호 자료(戶籍資料,householdregistrydata)를 심으로,신

분증통일편호(身分證統一編戶,ID,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함)를

이용하여, 련 공무 일을 매칭하여, 만 내국인 인구 「공무등기자료

일」(公務登記資料檔)이라는 등록 일을 작성한다.

(1)자료출처

1. 체 가구 호 자료 일( 만 내정부)

2.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 ( 만 내정부 출입국 이민서)

3.학 자료 일(교육부 각 학교)

① 학생자료 일

② 각 학교 코드(代碼) 주소 일

4.건강보험자료 일( 만 앙보건국)

① 보험가입단 (groupinsuranceapplicants)명부

② 피보험자(insured)명부

③ 외래진료 입원진료 명부

5.시설인구 교도소 수감인구( 만 법무부)

6.심신장애자 일(수첩)( 만 내정부 사회사)

(2)정비작업:

1.호 자료 일:신분증통일편호(ID)와 출생연월일(BD)에 의거하여,

복인구를 삭제한다.

2.출입국 일: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의거하여, 만의 통치권이

귀속되는 만지구에 상주하지 않는 내국인 인구를 제외한다.

3.학생자료 일:ID에 의거하여 각년도 졸업생과 신입생 자료를 정리

14)이 자료는 통계청 인구조사과가 지방문을 통하여 획득한 2010년의 만 등록센서스

계획안 (中華民國 行政院, 2009a, 2009b, 2009c) 을 번역한 것으로,우리나라의 2015년

등록센서스 추진을 한 참고자료로 수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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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재학생의 학교 코드를 획득하여,각 학교의 코드와 주소 일에

의거하여,각 학교가 치하는 의 시,향,진별로 리자료를 정비한

다.

4.건강보험자료 일:피보험자 일과 외래진료/입원진료 일을 운

용하여 개인보험가입단 를 정리하고 통상 으로 내원하는 병의원의

주소 자료를 비교한다.

5.시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인구 일:시설인구와 교도소 코드 일과

인구자료 일을 운용하여,시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자의 시설 주소와

교도소 주소를 연결 정리한다.

6.심신장애자 인구 일:2000년 만 내정부의 정리되지 않은 심신장

애자 일을 정리하여, 일 에 복,착오 는 락의 상태를 검

하고, ID 검을 통하여 복인구를 가감한 후에,다시 사망신고등기

부(死亡申告登記簿)를 연결하여 사망자를 제외한다.

(3)자료매칭작업:

가구자료 일,곧 호 자료 일을 기 로 하여,ID+BD를 매칭키로

하여 매칭하고,매칭작업을 완료한 후,시험조사나 기타 련 자료를

이용하여 공 장부 일자료의 품질을 검해서,「내국인 인구 공 장

부 자료 일」(本國人口公務登記資料檔)을 작성한다.매칭작업은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다.

1.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을 연결하여,가구자료,바로 호 자료 일

에 “ 만지구 비상주 인구”(非常住臺閩地區人口)를 주기(註記)하고 삭제

한다.2004년 가구 자료 일로 매칭상태를 보면,매칭률은 93.9%에 이

른다.인구동태조사 자료 일과 비교 분석하여,비상주인구가 있으면

내국인 출입국 자료 일을 보완하여,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만 내

국인의 인구 자료를 확실하게 악하도록 한다.

2.학 자료 일을 연결하여 재학생이 다니는 학교시설의 향(鄕),시

( ).진(鎭)별 주소지 정보를 획득하고,다시 건강보험 자료 일을 연

결하여 개인이 통상 으로 방문하는 병의원의 주소지와 보험가입단

의 주소지 정보를 획득하여,개인이 거주 가능한 향(鄕),시( ).진(鎭)

별 주소지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호 지(가구등록주소지)와 상주지(통

상 거주지)의 차이를 별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이 자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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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鄕),시( ).진(鎭)별 상주인구 추계를 한 참고자료로 이용

한다.

3.시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인구를 연결하여,가구 자료 일에 시설인구

는 교도소 수감인구로 표기하고 시설 는 교도소의 주소지를 기록

한다.2004년 가구자료로 매칭상태를 보면,매칭률은 97.2%에 이르 다.

인구동태조사 자료와의 비교분석에서는 자료 자체가 민감하 으며,방

문조사 상가구의 다수가 응답을 거부하여 조사원이 상세한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이 때문에,공 장부 자료 일을 보완하여,시

설인구와 교도소 수감인구에 한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

다.

4.심신장애자 자료 일을 연결하여,심신장애별 등 별 자료를 획득하

여, 북인구나 사망자 인구를 가감한 후,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와 매칭작업을 하 는데,매칭률은 85% 다.그러나 매칭된 총인원과

내정부의 발표결과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매칭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

다.이 때문에 총조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고,별도의 특별보고서로 통

계결과를 공표하 다.2003년 내정부(內政部)는 사회복지정보통합시스템

(社政資訊整合系統)을 수립하고,각 의 사회복지 련 자료 일을 통합

하여,통일 인 표 방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자료의 락이나

복상태를 개선하여 향후 자료의 연결 상태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

로 기 된다.

2.외국인 인구:외국인 체류자,외국인 노동자,홍콩,마카오, 륙을 방문하

는 만 내국인 자료를 운용하여,「국내거주 외국인 국 인구 공정장부

일」(居住我國之外籍人口公務資料檔)을 수립한다.

(1)자료출처

1.외국인 체류자 인구 일(내정부 출입국 이민서)

2.외국인 노동자 일(노공 원회)

3.홍콩,마카오, 륙방문 만인사 일(내정부 출입국 이민서)

(2)정비작업

1.외국인 체류자 인구 일:먼 가족 계를 검토하여,해당 가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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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귀속시키고,가구(호 )귀속이 불가능한 자는 체류지를 기 으로 호

지를 설정하여 해당 가구(호 )에 귀속시키고,나머지 가구(호 )귀

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체류지에서 집계한다.

2.외국인 노동자 일:외국인 국 의 남자하인이나 간호사는 고용주의

가구에 귀속시키고,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작

업장에 의거하여 해당 가구에 귀속시킨다.

3.홍콩,마카오, 륙방문 만인사 일:먼 가족 계를 검토하여,해

당 가구(호 )에 귀속시키고,가구(호 )귀속이 불가능한 자는 체류지

를 기 으로 호 지를 설정하여 해당 가구(호 )에 귀속시키고,나머지

가구(호 )귀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체류지에서 집계한다.

(3)자료매칭작업:패스포트 번호(PD)를 매칭키로 하는 「외국인 자료

일」(非本國籍資料庫)을 수립하고,PD와 만입국연월일을 기 으로,

의 3개 자료 일을 연결하여, 복자료를 제거한 후에,센서스 정의에 입

각하여 외국인상주인구정보를 구축하고,센서스 결과 작성에 응용한다.

3.내국인 인구 자료 일과 국내거주 외국인인구 자료 일을 결합하여,

「인구부문 공 장부 자료 일」(人口公務登記資料庫)를 수립하여,인구

주택총조사 기본자료 일로 한다.

주택부문

만지구 각 의 향(鄕),시( ).진(鎭)별 리 주소 일(AddressRegister)

을 이용하여,주택세 일(房屋稅主檔)과 주택 장 일(房屋中文主檔)을 연결

하여,주택공 장부 일(住 公務登記資料檔)을 수립하여,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련 기본 자료로 한다.

(1)자료출처

1. 리주소 일(村里門牌檔)(내정부)

2.재산세 련 주택 일(財稅房屋稅主檔)(재정부)

3.각 시 방옥과세주당(房屋課稅主檔)(재정부)

(2)정비작업

1. 리주소(門牌) 일:공식이나 수작업 방식으로, 국어 주소지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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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치하도록 하고,각 리의 가도일람표(街道一覽表,StreetData

Sheet)를 작성하여 기타 자료 일을 검색하고 운용하는데 이용한다.

2.주택 장 일(房屋中文主檔):향후 주택 장의 국어 주소지를 정리

하여 1주택 1주소가 되도록 하며,구체 으로,각 의 향(鄕),시( ).

진(鎭)별 리 주소 일이 완 히 정비되면,주택과 주소는 1:1로

응하게 될 것이다.

3.주택세 일(房屋稅主檔):먼 건축물을 용도별로 구분하고,정거장,

엘리베이터 등의 주택과 무 한 건물은 제외하고,다시 업용 건물도

제외하고,다시 자료를 재검하여 이질 자료를 삭제 보완한다.

(3)정비작업:주택세 납부번호(編戶 ID)에 의거하여 주택 장 일과 주

택과세 장 일을 연결하고,다시 리 주소(門牌) 장과 연결하여 해당

건물의 존여부를 확인하고,「주택 공 장부 일」(住 公務登記資料

檔)을 수립하여 이것을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한다.



- 519 -

B.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설계

1.시뮬 이션 테스트:표본추출(Samplingdesign)의 최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만 행정원 주계처는 2007년부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호

장자료를 이용하여,D-H 방법(Dalenius-Hodgesmethod)과 비층화군집방법

(non-hierarchicalK-Meansmethod)등의 층화법(stratificationmethod),모수

통계와 비모수통계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네이만 할당법(Neyman

allocation)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100회에 걸친 시뮬 이션 테스트를 실시하

다.시뮬 이션 테스트 과정에서,각종 표본설계가 상주인구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고,통계 문가의 의견을 지속 으로 청취하면서,표본설계와 추

정방식의 타당성을 검하 다.행정원 주계처가 최종 으로 채택하기로 결

정된 방법은 층화군집추출법(分層集體抽樣法,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으로,호 인구를 층화변수( 는 분층변수)로 하고,D-H 층화법,모

수통계의 네이만 할당법을 이용하여 각층의 표본수를 분배하는 것이다.이러

한 표본설계는 이미 문가회의에 보고되었으며,제42차 센서스 원회의 심

의를 통과하 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각 (진,시,구)센서스 조직이 센서스 상객

체의 분포 때문에 센서스 조사구를 인 으로 획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일부 센서스조사구는 인구수가 일부 불균형을 이루는 상이 나

타났다.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운 하여,안정되

고 균질 으로 수치화된 센서스조사구를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시뮬 이션

테스트의 조건은 2010년의 실제상황과 유사해지며,테스트 결과는 오류를 낳

을 가능성이 어든다.표본추출 과정에서,인구규모가 600명 이상이거나

200명 미만인 특수상황의 센서스 조사구는 일차 으로 배제하며,100명을

과하는 집단가구가 있는 센서스 조사구가 있는 경우에는 련 주 기 이

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이들은 표본추출 상에서 배제하고 다시 표본추

출 시뮬 이션 테스트를 진행하 다.

최근의 시뮬 이션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총표

본 추출률은 16% 으며, 만지구 각 시 추출률은 그 범 가 11%에서

29%의 사이에 있었다.인구규모가 상 으로 거나 변차가 큰 향(鄕),진

(鎭),시( )구는 표본수를 늘리거나 수조사를 실시해야 이들 조사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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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구와 특성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표본추출방법:가구특성에 의거하여 일반조사구와 수조사구로 나 어,

별도의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1)일반조사구: 만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의 각 향(진(鎭),시

( ),구(區))을 하 모집단(sub-population)으로 하고,층화군집추출법(分

層集體抽樣法,stratifiedclustersampling)에 의하여 센서스 조사구를 최

소추출단 로 하고 표본을 추출한다.호 인구수로 각각의 하 모집단

층수를 결정하며,Neyman할당법에 의하여 각층 표본수를 결정하고,각

층을 계통표집방식(systematicsampling)으로 추출하여 조사구를 선정하

며,조사구 인구와 주택을 순서 로 방문하여 조사하는데,총 추출률은

16%이며,표본추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표본추출 모집단:GIS통합주소시스템과 호 장 자료를 운용하여,

만 국을 완 히 수치화된 조사구로 정비하고 (센서스조사구 당 가구

수는 략 110±30가구),이것을 바탕으로 계통표집방식에 의하여 표본추

출작업을 진행하여 모수를 추출한다.

2.추출단 :센서스조사구를 표본추출의 단 로 한다.

3.층화기 :

제1단계:각 하 모집단(향진시구)의 호 인구수를 고려하여,하 모집

단 계층수를 결정한다.단 최다 7계층으로 제한한다.

제2단계:호 인구수를 층화변수(stratificationvariable)로 삼고,각각의

하 모집단에 하여 D-H(DaleniusandHodges)층화법을 채택하고,

당한 층화지 (分層地點)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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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배치층

수
향진 수 구성비

총계 - 368 100.00

호 인구수 <5,000 1 24 6.52

5,000 호 인구수 <10,000 2 38 10.33
10,000 호 인구수 <25,000 3 83 22.55

25,000 호 인구수 <50,000 4 91 24.73
50,000 호 인구수 <100,000 5 63 17.12

100,000 호 인구수 <200,000 6 42 11.41
호 인구수   200,000 7 27 7.34

<표 1>2010년 센서스 각 향진시구 계층수와 할당상태 추정결과

4.표본할당

(1)각 하 모집단 추정오차율()이 ±3%가 되도록 하고,신뢰계수 (1-

)%가 95%일 때,식(a)에 의하여 각 하 모집단의 조사구 표본수를 계

산하고,다시 식(b)에 의하여 총 표본수를 얻는다.

(2)계층별 표본조사 비용이 같다는 제 아래서,Neyman할당법을

채택하여,각 하 모집단의 각 계층별 표본규모를 식(c)에 의하여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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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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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칭

표본
센서스
조사구
수

추출
률
(%)

시명칭
표본
센서스
조사구수

추출률
(5)

總計 합계 10,250 16 屏東縣 핑동 470 20

臺北縣 타이페이 1,380 12 臺東縣 타이둥 200 29

宜蘭縣 이란 240 19 花蓮縣 화 240 24

桃園縣 타오 안 730 13 澎湖縣 핑후 80 29

新竹縣 신주 330 24 基隆 지룽시 190 16

苗栗縣 마오리 320 22 新竹縣 신주 170 15

臺中縣 타이 700 17 臺中 타이 시 470 15

彰化縣 장화 590 18 嘉義 자이시 90 12

南投縣 난타우 330 23 臺南 타이난시 290 13

雲林縣 원린 410 21 臺北 타이페이시 820 11

嘉義縣 자이 320 21 高雄 카오슝시 500 11

臺南縣 타이난 640 20 連江縣 장 30 100

高雄縣 카오슝 610 17 金門縣 진먼 100 36

부호설명

:번째 하 모집단의 표본조사구 개수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의 조사구 호 인구수 표 차이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의 조사구 총수







:번째 하 모집단 호 인구 수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의 센서스 조사구 평균 호 인구 수

5.표본조정:표본할당 후,추출률이 75%를 넘는 향진시구는 수조사 방

식을 채택하여 리한다.

6.표본추출:향진 안에서 각 층을 나 어서 계통추출방식에 의하여 센서

스조사구를 선정하고,구내 인구와 주택에 한 정보를 방문조사로 수집

한다.

3.각 시 추정 표본조사구 추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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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추계방법:

(1)표본조사방식에 의한 향진시구의 리:상주인구,상주가구,주택의

개별 특설치는 개별 비율추정법에 의하여 추정하는데,같은 향진시구

같은 층의 표본 특성치 총수와 호 인구(혹은 호 가구)총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각 하 모집단 특성치 자료를 추정한다,추정공식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1.일반조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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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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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설명: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번째 센서스조사구 모항(某 )의 상

주인구,상주가구, 는 상주주택 특성치의 총수 (특별조사가구는 포함

하지 않음)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번째 센서스조사구 호 인구수 혹은

호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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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하 모집단 모항(某 )상주인구,상주가구 혹은 상주주택 특

성치의 추계 총수(특별조사가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번째 하 모집단의 층수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의 센서스조사구 총수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의 표본 센서스조사구 총수

2.특별조사가구:


′









부호설명:


  번째 하 모집단,번째 층 수조사가구,모항(某 )의 상주인구,

상주가구,상주주택의 특성치 총수


 :번째 하 모집단에 있는 수조사가구 모항(某 )의 상주인구,상

주가구,상주주택의 특성치 총수


:번째 하 모집단 에서 수조사 가구의 총수

3.향진시구 특성치의 총수 추정:일반조사가구의 모항 특성치 추계 총

수와 특별조사가구의 모항 특성치 총수를 합하여 향진시구 모항 특성

치의 총수 추정결과로 한다.

(2) 수조사방식에 의한 향진시구의 리:표본할당 후,추출률이 75%보

다 큰 향진시구 복건성 연강 은 수조사방식으로 리한다.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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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1.일반조사가구


′

  





부호설명

:번째 하 모집단,번째 센서스조사구 모(某)특성의 상주인구,상

주가구,상주주택의 특성치 총수

:번째 하 모집단의 센서스조사구 총수


′:번째 하 모집단 모항(某 )의 상주인구,상주가구,상주주택 특성

치의 총수(특별조사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2.특별조사가구


′ 

 







부호설명


:번째 하 모집단,번째 특별조사가구 모(某)항의 상주인구,상주

가구,상주주택의 특성치 총수


:번째 하 모집단 특별조사가구의 총가구수


′:번째 하 모집단 특별조사가구의 모항(某 )상주인구,상주가구,

상주주택 특성치의 총수(특별조사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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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진시구 특성치 총수:일반조사가구의 모항 특성치 총수와 특별조

사가구의 모항 특성치 총수를 합하여 향진시구 모항 특성치의 총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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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00년 센서스 조사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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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00년 센서스 조사표-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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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싱가포르의 2000년 등록센서스의 세부 차15)

A.싱가포르 2000년 센서스 인구주택데이터베이스 개발

싱가포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처음으로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를 등

록센서스 방식으로 실시하 다.2000년 6월 30일 기 인구규모는 싱가포르

통계국의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Household Registration Database)라

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집계하 다.싱가포르 통계국이 2000년에 등록센서

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분의 국가에서 조사표와 지실시로 진행

되는 통 방식의 센서스로부터 사고의 일 환이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등록센서스는 1998년 싱가포르 내각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되

었다.등록센서스 추진을 해서 개발된 행정자료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HRD)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NationalDatabaseon Dwellings)로

서,이 등록 장은 인구와 주택에 련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여기서는 가

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정을 추 하고,데이터

베이스 통합과 자표의 품질에 련된 쟁 을 논의하기로 한다.

1.데이터베이스의 개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는 싱가포르 국민과 주권자의 개인 련 기

정보를 제공하는 “ 앙인구 장”(centralpopulationregister)에 해당한다.데

이터베이스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분기별로 유지․보수되고,업데이트되도

록 되어 있다.한편,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는 싱가포르의 모든 거주자

의 주소 장이다.이것은 행정자료와 장 표본조사를 통하여 월단 로 업데

이트된다.이 데이터베이스는 싱가포르 통계국이 실시하는 부분의 가구조

사,특히 분기별로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표본틀(sampling

frame)을 제공하는 요한 자료이다.

2.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5)부록 III은 싱가포르 통계국의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행정보고서(CensusofPopulation,

2000AdministrativeReport)를 토 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SingaporeDepartmentof

Statistic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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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반,싱가포르 통계국은 장기 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을 하 다.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RD)는 다행히,행정자료 정비가 공공기 에서 확산되는 시 에서 구축되기

시작하 다.

가.등록 장 이용에 한 실험

1990년 인구센서스 기간 에,싱가포르 통계국은 규모로 등록 장 이용

에 한 실험을 개시하 다.모든 개인에 한 정보를 련 공공기 으로부

터 획득하여,그것을 통합하여,센서스 조사표에 사 인쇄하 다.따라서 개

별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은 모든 가구원에 한 기본정보가 있는 조사표를

가지고 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응답자들은 사 인쇄된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었다.이 실험결과에 의하면,싱가포르 인

구의 반 특성이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지실사에 의하여 작성된 센

서스 자료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명되었다.이 사실은 바탕으로 하

여,싱가포르 통계국은 등록센서스 추진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을 하 다.

나.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개발

1990년 인구센서스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싱가포르 통계국은 가구등

록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하여 극 으로 노력하 다.1992년 싱가포르

통계국과 무역․산업부 산정보국 고 리 이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하

다.당시의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 장을 오랫동안 유지․ 리하여 왔으며,

덴마크는 1970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의 통 방식을 포기하 으며,스웨

덴은 산화된 인구 장의 가용정보를 센서스 조사표에 사 인쇄하여, 지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1995년 6월 말 재 싱가포르 내무부 인민망

(PeopleHub)과 1990년 센서스 데이터베이스에서 1회에 걸쳐 자료를 추출하

여 구축하 다.이들 데이터베이스에서 악된 국민과 주권자의 고유식별

번호(UIN,UniqueIdentificationNumber)를 통하여,거주자별로 개인 련

기 정보를 통합할 수 있었다.개인 련 기 정보 등의 핵심변수로 구성되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서,다른 공공기 이 유지․ 리하는 행

정데이터베이스와 분기별로 매칭하여,이 데이터베이스를 최신통합통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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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빈도

상 산 별

사망 별

별

별

별

주 변경 별

매

재 학 / 학 매

료: 싱가포  통계 (2002), Census of Population 2000 Administrative Report

<  1> 가 등 스  료 별 업 트  빈도

템(integratedandupdatedstatisticalsystem)으로 리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 다.

다. 국주택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는 1980년 인구센서스의 부산물로 개발되었다.

센서스에서 집계된 모든 단 주거의 기록을 이용하여,주택모집단틀(Mater

House Frame)을 구축하 다. 이 자료에 주택개발공사(Housing and

DevelopmentBoard)와 여타 공공기 의 정보를 월단 로 업데이트하 다.

1996년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주택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명명되고,주택

련 정보를 보강하 다.

3.자료 업데이트 빈도

자료를 얼마만큼 자주 업데이트하는가?여기에서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HRD)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의 업데이트 빈도에 한 정보를 제공

한다.

가.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정례 으로 업데이트되어 싱가포르 국민과 주권

자의 인구 련 기본정보를 종합 으로 장하는 창고로 발 하 다.모든 시

에서,정상출산,사망,시민권 획득,시민권 무효, 주권 획득, 주권 무

효,혼인,이혼,주소등록 변경,재 학교,최종학력 등에 한 정보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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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빈도

공공주택 매월

신규보고 민간주택 매월

 민간주택 매월

연 동산 평가액과 동산 별

동차 여 별

지리  경계 별

료: 싱가포  통계 (2002), Census of Population 2000 Administative Report

<  2> 주택 스  료 별 업 트  빈도

도록 되어있다.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빈도는 다음

과 같다.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자료의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하여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수정 검 차를 두고 있다.타당성 는 편집 검

차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기록은 정 검토의 상이 된다.필요한 경우에,

자료제공기 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나.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는 개인주택과 공공주택에 하여 주소기록을

매칭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한다.거주지 주소는 국수치주소(NCA,National

CodedAddress)포맷으로 개별 으로 장된다.NCA 포맷은 단 거처의

주소유형,주택 는 블록 번호,가로 코드,층수,단 거처 번호 등을 확인

해주는 25바이트 필드로 구성되며, 싱가포르 정부부처가 채택하는 표 포

맷이라고 보면 되겠다.

국주택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된다.

4.조사항목

가.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 조사항목

핵심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싱가포르 국민과 주권자의 일차 조사항목

과 보조 조사항목을 포함한다.일차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고육식별번호(UIN,UniqueIdentification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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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혼인상태

• 시민권자 여부

보조 조사항목에는 단 거처의 유형,최종학력,재 학교,재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국주택데이터베이스 조사항목

개별 단 거처에 하여, 국주택데이터베이스는 주거유형,우편지구,주

소를 NCA 포맷으로 장하고 있다.이 데이터베이스는 1998년에 보강되어

서,부동산세율,연단 부동산 평가액,자동차 소유여부 자료를 개별 단 거

처에 하여 기록하고 있다.

5.데이터베이스 통합의 필요조건

싱가포르는 인구․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하여 통합 데이터베이

스 시스템을 활용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선두그룹에 속한다.이들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정부기 과의 매칭을 통하여 규칙 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하여,3가지 필요조건이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a)개인기록을 매칭하기 한 표 키(standardkey)가 있어야 한다.싱가포

르에는 국 표 키가 고육식별번호(UIN)로,이것으로 싱가포르 국민과 주

권자 모두에게 부여된 9비트 필드와 검수치로 구성되어 있다.가구기록에

해서는 주소 표 키가 NCA 포맷으로 정리되어 있으며,싱가포르 정부부

처가 부분 채택하고 있는 표 키이다.

b)효율 인 자료 리 시스템과 용량 자료를 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다.정보통신기술의 격한 발 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장을 기술

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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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공공기 간의 력이 필요하다.이것은 공공기 이 자료 항목과 분류

시스템을 공유해야 하는 계획단계는 물론 등록센서스의 추진단계와 실시단

계에서도 요하다.

5.데이터베이스 통합의 핵심 쟁

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

면,통계청은 데이터베이스에 향을 주는 두 가지 핵심 쟁 ,곧 자료보안

과 자표품질의 문제에 심을 기울여야 한다.보안조치는 자료를 보호하기

하여 비 보호,법률 ,행정 ,기술 조치 등을 포함한다.자료품질 문

제는 포 범 ,개념,코딩,분류,기 시 차이,행정자료 오류,특이자료

등을 포함한다.

가.자료 보안․보호

통합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정보를 부분 으로 는 체 으로 변경하

거나 괴하려는 불법 인 속으로부터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조치

가 있어야 하겠다.

① 비 보호 법률 조치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한

장 이 있기는 하지만,데이터 보안조치의 반은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따라서 데이터의 비 보호 조치를 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한 가

지 방법은 입법을 통한 것이다.싱가포르의 경우,통계국은 통계법과 센서스

법에 의하여 해당권한을 부여받고 있여 해당권한법률은 통계자료의 수집,편

집,출 에 한 핵심 입법이여 해당한법률은 비 정보의 보호나 발표를 규

제하며,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HRD)와 국주택 장(NDD에 포함된 자료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획득된 것이고 그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② 행정 조치

법률 조치와 더불어,행정조치가 정보의 무단 공표를 방지하기 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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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도록 되어 있다.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신참 직원들을 조직문화에 익숙하도록 하여,데이터 보호의 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b)주요 일은 키와 자물쇠로 채워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

c)정보나 자료를 민감성이나 보안 수 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정 수

의 보호등 을 부여한다.

d)"알 권리“(righttoknow)의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여,정보 는 데이

터에 한 지식,소유 는 근을 인가된 직원에게만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다.

③ 기술 조치

정보기술의 변화추이나 데이터베이스 의존경향은 기술 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자료를 보호하기 한 엄격한 조치가 기술 으로 강구되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음 조치가 데이터베이스의 안 과 정보를 보호

하기 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a)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물리 으로 안 한 사이트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 되어야 한다.이러한 사이트는

인가도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근이 철 히 쇄되어야 마땅하다

b)컴퓨터 시스템은 이용자로 하여 이용자 ID와 비 번호를 이용하여

개인 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비 번호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변경되어야 한다.통계국의 직원도 그들의 이용자 ID나 비 번호를 노출

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c)불법침입에 비하여 방화벽을 설치하고,내부시스템과 외부시스템 간

의 계를 연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한다.

d)자료 송은 보안장치가 마련된 이메일 네트워크나 인가된 직원의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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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이나 카트리지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e)데이터베이스 속권한은 극소수의 인가된 통계국 직원들에게 제한되어

야 한다.

f)자료 업데이트를 한 IT 로그램의 변경은 그들을 실시하기 에 인

가되어야 한다.

g)데이터베이스 변경내역은 보안 검을 목 으로 외없이 상세히 기록되

어야 한다.

나.자료의 품질

데이터 통합의 핵심쟁 의 하나는 행정자료를 추가할 때 자료의 품질이

나 정확성이 손상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다양한 행정자료를 원천으

로 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경우에,다음 역에 하여 심과 노력을 기울이

고 필요가 있다.

a)집계범

개별 데이터베이스는 상이한 부분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상이한 행정자료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기록의 일 성 부재나 복기

재를 야기할 수 있다.상당한 자원과 시간을 소요하여서라도 집계범 문

제를 분석하고 그것의 오류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b)개념과 정의

상이한 공공기 은 유사한 조사항목에 하여 상이한 개념과 정의를 이

용할 수 있다.자료를 통합하는 기 들은 개념을 표 화 는 조정하고

자료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c)코딩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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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데이터베이스는 상이한 코드(부호)와 분류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

우가 있다.데이터를 통합하는 기 은 코드 변환표(code conversion

table)를 작성하여 코드문제를 정확히 계획하여 분류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d)상이한 기 시

데이터베이스별로 기 시 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데이터를 통합하는

기 은 모든 조사항목의 기 시 이 동일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심을

기울여야 한다.

e)행정오류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가 오래된 것이나 결측값으로 된 것을 포함할 수

있다.데이터 통합을 담당하는 기 은 이러한 부정합성이나 오류의 문제

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가령,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나 국주

택데이터베이스는 자동화된 오류 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다양한 정

부부처의 행정자료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상세한 알고리듬 체크나 표 수

치 검의 과정을 포함한다.

f)회귀 사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희귀한 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데이

터를 통합하는 기 은 이들 기록을 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가능하면 자료제공기 과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6.자료품질 확인방안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가 자료로서 정확하고 품질

수 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하여,통계국은 규칙 인 검방안과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데이터베이스를 검하고 clean-up하기 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가.공식 추계인구와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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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계국은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한 인구규모를 매년 공

표되는 재추계인구(currentpopulationestimates)와 비교연구를 하도록 하

고 있다. 재인구추계인구는 1990년 센서스 기 인구에 자연증가와 국제인

구이동을 합산하여 획득하는 수치이다.당 에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공

식 재추계인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류의 원인을

확인하고,자료제공기 의 도움으로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의 개인기록 오류

를 정정함으로 해서 그 차이를 이기 한 단계 조치가 강구되었다.

나.정보 업데이트를 한 소규모 표본조사의 실시

2000년 센서스를 개시하기 직 ,75세이상 노인의 “거주지” 검은 우편조

사표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이것은 그들의 거주지와 행방을 악하기 한

것이었다.고령자 련 시설에서 나온 고령자 정보와 함께,이 조사결과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하 다.이 통계조사는 고령자

의 일부는 국내이동, 는 해외이동을 하 거나 주소를 변경하여 고령자

시설에 거주하는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국주택데이터베이스에 해서는 규칙 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

이스에서 단 거처의 실체 지 를 악하고자 노력하 다.특정 단 거처

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장조사원이 그것의 진 를 악하도록 하 다.

주요 부동산 개발업자와 연락하여,특정의 규모 주택 로젝트가 “임시 유

허가”를 발부받았는가 는 특정 사이트가 함몰(demolition)되었는가 등을

확인하도록 하 다.

다.추가 인 매칭작업 자료 확인 작업

싱가포르 통계국은 내무부의 가사업무 종사자의 일,15세 미만 학령인구,

우편번호부 등을 가지고 매칭작업을 추가 으로 실시하여 가구등록데이터베

이스(HRD)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의 자료에 하여 정확성을 검

하는 조치를 실시하 다.

7.자료의 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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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한 ) 조사항곡( 문) 1995년 12월 2000년 6월

고육식별번호 UniqueIDNumber(UIN) 100.0& 100.0%
거주상태 Residentialstatus 100.0% 100.0%

성명 Name 100.0% 100.0%
성별 Sex 100.0% 100.0%

출생연월일 Dateofbirth 100.0% 100.0%

혼인상태 Maritalstatus 92.7% 99.5%

인종/종족집단 Ethnicgroup 99.9% 100.0%

방언집단 Dialectgroup 99.9% 100.0%

출생국 Countryofbirth 100.0% 100.0%
시민권 여부 Citizengroup 100.0% 100.0%

주소 Address 92.9% 999.5%

<  3> 싱가포  가 등 스  료  검결과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조사항목의 품질은 핵심 조치를 실시한 후

에,완 성의 면에서 단히 우수한 것임이 명이 되었다. 부분의 조사항

목은 그 품질평가에서 집계범 가 100%에 이르 다.데이터베이스에 조사항

목별로 개별기록에서 결측값(missingvalue)은 존재하지 않았다.

혼인상태나 주소에 한 조사항목은 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았다.그

러나 이들 조사항목은 1995년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된 후,모든 거주

자에 해서 완 성이 93%에서 99.5%로 개선되었다.주소지의 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는 것은 등록시 에 정확한 거주지를 기재할 수 없는 새로

운 주권자들 때문에 그런 주권자들 때문에 혼인상태에 해서,집계범

가 100%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해외결혼과 같은 결혼건수는 련기 에 등

록되지 않은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 졌다.

이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싱가포르 통계국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정

확한 인구규모와 인구 련 기본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

하면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 다.싱가포르에서 법률 환경이나

자료의 비 수 조항은 련 행정정보의 공유를 허용한다.더욱이,이러한

근방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비용 감은 상당한 수 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년 이후에는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와 국주택데

이터베이스의 기록들을 추가 으로 통합하여 인구의 연속측정시스템을 사정

권으로 하고 있다.소규모의 정례 인 통계조사의 시스템을 확립하여,행정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획득하고 어느 시 에서 심 상이 되는 인



- 540 -

구 상과 사회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싱가포르 통계국의 심이다.

B.싱가포르 2000년 센서스 표본조사 기획 비

싱가포르는 2000년 센서스에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가구등록데이

터베이스(HRD)와 국주택데이터베이스(NDD)에서 가용하지 않은 추가 인

정보는 심층연구 목 으로 가구 20% 표본에서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센서스 표본조사의 성공을 하여 세심한 기획과 비가

필수 라고 단하 다.여기에는 센서스 조사항목의 최종 리스트를 정리하

고,싱가포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국민에

한 포 범 를 개선하고,가구 20%를 선정하기 한 표본추출 방법론을

설계하고,표 코딩 분류시스템을 확립하고,나아가 센서스 본조사를 실

시하기 에 시험조사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1.2000년 센서스의 조사항목

싱가포르 통계국은 1998년 5월에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항목을 기획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다수의 정부부처와 법정기 들이 센서스 통계자료의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이들 기 에 센서스 실시기 인 싱가포르 통계국은 기존

조사항목들에 하여 자문을 구하 다.이들 기 은 싱가포르 통계국에 추가

으로 필요하다고 단하는 조사항목에 하여 답신하 다.이러한 부처 간

화과정에서 등록센서스의 20% 표본조사에서 획득해야 할 조사항목에 한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었다.싱가포르 통계청은 해당리스트를 상세히 검토하

여,조사항목 최종리스트를 작성하여 싱가포르 센서스기획 원회(Census

PlanningCommittee)에 승인을 요청하 다.

가.선정기

싱가포르에서 인구센서스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기 때문에,종 센서스

조사항목과의 시계열 유지는 물론 범한 쟁 과 주제에 한 조사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센서스 장운 과 효용극 화 간에 균형을 취하

는 것도 다른 고려사항과 더불어 단히 요하다.조사항목의 최종 내용은

조사표 형식,응답내용의 정확성이나 품질,자료처리과정,센서스 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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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등에 향을 미치기 마련이다.센서스 조사항목은 정부정책의 기획입

안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제한된 시간과 비용의 임

안네서 조사항목에 한 자료를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센서스 조사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싱가포르 통계국은 유엔 인

구주택센서스의 원칙과 권고안(Principle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을 참고하 다(United Nations,2008).

이 권고안에는 다음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a)조사항목은 주요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 상 으로 요한 것을 선정

하여야 마땅하다.

b)센서스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정책기획이나 정책입안에서 정부의 당면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c)조사항목은 심층 이거나 문화 는 특화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d)조사항목이 범 한 정 조사(probing)를 필요로 하거나,고도의 숙련

된 조사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조사항목은 민감한 주제나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여서는 안 된다.이들

주제는 인구특성이나 사회경제 자료와 같은 센서스의 기 조사항목의

자료 수집을 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f)조사항목은 무 많은 상이한 주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g)경비나 인 자원의 활용은 허용 가능한 범 를 넘어서는 안 된다.

유엔의 권고안 외에도,몇 가지 기 을 추가하여 정부부처가 요구하는 각

종 항목의 자료수집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 다.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

을 포함한다.

a)응답자의 부담과 국 센서스에서의 해당항목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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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도
료수집 항 수

 항  합계 수항 본항

1957 18 18 -

1970 36 17 19(10%)

1980 27 18 9(20%)

1990 45 39 6(10%)

2000* 54 8* 46(20%

** 가 등 스에  한 사항

<  4> 싱가포  스  사항  수: 1957-2000

b)조사원의 자질

c)요구되는 자원(인원,경비)

① 응답자 부담과 합성 기

싱가포르 통계국은 센서스에서 조사항목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 다는 사

실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 반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센서스의 조사범 가 확 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만,센서스에서 수집해야 할 자료항목의 수가 몇 개 정도가 바람직

한가에 해서는 응답자의 시간과 인내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실사에서 조사원이 가구원 개개인을 직 면 하는 것은 운 상 별로

타당성이 없는 일이다.특정 가구의 가구주나 여타 책임 있는 가구원이 다른

가구원을 신하여 비교 간단한 방법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

다.추가 인 설명이 필요한 조사항목에 해서도,가구원이 응답하는데

무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2000년 센서스에서, 화조사나 지실사 외에 조사자 직 기입 방식은 인

터넷조사에 의하여 가능해졌다.조사표의 항목이나 지침사항에 한 심,

이해,해식의 수 은 응답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났다.2000년 센서스에

서 사용된 방법은 한 응답자와의 시간이 비교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그 자체가,응답자는 자세한 정 조사나 성격상 민감한 조사항목

( :가구원 에서 신체 으로 활동제약이 있는지 없는지에 한 문항)으로

인하여 응답에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

는 민감한 문항은 응답자가 불평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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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이에 한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이러한 문제

들은 모두 외 없이,조사항목을 최종 으로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 다.

② 조사원의 자질

2000년 센서스 20% 표본조사의 조사표는 80%가 화조사나 지실사로

수집될 것으로 싱가포르 통계국은 상하 다.센서스 자료수집 개시 이

에,싱가포르 통계국은 120명의 화조사원과 300명의 지실사 조사원을 모

집하 다.센서스 가구의 개념,가구 정보의 조사방법,응답내용의 성,

커뮤니 이션 기법 등에 한 교육을 싱가포르 통계국 직원들이 콜센터 훈

련담당 직원을 상으로 실시하 다.그들은 다시 콜센터 조사원을 상으로

한 훈련을 실시하여, 화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장에 배치되었다.콜센

터가 가동 인 기간에는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 다.

지실사를 하여 장 리자를 상으로, 장 리보조 센서스 총감독

(ACSs,FieldworkAssistantCensusSuperintendents)에 의하여 상세한 훈련

이 실시되었다.훈련과정에는 지실사의 기획과 비,작업할당을 한

장시스템(FieldworkSystem)의 이용, 지실사 가구수의 조사원별 배당방법,

리 상 조사원에 한 조사지침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3일간에 걸친

지실사 훈련이 장조사원을 상으로도 실시되었다. 지실사가 일단 시작

되면,정례 인 모임이나 토론이 개개인의 장 리보조 센서스 총감독

(ACSs)에 의하여 개별 지역사무소의 리자나 조사원을 상으로 실시되었

다.센서스 상의 각종 개념을 재차 강조하고, 지실사 차를 엄격히 집행

하도록 하 다.

운 상의 효율성을 하여,센서스 조사항목의 포 범 는 항목수,항목내

용,이해수 등에서 바람직한 수 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 다.작업량은

콜센터 조사원이나 지실사 조사원이 하루에 당한 수의 가구를 효과 으

로 방문하여 응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요구되는 자원

인구규모의 증가와 함께 센서스 조사항목 수의 증가는 바로,센서스 실시

에 요구되는 자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980년과 1990년의 인구센서

스는 2,200명의 조사원과 3,500명의 조사원을 지실사에 배치하 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년의 등록센서스에서 자료수집과 자료처리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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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IT기술의 신을 이용한 결과,상당한 비용 감과 인력수요의 삭감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가구원들의 응답을 얻는데 필요한 자료수

집이나 설명에 소요되는 육체 노력은 여 히 무시할 수 없는 수 에 있었

다고 평가한다.수집되는 자료의 양이 방 하기 때문에,자료수집과 자료처

리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고,따라서 통계이용자에게 센서스 정보를 공표하

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 이 되기도 하 다. 한

센서스 자원의 정화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이 제기

되기도 하 다.

나.2000년 센서스 조사항목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싱가포르 통계국은 54개 조사항목의 리스트

를 최종 확정하 는데,여기에는 인구학 기본변수,사회경제 특성,교육,

직업이동,출산력,주택,수송,가구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이것은 정

차에 의거하여,1999년 7월 센서스기획 원회(CPC,Census Planning

Committee)에 의하여 2000년 센서스 조사항목으로 인 되었다.

다.1990년 센서스 조사항목과의 비교

2000년 센서스 조사항목은 54개로서,1990년 센서스의 조사항목 46개보다

8개가 증가하 다.1990년 센서스와 비교하여,교육개선,직업이동,주택개선,

해외여향,고령자 재정지원 등에 한 주요 정보를 획득하기 하여 15개 항

목이 추가되고,1990년 센서스에서 두 개 항목( : 산연령 곧 첫째 자녀 출

생시 의 모의 연령,총 소독(원천별 합계))은 삭제하기로 하 다. 산연령

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싱가포르 통계국은 54개 조사항목의 리스

트를 최종 확정하 는데,여기에서 “ 산연령”은 1967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인구동향조사 출산부문에서 추출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총소득(원천별 합계)은 1990년 센서스에서 가구원으로부터 신뢰성 있는 정보

를 획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하 기 때문에 삭제하 다.

조사항목의 최종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545 -

주제 역 조사항목 비고

개인 특수상황

인구 련

특성

성명,고유 식별번호(내국인,외국인-외국인

등록 번호)),성별,인종/종족집단,출생연월

일,출생국가,시민권 여부,거주지,

행정자료 조사

항목

싱가포르 최 입국연도,혼인상태,종교,

혼연도,생존자녀수,싱가포르 국내/국외 체

류여부(거주국,해외체류 이유, 해외취업/

유학 상기간)

1990년과 2000

년 센서스 공

통항목

가구특성
가구주와의 계,배우자 매칭,부모-자녀

매칭

1990년과 2000

년 센서스 공

통항목

주택 주택

개선 사항

재 단 거처의 유형
행정자료 조사

항목

재 단 거처의 소유상태,입주연도,종

단 거처의 유형,종 단 거처의 소유상태
신규항목

교육

재학 인 학교수 ,학교이름,최종학력,

공 역(기술 학/종합 학 졸업자),최종학

력 이수 국가,최종학력 이수연도,숙련된

언어,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방언 포함)

1990년과 2000

년 센서스 공

통항목

교육개선 사항

직업 련 교유 이수여부(기술 학/종합 학

졸업생이 아닌 경우),최종 이수 직업 련

자격 유형, 공분야,교육기 ,기본학 의

공 역(졸업 후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규항목

취업

경제활동상태,직업상태,직업,산업,근로소

득,수령 보 스액

1990년과 2000

년 센서스 공

통항목
주당 실제 근로시간 신규항목

직업이동
재 직장의 취업기간,종 직업,종 산

업
신규항목

비경제활동 인

구

종 경제활동 여부,일자리를 찾기 하여

했던 활동,일을 하지 않은 이유

1990년과 2000

년 센서스 공

통항목

통학/통근 일상 통학 수단,일상 통근 수단

1990년과 2000

년 센서스 공

통항목

해외여행
지난 1년간 사업/여가활용 목 으로 해외여

행을 한 회수 (말 이시아,기타 국가)
신규항목

65세이상 고령

자
재정지원의 주요 원천,거동상태 신규항목

<  5>  2000  스 사항  리스트  1990  스 사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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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싱가포르 해외국민의 집계

싱가포르는 강소국으로서, 로벌리제이션과 지역화의 추세에 발맞추어,해

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 다.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의 규모나 특성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행정자료를 통해서는 쉽게 악하기가 힘들다.가구

등록데이터베이스는 해외주소를 신고한 국민에 해서는 약간의 정보를 제

공하지만,그것이 결코 완 한 정보라고 보기는 힘들다. 로벌리제이션과

지역화의 반 추세는 이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업무를 더욱 더 어려운

과제로 만들어놓고 있다.싱가포르 국민은 단히 유동성이 강한 민족으로

서,취업 는 유학을 목 으로 해외로 여행하는 빈도는 목할 수 으로 증

가하여 왔다.

가.1990년 센서스의 경험

1990년 센서스의 결과,해외에 체류하는 싱가포르 국민은 36,179명으로 집

계되었다.이들은 주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a)부재 가구원(AHM,AbsenteeHouseholdMembers):가구는 국내 지

에 있는데,가구의 구성원 곧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싱가포르 국민

b)가구 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구원(POH,PersonslivingOverseas

withtheirHousehold)센서스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정책기획이나 정책입

안에서 정부의 당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6,179명 에서,3,0753명은 부재 가구원(AHM)이었으며,5,426명은 (b)

가구 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구원(POH)이었다.부재 가구원에 한 정보

는 센서스 집계에서 가구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가구원 체

가 해외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경우는 센서스 조사항목에 한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았다.

1990년 센서스에서,싱가포르 통계국은 싱가포르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

이나 다국 기업을 하 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싱가포르 고등 원회,

사 ,무역 표부를 하여,학생이나 해외거주자를 조사하는데 력을

당부하기도 하 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사실상,가구 체가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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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가구원이 5,426명이 집계되었다.당시 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은

36,179명이었는데,이것은 사실상 과소집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수치

다.싱가포르 해외재단(SIF,SingaporeInternationalFoundation)은 당시 해외

체류 싱가포르 국민을 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해외체류 국민 에서 가구원이 모두 이주한 경우에는 해외공

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이것은 싱가포르 해외공

이 입지하는 국가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

우에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다.이러한 사람들을 해외공 이 제 로 악한다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해외 싱가포르 국민의 부재기간

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만이 아니라,개념

상의 문제도 있었다.1990년 센서스에서 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은 어도 1

년간 싱가포르를 떠나 있거나 떠나 있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사실상 합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해

외 취업 는 유학을 하는 싱가포르 국민은 다수가 규칙 으로 단기간 국내

여행을 한다.결과 으로,그들의 가구원은 시간의 상당부분을 해외에서 보

내는 가구원에 하여,“싱가포르 국내거주자”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

다.이러한 싱가포르 국민의 해외여행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해외체류 싱

가포르 국민”의 개념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반의 일반가구조사(GeneralHouseholdSurvey)에서,최소 부재기

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되어,“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은 6개월 이상 싱

가포르를 떠나 있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었다.최소 6

개월 이상의 부재기간이 2000년 센서스에서 “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을 정

의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다.2000년 센서스에 한 근방식

1990년 센서스의 경험에 의하면,인구센서스는 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최고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이것은 한

유엔의 인구주택총조사 핸드북에 나온 평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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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뒷받침되고 있다.

“센서스 인구는 정의상 집계과정에서 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

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어떤 국가는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을 센서스

집계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맥락에서,해외체류 내국인의 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단히 어려우며,그들을 센서스에 포함하게 되

면,센서스 자료에 왜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념상으로나 측정상의 많은 문제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싱가포르의 독

특한 사회경제 특성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센서스에서 싱가포르 해

외교민사회에 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지배 이었다.싱

가포르 통계국이 센서스에서 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로벌리제이션의 충격을 측정하고,그 추세의 강화를 모니터링하기

하여 해외에 상주하는 싱가포르 국민의 추정치를 획득한다.

b)해외체류 싱가포르 국민의 기본특성을 최소한의 수 에서 악하기

하여,그들의 체류목 ,체류기간,그들의 기술 취업상태 등에 한 특성

에 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 센서스의 집계과정에서,부재 가구원의 수와 기본특성에 한 추

정치를 획득하 다.센서스 집계는 20% 표본조사이기 때문에,표본조사에서

획득한 부재 가구원의 수는 승수요인을 용하여 통계 으로 해석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1990년 센서스와 마찬가지로,2000년 센서스에서도 가구원이 모두 해외에

체류하는 부재 가구의 가구원에 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

가능했다.이 수치는 장 조사원이 이웃 등의 친지를 통하여 면 을 하 지

만,해외에 체류하는 싱가포르인 가구를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 기 때문에 과소 집계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가구원 체가

부재하는 가구(POH)의 정보를 완 하고 정확하게 획득하는 과제는 당분간

수년간에 걸쳐서 싱가포르 센서스의 기획이나 비에 엄청난 도 이 될 것

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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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싱가포르 국내체류 외국인의 집계

싱가포르에서도,국내노동력의 부족사태를 타개하기 하여 해외에서 외국

인 노동력을 수입하는 경향이 확 되고 있다.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인력부(MOM,MinistryofManpower)에 고용허가증을 신청하고,취업자 비

자(고 인력은 EPH,EmploymentPassHolder 는 비숙련인력은 WPH,

WorkPermitHolder)를 부여받는다.고 인력의 경우나 가정부로 일하는 비

숙련인력의 경우는 숙소를 제공받거나 임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집계과

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가정부가 아닌 비숙련 노동력,가령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부분 비거주용 주택(단 거처)곧 지 생산라인/숙

소에 거주하기 때문에 집계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종 의 센서스에서도,

이들 집단은 외 없이 집계과정에서 락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 다.

싱가포르에서 비숙련 노동력의 증가로 말미암아,싱가포르 통계국은 2000

년 센서스에서도 이들을 락이나 복없이 집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

하 다.싱가포르 통계국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20%의 거주자와 마찬가지

로,이들 비숙련 노동력의 20%를 집계하여야 한다고 단하 다.이러한 권

고안은 1999년 반 센서스기획 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센서스법 제14

조(1991년 수정 제35장)는 비숙련 노동력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센서스 조

사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이러 외국인 노동자를 집계하는 근방

식은 사업주를 하여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통계국은 20% 표본을 선정하기 하여,싱가포르 인력부의 조

를 얻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표본추출틀(samplingframe)을

구축하 다.표본추출틀은 8,8000명의 비숙련 노동력을 고용하는 6,4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었다.표본추출틀은 가정부가 아닌 비숙련 노동력을 고용하

는 산업체를 표하는 것이었다.표본을 선정하고,고용주의 연락처(주소,

화번호)를 싱가포르 통계국의 사업체 장 시스템(CommercialEstablishment

InformationSystem)에서 업데이트한 후에,통계조사가 2000년 3월부터 2000

년 8월까지 6개월 동안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고용주에게는 사 에 인쇄된

기본 조사항목(성명,외국인 고유번호,민족/종족집단.성별,기술유형)은 물

론 주택,직업,소득,교육/기술,통근수단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

이트하도록 요청을 하 다.통계조사의 결과는 거주자의 주 표본과 통합되었

으며,이것을 통하여, 체인구와 취업자 인구에 한 종합 인 특성을 악

하는데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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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센서스 표본조사를 한 지역구분

2000년 센서스의 20% 표본인 21만 8,000가구는 싱가포르 역에 걸쳐서 계

통 으로 추출된 것이다.이들은 5개 지역,곧 북부,동북부,동부, 서부 지

역으로 구분하여 지실사 작업을 편리하도록 하 다.각 지역에서 지역사무

소(RegionalOffice)가 설치되었다.각 지역사무소는 센서스 총감독 보조책임

자(ACSs,CensusAssistantSuperintendent)가 리하고, 이 린터,고성

능 컴퓨터,이메일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싱가포르 통계국과 안 한 방식으

로 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표본조사의 상가구는 5개 지역에 하여 각각 6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모두 30개 그룹에 이르 다.이것은 5개월간의 자료수집기간에 각각의 하

표본에 하여 표성이 있는 결과를 획득하기 한 목 으로 규모가 비슷

한 6개의 독립 인 하 표본을 선정하 다.실용 인 에서,6개의 그룹

에 하여 출발시 이 다르도록 하여,인터넷 트래픽이 센서스 인터넷 집계

웹사이트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하여,작업량을 분산 배치하 다.

싱가포르 통계국이 고용하는 CATI와 지실사 조사원의 수는 이 게 분산․

배치된 작업을 효율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6개 그룹의 가구는 일차 으로 2주일 이내에 그들의 센서스 조사표를 인

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만약 2주일 이내에 응답이 완료되지 않으면,CATI

조사원은 그들을 3주째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해당가구는 3주에

서 5주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이나 CATI를 통하여 조사표를 반송할 수 있다.

그 후,무응답 가구는 지실사 시스템으로 이 되어 조사원이 해당가구의

가구주나 책임 있는 가구원과 1:1면 을 진행한다.이것은 6주째부터 10주

째까지 진행될 수 있다.

5.표본설계와 표본선정

2000년 센서스의 표본설계와 표본선정을 기술하고,특히 표본추출의 실

고려사항,원칙과 표본방법론,20% 표본에서 획득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

를 언 한다.표집오차와 련된 문제는

가.표본추출의 실 고려사항

가구등록데이터베이스는 인구의 총수와 기본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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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 상세정보를 얻기 해서는,비교 규모가 큰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싱가포르 통계청은 통계이용자의 자료에 한 수요와 2000

년에 포함된 조사항목의 범 를 고려하여,20% 표본조사라면 부분의 자료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단하 다.

① 센서스 결과의 시성

시성에 한 수요가 증 하고 있다.2000년 센서스에서 조사항목의 정보

를 모집단의 20% 표본조사에서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에,싱가포르 통계청은

자료수집과 자료처리가 4개월 이내에 완료되고,센서스 기 일자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공표될 수 있다.

② 비용합리성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모집단을 수 조사하는 것보다

표본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비용효율성이 크다.2000년 센서스

의 경우,싱가포르는 20% 표본조사와 함께 등록센서스를 추진하는 비용이

2,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 다.이것은 100%를 완 히 수 조사

하는 통 센서스 실시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1/3에 해당한다.

나.표본추출 방법론의 원칙

표본설계 단계에서,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서 2000년 인구센서스에 한

표본추출 방법론이 결정되었다.최종 표본설계는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 다.

a)개발지도계획(도시계획지역)별로 변수의 범한 추정치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b)20%에서 25%로 표본규모를 쉽게 확 할 수 있도록 표본추출을 실시

한다.

c)표본추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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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V.독일의 2011년 등록센서스 련 법률

A.독일의 2011년 등록센서스 법률 법 기반

1.독일

2011년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이 2007년 12월 13일 발효

하 다.2009년 7월 16일 2011년 등록기반 센서스법(CensusLaw)이 발효하

다.이것은 2011년 센서스를 등록기반 방식으로 한다는 제1 의 규정과 통

계법 개정을 포함한다.

2.유럽연합

유럽연합 인구주택센서스 규정이 2008년 9월 2일에 정식으로 발효하 다.

3.자료보호 통계비

모든 국가통계와 마찬가지로,응답자의 마이크로 데이터는 엄격히 비 을

보장한다는 핵심원칙은 센서스에도 그 로 용된다.해당 자료는 외없이

통계 목 에 기여해야 하며,그것이 개인이나 공간기 에 자의 으로 배포

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연방통계법에 의한 것이며,추가 으로 연방자료

보호법도 용된다.센서스 자료는 으로 통계목 에 기여해야 하며,

민간기 이나 공공기 에 달되어서는 안 된다.이것은 연방통계법(Federal

StatisticsLaw)에 의하여 규율되며,연방자료호법(FederalDataProtection

Law)규정이 용된다.

1983년 연방헌법재 소(FederalConstitutionalCourt)가 1983년 12월 15일

센서스 헌 결을 내린 후,센서스 결과의 개인 련 마이크로 데이터가 국

가통계기 에서 다른 공공기 으로 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하 으며,

따라서 어떤 마이크로데이터도 국가통계의 개인비 조항을 수해야 하며,

그 자료가 외부에 설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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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11년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 2011)

건축물 ․ 주택 센서스를 포함,등록부를 토 로 하는 2011년 센서스 비를

한 법률 (Gesetz zur Vorbereitung eines registergestützten Zensus

einschließlich einer Gebäude- und Wohnungszählung 2011

(Zensusvorbereitungsgesetz2011)

연방의회는 다음 법률을 결의한다.

내용개

제1장 용범

제1 용범

제2장 주소등록부,건축물등록부,출생지 출생국 정보의 작성

제2 주소 건축물 등록부

제3 장소 정보

제4 측량청을 통한 자료의 달

제5 등록사무소를 통한 자료의 달

제6 연방노동청을 통한 자료의 달

제7 자료통합

제8 식별번호

제9 특별건축물

제3장 건축물 주택 등록부의 비를 한 자료의 송

제10 건축물 주택등록부에 한 정보제공 의무자의 조사

제4장 공통의 규정 법률시행

제11 비 유지

제12 근 가능한 자료원의 포 사용

제13 자료 송

제14 비용

제15 해체

제16 환경 주택통계 표본조사



- 554 -

제1장 용범

제1 용범

본 법은 인구등록부와 여타 행정등록부에 포함된 자료의 이용과 보완 인

표본조사의 형태로 2011년에 실시될 인구센서스와 건축물/주택센서스를

비를 하여 주소등록부(addressregister)와 건축물등록부(buildingregister)

의 구축을 규정하기 한 것이다,

제2장 주소등록부,건물등록부,출생지 출생국 정보의 작성

제2 주소등록부와 건축물등록부

(1)연방 통계청은 주소 건축물 등록부를 작성하여 센서스를 한 비

를 하여야 하고,주법(statelaw)에 따라 연방통계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청(곧,주 통계청)은 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수립에 력하고,센서스의

비에 등록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주소 건축물 등록부는 아래의 업무에 기여한다.

1.주소 건축물 센서스의 과정 리와 센서스의 일차 통계조사의 경

과조정

2.센서스 실시와 함께 먼 진행되는 표본조사의 비와 기 자료 제공

3.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자료원(datasource)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취

합하고,인구,주택,건축물 등에 한 자료를 센서스의 최종결과로 통합

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4. 공간 련 분석체계의 개발과 센서스의 소지역 통계(small area

statistics)자료 작성을 한 근거자료 제공

(3)주소 건축물 등록부는 다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식별번호(ordernumber)

2.우편번호

3.지역 는 지자체 이름

4.지역 는 지자체 내 구역의 이름

5.도로이름

6.가옥번호(house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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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소 부 사항(addressauxiliaries)

8.건축물의 치

9.지자체의 행정코드

10.지역 는 지자체 내 구역의 코드

11.도로코드(streetkey)

12.지자체 고유의 도로코드

13.좌표(값)와 정성 정보(qualitativeinformation)

14.지자체의 규모

15.건축물 기능

16.건축물 상태

17.주택의 수

18. 유주택의 수

19.주소 당(當)일차 거주지(principalresidence0인구수

20,주소 당 이차 거주지(secondaryresidence)인구수

21.주소 당 독일인 수

22.주소 당 외국인 수

23.주소 당 사회보험 가입의무 노동자의 수

24.주소 당 실업자의 수

25.조사지역의 특징

26.표본의 특징

27.주소 당 상이한 성씨(familynames)의 수

28.주소 당 변동률

(특수건축물에 해서는 다음을 추가한다.)

29.시설의 유형

30.시설의 담당자,소유자 는 리자의 이름과 주소

31.특수건축물의 집계 차

(건축물 주택센서스의 보고 책임자)

32.건축물 주택 소유자,상속권자, 리자 는 처분권자의

성명,

33.주소

(4)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작성은 등록센서스를 추진하기 하여 늦어

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3 출생지 출생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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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방 통계청은 제2 에 의거한 등록부와 별도로 출생지 내지 출생국가

을 특정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연방 통계청과 주 통계청은 모두 이

정보를 센서스에 이용할 수 있다.

(2)출생지 등록부는 출생지,출생국가,등록사무소(출생지),출신국(독일 입

국 거주 국가)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제4 측량청을 통한 정보의 송

(1) 주법(state law)에 따라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각주의 측량청

(Vermessungsbehörde,measurementauthority)은 지도제작과 측량을 하

여 연방 통계청에 2007년 4월 1일 자로 작성된 다음의 자 정보를 2008년

4월 1일까지 송하여야 한다.

1.식별 목 의 데이터 코드

2.일의 인 데이터 코드 순번

3.지자체 행정코드

4.주 측지측량원이 부여한 지자체 내 구역별 코드

5.주 측지측량원이 부여한 도로 코드

6.주택번호

7.주소 부 사항

8.정성지표를 포함한 좌표(값)

9.도로의 이름

10.우편번호

11.우편 지구의 이름과 부 사항

(2)각 주의 측량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월 1일자로 제1 의

변경된 자료의 자정보를 연방 측량청(FederalOfficeofCartographyand

Geodesy)에 해당연도의 7월 1일까지 송하여야 한다.

(3)연방 측량청은 송된 정보를 검토하고,불완 한 정보를 보완하며,최

종 으로 완성된 정보를 연방 통계청에 송한다.

제5 등록사무소를 통한 정보의 송

(1)제2 에 따른 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작성이나 제3 에 따른 출생지

정보를 작성을 하여,주법에 의거하여 인구등록을 책임진 기 (등록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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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 인구등록부상의 모든 거주자에 하여 다음 정보를 2008년 4월 1일

재를 기 으로 주 통계청에 송하여야 한다.

1.지자체 코드와 행 주소

2.(가용한 경우),지자체 고유의 도로코드

3.주택의 거주상태 (오직 하나인 거주지,일차거주지,이차거주지)

**오직 하나인 거주지-soleresidence

일차거주지-primaryresidence

이차거주지-secondaryresidence

4.주택 입일자

5.등록사무소 등록일자

6.성씨

7.국

8.종 주소

9.가구주와의 계

10.출생년월일

11.성별

12.출생지

13.출생국

14.출생지(인구동태사무소)

15.출발국(departurecountry)(독일 입국 거주 국가)

(2)주 통계청에서 즉각 으로 항목 1에서 11까지의 정보를 12-15번의 정

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3)주 통계청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를 등록사무소의 자

료 송 마감일 이후 늦어도 4주 에는 연방 통계청에 자 으로 송하

여야 한다.

(4)제1항 제1목의 번호 1에서 5까지와 7에서 11까지의 정보는 연방통계국

이 표본조사 실시를 한 기 자료로 별도 장된다.이들 자료는 연방 통

계청과 주 통계청이 표본조사 계획이나 컴퓨터 측과정을 개발하는데 응

용된다.

제6 연방노동청을 통한 정보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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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청(FederalAgencyofEmployment)은 사회보험의 용 상인 노

동자와 그 지 못한 실업자와 련하여,2008년 3월 13일을 기 으로 2008

년 4월 15일까지 다음의 정보를 연방 통계청에 자 으로 송하여야 한

다.

1.거주지,우편번호,지자체의 행정코드

2.도로이름

3.주택번호,주소 부 사항

4.종사상 지 (취업자,실업자 구분)

제7 자료통합

(1)제5 제1항 제1목의 1-11번과 제2항에 의거하여 송된 정보는 제4

과 제6 에 의거하여 송된 자료와 함께,연방 통계청이 도로이름을 표

화하기 하여 통합하여,주소 참조 그룹(addressreferencegroup)으로 총

요약한다.

(2)주 통계청은 업무책임상 모든 경우에 해서 제1항에 의거하여 취합을

하는 과정에 근한다.주 통계청은 통합과정 특히 송된 자료의 완 성

과 매칭문제(matchingproblem)를 검토한다.주 통계청은 불완 하거나 흠

결이 있는 자료에 하여 참고기 이 있는 주소들을 등록사무소에 송한

다.등록사무소는 재의 가용 자료를 가지고,원래 송된 자료가 완 한

지 흠집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만약,그것이 흠결이 있는 자료인 경우

에는 주 통계청은 련 주소 역에 하여 재차 자료를 송하여야 한다.

검토결과는 주 통계청에 의하여 연방 통계청에 송된다.

제8 식별코드

(1)주소,건축물,주택의 경우 외 없이 식별코드가 부여된다.식별코드는

지자체와 건축물에 하여 일의 으로 연방 주 통계청에 의하여 부여된

다.식별코드는 제2 제3항의 11번 항목인 도로키(streetkey)를 포함한다.

(2)식별코드는 제7 에 의거한 자료 매칭이나 센서스에서 요구되는 행정

등록부 평가 자료와 보완 조사를 통합하는데 용된다.

제9 특별건축물

(1)특별건축물(specialbuildings)의 인구에 한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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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통계청은 주소 건축물 등록부에 하여 다음의 특성을 보완한다.

1.시설의 종류

2.시설의 담당자,소유자, 리자의 성명과 주소

(2)주 통계청은 센서스가 집계하는 특별건축물의 완 성이나 제1항에 언

된 특성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3)특별건축물은 지자체 숙박시설,시설 련 숙박시설,비상 숙박시설,호

스텔,외국군 ,외교 는 직업 사업무 표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의미한다.지자체 는 시설 련 숙박시설은 단체 손님의 장기 숙박이

나 공공 목 에 기여하기 한 시설을 말한다.비상 숙박시설은 잡이 없는

가출자(homeless)가 등록할 수 있는 주소지가 된다.

제3장 주소 건축물 동록부의 비를 한 자료의 송

제10 주소 건축물 등록부 작성을 한 정보제공자의 조사

(1)주소 건축물 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주 통계청은 주소 건축

물 등록부에 성씨,이름, 는 기타특성,주소 건축물의 소유자,상속권

자, 리자,기타 처분권자의 주소를 보완하여 특정해야 하고,인구등록사

마소는 주 통계청의 요청에 따라 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등록사무소는 토지세 부과,등기부나 토지 장의 운 업무를 맡고 있

는 기 이다.

제4장 공통의 규정 법률시행

제11 비 유지

개별정보의 비 유지는 연방통계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2 근 가능한 자료원의 포 사용

이 법률의 시행을 해 연방 주 통계청은 근 가능한 자료원을 포

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3 정보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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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과 련된 공무원은 기술 이고,제도 인 방식을 통해 자격 없는

사람이 정보를 읽거나,무단으로 복사하거나,변조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여

야 한다.

제14 비용

연방 통계청에 한 정보의 송비용(tranmissioncosts)은 별도로 보상하

지 아니한다.

제15 삭제

취득된 정보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제16 환경 주택통계 표본조사

(1)제2 제3항 1번 20,26,29번의 자료는 2011년 센서스법 제6 제2항 1

번 b-f에 따른 자료와 함께 환경 주택통계(environmentalandhousing

statistics)표본조사의 추출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2)제2 제3항 1번 32,33번의 자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택주소와 함께,

표본조사를 비하고 실시하는데 이용한다.

(3)표본조사가 더 이상 실시될 필요가 없는 경우,제2항에 의한 자료는 삭

제되어야 하며,늦어도 2017년 3월 9일까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2007.12.8.독일센서스 비법

C.2011년 센서스 법(CensusLaw 2011)

2011년 등록기반 센서스에 한 법률(Gesetzüberden registergestützten

Zensusim Jahre2011Zensusgesetz2011)

2009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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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

제1장 일반규정

제1 센서스의 종류,목 ,보고시

제2 조사단 와 개념의 규정

제2장 조사와 자료통합,가구생성

제3 등록사무소와 상 연방 청을 통한 자료의 송

제4 연방노동청을 통한 자료의 송

제5 융 개인 통계법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를 통한

자료의 송

제6 건축물 주택 센서스

제7 가구 상 표본조사

제8 특별지역 주소에 한 자료수집

제9 데이터 코드의 통합과 가구생성

제3장 조직

제10 조사담당부서

제11 조사요원

제12 집 자료처리 시스템

제13 식별번호

제4장 센서스 결과의 보호와 품질에 한 조치

제14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과 주거용 숙박시설의 주소 보완

조사

제15 복사례 조사

제16 불일치 사례를 해명하기 한 조사

제17 센서스 결과의 품질평가

제5장 정보제공 의무와 데이터 보호

제18 정보제공 의무와 정보제공 형태

제19 삭제

제20 자료 송

제21 공공 역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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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 상 연방 청,주 청,지자체( 는 지자체연합)통계부서에 한

제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의 송

제6장 결론

제23 건축물,주택,인구의 표본추출 근거제시

제24 연방 통계청으로의 자료 송 비용

제25 재정분배

제1장 일반규정

제1 센서스의 종류,목 ,보고시

(1)연방 주 통계청은 2011년 5월 9일을 기 시 (보고시 )으로 하여,

국가통계로서의 인구,건축물 주택 센서스(population,building,and

housingcensuses)를 실시한다.

(2)센서스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다.

1.주법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장하는 부서(등록사무소)와 상 연방 청

의 데이터 송 (제3 )

2.연방노동청의 데이터 송 (제4 )

3. 융 개인통계법에 의하여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의 데이터

송 (제5 )

4.건축물 주택자료의 획득을 한 조사(제6 )

5.인구에 한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보완자료를 악하기 한 표본

조사 실시 (제7 )

6.지자체 조사,시설 조사,비상 조사,호스텔 는 유사 시설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데이터 송 (제8 )

7.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이나 거주자가 있는 주택의 주소에

한 보완 조사 (제14 )

8.센서스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기 한 조사(제17 )

(3)센서스는 다음 목 에 기여한다.

1.연방,주,지자체 법정 인구의 확정과 두 센서스 시 간의 법정인구를

추정하기 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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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구조,특히 연방,주,지자체에서 인구,경제,사회,주택,공간질서,

수송,환경,노동시장 등의 정치 결정을 한 토 자료와 국가통계 시

스템의 기본 자료의 획득

3.인구주택센서스와 련하여,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규정

No763/2008과 2008년 7월 9일의 권고안에 의거한 보고책임의 완수

제2 조사 단 와 개념의 규정

(1)인구센서스의 조사 단 는 개인과 가구이다.인구에는 다음을 포함한

다.

1.등록법 규정에 따라 보고시 까지 보고책임이 있는 사람

2.연방군 ,연방경찰,외교 (외교업무 련 법률 제2 참고)으로 외국

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들의 부양가족

그 인구에는,외국의 군 ,외교 ,직업 인 사업무 종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가구는 같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혼자서 거주하는

사람은 1인 가구(onepersonhousehold)를 구성한다.복수의 주소(거주

지)를 둔 사람은 각각의 장소에서 조사하여,하나의 가구에 할당되도록

한다.

(2)한 지자체의 법정 인구는 그 지자체에 상주지(usualresidence)를 두고

있는 주민의 총수이다.상주지는 등록법 규정에 따라,하나의 거주지를

갖거나,1차 거주지로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

방군인,연방경찰,외교 그리고 그들의 가족 구성원은 거주지 신에

거주국(countryofresidence0이 부여된다.

(3)건축물 주택 센서스의 조사 단 는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

물,거주자가 있는 숙박시설과 주택을 가리킨다.여기에.외국 는 외국

의 군 ,외교 는 직업 인 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며,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사용 불가한 건축물,숙박시설,

주택도 제외한다.

(4)“주택”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거주목 으로 규정된,일반 인 병렬

공간으로서,독자 인 가계생활을 가능하게 하며,보고시 에 업목 으

로 완 히 이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거주목 으로 별도 증축된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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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나 지상 공간( :다락방)도 주택에 속한다.주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엌이나 미니주방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주택은 입주자가 다른 가구의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주택에 직 출입할 수 있는 계단, 는

외부에서 독자 인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5)특별지역(specialareas)은 지자체 숙박시설,시설 련 숙박시설,비상

숙박시설,호스텔 등의 유사 숙박시설 가리킨다.지자체 숙박시설이나 시

설 련 숙박시설은 일반 으로 장기 인 숙박이나 특수한 숙박목 을 가

진 일련의 단체 손님들에게 사하는 시설을 말한다.집이 없는 가출자

(homeless)가 등록된 주소는 비상숙박시설(emergencyaccommodation)로

조사한다.민감한 특별지역은 거주 련 정보가 이해당사자에게 사회 불

이익의 험을 야기할 수 있는 역이다.병원,요양원,기타 시설에 입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등록의무 때문에 신고한 주소는 특별지역에 할

당된다.

(6)시군과 도시일부의 하 구역에 한 조사와 련해서는,지역상황과 인

구통계법 제5 에 규정된 2009년 12월 31일의 인구추계를 토 로 한다.

표본추출 시 까지 해당 주의 행정구역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에는 외

로 한다.

제2장 조사와 자료통합,가구생성

제3 등록사무소와 상 청을 통한 자료의 송

(1)2007년 12월 8일에 공표된 센서스 비법(CensusPreparationLaw)제

2 에 따라,주소 건축물 등록부를 구체화하고,2011년의 등록기반 센서

스를 실시하기 하여,등록사무소는 주 통계청(StateStatisticalOffice)에

등록인구에 하여 다음 항목에 한 자자료(electronicdata)를 송하여

야 한다.

1.인구등록부의 순번 는 식별코드(ordernumber)

2.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3.도로이름,도로키,주택번호,주소 부 사항(addressauxiliaries)

4.거주지,우편번호,지자체 행정코드

5.출생년월일

6.등록사무소,출생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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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출생지와 가족 계의 특성

8.외국 출생자의 경우:출생국가

9.성별

10.국

11.가구주와의 계

12.거주상태(하나뿐인 거주지,일차 거주지,이차 거주지)

**하나뿐인 거주지-sole,exclusiveresidence

일차 거주지:primaryplaceofresidence

이차 거주지:secondaryplaceofresidence

13. 입자의 경우,종 지자체의 주소와 거주상태

14.지자체 내 마지막 거주 주택 주소

15.주택 입주일자

16.지자체 입일자

17.해외 입자의 경우:출발국(departurecountry)

18.등록사무소 등록일자

19.거주상태 변경일자

20.배우자 는 등록된 동거자의 성씨,종 이름(여자의 경우,이름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름,출생년월일

21.미성년자의 성씨,종 이름,이름,출생년월일,식별번호와 법 후견

인(legalrepresentative)의 성씨,종 이름,이름,출생년월일,식별번호

22.마지막 혼인년월일 는 마지막 동거 계 등록 년월일

23.마지막 혼인 는 마지막 동거 계 해소 년월일

24.주택 제공자의 주소

25.인구등록부에 자발 등록여부에 한 정보

26. 송장애 장애의 이유

27.종교단체에 한 소속여부

(2)등록사무소는 제1 에 따라 모든 경우,다음의 시 이후 4주 이내에

자료를 송하여야 한다.

1.2010년 11월 1일 마감일

2.보고시

3.2011년 8월 9일

(3)외국에 견된 사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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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방 군 에 복무하는 사람

2.연방 군 를 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3.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의 경우와 독일 등록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

은 보고시 이후 12주 이내에 연방 통계청에 다음 개인 련 정보를 송

하여야 한다.

1.성씨,종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2.성별

3.출생년월일

4. 재 체류국의 이름

5.국내 출발 후 외국체류 개시 년월일

(4) 제3항 제1목의 1-2번에 한 코드의 송은 국방부(Defense

Ministry)의 소 이며,제3항 제1목의 3번에 한 코드의 송은 내무부

(InteriorMinistry)의 소 이며,제3항 제목의 4번에 한 코드의 송은

외무부(ForeignMinistry)의 소 이다.

(5)제2항 1번의 송자료는 센서스 실시를 한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6)제2항 2-3번에 의하여 송된 자료를 제1항 4-5번(출생년월일의 월과

년의 코드), 7-12번, 15-19번의 자료는 식별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로,제1항 1-3번,5번(출생년월일의 일자 코드),6번,13번,14

번,20-26번은 보조 자료(auxiliarydata)로 사용한다.

(7)주 통계청은 제1항의 자료를 완 성 검토 이후 제2항에 언 된 시

이후 늦어도 8주 이내에 연방 통계청에 송한다.

제4 연방노동청을 통한 자료의 송

센서스 실시를 하여,연방노동청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시 에 가장

근 한 보고일자에 맞추어 다음 자료를 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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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정규직 취업자와 가입의무가 없는 임시직 취

업자의 경우,보고시 이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다음 항목의 자료를 제

출한다.

(a)근로장소(지자체 행정코드)

(b)산업분류(industrialclassification)

(c)사업장의 업번호(businessoperationnumber)

(d)직업교육 (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

(e)종사 직업

(f)취업상태(정규직 는 임시직 취업)

2.실직자,구직자 는 비 활동인구(non-activitypopulation)로 등록된 모

든 사람에 해서,보고시 이후 늦어도 3개월까지 다음 항목의 자료를

제출한다.

(a)상태(실직자,실직은 아니지만 구직활동,非 활동인구)

(b)최종 이수학력

(c)최종 직업교육

3.고용 진 로그램 참가자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 해서,보고시 이

후 늦어도 3개월까지는 다음 항목의 자료를 제출한다.

(a) 로그램의 종류 (유업자-gainfulemployment 악에 의미가 있는

범 에서)

(b)최종 이수학력

(c)최종 직업교육

4.1-3번에 언 된 사람들의 경우,각각의 집단에 하여 1-3번에서 언 된

기간에 한 보조 자료로서 다음을 제출한다.

(a)거주지,우편번호,지자체 행정코드

(b)도로이름,주택번호,주소 부 사항

(c)성씨와 이름

(d)성별

(e)출생년월일

제5 융 개인 통계법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를 통한

자료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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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개인 통계법의 제11 제2항 3번에 따라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진

부서는,그 부서가 융 개인 통계법 제2 제2항 10번에 따라 연방정

부가 명목자본 는 투표권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참가하는 연방 청이나

기타 조사단 의 경우에는, 융 개인 통계법 제12 제2항에 언 된

조사단 의 직 서비스 계에 있는 사람들에 하여 보고시 이후 3

개월 이내에 다음 자료를 송한다.

1.조사항목

a)근로 장소의 지자체 행정코드

b)노동청에서 데이터 송을 하여 부여한 사업장의 업번호 는 사

업장의 산업분야

c)국가 책임 역,지자체 책임 역 는 지자체 재정시스템의 상품번호

(productnumber)

d)조사단 의 이름 는 식별부호

2.보조 자료

a)거주지,우편번호,지자체 행정코드

b)거리이름,주택번호,주소 부 사항

c)성씨 이름

d)출생년월일

e)성별

f)서비스의 범

g)보고자 는 서비스담당자 번호

주 통계청은 의 융 개인 통계법 제2 제1항의 조사단 의 직

서비스 계에 있는 사람들에 하여 제1항에 정해진 기간까지 소정의 자

료를 연방 통계청에 송한다.

제6 건축물 주택 센서스

(1)센서스를 실시하기 하여,주 통계청은 보고시 까지 건축물과 주택에

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한다.

(2)조사항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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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에 해서

a)지자체,우편번호,지자체 행정코드

b)건축물의 유형

c)소유 계

d)건축물의 재료

e)건축연도

f)난방방식

g)주택(거주공간 는 단 거처)의 수

2.주택에 해서

a)용도

b)소유 계

c)(아는 경우)등록의무가 없는 사람의 주택

d)주택규모

f)화장실 여부

g)목욕탕 샤워장 설치 여부

h)총방수

(3)보조 자료의 경우

1.정보제공 의무자의 성씨,종 이름,이름,주소

2.정보제공 의무자 는 재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의 팩스번호

3.주택(단 거처)당 2명 이하의 주택이용자 성씨와 이름

4.(아는 경우)주택 당 거주자의 수

5.도로이름,주택번호,주택의 주소 부 사항

제7 가구 상 표본조사

(1)주 통계청은 보고시 까지 가구를 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표본

조사는 다음 목 에 기여한다.

1.인구 1만 이상의 지자체,인구 40만 이상의 도시(구역별 인구가 평균

20만 정도)에 해서,인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

고 있는가,인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거주지에 살고 있

는가,법정 인구가 최고 0.5%의 상 표 오차의 범 에 있을 정도로

정확한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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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구 1만 이상의 지자체,인구 40만 이상의 도시(구역별 인구가 평균

20만 정도)에 해서 행정목 의 등록부에서 획득 불가능한 센서스 조

사항목을 악한다.여기서 정확성의 목표치는 해당 지자체 는 지역

단 주민수의 최고 1%에 해당하는 상 표 오차(relativestandard

error)의 범 이다.

지자체나 도시지역의 인구를 확정하는데,사람의 거주상태에 하여 인구

등록부에서 송된 자료의 보정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 제2목의 품질 검을 근거로 요구되는 표본조사의 추출률

(samplingrate)은 모집단의 10%를 과해서는 안 된다.연방정부는 제1

제3항과 제7 제1항의 품질 검 목표에 도달하기 하여 연방의회의 동의

를 얻은 법 규정으로 표본조사의 과정과 범 를 규정한다.해당 법 규정

안은 연방의회에 2010년 3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표본조사의 조사단 는 주소 건축물 등록부에 따른 거주공간이 있

는 주소(단 거처)이다.주소 건축물 등록부에 신규로 등록된 거주공간

이 있는 주소가 표본추출과 보고시 간에 새로이 발견되면,보완 표본

추출(additionalsamplingprocedure)이 이루어져야 한다.제1목과 제2목에

따른 표본조사는 특별지역(specialareas)의 경우에는 제8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된다.표본선정은 주소 건축물 등록부를 토 로 하여,수리

확률법칙(mathematicalrandom principle)의거하여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을 실시한다.표본추출에는 센서스 비법의 제5 제4항에 따라

표본선정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코드와 이 법의 제3 제1항에 따라 등

록사무소에서 송된 자료를 응용한다.표본조사의 표본은 제1항에 언 된

표본조사의 두 가지 목표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표

본선정은 지자체 수 에서 1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자체,지자체 내

구역 수 에서 1만 명 이하의 지자체,도시 내 구역 수 의 인구가 평균

20만 명 수 이고 최소 인구가 40만 명인 도시에 해서 추출작업이 이루

어져야 한다.

(4)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거주상태

2.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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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4.출생년월일

5.가구주와의 계

6.혼 거주 지자체

7.응답자 는 부모가 1955년 12월 31일 이후 독일에 이주한 사람의 경

우,외국의 종 거주지,응답자 는 부모의 독일 이주연도

8.가구원수

9.ILO (InternationalLaborOrganization)의 노동력 개념(laborforce

concept)에 의거한 경제활동상태,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

막 활동에 일치하는 코드,비 경제활동 인구나 15세 미만의 모든 사

람에 해서는 보고시 주일에 주된 활동상태를 기입함

10.고용상태(종사상 지 )

11.종사 직업

12.사업장의 산업분류

13.사업장 주소(지자체 수 )

14.주 활동상태

15.최고학력

16.최고 직업교육 훈련

17.실제 취학연수

18.종교단체 소속여부

19.특정종교 신앙여부,종교 는 세계 (수니 이슬람교,시아 이

슬람교,알 비 이슬람교,불교,힌두교 등의 신앙심과 세계 )

(5)보조항목

1.성씨와 이름

2.건물 내 주택의 주소와 치

3.생년월일

4.정보제공 의무자 는 재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의 팩스번호

5.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고시 주일의 주 활동상태

(6)조사요원은 보고시 의 12주 이내에 표본조사를 완결하여야 한다.여기

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로 한다.

제8 특별지역 주소에 한 조사

(1)주 통계청은 특별지역의 모든 주소에 하여,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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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정한다.이를 하여,그 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하여 다음

자료를 수집한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가구주와의 계

d)국

e)거처입소일 는 숙박개시일

f)출생국

g)해당자가 제2 제2항 제4-6목이 정한 가구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는

가 여부

h)거주상태

2.보조자료

a)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이름,

b)출생년월일

c)출생지

d)국

e)거처입소일 는 숙박개시일

f)출생국

g)해당자가 제2 제2항 제4-6목이 정한 가구 주소에 살고 있는가 여부

h)거주상태

(2)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람들에 해서,제3 제1항에 따라 송된 자료

와 매칭작업(matchingprocedure)을 수행한다.주 통계청은 제8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일차 거주지와 이차 거주지를 가진 사람

이 어떤 거주지에서 조사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등록사무소에 해당

조사항목(surveytopic)을 재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제1항 제2목 1-g번에 따라 특정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특별지역의 사람

들에 해서는,제1항 2번에 의하여 보조 자료에 의한 매칭작업을 즉각

으로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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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감한 특별지역(sensitivespecialareas)에서,건축물 주택 센서스에

서 제6 제2항의 조사항목과 성씨,혼 성씨(여자의 경우),이름,주소,

정보제공 의무자의 팩스번호만 조사한다.

(5)민감한 특별지역에서,제7 에 따른 표본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제7

에 따라 선정된 나머지 특별지역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7 의 4-5항에 한 질문에 하여 응답을 해야 한다.

제9 특별지역 주소에 한 조사

(1)인구통계 정보와 경제통계 정보의 통합 데이터 코드를 생성하기 하

여,연방 통계청은 제8 ,제15 ,제16 에 따른 조사와 자료평가에 주의

하면서,제3-5 의 데이터 코드를 통합한다.

(2)인구등록부의 복사례(duplicatecases)를 확정하고,제7 에 따른 보완

조사항목에 한 통합 데이터 코드를 완성하기 하여,주 통계청은

제12 제4항 제3목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제1항의 자료와 제8 의 자료

를 통합한다.

(3)주 통계청은 건축물 주택 센서스에서 송된 데이터 코드(제6 )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데이터 코드를 제12 제2항,제4-7항에 유념

하여 통합한다.각주의 통계청은 통합 데이터를 바이에른 주 통계청

(BavarianStateOfficeforStatisticsandDataProcessing)으로 송한다.

바이에른 주 통계청은 통합 데이터를 다음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주택에

매칭작업을 수행하여,가구 데이터 코드를 합성한다.

1.건축물 주택 센서스 조사항목

a)주택 당 2명 이하의 주택이용자 성씨와 이름

b)(아는 경우)주택 당 거주자 수

c)이용형태

d)주택규모

e)총방수

2.등록부 자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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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록부의 식별번호(ordernumber)

b)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이름

c)출생년월일

d)성별

e)국

f)가구주와의 계

g)거주상태(하나뿐인 거주지,일차 거주지,이차 거주지)

h) 입자의 경우,종 지자체의 주소와 거주상태

i) 지자체 마지막 거주 주택 주소

j) 주택입주일자

k)지자체 입일자

l)해외에서 입 여부

m)배우자 는 등록 등거인의 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출생년월일

n)자녀와 법정 후견인의 성씨,종 성씨(여자의 경우),출생년월일 식별

번호

o)마지막 결혼 일자 는 마지막 등록 동거 계의 설명

p)마지막 결혼 는 마지막 등록 동거 계의 해소 일자

q)주택 제공자의 주소

r)등록부에 자발 등록 여부에 한 정보

제3장 조직

제10 조사담당부서

(1)제6 ,제8 ,제14 ,제15 ,제16 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각 주는 조사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이 법에 의하여 주 통계청이 수

행해야 할 업무는 조사담당부서에 탁될 수 있다.

(2)조사담당부서는 공간,조직,인원 등에서 다른 행정부서와 분리하여 설

치한다.이것은 조사담당부서의 련문서 정보가 다른 목 에 사용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한 것이다. ,조사담당부서에서 활

동하고 있는 사람은 통계비 을 수하고,조사과정에서 정보제공자에

하여 획득한 지식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한 것이

다.조사담당부서에서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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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조사요원

(1)제6-8 과 제14-17 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조사요원은 연방

통계법 제14 에 의하여 임명된다.조사요원은 주 통계청이나 조사담당부서

에 의하여 선발되어 임명된다.

(2)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주나 조사담당부서의 통계직원을 핵심 리자

(coreoffice)로 지명하며,그들은 요한 공무활동이 단되지 않도록 조사요

원 활동업무에서 제척한다.특정 개인이 조사요원으로서 임명되면,조사요원

으로서의 활동 수행이 의무화된다.임명 제척에는 건강이나 여타의 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조사요원으로서 활동수행을 한 추가 인 시민

의 소환 가능성은 주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3)조사요원은 연방통계법의 통계비 을 수하고,조사활동 에 숙지한

사실에 하여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한다.이러한 의

무는 조사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조사요원은 자신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 임명되지 않는다.직업상의 이유든 다른 이유이든,특정인이 조사활

동에서 숙지한 사실이 정보제공자에게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염려가 있

는 경우에는,조사요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4)조사요원이 공익서비스(probonopublic)차원에서 임명된 경우에는,조

사활동을 소득세법 제3 12번 제2목의 개인비용 충당 (personalexpense

allowance)으로 면세 처리한다.

(5)제6 에 따른 조사의 경우,조사요원은 다음 목 을 하여 임명된다.

1.제18 제2항의 정보제공자를 확정하기 하여

2.불완 하거나 자가당착 인 응답을 하는 경우,제18 제2항 제8목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기 하여

(6)제7 에 의한 가구조사에서,조사요원은 제8 제1항 제2목 1번의 자료

와 제7 제5항에 한 보조 자료를 구두로 요구한다.조사요원은 이 자료

를 조사표에 직 는 자 으로 기입한다.정보제공자가 이해하는 경우,

조사표에 추가 으로 기입할 때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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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8 에 따른 가구조사에서 조사요원이 임명된다.민감하지 않은 특수지

역(specialareas)에서 조사요원은 제8 제1항 제2목 1번 (a)와 (b)에 한

조사항목과 제8 제1항 제2 (a)와 (b)에 한 보조 자료의 요구를 구두

로 달한다.조사요원은 이 자료를 조사표에 직 기입한다.정보제공자가

이해하는 경우,조사표에 추가 으로 기입할 때도 동일하다.

(8)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이나 거주자가 있는 숙박시설의 주소

에 한 보완 조사를 하는 경우,제14 제3항에 의거한 검조사

(inspection)를 하여 조사요원이 임명된다.

(9) 복사례(duplicatecases)(제15 제3항)를 검하는 경우에,특히 서면

조사(surveyinwrittenform)가 성공 으로 실시되지 못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조사요원이 임명된다..

(10)제16 의 매칭 불일치 사례를 해명하기 하여,조사요원은 제16 제2

목 1번의 (a),(b),(f)의 자료와 제16 제2목 2번의 보조 자료를 구두로 요

구할 수 있다.조사요원은 이 자료를 조사표에서 직 는 자 으로 기

입할 수 있다.정보 제공자가 이해하는 경우,조사표에 추가 으로 기입할

때도 동일하다.

(11)조사요원은 제6 ,제8 ,제15-17 의 조사에서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하여,해당 주소에 한 축소된 인구등록부 명부를 지참한다.이 명부는

해당 주소 아래 등록된 사람에 하여,성씨,종 이름(여자의 경우),이

름,이름 부 사항(1세,Sr,Jr등),성별,생년월일,국 ,주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12 집 자료처리 시스템

(1)조사자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 자료처리 시스템(central

dataprocessingsystem)에 의하여 리된다.

(2)연방 통계청은 센서스 실시와 련하여,주소 건축물 등록부의 리

와 이와 련된 2011년 센서스 비법에 명시된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종

책임을 진다.제9 의 자료통합(dataintegration)과 주소 건축물 등록부

에 기입된 자료는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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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방 통계청은 센서스 메타데이터시스템(censusmetadatasystem)을 개

발해야 한다.

(4)연방 통계청은 등록사무소)에 의하여 송된 데이터(제3 제1항),고용

통계 등록부에서 추출된 자료(제4-5 )를 장하고 통합하기 한 센서스

목 의 데이터은행시스템(data bank system)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개발해야 한다.등록사무소에서 송된 데이터(제3 제1항)

와 고용통계 등록부의 자료(제5장 제2항)를 장하고 통합하는 업무는 주

통계청에도 동시에 용된다.인구통계와 고용통계 등록부 자료는 주소

건축물 등록부와 연계되며,이것은 연방 통계청이 비해야 하는 참조데이

터베이스(referencedatabase)가 된다.참조데이터베이스는 주 통계청과의

공동 작업에서 조사항목이나 보조항목에 한 자동매칭작업을 통하여 조사

의 완 성을 검하고 복사례(duplicatecases)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5)참고데이터베이스(제4항 제3목)매칭결과에 의하여 보완된다.여기서 확

정된 불입치 사례,특히 상이한 조사부서의 자료 간에 생겨나는 불일치 사

례는 통계청(연방,주)에 의하여 해명되어야 하며,참고데이터베이스에 포

함되어야 한다.

(6)연방 통계청은 이 법의 업무를 완수하기 하여 참고데이터베이스(재4

항 재2목,재5항)애 한 근을 주 통계청에 허용한다.주 통계청은 건축

물 주택 센서스의 자료와 제7 ,제8 ,제15 4항과 제16 의 자료를

비하기 하여 참고데이터베이스를 비하여야 한다.

(7)주 통계청은 일차통계 수집을 한 통계조사,6-8 4-5항에 의한 자료

의 비하기 하여 집 자료 장과 자료처리라는 의미에서 정보 기술

업무(informationtechnologicalassignment)를 분업에 의하여 책임을 진

다.노르드하임-베스트팔 (Nordheim-Westfalen)주 통계청은 표본추출과

특수지역 조사(7-8 )에 하여,작센 주 통계청은 건축물 주택센서스

(building-housingcensus)에 하여,가구생성(householdgeneration)과 분

석업무는 바이에른 주 통계청이 책임을 진다.

(8)통계청(주,연방)의 기 장은 집 으로 입력된 자료(제1-7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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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택임을 진다.특히,다른 통계담당자의 자료는 이 법에 의하

여 센서스 목 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데이터 수령자

는 자동화된 자료처리과정에서 각종 요구의 허용 여부에 책임을 진다.

제13 식별번호

(1)모든 주소,건축물,주택,가구,개인에 하여,연방 주 통계청은 지

자체 역 는 건축물 체에 걸쳐서 순번 는 식별번호(ordernumber)

를 부여한다.

(2)식별번호는 자료통합(제9 )에서 이용될 수 있다.

(3)식별번호는 조사항목과 함께 입력된다.이들은 센서스 자료처리의 종결

후,늦어도 보고시 4년 후에는 제거되어야 한다.

제4장 센서스 결과의 보호와 품질에 한 조치

제14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과 주거용 숙박시설의 주소 보

완조사

(1)주 통계청은 2011년 센서스 비법에 따른 주소 건축물 등록부에서

연방지리측량원의 자료만으로(센서스 비법 제4 ),등록사무소의 자료만

으로(센서스 비법 제5 ),연방노동청의 자료만으로(센서스 비법 제6 )

채택된 주소에서,그 주소가 거주공간(단 거처)이 있는 건축물 는 거주

자가 있는 숙박시설인가를 검토한다.주 통계청은 이 게 확정된 주소를

2010년 7월 30일까지 주소 건축물 등록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주소를 검하기 하여 사용되는 모든 문서와 일반 으로 가

용한 자료원은 주 통계청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데이터베이스의

검작업(제1항)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주 통계청은 주소 검작업을

하여,주법에 의거하여 도시토지이용계획(urbanlanduseplanning),등

록제도(registration system), 부동산세(real estate tax), 토지 장(land

register,cadaster) 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문서를 조사하고 이용할 수

있다.제2항의 련부서는 주 통계청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송하며,도시

이용계획 자료의 경우에는 주법이 자료 송이 허용될 때만 송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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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 복사례 조사

(1)연방 통계청은 등록사무소가 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개인들이 오직

하나의 거주지(soleresidence) 는 일차거주지(primaryresidence)( 복사

례-multiplecase)보다 많이 등록되어있는가 아니면 이차거주지(secondary

placeresidence)에만 등록되어있는가를 검한다.

(2)1만 명 이상 지자체의 복사례는 연방 통계청이 기계 보정작업

(mechanicaladjustmentprocedure)을 실시한다.이 경우,가장 요한

단기 은 당사자의 입일자(dateofin-migration)이다.여기서 생성된 데

이터베이스는 자료통합 (제9 제1항)과 과다집계와 과소집계 정도의 확정

(제9 제2항)을 한 토 자료가 된다.등록사무소에 소 등록(backward

registration)은 허용되지 않는다.

(3)1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서 등록된 사람들 에서,이차거주지만 등록되

어 있는 모든 사람과 오직 하나의 거주지 는 일차거주지보다 많이 등록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 해서는 주 통계청이 보고시 까지 거주상태를 확

인한다.등록사무소에 소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4)제3항의 거주상태를 확인하기 해서,주 통계청은 해당인의 다음 코

드를 조사한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가구주와의 계

(d)국

(e)해당인의 모든 주소에 한 거주상태

2.보조자료

(a)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b)출생 일자 (연도나 월이 없는 날짜)

(c)출생지

(d)해당인의 모든 일차거주지와 이차거주지의 주소



- 580 -

제16 불일치 사례를 해명하기 한 조사

주 통계청은 1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서,거주자가 있는 주택에 해서만 주

소와 련하여 존재하는 불일치 사례(non-matchingcases)보정작업을 실시

한다..보정작업을 하여,해당 주소에서 주 통계청은 그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하여 다음 자료를 조사한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가구주와의 계

(d)국

(e)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2.보조자료

(a)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b)출생 일자 (연도나 월이 없는 날짜)

(c)주소

(d)해당인의 모든 일차거주지와 이차거주지의 주소

제17 센서스 결과의 품질평가

(1)센서스 수행의 품질을 보장하기 하여,조사담당부서는 조사요원의 훈

련과 업무분장을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작업을 행한다.작성된 문서

는 주 통계청에 제출되어 검토되어야 한다.조사담당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주 통계청이 문서화하는 작업을 행한다.

(2)법정인구와 련하여 표본조사 결과의 품질을 검하기 하여, 제7

제3항에 의거하여 선택된 주소에 하여 5-10%의 추출률로 해당 주의

련 통계기 은 표성이 있는 반복조사(repeatsurvey)를 실시한다.

(3)1만 명 미만 지자체 법정인구의 확정에 기 가 되는 조사결과의 품질을

검하기 하여,주 통계청은 주민수의 0.3% 이하를 추출률로 하는 표

성이 있는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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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된 주소에 하여,그 주소에 거주하는 모

든 사람에 하여 다음 자료를 조사한다.

1.조사항목

(a)출생연월

(b)성별

(c)거주상태

(d)국

(e)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

2.보조자료

(a)성씨,혼 이름(여자의 경우),이름

(b)출생 일자 (연도나 월이 없는 날짜)

(c)주소

(5)연방 통계청은 주 통계청은 공동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센서스의

수행과 결과에 한 품질보고서를 작성한다.해당 보고서는 제7 제1항의

품질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가를 기술한다.특히 보고서가 포

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표본조사방법을 개선하기 하여 어떤 가정에서 출발해야 하며,그것

이 어느 정도 표본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확인되었는가.

2.어떤 과학 기 에 의거하여 표본조사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3.표본조사의 결과는 새로운 인식에 한 품질확보의 차원에서 어느 정

도 외삽 추정법(extrapolatedprojection)을 도입할 근거를 제시하는가.

(6)이 품질보고서를 작성하기 해서,주 통계청은 각각 자체의 책임 역에

하여 연방 통계청에 센서스 수해에 한 품질보고서를 2015년 3월 1일까

지 제출한다.이 보고서는 조사요원의 교육과 업무분장 제2-3항에 의한

검결과에 한 보고를 포함해야 한다.

제5장 정보제공 의무와 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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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 정보제공 의무와 정보제공 형태

(1)이 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하여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제7

제4항에 따른 조사항목에 한 정보제공은 자발 인 것이어야 한다.

(2)제6 과 제14 의 제3항이 정한 조사에 하여 건축물이나 주택의 소유

자, 리자,별도의 감독자,이용자는 정보제공의 책임이 있다.세법(tax

law)의 제39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과 주택의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에게

도 해당한다.정보제공 형태에는 종이 조사표 에 정보제공자 본인이 직

기입하는 방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으로 온라인 조사표

(on-linequestionnaire)가 제시되어 있다.사업목 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해서,주 통계청은 정보제공 형태에 하여 특별 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 제2항 는 제3항에 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리자는 소

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2011년 센서스 비법의 제10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정보제공 의무자가 같은 법에 의한 조사담당부서

에서 보고시 까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재산거래를 이유로 제1항과 제2항

에 정한 정보제공의무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그는 통계책임부서에 재

산취득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정보제공 의무자가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그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실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의무자를 지명한다.이들도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건축물 는 주택의 거주자를 정보제공 의무자로 할 수 있다.

(3)제7 에 따른 가구 표본조사와 제17 제2-3장에 의한 표본조사에서 정

보제공 의무는 추출된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는 개별가구의 주인인

미성년자,때로는 미성년자 가구원에게 부과된다.성인 가구원의 경우에 자

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된 다른 가구원에

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한다.미성년자나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 한 정보제공 의무는 정보제공 의무자가 공지되는 날짜에만 용

된다.정보제공이 불가능한 장애자의 경우,그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 가

능한 제3자를 지명하면,제3자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자신과 가구원

의 정보제공 의무는 소멸한다.

(3)조사요원이 배치되면,정보제공 의무자는 제7 제5항 1-3번의 보조 자

료와 제7 4항 2,4,8 에 한 자료와 제7 제4항 2,4,8번에 따른 자

료를 필요에 따라,정보제공 의무자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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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두로 조사요원과 공유할 수 있다.추가 인 정보제공은 구두로

조사요원에게 제공되거나,문서나 자 으로 제공될 수 있다.문서나 자

으로 정보는 정해진 기한 안에 련 수령자에게 달되어야 한다. 자

정보제공의 경우,정보제공 의무자에 한 자료는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4)제8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자는 특수지역에 거

주하는 모든 사람이며,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조사요원이 배치되면,정부제공 의무자는 제8 제1항 제2목 1번 (a)-(b)의

자료와 2번 (a)-(b)의 자료를 필요에 따라,정보제공자와 같은 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을 하여 구두로 조사요원과 공유할 수 있다.자신이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성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시설 리자가 정보를 제공

할 책임이 있다.민감한 특별지역(sensitivespecialareas)의 사람들의 경우

에는 시설 리자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리자의 정보제공 의무

는 그들에게 공지된 날짜에만 용된다.시설의 리자가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면,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제15 제4항에 의한 조사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자는 련 당사자이

다.

(7)제16 이 정한 조사에 하여 정보제공 의무자는 모든 성인 는 개별

가구의 주인인 미성년자이고,따로는 미년성년자 가구원이 정보제공 의무

자가 될 수 있다.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성인 가구원의 경우에는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다른 가구원이 정보제공 의무자가 된다. 자신이 정

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이나 미성년자에 한 정보제공 의무는 정보제공

의무자가 공지되는 날짜에만 용된다.미성년자나 자신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 한 정보제공 의무는 정보제공 의무자가 공지되는 날짜에

만 용된다.정보제공이 불가능한 장애자의 경우,그가 필요한 정보의 제

공이 가능한 제3자를 지명하면,제3자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자신과

가구원 의 정보제공 의무는 소멸한다.정보제공 의무자는 제16 2번에

한 보조 자료에 한 코드와 제16 1번 (a)-(b0-(f)에 한 코드를

필요에 따라,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을 하여 조사요원과 공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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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 삭제

(1)보조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른 시 에 조사항목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

한다.보조 자료는 제22 제2항과 제23 의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통계

청에서 자료매칭이나 완 성에 한 조사항목과 보조 자료의 검이 종료

되자마자,삭제되어야 한다.보조 자료는 보고시 이후 늦어도 4년이 지나

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2)조사 코드는 센서스 자료처리가 종결된 후,늦어도 보고시 이후 4년

이내에는 괴해야 한다.

제20 자료 송

(1)제3 제1항,제3항,제4항에 의한 자료 송은 기존의 행(protocol)에

따라서 실시한다.제5 제1항의 자료는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

존 자료를 이용하아 작성될 수 있다.

(2)정보보호와 자료 안 성,특히 데이터의 신뢰성,통일성,순수성을 확보

하기 하여,데이터 원격 송은 재의 테크놀로지 수 에 부합하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일반 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의 경우에는, 재의 테크

놀로지 수 에 부합하는 부호화(encoding,encryption)의 방법을 용하여

야 한다.

제21 공공 역의 정보

(1)연방 주 통계청은 인터넷에 www.zensus.de라는 도메인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센서스에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연방정부는 조사결과의 특성을 연방 보나 제1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하여 공지한다.

제22 상 연방 청,주 청,지자체( 는 지자체연합)통계부서에 한 제

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의 송

(1)개별사례의 규제만이 아니라,입법기 의 업무나 계획의 목 을 하여,

연방 주 통계청은 통계표가 그 셀에 하나의 사례만 있는 경우에도,상

연방 청이나 주 청에 해당 통계표를 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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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자체의 순수한 목 을 하여 연방 주 통계청은 지자체나 지자체

연합의 통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하여 조사항목에 한 조사항목과

도로,주택번호 는 블록에 따라 통합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송한다. 자

료 송은 통계비 이 법률 조치에 의하여 보장되고,특히 공간 ,조직

,개인 정보를 통계담당부서와 일반 행정부서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다.여기도,보조 자료는 여기서도 자료 송 이후 2년 이내에 삭제되

어야 한다.

제6장 결론

제23 건축물,주택,인구의 표본조사 근거제시

연방 주의 통계가 작성되는 건축물,주택, 인구 표본조사를 하여,연

방 주 통계청은 주택 인구의 수,특별지역의 종류,건축물 는 숙박

시설의 주소는 수리 확률법칙에 따라 이 법률의 범 안에서 조사구의 선

정방식을 연구하는데 사용한다.표본조사의 추출률은 20%를 상한선으로 한

다.이들 조사구의 특성은 목 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늦어도 장래의 센서

스를 이용하여 상응하는 표본선택기 이 마련되는 시 에서 괴해야 한다.

불필요한 조사구 80%는 에서 언 한 조사구의 확정 이후 즉시,늦어도 보

고시 4년 이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

제24 연방 통계청으로의 자료 송 비용

연방 통계청으로의 자료 송 비용은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5 재정분배

연방정부는 주 정부에 2011년 등록센서스를 비하고 수행하는데 2.5억 유로

수 의 재정을 분배한다.재정분배는 각주의 개별비용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것은 각주 간 행정 정(administrativeagreement)의 형태로 늦어도 2010년

3월 31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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